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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인권적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제13집)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위해 기울인 결실이 담겨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사례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사례로는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처분에 대한 권고,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권고를 포함하여 인권정책분야, 

침해구제분야, 차별시정분야의 주요한 권고 총 100건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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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인권정책분야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과 이주민･난민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인권상황 실태 및 현행 제도･정책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룬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2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제2편 침해구제분야에는, 경찰･검찰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군 관련 인권침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개선

및 구제 권고 결정 4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제3편 차별시정분야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장애･사회적 신분･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차별 사건들에 

대하여 시정 개선과 구제를 권고한 결정 32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결정례집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이 결정례집을 통하여 

인권 분야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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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결정례집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사례 총 100건을 인권정책분야, 

침해구제분야, 차별시정분야 3개 분야에서 각각의 영역 또는 사유별로 

실었습니다.

○ 각 결정문의 앞부분에는 해당 결정사항 및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취지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 결정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이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문의 별지에 기재

된 관계법령 조문이나 개별 사례 등은 결정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책의 지면관계상 부득이 생략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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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자 결정
1

｢금융실명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1편  인권정책분야 5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2. 20.자 결정 [｢금융실명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사항

국회의장에게 2019. 12. 31.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결정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제3호는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범위를 현행 법률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

청문회법｣ 등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심의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

라도, 이를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음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자유권규약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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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회의장에게,

2019. 12. 31.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19. 12. 31.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 또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

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

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

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

용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1990. 3. 

16.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동의하고 1990. 7. 10. 발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7조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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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 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자유권규약 제17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2,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에 필요하여 해당 조사

위원회 의결에 따르는 경우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

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

명거래법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사유에 이들 요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법에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

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거

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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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현재 허용되는 국정

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안건심

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

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Ⅳ.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관련 기본권

가. 헌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

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

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

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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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

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

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

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

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그런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

리가 아니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 등과 같이 법

률에 근거한 국가적 간섭이 있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 자유권규약에 따른 사생활의 권리

자유권규약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

하여 자의적(arbitrary)이거나 불법적인 간섭(interference)을 받거나 또는 그

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동 규약 조항에 대한 세부적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16호 : 제17조(사생활에 대한 권리)｣(CCPR General Comment No. 16: 

Article 17(Right to Privacy))에 따르면, ‘자의적 간섭’은 국가가 법률로 규정

하여 간섭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동 규약의 규정, 의

도 및 목적을 준수해야만 하고, 모든 경우의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하여야 하며, 

필수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

활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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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정보의 의미

가. 개인정보로서의 금융거래정보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6조는 ‘금융거래정보’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

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

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연합회의 ｢금융실명거래 업

무해설｣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표･어음 등 증서번호),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거래

기간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

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

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며, 특히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

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거래법이 정하는 금융거래정보는 특

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물론 다양한 

금융거래의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도 금융거래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

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정보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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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헌법 상 기본적 권리인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금융거래정보의 엄격한 보호 필요성

금융거래정보는 비록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이르지는 않으나, 다양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개인의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상세한 활동까

지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중요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와 비교해보아도 그 중요성이 덜하다 말하기

는 어렵다.

더 나아가 금융거래를 포함한 경제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

로 다수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나 

조회를 통해 특정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과 관계된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적 영

역이 예기치 않게 노출될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의 구

체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

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법 중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의 입법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1997. 12. 

31. 금융실명거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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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 제정 당시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과 법안심사보고서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예외적 제공 

사유에 국회 국정조사만 포함하고 국정감사 등을 제외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2012. 7. 16. 서영교 국회의원 및 2013. 12. 10. 김춘진 국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전문

위원 법안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보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가 정하는 금

융거래 비밀보장 제도는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

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며,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충분히 예상되

는 인사청문회까지 명의인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

거래 비밀보장 원칙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명의

인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4.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개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는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범위를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

정조사, 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해 규정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로 매년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

에 관하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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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같은 법률 제10조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

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사청문회법｣ 제4조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

는 특별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

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

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

에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1항은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서 국회에 대

해서 국정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 안건심의에 필요하여 금융감

독원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률｣ 등과 금융실명거래법이 규정하는 자료 제공의 허용 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및 기타 안건심의의 성격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및 기타 안건심의의 목적･범위 및 

인적 대상 등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므로 그 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의 인적 대상이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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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폭넓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목적

과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공직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들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 등도 드러날 여지가 있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능성 검토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유권규약 제17조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

적 간섭’은 모든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하여야 하며 사생활이 최대한 효과

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이러한 내

용이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의 원칙에 따라 명의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 심의는 사실상 모든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관

여하거나 중복될 수도 있어 특정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과다해

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범위,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대상

이 상대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

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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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심의의 필

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

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의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

소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더하여, 은행을 통한 입･출금 내역, 금전대출 내역, 신용카드 내역, 보험가입 내

역 등 다양한 금융거래 이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금융거래정보는 단순히 

금전의 이동 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적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이다. 더 나아가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경제적, 금전적 활동내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민감정보나 기타 관계된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

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보호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의인의 권리가 과도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내용은 기본권 제

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될 소

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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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0. 2.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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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2. 10.자 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결정사항

2019. 5. 21.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정의료

행위 방지 등 공익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

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

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

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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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수집(촬영)

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 항목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

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의 유출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종류를 CCTV로만 한정하고 네트워크카메라는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

요가 있음

【4】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범위, 임의조작 금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필

요가 있음 

【5】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파기에 대한 규

정을 두는 것이 필요가 있음 

【6】 ｢의료법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

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및 제3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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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21.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

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

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

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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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의사 아닌 비자격

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나 대리수술 등 부

정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2019. 5. 21.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술실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사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Ⅱ.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및 제37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15조 및 제25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

마1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등을 참고 기

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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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본권 및 보호기준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

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수집, 보관,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

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

재판소 2008. 7. 31.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 결정).

다.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가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

지는 한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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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될 것(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방법의 적정성), 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

의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피해의 

최소성),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

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할 것(법익의 균형성) 등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등).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률상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네트워

크 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

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거나 녹화･기록하는 장치를 말하며, 네트워

크 카메라는 촬영한 영상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

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하며, 반면 특정

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

는 장소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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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

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즉 비공개 장소에서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촬영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에 부합한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법｣ 등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

2항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확인

되지 아니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 및 舊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진료실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

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 인권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결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의 방지, 재난･사고의 예방과 사후확인 등 공익 보

호 측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한편 개개인의 활동이 가감 없이 기록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2005. 8. 31.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운영 등 인권 침해’ 결

정 등 일련의 결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병실, 수용시설과 같은 곳에서 

공익 보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해 그 불가피성

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촬영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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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현황

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마취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또한 수술실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 및 통제되어 있

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주장

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수술 과정을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병･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례

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경기도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업

경기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

을 시작했고, 2019. 5. 경기도의료원 수원,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나머지 

5개 병원에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2018. 9.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여론조사에 따

르면, 전체 응답대상의 91%가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정책에 찬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2019. 9.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비율을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수술 대상 환자가 실제로 촬영에 동의한 비율은 시범사업 초

기에는 전체 수술의 54%였으나 2019. 5. 에는 57%, 2019. 7. 에는 62%에 달하

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술 환자들에게도 긍정

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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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준과 사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병원의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법률로써 규정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나, 다만 미국 메사추세츠 주 등 

일부 주에서 수술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신 이른바 수술실 블랙박스

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보건의료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인 ｢의료정보보호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은 수술실 내의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건강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 등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서화, 구술, 시각화되어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건강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차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 혹은 승인,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수술실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직접 규정한 법률을 두고 있

지는 않으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실무규범｣(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에서 감시 카메라는 법률이 허락하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 목적

과 정당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할 것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병원에서 감시 카메라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라. 국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유사 사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과 유사한 사례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

동 폭행･학대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아동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객관적･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폭행이나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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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아동 안전 등 공익을 위해서 어린이집 내에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논

의와 합의를 거쳐 2015. 5. 18.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

치･관리하도록 하며,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

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

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3.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찬반 쟁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와 찬성

하는 견해가 대립하는바 아래에서 각각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본다.

가. 반대 측의 견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반대하는 측은 수술중인 환자는 수술 환부

나 민감한 신체부위가 쉽게 노출되어 이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환자

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체 의료진을 잠재적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의 가해자로 취

급하여 근로 현장을 감시･기록하는 것은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수술은 의료진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만약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진의 과긴장이나 집중력 저하, 심

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어적･소극적 수술이 이루어져 결과

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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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9. 5.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 전공의의 약 81.29%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 찬성 측의 견해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환자는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정의료행위 방지나 의료사고의 입증 등을 위해서는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는 의료진에 무조건 불리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였거나 부정의료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

므로, 결과적으로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의료윤

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정의료행위 등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효용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의료전문 언론매체 ‘청년의사’가 2009. 4.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 

CCTV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 의사의 99.2%는 병원 응급실 CCTV 설

치･운영에 찬성하였고, 57.3%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에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가 2018. 9. 도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대상의 91%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환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률로써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규정하는 경우, 이는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되어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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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병･의원에 부여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따르는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목적의 정당성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 등을 환자 또는 환자 보

호자가 직접 인지하거나 사후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환자의 생명･안전 확보 및 의료체계 신뢰성 구축 

등을 위한 공익 보호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점, 의료진에 대한 계도나 부정의료행

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예

방과 사후적 입증 및 구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안

전과 존엄 확보, 의료체계 신뢰성 구축 등 사회적 공익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

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일정한 기간 동

안 보관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이를 사후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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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의사의 과긴장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긴급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도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점, 일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수

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타당한 비판이라 하기 어렵다.

즉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촬영･기록하고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확인하는데 유용한 수단임이 명백하며, 현재의 기술 수

준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완적 수단 또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마치 환자의 세부적인 수술부위를 촬영하

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경기도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범사

업 등을 참고해보면 수술실 전경을 촬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술 진행 및 조치 상

황 기록, 의료진 신원 확인 등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인 촬영이 아니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명시

적인 요구 및 동의에 의해서만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촬영 영상은 의료분쟁 

조정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공개하도록 하며, 촬영 영상이 

의도치 않게 유출･변조･훼손되는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진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

도하게 제한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해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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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실에의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단순히 환자 및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환

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료체계의 상호 신뢰성 확보라는 중대한 사회 공익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공익이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

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

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금

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

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입법화로 인한 의료진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술실 영상 촬영은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

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촬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촬영할지 여부를 의료진

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환자 본인이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에만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긴급한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연락이 되

지 않아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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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긴급한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등의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명시적 공개･열람 요

구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 영상에 대해 엄격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촬영 영상에 대해 접근권한이 없거나 또는 허

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근, 촬영 영상의 불법적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술실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해당 보관 기관이 경과한 경우

에는 폐기하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Ⅳ.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주요 내용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의료행위에 관한 촬영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

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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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

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

5항은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2.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수술 과정에서의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률로 반영하려 하는 점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인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확인되는바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동의에 의한 촬영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

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그간의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

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 보다는 오히

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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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뿐이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이 반드시 해당 의료행위를 촬영해야 하는 취지로 잘못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

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

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동의에 관한 사항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 중에서

도 가장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

체 동의’의 절차･방법, 동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런데 수술실 영

상정보처리기기 촬영에 대한 동의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만 맡

기는 것은 오히려 동의절차를 모호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바람직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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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영상정보 수집(촬영)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 항목, 예를 들어 수술실 영

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및 활용 목적,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촬영(영상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

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에 이러한 세부적인 동의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이 적

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 촬영 기기의 종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원치 않게 외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

는 의료진 및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유출･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CCTV 및 네트워

크 카메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촬영 가능 기기에 포함하고 있다. 폐쇄회로를 

통해 영상을 저장･전송하는 CCTV는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침입

하는 것이 어려워 보안성이 높으나,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영

상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침해･유출 사례가 다수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취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도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영상 

촬영 장치를 원칙적으로 CCTV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의 유출 등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CCTV로만 한정하고 네트워크카메

라는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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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촬영 범위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은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촬영 범위의 제한이나 임

의조작 금지와 같이 환자 및 의료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촬영 범위 한정이나 임의조작 금지 등의 보호 조

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수술의 임

의 촬영 등 예기치 않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범위, 임의조작 금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어느 정

도의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보관기관이 경과한 경우에 파기하는데 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도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파기에 대해 명

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

칙 제15조제1항제4호는 수술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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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은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바.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9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

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

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1조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벌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

술실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 처벌 수준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

의료법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

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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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0. 2. 1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한수웅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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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4. 16.자 결정 19진정0009300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유치인에게 진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외부 진료

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

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

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경찰서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병원 진료

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유치인

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유치인

이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기

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함

참조조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및 제10조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

○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2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및 제87조(유치장)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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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유치인에게 진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외부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

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009300   유치장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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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요지

2018. 12. 7.경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되었다. 진정인은 유치장 입감 전에 다쳤던 왼쪽 갈비뼈 골절 부상과 평소 지병

인 고혈압과 신경정신과 질환 등에 따른 복용할 약이 떨어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요청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서 옆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진정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무런 진료도 받지 못하였

다. 피진정인들은 나중에 다시 병원에 데려 가겠다고 하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치소로 이송시켰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형사당직 근무 중 진정인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하였다. 진

정인이 유치장에 있을 당시 면담을 요청하여 피진정인이 유치장을 방문한 사실

이 있다. 당시 진정인은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병원에 가겠다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혐의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다. 2018. 12. 7.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정인은 같은 달 2.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 ○○시 소

재 ○○호에 나무 목재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직접 치우던 중 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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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끄러져 9번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

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퇴근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인은 병원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8. 12. 8. 14:00경, 피진정인이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

였을 때, 주간 근무 팀인 형사 3팀의 △△△ 경위로부터 진정인이 병원치료를 요

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비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병원에서는 미납 진료비(224,060원)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여 치료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후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근무하던 중에도 유치장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전날 진정인이 치료를 실시하지 못했

던 사유와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토록 하였다.

2018. 12. 8. 진정인은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심사를 받고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형사3팀 직원들과 함께 ○○○병원에 갔으

나, 진정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병원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결국 진료

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 다시 입감되었다.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형사과에서 근무를 해오면서 구속피의자들의 병원진료 요

구를 고의로 묵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당시 진정인이 병원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병원에선 진정인이 

과거에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했던 터라 피진정인으로선 어쩔 수 없었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출감지휘서, 유치인보

호관근무일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경찰서 사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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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등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2. 7.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의사건으로 체포되어 ○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 2는 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다.

나. 2018. 12. 7. 07:18경 진정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10. 08:00

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몇 

차례 요구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사실

이 있고, 아래와 같은 기록들이 확인된다.

1)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진통제를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진통제 및 감기

약을 4차례 지급하였고, 진정인이 혈압 측정을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혈압을 3차례 측정(110~173, 164~107, 153~108)하였으며, 진정인이 

병원진료를 4차례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형사팀에 전달하였다. 

(2018. 12. 7. ∼같은 달 10.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2) 2018. 3.경 ○○도 ○○ 소재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다.(2018. 12. 7. 피의자신문

조서(1, 2회)에서 진정인의 진술)

3) 좌측 9번 갈비뼈 부러졌고, 진정인의 양쪽 발에 압박 붕대를 감고 있다. 

(2018. 12. 7.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4) 진정인의 질병은 고혈압 및 갈비뼈 골절, 갈비뼈 골절 관련 약물 복용, 분

노조절 및 우울증으로 진정인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2018. 

12. 7. 피진정인 2가 기안하고 피진정인 1이 결재한 피의자 입감지휘서)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고소(○○

○○경찰서 2019. 1. 11. 접수, 2019-599호)하였고, 동 사건은 2019. 4. 1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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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진정인의 고소로 인하여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

결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진정을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18. 12. 7. 07:18경부터 같은 달 10. 08:00까

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계속되는 고혈압 증세, 갈비뼈 골절 부상, 정신

질환 등으로 약제 처방을 받기 위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료비가 없

어 외부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유치인보호관을 통해 진통제만 4차례 제공

받을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위 진정사건의 원인되는 행위인 경찰관

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유치장 구금 기간 중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으로 최소한의 진료조

차 받지 못하는 위 진정사건과 같은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국가에 의해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어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는 유

치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등 인간의 존엄 및 인도적 처우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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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

헌법 1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제10조,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87조를 판단기

준으로 하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제24조,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2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0. 3. 8. 09진인3607), 헌법재판소 결정(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3. 유치장 의료처우의 현실

2017년과 2019년 위원회의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인 의료

비 예산이 유치장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각 경찰관서마다 책정되어 있긴 하

나, 일부 경찰관서의 경우 유치인 의료비의 집행 실적이 거의 없거나 상비 약품

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하여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실정에 있다. 

이처럼 유치인 의료비 예산의 집행은 기관마다 상이하고 시혜적 성격으로 운영

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1조에서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비해 그 기준이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고, 경찰청 내부 방침에 따르면 유치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경찰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행려병자이거나 부양가족 등 연고자는 있으나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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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유치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정

한 거소와 가족 등이 있으나 사실상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의료처우 및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치인에 대한 의료처우 개선 필요성

가. 유치인에 대한 의료처우와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 12. 17.) 제24조제1항과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

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8. 12. 9.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 제24원칙에서는 국가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를 무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수용자 의료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에서는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

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

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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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재판소(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는 교

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

여를 정지한 취지는 국가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는 국가가 부

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2010. 3. 8. 09

진인3607)는 유치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규정과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므로 국가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양 섭취 등 건강 유지와, 위생관리, 질병 치료 등 의료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도개선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는 무상으로 검사나 치료 등 의료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단기간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여 그러한 의무가 일시

적으로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치인에게도 무상으로 의

료적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병원 진료

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모

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유치장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

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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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유치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

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

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

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유치장의 의료처우’에 대해

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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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5. 26.자 결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

결정사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

화운동 관련자가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포상 추천대상을 정할 때에는 공로가 뚜렷할 뿐만 아니

라 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합당함.

【2】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과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들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하여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음.

【3】 진정인 1, 2는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정부포

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었음. 진정인 1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나 포상 추

천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사중인 사건이 있었고, 진정인 2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

련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진정인 1, 2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음.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

자가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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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 18진정0396500･18진정0727000(병합)

나. 사 건 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상훈 추천 배제

다. 진 정 인 : 1. ○○○

2. △△△

라. 피진정인 : 행정안전부장관

2.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1989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부는 2018년 진정인 1을 훈장 또는 포장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추천을 취소하였다.

나. 진정인 2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6년, 1991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

후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그런데, □□부는 2018년 정부포상 추천에서 

진정인 2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유공자 후

보로 추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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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포상은 ｢상훈법｣과 ｢상훈법 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수여

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포상의 기준, 수여대상 범위, 추천요건과 제한요건 

등을 정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추천 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2) ｢정부포상업무지침｣(2018년 지침 18쪽)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추천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진정인들은 추천 제한 대상자

에 해당한다.

3) 추천 제한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예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

생할 수 있다.

4) ｢상훈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훈 취소대상보다 ｢정부포상업무지

침｣의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추

천제한 요건은 정부포상이라는 수혜적 행위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정치

적･정책적 기준이므로, ‘지침’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포상규모와 분야를 적정하게 유지･조정함으로

써, 정부포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5)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면･감형･복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면･감형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형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형 선

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불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5. 5. 21. 선고, 

2011도1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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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2018년 및 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된 ｢상훈법｣(2019. 12. 10. 개정)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3. 3. 특별사면 및 복권되어 출소하

였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

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나. 진정인 1은 2018년 ◯◯부에서 훈장 또는 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범죄경력 및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2018. 4. 추천이 취소되었다.

다. 진정인 2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3. 

3. 6.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라. 진정인 2는 □□부로부터 2018년 정부포상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후보자

공개검증 및 신원조회 결과 위 범죄경력으로 인해 2018. 9. 6. 추천에서 

제외되었다.

마.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반국민 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개정된 ｢정부포상업

무지침｣에서는 후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 개정되었다.

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대상이 개정된 이유는 2019. 12. 10. 

｢상훈법｣ 제8조제1항제3호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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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

기 때문이다.

사. 위 ｢상훈법｣ 개정이유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이라고 설시되어 있다.

아. 법제처는 2005. 12. 19.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

는 사람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는 “｢사면법｣ 제5조에서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은 

사면을 받은 자의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형 확정판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사면으로 말미암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도 서훈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6. 판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17진정0137500 외 2건(병합)과 19진정0343000 사건에

서 “포상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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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로 수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의 포상 추천 배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

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진정인 1의 경우 특별사면 및 복권된 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진정인 1의 정부포상 추천 배제 사유는 위 민

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추천 당시 다른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도 그 이유였다. 따라서, 진정인 1에 대

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라. 진정인 2의 경우 1993. 3. 6.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으나 이후 민주화보상

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예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형사처벌 전과와 진정인 2의 전과를 달리 보아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

므로, 진정인 2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는 피진정인의 재량권 범위 내

에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7. 사건에 대한 판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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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1. 권고의 검토 배경

가. 2000. 1. 12.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을 그 제정이

유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제2조제1호)”을 말하며, 이를 

위해 활동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제2조제2호).

나.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것을 검

토하였다.

2. 판단

가.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고 서훈에 표창을 포함하여 상훈 또는 포상이라고 한다.

정부포상의 취지는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건전한 포상문

화를 정착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포상규모와 분야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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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조정함으로써 정부포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정과제의 성

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 따라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포상 추천대상을 정할 때에는 공로가 뚜

렷할 뿐만 아니라 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 피진정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일반국민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로 

“사형, 무기 또는 1년(구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를 명

시한 것은 ｢상훈법｣ 제8조제1항(서훈의 취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 정부포상이라는 수혜적 행위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정치적･정책적 기

준으로서 개인의 권리관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행위라는 점,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

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 지

침에 규정된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정부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포상의 영예

성을 높이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검토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민주화운

동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다른 범죄로 인한 전

과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마. 나아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민주

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하여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

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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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의6을 고려한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추

천을 제한하는 행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법률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상훈법｣ 제8조제1항(서훈의 취소 등)

은 이미 서훈이 수여된 사람이 그 이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

지 않은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훈 수여 이전의 절차인 정부포

상 추천 단계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고 하여도 위 ｢상훈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사. 따라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려

는 ｢상훈법｣ 등의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할 때,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

반국민 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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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9. 21.자 결정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 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

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2020년 ○○학대사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인

지한 기자의 확인 질문에 경찰이 신중하지 못하게 답변하여 참석한 모든 기자들

에게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존재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아

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진

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결정함.

【2】 하지만, 공공의 안전 우려가 소멸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여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여 사회통

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당

사자에게는 치료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기에 경찰의 개인민감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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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 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

하지 않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경찰이 언론 브리핑 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대중

에게 임의로 공개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

신질환이 범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이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 진정에 포함된 3건의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학대사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인지한 기자의 확인 질문에 경찰이 신중하지 못하게 답변하여 

참석한 모든 기자들에게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존재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

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

하되었다.

진정은 각하하였지만 경찰의 개인민감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

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

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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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단 및 참고 기준

이 의견표명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21조, 제37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경찰청) 경찰수사사

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1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등을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 단

1. 관련 기본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타인에게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유래하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

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

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

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 15922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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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

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감안할 때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될 가능

성이 높은바,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신의 정신 

병력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그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

고, 그러한 이유에서 이 사안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

정보도나 번복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

각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분명한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이는 개인의 인격권 및 명예가 침해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2.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알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사회에서 발생

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

10215, 10222 판결).

그런데 ｢헌법｣ 제21조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

회윤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

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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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공개가 위법하지 않으려

면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

사건등의 공개금지) 및 제5조(예외적인 공개)에서는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되, 신속히 범인을 검

거해야 하거나, 유사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를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

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

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동의하

지 않은 특정 정보, 즉 정신병력에 대한 언론 공개는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 및 인격에 대한 평가 훼손, 대중적인 비난으로 이어져 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정신병력은 주

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낙인으

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위 내용을 ○○○○학대사건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

태여서 신속한 범인 검거나 공공 안전의 목적과는 무관하고, 피의자의 정신 병력

을 공개한다고 하여 유사 범죄가 예방되거나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가능성도 

크지 않으므로, 정신질환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는 정신병력의 임의 공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이익형량에서도 적절하

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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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대사건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법익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보

아야 하는데, 정신질환 유무로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는 

이미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은 사실에 대한 확인만 해 준 것이

므로 수사기관이 별도 사건관계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

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학대사건 및 □□□□사건의 피의

자와 같이 언론 및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거주지를 비롯한 개인신상정

보가 대부분 노출된 상황에서 추가로 결합하는 정보는 이미 식별된 개인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상당수의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외 부수적인 정보 역시 보호법익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은 공

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사건관계자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이 특정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중략)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

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라고 하였다.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이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여 경

찰의 주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경찰은 개인의료정보의 부당한 침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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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개개인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사사로이 답변하거나 언론브리

핑 자료에 포함시키거나 언론브리핑 시 기자들이 인지한 정보의 사실 확인 질의

에 대해 답변하는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전력을 본인 동의 없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무부) 형

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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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020. 10. 13.자 결정 [2020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가. 구금시설 내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

  나.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 및 관련법을 

준수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 마련 

  라. 구금시설 내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지침 마련

  마. 구금시설 내 거실현황표 및 수용자 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안 마련

결정요지

【1】 2020. 8. 5.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징계입창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간의 위원회 방문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2020. 6. 10.부터 7. 14.까지 총 6개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군단, 해군 ○○

○○○○사령부, 공군 제00비행단)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로서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2】 조사대상 각 부대는 국방부 ‘영창설계기준’에 따라 각 시설의 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적절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즉시 개선이 가능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등 위원회 방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었음.

【3】 다만, 일부 부대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 및 샤워실의 경우 수용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고,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모든 부대에서 수용자의 자살･자해 등을 예

방하기 위한 보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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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구금시설 내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

2.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3. 구금시설 수용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 및 관련법을

준수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 마련

4. 구금시설 내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지침 마련

5. 구금시설 내 거실현황표 및 수용자 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안 마련

이 유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군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2020. 8. 5.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징계입창자 중

심으로 진행되던 그간의 위원회 방문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

는 구금시설로서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

였다. 위원회는 2020. 6. 10.부터 7. 14.까지 총 6개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군단, 해군 ○○○○○○사령부, 공군 제00

비행단)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각 조사대상 부대 구금시설의 냉･난방, 거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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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 조치, 식사, 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

와 관련한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각 부대는 국방부 ‘영창설계기준’에 따라 각 시설

의 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적절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즉시개선이 

가능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등 위원회 방문조사에 대

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중 각 개별 부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 구금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화장실 변기 및 샤워실 차폐시설의 개선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0군단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의 경우 

일부 거실 수용자에게 소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고, 샤워실에 설치된 각각의 가

림막(칸막이)의 간격이 벌어져있어 수용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가림막 미비나 부실한 설치는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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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바, 화장실 내 소변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샤워실 차폐시설 

설치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구금 시설 내 수용자 안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해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군형집행법 제82조는 ‘수용자가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신체

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의 경우에는 보호실에 수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부대 모두 구금시설에 보

호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금번 방문조사 대상 부대 중 육군 제0군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예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군형집행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 보

호장비 종류(수갑, 머리보호 장비, 발목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

호복, 포승 등) 중 수갑, 포승줄, 보호복 정도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보호시설 및 보호장비의 미비는 일선 교도관 등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자 보호조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용자들을 비인

도적인 수용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안전

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2020. 8. 5. 영창제도 폐지

에 따라 추가 징계입창자 미발생으로 확보되는 여유 거실에 수용자의 자살 및 자

해 방지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호실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변호인접견실 개선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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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61조, 군형집행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

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는 등 구금시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모든 부대는 구금시설에 설치된 일반접견

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형

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

반인과 동일하게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는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

사 접견교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별도의 독립적인 변호인접견실이 갖추어지

지 않은 것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변호인 접견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문조사 대상부대 대부분이 2019년도 미결수용자는 없거나 소수에 불과

하고,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크지 않으며, 구금시설의 노후나 예산부

족 등을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 미설치에 대한 이유로서 항변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

(可視不聽) 등의 원칙이 준수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규정 마련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조사 대상 구금시설에서는 테이져건, 고무탄

총, 전자충격봉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구

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방문조사 대상 구금시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군 군

사경찰 모두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이는 군 군사경찰이 군형집행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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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무기사용령｣(대통령령 제303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

용할 수 있고, 군형집행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안장비

(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총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용기준, 사용상의 한계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사경찰이 사용하는 보안장비는 사용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

용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인권침해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별도의 공통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경찰 교도관들이 직무 수행 중 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요령, 사용 시 주의사

항,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관행 개선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00사단의 경우 구금시설 수용자 거실 문 앞

에 ‘거실현황표’를 제작하여 현황표에 소속, 계급, 성명, 출생년도, 죄명, 형명 및 

형기, 번호, 입소일을 기재하여 당시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징계 입창자 포

함)들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군 ○○○○○○사령부에서는 징계입창자 등 수용자에게 ‘가족통지 

의사 확인서’, ‘징계자 서명 등록부’ 등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명부 서식에 소속, 죄명, 계급, 군번, 성

명, 가족전화번호, 통지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나중에 작성하는 수용자

에게 앞서 등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인바, 조속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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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권고한다.

2020.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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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자 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경찰) 

등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회의장에게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

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 항목 중에 경찰이 현재 정보수집 활동으로

하고 있는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결정요지

【1】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경

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죄정보를 비롯해 몇 가지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으며, 그동안 경찰이 해온 정책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

록관리를 그 내용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위원장 성명(2019. 4. 30.) 중 경

찰의 정보활동의 범죄･수사정보 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의 원칙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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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회의장에게,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

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 항목 중에 경찰이 현재 정보수집 활동

으로 하고 있는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

록관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고 정보활동의 권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

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

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의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경찰의 인권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경찰정보활동의 규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간 정보

경찰 활동의 광범위함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앞

서 위원회가 2019. 4. 30.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위원장 성명에서 밝힌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죄･수사정보 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

의 원칙이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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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을 검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경찰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4호 ‘치안정보

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였다.

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8조의

2를 신설하고 제1항에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는 제8

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 정보의 수

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의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Ⅳ.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경찰의 정보활동의 원칙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법｣ 제3조제4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

4호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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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경찰의 정보활동은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

정작용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또한 경찰의 정보활

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기본임무이지만 그 수집 범위는 공

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2.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제4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4호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직무규정일 뿐 구체적인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

규정이 아니므로,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훈령인 ｢정보경찰 활동규칙｣에는 개별적인 경찰의 정보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

과한 것이어서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

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

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찰의 정보활동에

의한 국민의 권리 제한의 근거 및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취지에서 볼 때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보 수집의 확인 및 조사행위가 공권력의 작용인만큼 그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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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 필요

개정안 제2조제4호는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모호한 

‘치안정보’를 경찰의 기본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지어 구체화한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측

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개정안은 그 방식이 

포괄위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자칫 개정안의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죄정보를 비롯해 몇 가지를 직접 열거적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 필요

위와 같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에 있어서, 그간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경찰이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정보활동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4조제3항 각호 및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정책정보

와 신원조사가 그에 해당한다. 정책정보란 각 부처에서 결정･집행하는 정책들

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예견하여 관계 부처에 전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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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신원조사란 공직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직무역량, 비위 여부 등을 수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정책정보를 다루게 되는 경우,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미리 파악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 ｢경찰법｣ 제2조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기능인 치안에 관한 사무 여부, 개정안 제2조제4

호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책정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업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9년 발견된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찰 

문건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동향 정보 외에도 정책에 대한 평가, 정

부의 대응 방향, 관련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의 기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권

한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신원조사 또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된 정보 

수집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과도한 경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8. 12. 27.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

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국

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이 아닌 해당 임용기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신원조사

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에 따른 법령에서 업무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정함에 있어 그동안 경찰이 해온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그 내용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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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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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결정

2020. 5. 21.자 결정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1】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로 한정

하고 있어, 사업장 외부의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

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 

【3】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

【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

【5】 대표이사･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할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

장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고객･소비자, 

아파트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

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

다. 이에,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

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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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권고했다.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2019) 제4조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

각하며 이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

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규정 등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3】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

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

련할 것을 권고했다.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및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명

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4】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써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

는 행위임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직장 문

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

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이 많다는 비판을 고려하

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이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의 성희롱예방교육 등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그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5】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부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 절차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괴롭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및 조치의무를 지우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행위자가 대표이사･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일 경우 현행 제도는 무력하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등 사업장 외부 구제 및 불복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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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국가인권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8. 4. 14.)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12조,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8조,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및 제206호 

｢폭력과 괴롭힘 권고(Violence and Harassment Recommendation)｣(2019), 

｢근로기준법｣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

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장 외부의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

정을 마련할 것 

2.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 개정을 통

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

3.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

벌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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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 

5. 대표이사･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

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할 경우 등에 대

하여 사업장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2018년 의료분야에서의 괴롭힘을 이유로 한 노동자 자살을 비롯하여, IT업

체 대표의 직원폭행･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2020년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토

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제과업체의 22세 노동자 및 아파트입주민의 폭

언･폭행으로 자살한 경비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일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에 따르면, 2018년 자살사망자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487명으로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폭력 등 명백

한 범죄요건을 구성하여 기존 법리에 의해 대처가 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다

양한 유형의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보호의 공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관련 규범의 부재는 문제적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직적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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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직장 문화와 상시적 불안정 고용 구조 하에서 괴롭힘을 직장내에서 당연

시하거나 인사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 개인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7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8. 12. 27. ‘직장내 괴롭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회에서 2019. 1. 15. 직

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

건법｣이 개정되어 2019. 7. 16.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실효성의 한계 및 법적

용의 사각지대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3조, 제5조,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12조,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 제81호 ｢근로감독

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8조,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제3조, ｢근

로기준법｣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ILO의 ｢서비스분야의 직장내 폭력과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

한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workplace violence in services sectors 

and measures to combat this phenomenon)｣(2003), 제190호 ｢폭력과 괴

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및 제206호 ｢폭력과 괴

롭힘 권고(Violence and Harassment Recommendation)｣(201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유럽연합이사회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유럽기본지침｣(1989)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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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olence at work)｣(2007), 국가인권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8. 4. 14.)를 참고했다.

Ⅲ. 판단

1. 직장내 괴롭힘 규율의 한계 및 제도개선 필요성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은 

침해되어선 안 되며, 제32조제3항에서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노동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노동자는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

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

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

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

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또한 사용자에게

는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노

동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하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각

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

는 적극적 의무가 포함되며, 대법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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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

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물리적 폭행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다. 폭행은 신체적 상흔으로 입증되지만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상흔은 증명하기 어렵다. 화장실 앞 책상배치, 벽보고 서있기, 무릎 

꿇고 손들기, 업무에 필요한 전화･컴퓨터를 주지 않음,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차단, 냉면그릇 폭탄주 강요,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은 기존 

법제에서 규율이 어려웠다. 그간 판례 등에서는 괴롭힘 행위가 가학적이거나 악

의적 유형인 때, 피해자의 해고나 사망 등 극단적 형태로 나타났을 때만 인정하

는 경향을 보였다. 어렵게 승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제한적

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기반 역시 취약했다.

직장내 괴롭힘 입법은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이 위법

한 것임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 조

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의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

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입된 법제도는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시스템으로, 사

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 역할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

고 있긴 하나, 사용자 스스로가 괴롭힘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장 밖의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고객, 소비자, 원청관계자, 아파트입주민, 

회사대표의 친인척 등)의 경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또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장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

고,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지만 정작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예방교육 등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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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방안

가. 적용범위의 확대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노동자 보호 필요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은 전문(前文)에서, “일의 세계의 모든 행위자들(all actors in the world 

of work)은 폭력과 괴롭힘을 자제하고 예방하고 고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괴

롭힘 행위자(수범자)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4조는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는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주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분류할 경우 크게 사업장 내부의 가해자

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적 괴롭힘과, 고객, 소비자, 원청 등 사업장 밖 제3자에 의

해 발생하는 외부적 괴롭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규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

자만으로 한정하고, 외부적 괴롭힘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상급자(임원･경영진 제외) 42.0%, 임원･경영진 35.6%, 특별히 누구

라고 말하기 어려움 18.0%, 동료직원 15.7%, 고객･민원인･거래처직원 10.1%, 

하급자 4.7%, 원청업체 관리자･직원 4.7%로 조사되어, 사업장 외부에 의한 괴

롭힘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비자 갑질 폭

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2019)｣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6%가 현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고객･소비

자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

구원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2019)｣에 따르면, 

고령친화적 업종인 위 업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괴롭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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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된바, 고령의 노동취약계층이 괴롭힘에 더욱 취약함

을 알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규율의 기본취지는 노동자의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사업주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신체･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괴롭

힘으로부터의 피해는 사업장내 뿐만 아니라 대인서비스노동의 증가 등으로 다

양한 영역에서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고객･소비자, 아

파트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

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로 규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규정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용대상을 ‘고객응대노동

자’에서 ‘노동자’ 내지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하여 보호대상을 넓히

고, 행위자를 ‘고객’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

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위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조항에 의한 제재를 가하여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갖는다.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교섭력이 없고, 

설사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응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법에 의한 보호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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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이 이미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

고 있는 반면,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을 정한 ｢근로기준법｣만이 유독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제한, 연

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난 2008. 4. 1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권고｣ 결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및 장시간근로 문제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진전된 바 없다.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

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

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

원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기구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피해가 지속되더라

도 조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실제 법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된 진정사건의 절반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법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영세사업장

의 경우 괴롭힘 피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적용제외는 영세사업장

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이라고는 하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거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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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여 열악한 현실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에 의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영역

이며,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의 문제는 사업주의 재정여건에 치중

하여 적용 여부를 달리할 사안도 아니므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

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내 절차로써 사업주 조치를 취할 여건상 한

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의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내 괴

롭힘 발생시 조치) 중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제외한 제1항, 제2항, 제6

항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의 신설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제10조(d)는 ‘일의 세계의 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8조도 ‘근로감독관

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업무수행의 방해에 대하여는 국내법규로 이에 상

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재

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

화했으나, 사내 절차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괴롭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와 가

해자･피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를 하도록 하여 해결하는 구조이다. 노동관계

법이 일반적으로 법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데 견주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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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조치 시에만 유일하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법은 직장내 괴

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조사나 조

치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사용자의 징계 등 

조치가 유일한데,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도 이를 강제할 방법 또한 없다.

위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

용평등법’이라 한다)의 성희롱 규정을 차용했음에도 성희롱 관련규정 위반에 대

해서 두고 있는 과태료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관

계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행정관청은 처

벌 가능성을 담보로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지도나 근로감독을 위한 집행력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처벌규정의 존재는 사용자 등 수범자로 하여금 경각

심을 제고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노동현장에서의 법규준수

율을 높일 수 있어 일정한 사전 예방효과를 가지는데, 처벌규정의 부재는 이마저

도 어렵게 한다.

이렇듯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규정이 선언적 의미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규범의 안정적 정착이 더뎌질 우려가 제기되므로, 행위자에 대

한 처벌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화 필요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제9조(d)는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로써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도입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규정을 두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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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취업규칙에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예방교육실시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교육의

무를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에 견주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에 발생하여, 상시 10명 미만

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예방적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할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다. 사전조치 중 예방교육은 조직 구성원

간 직장내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공유하고 조직문화를 개

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예방교

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재규정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법

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이 많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

법｣의 성희롱예방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

육에 포함하는 등 방법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의무교육화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업장 외부 구제절차의 보완 필요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제10조(b)는 ‘일의 세계의 폭력과 괴롭힘의 사건에서 분쟁해결메커니즘 및 절

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장에

서의 신고･조사절차 및 적절한 분쟁해결메커니즘 이외에, 사업장 외부의 분쟁

해결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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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신고･조사･조치 모두 사업장 내부 절차로 사용

자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업주 등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행위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스스로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된다. 이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등 사업장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괴롭힘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했음에도 조사나 조치를 아예 하

지 않는 경우, 사내절차 진행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의 가

해자 징계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해노동자가 불복할 경우 등 사내절차만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사업장 외부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절차적 권리

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5. 2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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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결정

2020. 10. 29.자 결정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

결정사항

【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

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

【2】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작업중지

로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를 개정하여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휴게실,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각 편의시설 설치 규모와 냉온수･냉난방, 필요 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기

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건설노동은 무거운 재료와 장비를 운반･사용하며 격렬한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가 많고, 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육체노동강

도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짐. 따라서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널리 배포되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작업중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체노동강도에 따

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

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러한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

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함. 

【3】 이러한 임금 보전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폭염 이외 다른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폭염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다른 유형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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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나, 온열질환으로 인

한 산업재해 재해자 중 건설노동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의 상황을 고

려할 때, 폭염의 영향에서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노

동자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는 폭염으

로 인한 온열질환 사업재해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한파도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는 날씨 요인이며 향후 이 또한 심

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작업중지로 감소한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전 방안 마

련 시 폭염과 함께 한파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한편 또 다른 반론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수급요건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르기 전에 있는 노동자의 감소된 소득을 지원하여 해당 노동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설계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5】 현재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는 의무 설치 편의시설로 화장

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기타 세부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함. 그러나 건설현장 편의시설이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처분 등 규제력이 있는 법령에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34조제6항, 제36조제3항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국제노동기구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국제노동기구 제167호 ｢건설안전

보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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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한파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작업

중지로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여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휴게실,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근로자 

수에 따른 각 편의시설 설치 규모와 냉온수･냉난방, 필요 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전라북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등 7명의 건설노동자가 폭염 아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폭염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2018. 9. 18.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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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매년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은 옥외에서의 강도 높은 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으로,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옥외노동자에 대하여 폭

염 위험단계별로 휴식시간을 늘리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의 단축･중지를 지

도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씻을 수 있는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건설현장 내

에 적절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에 의한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제6항, 제36조제3항,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12조, 국제노동기구 제155호 ｢산업

안전보건협약｣,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국

제노동기구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 일반논평 제18호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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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및 관련 정책

1. 폭염 피해 현황과 정책

가. 폭염 피해 현황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

근 10년 간(2010년~2019년)의 연평균기온은 지난 30년 간(1981년~2010년)

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평년값인 12.5℃에 비해 0.5℃ 높은 13.0℃이고, 2014년 

이후로는 평년값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하는 ‘폭염일수’도 1980년대 연 평

균 9.4일에서 2010년대에는 연 평균 15.5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8년은 여름철 평균기온 25.4℃, 폭염일수 31.5일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는데,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자

연재난으로 추가되었고, 정부는 “범정부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였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의 발표에 의하

면, 이와 같은 폭염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되어 노동 생산성과 일자리의 질에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6년(2014년~2019년) 간 온열질

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총 158명이다. 그 중 51.3%인 81명이 건설

노동자이며, 특히 사망자 총 27명 중 19명이 건설노동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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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업    종

계 건설업
기타의
사업

농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제조업

계 158(27) 81(19) 42(3) 5(1) 7(1) 6(2) 17(1)

2014 5 4 1

2015 7(1) 4(1) 3

2016 34(6) 15(4) 10(1) 2(1) 2 5

2017 25(5) 12(4) 9(1) 2 2

2018 65(12) 33(7) 17(1) 4(1) 3(2) 8(1)

2019 22(3) 13(3) 3 1 1 1 3

※ (  )는 사망자수, 발생일 기준(2020. 4. 30. 기준 산재승인자료 추출)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6. 4. 보도자료)

나. 건설노동자 폭염 피해 대비 정책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홍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는, 아래 표와 같이,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으로 물, 그늘, 휴식의 제공을 

강조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피할 것과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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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 시간을 조정(예 :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 

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는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

령”을 통하여 체감온도 단계별로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

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은 2019년까지는 기

온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0년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

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적용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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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

위험 단계 대응 요령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 질병 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고용노동부는 2017. 12.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0호)을 개정하여,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소금과 음료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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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에는 건설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조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8. 8. 2.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

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

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하

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조치

하였다.

국토교통부도 2018. 8. 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8-503호)를 개정하여, 민간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

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 1.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

통부 훈령 제11140호)을 제정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출 시 해당 지

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한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

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8. 8. 6.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 및 서울시투

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가

스공사는 2018. 8. 10. 폭염경보 발령 시 13시~15시 야외작업 중지를 실시한 

현장을 대상으로 중지시간으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된 작업 근로자의 해당 시간 

동안의 손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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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관련 판례

폭염에 대한 보건조치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회사 대표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3023 판결).

이외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 판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산업재

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누66505 판결, 서

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120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단1017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

364 판결 등을 보면 판례는 재해 당시의 기온과 습도,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열

로 인한 체감온도, 업무의 강도, 그늘막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조치 유무 등이 사망･상병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

설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2. 한파 피해 현황과 정책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기온과 지난 30년 간

(1981년~2010년)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평년값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거

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의 수를 의미

하는 ‘한파일수’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연 평균 3.7일이었고, 그 

중 2010년이 8.2일로 가장 많았으며, 2012년은 8.0일, 2017년은 6.7일로 그 

뒤를 잇는다.

아래 표와 같이, 지난 5년(2014년~2018년) 간 전체 38건의 한랭질환 산업

재해가 발생했고, 이중 건설노동자는 전체의 15.8%인 6명으로 업종별로는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해자의 질환은 모두 동상이며 사망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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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종별 한랭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2014-1018)>

구분

업종별

계 건설업 기타 농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제조업

계 38 6 11 9 5 4 3

재해비율 100.0% 15.8% 28.9% 23.7% 13.2% 10.5% 7.9%

2014 5 - 3 - 2 - -

2015 3 1 1 - - - 1

2016 6 - 2 3 - - 1

2017 7 - 2 - 2 2 1

2018 17 5 3 6 1 2 -

출처 : 이완형 외 8명(2019),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 p.47.)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 12. 마련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에서 옥외 작업자에 대하여 한랭질환의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한랭질환 경고증

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중작업 

수행자에 대한 작업관리를 실시하는 등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

단계 온도기준 대응 요령

일상적 

관리
0℃ 이하

∙ 주･일간 작업계획 및 휴식시간 배분계획을 수립하세요.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세요.

∙ 민감군*을 확인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자, 뇌심혈관질환자, 고령자 등

∙ 예방교육을 실시하세요.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 휴게공간을 마련하세요.

한파

관심

영하 6℃

이하

∙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정보를 제공하세요.

∙ 추운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배치하세요.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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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작업’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작업으로서 중량을 옮기기, 삽질, 해머질, 톱질, 단단한 나무 

대패질 또는 끌로 파기, 콘크리트 블록 쌓기 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육체활동에 의해 발생

된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으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되며, 땀 

발생에 따른 체온손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인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바람이 불 때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파 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시에는 기온이 온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단계별(주의보, 경보)

조치사항을 이행하세요.

단계 온도기준 대응 요령

한파

주의보

영하 12℃

이하

∙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정보를 제공하세요.

∙ 특보상황 및 작업환경에 따른 적절한 휴게시간을 배정하세요.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세요.

∙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세요.

∙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한랭질환 경고증상을 

관찰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한랭질환 경고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징계나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한파

경보

영하 15℃

이하

∙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정보를 제공하세요.

∙ 특보상황 및 작업환경에 따른 적절한 휴게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세요.

∙ 민감군 및 중작업(重作業) 수행 작업자에 대한 작업관리를 

실시하세요.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세요.

∙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세요.

∙ 필요 시 작업자에게 핫 팩을 제공하세요.

∙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한랭질환 경고증상을 

관찰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한랭질환 경고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징계나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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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현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는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

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

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이러한 건설공사 현장 편의시설 설치 규정 위반에 대하

여 화장실과 식당의 경우 400만원, 탈의실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한다.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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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기준은 아니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

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기준면적

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공사현장 편의시설 기준면적>

종별 용도 기준면적 비고

식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로자숙소 4.2㎡ 1인당

휴게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장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을 실시하는데, 최근 3년간 정기감독 결과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인 화장실, 식당, 탈의실의 설치 위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반 내역은 탈의실 미설

치와 남녀 미구분 사례(2018년 18건, 2019년 35건)가 가장 많다.

<정기감독 결과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위반 사업장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 편의시설 설치 위반 대상 편의시설 설치 위반 대상 편의시설 설치 위반

740개소 3개소(0.4%) 921개소 28개소(3.0%) 863개소 62개소(7.2%)

(출처 : 고용노동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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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18년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61개 건설

공사 현장(현장실태조사 사업장 15개, 설문조사 사업장 46개)에 대하여 건설공

사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표준품셈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대상 61개 건설공사 현장 중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의 경우 각 32.8%, 42.6%, 55.7%만이 설치되어 있고, 편의시설

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61개 현장 편의시설 설치 및 표준품셈 충족 여부 현황>

구분 설치됨 표준품셈 기준 표준품셈 기준 충족 비율

화장실 86.9% 1변기당 2.2㎡ 39.3%

식당 36.1% 1인당 1㎡ 4.9%

탈의실 32.8%
1인당 2.0㎡

1.6%

샤워장 42.6% 3.3%

휴게실 55.7% 1인당 1.0㎡ 13.1%

숙소 11.5% 1인당 4.2㎡ 0%

의료시설 31.1% - -

(출처 : 임운택 외 1명(2018),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총 1,018명(남성 985명, 여성 33명)을 조사한 결과 건설

공사 현장의 위생 및 편의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를 보면 건설공사 현장

에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각 28.5%, 34.7%, 22.7%였

고 모든 시설이 남성용에 견주어 여성용의 경우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

다. 시설의 상태에 있어서도 “수량 또는 크기 부족”이라는 응답이 화장실 



제2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관련 결정

11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52.2%, 탈의실 34.3%, 샤워실 52.9%였으며 “더러움”이라는 응답은 화장실 

48.7%, 샤워실 32.8%였다. 특히 화장실 접근에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은 여성

이 41.4%로 남성 29.2%보다 높았다.

<건설현장 위생 및 편의시설 현황>
(단위 : %)

없다 있다
시설의 상태

수량 또는 크기 청결 여부 접근성

충분 부족 깨끗함 더러움 편리 불편

화장실

전체 1.3 98.7 47.8 52.2 51.3 48.7 70.4 29.6

남성 0.9 99.1 47.6 52.4 51.2 48.8 70.8 29.2

여성 12.1 87.9 51.7 48.3 55.2 44.8 58.6 41.4

식당

전체 24.2 75.8 73.8 26.2 87.0 13.0 82.4 17.6

남성 23.8 76.2 73.5 26.5 87.0 13.0 82.4 17.6

여성 36.4 63.6 85.7 14.3 90.5 9.5 81.0 19.0

탈의실

전체 28.5 71.5 65.7 34.3 78.6 21.4 81.5 18.5

남성 28.2 71.8 66.5 33.5 78.6 21.4 81.6 18.4

여성 36.4 63.6 38.1 61.9 76.2 23.8 76.2 23.8

샤워실

전체 34.7 65.3 47.1 52.9 67.2 32.8 75.9 24.1

남성 34.1 65.9 47.6 52.4 67.5 32.5 77.0 23.0

여성 51.5 48.5 25.0 75.0 56.3 43.8 31.3 68.8

휴게실

전체 22.7 77.3 66.6 33.4 78.5 21.5 79.7 20.3

남성 22.2 77.8 66.6 33.4 78.1 21.9 79.5 20.5

여성 36.4 63.6 66.7 33.3 95.2 4.8 85.7 14.3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2018),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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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단 및 제도개선방안

1. 온열질환 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

가. 문제점

온열질환의 발생은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습도가 높을 때

는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므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따

라 미국직업안전보건청의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가이드” 등 외국의 사례

를 보면, 고온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준으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함

께 고려한 열지수(Heat index) 또는 온열지수(WBGT)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습도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온열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근로자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목표 설정 시 

근로자의 고온 순화 정도와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고, 일본 후생 노동성은 직장에

서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의류의 종류, 신체 작업 강도 등을 고

려한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온열지수(WBGT) 노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육

체노동강도 및 작업자의 열 순화정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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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기구(ISO)의 온열지수(WBGT)>

구분
(대사율)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작업 예

WBGT 지수 노출기준(℃)

열에 순화된 
사람

열에 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휴식 휴식 33 32

저 대사율

<가벼운 작업> 편안하게 앉은 자세, 가벼운 손 작업

(글쓰기, 키보드작업, 그림그리기, 바느질, 부기), 

손 및 팔 작업(작은 도구 사용하기, 검사하기, 가

벼운 자재 조립 또는 분류), 팔과 다리 작업(보통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 발 스위치나 페달조작)

선 자세(standing), 드릴(작은 부품), 밀링작업

(작은 부품), 코일 감기, 작은 전기선 감기, 힘이 적게

드는 도구 사용, 조금 걷기(속도 3.5km/h 이하)

30 29

중 대사율

<보통 작업> 지속되는 손과 팔의 작업(못 박기, 쇠

줄 작업), 팔과 다리의 작업(대형트럭, 트랙터 및 

건설차량의 오프로드 운전, 팔과 몸통 작업(압축

공기용 해머작업, 트랙터 조립, 미장, 중등도 무게 

재료를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제초, 괭이질, 과일

이나 야채 따기, 가벼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3.5~5.5km/h의 속도로 걷기, 단조작업

28 26

고 대사율

<힘든 작업> 힘든 팔과 몸통 작업, 무거운 물건 옮

기기(carrying heavy material); 삽을 사용, 큰 

망치질, 톱질하기, 단단한 나무 대패질하거나 끌

로 파기, 손으로 풀베기, 땅 파기, 5.5~7km/h의 

속도로 걷기, 짐이 무거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

나 당기기, 주물 깎기, 콘크리트 블록 쌓기, 비연

속적인 힘든 조립작업, 밀거나 당기면서 무거운 

물건을 간헐적으로 드는 작업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류를

느낄 때

기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류를

느낄 때

25 26 22 23

최고 대사율

<매우 힘든 작업> 속도가 빠르고 매우 격렬한 활동, 

도끼질, 힘들게 삽질하거나 땅파기, 작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 사다리, 램프, 계단을 수직으로 오르

기, 달리기(running), 7km/h 보다 빠르게 걷기

23 25 18 20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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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상청은 온열지수(WBGT)를 기반으로 한 ‘체감온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체감온도를 지수 별로 다섯 단계로 나누고 서비스 대상별로 각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그중 옥외 작업자와 관련된 “실외작업환경 

단계별 대응요령”은 아래 표와 같이 체감온도 단계 별 대응요령에 덧붙여 실외

작업은 육체노동강도에 따라 지수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현장 대

응요령”이라는 별도의 표에서 위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과 유사하게 육체노

동강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실외작업환경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 지수범위 대응요령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쉴 수 있는 그늘 준비(한 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급하지 않은 옥외 작업은 자제

∙ 오후 2시~5시는 재난/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도 

충분한 휴식 부여

∙ 옥외에서 작업할 때는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 사용을 권장

∙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옥외작업을 제한함

∙ 더워도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

∙ 수면 부족 등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생기는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에 유의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38℃ 미만

∙ 작업자들끼리 짝지어 온열질환 증상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휴식, 신고 등 

필요한 조치하기

∙ 오후 2시~5시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도 

충분한 휴식 부여

∙ 옥외에서 작업할 때는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 사용을 권장

∙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옥외작업을 제한함

∙ 더워도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

∙ 수면 부족 등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생기는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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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령은 다양한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작업은 육체노동강도(대사율 수준)에 따라 가벼운 작업, 보통작업, 힘든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어느 정도 노동강도가 크며, 근로자의 고온순화 

여부에 따라 지수단계가 달라짐

∙ 온열질환 취약자란, 고령층, 온열질환 과거력이 있는 근로자, 비만, 당뇨 및 정신질환 등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탈수 유발 약물 복용자, 당일 컨디션 불량자(예: 전날 음주, 수면부족, 

탈수상태, 아침식사 거름 등)를 말함

∙ 고온순화란, 고온에 익숙하게 하여 고온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으로, 순화 여부가 온열질환의 

발생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미침(고온에 대한 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온열질호나 발생 

리스크가 높음

단계 지수범위 대응요령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35℃ 미만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쉴 수 있는 그늘 준비(한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오후 2시~5시는 옥외작업을 줄이거나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 옥외에서 작업할 때는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 사용을 권장

∙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작업자들끼리 짝지어 온열질환 증상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휴식, 신고 등 

필요한 조치하기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33℃ 미만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련하여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온열질환에 약한 근로자를 미리 확인, 긴급 연락망 준비 점검

-
체감온도

31℃ 미만
∙ 관심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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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요령>

가벼운 작업

편안하게 앉은 자세(sitting at ease)

∙ 가벼운 손 작업(글쓰기, 키보드작업, 그림그리기, 바느질)

∙ 손 및 팔 작업(작은 도구 사용하기, 가벼운 자재 조립 또는 분류)

∙ 팔과 다리 작업(보통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 발 스위치나 페달 조작)

선 자세(standing)

∙ 드릴, 밀링작업(작은 부품), 작은 전기선 감기

∙ 힘이 적게 드는 도구 사용

∙ 조금 걷기(속도 3.5km/h 이하)

보통 작업

∙ 지속되는 손과 팔의 작업(못박기)

∙ 팔과 다리의 작업(대형트럭, 트랙터 및 건설차량의 오프로드 운전)

∙ 팔과 몸통 작업(압축공기용 해머작업)

∙ 가벼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 3.5~5.5km/h의 속도로 걷기

힘든 작업

∙ 힘든 팔과 몸통 작업(삽질, 큰 망치질, 톱질)

∙ 5.5~7km/h의 속도로 걷기

∙ 짐이 무거운 카트나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기

∙ 콘크리트 블록 쌓기

∙ 비연속적인 힘든 조립작업

매우 힘든 작업

∙ 도끼질

∙ 힘들게 삽질하거나 땅파기

∙ 사다리, 램프, 계단을 수직으로 오르기

∙ 7km/h 보다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서 폭염 위험단계

의 기준으로 기온만을 사용하였으나, 2020년부터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한 

체감온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습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위 이행가이드는 기상청의 “실외작업환경 단계별 대응요령”과는 

달리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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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건설노동은 무거운 재료와 장비를 운반･사용하며 격렬한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육체노

동강도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진다.

이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례들에서, “망

인은 1m가 안 되는 철근구조물 안에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4시간 동안 휴

식 없이 수행한 점(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12017 판결),” 

“결원 상태에서 형틀목공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단10175 판결),” “원고

는 70㎏에 달하는 철강 자재를 재단･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게 된바 사

건 당일은 기온이 최고 36.4℃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

오는 지열로 인하여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감안(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364 판결)” 등 사건 당시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하

여 업무와 사망 또는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하여 물, 그늘, 휴식의 제공을 강

조하고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배포하며 현장에서 이를 지키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는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과 노동자들

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홍보자료 또는 행정지도를 위한 자

료로서 사업주에게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여름철 건

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널리 배포되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작업

중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온열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이

와 관련한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명시하여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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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표준기구(ISO)가 육체노동강도에 따라 온열지수(WBGT) 노출

기준을 달리 정하고 기상청도 “실외작업환경 단계별 대응요령”에 덧붙여 육체

노동강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의 원활한 시행에 관한 사항

가.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는 체감온도 35℃ 이

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

지, 체감온도 38℃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

으로 실제 작업중지 결정은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혹서기 건설현장 실태에 대하여 2019. 8. 9.~ 

12. 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명 중 206명(56.0%)이

었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이상징후를 보인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321

명 중 143명(44.5%)이 1~5차례, 18명(5.6%)이 5~10차례, 8명(2.5%)이 10차

례 이상이었고 “폭염기엔 매일 본다”는 답변도 30명(8.3%)에 달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368명 중 287명(78.0%)이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작업중단 요구가 수

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응답이 354명 중 58명(16.4%)이었는바,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폭염 

시 작업중지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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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설현장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가 실현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

나로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들 수 있

다. 이에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던 2018년에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

여 폭염 시 작업중지, 공사기간 연장,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이루

어졌고,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공사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로 ‘폭염’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폭염 시 작업중지가 건설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근무일

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는 임금을 받기 위해 폭염에도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

터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나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이에 따른 하루 2시간 이내의 임금을 예산으로 보전해주

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2018년부터 폭염경보 발령 시 13시~15시 작업을 

중지한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혹서기 건설현장 실태에 대한 위 설문조사 결과, 폭염 

시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368명 중 140명

(38.0%)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140명(38.0%)이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61명(16.6%)이 “휴식시간, 식수 등 법(규칙)을 제대로

이행,” 27명(7.4%)이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당겨 더위를 피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사실상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임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280명

(76%)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19. 8. 13. 기자회견을 통해 

작업중지를 준수하고 임금을 보전해야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공공사 현장에도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전과 관련해

서, 법으로 임금 보전 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발주자, 원청사 등이 사업장 상황

과 특성에 맞게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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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과 작업중지

1)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모든 사람

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도

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로 ‘환

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을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

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보건협약｣(2008. 2. 20. 비준) 제13조 및 제19조

는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는 작업환경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직속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 상황에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건설안전보건협약｣(미가입) 제11조 및 제

12조도 건설노동자에게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대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국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43조, 제53조, 제119조 등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폭염 시 옥외 작

업에 관한 사전예방적인 작업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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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중지 관련 외국사례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바 각 나

라는 작업중지의 절차와 권한, 작업중지 이후 안전조치와 작업재개를 위한 조사 

절차, 근로자 기구 참여 여부 등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

우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4132는 생명･건강에 중대하고 긴

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작업을 중지한 근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나 임금삭감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캐나다 노

동법전 제2권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의 입회

하에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작업중지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예

정된 작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작업이 재개될 때까지의 기간 중 더 짧은 기

간 동안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 및 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작업중지 제도와는 별개이나 건설노동자의 날씨로 인한 휴

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계절-단축근로급여’가 있다. 독

일 사회법전 제3권 제101조제1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

지를 악천후시기로 규정하여 이 기간 동안 건설근로자(건설사업, 기계설치수공

업, 지붕수공업, 정원 및 조경업 종사 근로자 등)가 ‘계절-단축근로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는 한파 등 날씨 관련 사유가 최소한 1시간 이상 존재하거나 자연

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재해가 있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본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 간 차액의 6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

도로서 재원은 실업보험에서 조달한다.

최근에는 온난화로 인해 독일에서도 폭염과 폭우가 문제되어 하절기에도 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붕수공업 종사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2020. 6. 1.부터 연간 최고 53시간까지 하절기에 

일하지 못한 시간의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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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위험

에서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러한 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지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국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

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작업중지 기간에 감소된 임

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폭염 시 작업중지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폭염 이외 다른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른 작업중지

에 대한 형평성 문제, 폭염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부정하

기 어려우나, 지난 6년 간(2014년~2019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재해

자 총 159명 중 81명, 사망자 총 29명 중 19명이 건설노동자로서 업종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폭

염의 영향에서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특정 

계절에 걸쳐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한파도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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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는 날씨 요인이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이 또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작업중지로 감소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 폭염과 함께 한파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는 있다.

한편 또 다른 반론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수급요건에 이르지 못

하거나 이르기 전에 있는 노동자의 감소된 소득을 지원하여 해당 노동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설계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날씨로 인한 휴업에 대하여 건설노동자의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독일의 ‘계절-단축근로급여’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와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무조건 작업중지와 임금보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출근, 유연근무, 무더위 시간대 실내작업 및 저강도 작업 실시 등 폭

염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중지를 하고 이로 인해 손실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과 예산 확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건설현장에서부터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부분에 확장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공사현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문제점

국제노동기구 ｢건설안전보건협약｣ 제32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작업 기간에 따라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 의류보관 및 의료건조시설, 기후

조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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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보수･유지되어야 하며,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는 위생시설 및 세면

시설이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는 유엔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

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는 공사예정

액 1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수에 따른 규모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갖

추지 못하는 등, 위 ｢건설안전보건협약｣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공사현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아도 고용노동부의 지난 3년 간 정기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8년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편

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1개 건설현장 중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각 32.8%, 42.6%, 55.7%에 달했고, 설치되었다고 해도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를 보면, 조사대상 건설노동자 총 1,108명 중 28.5%가 탈의실, 34.7%가 샤워

실, 22.7%가 휴게실이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수량 또는 크기 부족”이라는 응답이 탈의실은 34.3%, 샤워실

은 52.9%, 휴게실은 33.4%였고, 청결 상태에 대해 “더러움”이라는 응답이 화장

실은 48.7%, 샤워실은 32.8%였다.

한편 위 실태조사 결과, 여성 건설노동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편의시설이 설

치된 비율이 낮고 시설 상태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

합연맹 여성위원회가 2019년 여성 조합원 79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하는 현장에 여성 탈의실이 없다는 응답이 68명 중 48명(70.6%), 여성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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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없다는 응답이 67명 중 58명(86.6%), 여성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68명 

중 53명(77.9%)로 나타나, 이를 보아도 여성 건설노동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가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편의시설 확대 및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2020. 3. 9.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발표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에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 추가,’ ‘공사금액, 공정, 근로자 수 등을 기준

으로 최소 필요 물품 개수,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반영

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라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령(시행규칙)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경우 피규제대상, 규제 비용 등을 고려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가이드라인･지침･권고 

등을 통한 방안 마련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개선방안

현재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는 의무 설치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

함한 기타 세부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건설현장 편의시설이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다수의 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고려할 때 과태료 처분 등 규제력이 있는 법령에 그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여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휴게실,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근로자 

수에 따른 각 편의시설 설치 규모와 냉온수･냉난방 관련 기준, 필요 물품 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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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 기준 마련 시에는 남성 건설노동자에 비해 여성 건설노동자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이 낮고 시설 상태도 더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성인

지 감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법령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의무

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

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상향하거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규정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등의 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10. 2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박찬운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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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결정

2020. 12. 10.자 결정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사항

전력산업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불합

리한 임금격차,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석탄화력발전산업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1】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

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4호)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2488호)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

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

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3】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

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 기존의 

직급별･직무별 배치 등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석

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소유의 공

기업 소유권이나 공공서비스 생산 활동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전력산업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를 6개의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했음.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직접 수행하던 업무들을 다시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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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고,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자 안전의 문제를 비롯하여 임금의 중간착

취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야기했음.

【2】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

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음.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

결된 연속공정 업무들임에도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

분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

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함. 최근 5년간 발전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

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음. 원･하청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기

재된 임금액에 비해 하청노동자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절반정도에 

불과한 저임금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음.

【3】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

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

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

이 높아짐.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

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

고 실제 재해로 이어짐.

【4】 따라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선, 각 공정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함.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함. 국회 역시 현재 계류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

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

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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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국가인권위원회 2009. 9. 3. ｢사내하도급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2. 11. 12.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2.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

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 8. 3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제3조, 

｢근로기준법｣ 제9조, ｢직업안정법｣ 제33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71조

주 문

전력산업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임금격차,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석탄화력발전산업 필수유

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1.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4호)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2488호)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주식회사 한

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

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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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합니다.

3.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

기존의 직급별･직무별 배치 등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및 의견표명 배경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소유

의 공기업 소유권이나 공공서비스 생산 활동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민

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력산업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

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를 6개의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했다.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직접 수행하던 업무들을 다

시 외주화했고,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자 안전의 문제를 비롯하여 임금의 

중간착취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야기했다.

2018. 12.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도 2019. 1. 15. 29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고

가 이어지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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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고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제3조, 

｢근로기준법｣ 제9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ILO의 제94호 ｢공계약에 있어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1949), ｢도급

노동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1998),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 관한 전문가

회의의 공동성명｣(2000),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 ｢더 나은 미래를 위

한 일｣ 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국가인권위원회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9. 9. 3.), ｢사내하도

급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2. 11. 12.),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

고｣(2015. 11. 12.),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9. 8. 30.)를 참고했다.

Ⅲ. 판단

1.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

한국전력공사는 1980년 제정된 ｢한국전력공사법｣(법률 제3304호)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해(발전) 이송하고(송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배

전) 사업 전체를 운영해 왔다.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서 투자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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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매우 커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고, 필수적인 재화라는 공익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적 공기업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외환위기의 해인 1997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송전･배전

업무를 각각 분리한 후, 발전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제

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를 6개의 회사(발전5사(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

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로 분할하여, 발전업무의 운영주체를 한국전력공사

에서 주식회사인 사기업으로 민영화했다.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경영성과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영역에

서 비용절감을 시도했다. 이에 현장인력이 부족한데도 설비 정비 기간을 단축시

켜 노동자 안전상의 위험과 설비 고장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필수

공공재인 전기 특성상 가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영효율

을 위해 현장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발전업무의 민영화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지

만, 민영화 이후 관리 인력이 증가한 반면, 현장인력은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하

여 현장 안정성은 약화되었다. 또한 발전용량 기준으로 조사한 도급비 총액은 점

진적으로 증가했는데, 발전회사는 하청업체들에 물가인상분 이상의 도급비를 

인상해오고 있었으며, 경쟁은 하고 있지만 경쟁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드러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이 41%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전국에 60개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를 운영 중에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다양한 직종과 직군의 노동자들이 종사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 역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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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산업 업무는 ‘운전’과 ‘정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전’은 석

탄(연료)을 이송하고 회 처리(환경설비)하는 공정으로 보일러･터빈 등 기계설비

를 작동시키는 공정이며, 이러한 기계설비들에 대한 ‘정비’는 기계설비들이 가

동 중인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경상정비점검’과 가동을 중지한 후 설

비를 분리해 점검하는 ‘계획예방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 공정은 부두

에서 탄을 하역하여 저탄장까지 이송한 후 탄을 저장하고, 저탄장에서 상탄기로 

컨베이어벨트에 탄을 올려 이송한다. 탄은 혼탄기, 미분기를 거쳐 각 보일러에 

투입되고 이때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발전(發電)을 하게 된다. 부두

에서부터 보일러까지의 탄을 이송하는 모든 경로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어져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정들 중 터빈･발전기설비 운전업무 및 보일러설비 운전

업무에만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연료설비 및 환경설비의 운전업무, 각 설비들에 대한 정비 업무는 도급･위탁 등 

형태로 외주화되어 있다.

2. 외주화로 인한 문제점

가. 간접고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근로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는 노동법상 책임과 규제

가 적용되고,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않

는다면, 노동법상 책임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짐에 따

라 간접고용이 확대되었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지 않고 외부업체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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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

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

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간접고용의 개념에는 도급(사내하도급)･용역･파견 등

이 포함되며,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외주화･아웃소싱･분사화 등으로 

일컫는다.

기업은 직접고용에 따르는 노무관리･노사관계 등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도급을 선호

하며, 업무분리･외주화 등 고용의 외부화 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사내하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하)도급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작업은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실질은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원청과 하청 간에

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상법｣ 등 일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간접고용은 전산업･전업종에서 민간과 공공의 모든 부문에서 확산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

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

위’라 한다)는 2009. 9. 3. ｢사내하도급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

책 개선 권고｣에서 “간접고용 형태의 하나인 사내하도급 방식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내하도급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과, 사내하도급노동

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

을 확대하여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9. 8. 31. ｢간접

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간접고용으로 인해 위험

의 외주화 및 위장도급의 만연 등 노동문제가 양산됨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금지

작업 범위를 확대할 것과 원청에 대한 경미한 처벌관행을 개선하여 엄정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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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독을 강화하고, 위장도급에 대한 신속한 조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나. 산업재해의 외주화(하청화)

노무 제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자 삶의 토대이며,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7조는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

하고 있으며,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1981) 제16조는 사용자의 안

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보장 의무를, 제17조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작업

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하

고, ｢ILO 100주년 선언문｣(2019)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양질의 일자

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계약형태나 고용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안

전과 보건은 보편적 노동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이 중 하청노

동자 사망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의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약 9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태안화력발전소 사내하청노

동자 사망 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

근 5년간 발전5사(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의 산업재해사

망자 20명 전원이 사내하청노동자였으며,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재해의 외주화(하청화)로 이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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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관계에서 하청업체가 해당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로서 그 업무의 위

험성과 잠재적 위험요인까지도 더 잘 다루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어능력이 원

청에 비해 높다면,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하청노동자

가 원청의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해당 노동자는 업무의 위험성과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장 먼저 감지하나, 안전시스템과 설비 통제 능력은 원청에

게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업장에서 원청 업무와 혼재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원청의 협력과 정보공유 및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그 도급은 불법으로 평가되므로, 위

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하청노동자 

사망 등 재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일종의 공백상태를 발생시키

는데, 경제적 우위를 점한 원청은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계약상의 내용을 초과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하청에 행사하지만,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하청업체는 불리한 위치에서 저가낙찰되고 그 과정에서 감소된 이윤을 회복하

기 위해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결국 하청노동자의 안전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 

치환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외주화(도급) 자체가 산

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고조시키게 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 한다)가 2019. 9. 2. 발표한 고 김용균 사망사

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1,000명당 산

업재해자수(산재천인율)는 운전 및 정비 하청업체의 산재천인율이 원청인 발전

회사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적인 산재천인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감

소한 뒤 다시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감소 양상을 보인다. 발전회

사는 산재천인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 1.60명에서 2018년에는 0.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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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한 반면, 운전업무 하청업체는 2006년 최고 8.14명의 산재천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비업무 하청업체도 2006년과 2016년 산재천인율이 가장 높

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 산재천인율에서 주목할 점은 산재천인율이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2002∼2006년, 2013∼2016년 기간이, 2001년 한

국전력공사에서 발전 5회사로 민영화된 시기와 2013년 정비부문 개방확대 및 

경쟁입찰이 도입된 시기 이후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산재천인율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쳤으며, 2013년 경쟁입찰 도입으로 인한 저가낙찰 관행은 산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 임금 격차 등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2019)에 따르면, 발전회사 원･

하청노동자간 임금격차는 하청, 2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점점 커지는데, 2차 하청의 경우 원청 소속 노동자 임금 대비 30% 수준에 그치

고 있다. 즉 원･하청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시된 노무비 항목

과는 달리,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수준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산출내역서 항목은 통상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며,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노무비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도급계약서에 적시된 노무비 금액을 100이라 할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

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비율은 47∼6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회사의 하청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데,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

해 낙찰하한가에 맞추어 입찰하면서 저가경쟁을 한다. 업체들은 입찰가를 낮추

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조위는 이 경우

에 업체들이 노무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

적하고 있다. 도급계약시 체결된 노무비 금액 대비 절반 수준의 금액만이 실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원청인 발전회

사는 외주화 업무에 대하여는 정규직에 견주어 낮은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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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입찰과정에서 저가낙찰되고, 연쇄적으로 전체 도급금액이 하락하면서 인건

비 또한 하락해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하청업체의 노무비 중간착취는 하청노동

자의 저임금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관리비 및 이윤 보전을 위한 비용절감의 필

요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하청 및 재하청업체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는 산업재해 피해자 저연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위(2019)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이하 ‘인권위 실태조

사’라 한다)에 따르면, 원청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탈황설비운전업무에 대한 개별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약 5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다른 업체에 외주화(하청)하고,

다시 또 다른 업체로 재하청이 되면서 당초 책정된 노무비 중 약 30% 정도만이 

실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내내 임금이 법정최저임금 미만의 수

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고용의 불안정 및 일상적 차별

정부는 민간업체의 발전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 육성 및 경쟁정책

을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민간 하청업체의 수가 증가했고, 업체들의 소규모 분

할 입찰 및 경쟁입찰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상시화 되었다. 원･하청

간 도급계약의 지속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고용의 지속 여부 또한 결정되어 재계

약 여부에 따른 고용의 상시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하

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이 반복되며, 새로운 하청업체로 낙찰될 경우 

설사 고용이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경쟁입찰은 발전회사에게는 노동력 공급 창구의 다양화, 저가 입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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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등을 가져오지만, 산업의 안정적 운영이나 노동자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원청인 발전회사가 보다 높은 역량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 단절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을 지속시

키지 못하고 있다.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40356 판결)

도 “연료환경설비의 운전분야는 시운전을 통한 기술습득 및 기술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시장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보다 안

정적인 설비운영을 도모하고 설비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경쟁이 아닌 안정적 운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 이외에도 정규직에 견주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내에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의 불공정한 차별에 대한 질

문에 대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74.2%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업무에 필

수적인 장비 및 보호구 지급을 달리한다는 응답이 76.6%, 작업 공간의 물리적 

환경 74.3%, 사업장내 차량등록･운행･주차조건 등 71.6%, 회사 출입증 70.3%, 

식당출입 67.8%, 휴게공간 64.6%, 화장실 및 샤워실 64.3%로, 차별받고 있다

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청노동자 산재 집중 문제를 비롯하여 임금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노동인권 개선 방안

가. 직접고용원칙의 적용

ILO는 1944년 제26회 총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일명 ‘필라델피아 선언’)을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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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구의 주요 목적으로 “직접고용원칙의 실현”을 천명했고, 2006년 ｢고용관

계에 관한 권고｣를 통해,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노동법 적용범위 밖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사

용자로서의 법적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상 부여된 노동자 보호 

의무를 무력화시키거나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를 갖고 외양상 

다른 형식(민사계약, 상업계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은폐하는 ‘위장된 고용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각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리 ｢헌법｣ 제32조와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원칙은 현대 노동법의 핵심원리로 평가되고 있고,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원

칙의 예외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엔 

파견이 금지되어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구체

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관계법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용’하여 

그 노동력으로부터 주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사

용자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노동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간접고

용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사업주가 파견금지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했을 시 

파견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헌법재

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하면서, 이러한 제한의 목적과 필요

성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

로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동자파견,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

용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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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특히 개별노동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하

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로서는 노동자파견의 확대로 인

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노동

자파견을 허용할 경우 점차 제조업 전반으로 간접고용이 확대되어 수많은 노동

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

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결국 제조업의 적정한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도 2009년 ｢사내하도급노동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

선 권고｣에서 ‘사내하도급노동자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내하도급노동자에 대하여 지휘･명령 

등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

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

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책

임을 회피하고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을 남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일

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 경우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나. 석탄화력발전소 외주화업무의 도급의 적정성 판단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하역, 운탄, 보일러, 터빈, 회처리, 탈황의 순서로 컨

베이어벨트에 의한 연속공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속공정은 일부가 중

단될 경우 연결된 그 다음 공정도 영향을 받아 중단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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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속공정 시스템에서 전체 공정을 관장하는 발전회사

가 하청업체에 외주화한 공정을 지휘･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지시하

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의 결정, 교대근무제 운영의 결정, 

컨베이어벨트 작업 속도의 결정 등 원청인 발전회사가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된

다. 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연속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도급)하는 것은 구

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외주화된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

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공정

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업무특성상 실질적으로 발전회사의 통합적 관리 

하에 있다 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관리･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발

전설비관리시스템(Geni)에 일일 작업일지(근무자･업무내용･근무시간 등), 작

업결과사진 등을 매일 등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는 위 시스템을 이용

하여 일일정비회의, 작업요청관리, 작업오더관리, 안전작업관리, 예방점검관

리, 예방정비관리, 자재관리, 설비개선관리, 결재관리를 통해 하청노동자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하청간 용역계약에서도 발전설비 점

검주기와 횟수, 주요 점검해야 할 항목, 점검에 배치할 인원수, 작업순서 및 방법 

등 작업지침서는 원청인 발전회사가 검토 후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

체적 내용의 결정 권한은 원청인 발전회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도급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즉각적 지시를 전화나 구두로 하청노동자에게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있었으며, 2인 1조 체제 도입･현장운전원 안전교육 시

행･저탄장의 중장비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교대근무에서 일근으로의 변경･낙탄

처리원 추가채용 결정 등을 원청인 발전회사가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하청노동자가 원청노동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연

속공정을 공동 작업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고, 원청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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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될 하청노동자의 수, 시작과 종료 작업시간, 컨베이어벨트 작업속도, 교

대근무제 변경, 2인 1조 운영을 결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을 하여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험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원청인 발전회사의 적정한 관여

와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업무지

시는 불법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시조차도 소극적으로 하게 됨으로

써 사고와 재해의 위험성을 높이게 하므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업

무는 발전회사의 직접고용을 통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위 외주화업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견 대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의 파견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목적이 “간접고용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

용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해당 외주화업무들의 경우 직

접고용이 바람직하다.

다.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의 직접고용 필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그 업무가 중단되면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필수서비스에 대해선 파업권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정

당한 보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수서비스에는 의료･전기공급･수

도공급･전화서비스･항공관제 등이 속할 수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고

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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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은 ‘필수공

익사업’을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

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

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해당하며, 위 필수공익사업의 업

무들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

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정

하고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발전소의 ‘필

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

함),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업무(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 안전관

리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터빈･발전기설비 운전업무 및 보일러설비 운전

업무를 제외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등은 석탄화력발전

소 필수유지업무임에도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0누32961 판결)은 “발전사업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존속을 위하

여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적시에 전기를 생산

하지 못할 경우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서

비스라 할 것이고, 현대 생활에서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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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의 100%로 정하였는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및 공급형태에 비추어 볼 때, 

한 발전소의 전기 공급 중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전기 공급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운전 중인 발전설

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운전 중이지 

않은 발전설비도 항시 운전가능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담당

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사실상 해당 하청노동자도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6. 15. 발의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

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84호)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생명안전업무’)를 열거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파견･하청노동자 사용 금지 및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해 해당분야 종사

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고용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위 법률안 별표에 따른 생명

안전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동일하다. 위 업무들은 상시적･지속적이며,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특성

이 있어, 고용 단절 등으로 인한 업무의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이 안

정된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안전관리와 산업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 7. 29.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88호)은 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년)를 반영하여 산업별 특수성, 작업환경, 기계설비

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

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발전소 기계류의 운용, 정비 작업’을 

도급금지작업에 추가 신설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연료･환경설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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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등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임에도 외주화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도급의 금지 즉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위 두 법률안은 석탄화력발전산업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2020. 12. 1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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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결정

2020. 12. 14.자 결정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사항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

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

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

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로 임금수준에 격차가 있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없어 호봉제 적용 여부, 호봉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등

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근속기간 등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

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금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공무원에게는 14종의 수당 및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 4종을 포함한 총 18종

의 수당체계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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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대체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각종 수당 중 일

부만 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내용과 수준에서 격차가 있음.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

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인 

상용임금을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이 사업비에 

편성되는 경우 사업의 개폐, 예산 감축 등에 따라 상용임금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부서 혹은 사업이 다르면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원 및 

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대규모로 증가했지만 인사, 노무, 처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

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별･직종별로 인사, 노무 관리 기준 등이 상이해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 여건도 각기 달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

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보수,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합리적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총괄

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조직 혹은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0. 3. 27. 19진정08589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0. 4. 20. 

18진정069450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7조, 제23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및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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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

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

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

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

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

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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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검토 배경

정부는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

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이후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시행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 전반이 여

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기관 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

금, 수당 등에 있어 격차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문제

점이 지적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

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및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2017)｣(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고 한다), 위원회가 19진정

085899에 대해 2020. 3. 27.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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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18진정0694500에 대해 2020. 4. 20. 결정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등 근로 조건 실태 및 문제점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정규직화 

정책 시행 이후 약 4만4천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

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

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6.6년, 평균 연봉은 약 2,850만원 수준이며 전체 공무원

의 평균 근속년수 14.1년에 평균 연봉은 약 5,247만원으로, 근속기간을 감안하

더라도 공무원과 임금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에

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 대비 임금수준 관련 질문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의 63.8%가 공무원 임금의 40-80%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2020년 사회공공연

구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선임연구원(｢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과 직무 

특성이 유사한 공무원(연구사)과의 호봉을 비교했을 때, 2019년 기준 1호봉은 

동일하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선임연구원 최고호봉인 25호봉

에 도달하면 공무원 대비 9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근속 가산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

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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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어, 호봉제 적용 여부, 호봉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등에 있

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의 내용 등에 따라 임금 

기준이 달라 동일･유사 직무에 대해서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임금의 격차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중앙행정기관 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전환 시기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임금 격

차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는 14종의 수당 및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 4종을 포함

한 총 18종의 수당체계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

약직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각

종 수당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내용과 수준에서 격차가 있다. 

2017년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는 일률적･보편적으로 모든 

복리후생 항목들이 적용되는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적으로 약 

3.91개의 항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중앙행정기관 내에서도 

본부 및 산하 기관에 따라 수당 종류와 수, 지급 여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정액급식

비 월 14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에 해당

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

어, 복리후생비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 진정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동일하게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

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18진정0694500), 정부출연기관에서 일반

정규직 직원 중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

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기능직 직원에 준하여 급여를 책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

정(19진정0858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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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무기계약직의 임

금인 상용임금을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이 사업비

에 편성되는 경우 사업의 개폐, 예산 감축 등에 따라 상용임금의 조정이 불가피

해질 수 있고,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증액하지 않

거나 임금을 증액하더라도 호봉승급분을 충족하기에도 어렵다. 또한 같은 기관

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부서 혹은 사업이 다르면 임금에 차이가 발

생하는 등 사업비 항목에 상용임금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들의 임금 수준 개선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대규모로 증가했지

만 인사･노무, 처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다. 이에 

기관별･직종별로 인사･노무 관리 기준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재정 여건도 각기 달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

직 근로자 제도에 대한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 교섭 등은 현재 기관별로 단체교섭 내용 등에 기

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교섭력 및 재정여건에 따라 기관별 편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시 상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되지만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협상 시 소극적일 수 있고, 단체협약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실질

적인 교섭이 아닌 형식적인 협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사, 임금, 승

급･승진, 평가, 보상 등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기관별 격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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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23조제2항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

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가 확보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

고, 특히 연공서열 등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

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은 ‘동등가치의 노동에 대

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의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을 비준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계약직, 정규직 등 고

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다. 서울남부지

방법원도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적으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

가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 원칙’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

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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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수준의 격차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즉 해당 업무가 동일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

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하여 각 개별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판

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적 지

위, 신분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국가라는 점,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가 ‘공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라는 점은 명백하다. 공적

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무기계

약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에 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덜 요

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에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임금수준 등의 

격차가 정당하다고 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러

한 책임성의 차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 보기도 어

렵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

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로 

임금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지표에 따라 민간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임금인

상률을 조정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부기준이 없

기 때문에 기관별로 기본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속기간 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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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금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직종 및 직무의 분류, 객관적인 직무 

분석 및 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임금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기관별로 상이

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체계의 개편은 구성원들

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 

기존 임금 저하 방지,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 확보,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 

등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

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

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식대와 통근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점, 이들 수당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가이드라인｣

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금품의 차별 없는 

지급’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재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의 관련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기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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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 차별 없는 지급 원칙을 분명히 명

시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상의 조치가 함께 수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인 상용임금을 기관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

비 등에 산재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

기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

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원 및 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

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저임금 및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이미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하며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기 편성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

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한

의 정함이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근로자로서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각 기관별로 달리 운영됨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므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

편적인 통합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보수,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

담조직 혹은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이 훈령은 2023. 2. 28. 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

시적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효가 만료되면 이행의 담보와 책임의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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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무직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

로 합리적･체계적･통일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통

합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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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결정

2020. 12. 24.자 결정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사항

【1】 국회의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

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정

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에 대하여 조

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2】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

정, 동절기 또는 악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

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함. ｢행정대집행법｣은 강제철거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

나, 계고 절차에서 의무이행의 최소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의무이행 기한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거주민의 주거의 안정적 보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의 최소 의무이행기간을 규정하

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 6. 25.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됨.

【2】 한편,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있어 현재도 실무관행상 대

부분의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법무부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



2020. 12. 24.자 결정
5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제1편  인권정책분야 159

완책이 같이 마련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사전 통지 규정의 입법 필요

성에 동의하고 있는 점, 행정대집행의 경우 대집행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

어지고 있는 점, 부작용의 보완책과 함께 명도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한 일

본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하도

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가 퇴거 현장에 입회할 것을 강조함. 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행정청 소속 공

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한편,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 시 참여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참여자 

입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공

무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로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므로, ｢민사

집행법｣상 강제퇴거 현장에 공무원의 입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집행은 단독 주거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경우에 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재

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

장에 감독 행정청의 인권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

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퇴거 실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행정대집행법｣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를 야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행정대집

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

된 경우’, ‘공휴일’을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추가한 것은 바

람직하다고 판단됨.

【6】 한편, ｢민사집행법｣은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강풍･호

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의미하는 규정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비인도적 조건에

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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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는 그 특성상 집행이 완료되면 구제절

차를 계속할 이익이 없어지거나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므로 사전에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행을 정

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권위는 또한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

고｣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가 실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

며 이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

번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고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

도록 하며, 대집행 실행 시 의무자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인권

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12.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34조, 제35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3조, 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1. 국회의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

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정지 효

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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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마련

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다. 동절기 또는 악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09. 2. 12.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등을 개정하도록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권고의 

주요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경비

용역에 의한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 자

살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0. 6. 25.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

무이행기한 도입, 행정청 감독 책임 강화,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위

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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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주요법안이라는 인식 하에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

다. 아울러, 강제퇴거 시 인권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비단 행정대집행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고 민사집행 영역에서도 필요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관

련조항도 함께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34조, 제35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3조, 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11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 일반논평 제7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 유엔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결과 보고서｣, 인권위 

2009. 2. 12.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강제퇴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현황

사전적으로 사람을 거주에서 축출하는 의미의 ‘강제퇴거’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철거를 의미하는 ‘강제철거’는 구분되지만, 우리 사회가 ‘강제퇴거’와 

‘강제철거’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해왔고, 이는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을 강

제퇴거 시키기 위해 주로 강제철거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퇴거와 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서는 ‘강제퇴거’와 ‘강제철거’를 특

별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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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강제퇴거(forced eviction)’를 ‘개인, 가족 및 공

동체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토지로부터 적절한 법적 형

태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축출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며, 다만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제인권규

약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퇴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제퇴거(forced eviction)는 자의성과 불법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인

권침해행위로 간주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라고 한다) 제11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

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적정한 주

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는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강

제퇴거에 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강제퇴거가 인

권, 특히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

인권법의 관련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제퇴거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는 법률상 최

종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국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해

야 하는 의무에 따라 스스로 강제퇴거를 삼가야 하고, 제3자가 강제퇴거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의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 강제퇴거는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

리,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소유물의 평화적인 향유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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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같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권침해 현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므로, 강

제퇴거와 관련된 국가의 보호의무는 유보적 또는 점진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즉

시 달성해야만 하는 의무에 해당한다.

국가가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마련해야 하는 효과적

인 권리보호 제도의 본질적 근간은 다름 아닌 입법조치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위

원회 일반논평 제7호,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종합하면, 강제퇴거와 관련한 입법조치에는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의 퇴거 현장 입회’, ‘악천후･야간･휴

일 등에 퇴거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강제퇴거 실시 금지’,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과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강제퇴거와 관련한 현재 입법규정들을 살펴보면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규정 마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대표되

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등 집행권원에 따

른 강제집행에 대한 권리행사는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사전통지

절차, 공무원 현장입회 규정, 악천후 시 비인도적인 강제집행 금지규정 등 강제

퇴거 의무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미흡하거나 부존재한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서 제시한 퇴거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입법사안들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본다.

2. 강제퇴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개선 방향

가. 사전 통지절차 관련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

하여,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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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은 계고 절차에서 대집행 전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하고, 이 기간 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대집행 영장 통

지 절차에서 대집행 시기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강제철거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

을 마련하고 있으나, 계고 절차에서 의무이행의 최소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의무이

행 기한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거주민의 주거의 안정적 보장이 저해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의 최소 의

무이행기한을 10일,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 6. 25.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행정대집행법｣과 달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날짜와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

고도 강제퇴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강제

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 날짜를 미리 고지할 경

우 채권자가 집행 날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집

행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는 등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2017년 연구용역 사업으로 실시한 ｢부동산 인도･철

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실무 현황에 따르면, 2016. 1. 1.∼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 인도･철거 강

제집행 접수사건은 2,871건인데 비하여 집행건수는 578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20% 정도만 실제로 강제집행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강제집행 전 사전 통지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을지라도,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 개시 전 집행관

이 상당기간 집행예고를 하고, 집행과 관련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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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4년 이전에는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명도집행의 

사전 통지(최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임의 명도를 촉구하기 위해 집

행관이 채무자에게 집행기일을 사전 통지하는 실무관행이 있었고, 이는 현재 우

리나라의 실무관행과 유사하였다. 일본은 2004년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부

동산 명도집행의 사전 통지(최고)를 법정화하고, 다만 최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점유자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인도 기한 내에 한하여 새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해 점유자에 대하여 명

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있어 현재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법무부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같이 마련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사전 통지 규정의 입법 필요성에 동의

하고 있는 점, 행정대집행의 경우 대집행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점유이전금지효 및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는 보완책과 함께 명도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한 일본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퇴거 현장의 공무원 입회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

하여,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가 퇴거 현장에 입회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공무

원이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

다는 것인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는 “특히 집단들이 관련된 

경우” 정부 대표들의 퇴거 현장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행정

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강제퇴거･강제철거 

현장의 공무원 입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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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실시되는 현장은 극렬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쉬운 집단민원현장이

므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2020. 6. 25.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전

부개정법률안｣이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행정청 소속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6조가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

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

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참여자 제도는 민사집행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후일의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으로, 강제퇴거 집행 현장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인

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참여자 입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

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

로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

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공무

원의 입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집행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

한 강제퇴거 등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단독 주거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모

든 경우에 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나 비용 대비 효

과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인권 업

무 관련 공무원 등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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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강제퇴거 금지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

하여,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퇴거 실시를 금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비록 법령과 법원의 재판에 따른 적법한 강제퇴거라 

하더라도, 악천후, 야간, 휴일 등 주거를 이동하기 취약한 시기에 강제퇴거를 집

행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가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실시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가혹하므

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인권위도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에서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8조제2항은 도시개

발사업에 있어 동절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

나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

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주거 이동의 취약시기를 야간으로만 특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를 야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금번 정부가 제

출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공휴일’을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

로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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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사집행법｣ 제8조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

로 공휴일과 야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강

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거

나,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의미하는 규정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비인도적인 조

건에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강제철거 전 적절한 구제절차 제공 및 퇴거완료 전 강제철거 집행 금지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권위 또한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가 실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이

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퇴거가 완료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와 같이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는 그 특성상 집행이 완료되면 구제절차를 계속

할 이익이 없어지거나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므로 사전에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행을 정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

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지 않는 한, 행

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행정대집행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고 처분

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며, 대집행 실행 시 의무자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인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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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가 2020. 6. 25. 국회에 제출한 ｢행정대

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

행 금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법률개정을 내용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장에게 해당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아울러, 강제퇴거 절차에 있어 위와 같은 개선방향은 비단 ｢행정대집행법｣에

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역시 같은 취지로 개정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이 법률을 집행하는 법원행정처 모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

법｣상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공무원 입회규정, 동절기 또는 악천후 시 주거에

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Ⅳ.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12.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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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2020. 5. 14.자 결정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법령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와 입소 적격성 심사

에 의한 입소절차 마련 ㉯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최저기준 마련 ㉰ 정신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 ㉱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추

진목표와 계획, 정신요양시설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위원회는  2019. 11. 12.~2019. 12. 12.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으나, 정신요양시설의 공통적

인 인권 사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

선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 결정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4조,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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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

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와 입소 적격성 심사에 의한 입소 

절차 마련 

나.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와 최

저기준 마련

다.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추진목표와 계획, 정신요양시설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11. 12.~2019. 12. 12.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의 입・퇴소 절차, 격리･강박을 포함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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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제한, 작업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9개 정

신요양시설1)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이나 입소자에 대한 처우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중전화 기능 불량, 입소서류 미비 등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정신요양시설이 향후 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방문조사한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정신요양시설의 공통적인 인권 사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

강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 10. 3.)”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1) 피조사 정신요양시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2019. 11. 기준).

연번 시설명 소재지 개소연도 정원 현원
1 ○○○○요양원 경남 ▦▦군 1987년 202 170
2 □□□□요양원 경기 ▧▧시 2005년 200 176

3 △△△△△△ 전남 ▨▨군 1988년 259 203
4 ▲▲▲▲수양원 대구광역시 1971년 259 124
5 ◇◇◇ 충북 ▒▒군 1979년 217 151

6 ◆◆◆요양원 충남 ♠♠군 1990년 198 100
7 ◈◈◈ 전북 ♡♡군 1984년 250 174
8 ◉◉◉요양원 경북 ♥♥시 1988년 210 124

9 ♣♣♣♣ 충남 ♧♧시 1953년 260 168
평균 228 154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17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Ⅲ. 방문조사 결과 및 인권 과제

1. 방문조사 결과

가. 피조사시설 입소자 및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에 의하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이며, 전체 입소자는 9,518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나 

대략 1만 명 수준이다2).

9개 피조사시설의 2019년 평균 정원은 228명이며, 평균 입소자는 154명으

로 정원 대비 현원은 67.5%이다. 피조사시설의 절반 정도는 인근에 상가･근린

시설이 없으며, 인근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있어도 운행하는 버스가 드문 편

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다.

위원회가 2017년 전국 30개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증･정신장애

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라 한다)에서도, 

정신요양시설의 절반 이상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산속에 위치하여 근린시

설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조사시설의 입소자의 87%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 외 ‘지적

장애’ 5%, ‘기타’ 3%, ‘조울증･우울증’ 각각 1% 비율이다.

자발적 입소자가 절반 이상인 60%이나 자기 의사에 의해 퇴소가 불가능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와 동의입소 비율이 40%이며, 입소자의 35%가 시설에

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입소자 비율이 51%를 

차지하였다3).

2)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2015년 10,477명, 2016년 10,181명이며, 2017년 9,720명이다.

3)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에 의하면, 전국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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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건물 동별 또는 층별로 입소자 거실(침실), 화장실, 목욕실, 공용거

실, 사무실 각 1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공동공간으로 사무실, 의무실, 강당, 면

회실, 휴게실, 집단 활동실, 식당, 세탁실, 건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간

에는 출입문을 개방하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4개 시설은 건물 간 또는 

층간 잠금장치를 통해 야간에는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침실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다인실 구조이며, 일부 시설은 침실에 방범용

창살을 설치하고 있거나, 침실 외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출입문 통제로 외부와의 왕래가 제한

되었으며, 시설 내부에서도 층간 잠금장치 등으로 일정 시간 이후 내부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사적 공간인 침실에서조차 외부 관찰창이나 방범창, 잠금장치 

등으로 행동이나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입소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짐에도 불

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설이 시설 내 편의시설이나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침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는 평균 5인 

이상의 다인실 구조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며, 일부 시설은 방에서 냉난방 조

절이 불가능하거나 목욕실에 온･냉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침구와 베개를 공

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치료 환경

1개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촉탁의를 채용하여 1주일 8시간 정기적으

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나, 1명의 촉탁의가 100여명 이상의 입소자를 진료하

고 있으며, 1인 진료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이다. 입소자들은 자･타해 위험

이 증가될 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과 이외 질환이 발생된 경우에 지

입소자의 86.5%는 ‘조현병 등’의 진단자로 자발적 입소가 절반 이상이나 자기 의사에 의해 퇴
소가 불가능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와 동의입소 비율이 42.4%이며, 입소자의 46.8%가 시설
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입소자 비율은 대략 4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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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근 병의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시설에 따라 또는 입소자에 따라 

증세 정도가 상이하며, 60세 이상의 입소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고혈

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피조사시설은 운동, 공예 등 각종 취미활동, 대인관계기술, 금전관리, 사회

생활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약물증상훈련, 직업훈련, 자치회, 개별 및 집단상

담 등은 기본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주기적 진료를 

받는 비율은 73.2%로 높은 편이나, 치료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비율은 

16.7%로 지극히 낮으며,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받고 있다는 비율

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에 반해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이 원할 때 정신과 의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각각 42.3%, 35.4%로 조사되었다.

다. 입소절차

입소절차 서류를 점검한 결과, 6개 시설에서 자의적 서식 변경 사용, 시설 직

원 대필, 2인의 보호자 동일 필체가 확인되었다. 피조사시설은 입소자가 문맹 및 

고령인 경우 대필이 불가피하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일 필체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소절차가 불합리하며, 만성 및 

고령의 장기입소자들과 가족의 고령화와 지지체계가 미비로 반복적인 서류작성

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한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서는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거나 퇴

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 받은 비율이 20%~30%에 그쳐 입･퇴소 

과정에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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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리 및 강박

격리 및 강박 관련 조사 결과 1개 시설은 안정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다른 1

개 시설은 2019. 6. 까지 처치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촉탁의의 지시

에 따라 처치복을 사용하였고, 절차대로 기록하고 있었다.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서는 입소자 중 강제 격리 경험 21.7%, 강박 경험 

12.4%, 폭력 및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 경험도 24.7%로 조사되고, 그 중에는 심

각한 인권침해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통신 및 외출

피조사시설은 시설 내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있으나, 7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수신자 부담 또는 긴급통화 전화만 가능하거나 잡음이 심하였다. 

외출은 자의입소자의 경우 자유롭게 외출, 4~5명씩 동반 외출 허용, 보호자 및 

촉탁의 동의에 따라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바. 작업활동 참여 및 노동

피조사시설 중 6개 시설이 작업활동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작업내용이 시설 내 조리실 보조로 부족한 일손을 손쉽게 조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시설도 있었다. 또한, 피조사시설 중 6개 시설은 침실 또는 복도 청

소를 입소자가 직접 청소하고 있었다.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서는 강제노동 13%, 원치 않는 근로 13.0%를 차

지하였다.

사. 입소자의 사생활

피조사시설 중 1개의 시설이 침실에 관찰창을 설치하였다. CCTV의 경우 시

설 외부와 출입문에만 설치하여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과 입소자가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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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공용거실, 식당 등에도 설치하는 시설이 있었다. 피조사시설은 공용거실

과 식당이 요양시설 특성상 최대 40여명 이상이 모이는 거실이고 간혹 폭력 등

의 행위가 발생하고, 상근 인력이 부족한 야간이나 주말에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조사시설 중 6개 시설이 주로 외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다.

한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위원회 진정함

을 설치하고 있으나 진정함 근처에 CCTV를 설치한 시설이 70%정도이며, 어려

움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

어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관련 과제

가. 요양서비스의 적정성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라고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의 제

공’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 수행에서 시설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주를 요건으

로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에 준하여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의 즉각적인 연계,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가정 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야 정신요양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촉탁의 1명이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입소자들

을 집단적으로 진료하고 있고 평균 대면진료 시간이 10~15분 정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입소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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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사 2명이 68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어 투약 관리와 건

강 체크 이상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시설 당 정신건강전문

요원 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200여명에 달하는 입소자 개인별 증상과 기능정도

에 맞는 사회재활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복지사도 28명당 2명이 지원되나 2교대 등을 고려할 때 생활복지사 1명이 지원

하여야 하는 입소자는 20~30명 수준에 달한다.

이와 같은 인력으로는 정신요양시설에 부여된 ‘요양’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의 입소자가 

2019년 9개 시설 방문조사 결과에서는 35%,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신건강현

황 보고서 2018�에서는 46.8%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정

신요양시설이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이기보다 실질적으로 

‘거주’서비스 제공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나. 비자의 입소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에 따라 정신의

료기관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비자의 입소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입소는 자의이지만 퇴소 시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동의입

소 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비자의 입원이 존치하는 이유는 정신의료기

관이 치료기관이고,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누군가를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

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

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이며, 입･퇴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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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신요양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위치에 있

으면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저녁 식사 이후 또는 야간에 각 층이나 건

물별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서 시설 안에서조차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이 보

장되지 못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 최소 인력 배치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은 2교대 근무를 고려하여 입소자 28

명당 생활복지사 2명인데 반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지체, 청각･언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 10명당 생활교사 1명, 지적･시각장애인은 5명당 1명, 중증 및 영유아장

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4.7명당 2명이며,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

보호사 배치기준은 2.5명당 1명으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이러한 인력기준은 입소자를 공용거실이나 그 외 집중된 장

소에서 집단활동을 하게 하거나, CCTV를 통해 다수의 입소자를 관찰하는 등의 

통제 중심의 역할밖에 할 수 없도록 하여, 입소자 개인의 기호에 맞는 개별적 서

비스나 시설 내･외부의 이동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거주서비

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못 미치는 인력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이렇

게 부족한 지원인력이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입소자의 삶

의 질에도 현저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라. 집단적･폐쇄적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정신요양시설의 1개 동이나 1개 층은 5인 이상의 입소자가 거주할 수 있는 

몇 개의 침실과 하나의 공용 거실과 화장실･목욕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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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입소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1개의 사무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설구조는 모든 외부소통과 이동을 사무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입소자 관리와 통제가 용이할 수는 있으나, 시설 입

소자 입장에서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또한, 복도 등에서 침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찰창의 설치, 화장실 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데, 위험예방이라는 이유로 가장 내밀

하게 보장되어야 할 사적 공간에서조차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시설이나 침실에서 냉･난방 조절이 안 되거나, 욕실에 냉･온

수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거나, 이불과 베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입소자의 삶의

질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요양서비스가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마. 중복･고령･장기입소의 문제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입소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60세 이상의 입소

자가 대략 50%(2019년 방문조사 결과 51%)에 이르는 것인데,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됨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인력이나 편의시설 등이 현저히 미비하다.

더욱이 입소자들은 정신장애 이외에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기저질환을 복

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투약과 실내생활로 저항력 등이 약한 상태

여서,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청도대남병원 및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집단감염이 

확산된 사태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고립

정신요양시설 평가항목에 지역사회와의 관계지표가 포함되어 점차 정신요

양시설들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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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자원들의 접근에 한계를 가

지고 있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시도되고 있지만 인권기관이나 단체와의 교

류는 미비하다.

위원회가 진정사건 접수 및 직권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을 조

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은 정신요양시설

의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사건이 접수

되기 전까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으며, 집단적 생활공간은 진정서를 쓰거나 접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로 인해 위원회 진정, 시･군･구청의 보건소에 제기할 수 있는 퇴원심사 등의

청구 등을 알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자립의 의사

가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입소자에게 관련 정보와 지원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Ⅳ. 판단

1. 국제기구의 권고 및 국내･외 정책현황

가. 국제기구의 권고

2014. 10. 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신 또는 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서

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조치를 

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의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므

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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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나. 해외 사례

1960년대부터 영미권 및 유럽의 국가들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대규모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응급주거

(crisis residential treatment), 장기요양주거로 그룹홈, 위탁가정, 요양시설, 

지역사회 독립주거나 가족과의 주거의 전단계인 훈련주거시설로 중간집

(halfway house), 주거와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전문가의 지지

를 최소화한 상태의 독립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지원주거(supported housing) 

등 다양한 주거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법｣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온 

일본의 경우, 200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으

로 정신장애인도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정도에 따라 재택간호, 중증방문

간호, 행동지원, 중증장애인 포괄지원, 단기입소, 요양간호, 생활간호, 시설입소

지원, 공동생활간호, 자립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일부 존재하지만 시

설 입소자가 20~30명이며, 시설 입소자의 수만큼 간호사, 지원인력 등이 24시

간 근무하며, 입･퇴소가 자유롭고 외출 등도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일부 사립대형시설이 있지만 ｢요양시설개혁법｣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의 권리 보장과 최소 기준 마련, 주기적이고 강력한 주정부의 모니터링

을 통한 강력한 제재 등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외에서는 장기적인 거주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이 대규모 집단수용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거나, 치료서비스와 

거주서비스가 결합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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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정책추진 현황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반영되어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입원･입소 요건과 심사절차 등이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또

한, 현 정부 출범 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 환경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의 탈시설 시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

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6. 2. 25.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에 근거한 국가기본계획에 해당

되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이 발표되었다. 종합대책은 정신요양

시설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기능전환 계획’에 △ 2016년 정신요양시설을 의학

적 치료가 어려운 중증정신장애인만 입소대상으로 한정해 지역사회 치료･복귀

시설로 유도하고, △ 2018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을 중장기적인 연구･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복귀시설,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한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2. 현행 정신요양시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가. 비자의 입소 폐지 및 입소 적격성 심사에 의한 입소절차 마련

정신장애인의 치료는 가능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치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

증･만성정신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입소를 강제하고 퇴

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통해 회복 이후 퇴소할 수 있는 준

비와 지지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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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로 정신

재활시설과 이용절차를 달리할 이유가 없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자의･동의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조항을 비롯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입･퇴원 절차 규정을 

정신요양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령을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기보다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입소가 늘어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우

므로, 입소 전 임상증상과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해 심사하는 입소적격성 심사 절

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고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입소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요양시설 입

소가 최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

원 종합조사를 통해 시설입소 적격성 판단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입소

를 통제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 방

안을 논의하고 거주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입소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을 통해 입

소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2010년 개정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고 있는데, 정신요양

시설의 입지조건에 있어 현행과 같이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위치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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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게 할 근거가 없으며, 구조 및 시설에 있어서도 거실, 휴게

실, 목욕탕 등 집단화된 시설 구조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개별적 

활동공간을 확보하게 할 근거가 없다.

또한, 규칙은 시설의 수용인원도 입소정원을 ‘300명 이하’로 하고 있고, 시

설 기준에서 거실바닥 면적을 ‘입소자 1명당 3.3 제곱미터 이상’, ‘거실 하나당 

정원을 10명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2012년 시설소규모화 정책으로 ‘30인 이상’ 설치 운영이 제한되고 있고 서비스 

최저기준에서 침실 인원도 ‘4인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인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

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

비스 최저기준을 법적 근거로 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할 때,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의 서비

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근거에 따라 최저기준을 ｢정신

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정신건강 사업안내� 등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증상과 기능에 따라 개별 치료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개별 치료 

및 서비스 계획에는 반드시 입소자와 가족의 참여 의무화, 문서화, 보호와 치료

에 대한 동의,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재활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대한 최저

기준 등의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정신장애인의 임상적 증상

으로 인해 이동 및 행동제한이 필요할 경우 그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이 최저기준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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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 개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입

소과정에서부터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및 요양에 관한 개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

고 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

기준은 집단적 보호와 CCTV 설치를 통한 관찰과 행동 통제만 할 수 있는 기준

이어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실상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입소자는 만성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대부분 등록장애

인인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달리 인

력배치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등록장애인이어도 정신장애인의 경

우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특성에 맞는 거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상 동등한 장애인에게 그 서

비스의 질을 달리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차별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

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4).

따라서, 정신장애인에게도 등등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신

4)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은 ｢장
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
복지부장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을 검진 및 재활상담한 후 필요한 경우, 국
공립 장애인복지시설 및 민간위탁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
스를 받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와 같은 조항은 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장애인에게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안정적 주거
와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정신의료기
관이나 정신요양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 차
별조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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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일본과 같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새

롭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의 권리구제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입소자의 경우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오랜 시

설생활과 외부와의 접촉 부족으로 권리 또는 권리구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입

소자 스스로의 진정이나 민원 제기 등이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1987년 ｢요양시설개혁법｣을 통해 요양시설에 대한 정기적 모

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설치･운

영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모두가 등록 정신장애인은 아닐지

라도 만성정신질환자로 충분히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한 정신장애인 거주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 하에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

가계획�(이하 ‘정신건강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 근

거하여 각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국가차원의 계획에 일부이나,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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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와 재활의 문제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공통적 사안인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정신건강 국가계획�의 이행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미진하지만, 

�정신건강 국가계획�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기계획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차회 �정신건강 국가계획(2021~2025)�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 정신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 반영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9. 8. 2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

해 국무총리에게 ‘정신요양시설 등 장애인 거주시설과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하며, 이들이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과정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상황개선은 시설 중심의 개선계획도 필요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정확한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추진계획’에 맞

추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게 될 �정신건강 국가계획(2021~2025)�에 반영하는 것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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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의 기반이 되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상적 계획이

아닌 탈시설 정신장애인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의 전환 계획 반영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이나 입소의 실

질적 사유가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는 주거나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지체

계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에서 2009년 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역사회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에도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이제까지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않은 것은 국가단위의 포괄적 

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계획이 전무하였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의식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진하였기 때문이다.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율은 답보상태이며, 지역적 편차가 심해서 정신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지역사회로 전환시키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 등의 기반이 없어서 시도

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정신재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020)�에서 이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의 필요성과 계획을 제기한 만큼 

기능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환 계획과 관련 법･제도 

개정, 예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신건강 국가계획(2021~2025)�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의 

목표, 추진방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관련 법 개정, 예산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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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5. 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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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2020. 9. 21.자 결정 20진정0456200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절차(추가진단) 위반]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방역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추가진단 제도 도

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정신건강복지법｣이 비자의 입원의 경우에 2명 이상의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

단을 받고 1차 진단 전문의와 2차 진단(추가진단) 전문의가 서로 다른 병원에 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진정인에 대한 추가진단을 피진정병원의 최초 입원 진단

을 내린 의사가 아닌 같은 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건

복지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

정 시행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함.

【2】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출입 제한

이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비자의 입원의 경우 추가진단 제도의 입법취지를 존

중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원격(화상) 진단

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하기로 함.

참조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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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을 기각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방역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추가진단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외부 의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

이 없는데, 피진정병원은 다른 병원의 전문의에 의한 2차 추가진단을 진행한 것

처럼 허위로 진단서류를 만들어서 입원을 연장시키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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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 규정 시행방안에 의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허용되

고 있어서, 병원 내 의사에 의해 2차 진단을 진행하였다.

다. 참고인(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비자의 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토록 안내하였다.

이는 대구 ○○○○병원 182명, ○○ ○○병원 10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폐쇄병동, 9~10인의 다

인실 병실 등 정신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 적용을 유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

우선적인 임무라고 판단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외부 출입자 제한 등 

준수사항을 명하고 후속 조치로써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1항 및 제48조

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상황 변화

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진단을 실시하는 비자의 입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연장의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진단 관련 내용과 입원(연장) 관련 전반적인 

내용 등 입원(연장)적합성 심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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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2020. 5. 25. ~ 2020. 7. 6. 

보호입원으로 입원하였다.

나. 대구 ○○○○병원 182명, ○○ ○○병원 102명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를 근거로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

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정신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에서는 추가진단의 업무 특성 상 여러 의료

기관을 방문함에 따라 추가 진단 전문의가 감염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병원의 다른 의사에 

의해 추가진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미지정 진단의료기관의 경우라도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으로 당연 지정하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지정진단의료기관이며, 진정인에 대한 추가진단은 동일 병원

의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보건소에 퇴원심사를 청구하여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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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진정에 대한 판단

진정인에 대한 추가진단을 피진정병원의 최초 입원 진단을 내린 의사가 아

닌 같은 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와 같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2020. 9.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입

원적합성심사도 전화조사 및 서면조사로 대체되고 있고 계속입원심사 역시 자체

진단으로 진행되는 등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절차가 그 입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코로나19에 따른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원절차 간소화 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필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중이용시

설, 건강취약계층이 이용 중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의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 대구 ○○○○병원, ○○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태에서

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적 병동과 9~10인의 다인실 구조는 감염병에 매

우 취약한 구조이기에 정신의료기관의 방역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으로 방역관리 중이며, 2020. 3. 부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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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전문의가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입원절차 중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가 

하여야 할 추가진단을 제43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예외 규정을 

근거로 같은 병원 의사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추가진단 이후 1개월 이내 입원유지를 결정하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에 의한 입원적합성심사도 감염예방을 위해 조사원에 의한 대면진단이 

아닌 서면조사 및 전화조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 이후 3개월 이내 진행하게 

되어 있는 계속입원심사도 같은 병원 전문의에 의한 자체진단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舊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절차가 실질적

으로 작동되지 않아,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복지법｣이 비자의 입원의 경우에 2명 이상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 진단을 받고 1차 진단 전문의와 2차 진단(추가진단) 전문의가 서로 다른 병원

에 속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 입원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

의학과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그 전문의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

해 강화한 것이다. 특히 진단하는 전문의의 병원 소속을 다르게 한 것은 1차 진

단을 실시한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라 할지라도 같은 병원 소속의 전문의인 

경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

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같은 병원 소속의 전문의에게 추

가진단을 맡기는 것은 강화된 비자의 입원 절차를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에 어긋

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1항의 추가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

성 상 추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을 대비하여 한시

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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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규정에 의한 시행방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1항에서 위임한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개인이 받게 되

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비자의 입원의 경우에 같은 병원 소속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진단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

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른 병원의 전문의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화상)진료는 대체로 문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추가

진단은 치료 목적이 아닌 2차 진단을 위한 것이고, 이미 화상회의 등이 보편화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비자의 입원의 경우 추가진단 제도의 입법취지

를 존중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원격(화

상) 진단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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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2020. 9. 21.자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병실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3] “정신의

료기관의 설치 및 장비기준” 개정을 의견표명함.

결정요지

【1】 일반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시 다인실 위주 

입원실과 밀집된 병상이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임이 지적되면서 2017. 2. 3.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이격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개선되었지만, 정신의료기관은 완전히 배제해왔기 때문에 ○○ ○○○○

병원, ○○ ○○병원, ○○병원 등과 같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예견된 피해라 할 수 있음.

【2】 국가가 일반의료기관에 견주어 정신의료기관에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를 방임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감염병 후속대책에 따른 시설기준 개선에 정신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어떠한 대

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행위를 장애인차

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참조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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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장비기준”을 

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 2020. 5. ○○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이 8.4m×4.3m 정

도의 병실에 환자 9~10명씩 입원시키고 있는데, 동물복지를 논하는 시대에 정

신질환자만 비좁은 병실에 운동할 공간조차 없이 과밀하게 갇혀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과밀수용은 피진정병원만이 아니라 정

신의료기관의 공통적 사안으로 현행 정신의료기관 시설 설치 기준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

기관의 설치 및 장비기준”에 의한 것이고, 피진정병원의 1인당 면적은 평균 

4.92㎡로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수용인원 기준’ 10명 이하를 초과하지 않

았기에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1개 병실에 9~10인이나 되는 정신의료기관의 과밀

한 입원병실 환경이 적절한 치료환경이라 보기 어렵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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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매우 취약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이 의견표명은 ｢의료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판단기준으

로 하였다.

Ⅲ. 판단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 3호에 근거한 의료기관이나 시설 규

격에 있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제1항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장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997년 ｢舊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설치 기준은 의

료기관과 동일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입원실 면적을 제

외한 연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다인실은 1인당 3.3㎡이상’이라

는 예외를 인정하여 입원실의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병실은 9~10개의 침대가 칸칸이 놓여있고, 

개인에게 허락된 공간은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겨우 서 있을 정도의 공간에 불과

하여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

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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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시 WHO합동평가단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 입원실과 밀집된 병상이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임이 지

적되면서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2017. 2. 3. 입원실･중환

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이격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대폭 개

선되었지만,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구조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은 전무하였다.

2017. 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기관(이

하 ‘일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병실 면적은 1인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견주어, 정신의료기관

의 병실 면적은 1인실은 ‘6.3제곱미터 이상’, 2인 이상의 다인실은 1인당 ‘4.3제

곱미터 이상’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허가기준보다 더 낮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은 입원병실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인실의 경우 1인당 병실 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예외를 인

정하고 있으며, 소아용 병실은 성인 기준의 병실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병실 당 병상 수에 대해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반의료기관은 1개 병실

에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하고 있고, 각 병상 간 이격거

리에 대해 최소 1.5미터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견주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은 1개 병실에 ‘10인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병상 간 이격거

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외에도 일반의료기관의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의무적으

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견주어,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기준이 전무하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

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격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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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안정실을 설치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오히려 격리실(안정실)에 대한 

설치 근거나 기준 자체가 없다.

이러한 시설 기준은 신･증축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나, 기존 의료기관에도 최

소한 병상 간 1.0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염병 예

방 및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에서 정신의료기관을 완전히 배제해왔기 때문에 최

근 ○○ ○○○○병원, ○○ ○○병원, ○○병원 등과 같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

나19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제2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제3항)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가 일반의료기관에 견주어 정신의료기관에는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를 방임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이 그 증상이나 치료와 처치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머무르는 공간인 입원실 기준 자체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시설 기준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기

준을 일반의료기관 보다 낮게 책정하고 예외 기준을 허용하며, 감염병 후속대책

에 따른 시설기준 개선에 정신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

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행위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있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

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이 시

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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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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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2020. 9. 21.자 결정 [감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감사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감사결과와 개선책을 권고할 때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의

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권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2020. 4. 감사원장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결과

를 발표하였는데,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90일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91명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로 인

해 서비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사회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함.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차별이며,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

고 진정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고용

주체는 아니기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

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음.

【2】 하지만, 감사원의 이와 같은 감사결과와 통보는 피감기관에 정신질환자의 자격

제한을 권고함으로써 차별적 조치로 연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헌법｣ 제11조제

1항 의 평등정신에 반할 수 있으며, ｢헌법｣ 제15조에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있음. 그리고 정신질환에 의한 위험성을 예단한 감사

결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고용차별 기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우

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설 자리를 잃게 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감사결과 사회

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결정에는 관련 기관

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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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감사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감사결과와 개선책을 권고할 때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의

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권고하기 바란다는 의견

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20. 4. 감사원장은 2016. 1.~2019. 6. 기간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90일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91명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사회서비스 품질

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다1).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13개 인권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차별이며,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2020. 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하였다. 위원회는 감사

1) 감사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 부분 감사에서 8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중 
3개 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와 정신질환자 등을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부터 2019년 6월까지 제공인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 중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진
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67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격사유 규정이 없는 5개 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중 3개 사업에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자 24
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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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고용주체는 아니기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진정은 각하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기준과 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거

나 의학적 견해 등의 합리적 근거를 갖기보다 사회적 편견에 기인해서 정신질환

자의 사회서비스영역의 고용가능성이 배제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민간고용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이 의견표명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

을 위한 UN협약, MI원칙｣(The UN Resolu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MI Principles)(1991), 4, 6, 19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판단

감사원은 2019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

해 활동지원인력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에2)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67명이 서비스 제

공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결격사유 규정이 없는 5개 사업3) 중 3개 사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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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집행유예자를 

포함하여 총51억여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조치로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2019. 12. 감사일 기준으로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

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에 맞는 제공인력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시･군･구 등이 제공인력의 결격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도출하게 된 정신질환자 기준에 대해 감사원은 ‘조현

병,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 관련 코드(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준)를 주

상병으로 하여 의료기관에서 90일 이상 진료 받아 서비스 제공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선별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현병, 우울증, 양

극성 정동장애 등을 중증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증정신

질환코드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나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기능

이나 사회활동능력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한정신의학회도 “초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 약물치료순응도, 치료 순

응도가 높은 경우, 병전의 양호한 사회적 기능을 보였던 경우, 사회적 지지망이 

견고한 경우 등에 정상적 기능 수준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

듯이,4) 중증 정신질환 코드로 진단되고 90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

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질환의 상태나 사회활동정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볼 

2)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다.

3) 결격 사유 규정이 없는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이다.

4) 대한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대한정신의학회보, 2019. 5. 22) 대한신경정신의학
회보(http://www.knpa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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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활동지원인력 자격결격 사유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법｣ 제29조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

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단서 규정에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

인 없이 단지 90일 이상 의료기관 치료이력만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영역의 제공인력에 대한 감사는 ｢장애인활

동법｣의 결격 사유조항에 근거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의하거

나 자격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67명의 정신질환자 모두가 ‘부

적격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결격 사유 규정이 없는 5개 분야의 제공인력들

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조사하고, 위험성이나 서비스 품질 불량에 대

한 구체적 근거 없이 자격 결격 사유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사회서비스 고용영역에서 정신질환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할 소지가 있다.

최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조현병 등의 정신과 치료이력만으로 정신질환자가 ‘위험

한 존재’이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부적격자’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

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행위는 아

닐지라도 피감기관에 정신질환자의 자격 제한을 권고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21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이 정신장애인들의 업무능력을 의심하여 꾸준한 치료와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시장 배제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조치를 발생시킬 수 있

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

어질 것이다.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할 수 있으며, ｢헌법｣ 제15조에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취업차별을 경험한 정신장애

인이 61.5%에 달할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신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예단한 감사결과와 권고는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민간영

역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을 배제하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고용차별 기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2018. 4. 2.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

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결격 규정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어 결격 사유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의결과정에서 위원회 정책권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의 사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감

사하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권한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감사원의 권한과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

하거나,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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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사원장은 감사 기준 결정이나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소지가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당사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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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관련 결정

2020. 8. 28.자 결정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결정사항

【1】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마목)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

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

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 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되, 공공

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

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2018. 11.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

이나 생활시설보다는 평소에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요양･돌

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인

프라 수준이 상이해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함

【2】 돌봄의 사회화는 곧 돌봄노동의 사회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가

족 내에서 여성에게 일임되었던 돌봄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

하며,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에게는 공적서비스 제

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이러한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발

생하는 것임

【3】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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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4차 심의 최

종견해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4】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계획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확충이 필수적인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재가 돌봄서비스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

성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5】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단기보호’를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과 그 가족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비용 체계를 개선

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적극 이

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6】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책무(｢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조제3항)가 있는바,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음

【7】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노인이 가진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는 절

박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각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간 돌볼 수 있는 단기

보호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3. 1. 28. 노인인권 관련 정책개선 권고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세계인권선언｣ 제25조1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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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마목)를 보장하기 위해,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

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한국사회에서 간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살인은, 대부분 노노(老老)

돌봄을 포함한 가족 간병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 피해자는 주로 노인이다. 10여 

년 동안 치매와 고혈압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홀로 돌보다가 범행 2~3년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남편이 2013. 8. 아내를 살해하고 수면

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은 극명한 예이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2018. 11.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생활시설보다는 평소에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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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수준이 상이하여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가족돌봄 상황에서 돌봄을 받는 노

인이나 돌보는 가족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이 권고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세

계인권선언｣ 제25조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d)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사회권규약위

원회 일반논평 3호(당사국 의무의 성질), 일반논평 6호(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및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노인인권 관련 정책개선 권고”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노인돌봄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돌봄 개념과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또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다른 누군

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사적인 가족 공간에서 주로 여성이 도맡아 하던 일이었으나, 1인 가구

나 한부모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노인인구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

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정부, 지역사회, 가정에서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

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바, 이를 ‘돌봄의 사회화’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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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는 곧 돌봄노동의 사회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

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일임되었던 돌봄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에

게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이러한 공적서

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 노인돌봄 주요 현황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 욕구가 인정되는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이다. 이에 따라 과거 가족이 유일한 책임 주체가 되어 노인을 돌보던 방식

과 달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누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이

용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가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돌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들의 돌봄은 여

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당사자가 돌

봄서비스 제공인력 등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한 돌봄을 선호하

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노인복

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은 정부나 시장에 의한 공식 돌봄을 포함하여 지역사

회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가족에 의한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족구성원이 노인 돌봄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는 치매노인의 경우, 방문요양사가 맡는 하루 3~4시

간 정도의 방문요양 돌봄 이외에 노인의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 및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 및 가족은 돌봄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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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 살인 등 극단적 선택이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

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

증할 것이므로, 노인 돌봄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

람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5세 이상

의 고령자가구 비중은 2047년에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40%를 초

과할 것으로 전망(2017년 20.4%, 2047년 49.6%)됨에 따라 개선되지 않는 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과 함께, 이들 노인을 돌보

는 가족구성원인 자녀도 노인세대가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노돌봄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청에서 발

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 2017~2047�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4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감소하지만 부부가구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배우자가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 돌봄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커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돌봄의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도 건강상의 문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재가돌봄 우선 원칙이 자칫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부

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도 노부모 

부양은 주로 성인 자녀가 맡아서 돌보아 왔으나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60세 

이상 자녀가 고령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구성원

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돌보는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 및 삶의 질 보장 측면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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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정책 및 제도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을 통해 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 주거･일

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18. 11. 노인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 6.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

체(시･군･구)에서 통합 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

해 정부(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방문형 서비

스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재가

급여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있는데, 주･야간 및 단기보호 모두 재가노인복지시

설에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노

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매우 긴요하며, 재가노

인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의 돌봄 부담에

서 잠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

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돌보기 위한 것으로,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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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이고, 이용기간은 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가능하며, 신체 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기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가서비스

로서, 특히 지역사회를 일상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는 노인이 생활시설(노인요양

원, 노인요양병원 등)에 입소하는 시기를 지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부양 부담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

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가족이 방문 가능한 거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부양자 전체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5년 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보면, 주･야간

보호기관은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2020년에 2배 이상 설치되었던 반면, 단

기보호기관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8년 681개소에서 2020. 3. 현재 기준으로

16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1분포되어 있는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49개소와 경기도 37개소 등 몇

몇 지역에 다수의 기관이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시･군･구 지역에는 보통 1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주체별 현황을 보면, 2019년말 기준

으로 전체 162개소 중 지자체 5곳, 법인 36곳, 개인 121곳으로, 민간이 운영하

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 개선방안 검토

가. 단기보호에 대한 접근성 제약 및 형평성 문제

단기보호는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시적 돌봄 서비

스가 필요할 때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시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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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시설에 입소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거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 당사자는 평소 이용하던 단기보호 제공기관의 익숙한 공간에서 일

정 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도 친밀감이 형성되

어 있는 직원들을 믿고 돌봄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보

장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단기보호기관은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지역

에서 전무한 상황인바, 이렇게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해당 기

관의 경영자 입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보호 서비

스의 특성상 야간에도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

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출이 수반되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일정치 않은 운영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

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감사원 2017년 감사보고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나-1 단기보

호 급여 접근성 제고 방안 미흡”에서, 단기보호는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설

치･운영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전국 229

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7개(59.8%) 지역은 단기보호기관이 없고, 전체 장기요

양등급 인정자 519,850명의 45.8%인 238,323명이 단기보호 기관이 없는 지

역에 거주하고 있어, 단기보호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단기보호 제공기관도 수도권 몇몇 지역들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에 한 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지리적 

범주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에 대한 접근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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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검토

단기보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공기관의 수는 매년 

줄어듦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과 가족 등 돌보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

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1차 시

범사업>을 2019. 9.~12.까지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의 목적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모

형’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을 수행한 30개 기관에서 노인 당사자, 보호자 및 운영자의 목

소리를 청취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구성원은 본인의 

건강문제, 병원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단기보호 서비스

를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야간보호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모형을 설계하여 실시한 시범 사업의 평가 연구 보고서(건

강보험정책연구원, 2020)에서는 단기보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 서

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비용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동일한 주･

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노인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노인의 재가 생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7년에 대

한민국 정부보고서 제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

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커뮤니티 케

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

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보다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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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이 필수적인

바, 이러한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재가 돌

봄서비스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에 계속해

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

어)’ 정책이 실효적으로 이행되어 노노돌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돌

봄 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1) 재가노인의 돌봄서비스 접근권 보장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

라 한다)｣의 당사국인 정부는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권리(제9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및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제12조)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3호에서 언급하듯 노인의 건강권, 사회

보장권 등 권리들의 최대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

을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중 하나

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

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제4조

제3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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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단기보호’를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

인과 그 가족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비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거주지에 따른 접근 제약 해소

정부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

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책

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3항)가 있는바,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단기보호 급여비용이 개선되더라도, 민간시장에 개

방되어 있는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에

서 살고 있는 재가노인과 그 가족은 공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이는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접근의 제약이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 제

약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

영하는 사회복지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이나 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해 단

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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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지역사

회 통합 돌봄 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적극 활용한 단기보호서비스의 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공공 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모

범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바, 국가는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추진계획”(2019. 3. 6.)을 통하여 2019. 3.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위기, 노인돌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이다.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심각한 상황인바,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우리나

라 사망 누계는 149명으로 치명률이 24.92%(2020. 7. 31. 기준)로 연령대 중

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바,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재가

노인을 돌보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가진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서

비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노인을 각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간 돌볼 수 있는 단기보호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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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8.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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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관련 결정

2020. 5. 12.자 결정 [중학교 전학 시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요구에 

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1】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담임확인서 등 학생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덜 침해

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2】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전학 시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해당 지역이 위장전입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

교육지원청은 이미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에 대해 전학 희망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피진

정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

도 존재함.

이러한 사전 동의 및 사후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자료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장전입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대다수가 위장전입자가 아닌 

별거 가정 등의 아동이 스스로 그 사유를 드러내야 하는 상처를 받게 함으로 인하

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교육지원청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후 실거주 확인절차를 통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전학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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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전학 업무 처리 시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

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

았다는 사유로 담임확인서 등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

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전학 시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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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160800  중학교 전학 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요구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교육지원청 교육장

2. ○○○○○교육감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 ○○구 소재 중학교 2

학년이며,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전학 간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당시 배우자와 별거중인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전학 신청을 위해서 피진정인 1 소속 직원에게 ‘부모 모두가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의 전학 절차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다.

피진정인 1 소속 직원은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

우 ‘○○○○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

라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담임확인서를 학교장 직인을 

득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안내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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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

해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전학 신청 시 피진

정인 1 소속 직원이 요구한 담임확인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추가서류를 제

출하지 않고 스스로 피해자와 부모가 모두 포함된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당

초 피해자가 희망했던 학교로 전학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권침

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구체적인 사건성이 존재

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기본정신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같이 전학 절차에서 별거 등의 가정상황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아동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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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 담당

자는 2020. 2. 24.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 전학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화 문

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배우자(피해자의 어머니)와 별거 중이어서 주

민등록등본에 진정인과 피해자 두 명만 게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담당자

는 ‘2019학년도 ○○○○○○○○○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

행 계획’에 따라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전출교의 담임교사 확인

서에 학교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같은 날,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

등본을 피진정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전학을 희망하던 학교에 배

정되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거 중인 사항에 대한 담임확인서를 피진정교육지

원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교육지원청에서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임확인

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거

주 여부를 조사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희망한 ○○중학교는 ○○ ○○의 ○○×학군에 속한 학교로, 이 학군은 다른 지

역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사

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 ○○○○○교육감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 교

육청 총무과는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학교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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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정요지와 관련한 사항은 피진정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로, 교육감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경위

가. ○○○○○ 관내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사무는 ○

○○○○교육감 산하 각 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이며, 교육지원청은 이에 

근거하여 중학교 전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20. 2. 24. 피진정교육지원청 관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았을 시의 조치에 대해 피진정교

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전출교 담임교사에게 

확인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진정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

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배우자가 이에 응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정인

은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피진정교육지원청에 제출함으로써 

추가 확인서류 제출 없이 전학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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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진정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전학대상 및 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학대상]

1. 일반학생, 면제･유예･장기결석생의 재취학, 학교장이 추천한 자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이 없을 때에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함.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배정인원의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가. 일반학생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결원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여건 및 전입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수시 배정함. 거주지 학교군내 결원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군 소재 학교에 배정함.

[전학 접수 방법]

① 접수처가 재적학교인 경우(○○ 내 전학만 가능)

  전학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재적학교) → 구비서류 확인 및 보관(재적학교) → 배정

시스템에 입력 및 배정요청(재적학교) → 학교배정(전입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 

배정시스템 내에서 배정학교 확인(재적학교 및 전입학교) → 학부모 등록(전입학교) 

→ 학생 나이스 학적 이동 후 전출처리(전출학교) 및 전입처리(전입학교)

  ※ 시스템 원서 입력 시 전입 희망학교 지망 가능(지역 여건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지망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 될 수 있음)

② 접수처가 전입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인 경우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팩스･우편 → 전학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교육지원청) → 서류접수 확인 및 보관(교육지원청) → 배정시스템에 입력 후 배정

처리(교육지원청) → 학부모 등록(전입학교) → 학생 나이스 학적 이동 후 전출처리

(전출학교) 및 전입처리(전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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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학 희망자가 전학 시 구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일반학생

  가. 전학 배정원서(접수처에서 보호자가 작성)[붙임3]

    ※ 접수처: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 내 중(재적)학교

  나. 거주지 조사 동의서[붙임4]

  다.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라. 주민등록등본(접수처에서 전학 업무 담당자가 확인 및 보관, 주민등록번호 뒷자

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마.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조부모일 때)

  바.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서류(접수처에서 전학 

업무 담당자가 확인 및 보관)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

류나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붙임13]로 대신할 수 있음.

바. 전학희망자는 전학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류를 추가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가)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

    ※ 단, 제출서류 나)와 다)의 지역(지방)은 ○○이외의 지역이어야 함.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나)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가)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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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중명서

(특정-친권･후견) 1부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전학동의서 1부[붙임15]

(친권자 자필서명 기재)

4)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원본 및 사본 1통(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단, 원본을 은행에 맡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계약서 사본 제출

  다) 거주지 이전한 계약서 사본 1통(필요시)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당해 학년 이전부터 별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

된 것) 각 1부

  나)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

된 것) 각 1부, 담임의견서[붙임13] 또는 기타 객관적 증빙서류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가)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8)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

의견서[붙임13]가 있는 경우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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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주지와 관련한 실거주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실거주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

  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2. 가거주의 판단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2) 유의사항

1.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함.

  ※ 전학 희망자에 대하여 재적 학교장은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전학용 재학

증명서를 발급하며 전입 학교장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가거주로 판명될 시

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배정 취소를 의뢰함.

2. 거주지 조사 시 학교에서는 가급적 2명 이상 조사 인원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주지 조사 매뉴얼 참고: 총무과-45241(2018.12.05.),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

고등학교의 거주지 조사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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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일상생활 

근거지로서 전 가족이 실거주하며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인 거주지를 

뜻함.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취소함.

5. 전학 후 1개월(방학기간 제외) 이내 직전 학교군 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

적교로 배정함.

6. 가거주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학 신청 가능함.(단,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의 경우는 2주)

7. 기타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시내 중학생은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전학

담당부서, 타시･도 중학교 재학생은 교육지원청 전학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8.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규칙에 전학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학 및 재취학 규정에 

따른 전학 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각급학교에서는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

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2020. 5. 12.자 결정
6

중학교 전학 시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요구에 관한 의견표명

제1편  인권정책분야 239

아. 교육지원청은 가거주지 조사 동의서, 전학동의서 등을 받고 있는데, 그 간

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거주지 조사 동의서

위 학생과 전 가족은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전학 배정 후 전입학

교의 거주지 조사에 동의합니다.

또한 가거주로 배정이 취소되는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학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거주 확인서

위 학생은 상기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3) 전학동의서

상기 본인은 학생(         )의 전학에 동의하며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시는 원재적학교로 돌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5. 판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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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

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

은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

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제1항도 공

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

활, 가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망

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시 한부모 가정 등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

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로 추가 확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2. 7. 19진정0795600 결정).

해당 지역이 위장전입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

진정교육지원청은 이미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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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에 대해 전학 희망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피진정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전 동의 및 사후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자료

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장전

입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대다수가 위장전입자가 아

닌 별거 가정 등의 아동이 스스로 그 사유를 드러내야 하는 상처를 받게 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교육지원청이 이미 마련

되어 있는 사후 실거주 확인절차를 통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전학절차를 수

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전학 업무 처리 시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중학교 전학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

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로 추가 확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독기

관인 ○○○○○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하여 전학 대상자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

안을 마련하여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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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3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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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관련 결정

2020. 8. 21.자 결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2】 ‘징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15조상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

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지 말며,

【3】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현실적으로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에 의한 학대

를 정당화 하는 항변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학대행위의 고의 부정 등 학대에 대한 처벌감경 사유로도 적시되고 있는바,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 차원에서 징계권 규정 삭제가 필요함.

【2】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

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3】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고,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

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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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

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2. ‘징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

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15조상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지 말며,

3.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

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0. 7. 31. 기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

건의 법률안(신현영의원, 전용기의원, 황보승희의원, 양이원영의원 발의)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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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고, 법무부도 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는 등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민

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7. 23.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2009. 9. 9.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

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과정에서 징계권 규

정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

법｣ 제915조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Ⅱ.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등을 검토

기준으로 하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최

종견해(CRC/C/KOR/ CO/5~6),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 신체

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CRC/C/GC/8)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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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의견

1. 징계권(｢민법｣ 제915조) 삭제 관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친권자의 징계권에 관한 규정은 60여 년이 넘도

록 개정 없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사법(私法)의 일반법인 

｢민법｣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비

록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자녀가 보다 잘 되라는 이유로, 자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

로 체벌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건복지

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아동 인권을 옹호하는 전문가, 활동가들은 체벌 금지 법제

화와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장했으며, 국회의원 발의안(4건)과 법무부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바,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

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

에 의한 학대를 정당화 하는 항변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범죄행위의 위

법성 조각, 학대행위의 고의 부정 등 학대에 대한 처벌감경 사유로도 적시되고 

있는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차원에서 징계권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

둘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현재 친권자의 자

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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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고, 향후 아동학대 방

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징계권의 한 종류인 자녀의 감화･교정

기관 위탁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므로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일

부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민법｣상 징계권에 근거를 두고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

를 얻어 교정기관이나 감화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

인다.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일정한 비행행위를 하여 향후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정기관, 감화기

관에 자녀를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친권자 통고에 따른 

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에 해당 자녀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민법｣상에 자녀의 감화･교정기

관 위탁 관련 부분을 별도로 존치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필요한 훈육’ 문구 신설 관련

전용기의원,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안은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서, 같

은 법 제913조에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

하고 있고,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훈육을 할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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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로 대치하여 친권자가 아동의 교육과 인격 성장 등을 위해 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

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이전에 조리상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

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문으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

움이 없을 것이다.

한편,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징계권이 ‘훈육’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다

루어진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판례에서 훈육의 목적을 고려해 범죄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훈육의 목적에 따라 학대의 요건을 부정하거나, 

훈육의 의도가 학대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이 아동학대 처벌감면 사유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킬 경우 징

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하여 징계권 규정 삭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들에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

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한 훈육’ 문구를 ｢

민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2006년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CRC/C/GC/8)에 따르면,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에 있어 굴욕적인 

형태의 훈육을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고, 많은 국가의 민법 등에 아동

의 훈육 관련 규정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족 등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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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폭력(‘적당한’ 혹은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의 삭

제를 요청하며, 아동에 대한 폭력이 ‘훈육’이나 ‘합리적 교정’으로 불리는 것에 관계

없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 KOR/CO/5~6)는,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

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법률안들에서 제915조의 삭제 취지가 사회통

념상 부모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서의 훈육을 막

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발생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되는 심각

한 수준의 아동 체벌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필요한 훈육’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규정 마련 관련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통한 아동학대 방지 등의 달성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통하더라도 대부분 사후적 처벌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적･예방적 측면에서 체벌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039명 중 교육

목적의 체벌에 찬성하는 응답이 39.3%로 집계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면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법률인 ｢민법｣에 체

벌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친권자 등에게 ‘법으로 체벌이 명시적

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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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의 인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에 체벌금지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반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참고로 독일은 2000년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iziehung)｣을 제정하면서 폭력(체벌)이 훈육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태도나 인식변화를 꾀하

기 위해 현행 ｢민법전｣ 제1631조제2항에 “체벌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 및 그 밖

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 ｢민법｣에 체벌금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입법 체계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권 폐지와 더불어 친권자는 자녀에게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체벌금지 내용을 ｢민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동의 양육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해 보인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0. 8. 2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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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관련 결정

2020. 10. 22.자 결정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1】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을 근거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

란정보 차단 외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

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및 차단수단 제공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기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

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

하기를 각 권고

결정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해당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인해 아동의 관련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

야 할 의무가 있음.

【2】 부가통신사업자가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앱은 가입 및 설치과정에서 아동의 명시적 동의권 등을 배제하고 부모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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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모를 위한 조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여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사용문화를 함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및 기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을 근거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외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현

황 및 차단수단 제공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기

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

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따른 청

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

하여 배포, 홍보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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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2600･20진정0516100(병합)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

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

나. 진 정 인  1) ○○○(20진정0242600)

2) ○○○(20진정0516100)

다. 피진정인  1) ㈜○○○○○, ㈜○○○○○○○, ○○○○○○ ○○○

2) 대한민국정부(방송통신위원회)

라. 진정요지

1) 피진정인 1)은 ○○○○○, ○○○○, ○○○○○ 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다. 이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할 경우 보호자는 자신의 휴대

폰을 이용하여 자녀의 전화･문자･검색･웹 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녀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 피진

정인 1)은 이러한 앱을 개발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판매하여 아동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요지 1)항과 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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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가) ㈜○○○○○

○○○○○ 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

단)에 따라 청소년이 휴대폰 개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중 하나로,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자녀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를 모니터링 하여 부모에게 통보함으로서 성인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용시간 설정 기능과 학교폭력･자살 등 아이들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부모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문자 관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얼마나 허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는 각 가정

마다 자녀와 부모의 합의하에 정하여야 할 부분이며, 당사는 관련 기능만 기술적

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나) ㈜○○○○○○○

○○○○ 앱은 스마트 기기 사용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의 스

마트 기기 사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자 부모에게 관리감독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인 바,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서 규정하는 친권자의 보

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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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등) 제1항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규정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앱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음란 사이트 차단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으로 인정받아 ○○○협회 

산하 ○○○○○ 외 11개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

공하는 유해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적용･사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청

소년 정보 이용 안전망 ‘그린아이넷’에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추천되는 제품이다.

한편, ○○○○ 앱은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아동의 기기에서 해당 앱이 구동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해당 아동이 관리, 감독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캡처(PC 화면을 10~60분 단위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고화질 사진 제공이 가능함에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의로 저화질의 캡처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는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 ○○○

당사는 만 14세 미만 국내 아동이 ○○○○○○ 계정을 만들지 못하여 당사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를 통해 자녀의 ○○○○○○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앱은 △자녀의 계정 정보 및 일부 설정 관리, △자녀 연령에 따른 일정 

앱 차단, △자녀의 안드로이드 기기 위치 파악, △감독대상 기기의 방문 웹

(Web) 정보 및 사용시간 확인과 차단, △특정 웹사이트 검색 내역 확인 및 차단, 

△이메일 및 메시지의 열람, △통화 청취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통화

를 원격으로 청취하거나 스크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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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모에게 미리 공유하지 않은 이상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자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자녀가 만 14

세가 되면 부모와 논의 하에 스스로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민법｣상 친권자 규정 등에 

따른 것이며, 설령 ○○○○○의 이용으로 자녀의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

라도 이는 부모가 가지는 교육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결과이지 ○○○○○ 이

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 같이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바, ○○○○○는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 제공으로 ○○○○○○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등의 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강제되는 

차단수단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청소년 또

는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앱 서비스의 가입 여부 및 제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위 앱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감독과 시정조

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고전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

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청소

년유해매체물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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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앱이 인터넷사이트 차단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앱 개발사나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부가적인 유료서비스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진정인 2)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으로, 부모가 진정인들의 휴대폰에 ○○○○○ 앱을 설치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와 같은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회사이며, 피진정인 2)는 관련 

앱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1) 진정인의 부모는 ○○○○○ 등 앱을 진정인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진정인

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

마트폰의 전화･문자･검색･웹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

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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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과 정보통신

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청소년유해정보 등을 

차단,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위원회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해당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등의 차

단에 관해 규정할 뿐, 자녀 휴대폰의 전화･문자･검색･웹사용 등 정보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상 유해사이

트･앱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 취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

보는 고전적인 통신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

성을 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청소년 유

해매체물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따른 것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저

촉되지 않는 한, 앱 등의 개발 및 제공･판매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

으나 앱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법유해정보 등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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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4)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의 개

발 및 제공･판매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면 앱 등의 개발･판매행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

통신위원회는 2017년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등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지침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1)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이 ○○○○○, ○○○○, ○○○○○ 등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

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의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여 ①자녀 휴대폰의 

전화･문자･검색･웹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녀의 휴대폰 사용

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②휴대폰 사용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등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해당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주체는 민간 기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2)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피진정인 2)가 진정요지 1)항과 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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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

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국가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의 한계’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

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하였다.

한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①작위의무의 존재와, ②

그 작위의무의 해태(부작위)이다. 즉,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

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

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대해, ①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

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헌법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③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마898 결정).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헌법 및 법령상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기본권이나 권리가 추상적으로 규정된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또

는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경우로 봄이 합리적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

신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상 규정만으로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

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1항은 주파

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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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

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강제로 차단수단을 설

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을 통해 피진정인 2)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

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 앱에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판

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해당 앱 또는 기능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

는 구체적인이고 직접적인 작위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

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에서 스스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작위의무를 해태하여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

매한 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2)항은 같은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

항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각 결정한다.

Ⅱ.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위원회는 진정요지 1)항에 대해서는 해당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주체가 

국가기관 등이 아닌 민간 기업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각하하였으며, 진정요지 2)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작

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각하였다.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26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그러나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은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

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카오톡

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

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 삼는 앱을 제작

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

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1항 및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

정 권고) 제1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를,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의 비

밀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감시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

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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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

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

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

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

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

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규범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6호: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된 국가의무(CRC/C/GC/16, 2013)’에 따르면,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이행하고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아동기

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기간이며, 폭력에의 노출, 아

동노동, 불안전한 제품, 환경적 위험요소 등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는 평생 돌이

킬 수 없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아동은 

정치적 발언권이 없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지배체제에 의존하므로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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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아동이 발언권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기업 활동에 따라 아동 권

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등의 차단

아동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일상생활과 학습 등 측면에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과 무분별한 정보 전파 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키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4. 10. 15.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

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시,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이 신설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

체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

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

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등이 포함되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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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따른 음란정보에는 음

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

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해당 청소년

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설치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수단의 제

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

상인 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

체물 등의 차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의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것

과 그 취지, 목적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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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명시적 법적 근거 여부

피진정인 1)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 ‘○○○○○’ 앱은 ｢전기통

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 ‘○○○○’ 앱은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 및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의 ‘○○○○○’ 앱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각 업체별로 자신들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법적 근거를 달리 두고 있

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과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 

및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 해

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자 하는 조항이며,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보호 및 교육권에 관한 규정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정들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

는 기능 중 특정 웹사이트 차단, 위험 문자메세지 차단 등은 아동을 유해매체물 

내지 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

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이외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

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

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

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기능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은 해당 청소년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만 회신할 뿐 현행법상 명시적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기능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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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단 이외의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대

리인은 해당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기능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외에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아동의 학습권 내지 알권리 또한 침해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으로 인해 제한되는 아동의 기

본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과 관련

된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

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들은 대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

보 차단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인 바, 

피진정인 1)은 법적 근거 없이 아동이 가진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부가기능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

분별하게 개발하여 부모에게 제공･판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넘어 

기본권 침해 및 제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전징인 1)은 ○○○○○, ○○○○, ○○○○○ 등의 앱이 아동의 권

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아동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

용에 대한 감독과 아동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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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유해매

체물 차단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이외 

기능 제공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

하고 ｢민법｣상의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벗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의 기본권

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다. 부모의 친권 내지 교육권과의 관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기능 이외에 피진정인 1)에서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다양한 부가기능과 관련하여, ｢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에 따른 자의 친권의 행사,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따른 친권자

의 자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등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친권 내지 보호･교

양의 권리의무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 결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

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는 ｢헌법｣ 제10조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

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

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

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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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결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

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

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

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또한,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

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바, 부모의 이

러한 결정권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

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912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1항 역시 ‘친권을 행사함

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법률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제912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1항을 

고려하면,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친권 내지 교육권을 절대적 기준 또는 권리로 보고 

자녀의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을 살펴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기능 이외, 스마트폰 사용 현

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아동 위치추적,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통화내역 및 사이트 방문내역 확인, 문자

메세지 내용 확인,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송･수신 차단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진정인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차단 등으로 인해 학급에서 운영되는 단체채팅에 참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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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문자 등의 내용이 확인될 우려로 인해 친한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기에 QR코드를 

통한 본인확인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아동들의 불편함은 상당할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기능 중

에서 위치추적,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

지 내용 확인,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송･수신 차단 등 기능은 아동의 기본권을 과

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은 부가기능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부모의 친권 내지 교

육권을 앞세워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에는 적절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자녀의 형식적 동의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여, 이른

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피청취권

(CRC/C/GC/12, 2009)’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

리를 가지는 바, 여기에서 “자유롭게”는 아동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는 반드시 청취되어야 하며, 이 기본 조건은 널리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앱 설치 과정에서 아동의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 1) 중 일부는 사실상 앱 설치 과

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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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

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

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발

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앱의 경우, ①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

○○ 앱을 설치하고 부모계정을 생성한 이후, ②부모 프로필에 연결하고, ③자녀 

기기에 ○○○○○ 앱을 설치하고 부모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④연결할 자녀 

이름을 클릭하여 장치를 연결하고, ⑤앱에서 요청하는 권한들을 ‘사용함’ 또는 

‘허용’으로 변경하면 해당 앱이 작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

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앱 설치에 대해 아동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차

단수단 설치에 동의하여야 하고,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아

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지, 피진정인 1)이 제공하는 앱의 다양한 부가기능 사용에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아동･청소년이 이동통신사와

의 계약 과정에서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기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미흡하였다면 자발적 동의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본인

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필요가 있으며, 피진정

인 1) 중 ○○○○○○ ○○○의 경우, 자녀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자녀의 계정에 부모가 몰래 접근할 수 없으며, 만 14세 이후에는 스스로 부

모의 감독 기능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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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허용할지 의문이며, 현실적으로 아동이 부모의 감독 

기능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마. 미흡한 차단수단 제공 실태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 

고지 및 설치확인, △차단수단 삭제 또는 15일 이상 미작동시 매월 법정대리인

에게 그 사실 통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차단수단 제공 실태 점검’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동

통신사만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고 정작 차단수단 그 자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

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

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

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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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을 근

거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

보 차단 외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및 차단수단 제공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기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피진정인 1) 중 ㈜○○○○○는 앱의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두고 있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 역시 자사의 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해당 업체에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에 대해

위와 같은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가 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바. 차단수단의 합리적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부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은 이동통신사

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

단수단 정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부모들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

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에

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는 비

록 유료로 판매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제작한 앱과 같이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하여 자녀의 휴대폰에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정요지 1)항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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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제작 및 배포하는 앱이 가진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

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카오

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

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

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은 해당 아동･청소년과 그의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므로 해당 앱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

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

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해당 앱의 무분별한 부가

기능으로 인해 아동의 관련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방송

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

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

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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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앱은 가입 및 설치과정에서 아동의 명시적 동

의권 등을 배제하고 부모의 선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방송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9(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설치)

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아동과 법정대

리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

는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고

려한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침 형태로 차단수단 관련 내용을 다

루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발간한 NET CETERA

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문자 발송, 앱 다운로드 등과 관련하여 무선통

신회사에게 사적 설정(private setting), 아동 안전 통제 수단(child safety 

controls)과 GPS 기술을 활용한 아동의 위치추적 기능의 제공에 대해 언급하면

서도, 휴대폰 등 사용에 관하여 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설정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조치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

께 하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권장하면서 제시한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온라인 안

전 기본원칙(Online Safety Basics)’에서 보호자를 위한 모니터링 또는 차단 기

술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①참여, 개방 및 지원(Be engaged,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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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pportive), ②몇 가지 규칙 설정(Set some rules), ③사용 가능한 기술

사용(Use the available technolog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좋아하는 앱, 

게임, 웹사이트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자녀의 의견에 따라 장치 및 온라인 접근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 △5~12세의 어

린이, △13~17세의 청소년으로 연령대를 구별하여 부모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

고 있으며,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

여,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차단수

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모를 위한 조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

하여 배포, 홍보하여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사용문화를 함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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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 6. 23.자 결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

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라.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의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

안을 모색할 것 

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및 사

용을 권장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와 관련

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4】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

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

가.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할 것

나.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합숙소에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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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운동선수들은 폭력･성폭력 피

해 뿐 아니라 사생활의 과도한 통제,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 등  반인권적 환경

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직장경기운동부 소속팀 내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등 반인권적 행

태가 높은 비율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폭력은 헌법 제10조의 인

격권, 제11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

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

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들의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경험은 헌법 10조에서 보장

하는 개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은 유엔의 ｢여성차

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여성선수의 성차별

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는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

명하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해지는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존재하는 바, 근로계약의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86.4%가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으나, 합숙생활이 강제

되는 경우가 있고, 선배 선수, 지도자와의 공동생활에 따른 합숙에 따라 사생활

이 보장되는 않는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 바, 중장기

적으로는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설

치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합숙소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07. 12. 13.),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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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제37조제2항,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

제협약｣,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

조건의 명시), 제65조(사용금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4조 (임

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등)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

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

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

해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라.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의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적 방안을 모색하며,

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

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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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4.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및 시

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별지 기재와 같음),

가.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

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합숙소에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

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2019년 1월, 쇼트트랙 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 선수가 오랜 

시간동안 조○○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폭로하였다. 이후 

유도, 태권도, 정구, 양궁 등에서도 스포츠 미투(Me Too)가 이어졌으며 많은 사

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

악하여 널리 알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2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였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019년에 직장운동경기

부(이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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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속된 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인권 침해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불

구하고 일상적인 (성)폭력과 통제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

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

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제37조제2항,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5조, 제

70조, 제74조,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한체육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6,744명이다. 운영되고 있는 팀은 총 927개로, 소속별

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512개(55.2%)로 가장 많고, 시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

체 248개(26.8%), 일반기업 75개(8.1%), 공공기관 61개(6.6%), 기타 30개

(3.2%), 협회･연맹 1개(0.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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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공적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선수

들은 폭력,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과 처우 등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1. 소속팀 내 언어적 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욕, 비난, 협박 등의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자는 33.9%(1,251명 중 424명)이며, 이중 여성 선수가 37.3%(230

명)로 남성 선수 30.5%(194명) 보다 높았다. 언어적 폭력의 가해자는 감독

(55.0%), 선배 선수(51.9%), 코치(4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 선수

는 선배(57.0%)에게, 남성 선수는 감독(57.7%)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적 폭력 발생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88.7%)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숙소(47.6%), 회식자리 (17.2%) 순으로 나타났다.

2.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15.3%(1,251명 중 192

명)이며,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의 신체적 폭력이 

106명(8.5%), 계획에도 없는 과도한 훈련이 89명(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66명(5.3%),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57명(4.7%) 순으로 조사되

었다.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도 8.2%(1,251명 중 102명)로 나타

나 신체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 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 선수

가 28.3%(180건)로 여성 선수 23.7%(146건) 보다 다소 높았으며, 개인 종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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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체 종목에서 피해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체 폭력의 가해자로 남성 선수는 선배 선수(58.8%)가, 여성 선수는 코치

(47.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체 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운동을 연

습하는 장소인 운동장 혹은 체육관(73.1%)이 가장 높았으며, 합숙소(44.5%), 

운동부실(15.4%), 경기장(11.5%) 순으로 나타났다.

3. 소속팀 내 성희롱 등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운동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은 309건으로 이 중 여성 

선수의 비율이 73.8%(228건)로 남성 선수 26.2%(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불필요한 신체접촉(8.4%, 52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등(5.5%, 34건), 특정 

신체부위,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10.5%, 65건),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

비유 등(7.6%, 47건),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성희롱(3.8%, 24건)

이었다. 같은 항목들에서 남성 선수들은 2.2~3.1% 비율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에 

있어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여성 선수

의 경우 남자 감독, 남자 코치, 여자 선배 순이었으며, 남성 선수는 남자 선배, 남

자 감독, 남자 코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특정한 신체 부위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한 성적 농담과 음담패설, 성적 비유 등의 성희롱의 경우 여성 선수는 여

자 선배(41.5%)에게, 남성 선수도 남자 선배(70.5%)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동성 간 위계에 의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및 대학생 학교운동부 시기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시기에 성희롱 피해 

빈도가 더 높았으며, 직장경기운동부 시기에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주요 장소는 

훈련장 및 경기장(213건)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숙소(137건), 회식 자리(51건), 

라커룸(2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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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결혼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회 출전 선수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하는 등 여성 선수들이 불안한 운동 환경에 놓

여 있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4. 소속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은 52건으로 성희롱 피해와 마찬

가지로 여성 선수의 비율이 71.1%(37건)로 남성 선수 28.8%(15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

로 만지는 성폭력(3.2%, 21건), 강제 키스나 포옹 등(2%, 13건), 신체 부위 몰래 

또는 강제 촬영(1%, 7건), 성관계 요구(0.7%, 5건), 강간(0.4%, 3건)순이었다.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여성 선수의 경우 남자 감독 37.8%(37명 중 14명)과

남자 코치 27%(37명 중 10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성인 여자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도 18.9%(37명 중 7명)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선수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가

남자 선배 46.7%(15명 중 7명), 남자 동료선수 40%(15명 중 6명) 등 전부 동성

으로 나타나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 피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19건), 숙소(22건), 회식자리(10건) 순이었

으며, 종목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 종목이 단체 종목보다 높았다.

5.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생활 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86.4%(1,251명 중 1,081명)가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숙 생활경험의 이유로는 훈련에 집중(42.8%), 경기

력 향상에 도움(34.1%), 팀워크를 위해서(31.5%) 등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반면에 소속팀 내부 지침으로 인한 강제(29.3%)와 지도자가 원해서(19.4%) 등 

합숙소 입퇴소에 대하여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20. 6. 23.자 결정
9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제1편  인권정책분야 285

합숙소 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의견(4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외출･외박 통제(31.5%), 혼자만의 

시간 부족(22.0%), 운동 이후 자유 시간 부족(16.5%)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선수가 지도자와 숙소를 공유하는 불편함으로 

훈련시간 이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위계적 

선후배 문화로 합숙소에서의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은 후배가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6.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불공정 계약 실태

심층면접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

을 지급받는 근로자이지만 본인의 연봉은 물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체 서명을 하는 등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협상이 아닌 지도자(감독)에 의해 연봉, 근로조건 

등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근로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없

는 등 여러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그간 

선수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감독에게 주어져 있어 감독과 선

수 간 권력적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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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가. 인권보장의 국가적 노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

의 평등 및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1조)와 신체의 자유(제12조)

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나. 선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피해 등은 헌법 제10

조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행동규범, 

훈련장 및 숙소생활, 인권의식 및 젠더 감수성, 인권침해 중재 등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심리･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상황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

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0. 2.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법

률 제16931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

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제18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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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여(제18조의6)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20. 8. 5.)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에 대한체육

회 등에서 실시한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동 법에서 의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스포츠인권 교육이 현장에

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 수립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다수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수 개인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 계획 등에 따른 성차별 사례는 남성 선수보다 여성 선수의 성적 자

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

라 성인 여성 선수가 보장받아야 하는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와 생식기능의 보

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2세 출산을 넘어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사회구

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고, 헌

법 제36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에 대한 지원)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결혼

한 여성 선수의 모성 보호를 위한 관련 세부규칙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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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는 각 종목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심층면접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는 본인의 급여와 근로조

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도자(감독)에 의해 결정되

고, 선수가 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 없이 서명을 하는 등 불공정한 계

약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 후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권장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관계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계약

관계 상 선수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 제도와 관련하여 계약당사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 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인권침해 

환경 개선

가. (중장기) 통제된 합숙소 폐지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 일부는 합숙소 입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즉 생활 

방식의 결정 등에 있어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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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숙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일상생활 등을 통제하는 것은 헌

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합숙생활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지

만 외부와 차단된 통제적, 위계적 생활환경 특성을 지닌 합숙소 내에서 일상화된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자율적으로 합숙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제된 합숙소는 즉시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합숙소는 원거리 통근 또는 저연봉 선수 등에게 제공

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는 

소속팀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 등을 활용하여 이용 희망 선수에 한하여 숙소를 제

공하거나, 기존 합숙소를 선수생활관(필요시 오전･오후 훈련 사이 휴식 공간으

로만 사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합숙소 폐지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단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등을 통한 

인권침해 환경 개선

합숙소 완전 폐지 이전 과도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체력관리와 기량향

상,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가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합숙소 생활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선수 본인이 스스로 자유의사

에 따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는 선수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최

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지도자(감독, 코치)가 선수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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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훈련시간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일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휴식

권을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지도자의 합숙소는 반드시 선수 합숙소와 별

도로 분리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도자가 선수의 개인공간을 방

문하여 사생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바, 합숙소 생활에 

있어서의 지도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합숙소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

는 등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는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포함한 ｢직장운

동경기부 합숙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현재 설치･운

영 중인 합숙소 내 선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합숙소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 6. 2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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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 12. 28.자 결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회의장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

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임.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2015년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 

정부는  2020. 8. 1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통해 생

계급여의 경우, 2021년까지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으로, 2022

년까지 모든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의료급여

의 경우에는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계획을 추진 증임.

【3】 하지만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

준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개선 조치는 여전히 저

소득 취약계층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소득 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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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부양의

무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더

욱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서 진료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나아가 한국 사회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비혼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가

족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

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

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임.

【5】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

득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7~2021)｣, 국가인권위원회

2019. 8. 22.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

주 문

국회의장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

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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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검토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라고 한다)는 헌법에 규정된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

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

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

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유지되는 이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외 3건)되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

회적 보호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

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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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 

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019. 8. 22. 결정 ｢사회취약계

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및 현황

비수급 빈곤층 또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집단을 말하며, 최근에는 제도의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급여 및 서비스의 

불충분성까지 고려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범위를 확장하는 추

세이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 기준선으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수급 지위에 있는 자’로 정

의하고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도 비수급 빈곤층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보

장제도의 각 개별급여 선정기준선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했을 

때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비수급 상태에 있는 가구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수급 빈곤층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여타의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는 2018

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

곤층 규모는 약 22만 가구(34만명)로 추산하였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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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득 30% 이상 ~ 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약 26만 가구(39만명)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빈곤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

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48만 가구(73만명)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이유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모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보다 많아서(33.8%, 2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수급자 본인의 소득이 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아서(14%, 28%)”, “이유를 

잘 모르겠음(18.9%, 24.3%)”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저선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제도에 포괄되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이유로 제도

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수급권자는 본인의 소득･재산뿐만 아

니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규모, 그

리고 그 소득･재산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급 진입단계

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한계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

고, 2015년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정부는 2017. 8. 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 ~ 2020)�을 통해 수

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

준을 적용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2020. 8. 10. �제2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 ~ 2023)�을 통해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까

지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으로, 2022년까지 모든 수급권자를 대

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

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속 적용)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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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생계급여에 한해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제2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1 ~ 2023)�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기

준을 개선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계획을 추진하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 수립 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 ~

2020)�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이후 생계 및 의료급여 비수급 빈

곤층은 2015년 93만명 대비 2018년 73만명으로 20만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대규모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의 경우, 2017년 대비 2020년 주거급여 신규 수급

자 수는 약 45만명이 증가한 것에 견주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신규 수급자 수

는 각각 약 3만 2천명, 약 2만 3천명으로 신규 진입 정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기

초보장제도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부터 기초연금 수

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

면 정부는 약 19.9만명이 신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2018

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39만명의 51%에 불과해 사

각지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개선 조치는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소득 간 건

강격차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 ~ 2023)�에서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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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항

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차상위 희귀난치･중증환자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긴급복

지 지원대상의 점진적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조차 납부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 조치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 결국 이들은 다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 중에는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기 어려워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는 ‘생

계형 체납자’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190만 세대 중 ‘생계형 체납자’는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결손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 조치일 뿐 보험료를 재체

납, 장기체납하는 생계형 체납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제

도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

면,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 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의료와 관련한 절대적 박탈이 수급가

구에 견주어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제일 높은 비율(34.2%)로 나타났다. 또한 의

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였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에서도 비수급 빈곤가구의 37.7%가 “치료를 포

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미충족 의료욕구’의 정도가 수급가구 보다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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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수급 빈곤가구의 

의료 관련 박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에 대한 정책적 수요

도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생

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서 진

료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비혼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성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을 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

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25조제1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

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서도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제4차 대한

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42항 및 제43항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부

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

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하고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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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혜택을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가 인구

의 3%만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7% 수준의 절대적 빈곤층에 꼭 필요한 의료적 지

원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제도 개선 권고를 표명하였다.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실

천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왔다. 이는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

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전환을 법률로서 확립한 것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실시’를 규정하여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전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가는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

엄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빈곤 등의 

이유로 생계, 의료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사회보장 혜

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7 ~ 2021)�에서도 기초생

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이외에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보장제도 적용대상의 선정･급여기준인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의 주기적인 계측과 기

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

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에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30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이해식 국회의원은 2020. 7. 9. 부양의무자 요건은 가족해체의 원인 및 빈곤

층을 복지사각지대로 방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

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

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2020. 8. 1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

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우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의 부

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0. 8. 14.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

양의무자로부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 심화 및 수급 신청 포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

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무이행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

급 등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 및 미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

표발의 하였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2020. 9. 1.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

라도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킴으로

써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므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

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

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제

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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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기초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기초보장제도

라는 공공부조 제도가 마련되었다.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0.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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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 12. 28.자 결정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

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

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함.

【3】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

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음.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

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

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함.

【4】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

후대비를 저해하여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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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장년세대가 되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5】 한편,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함.

【6】 종합하면,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 상황을 개선하며 자립을 지원하고,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20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1조, ｢청년기본법｣ 제2조, 제5조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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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검토 배경

청년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 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

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

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수급액보다 적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2019년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20대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함) 제9조, 제11조, ｢사

회보장기본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청년기본법｣ 제2조, 제

5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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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

장을 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

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사회권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11조제1

항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천

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실천하

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제정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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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단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

공부조제도 중 하나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가구단위로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관한 기본 단

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에는 동일 보장가구로 보며, 같은 항제2호 나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

지 않은 사람이어도, 즉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이란 ‘부모와 주

소를 달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은 별도가구로 보장될 수 있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별도가구로 분리 가능한 것은 아니

며,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명시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별도가구 보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별도가구 보장이 어렵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7호는 20대 청년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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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대 청년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묶여,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

모의 소득･재산이 포함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으로 조사된다. 이로 인해 부

모의 소득･재산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 또

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수급액보다 적다.

20대 청년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20대 청년에게 아동인 형

제･자매가 있을 경우 교육급여 선정 시 별도가구 보장 여부가 부모-아동 가구원

의 소득･재산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급여도 별도가구 보장 여부

가 소득･재산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액은 1종인

지 2종인지 여부 및 진찰･검사･치료 내용･처방 약제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액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58차 회의(2019. 7.)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에 한해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 8. 발표한 �제2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도 이를 명시하였다.

제도개선의 취지는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안정적인 사회진입에 걸

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수급가구 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은 부모

로부터 부양받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임대료 부담은 커서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

기 때문이다. 20대 청년을 제한적으로나마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한 제도개선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수급가구의 20대 청년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

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적어도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사회권적 기

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제도개선 사항은 원가구가 수급가구인 경우에만 그 자녀를 별도가

구로 보장하고 있고, 원가구가 수급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 ~ 2023)�에서 부모와 청년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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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

하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한 ‘별도 거주’에 대한 기준인

‘주소를 달리하는 것’보다 더 제한되고 엄격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보장단위 사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는 경제･사회･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설계 

당시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성인이 

된 20대를 부모와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보장단위는 대체적으로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이

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외국 사례는 아래와 같다.

스웨덴의 공공부조의 경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18세(학업 

중인 경우 20세)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가 없고, 성년 자녀 역시 부모를 부

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선정 및 급여를 위한 단위가 ‘가구’이지만, 이때의 가

구는 부모와 아동만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8

세 이상의 자녀는 별도가구로 고려된다.

영국의 공공부조는 18세 이상이면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저소

득계층 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 단위는 ‘가구’이지만 스웨덴과 마찬

가지로 가구는 부모와 아동만으로 구성되며, 성인 자녀 혹은 부양 필요가 없는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보지 않는다. 한편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고 부모와 관계가 

멀어져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16 ~ 17세 청소년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20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Ⅱ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는데, 

부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요공동체

(Bedarfsgemeinschaft) 내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수입과 자산도 고려

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수요공동체는 연령과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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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면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수요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

할 때 일본법을 참고하였다. 일본은 세대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거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거주를 같이하지 않는데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일률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사무소에서 판단한다.

이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서구 유럽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조차 성년이 된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의 보장 단위로 보지 않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Ⅳ. 판단

1.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인정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여 20대 청년을 부모의 울

타리 안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

롯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은 20대 청년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서구 유럽에서 보이는 20대 청년의 자

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접해오면서, 20대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기대하면

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고,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부모와 19세 이상의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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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간으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그 부양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

양받을 사람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 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청년기본법｣ 제2조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청

년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인권 증진의 방향은 20대 청년의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조건부과유예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 가능 여부를 판

단할 때 수급탈피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20

대 청년을 비롯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하

여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가구에서 일률적으

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20대 미혼 자녀는 부

모와 통상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청년의 경우 대학입학 준비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으로서 부모로

부터 지원받는 비중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30세까지는 부

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30세가 넘으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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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대학 졸업 후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등

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입학 준비생･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둘

째, 심화되는 고용난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이 20대뿐

만 아니라 30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30대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복지부는 30대를 원칙적으로 별도가구로 보

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2019)에 의

하면, 20대 비구직 니트는 2000년 31만 8천 명에서 2018년 77만 7천 명으로 

144.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 비구직 니트는 6만 8천 명에서 30만 5천 

명으로 3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숫자는 20대가 많지만 증가세

는 30대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모두 ｢민법｣상 성인이고 부모의 친권으로부

터 벗어나 있으며, 부모 또한 더 이상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19세에 이름과 동시에 그러한 

보호로부터 모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

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하여 20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똑같이 부

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7호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20대 청년을 ‘부모’와의 경제적 

동일체로 취급하여 ｢민법｣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

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롭고 독

립적이며 능동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

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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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20대 청년 별도가구 보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

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

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20대 청

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나. 20대 청년의 빈곤 상황 개선

1) 20대 청년 빈곤 현황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 관한 공식 통계가 확인되지 않

아, 20대 1인가구의 현황을 통하여 빈곤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을 19

~ 34세인 사람, 소득 빈곤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로 정의

하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추정하

였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청년가구 중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이 17.7%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소

득 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만 19 ~ 24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29.7%로 다른 연령대(25 ~ 29세 16.1%, 30 ~ 34세 12.8%)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 기준도 동일한 비율(29.7%)로 나타났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낮다면 공적이

전소득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미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구유형별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청년 1인가구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19.8%)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17.7%)보다 높고, 가

구주 연령별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19 ~ 24세 청년 가구는 두 기준 빈곤율

(29.7%)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 1인가구 및 20대 초반 청년가

구의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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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2020)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

하면, 코로나19 이후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15 ~ 29세),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활동 위축으로 대면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에 타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외식, 여가, 

오락, 여행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카페･식당 등

의 아르바이트생, 헬스장 트레이너, 학원 강사, 항공사 승무원 등의 청년들이 저

임금노동, 무급휴직, 실직 또는 폐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일명 ‘코로나 블루’)은 20대 청년들에게도 나타나

고 있다. 2019년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하였고, 2020년 상

반기 20대 여성 자살사망자 수는 296명으로 전년 상반기 207명 대비 43% 증가

하였다. 2020. 1. ~ 8.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로 연

령 및 성별 대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고 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 ~ 2023)�에서도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 특히 임시직･일용직 

청년과 취업 준비 청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2) 20대 청년 빈곤 상황 개선의 중요성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욕

구가 강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불안

정한 지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은 20대 청년을 더욱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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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0대 청년에게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지

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세대는 현재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아동,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었고, 이로 인해 정책적 지원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등을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들, 패션･디자인･연극･코미

디･뮤지컬 등 예체능 계열 직군과 작가･프로듀서(PD) 등 방송직군에서 ‘열정페

이’ 악습에 따라 저임금 노동을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여 생활비 부담마저 큰 

20대 미혼 청년들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

도 정작 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장됨에 따라 

빈곤함에도 그 빈곤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생애사적 관점에서 보면 20대 때 사회 및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

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이후 60 ~ 80년간의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관

리가 중요하다. 청년 시기의 위험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안전망

을 촘촘히 설계한다면, 이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20대 청년이 현재의 불안을 해결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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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세대의 노인빈곤 예방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는 부모 또

는 가족이 20대 청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책임을 약화

시킨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747명 중 49.3%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6%

가 취업할 때까지, 12.0%가 결혼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08

년 조사 결과(1,103명, 각 62.6%, 14.7%, 10.2%)에 비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

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62.6%에서 49.3%로 감소한 반면, 그 이후 시기까지에 

대한 응답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높

을 수밖에 없다.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9 ~ 29세 청

년들(1,199명)의 한 달 생활비는 2018년 기준 평균 65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이 41.9%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의 부모 의존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여 노인빈곤을 심

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가 이후 장년이 되면 자신을 

부양하느라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성인 자녀도 부양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즉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심

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소득 지원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는 지금의 부모세대(장

년층)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을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

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1)에 따르면, 20대 청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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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

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만 65세 이상의 노

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보장 단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부모

와 주거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보장가구로 보는 것은, 30세 이상이거나 20

대이지만 혼인한 경우와 달리, 혼인하지도 않았고 30세도 넘지 않은 사람은 부

모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정 당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회 변화

를 반영하여 보장 단위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를 살펴보면, 20대 청년 1인가구 수와 20대 청년 전체인구 중 1인가구 비중이 

2000년 50만 7천 가구(6.4%), 2010년 76만 3천 가구(11.6%), 2018년 102만 

가구(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

별추계(2017~2047년)’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수는 2017년 558만 3천 가구

(28.5%)에서 2047년 832만 가구(37.3%)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 또는 비혼에 따른 20대 1인가구 수의 증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 수의 증가를 의미하고, 앞으로 20대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

년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이승주(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25(1), 113~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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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부작용에 대한 검토

가. 가구분리로 인한 불이익 여부

부모와 20대 자녀가 동일가구였을 때 수급하다가, 20대 자녀를 별도가구로 

분리함에 따라 부모가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20대 미혼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

면, 동일가구일 경우 생계급여 3인가구 선정기준(1,161,173원)을 하회하므로 

수급할 수 있다. 별도가구로 분리될 경우, 20대 자녀는 수급할 수 있게 되나, 부

모는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897,594원)을 상회하여 수급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차상위계층 문제로 다룰 수는 있어도 별도가구 분

리의 반대 이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녀가 1인가

구 기준의 생계급여(527,158원)를 수급하게 되므로, 부모가 수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가구 보장 시의 생계급여 지원액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각 급여 선정기준 자체의 엄격성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선정

기준 완화 및 수급액 상향 조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가구 보

장 시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의료급여 수급 등 수급자 자격유

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별도가구 보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

로, 원칙적으로 별도가구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동일가구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부유한 부모의 자녀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20

대 미혼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31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만 수급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가 부유하다면 20대 미혼 자녀는 생계급여와 의

료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

화될 예정이며, 급여 종류를 불문하고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유한 부모

로부터 가구가 분리된 저소득 자녀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경우 자녀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된다. 또한 무소득･저소득 자녀가 부유한 부모의 지원과 기초생

활보장급여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볼 수 없고, 설령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대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아울러,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

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만 20대 미혼 자녀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보장

기관 확인소득,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비용 징수, 별도 거

주 증빙 서류 제출 등과 같이 부정수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 재정적 부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을 원칙적으로 별도가구로 보장할 경우 

20대 청년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살기를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만큼의 과다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

유는 1인가구 주거급여액 또는 생계급여액+주거급여액의 실수령액을 독립하

여 지출하게 될 비용(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저소득 청년이 주거 독립을 결심할 만큼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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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초과 45% 이하인 청년들은 주거

급여만 수급할 수 있는데, 그 주거급여 실수령액조차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

금이 제외된 금액이어서 실제 임대료에 크게 못 미치므로, 청년이 독립할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 예산 부족 및 복지예산 

과다지출이 반대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실제 폐지 이후 전년 대비 약 5,477억원

이 증액된 주거급여 예산 중 약 1,140억원이 불용되었다. 이를 보면, 부모와 주

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인 사람을 별도가구로 본다고 하여 

우려하는 만큼의 과다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는 재정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재정 제약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 

배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

유 중 하나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을 편성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 상황을 개선하며 자립을 지원하고,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20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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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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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인권 관련 결정

2020. 2. 17.자 결정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신청 아

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

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

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결정요지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 되고 입국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불허 되어 송

환대상자로 분류되고, 송환대상자들은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해야 함. 그러나 

이들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

지 출국이 유예되는데, 현 제도상 송환대상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 있어야 함.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출국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

문에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기간 머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항터미널은 출국대기실의 환경보다 일부 낫다고 볼 수 있으나, 외

부와 차단 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쐬일 수 없으며,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

렵고,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없고, 24시간 노출 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

에 의해 건강이 위협되어, 이곳에서의 장기체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동일 경우 

더욱 치명적이라 하겠음.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

강권을 포함한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체약국인 우리정부가 난민신

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같은 협약 제3조의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음.

나아가, 난민협약상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기본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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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야 하는 체약국의 의무와,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경우 관

련 소송 및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도 위반됨.

참조조문

｢헌법｣ 제6조 및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제15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

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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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607200   공항 탑승구역에 장기간 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공화국(이하 ‘○○○’라고 한다) 국적 아동으로, 201×. 

××. ××.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중이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소송 중인 진정인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진정인

들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지받은 201×. ×. ×.부터 현재까지 인천

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

승지점까지, 이하 ‘공항 터미널’이라 한다) 출국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201×. ×. ×. 공항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피진정인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

로서 진정인들의 입국을 허가하여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입국허가 조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하여 아동

인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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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입국 심

사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의 입국금지･거부 대상이 아니고, 제12조의

입국요건을 갖춘 경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진정인은 부모와 함께 201×. ××. ××. 입국심사를 받았고, 입국요건 불

비사유로 불허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부모와 함께 201×. ×. ×. 난민신청을 하

였고, 같은 달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입국허가 사

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등 별도 계획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1×. ××. ××. 인천국제공항에 부모와 도착하여, 대한민

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되었다.

나. 진정인들의 가족은 201×. ×.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박해’를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기간 동안 공항

내 난민신청자실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달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들의 가족은 입국 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환대상자로 분류하고 송환명령을 내렸으나 

진정인들의 가족은 송환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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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인들의 가족은 같은 달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고, 같은 해 ×.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위한 상고심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터미널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도 ○○지역에서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5. 판단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하던 중 201×. ×. ××. ○○고등법원이 진정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취소되고, 입국이 허가되자, 진정인들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종료되었다며 진정 취하 의사를 밝혀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제8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송환대상자는 난민심사를 받기 위한 소송 기간 중이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할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 거

주해야 한다.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은 이동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적 

특성상 장기 체류가 적합하지 않은데, 특히 진정인들과 같은 아동의 경우 장기간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 체류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위협이 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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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국이 거부된 아동이 소송 등의 사유로 그 송환이 유예됐을 시, 해

당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규정된 헌법의 취지 및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및 발달권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

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6조 및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3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출입국

관리법｣ 제15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 유엔난민기구

의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

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3. 출국대기실 및 공항터미널의 문제점

송환대상자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송환대기 

중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긴급상륙 허

가를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 왕진은 필요시 인천공항공사에 보안구

역 출입승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송환대상자가 변호인 등의 접견을 요청

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공항공사로부터 공항보안구역 출입 허가를 받아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견 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

간 대기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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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간 거주에 적합지 않다. 또한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아동이 거주하기에

는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진정인들의 가족은 출국대기실 입실을 거부하였고,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는 환승객들을 위한 호텔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

용적인 문제로 출국장 라운지에서 거주하면서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였다.

진정인들의 가족이 머물었던 출국장 라운지는 승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편의공간으로 일반 출국장과 달리 조도가 낮아, 진정인들은 이곳에서 승객용 좌

식 의자를 이동･연결하여 침상으로 이용하며 생활하였다.

본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왔던 진정인들은 공항터미널에 머무는 동안 아무

런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가족은 일정한 수입 없이 공항 터미널

에서 하루 약 50달러 정도의 식비를 지출하며 생활하였는데, 공항의 비싼 물가 

때문에 주로 저렴한 빵과 우유 같은 음식만 섭취하였고,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서 생활했으며, 햇볕을 쬐이거나 외부 공기를 쏘일 수 없는 것은 물론 바깥 활동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제한된 환경에서 체류하였다.

한편 송환대상자가 출국할 때까지 발생하는 교통비･숙식비 등의 비용 부담

과 보호 의무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

라, 입국 시 탑승한 항공사에게 있다. 그런데, 항공사는 송환대상자에게 발생하

는 비용 부담은 국내 취항 항공사가 연합하여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에 머물 경우

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판단

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필요성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

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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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

이 부모나 후견인 등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에서 보호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부모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

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

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

약 제6조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24조는 당사국은 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

정하고,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27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권리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28조는 아동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

부보고서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

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입국 거부된 아동이 공항 터미널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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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보장 고려 필요성

난민협약은 난민인정심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국에 일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난민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난민협

약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난민신청

자로서 무차별(제3조), 종교(제4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배급(제20조), 

공공교육(제22조), 신분증명서 발급(제27조), 불법입국을 이유로 벌을 받지 않

을 자유(제31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

고, 유엔 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발간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지위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기본적 보장의 제공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가 1977. 10. 제28차 회기에서 채택한 ‘난민지위 

인정 절차의 기본요건’ 권고에서는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

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

고, 이 내용 역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

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를 통해,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기

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따라서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자가 소송 등의 사유로 공항 터미널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적 처우의 보장

과 입국 허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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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와 별개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심사 받게 되고, 그 

결과 난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하여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난민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는데,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입국

되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절차를 적용받는다.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 되고 입국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인

은 입국 허가가 되지 않아 송환대상자로 분류되는데, 난민신청자가 이러한 결정

에 불복할 경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

이 종료될 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국외 송환이 유예되나, 현 제

도상 송환대상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

에서 거주해야 한다.

소송을 이유로 장기간 공항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

우, 출국대기실에서 거주하는 것이 비용부담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나, 출국

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 목적으

로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기간 거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입출입이 자유

롭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항터미널 역시 장기간 체류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다. 특히 해당 외국

인이 아동인 경우 더할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을 받을만한 기관이 없

고, 외부와 차단 돼 있어 햇볕을 쬐이거나 바깥 공기를 쐬일 수 없으며,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렵고, 공항 이용객 및 직원들에게 24시간 노출 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 및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제28조) 및 건강권(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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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권 전반이 보장되기 어려운 공간으로 보인다. 또한, 이

는 같은 협약 제3조의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

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심사 기간 및 법원 등에 이의신청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

류를 인정하고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인권선진국

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태도라고 보인다.

이에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

이 결정한다.

2020. 2.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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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4. 16.자 결정 20진정0068100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향후 현행범인 체포 및 수갑사용 시 이 사건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시 당사자 간 물리적 충돌이 종료

되었고,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

은 체포 요건을 결여한 체포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2】 현행범 체포 당시 진정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타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장구

를 사용하여 제지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단지 순찰차량 탑승을 거부한다는 이

유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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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과 △△△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향후 현행범인 체포 및 수갑사용 시 이 사건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9. 7. 8. 01:00경 

진정인이 ○○시 소재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상대 남성’이라 함)와 시

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들에

게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가겠

다고 밝히면서, 상대방도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였으니 같이 조사해달라고 말하였

을 뿐, 경찰관의 지시에 저항하거나 도주, 증거인멸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후 지

구대로 연행하였는데,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눌러 어깨에 고

통을 주었고, 수갑 찬 손도 눌러 손목에 상처가 나게 하고 멍이 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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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7. 8. 진정인 체포 시 피진정인 2, 3을 통해 체포･연행할 수 있도록 현

장에서 제한적 초동 지휘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진정인 2, 3은 동영상 증거 등

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진상이 진정인의 주장과 다름이 명백하여 사건처리를 위

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먼저 순찰차에 승차하여 줄 것을 수 회 지

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통제에 불응하였고, 이에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계속해서 통제에 

불응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경찰관의 몸을 붙잡고 버티며 연행을 거부하는 등 체

포에 항거하였기에,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하여 수갑

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순찰차는 피진정인 1이 운전하였고, 그 옆 조수석에는 상대 남성이 타고 있

었으며, 진정인은 순찰차 뒷좌석 중간에 앉고 피진정인 2, 3이 나누어 좌우로 진

정인을 보호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상대 남성을 향해 

시비를 거는 상태였다. 진정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55분간 머무르는 동안에도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난폭한 술주정, 욕설, 위협 등을 지속하여 순찰팀장 지휘에 

따라 관공서주취소란 및 모욕 혐의를 추가 반영하였다.

2) 피진정인 2

2019. 7. 8. 00:50경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진정인 및 상대 남성의 폭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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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해당 영

상에는 진정인이 상대 남성과 시비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 장면

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폭행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과 상대 남성을 

상호 분리한 상태로 재차 진정인에게 폭행사실을 물었다. 진정인은 폭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현장을 벗어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욕설

하고 시비하려고 하는 등 피진정인들의 지시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도주 우려, 추가 피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한 것이다. 당시 진정인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지구대로 가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

이후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 승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진정

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진정인 2, 3의 팔을 뿌리치면서 어깨와 등을 붙잡고 힘주

어 버티는 등 승차를 수차례 거부하며 공무집행에 항거하여 부득이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한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강제로 꺽은 사실은 없으며, 수갑도 이중 잠금 자치를 고정하여 

손목 조임을 방지하였다. 지구대까지 거리는 약 700미터로 1∼2분 정도가 소요

되는데, 진정인은 승차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지구대 인치 

시에도 상처와 멍이 확인된 바 없었다.

진정인은 체포 전까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신체적 항거는 하지 않았으나, 

체포 후 호송 및 인치과정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였으며, 01:15경 ○○지구대로 

인치 후 02:09경 형사과 인계까지 계속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난폭한 행동

을 이어갔다. 특히 민간 여성과 여러 경찰관이 있는 와중에 심한 욕설 등을 하여 

관공서주취소란 및 모욕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제지하

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추가 입건 조치한 것이다.

3) 피진정인 3

이 사건 당시 상대 남성과 진정인을 분리하기 위해 진정인과 함께 음식점 외

부로 나가서 상대 남성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만류하며 진정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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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취하였다. 진정인은 상대 남성이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해서 자신도 상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폭행사실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

러나 CCTV 영상에는 진정인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진정인과 상대 남성의 상호 분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CCTV영상 확인을 통하여 폭행 피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에서 벗어나 돌아다니며 

피해 남성에게 시비하는 언동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

고 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상대 남성에 대한 2차 피해발생 

우려 또한 있다고 보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에게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

였으나, 진정인은 팔을 밀치고 어깨와 등을 손으로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부

득이 뒷수갑을 사용하여 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진정인은 지구대에 인치 후 피진정인 2, 3에게 ‘옷 벗을 각오해라’, ‘내가 민

변 변호사를 알고 있다’, ‘어린 새끼야, 개새끼’ 등 협박조로 욕설을 하였다. 피진

정인 3은 당시 2개월 근무한 실습생이었는데,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설과 협박성 언동을 진정인으로부터 들어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팀장, ○○○○경찰서 ○○지구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현장 출동하여 진정인과 상대 남성을 상호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하면서 양측에게 모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제시 된 신분증

으로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민

등록증을 확인한바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는 ○○ ○○시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체포 장소는 ○○ ○○구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정인을 

2019. 7. 8. 01:15경 ○○지구대로 인치하였으나, 진정인은 02:09경 형사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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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계속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며 소란행위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같은 

날 01:45경 화장실 용변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였으나 다시

소란행위가 있어 양손 뒷수갑을 사용하였고, 형사과 인계 시 수갑을 해제하는 과

정에서 진정인이 힘을 주어서 조임이나 비틀림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참고인 ○○○(경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2019. 7. 10. ○○지구대에서 진정인을 만나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청

취하였으며, 사건 장소의 CCTV와 식당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모든 부분에 대

해 세밀히 조사하였다. 일시불상경에는 진정인에게 식당 내외부CCTV,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내 CCTV, ○○시청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

들을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이 CCTV자료를 줄 수 있는

지 문의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하였으며, 민원조사결과는 진정인의 주소지

로 우편송부 및 직접 만나 전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상해진단서, 팔뚝 및 손목 사진,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경위서, ○○○○경찰서 민원조사결과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체

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구급활동일지, CCTV 등으로부터 다음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주거를 두고 있었고,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9. 7. 8. 00:53경 ○○도 ○○시 ○○로 소재 ‘○○순대

국’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

여, 같은 날 01:05경 진정인과 전혀 모르는 사인인 상대 남성과 시비로 폭

행 혐의가 있는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하였



2020. 4. 16.자 결정 20진정0068100
1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345

다. 당시 사건 장소와 진정인을 인치한 ○○지구대와의 거리는 약 700미

터이며 차량으로 약 3분 내 거리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상대 남성과 시비가 되어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고, 상대 남성도 손등으로 진정인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으며, 폭행과 관련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

방과 합의할 생각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라. 당시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2019. 7. 8. 00:52경 진정인과 상대 남성의 

충돌상황은 종료되었고, 약 5분 후인 00:57경 피진정인들이 도착하여 진

정인과 상대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들은 01:03경 진정인을 

체포하여 연행할 때까지 진정인과 상대 남성을 상호 분리한 상태로 진술을 

청취하면서 사건현장 CCTV도 확인하였다. 특히 피진정인 3은 도착 후 진

정인을 차량 앞쪽 및 뒤쪽 방향으로 함께 이동해서 상대 남성과 분리 상태

를 유지하며 진술을 청취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19. 7. 8. 01:02경 피진정인 3과 대화를 마치고 순찰차 

뒷쪽에 있던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진정인을 연행하려 승차를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앞쪽을 가리키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듯

하자, 진정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진정인 3과 함께 뒷수갑을 채

워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당시 순찰차 조수석에는 상대 남

성이 탑승했다.

바. 2019. 7. 8. 03:05경 ○○소방서 구급대원이 ○○경찰서 형사과로 출동하

여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03:22경 귀소하였다. 구급활동일지에

는 ‘환자(진정인) 말에 의하면 어깨 통증 있다고 하며 특이 외상 관찰되지 

않고 v/s 측정한바 특이사항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진정인은 같은 날인 2019. 7. 8. ○○ ○○○구 소재 ○○의원에서 ‘외상에 

의한 피부염 및 상처, 양측 수부’로 상해진단서를, 2019. 7. 12.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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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위팔 타박상’으로 진단

서를 발급 받았고,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팔뚝 및 손목 등에 멍 자국과 

눌린 자국 등이 관찰된다.

아.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식당 외부 CCTV확인 결과 체포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지구대 CCTV확인결과 형사계로 데려다 주려고 수

갑을 푸는 과정에서 오른손목은 수갑에 눌렸으며 왼손목은 진정인이 찬 시

계와 수갑의 마찰로 상처가 생겼고, 어깨 통증은 진정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것을 태우기 위해 어깨를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팔뚝은 

경찰관이 순찰차 반대편에서 민원인을 당기는 과정에서 생겼으며(이하 생

략)’라는 내용으로 2019. 7. 18. 민원답변을 하였고,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는 불문 처리하였다.

자.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9. 8. 14. 진정인의 폭행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하였고,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진정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계류 중이다.

4.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자를 현

행범인으로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

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

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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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

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경찰장구를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건발생 

약 5분 만에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폭행행위

를 사건현장의 CCTV 영상에서 확인하였으며, 진정인 또한 상대 남성의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요건 중 시간적 접

착성 및 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진정인과 상대 남성 간의 물리적 

충돌이 종료되었던 점,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

여 진정인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던 점, 당시 사건현장 CCTV를 통해 진정인의 

폭행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현장에는 다른 목격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던 상

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초 충돌

상황이 종료된 후 진정인이 경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추가적인 폭력이나 직접

적인 신체접촉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도, 범행현장에서 즉

시 진정인을 체포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갑 사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영상에는 당시 진정인

이 성명불상 남성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만이 확인될 뿐, 그 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의동행을 하거

나 추후 출석요구를 통해 수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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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순찰차량에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

행한 것은 필요 이상의 경찰장구 사용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및 수갑사용의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당시 진정인 신체의 각 부상은 그 원인이 양 당사자

들의 상반되는 주장 및 119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민원처리결과 등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 호송 및 인치 과

정 중 부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별건의 모욕죄 등 추가 범죄 역시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체

포의 부당성 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추가적인 

충돌 예방과 초동조치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

의 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뒷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인신구속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최

소한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써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관여 

및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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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429400 [경찰관의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수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1】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증거물 등의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

되지 않도록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

정을 마련 

【2】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

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결정요지

【1】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지품을 압수한 행

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함.

【2】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사에 앞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변호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및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범죄수사규칙｣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35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청장에게,

수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증거물 등의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

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함.

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

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

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

무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5. 9.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방경찰청 지능팀에서 피

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소지품을 동

의도 구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강압적으

로 조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하

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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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사람으로 2019. 5. 8. 

23:20경 지명수배자로 검거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진정

인은 2019. 5. 9. 10:09경 ○○○○경찰서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정인

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이후 담당검사로부터 추가조사를 지휘받아 

진정인과 함께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2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다.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재확인 하고자 봉인을 해제하였는데, 진정인의 소지품 중 다액의 현금

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입금 명세서, 대포통장 거래 대금을 상의한 것으로 보

이는 메모지 등이 확인되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자료를 복사하여 제2

차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추가 조사를 하는 이

유와 신병처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여서, 진정인의 모친에게 연락해 주었

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 및 체포시한의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

치였다. 진정인은 모친이 귀가한 후에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를 마무리하

였고, 이후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2019. 5. 10. 13:00경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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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제1차 

및 제2차), 수사보고,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4. 20. 진정외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

였다는 혐의로 2018.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었으며, 

2019. 5. 8. 23:20경 ○○ ○○구 ○○로 ○○ 앞 노상에서 체포되어 ○○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9. 5. 9. 10:09 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접견실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진정인에게 제1차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날 10:55 부터 11:10까지 제1차 피의자신

문조서를 열람 한 후 수사과정 확인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9. 5. 9. 16:00경 담당 검사로부터 진정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휘 받은 후, 진정인과 함께 ○○지방경찰청 지

능○계 ○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39부터 진정인에 대한 제2차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다.

라. 진정인은 제2차 피의자신문조사 초기 피의자의 권리고지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이 피의자 단계

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설명하자, 진정인은 자신의 모친 

및 누나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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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하였다.

마. 진정인은 제2차 피의자신문조사에서 2019. 5. 9. 20:52까지 피진정인의 

질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가, 모친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같은 날 

21:09까지 면회를 하였으며,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소지품에 들어있던 ○○은행 입금전표 1매 및 메모 

2장을 진정인과 같이 열람한 후 이를 복사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와 ○○은행 거래명세표 사본을 보여주고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

는 내용과 함께 복사하여 조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9. 5. 9. 21:53 조서 말미에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진술자란에 서명날인 하였고, 같은 날 22:00

까지 조서를 열람한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의 

심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으며, 이미 사전에 변호사 선임 이후에 진술하

겠다고 밝히고 조사 시작함’이라고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2019. 5. 10. 13:30경 진정인에 대한 석방을 담당 검사에게 

건의하였으며, 담당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인의 소지품에 대한 열람･복사 관련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장주의의 예외로써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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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진정인의 개인 소

지품을 수색한 후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와 은행거래명세표를 열람･복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상에 첨부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범죄사실에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그 사본을 확보한 후 다시 환부한 

경우에 해당해서, 그 과정에 피의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개인 소지품을 수

색하고 압수하여 이를 열람･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임의제출 의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이 사안과 같이 수사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기

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 질 우려가 있

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판결 참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와 은행거래명세

표를 제출받아 사본을 확보한 후 환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인의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상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와 ○

○은행 거래명세표 사본을 보여주고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조서에 기재하

였을 뿐, 그것이 임의제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임의제출

임을 증명할 만한 동의서 등도 확보하지 않았고, 기타 임의제출이 있었음을 증명

할 만한 참고인 진술 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바,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진정인

이 동의 하에 해당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23조제2항은 임의제출 요청서 발부 여부를 경

찰관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의제출 한 물건을 압수한 경

우에 한해서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 및 압수증명서의 교부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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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해당 소지품의 사본을 확보하여 반환한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와 같이 임의제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에 폭넓은 재량사항과 한정적인 의무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절

차적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 

보여서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현재와 같은 규

정이 존속된다면 제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만 있을 뿐 수사절차의 적법성

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나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의 불이

익은 수사기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임의제출했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만으론 그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경찰수사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적 책

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

터 증거물 등의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의제출의 적

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둘 것

을 권고한다.

나. 강압수사 관련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전반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조서 작성 개시부터 변호

인을 선임하여 진술하겠다고 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되

는 진정인의 진술거부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과 연락하여 면담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주는 등 진정인의 요청사항을 들어준 사실만 확인될 뿐, 피진정인이 

조사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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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이라고 할 것이며,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변호인과

의 접견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어야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

히 보장받을 수 있다(헌재 2004. 09. 23. 2000헌마 138 결정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14조 3-(b)

는 ‘변호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

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을 규정하여 변호인 선임 등 조력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

간과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제2차 피의자신문을 받기 직전 피진정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개시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헌법 및 관계법령상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진정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은 자유권규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

한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상당한 시간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중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하여 ①관련된 수사를 즉시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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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의자에게 상당시간을 제공하여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노력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②피의자가 상당 시간 이내에 

변호인을 선임한 후 자신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진정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

인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자 진정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는 사람(진

정인의 모친)과 연락 및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즉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제2차 피의자신문을 개시한 

2019. 5. 9. 19:39 부터 진정인의 모친이 도착한 20:52까지 약 1시간10여분 동

안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

는바, 이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보장해야 할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절차상 수사기관과 피의자라는 지위의 불평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의자는 수사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 피의자에 대한 형사 공공변호

인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선 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이상, 비록 이 사건 

진정인이 조사 종료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온전히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인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히 그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편의를 제

공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제4항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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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진정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

진정인의 조치 또한 오랜 경찰의 수사관행에서 비롯된바, 개인적 책임을 묻기엔 

적절치 않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

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둘 것과,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

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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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38800 [경찰관들의 가택 무단침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주거의 자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12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수차

례에 걸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10여 분간 머무른 것은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및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 및 제5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찰서)

2. ○○○(전 ○○○○경찰서, 현 △△△△경찰서)

3.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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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주

거의 자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서, 2019. 8. 6. 21:20경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부인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몽둥이를 들고 칼을 차고 다녔는

지를 물어, 진정인은 “20여 년 동안 근처 초등학교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나무 지

팡이와 등산용 탄띠, 그에 부착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특공무술을 하고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등

산용 칼집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퇴거하지 않고 수색행위를 계

속하면서 벽에 걸려 있는 검도 유단자 자격증을 보고는 “이 집에 검도 5단이 누

구냐”고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등산용 칼

집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진정인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압수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현행범이나 강력범

죄자도 아닌데 불법수색하고 동행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동행을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경찰서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형사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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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 8. 6. 20:45경 112 신고로 ‘아파트 입구에서 아저씨가 큰 나무 막대

기를 들고 다니고, 허리춤에 칼, 부엌칼 같은 걸 들고 다닌다. 흰색 티에 츄리닝 

바지, 50대 초중반, 175㎝ 이상이다’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

다. 현장에 도착한 후 아파트 경비실의 협조를 얻어 CCTV를 열람하자 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칼이 부착된 군용탄띠를 차고 큰 막대기를 허공에 휘두르

다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는 ‘위험발생 방지, 범죄 예방･제지에 따른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행동이 위 요건에 부합한

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21:20경 출입문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자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었

고 진정인에게 ‘112신고가 되었다는 사실 및 그 신고 내용 등’을 설명하자, 진정

인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방문

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자신의 집 현관 바로 안쪽에 있는 긴 막대기를 보여주면

서 “이 막대기는 내가 운동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교

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약 5분쯤 경과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진정인들의 

주거지 방문에 불만스런 말투로 응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이 거실에서 진정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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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은 “영장 가지고 와라, 범

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남의 집에 왜 들어왔느냐, 칼 내놔라, 보여준다

고만 했다”라며 여러 차례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진정인이 “책임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겠다. 모두 나가라”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남아 진정인과 

거실에서 대화 하였고, 피진정인 2, 3은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였다.

진정인은 “내가 칼을 차고 운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여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퇴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

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흉기의 은닉휴대) 칼 등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니고 다니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진정인 주

장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

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한편, 주거지 거실 입구 오른쪽 벽에 액자로 된 검도 5단 인증서가 걸려 있

어, 진정인이 실제 운동을 목적으로 나무막대기를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벽에 걸려 있는 검도 5단증 소유자가 누구신가요”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눈

에 띄어 질문을 한 것일 뿐 위압감을 준 사실 없었다. 진정인이 건네주었던 탄띠

와 칼집은 사진 촬영한 후 돌려주었고, 진정인의 거실이나 안방 등지를 수색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이 112신고에 따라 진정인의 주거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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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청문감사관 제출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 발생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관련사진,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①“2019. 8. 6. 

20:45경 진정인 아파트 입구에서 아저씨가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허리춤

에 칼을 차고 다닌다. 부엌칼 같은 것을 들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

었음. 이에 따라 ‘대상자 및 휴대하던 칼 확인했으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 함’으로 종결처리 하였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②“2019. 8. 6. 22:36경 112신고 한밤중인데 경

찰관 7~8명이 집으로 들어와 평화를 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진

정인 퇴거한 후, 진정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9. 8. 6.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피진정인 작성)에는, 2019. 8. 6. 

20:30경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진정인)가 군용 탄띠에 길이 14.5cm, 

총 28cm 칼을 장착하고 돌아다녀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2019. 8. 26. 진정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청구 하였

으나, ○○지방법원 ○○지원 판사 박○○은 이를 기각하였다.

라. 2019. 8. 7. 진정인은 ○○○○경찰서에 경찰관 5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

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늦은 시간 경찰관들이 주거에 들어가 범죄자 

취급하여 인권을 침해한 부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2019. 8. 26. 피진정기관(생활안전계)에서 작성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件 관련’자료에 의하면, 21:20경 진정인이 문을 열어 주어 피진정인들은 

방안으로 들어갔고, 21:35경 퇴거시까지 약 15분간 머문 행위는 경찰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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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인 적합성과 상당성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필요성(최소침해) 부

분에서는 진정인이 건네는 칼과 사용용도를 확인 하였고, 처와 딸 등 가족

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경찰의 출동목적은 이루어졌으며, 진정인으

로부터 1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으면 즉시 퇴거하여야 함에도 약 10

여분간 가택에 있으며 퇴거하지 않은 점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

된 사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바. 진정인 아파트 입구 CCTV영상(2개 파일)에 의하면, 1)약 10초간 아파트 

입구에서 진정인이 허리에 칼집이 장착된 군용 탄띠를 차고 약 1.5m 길이

의 막대기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2)진정인은 들고 있던 막대기

로 검도 자세로 약 27초간 3∼4회 내려치는 동작을 하다가 아파트 현관 안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 주거지 방문 시 피진정인들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5개 파일, 각 5분 합계 

약 20분, 2019. 8. 6. 21:20∼21:35)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21:20∼21:23경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진정인 3은 ‘운동하신 막대기 있지요?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물건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고 하자, 진정인은 ‘누가요? 막대기는 운동차원에서 갖고 다닌다. 허리에 

찬 탄띠는 그냥 차고 다니는 거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탄띠에 뭔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

가지 못할 거 같다’고 하자, 진정인은 ‘뭘 이야기 하시는 거냐, 운동하는 기

구다’고 답변하였다.

2) 21:24∼21:26경 피진정인들은, ‘막대기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때 엄청 위험할 수 있다.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은 상식

적이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아니 내가 칼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탄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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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누구냐?’ 고 하면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뭐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운동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다녀요’ 라며 

항의요청을 하였다.

3) 21:27∼21:29경 진정인은, ‘위협 목적도 아니고 그냥 허리에 차고 다닌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영장가지고 오세요.’라고 항의하였고, 피진정

인들은 ‘신고받고 왔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진정인은 ‘처벌

하세요. 남의 집에 들어와 뭐 하시는거냐, 나가세요’라고 요청하였다.

4) 21:30∼21:35경 (상호 언쟁 후) 피진정인 1은 거실에서 진정인과 대화, 

피진정인 2, 3은 문 앞에서 탄띠 등을 사진촬영, 이후 진정인에게 ‘다시 신

고 들어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영상 종료되었다.

아. 본 진정사건 관련, 피진정기관의 유사사례 재발방지 직무교육 실시 결과 

통보에 따르면, 1) 본 진정내용을 포함하여 2019. 10. 1. 등 총4회, 8시간에

걸쳐 ○○○○경찰서 대강당에서 외근부서 경찰관 340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 또한, ○○지구대에서는 순찰팀원 78명 전원을

상대로 2019. 9. 19. 등 총 2회 총 1시간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5. 판 단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

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절차적으

로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

제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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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에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

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압수･

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피진정인들이 무단침입을 하고 부당한 수색을 실

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주거지 출입에 동의한 사

실이 확인되어 무단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입 이후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에서 문제됐던 진정인 소지물품이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질의를 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대물적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들의 ‘법적조치’ 발언이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 안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범죄처벌

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조항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협박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수차례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이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진정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피진정인들로 하여금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승낙한 사실은 확인

되지만, 불과 몇 분 후에 진정인이 14회에 걸쳐 피진정인들의 퇴거를 요청하였

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최초 진정인의 동의의사 표시는 피진정인들의 갑작스

러운 야간시간 방문에 대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그에 협조하는 취지에 국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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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이후 제반 경위를 파악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퇴거

를 요청한 이상, 피진정인들은 즉각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였어야 할 것

이나, 피진정인들은 10분여에 걸쳐 진정인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바, 이

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영장

주의)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당시 야간의 시간대였고 진정인의 가족들이 함께 

주거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과 진정인 가족들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12신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

련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정인 및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진정기관장이 이미 서면경고를 실

시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되, 피

진정기관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직무교육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기관

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주거의 자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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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83300 [체포 시 과도한 뒷수갑 사용과 

휴대전화 수색]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하고, 향후 소속 직원들이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뒷수갑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인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와 동시에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2】 체포 사유인 관공서 주취소란과 관련성이 없고, 진정인이 휴대전화 수색에 동의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색한 행위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진 정 인 ○○○

피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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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하고, 향후 소속 직원들이 뒷수갑 사용의 필

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뒷수갑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9. 8. 29. 02:0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이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피진정인은 경장 ○○○(이하 ‘참고인’

이라 한다)에게 지시하여 진정인의 손목에 총 세 개의 수갑을 채웠는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손목 피부가 벗겨지고 퉁퉁 부어 팔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나. 진정인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고 하자,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녹음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37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뒷수갑 사용) 관련

진정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

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주취소란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사건 당

일에도 진정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와 스피

커폰을 켜놓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횡설수설하였는데, 경장 △△△

가 용무를 물어보고 밖에서 통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

시하고 경찰관의 업무를 계속 방해하였다.

피진정인과 경장 △△△가 진정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고, 

용무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에게 경찰관의 업무

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있다고 보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1호(관공

서에서의 주취소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01:23경 진정인을 체포하였는데, 진정인은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현행범인 체포 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고,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

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참고인과 함께 진정인에게 뒷수

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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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5분이 경과한 01:27경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피진정인

과 참고인이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조정해주었으며, 자해 방지를 위하여 탁자를 

밀어 공간도 확보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다가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기에 안전을 위하여 수갑으로 진정인의 수갑 줄과 의

자의 고정 고리를 연결하였고, 진정인의 상태를 주시하다가 진정인의 흥분이 가

라앉은 01:37경에는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간은 

총 14분 정도에 불과하다.

수갑을 풀어준 이후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진정 내용과 같이 ‘피부

가 벗겨지고 퉁퉁 부어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신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당시에도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별다른 외상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이 병원 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수색)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고 진술한 적은 없

었다. 진정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사실도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파출소로 전화하려고 하였는데, 기존에 사건을 처리하며 확보한 연락처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다. 참고인(○○○, 경장, ○○○○경찰서 ○○파출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정상적

인 업무가 심히 곤란하였다. 진정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비웃으며 “씨발, 그래 어디 한 번 엮어 봐”라는 등 행패를 지속하여 체포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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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이 없었다.

진정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더욱 흥분하여 귀가 아플 정도의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뒷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며 다가오기에, 부득이하게 수갑을 하나 더 꺼내 원래 차고 

있던 뒷수갑의 연결 부위와 좌석에 있는 고리에 채워서 좌석 이탈을 방지하였다. 

진정인이 진정된 후에는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자료, 현행

범인 체포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장구사용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신

문조서, ○○○○지방법원 약식명령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8. 29. 01:10경, 음주를 한 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파출소에 들어가서는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를 계속하였는데, 경장 

△△△ 등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참고인 등이 01:16

∼01:23경 진정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거나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게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로 들어왔으며, 경찰관들에게 “(진정인을) 집

어넣으려면 집어넣어봐라”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2019. 8. 29. 01:23경 ○○파출소 내에서 진정인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위반으로 현

행범인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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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2019. 8. 29. 01:24경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

○파출소 내 피의자대기석에 앉혔고, 참고인이 01:27경 수갑 사용 상태를 

조절하였다. 진정인이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약 8회 정도 자리에서 일

어나고 피진정인과 참고인에게 다가가기를 반복하자, 피진정인이 01:29

경 뒷수갑의 체인 부분과 피의자대기석을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01:30경 수갑 사용 상태를 조절하고 01:35경 수갑 사용 부위

를 확인하였으며, 01:37∼01:39경 수갑을 해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1분 48초 동안 수색

하였다.

1) 01:24:42경~01:25:08경(약 27초)

2) 01:25:30경~01:26:02경(약 33초)

3) 01:27:42경~01:28:25경(약 48초)

4) 01:28:41경~01:28:48경(약   8초)

(※ 위 4항은 휴대전화의 외관을 주로 확인한 시간이므로 내용 수색 시간

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방법원 판사 ○○○은 2019. 10. 1. 진정인의 ｢경범죄 처

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9고약××××).

5. 판단

가. 뒷수갑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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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갑 등 사용지침｣은 2019. 4. 개정되어 같은 달 5일 각 지방청 수사

과 등으로 하달되었다. 기존 지침은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

소 포함)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자살･자해･타해 우

려가 적은 사람의 경우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

정된 지침에서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과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우며 수갑을 세 개나 사용하고 

손목을 과도하게 조여 고통을 주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는바, 이하에서는 진정인 주장의 사실여부 및 피진정인의 뒷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

에 따라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

을 채우고 다른 수갑으로 수갑과 의자의 고정 고리를 연결하였을 뿐이고, 당시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는 하였지만 손목에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진정내용을 부인한다. 관련하여, CCTV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체포 전후의 상

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손목의 세 개의 수갑을 

채웠다거나, 진정인이 팔을 제대로 못 사용할 정도로 무리하게 수갑을 사용하지

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체포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 외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그 저항의 정도

에 있어서도 수갑이 채워질 당시 팔을 피하는 것 외에 피진정인이나 참고인 등에

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도주나 자해를 하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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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

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상의 규정에 따

르더라도,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뒷수갑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진정인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체포와 동시에 일

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범위를 넘어선 수갑사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휴대전화 수색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6조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영

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체포자에게 위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나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및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인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자료이다.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

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정사실 라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진정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분 48초 동안 진정인의 휴대전

화 내용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수색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봄으로써 전화번호를 파악하려고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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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

고 수갑을 채워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고, 경장 △△△ 등이 이미 진정인의 신원

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가서 수색한 행

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진정인의 휴

대전화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외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는 동

안 경장 △△△가 진정인의 손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으므로 피진정

인이 별도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상대방과 통화를 함으로써 큰 소리를 내기는 하

였으나 휴대전화에 내장된 정보 자체가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인 관공서

에서의 주취소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수색하며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였는

데(01:24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며 확인하는 정보가 무엇

인지를 진정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거나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등 휴대전화 수색에 대한 거부 또는 저

항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수색은 ｢형

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7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은 과도한 뒷수갑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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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색함으로써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비록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진정인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며 수갑 사용 부위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여 수갑 상태를 조절하였던 점, 진정인이 다리를 움직이더라도 부

상을 당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멀리 치우는 등 조치를 하였던 점, 약 14분 만에 수

갑을 해제하는 등 그 시간도 과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수갑 등 사용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별

다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고,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 단순히 행

정편의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행위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업무관행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찰서장에

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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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20진정0084900 [부당한 출국금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가.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금지결정에 대

해 실효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함.  

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제외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상 장애가 충분히 소

명된 경우에 한하고, 이를 위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다. 출국금지 관련 통지서가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검찰총장에게, 수사편의상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조치가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요청 업무에 관

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출국금지 필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요청서만을 제출

하여 당사자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 금지 및 연장을 한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

참조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 절차),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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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및 제6조의

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출국금지･정지의 요

청) 및 제4조(출국금지･정지의 통지유예)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지방검찰청 소속)

2. ○○○(상동)

3. ○○○(상동)

4. 법무부장관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금지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함.

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제외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상 장애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이를 위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다. 출국금지 관련 통지서가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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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총장에게,

수사편의상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조치가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2, 3 등 이 사건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 요청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하여 2019. 12. 18. ○○○○지방검찰청에서 1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

사를 받았고, 같은 달 24. 12시간 동안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압

수수색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0. 1. 24. 진정인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9박 10일 일정의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던 중, 출국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여행을 하

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

가 없었음에도, ○○○○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실조차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거주이전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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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20. 1. 24. 출국 수속 중에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검찰청에 전화하여 

출국이 금지된 이유와 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수사상 아

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서

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진정인 외에 ○○○○○○○에 근무했던 다수

의 수사관들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도 상당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9. 12. 6. 금요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2019. 12. 8.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전화와 우편을 함께 받았는데, 출석일자가 일요일이었고 이틀 밖에 남지 않아 

‘다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하자 검찰청 직원은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2019. 12. 13. 금요일에 검찰청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주말에 출석하라고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이 주말에 다른 조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2019. 12. 18.

(수) 출석조사를 받았다.

2019. 12. 18.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직장과 거리

가 멀어서 야간 조사를 받더라도 한 번에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조사가 끝난 후 웬만큼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받을 것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출석 조사 이후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요청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8∼9개월 전부터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진정인 역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의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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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3

2019. 11.말경 ○○○○지방검찰청 ○○○○제○부에서는 피의자 ○○○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은 2018. 6. 13.에 있었던 ○○○○시장 

지방선거에서 現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경찰 등이 개입하여 선거

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사건으로, ○○○○지방검찰청 ○○○○제○부에서 

수사에 착수할 무렵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높아가는 상황이

었고,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 선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이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

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참고인이었던 진정인을 비롯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들 및 중요 참고인

들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

였다. 실제로 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방경찰청의 경찰관 10여명을 조사

할 필요가 있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도 

2회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다수의 인물들이 관여되어 있

는 사건 특성상 출국금지 사실 및 수사 대상자가 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건 관

련자들 간에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수사기관이 미처 파

악하지 못한 중요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았기 때문에, 진정인 등 피고발인들은 물론 중요 참고인들까지도 출입국관

리법 제4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및 출국

금지 기간연장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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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 당시, 범죄사실 요지와 진정인이 특정 사건으로 수사 중이므

로 수사보안상 당사자에게 통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재하였고, 출국금지 연

장 요청시에도 범죄사실, 진정인이 수사 중인 사실, 수사개시 사실이 알려질 경

우 잠적, 수사회피 등으로 추가 증거 확보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 발생 우

려가 있어 수사보안상 당사자에게 통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 기재하였다.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대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취지는 출국금지 결정 후 대상

자에게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하기 위함인데, 법령 등에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상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규정한 바는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상자

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주소를 진정인

이 거주하는 곳으로 판단하고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출국금지 등 각 요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지방검

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처분청으로서 위 

요청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여 이 사건 각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정으

로 인한 진정인의 기본권 제한이나 불이익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무부장관의 처분 행위가 문제될 뿐이다.

2) 피진정인 4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

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

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통지 제외를 요청하

는 경우 요청서 및 제출 자료를 통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통지 제외를 요청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지방검찰청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제4

조의4 제3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38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및 통지 유예를 요청하였는데,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

을 확인하였고,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기록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므로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이 공적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고 출국금지 요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별

도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출국금지 기간 중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

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20. 1. 30. ○○○○지

방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고,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2020. 1. 31. 등기우편으로 진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020. 2. 13. 반송되었다.

다. 참고인(○○○, ○○지방경찰청)

2018년 전(前) ○○시장 ○○○○ 비리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다. 공직선거

법 위반 등 사건으로 2019. 12. 19.∼20.과 2020. 2. 24. ○○지방검찰청공안

부 소속 ○○○ 검사와 ○○○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참고인은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 검사와 ○○○ 검

사는 ○○지방검찰청 공안부 소속이면서 ○○○○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공직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 검사는 참고

인의 담당업무의 사건 지휘 검사라서 평소에 업무 협의 등을 하는 관계였는데,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출국금지 및 해제 사실에 

관하여 통지받은 적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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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1, 2, 3은 ○○○○지방검찰청 ○○○○

제○부 소속으로 위 사건을 담당한 검사 및 수사관이다. 한편, 피진정인 4는 

출입국관리법 소관부처로서 출국금지 등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은 2019. 3. 25. ○○지방검찰청에 고소가 접수

되었다가 같은 해 11. 26.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지방검찰청 ○○○○제○부는 같은 해 12. 2. 진정인 등

15명에 대하여 출국금지(2019. 12. 2.∼2020. 1. 1.)와 함께 출국금지에 

대한 통지 제외를 피진정인 4에게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진정인 4는 진정인

등 15명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제○

부는 2019. 12. 27. 진정인 등 19명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2020. 1. 

2.∼2020. 2. 1.)과 함께 출국금지 기간연장에 대한 통지 제외를 피진정인 

4에게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진정인 4는 진정인 등 19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출국금지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2020. 1. 24. 진정인은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에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2020. 1. 29. ○○○○지방검찰청 ○○○○제○부는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일부 피의자들(진정인 불포함)을 기소하고 다음날인 30일 진정인

등 40명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 4는 출

국금지를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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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출국금지 해제 다음날인 31일 피진정인 4는 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주

소지로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진정인과 참

고인의 경우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해제 통지서를 수령

하지 못하였다. 

사.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 1. 1.∼2019. 12. 31. 기간 중 수사기

관이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 및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98% 이상 승인하였고(아래 표 참조), 2019. 1.∼2020. 3. 기간 중 범죄 수

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출

국금지 및 기간연장 결정에 대한 통지 제외를 요청한 건수는 6,036건이

며, 법무부가 모두 승인하였다.

<수사목적 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17. 1. 1.∼’19. 12. 31.)>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요 청 승 인 요 청 승 인 요 청 승 인

계 9,943 9,843 9,456 9,241 10,244 10,113

아. 이 사건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에 대한 심사･결정은 ○○○○○과 담당자

가 기안한 후 1차 검토는 서기관이, 2차 검토는 ○○○○○과장이, 최종 결

재는 ○○○○○단장이 하였고, 출국금지 기간연장 결정 및 통지 제외의 

심사･결정은 담당자가 기안하고 서기관이 최종 결재하였다.

5.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

의 하나로서 해외 체류 및 거주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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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출국금지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공무 수행의 편의 및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러한 취지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국

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

능성 등 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출국금

지를 요청할 때 출국금지 등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행 출국금지 절차는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인 피진정인 4가 심사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

을 갖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행위가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처분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앞선 인정사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출국금지 요청의 98% 이상이 승인되는 등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제

도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을 감안

하면, 그간의 관행들을 외면한 채 법무부장관의 종국적인 처분에 대해서만 논하

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 요청에서부터 그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출국금지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는 출입

국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가. 출국금지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

라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출국금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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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여 그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처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

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

한 신속한 관련 증거 확보의 필요성, 해외 도피 등 관련자들의 수사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4는 출입

국관리법상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

첫째, 이 사건 진정인은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경찰공무원이자 어린 

딸(초등5학년)과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출생이후 현

재까지 5차례 단기간 해외여행 외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기록이 없는 

등 진정인의 직업, 가족관계, 출입국기록 등에 따를 때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상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진정인 1 내지 3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정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12. 2. 출국금지 요청 당시 진정인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였고 진정인이 검찰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더라도 ‘대상자는 2017. 8.∼2018. 12. 경찰관 지위를 이용하

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주요 참고

인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진정인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건이라 하여,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

피 가능성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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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지를 일률적으로 요청하는 수사 관행은 용인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관

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는 지금보다 더욱 남용될 가능

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국금지를 하여야 

한다’는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진정인은 2019. 12. 18.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시간 야간 

조사를 받는 등 검찰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석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추가 조사가 없었음에도 같은 달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이 요청되었고, 수사회피

또는 해외도피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다섯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

청서 외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거나 남용되지 않

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실무적으로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심사하

고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국금

지 및 기간연장 요청 당시 ○○○○지방검찰청은 출국금지 요청서만 제출하고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4 또한 별다른 확

인 절차 없이 출국금지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 및 기간연장을 결정하였다.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국금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의 필요

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가운데 그 필요성 또한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출입

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출국금지 심사가 적법

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헌

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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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국금지 통지 제외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

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통지제도는 출국금지결정을 다투거나 불복절차(이의신

청, 행정심판 등)를 밟는데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므로 출국금지의 남용을 방

지하고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구체적 필요성, 적법절차 및 심사의 적정

성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출국금지 통지 제외의 요청 및 심사･결정은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피진정인 1 내지 3은 출국금지 사실 및 수사 대상자가 된 사실이 알려

질 경우 수사 회피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12. 2. 출국금지 요청이 있기 

전, 다수의 언론보도(2019. 3. 25.자, 2019. 11. 26.자 등)를 통해 검찰에 사건

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전(前) ○○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피의자이든 참

고인이든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2019. 12. 2. 출국금지 및 같은 달 27일 출국금지 기간연장에 관

한 내용이 대상자들에게 통지된다 하여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이 심히 염

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진정인을 포함하여 출국금지 통지제

외 대상자들 상다수가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되

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둘째, 출국금지 통지제외 조치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 수사 대

상자 또는 당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수사 회피나 방해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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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사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은 미(未)통지가 남용되지 아니하

도록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막연한 개연성 수준이 아닌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수사상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통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제2항), 대검찰청 예규인 출국금지･

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제879호, 제1056호) 제2조 및 제4조에

서는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2019. 12. 2. 출국금지 요청서를 살펴보면, ‘수사보안상 통

지유예 요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통지 제외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즉,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의 구체적

인 기재나 소명자료가 없다. 또한 2019. 12. 27. 출국금지 기간연장 요청서에서

는 통지유예의 사유로 ‘출국금지 통지로 인한 수사개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잠

적, 수사회피 등으로 추가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통지 유예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2. 27. 출국금

지 기간연장 요청 당시 진정인은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12. 6.∼13.)와 

출석조사(12. 18.)를 받은 상태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다 하여 달리 수사상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나 

소명자료 또한 없다. 더욱이 일부 출국금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여권이 이미 만료

되었거나 출생이후 현재까지 출국 기록이 1회에 불과함에도 통지유예 사유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다수의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되는 자’라고 기

재되어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출국금지 통지제외 요청 당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사유가 심사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일

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랐음에도, 피진정인 4는 ○○○○지방검찰청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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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 통지제외에 대한 심사 시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구 없

이 통지제외 요청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국금지 통지제외 요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제외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가운데 그 필요성 또한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통지제외에 대한 심

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

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출국금지 심사 개선 필요성

1) 출국금지 심사업무의 실질화

전술한 바와 같이, 법무부는 별다른 확인 없이 수사기관에서 보낸 요청서만으

로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에 대하여 심사･결정하였는데,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

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수사 목적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승

인율은 98%이상에 달하고, 2019. 1.∼2020. 3. 기간 중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

으로 통지 제외를 요청한 건수(6,036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모두 승인한 것으

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대 현재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가 출국금지 

남용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더욱이 출국금지 관련 업무가 연간 5만여 건인데 비해 ○○○○○과 내 출국금

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출국금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기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출국금지가 남

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심사 인력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심사 

절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의 모두 수용하는 형태가 아닌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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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금지 통지제외의 최소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 출국금지 사실에 대한 통지 제외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출국금지 미(未)통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최장 3개월간 출국금

지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서

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요청의 경우

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상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한 통지 제

외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바, 통지 제외 요청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다.

3)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 외 다른 출국금지 대상자의 경우

에도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어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

다. 출국금지 처분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

한 제한이므로, 출국금지 및 해제에 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상 주

소지 또는 대상자가 직접 언급･기재하거나 실제 거주한다고 볼 수 있는 주소지

로 송부하여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인 2, 

3이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지에 불과한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특별한 이

유나 사정없이 대상자의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은 자의적(恣意的)인 행위로 부적

절하다. 특히 이 사건 진정인과 참고인의 경우 2019. 12. 18.과 같은 달 19일∼

20일 각각 출석조사를 받았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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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음에도 2019. 12. 27.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조차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반복 기재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범죄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국금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 하더라

도 사후에라도 출국금지 및 그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

이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서에 대상자의 주소를 정확하

게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기관의 통지제외 요청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모두 승인되고, 해제에 관한 통지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출국금지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출

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치

게 짧아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함에 있

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

마.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수

사 검사 중에 한 명으로 출국금지 요청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

을 묻지 아니하되, 출입국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그 취지에 반하여 출국금지와 

통지제외를 요청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는 피진정인 2, 3 등 

출국금지 요청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의 용이함만을 위하여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아니하

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피진정인 2, 3 등 출국금지 요청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

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검찰청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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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검찰

총장에게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가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찰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 사건 출국금지 심사가 부실하였던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는 업무 환경 및 그간의 관행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묻지 않되, 출국금지 심사와 관련

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

와 금지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

고,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제외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상 장애가 충분히 소

명된 경우에 한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출국금지 관련 통지서가 대상

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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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7. 16.자 결정 20진정0219800 등 병합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

행범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피진정인 이○○에 대해 서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적

법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후 현장

이 아닌 곳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함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

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및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

한 압수)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 및 제5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박○○

2. 김○○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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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피진정인 

이○○에 대해 서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적

법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중 ‘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는  2020. 3. 16. 23:00경

○○ ○○구 ○○○○역 역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체포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인계

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7일 07:00경 석방될 때까지 약 8시간 불법구

금을 당하였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경찰관인 피진정인 3은 ○○경찰서 형사계 사

무실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임의로 살펴보고, 휴대폰도 임의로 

가져가 여기저기 검색하였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진

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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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2020. 3. 16. 23:14경 청소년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부정승차하고 도주하려

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역 현장에 출동하였고, 진정인이 타인의 청

소년 교통카드로 55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 상대

로 카드 습득경위, 사용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제시할 수 없다. 요금은 알아서 낼 것이니 경찰관은 

가라”고 하였다. 역무원이 “부정승차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고지하

자 진정인은 “지금 돈 없다, 왜 그 돈을 내야 하냐? 경찰관이 돈을 깎아 달라”는 

등 약 15분간 자신의 입장만 말하였다.

역무원은 진정인이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2회에 걸쳐 도주를 시도하였고 신

분증도 제시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당시 상황에

서 피진정인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

한 후,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부정사

용 하였다는 교통카드도 제출하지 않았다. 진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체에 대하여는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였다.

다. 피진정인 3

2020. 3. 17. 00:55경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치

되었고, 수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집에 보내 달라,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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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야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정인이 담당 수사관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의제

기를 하여 사무실 입구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은 그 과정에서도 반쯤 누

워서 조사받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05:30경 종

료하였다.

당시 형사계 사무실은 리모델링 중이어서 CCTV가 작동되지 않았고, 진정

인의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6조에 따라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하여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간단히 조사하게 

되어 있어, 그 소지여부를 검사한 것이다. 이후 추가 조사 시는 지구대에서 진정

인에 대한 흉기소지 여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속탐지기를 이용하

여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잠깐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외표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진정인에게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냐”라고 하자, 진정인은 “그딴 게 

있겠냐, 직접 보든가”라고 하여 가방 안을 확인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은 없었다. 

또한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열어 가족이 있는지 보았으나, 없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다른 사항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 

등은 2016. 4. 28.자 경찰청의 ‘체포 피의자 신체수색 등 단계별 유의사항 등 지

시(하달)’ 지시공문을 근거로 실시한 것이다.

진정인의 석방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는 절도죄로 검거

된 2명이 코로나19 의심대상자로 분류･조치되어 사무실 폐쇄 및 피의자 등의 

격리조치가 내려져, 진정인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며 양해를 구하였고, 07:00

경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진정인을 즉시 석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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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체

포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역 역무원 신고, 2020. 3. 16. 

23:14경 부정승차 적발, 부과금 안 내고 도주 시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

터등사용사기 현행범 1명 체포, 종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혐의는 2020. 1. 31.경부터 2020. 

3. 16. 23:00경까지 타인의 교통카드로 53회에 걸쳐 ○○ 일대 지하철에서

사용함으로써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를 하였고, 요금납부, 

신분증 제시, 신체수색, 연락처 및 카드 습득경위 등 답변요청에 대하여 일체

불응하였으며, 도주를 시도하여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 체포 당시 ○○○○역 사무실에서 약 15분 정도 촬영된 피진정인 

1, 2 제출의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요금납부

하고 종결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나 진정인은 팔짱을 끼고 계속 거부하는 

모습,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시간부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

용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가 있

다”고 고지하자, 진정인은 “왜 체포하냐”며 반항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라. 형사사건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체포 사유 등을 고

지하였으나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신분증 제시와 신체수

색에도 불응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하여 체

포한 사실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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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은 

부정승차 후 도주시도로 역무원에게 붙잡혀 피진정인들에게 인계된 상황으로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점, 진정인이 타인의 교통카드로 

53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혐의

가 있음이 확인되어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기각사유).

또한, 진정인은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자신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상 진정인이 ｢범죄수사규칙｣ 제98조

에 따른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포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의자 권리고지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사유).

한편, 진정인은 현행범인 체포 이후 경찰서 인치에 이어 석방에 이르기까지 

8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체포요건 및 체포과정

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 3이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2020. 3. 17. 00:55경 인치 받아 진정인 동의하에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정인

의 조사 비협조로 05:30경 조사가 종료되었던 점, 당시 경찰서 내 2명의 코로나

19 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무실 폐쇄 및 격리를 위한 대기조치가 있었고, 

07:00경 의심환자의 음성판정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진정인이 즉시 석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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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불법구

금이라고 볼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기각사유).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

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18조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

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

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경찰서에 인치된 진정인을 인계받은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현행범인 체포 

당시 흉기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진정인의 소지품에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를 점검할 목적으로 진정인의 가방 안의 소지품을 확

인하고 휴대폰을 검색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외피검사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개념상 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인 체포 당시 흉기 등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진정인 3의 수색행위가 체포현장과는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영장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의 체포에 기한 

수색으로 볼 수는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흉기소지 여부 등

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외표검사를 넘어 주머니 안이나 소지품의 안을 뒤

지는 것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영장에 

의하지 않은 피진정인 3의 수색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동의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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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됨으로써 그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진정인이 “그딴 게 있겠냐, 직접 보든가”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동의의 의사를 표

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인이 체포 당

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나 신체수색 등을 일체 거부하였다는 사건기록의 수사

보고서 등을 고려해 보면, 진정인이 가방 수색에 대해서만 동의 하였을 것이라고

는 생각하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대상자간 진술이나 자료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 3은 달리 그 주장을 입증할 만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수색과 관련해서도,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연락처를 제공

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심야조사를 위하여 진정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

진정인 3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휴대전화 검색에 대한 진정인의 동의는 없

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야조사는 대상자이며 성인인 진정인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체포사실의 

통지를 위한 검색이라고 해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

은 허용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

의 가방 안 소지품 및 휴대폰을 부당하게 수색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

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관

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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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 1호 제2호 및 제

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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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200600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띠 미착

용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호송자 안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

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조(차량호송) 및 제63조(호송관의 임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40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호송자 안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수갑가리개 미사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9. 3. 8.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상태

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진정인을 호송하던 피진

정인 1, 2, 3은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행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4, 5는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유치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가리개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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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3

2019. 3. 7. 진정인을 ○○○파출소로부터 인계받은 후 구속수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에서 2019. 3. 8. 10:30에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당시 호송차량은 형사기동대 차량

으로 피진정인 1이 운전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2와 3이 진정인을 뒷좌석에 태우

고 출발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수갑 및 포승을 한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호송구간도 시내권으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까지 거리는 약 14km에 불과했다.

2) 피진정인 4, 5

피진정인 4는 2019. 3. 8. 야간당직 근무(3. 8. 18:00∼3. 9. 09:00) 중 유치

장에 입감되어 있던 진정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으로 외부 진료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팀 동료인 ○○○ 경위와 함께 진

정인을 데리고 진정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 ○○○구 소재 ○○

○병원에 갔다. 그러나 당일 19:30경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진료시간이 

종료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

다음 날(3. 9.) 당직근무 중인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의 진료요청에 따라 형사

4팀장, ○○○ 경위와 함께 진정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으며, 병원 호송 당

시 수갑가리개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5는 진료실 안에서 수갑을 해제한 상태

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다시 수갑을 채우고, 수갑가리개를 한 다음 유치장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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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의견서, 피의자 출감 지휘서, 

피의자 입감 지휘서, 체포구속인수진부, 처방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경찰서 송치 피의자 호송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6. 야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 ○○구 소재 노래주

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

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3. 7. 02:3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어 같은 날 08:55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9. 3. 7. 당직근무 중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를 한 후 같

은 날 19:23경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3. 8. 09:30경 영장실질심사를 위

해 피진정인 2, 3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시킨 후 경찰차

에 태워 ○○○○지방법원으로 호송하였다. 피진정인 1, 2, 3은 호송 과정

에서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진정인은 2018. 3. 8. 11:48경 유치장으로 재입감

된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하였다.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피진정인 4는 같은 날 19:30경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데리고 진정인이 진료를 희망하는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진료시간

이 종료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9. 3. 9. 다시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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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피진정인 5가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진정인을 데

리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한 후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생명･안전권 침해(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 주장’ 관련

헌법상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는 생래적 기

본권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면서 호송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에게 안전띠 착용을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호송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불가

피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호송 책임

자는 호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미연의 사고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

띠 착용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승차자 전원의 안전띠 의무 착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

되고 있는 때’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진정인 

1, 2, 3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진정인을 호송하면서 운행한 경찰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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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긴급자동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찰차량이 ‘긴급자동

차’로 분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찰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자동

차’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1, 2, 

3의 호송행위를 살펴보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호송 행위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긴급자동차’로 정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띠를 맬 여유가 없

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

송차량 내의 모든 승차자는 호송자, 피호송자를 불문하고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이 

체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신속히 이송하지 않으면 공중의 평온과 안전이 위

협받는 경우나 비좁은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자가 이송에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또는 수갑이나 포승으로 결박된 피의자가 스

스로 정신적 또는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였

다고 한다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나, 이 사건 진정인은 이미 체포되어 예정된 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

러 가는 경우에 해당하고, 호송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 3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자･타해 위험성을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

는바, 업무수행의 특수성 측면에서도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곤

란할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업무와 관련하여 제정하여 시행 중인 ｢피의자 유

치 및 호송규칙｣은 포박 방법, 호송 방법, 호송 수단, 도주 등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호송대상자의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제63조에

서 호송관의 임무 중 하나로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라고 추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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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의자 호

송 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면 미국의 경우 피의자 등 호송 시 안전띠 의무

착용과 관련하여 연방제국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은 없으나, 각 

주 및 시의 경찰관서마다 일률적 또는 특정한 경우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유진 경찰국(Eugene Police Department)

은 ‘수감자 호송(Prisoner Transports)’에서 수감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호송하

는 경우 호송대상자와 경찰관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호송대상자를 수갑

을 채워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안전띠를 고정한 채로 호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

타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도

록 하고 있고(Policy 409, 2014. 12. 29. 시행, 2017. 12. 18. 수정), 필라델피

아 경찰국(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도 경찰 피구금자를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호송대상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안전띠가 없는 차

량은 호송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Directive 7.8, 2016. 1. 16. 시행)

하고 있다(유진 경찰국과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호송대상자에게 채운 수갑을 차

량 내 고리나 기타 장치에 매거나 걸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볼티모어 

경찰국(Baltimore Police Department)은 경찰 차량에 사람(passenger)을 

태우는 경우 모든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Policy 503, 2016. 7. 1.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에게 안전

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실시한 호송 행위는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안전띠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였음을 증명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진정인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 1, 2, 3이 해당 업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피의

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송피의자의 안전에 관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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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진정인 1, 2, 3에게 개인적인 책임은 묻지 

않되, 호송 피의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에

게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호송피의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 

등 구체적인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격권 침해(수갑가리개 미사용) 주장’ 관련

진정인의 외부병원 진료과정에서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진정

인과 피진정인 4, 5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발생 시점

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여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목격

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

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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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인권침해

2020. 9. 14.자 결정 19진정0100300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

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

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참조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

의 금지) 및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주 문

경찰청장에게,

112문자신고에 따른 신고자 위치확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전국 1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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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6. 21.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일 

13:00경 피진정기관으로 부터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진정인은 112문자 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8. 6. 21. 07:3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주간지령업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9:41경 ‘○○0동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

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112문자신고

(No.3873)가 접수되어 ○○지구대 순찰차 순35호 근무자에게 출동지령

을 하였다. ○○지구대 순35호 근무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고 무전보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신고내용으로

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어 2018. 6. 21. 09:43경 및 09:44

경 신고자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위치정보조회를 하였다. 당시 신고자의 

위치는 ○○구 ○○동으로 확인되었으나 CELL방식으로 정확한 장소를 확

인할 수 없어 장소불명으로 1차 종결하였다.

이후 신고자는 같은 날 09:56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

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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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하지 말고요.’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문자신고(No. 3992)를 하여, 피진정

인은 같은 날 10:04경 진정인에 대해 3차 위치정보조회를 하였고, 위치값이 반

경 2km CELL 방식으로 재차 ○○구 ○○동으로 확인되어 ○○지구대 순35호 

근무자에게 신고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령하였다. ○○지

구대 순35호 근무자는 신고자와 통화되었는데 장소가 ○○동 000-00호로 ○○

경찰서 관내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은 같은 날 10:06경 ○○경찰서로 112문자신고를 이첩 처리하였다. ○○경찰서

에서는 이미 같은 날 09:40경 신고자의 다른 112문자신고(No. 6861) 지령을 

받고 ○○경찰서 순65호 근무자가 처리 중이었으며, ○○경찰서에서 해당 신고

를 같이 종결 처리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긴급구조 혹은 신체･생명의 피해신고는 아니

지만,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

록 부득이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향후 신고처리 시 위치추적에 있어 신중을 기하

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 및 경찰청 관계자의 2회에 

걸친 본 위원회 출석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No.3272 / No.3861 / No.3873),

피진정기관의 민원사건(무분별한 위치추적) 조사결과보고, 진정인에 대한 민원

사건조사 결과회신, 사실정보조회에 대한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답

변, 112 신고접수･지령 매뉴얼,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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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21. 08:09경 ‘오늘 아침도 창문 여니 바로 담배냄새 들

어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창문 닫게 되네요. 윗집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동 000-00 B00호, 살기 힘들어요 이집에서만 5년째에요’라는 내용

으로 112문자신고(No. 3272)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

정인에게 ‘120번’으로 전화하여 흡연단속반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진정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항 신고(No. 3272)와 관련하여 ‘다른 것 신

고한 것도 범인을 안 잡아 주잖아요!!!!! 담배 말고 지금 신고한 게 몇 건인

데요? 창문만 열면 냄새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면서 훔쳐보는 건지 잡아달

라고요 ○○0동 000-00 b00’라는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861)하

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에 지령하였으며, 동 

경찰서는 순66호에 신고자의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순66호는 현

장을 확인한 후 ‘신고자는 없고 신고자의 모친이 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

안하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를 한 전력이 있으니 신고를 그렇게 해도 잡으

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함’이라는 내용 및 ‘현장에는 보행자 및 

거주자로 인한 흡연피해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해당 신고를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

다. 진정인은 같은 날 09:41 경 ‘○○0동만 오면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라는 내용으로 112문자

신고(No. 3873)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정인의 위치가 

○○○기지국으로 확인되어 피진정기관인 ○○○○경찰서에 지령하였으며, 

지령을 받은 피진정인은 ○○지구대 순35호에게 출동지령 하였다. 순35

호는 해당 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신고자인 진정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무

전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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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날 09:44경 2차

례에 걸쳐 진정인의 위치정보 조회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순35호는 해당 신고를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

이력 확인한바 특이사항 없어 현장마감’이라는 내용으로 1차 종결하였다.

마. 진정인은 같은 날 09:56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 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

으라고만 하지 말고요’의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992)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정인의 위치가 ○○구 ○○0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지령하였다. 해당 지령을 받은 피진정인은 같은 날 

10:04경 진정인에 대한 제3차 위치정보를 조회하였고, 진정인의 위치가 

○○구 ○○동으로 확인되어 ○○지구대 순35호에게 진정인과 통화가 가

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령하였다. ○○지구대 순35호는 진정인과 통

화한 후 진정인의 거주지를 ○○동 000-00로 확인하여 관할인 ○○○○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2018. 6. 21. 10:06경 ○○○○

경찰서로 해당 신고를 이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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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진정인이 112문자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CODE가 분류되었다.

연번 신고시각 신고내용 code

1
2018. 6. 21. 

08:09 경

오늘 아침도 창문 여니 바로 담배냄새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창문 닫게 되네요. 윗집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동 000-00 B00호, 살기 힘들어요 

이집에서만 5년째에요

code 4

2
2018. 6. 21. 

09:40 경

다른 것 신고한 것도 범인을 안 잡아 주잖아요!!!!! 담배 

말고 지금 신고한 게 몇 건인데요? 창문만 열면 냄새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면서 훔쳐보는 건지 

잡아달라고요 ○○0동 000-00 b03

code 2

3
2018. 6. 21. 

09:41 경

○○0동만 오면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
code 3

4
2018. 6. 21. 

09:56 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 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으라고만 하지 말고요

연번2의 사건과 

동일처리

<112신고 CODE 별 처리 기준>

code 분류기준 출동목표시간

긴급

code 0 코드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 최단 시간 내

code 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최단 시간 내

비긴급

code 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신속출동

code 3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비출동 code 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타기관 인계



2020. 9. 14.자 결정 19진정0100300
8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419

사. 본 진정사건 관련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2문자신고(SMS)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언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경

우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위험한 범죄 상황에서 범인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112문자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전국에서 112로 보내는 문자는 모두 ○○지방경찰청 112서버로 전송된다. 

○○지방경찰청은 해당 문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계적으로 자동조회하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문자의 신고자 주변 기지국 값(CELL 방

식1))을 ○○지방경찰청 112서버로 전송한다. ○○지방경찰청은 해당 기

지국 값을 확인한 후 관할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 배분하며, 관할 지방

청은 지역관서로 지령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와 유통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

재 2005. 5. 26. 99헌마513 등)라고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

1)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판단,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실내･지하 등에서도 측위 가능, 수백m(도심지)~수km(개활지)의 위치오차 발생, 이와 비교되는
방법으로 GPS방식이 있으며 이는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나, 휴대전화에 GPS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GPS를 
꺼 놓은 경우, 건물내부, 지하 등에서는 측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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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

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법

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수집･이

용 또는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진정인은 112문자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관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112문자신고 시스템의 특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운영하

는 112문자신고는 전국 어느 곳에서 발송하더라도 모두 ○○지방경찰청 112서

버로 전송되며, 그 즉시 신고자 주변 기지국 값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지방

청을 경유하여 최근접 경찰관서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긴급전화의 취지에 맞게 

긴급출동 등의 조치를 위한 예비행위로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기본업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2문자신고 시 신고사건의 최근접 경찰관서 배분을 위하여 기지국 위치정보

값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행위가 명문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일부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이는 위치정보법 개정 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적어도 112문자신고가 있는

경우 최근접 경찰관서 배분을 위한 기계적인 기지국 값 조회는 음성에 의한 112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긴급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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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문자신고를 배분받은 이후 실시한 

위치추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8. 6. 21. 08:09경 ‘담배냄새’를 이유로 제1차 112문자신고를 시작하여 같

은 날 09:40경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기는지 주시하며 훔쳐보는지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제2차 신고를 하였고, 09:41경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제3차 신고, 09:56경 ‘협박고소 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제4차 112문

자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진정인의 신고 중 

제3차 신고부터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진정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같은 날 09:43경 및 09:44경 2차례 진정인에 대한 

위치정보를 조회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추가 112문자신고가 10:04경 접수되자 

제3차 위치정보를 조회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신고내용은 단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 또는 기존 신

고내용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법 제

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성 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단

순한 오타나 의미없는 숫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112문자 신고가 실제로

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신고인 사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면, 

문자신고 내용의 긴급성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단

순민원 성격에 가까운 사안을 112로 신고하였음을 피진정인이 문자신고의 내용

과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

은 경우 진정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

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내용에서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 혹은 

신체･생명과 관련한 피해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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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왔

고, 이에 대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 행위가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최초 확인한 신고내용은 ‘노상방뇨자를 잡

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한 상황

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에 따른 피해확산 역시 구체적으로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

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CODE-3(비긴급 신고)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

였음에도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하

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반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

다. 단, 이 사건 피진정인의 위치확인행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

련된 것으로서 개인책임을 묻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

청장에게, 112문자신고에 따른 신고자 위치확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

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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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조사]

결정사항

가. 경찰청장에게,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이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1)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2)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권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나.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쌍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외국인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을 통역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한 행위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4조 3.

○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12

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및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 ｢범죄수사규칙｣ 제240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제244조(통역인의 참여) 및 

제245조(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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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경찰서 소속)

2. □□□(상동)

3. ■■■(상동)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이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이

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

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조치할 것

나.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권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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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자로 진정인의 남편이다. 2020. 3. 31. 08:20경, 피해

자는 ○○동 노상에서 이삿짐 일을 하던 중 처음 보는 행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이놈의 새끼 불법체류자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았고, 위와 

같은 행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진정인들에 의해 아래

와 같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행인)의 몸을 민 적이 없고, 

단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여 휴대폰을 밀면서, 상

대방이 욕설 등을 해 위협을 느꼈다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 1, 2는 피

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피진정인 1, 2 등은 피

해자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글을 잘 

모른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2는 읽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난 후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2 

등은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같은 날 ○○경찰서로 옮겨진 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

았는데, 통역 없이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20. 3. 31. 피해자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온 것으로 보고 진정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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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경찰관에게 바꿔 주었는데, 경찰관이 ‘○○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남편이 안했다면 안했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였다. 

그때 남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았다. 피해자가 파출소에 있을 때 진정

인이 파출소로 전화하거나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었다.

나. 피해자

2012년에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 산지 약 8년 정도 되었다. 2020. 

3. 31. 이삿짐 일을 하던 중이었고 어떤 아저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왜 사진 

찍어요?’라고 말하였는데, 아저씨가 ‘이놈의 새끼가 불법 아니야? 신고할거야’

라고 하였다. 본인과 아저씨가 모두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왔었는데, 경찰관

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다.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

기는 듣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만 듣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일 못하고 조

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본인과 아저씨 모두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는 걸로 알

았는데 본인만 파출소에 갔다.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한참 있다가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 

본인은 밀지 않고 막았다고 몸짓과 함께 말하였을 뿐, 몸을 밀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 체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정신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2020. 3. 31. 진술서는 경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쓴 것이고 때린 사실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파출소

에서 한국말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체포된 지도 몰라서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

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사

진 찍어서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이거는 그냥 사인해도 돼’라

고 해서 서명했다. 파출소에서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파출

소에서 통역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핸드폰 통역앱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물

어보지 않았다.



2020. 10. 13.자 결정 20진정0256500
9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조사

제2편  침해구제분야 427

파출소에 있을 때, 경찰관이 비자를 물어봐서 결혼이민 비자라고 말했다. 경

찰관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물어봐서 와이프이고, 와이프는 한국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차 타고 경찰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경찰관이 전

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운전석 옆에 있던 경찰관이 아내와 통화하였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받기 전에 담당 형사가 아내와 통화하여 합의하라고

이야기했다. 조사받을 때 담당 형사가 ‘통역 필요해?’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좋

아요, 어려운 단어 잘 이해 못해요. 긴 문장은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담당 형사가

‘아냐, 쉬워. 쉽게 하고 모르는 단어는 설명할거야’라고 말하고 조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20. 3. 31. 08:28경, ‘외국인이 불법으로 노란 사다리차를 운행한다.’는 

112 신고와 ‘시비’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였

다. 상대방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며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1이 먼저 언어소통을 위하여 통역 앱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물었

으나,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하기에 하지 

말라고 밀쳤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지

만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피진정인 1이 알려주고 폭행 현행범으로 피해

자를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과 체포적부심 청구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사다리차 운전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출동 당시, 양 당사자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고 있는 등 추가 다툼 우려가 있

었으며, 피해자는 폭행사실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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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는 사다리차가 현장에서 계속 작동 중이었던 점 등을 볼 때, 현장에서 양 

당사자를 즉시 분리 및 제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폭행 및 시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를 임의동행하게 될 

경우 자격증 미취득자인 피해자가 이후 사다리차를 계속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염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는 불

가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상대방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신을 막는 행동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지만 폭행을 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협박죄가 성립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상대방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바로 파출소

로 갈 수 없다고 하여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았다.

○○파출소로 피해자를 인치한 후, 피진정인 2가 한국말 소통에 어려움이 있

는지 재차 물었는데, 피해자는 ‘한국말과 한글을 쓸 줄 안다.’고 답변하였고, ‘현

장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밀친 사실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피해자는 ‘상

대방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사진 찍기에 찍지 말라고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

진정인 2가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 피혐의자 신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스스로 직접 날인하였으며, 자필 진술서 작성

시 피해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왜 폭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폭

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행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사건 현장 및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통역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피해자 또한 한국말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 없이 대화를 진행하였다. 파출

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진정인 2가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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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피해자가 ‘한글을 잘 모른다. 아내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보여준 후 사인하

겠다’라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2) 피진정인 3

2020. 3. 31. 10:46경, 피진정인 3은 ○○파출소로부터 현행범 체포 사건과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같은 날 11:38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

은 날 11:26경 △△△ 경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

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였고, 모로코 

대사관에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역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

다. 피해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한글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참고인(○○○, 이삿짐센터 직원)

사건 당시, 본인은 꼭대기 층에서 이삿짐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노상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경찰관들은 여경 

포함 4명이 왔었는데, 경비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먹이 오고 가고 한 

일이 아니라 말이 오고 간 일이었다.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

의 신분을 확인하였던 것 같고,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경찰이 피해자

의 신원에 대해 묻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적이 없다고 하여 본인이 

CCTV 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불리한 입

장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상대방은 일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서만 받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데려갔다. 지

게차(사다리차) 운전을 하려면 1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1종 면허가 

없어 걱정이 되었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거칠게 행동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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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찰청(외사기획과, 외사수사과)

외국인 피의자 조사 시에는 KICS의 통역요원 현황 메뉴를 통해 어권별 통역

요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통역

요원을 미리 섭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통번역 앱(권리고지에 관한 

내용을 해당 언어의 음성으로 현출)과 법무부, bbb코리아 등에서 제공하는 전

화통역 등을 활용하고 있다.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체포 통

지서의 경우 5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자

료가 있고, 피해자･피의자 등 권리구제안내서의 경우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

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로 번역된 자료가 KICS 자료실에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참고인 등의 진술, 2020. 3. 31. 112 신고사건처

리표, 같은 날 현행범인체포서･진술서･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피의자신문조서･파출소 및 경찰서 CCTV 

영상･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2020. 4. 2. 수사결과보고 및 사건송치 의견

서, 2020. 6. 25.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자로 2012년 진정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3은 현행범 체포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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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 3. 31. 08:27경 ‘외국인이 불법으로 노란 사다리차를 운행한다’는 

김○○(이하 ‘상대방’)의 신고와 같은 날 08:28경 ‘시비가 있다’는 피해자

의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08:30경 피진정인 1, 2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08:40경 ○○아파트 노상에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다. 같은 날 08:45경∼10:36경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를 ○○파출소에 인치

하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

술서와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2020. 3. 31.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혐의자

(진정사건 피해자)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피혐의자가 밀친 것을 인정하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작성

한 진술서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

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은 없다.

마. 같은 날 10:46경 피해자가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이후 같은 날 11:38경

∼12:15경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

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2:15경∼

12:35경 피해자는 위 조서를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날인하였다.

바. 2020. 3. 31.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저 사람(피해자)이 핸드

폰으로 저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에 찍지 말라고 손으로 막았다.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답변,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불법체류자라면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너 불법 아니야? 이 놈의 새끼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답변 등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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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에 따르면, 모로코 영사

관원에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위 영

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다.

사. 2020. 3. 31. ○○파출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경찰관이 손동

작을 하며 대화하는 모습,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화중에 일어서서 손을 뻗

어 막는 듯한 동작을 두 차례 취하는 모습,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제

시하고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경찰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 3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

자 아내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피해자를 조사하는 모습, 피해자가 조서를 

읽고 날인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 2020. 4. 2.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

치하였고, 같은 해 6. 22. ○○○○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혐

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현행범 체포)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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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12조제3항의 단서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영장

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

당한 물리력이 수반되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

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을 권유하

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적절하였는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는 폭행 현행범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사실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가 적절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1, 2는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와 상대방이 모두 112에 신고하였던 정황, 파출소 인치 당시 

피해자가 손동작을 하면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항변하였던 점, 파출소에서 피해

자가 자격증 없이 운전한 사실 외에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

았던 점, 같은 날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사건 발생 전후 사정과 현장에 있었던 참고

인 진술 등으로 보건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것을 현장에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출동 당

시 피해자는 이삿짐회사 직원들과 이삿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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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과 관련 기록 등으로 볼 때 체포 당시 피해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상

당하였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

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 1, 2 또한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112 신고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무자격자

의 사다리차 운행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

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와 무관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112 신고사건의 상대방의 경우와 같이 추후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진출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바, 피진정인 

1, 2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체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장 도착 후 약 10여분 만에 피해자

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

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 다항(통역 등 참여 없는 조사)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제3항은 모든 사람이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221조는 국어에 통하

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

할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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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 1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

61조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

어야 함을,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40조 및 제244조는 외국인의 조

사와 체포･구속에 있어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외국인인 

피의자 등이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거

나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함을, 같은 규

칙 제245조는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이 형사절차에서 의사소통을 하

는데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통역을 제공하거나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외국인에게 형사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결과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이 사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절차 및 그에 따른 권리 안내 등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파출소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

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파출소 CCTV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운전대를 돌리는 듯한 동작

을 하거나 양팔로 엑스 모양의 동작을 취하는 등 손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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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는 모습, 피해자 또한 손동작을 하면서 경찰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

례 확인되는바,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완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영

상에서 피해자가 손을 뻗어 막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던데 반해, 피진정인 1이 파출소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에는 ‘피혐의자가 가슴부위를 1회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사

건 발생 현장과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둘째,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이해관계자 출석진술에 따르

면,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서 8년 정도 거주하여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

고 쉬운 어휘로 이야기할 경우 일상생활의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

나,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법

률용어(현행범, 피의자, 피혐의자, 피의사실, 체포적부심청구권, 신문,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의

사소통하는데 있어 한국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체포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3의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불법체류자라면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너 불법 아니야? 이 놈의 새끼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진술하였는데, 피진정인 1, 2는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각에 2건의 112신고를 접수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의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던 것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시비가 있다)에 대해서는 시비의 구체적인 내용

이나 신고 이유 등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없다.

넷째,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

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

에 있어 외국인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더욱이 수사

기관에 의한 각종 고지나 서명 요청은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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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와 같은 고지 등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가족이

나 지인, 통역인에게 연락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정, 형사절차상 권리, 통역 

및 신뢰관계인 참여 여부, 계속하여 인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안내가 필

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2시간가량 파출소에 있는 동안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로 하여금 4가지 서류(진술서 2개, 확인서 2개)를 작성하게 하거나 

서명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

해자의 국적, 언어능력,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 가족관계 등

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및 그에 따른 권리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거나 피해자의 의

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 및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적절한 통역 제공 여부

피진정인 3은 통역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1시간가량 조

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다 되

어가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여 통역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통역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있으면 좋다. 어려운 단어는 잘 이해 

못한다’고 하는 등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피진정인 3의 조

사가 적절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 없이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신문한 행위가 적법하

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야 하고, 이처럼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입증할 책

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진정인 3이 작성하고 피해자가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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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012년에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

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통역 없이 조사해도 괜찮다고 명시

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112 

신고에서부터 체포, 인치, 조사, 석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피해

자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또한 완전

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데 있어 상당히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 통역 없는 상태에

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경우를 명시적인 동의로 용인하거나 양해하는 경우 외국인 범

죄 수사에 있어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의사소통의 불완전성 등을 이용

하는, 즉 임의성을 가장한 강제 수사나 강압 수사가 행해 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성은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

서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 없이 피해자를 신문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

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 피진정인들의 개인책임 여부

피진정인 1, 2가 체포 요건을 결여하는 등 적법절차에 반하여 피해자를 체포

한 점,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

인 참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4종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점, 이 사건은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유권과 평등

권을 동시에 침해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

인 1, 2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통역의 참여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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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점이 인정되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진정인 3이 비교적 쉬운 표현과 

짧은 문장으로 질문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

재하였던 점, 실제 문답한 시간이 30분 내외로 길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아내와 통화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

과 피진정인 3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외국인 체포 및 인치 과정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헌법 제12조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등에서는 체포하는 경우 피

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기회를 주도

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제3항 및 ｢유

럽인권협약｣ 제6조제3항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의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하

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2010/6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on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제

2조, 제3조에서는 외국인이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역을 제

공하는 한편 필수적인 문서에 대해서는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인치할 때 그에 따른 

권리의 원활한 행사와 더불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고, 특히 체포된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

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해서는 외국어로 기재된 번

역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체포 통지서의 경우 5개 외국어(영

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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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사례를 보면 외사부서가 아닌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번역 자료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번역 자료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포 및 

인치 과정에서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언어로 된 번역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문과정

에서 방어권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하거나 불편･부당한 사항을 호소하는데 있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

도 조사할 때 통역의 제공 및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그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

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권

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

출소 및 지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

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2020. 5. 6.자 결정 20진정0155200
10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441

검찰 관련 인권침해

2020. 5. 6.자 결정 20진정0155200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결정사항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집행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진정과 같

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검찰 벌금집행 담당자가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미납자가 다니던 회

사에 전화하여 벌금 체납 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미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납부독촉)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집행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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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집행과장으로,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

를 독촉하기 위하여 진정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에 여러 차

례 전화하였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회사 측에서는 직장으로의 연락을 자제하고 

진정인에게 직접 전화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계속하여 

진정인의 직장으로 독촉 전화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직장에서는 진정

인이 흉악범이 아닌지 오해하게 되었고, 진정인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

워져 결국 퇴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2년이 넘도록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

다. 피진정인이 벌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

락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언젠가 내겠다고

만 하였다. 2020. 1. 30.에도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

았다. 이에 형 집행활동의 일환으로 진정인의 직장에 전화 독촉을 하였다.

벌금 미납자 검거를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가서 직접 체포

해 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직장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진정인은 벌금 미납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할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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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 참고인 ○○○

참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이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의 진

정인 상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사에 

전화하여 ‘진정인을 바꿔 달라, 언제 전화해라, 말을 전달해라’ 등의 요구를 하였

다. 진정인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여도 ‘왜 회사에 전화하지 않아야 하느냐, 회사

가 그것도 못 해주냐’는 등 막무가내였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회사 업무를 제대로 

못할 수준이었다. 피진정인의 전화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결국 진정인을 

근로계약기간 연장 없이 퇴사시켰는데, 진정인도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판결문, 벌과금원표, 벌금에 대한 집행활

동 내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8. 24. ○○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1. 형이 확정되었다. 진정인은 자진 납부 기간인 2017. 11. 6.∼12. 

9.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2. 15. 지명수배 되었으며, 2020. 3. 

16. 현재까지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측에서는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휴

대전화로 2018. 8. 9.∼2020. 3. 9. 총 20차례 이상 전화를 걸었고, 

2018. 1. 5.∼2019. 11. 26. 총 28차례 SMS 발송을 하였다. 진정인은 

2019. 2. 28.과 2020. 2. 19.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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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당시 진정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에 2020. 1. 30.∼2. 28. 한 달 간 총 4회 

이상 전화하여 진정인과의 통화를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 측에서는 2018. 1. 17.과 같은 해 12. 18.에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정인의 예금을 압류하였고, 2020. 2. 19. 진정인의 차량을 압류하였다.

마. 진정인은 2020.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주식회사 ○○○○○○○에서 퇴

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은 벌과금등

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 납부독촉

서를 발급하고, 주소불명 등의 경우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는 벌과

금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등을 납

부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3항 및 제4항, 제492조 등에 따

라 강제집행, 노역장 유치 등의 방식으로 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침으로써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도소 유입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

한 행위는 벌금 자진 납부 기간을 도과하여 지명수배 되기에 이른 진정인에 대

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목적으로 즉각 구인하지 않고 추가적인 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오히려 진정인에게 이익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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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진정인이 벌금 납부를 독촉한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회사에 수차례 전화

하여 진정인 외 제3자에게 진정인에 대한 검찰의 형 집행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하여 진정인의 직장에 2020. 1. 30.∼2. 28. 한 

달 간 네 차례 이상 전화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벌금 납부 독촉을 위하여 

전화 연락을 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

행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형 집행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제3자를 통

한 연락의 방법을 취하는 채권추심 등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욱이 당사자가 검찰청 집행과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임을 어렵

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

한 벌금 납부 독촉은 벌과금 미납자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자제될 필요가 있다.

벌금체납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목적

으로 진정인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수준의 일회성 연

락이었다면 일응 수긍할 여지가 있겠으나, 참고인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

자인 회사 측이 피진정인에게 직장으로의 연락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강압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는바, 이는 벌금

형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단지 형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연락을 지속한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진정인의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못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3자인 회사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는 등 진정인의 직장생활에 상당한 제약의 피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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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진정인이 환형유치에 앞서 최대한 진정인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 독촉의 방식을 사

용하여 벌금 납부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

검찰청 ○○지청장에게 집행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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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인권침해

2020. 5. 6.자 결정 19진정0551500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최○○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보관을 강제할 위험

성이 높은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검찰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

【2】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를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보관 조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로 ‘휴대전화 보관함’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피의자의 조사)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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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이○○(○○지방경찰청)

2. 이△△(○○지방경찰청)

3. 전○○(○○○경찰서)

4. 최○○(◇◇지방검찰청 ◇◇지청)

5. 문○○(△△지방검찰청 △△지청)

6. 심○○(△△지방검찰청 △△지청)

주 문

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최○○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

정인 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보관을 강제할 위험성이 높은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피진정인 이○○, 이△△, 전○○, 심○○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최○○에 

대한 진정 중 ‘휴대전화 제출 강요’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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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체포한 경

찰관,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고소인 엄○○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경찰관, 

피진정인 4는 사건 당시 진정인을 수사한 검사, 피진정인 5, 6은 진정인을 수사

한 검찰 수사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폭행 및 욕설

피진정인 1, 2는 2018. 8. 30.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으며, 진정

인이 집에 키우던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가자고 부탁하자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발을 밟고, 종아리를 다리로 수차례 가격을 하며 벽 쪽으로 밀었다. 그

럼에도 진정인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자고 부탁하여 밥과 물을 챙겨주

는 와중에, 피진정인들은 “이 새끼가 왜 니 마음대로 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합의 강요 및 편파적인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은 2018. 8. 31. 진정인에게 “현재 상황은 법원, 검찰로 넘어가면 

너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으며,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받을 때까지 유치

장에 있어야 한다. 너는 초범이라 피해자에게 사과 후 다 인정하고, 합의서 받아

서 제출하면 구속은 안 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과와 합의

를 종용하여 결국 진정인이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사건의 고소인과 딸이 진

정인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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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2018. 12. 11.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5

는 진정인에게 “이대로 가면 재판 가서 오래 살 겁니다. 사회하고 격리된 곳에서 

오래 살 겁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짜고짜 “도박하셨나요? 스포츠토토 했나요?”, 

“누가 가서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코치했나요?”라고 말하였으며, “밝혀내서 진정

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는 “본인은(진정인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

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진

정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런 조서를 가라(가짜)로 

적어요?”라고 말하고, “진정인의 사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라. 휴대전화 제출 강요

피진정인 4, 6은 2019. 6. 13. 조사시작 전 진정인에게 조사과정 녹음 방지

를 명목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놓아두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폭행 및 욕설)

진정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

되어 지명수배된 자로서, 피진정인 1, 2는 사건 당시 ○○○○경찰서 수사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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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팀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및 추적반으로 근무하던 중 2018. 8. 30. 진정인의 

주소지인 ○○시 ○○동 000-00 ○○파크 앞 주차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데, 직후 피진정인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진정인은 집에 강아지가 있

어 강아지 밥과 물을 챙겨 준다며 상식 밖의 이유를 들며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서 팔을 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진정인을 벽쪽으로 이동시킨 후 “우선 수갑을 착용하고 강아지 밥과 물

을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진정인과 함께 강아

지의 밥과 물을 챙겨주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에 같이 들어갔으며, 진정인의 자해 

및 흉기소지 방지 등을 위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강아지 밥과 물을 어떻

게 주는지 물은 뒤 직접 챙겨주고 진정인의 집에서 나왔다. 진정내용처럼 진정인

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합의강요 및 부당한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사기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으로서, 2018. 3. 2. 

엄○○이 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3. 8. 및 4. 

10. 진정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5. 18. 

○○읍 소재의 진정인의 주소지를 소재수사 하였으나 당시 건물의 관리인이 ‘진

정인은 1년 전 아무 이야기 없이 야반도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2018. 6. 1.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8. 6. 2. 지

명수배하였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체포한 뒤 조사 후 석방한 사실이 있

다. 고소인 엄○○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당하였는

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진정인에게 의뢰하여 산재처리를 받은 사

실이 있다. 이후 진정인은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는데, 진정인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는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45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러나 대질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돈을 지불할 때 상황

을 조목조목 진술하자 진정인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피진

정인 3이 “너는 초범이라 피해자에게 사과 후 다 인정하고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

면 구속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과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 아울러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자 고소인 및 당시 동석

한 고소인의 딸은 여성으로서 답답해하면서 당시 상황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체구가 큰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지는 않

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위협이나 욕설을 하였다면 이를 말렸을 것이다. 점

심시간에 진정인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불안해하여 담배를 피우게 해 준 사

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사과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고, 그 동안 

어디서 거주하며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등 사건 외적인 이야기를 주로하였던 것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혐의를 부

인하는 상황이라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고소인과 진정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

였을 뿐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인격권 침해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가) 피진정인 5 관련

피진정인 5는 2018. 11. 27. 고소인 엄○○과 진정인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

행하였고 당시 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의심되어 2018. 

12. 11.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자격 노무사 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정인은 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하였고, 무자격 노무사 업을 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무응답 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 5가 진정인에게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진정인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진정인 5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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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진정인에게 진정내용

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소명할 

수는 없지만, 진정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원이 없음

에도 차량구입, ○○주거지 임대비용 등을 마련한 자금원, 무자격 노무사 업 및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만 말하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

였었고, 엄○○을 속여 교부받은 돈으로 차량구입, 주거지 마련 등을 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태도는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진정인의 사기 

범죄금액이 다액이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노무사 업

을 행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진정인이 충분히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되어 진정인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진

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은 피조사자의 얼굴표정, 행동, 화법 등에 따라 변화하기

에 당시 어떤 질문과 말을 하였는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 5가 진

정인에게 모욕감, 위화감 등을 주기 위하여 폭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진

정인에게 정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4 관련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9조제1항 등은 검사에게 수사의 의무가 있

음을 규정하며, 수사에 관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 제12조제2항의 진술거부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

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피진정인 4는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준

수하였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

하고, 이로써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까지도 보호 대상인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수사 단서가 된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피해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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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기에 손목을 분쇄당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오른쪽 손목 이하가 절단된 장

애인으로 중국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산업

재해로 인하여 오른손을 잃었고, 그 대가로 7,523만원 상당을 국가,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고소인 엄○○은 진정인이 마치 정상적인 노무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고, 소송을 대리하여 준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송을 언급하

며, 자신이 우리나라 법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대부분인 

6,63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진정인은 불법적인 직업인 ‘무자격 노무사’ 혹은 ‘무자격 변호사’로

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불법

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이 사건 고소의 의미, 그리고 그 중대성에 대하여 알려준 것으로, 고소가 사실임

을 단정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2회 조사시부터 진술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고소

가 사실이 아니라면 진정인이 그 고소가 허위임을 해명하라는 발언이다. 또한 진

정인은 병원 등지를 배회하며 일용직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익을 지키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고, 이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즉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교

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분명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 즉 우리 법 체계에

서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적인 직업임이 명백하고, 이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직업이 금지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적 용어를 쉽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당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진술한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는 등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

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2018. 12. 11.경

부터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진술을 통한 방어권 행

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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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진정인 조사 이후 피해자를 추가 조

사한 내용,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비율 등 증거를 보여주며 추궁

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의 행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 

지식이 없는 것을 노려 ‘영업이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 속칭 

브로커의 혐의가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또

한 브로커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 그 중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약 혐의가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진정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 혐의가 인

정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추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조

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브로커라고 명시적으로 단정하거나, 어떠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인 업무가 아님이 자명한바, 진정인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닌 해당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경찰이 이런 조서를 가라(가짜)로 적어요?”라는 발언의 배경은 다음과 같

다. 진정인은 ○○○○경찰서 조사 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에 5년 넘게 키운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밥도 못줘서 안타

깝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면 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테니 석방을 시켜줬

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2018. 11. 27. △△지청으로 출석하

여 종전의 주장을 전부 번복하고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마음대로 적어놓아 조

서 확인도 못하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담당 경찰관을 소

환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그 비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했으므로 진정인에게 위 주장의 근거를 수회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르겠다

고 말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다. 만일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정당하게 공

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정인은 그 근거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아 피진정인 4는 2019. 6. 13.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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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잡힐 때는 구속될까봐 인정에 호소하고, 검사 조사받으러 나온다니까 도로 

뒤집고? 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강아지 팔아요? 저는 저희 집 고양이 안 팔거

든요. 새끼거든요, 내 새끼”라고 추궁한 것이다. 또한 경찰 조서에 노무 관련 전

문 용어가 다수 확인되고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노무 관련 

업종에 재직하였던 진정인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고, 진정인이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사실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노린 중대 범행

으로서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확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이 2018. 

11. 27. △△지청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주장을 전부 번복하고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마음대로 적어놓아 조서 확인도 못하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

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가 

된 직권남용을 예시로 들어,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진정인의 사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은 진정인이 조사 시마다 

몸이 아프다며 조사 도중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퇴실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

여 진정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데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진

정인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

관하고 있던 수사 중 기록을 예시를 들면서 진정인의 사건보다 사건 당사자들에

게 심적으로 힘든 사건이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써, 진정인에게 그렇게까지 절망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피진정인 4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의무가 있는 검사로서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추궁을 하는 행위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였거

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자유로운 진술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진정인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하여 조사 과정

에서 추궁을 하였을 뿐 진정요지에 기재한 발언이 폭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020. 5. 6.자 결정 19진정0551500
11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457

4)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제출 강요)

당시 진정인이 조사 받은 검사실은 검사 1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총 4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실 구조의 특성상 옆 검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 외에도 사건 관련자를 비롯한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므로, 검사실 

내부에서 특정인이 대화녹음을 하는 경우 ‘타인 간의 대화’가 언제든지 녹음될 

수 있는 환경이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청에는 ‘휴대전화기 보

관함’이 설치되어 있고, 민원인들에게 전화기를 보관함에 보관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집어넣어 보관하게 된다. 

단,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통화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급한 전화가 있

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에 따라 검

사실 내에서 이뤄지는 신문내용을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체포현장 및 진정인의 주거지 복도 CCTV,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3은 2018. 6. 21. 진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공소

시효 만료시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8.

6. 26.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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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서는 위와 

같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8. 6. 29. 진정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다.

[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

피의자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고, 

피의자의 주소지를 소재수사한바 2017. 5.경 야반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

자의 아버지는 피의자가 1년 전부터 연락두절 되었다고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에서도 특별한 ‘진료내역과 고용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의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로서,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음.

나. 피진정인 1, 2는 추적수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였고, 

2018. 8. 30. ○○ ○○시 ○○동 000-00에서 잠복 중 위 체포영장을 근

거로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다. 체포현장은 해당 CCTV로부터 거리가 멀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체포 전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발견한 

후 진정인의 좌우에 선 후 진정인의 양팔을 각각 잡는 듯한 모습,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잡은 팔을 벌리며 힘을 주는 듯한 모습, 피진정인 중 1명이 

진정인을 벽쪽으로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

의 다리를 고의적으로 밟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진정인의 주거

지 현관에 설치된 CCTV에서 피진정인 1, 2와 앞수갑을 찬 진정인이 진정

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진정인 3은 2018. 8. 31. ○○○○경찰서에서 진정인과 고소인 엄○○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오후 조사 시작 전 피진정인 3은 진정인

에게 담배를 피울 시간을 주었다. 진정인은 같은 날 대질조사 종료 후 석방

되었다. 당시 피진정인 3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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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문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줬다면서 거래내역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안 받았다고

할 건가요.

답 : 제가 500만원, 800만원, 700만원을 받은 사실만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른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11:22) 점심시간이 돼서 신문을 마치고 13:35에 조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다)

다시 고소인에게,

문 : 고소인은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준 이유가 뭔가요.

답 : 김○○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게 해주었기 때

문에, 2차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 믿고 달라는 대로 준겁니다.

다시 피의자에게,

문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아니란 

말인가요.

답 : 제가 오전까지는 2,000만원만 받았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엄○○씨가 이

야기한데로 4,75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를 받았는

지는 모릅니다.

문 : 고소인이 거래내역서를 보면서 피의자에게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하

는데 그것을 전부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답 : 예, 인정합니다.

문 : 그렇다면 오전까지는 왜 거짓진술을 하였나요.

답 : 엄○○씨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쭉 예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엄○○씨

의 예기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받은 4,750만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에서, 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는 이사비용과 생활비로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답 : 예, 맞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 500만원은 나머지는 이사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하

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 주거지에서 언제부터 살고 있는가요.

답 : 1년 정도 됐습니다.

문 : 주거지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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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진정인 4, 5는 2018. 12. 11.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신문이 진행되었다.

1)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피해자 엄○○에게 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진정인에게 “판사님이 선

생님이 진술하는 모습 한 시간만 보면,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계속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판사님은 속으로 

그러시겠죠. 반성할 시간을 많이 줘야겠다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기억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죠.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답 : 1,000만원 가량의 빚 때문에 그랬습니다. ○○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갚지

못했습니다.

문 : 고소인에게 받은 돈 중 변제한 돈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추후 엄○○씨와 변제방법에 대해 상의하겠습니다.

다시 고소인에게,

(중략)

문 :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나요.

답 : 처벌을 하고 싶지만 저에게 사기를 쳐서 그렇지 여태껏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물어도 봤습니다. 제 일도 봐주고 해서 믿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갚는지 보고 처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겁니다. 

다시 피의자에게,

문 : 피의자는 본직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을 할 건가요.

답 :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면 주소를 ○○으로 바로 옮기고 출석요

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도 달

게 받겠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문 : 더 할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엄○○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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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하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시간 많이 드려야

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서, 사회하고 떨어진 곳에서 생각 많이 하시라고.”, “도박하셨

어요? 스포츠토토나 이런 거 하셨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잘 살다가 엉

뚱한 짓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도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 도박하셨어

요?”, “재판에 가서, 이 상태로 이 진술을 가지고 재판 가면 오래 살 거예요. 

재판 가서 판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진행하죠.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할 길이고요.”, “사람이 도전정신을 만

드는 게 있죠. 뭔가 해야겠다.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밝혀낼 거예요. 밝

혀내서 제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김○○ 씨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라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사 사

무소에 대하여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진정인에게 “처음부터 이

건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지요. 이런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업이사? 영업이사는 무슨 놈의 영업이사야. 브로커지. 제 정신이에요, 

이게? 산업재해로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사람 팔, 다리 없어진 

사람들 상대로 수수료를 떼먹어요? 그런 일하면서 뭐 일말의 가책이라도 

좀 양심이 좀 찔린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찔려야 정상인데요? 이 사람

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는 게 제 정신일까요, 이게?”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이 피해자 엄○○에게 받은 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

여 진정인을 추궁하는 중, 진정인에게 “이렇게 묵묵부답하실 텐데, 뭐. 그

렇죠? 그래도 불만 없죠? 이 고소가 만일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본인은 사

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

었던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4는 ‘담당 경찰이 조서를 임의로 적었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충북 쪽이라는 용어는 경찰이 사용한 용어가 아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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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진술한 용어가 아닌가요?”, “이것도 경찰이 가라

로 적은 거예요?”, “이 진술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산업재해 관련 대금 청구 

외에 관련된 사항으로 담당 경찰관이 진술하지 않았으면 알 리가 없는데 

어떤가요?”, “그렇다면 이 조사는 경찰관이 임의로 마음대로 적어서 강제

로 도장 찍게 한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송 

처리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럼 경찰이 가라로 적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관이 마음대로 적었다는 건가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이, 담당 

경찰이 근재처리 등의 용어를 알고 있던가요? 위와 같은 전문용어는 피의

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모르는데요. 어떤가요? 이와 같은 노무 

전문용어라고 하죠. 노무 전문용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여기 잠깐만 돌아보세요, 왼쪽. 잠깐만 고개 이만큼만 돌려보

세요. 이거 보여요? ○○에서부터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본인 사

건 굵기 봐요. 지금 네 권 가지고 되겠어요? 본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

요, 저희 쪽에서 보면요. 그런데 인생 걸고 다 와 계신 거 아니까 저희가 이

렇게 얘기한 거고 죽을죄를 진 건 절대 아니니까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내 

건강 챙길 건가, 그때도 제가 이 잔소리 엄청 길게 했죠? 가서 잠부터 자라

고 막 뭐라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죠? 그때 눈 빨갰었는데. 집에 강아지 있

어요,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바. 피진정인 6은 2019. 6. 13.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기다 휴대전화 

좀 놔주세요. 저 뭐야, 조사받을 때 휴대전화는 보관하게 돼 있어요”라고 

말하였고,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꺼서 제출하는데. 아예 함이 생겨가

지고. 급한 전화 있어요?”, “계속 울리겠죠. 안 꺼놓으면. 아니, 뭐 안 끄셔

도 상관없는데”라고 말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9. 6. 2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진정인 4는 

2019. 7. 9. 진정인을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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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기소하였고, △△지원은 2020. 2. 5.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쌍방 항소하여 △△지방법원 2020노×××

사건으로 심리중이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폭행 및 욕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앞수갑을 채웠으며, 진정인이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가자고 요청하

자 진정인의 발을 밟고 다리를 때리며 진정인을 벽 쪽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은 출석에 불응하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출석 불응 우

려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

진정인들이 강아지 밥을 주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진

정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정사실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체포에 아무

런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벽

쪽으로 이동시킨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발을 밟거나 다리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기각 사유).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비록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에 따라 적

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

1호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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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진정인들이 체포 과정 및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욕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여 곧바로 경찰관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주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

인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

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나. 진정요지 나항(합의 강요 및 편파적인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이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우게 해주며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주장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오후 조사 시작 전 담배를 피우며 피진정인 3과 

대화를 나눈 후 오전 조사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던 금액

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진정인 3이 진정인

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진정인 3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나름의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및 기타 조사기법 등을 동원하여 진정인의 

심경이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한편, 진정인은 고소인 엄○○과 그의 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등 대질조사를 편파적

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

라 진정인과 고소인이 서로 주고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

실발견을 위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정인과 고소

인이 서로 주고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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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딸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여성인 고소인과 그의 딸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진정인 3이 실시한 대질조사가 편파적인 조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

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다. 진정요지 다항(수사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1) 판단기준

인격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

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참조).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

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

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

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9. 18진정0439700 결정, 2016. 7. 20. 16진정018810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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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격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 4가 조사 과정에서 ‘가라’라는 다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인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피진정인 4의 발언 또한 그 발언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맥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인의 사건이 경미하니 대충 조사하겠다거나 진정인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해석

되기 보다는,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

이었다는 피진정인 4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이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5의 “이 상태로 이 진술을 가지고 재판 가면 오래 살 거예

요”라는 발언은 발언의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진정인의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고지 내지는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입장을 가장하여 질문에 대답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진정인의 태도를 비꼬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

을 하였냐”, “스포츠 토토를 하였냐”, “누가 모른다고 코치하더냐”,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정인의 

혐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피조사자인 진정인

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에 불과해서, 이와 같은 발언들은 무죄추정을 받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인 4가 피조사자인 진정인에게 직업을 빗대어 ‘제정신’인지 여

부를 묻는 질문이나 “본인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라는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 4의 주장

처럼 고소사건의 의미와 그 중대성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선의로 해석하기

만은 어렵고, 비록 피진정인 4가 ‘이 고소가 만일 사실이라면’이라고 발언하였

다고는 하나, 그 발언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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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4가 단순히 고소가 사실인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

였다고 보다는 진정인의 행위가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양심의 가

책을 느껴야 정상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또한 무죄추

정을 받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진정인 4, 5가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

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인 4는 검사로서 ｢인권보호수사규

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피진정인 5가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 4

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5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제출 강요)

1) 이 부분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4, 6이 조사 시작 전 녹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정인에게 휴대전

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경위 및 전후맥락 등을 고려

하면 피진정인들이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진정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2) 의견표명 필요성

비록 위와 같이 위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보관시키는 것은 현행법령상 

근거없는 조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의10 제1호에 따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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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보관도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나, 이 규정이 피의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도록 요구 내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은 휴대전화 보관이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변소할지 모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

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휴대전화 보관함은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지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수사기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도록 강요할 위

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김민호   위원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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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63300 [검사의 반말 등 인권침해]

결정사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피진정인 

홍○○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반말 및 욕설 등을 사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

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피의자의 조사)

진 정 인 윤○○

피진정인 1. 정○○(○○○○지방검찰청)

2. 홍○○(○○○○지방검찰청)

3. 박○○(○○○○지방검찰청)

주 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피진정인 홍○○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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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박○○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정○○, 홍○○에 대한 진정 중 

‘부당한 심야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

지검의 검사, 피진정인 2, 3은 수사관이다. 피진정인들은 2019형제00000호

(2019고단0000)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부당한 심야조사

피진정인들은 2019. 3. 28. 긴급체포한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진행하

면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날 오전

이 되어서야 조사동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

생할까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반말, 욕설 등 부당한 수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조사과정 내내 수시로 

반말을 하고, 진정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소리치며 윽박을 질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공범의 정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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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 “씨발”, “너같은 새끼”, “씨팔놈”, “아 진짜 씨발 거짓말 또 하네”, “동생

까지 사건에 얽히게 하는 개새끼구만”, “야 씨발놈들아, 니네가 무슨 의리냐”, 

“너는 새끼야, 5번은 썩을거야. 너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될 것 같냐?”, “씨발, 그 

좆같은 새끼는 잘 먹고 잘사는데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그 씨팔 놈들 

시간만 걸릴 뿐이야.”, “나 여기 2년 동안 너만 건들거야.”라는 등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9. 3. 28. 진정인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9. 3.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진정인을 조사하였으며, 2019. 4. 15. 진정인을 구속기소하여 2019. 9. 4. 1심

에서 징역 2년 2월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선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2019. 3. 28. 09:0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진정인을 체포한 후 체포시한(48시

간) 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정인 사전 동의 하에 체포 당일 자정을 넘

어 약 30분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는 2019. 3. 29. 03:00경 종료되었고, 2019. 3. 

28. 23:57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반말,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조사 과정에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47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서 하대하는 의미의 반말이 아니라 평어체(~인가요, ~아닌가요)로 조사하였으

며, 진정인을 ‘윤○○씨’ 또는 ‘피의자’로 호칭하였다. 진정인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조사자를 겁박할 때 이를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답변하라고 소리치거나 윽박지른 사실은 전혀 없으며, 수사과정

확인서상에도 진정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진정인은 기

소 이후 피진정인 1에게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

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인생과 가족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신 부분 너무

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진정인이 강압수사에 관하여 주장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피진

정인 1의 제출 증거도 모두 채택되었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욕설한 사실도 전혀 

없다. 진정인은 끝까지 공범의 신상을 말한 사실이 없고, 공범의 신상이 특정되

지 않아 판결문에도 공범이 ‘남이사’, ‘임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주범의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 아래에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게 자랐지만 돈을 탐하지 말라고 가

르쳤던 부모님들 덕분에 비뚤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열

심히 근무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지금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아이가 있는데 주범

을 숨겨주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 등을 하였다. 진정인은 이

후 보낸 감사편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려주셨던 검사님의 부모님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해 좁은 감방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략)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왔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

된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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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이와 같이 24:00 이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미리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심야조사 동의서를 

확인하면 진정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 내내 

반말,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은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중에도 다른 공동 운영자에 대해 묵비를 하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공범인 송○○, 김○○, 참고인 이○○의 조사를 전

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진정인에게 위 진정요지와 같이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하거나 반말, 욕설 등을 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 변호사)

참고인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2019. 4. 1.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상

대로 진행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피진정인 2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혐의 등을 계속 부인하자 피진정인 1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진

정인 1, 2 및 진정인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반말

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 또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

답하지 않으면 소리치며 윽박을 지르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진정인과 공범인 다

른 피의자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던 동료 변호사들도 피진정인 1의 검사실 분

위기가 강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동료 변호사 중 1명이 진정인과 공범인 

피의자의 구속영장 관련 의견서에 피진정인 1 및 소속 검사실 수사관들의 강압

적인 조사태도에 대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해당 변호사 및 피의자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공범의 신상에 대하여 말하지 않자, 피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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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야기 안 해줄거냐’, ‘말할 때 

까지 무릎을 꿇고 있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에게 ‘자신의 고향은 ○○이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부하여 성공하려고 노

력하였는데, 당신들(진정인) 같이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도 기억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진정

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내역보고서(2019.

10. 24. / 2020. 5. 21.), 확인서(○○구치소 교도관), 체포영장, 구속영장, 심야

조사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 1에게 보낸 진정인의 자필편지, 판결문

(○○○○지방법원 2019고단0000, 0000, 0000)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9.

3. 28. 09:00경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2019. 3. 31. ○○지방법원

판사 ○○○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피진정인 1, 2는 

2019. 3. 28. / 2019. 3. 29. /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다. 참고인은 2019. 4. 1.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 진정인의 변호인

으로 참여하였다.

나. 2019. 3. 28. / 2019. 3. 29. /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피의자 신문 후 작성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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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인서의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4. 1. 조사는 14:10에 

시작되어 같은 날 23:33에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19. 3. 28. 23:57경 ‘본인은 ○○○○지방검찰청 별관 000호 검

사실에서 수사 중인 도박공간 개설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

어, 2019. 3. 28. 24:00 이후에도 임의로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심야조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9. 4. 16.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들려주셨던 검

사님의 부모님 이야기,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해 좁은 감방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략)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발송하였다.

마.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진정인을 ○○구치소에 ○○○○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한 ○○

구치소 교감 김○○은 호송 이후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신문과정에서 

조사실 바깥에 대기하였다. 

바. ○○○○지방법원 판사 박○○는 2019. 9. 4. 진정인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였다.

사. 피진정인 3은 공범 송○○, 김○○의 조사에만 참여하고, 진정인에 대한 조

사는 피진정인 1, 2가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인정사실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에 참

여한 사실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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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 2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나. 부당한 심야조사에 대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는 수사기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 이는 피조사자로 하여금 밤을 지새우도록 하는 심야조사는 헌법 제10

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비

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조사자 본인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동의가 있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

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 2가 체포구금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 판단을 

위해 진정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심야조사의 상당성

은 있어 보이나,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19. 3. 28. 심야조사를 진행하면서 사

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하였고 사후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조사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아 심야조사 사전 동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부인한다. 생각건대, 진정인의 자필서명과 무인이 있는 동의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심야조사 동의서를 사후에 부당하게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

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한, 심야조사에 대한 진정인의 동의를 일응 추정할 수밖

에 없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다.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

민국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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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참조). 한편,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고인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진정인 1, 2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만

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과 더불어 참

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사과정에서 반말 등 피진정인 1, 2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반말, 

욕설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작성된 수사과정확인서 상에서

도 진정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항변하고 있으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

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을 기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조사자의 확인서 등에 대한 서명으로써 

일응 추정되는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은 

참고인의 진술이 그에 해당한다.

참고인은 2019. 4. 1.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유일한 목격자로서, 수차례 위

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서 진정인에게 지속

적으로 반말을 하고 진정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소리치거나 윽박을 지른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참고인

의 진술은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시의 특정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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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만일 참고인이 피진정인 1, 2를 악의적으로 비방하

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욕설 등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상

반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한 약 9시간에 걸친 이 사

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소리를 치거나 윽박

을 지르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서의 반말 및 강압적인 언어의 사용은 피

의자의 심리적 위축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피의자인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에, 피진정인 1, 2의 소속기관장에게,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검사로

서 인권존중 및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 피진정

인 1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한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

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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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인권침해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065200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결정사항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을 경고 조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3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한 후 추출한 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

하지 않고, 분석이 끝났음에도 휴대전화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은 압수수색 절

차를 위반한 행위임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

자에의 통지),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및 제219조(준용규정)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제30조(압수･수색 시

의 준수사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지방검찰청)

2. ◇◇◇(○○지방검찰청)

3.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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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을 경고 조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

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3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중 ‘부당한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9. 11. 12. ○○국제공항에서 가방 속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사람이며, 피진정인 1, 2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 피진정인 3은 

담당 검사이다.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

1) 피진정인 1, 2는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진정인의 휴대전

화와 관련하여, 2019. 11. 18. 진정인에게 ‘수사를 위하여 압수한 휴대전

화를 일주일 간 어디에 보내 분석해야 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진정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들은 ‘하루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곳이고, 힘들게 굳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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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고 반문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출한 정보의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1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종료된 후, 진정인이 2019. 12. 7. 경 휴

대전화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고, 2020. 1. 

15.에야 진정인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되었다.

4)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

하여 발부받은 주임검사로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9조에 따라 피진정

인들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이를 바로잡게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부당한 개인정보 변경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사용하는 

구글 및 네이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피진정인 1에게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

후 진정인은 자신의 변호사 □□□에게 이메일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피진정

인 2가 진정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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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 관련

진정인은 2019. 11. 12. ○○○에서 필로폰 2,981그램을 국내로 반입한 혐

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자로, 피진

정인 1, 2는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진정인의 휴대전화, 필로폰 등을 긴급압

수하였다.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한 후 피진정인 3은 판사에게 진정인

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휴대전화기 분석을 위한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동의서를 작성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여는 휴대전화기를 분석할 때 조

작 등을 하지 않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인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참

여여부를 결정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

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국가에 있는 공

범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여

주며, 공범 검거를 위하여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2019. 

11. 13. / 2019. 11. 15. 공범검거를 위하여 ○○구치소 수사관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대기하였으나 공범을 검거하는데 실패한 사실이 있다. 2019. 11. 20. 진정

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 의뢰하여 2019. 11. 28. 그 분석 결

과를 회신 받았는데, 진정인이 조사받은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증거로 사용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065200
13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483

하여야 할 새로운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실제 증

거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증거기록에 포렌식 분석 CD가 제출되기는 하였

으나, 분석을 마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인 측에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피진정인 3은 2019. 11. 28. 진정인을 구속 기소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제출인 환부’ 처분을 하였는데,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공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진정인 1

도 이를 통하여 국내에 있는 관련 공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

기에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진정인에게 뒤늦게 돌려주었다. 다만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었던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

더라도 긴급하게 진정인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실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악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진

정인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훼손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검사인 피진정인 3에게 

압수물인 휴대전화의 환부 처리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개인정보 변경) 관련

피진정인 1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동의 및 참여 하에 진

정인의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직접 이메일 목록을 열

어주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없

으며, 번거롭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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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인

1) 참고인 1(김□□ 교감, ○○구치소 여성수용팀)

2020. 1. 7.경 당시 진정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진정인은 ‘휴대전

화에 연락처가 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돌려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참고인 1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참고인 1이 ○○지방검찰청에 문의한바 검

사실에 편지를 써서 환부요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2) 참고인 2(□□□ 대리, 변호사 □□□ 법률사무소) 

과거 변호사 □□□이 진정인의 구글 이메일로 접속하려고 하였는데 비밀번

호 오류 문제가 아닌 인증이 필요하다는 문제로 접속을 하지 못하여 참고인 2에

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만 네이버 이메일로 접속을 시도한 사실에 대

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목록교

부서, 구속영장,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디지털 증거 분

석 지원 요청서, 수용자 현장검증 협조공문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9. 11. 12. 21:45경 ○○국제공항 내부에서 진정인

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당시 진정인이 소

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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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은 2019. 11. 13. 및 2019. 11. 15. ○○구치소에서 현장검증 

및 공범 검거를 목적으로 진정인을 접견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19. 11. 13. /

2019. 11. 14. / 2019. 11. 27.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

진정인 1은 2019. 11. 27. 조사에 참여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 판사 ▲▲▲은 2019. 11. 15.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압수의 방법과 내용을 제한하였다.

1) 휴대전화기 등에 저장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계속 압수할 물건을 제한함.

2) 위 휴대전화기 등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압수한 후, 휴대전화기 등은

피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3)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

4)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

라. 피진정인 1, 2는 2019. 11. 12. 진정인에게 디지털 증거 분석 참관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진정인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

인서’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및 무인을 날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19. 11. 20. ○○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 진정인의 

휴대전화 중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인터넷 사용이력, 사진,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이미징)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2019. 11. 28. 증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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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정인은 2020. 1. 7.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우편

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 15.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아. 진정인의 2020. 8. 5. 진정인의 구글 및 네이버 이메일을 확인한 바, 이 사

건 이전 과거의 비밀번호 변경기록은 확인되지만, 2020. 1. 이후 비밀번호

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관련하

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

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제219조에 따라 제121조 및 제129조 준용).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수사기

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서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 준용)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

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

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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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권 미보장 및 압수물 일부분실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고지

하면서 ‘힘드니까 굳이 참여하지 말라’며 진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듯한 취지

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

부 확인서’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및 무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동의에 의한 참여포기를 추

정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 진정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다. 한편, 진정인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혹은 피진정인들에 의한 훼손)되었

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 2가 관여하지 않은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교도소 반환 과정에서 분실(혹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진정인들

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분실이나 훼손에 책임질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

거는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3)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 외에 증거로 사용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세목록 역시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

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인터넷 사용이력, 사진,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디지

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통보받은 후 증거로 사용할 만한 정보

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전자정보를 CD에 복

제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였다.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는 

그 전자정보 중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과정이 모두 종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삭제･폐기되어

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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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1은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받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CD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증

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지만, 휴대전화에

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과정

에서 관계인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전자정보의 보전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

시 폐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가사 어떤 이유로든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전자정보를 CD 등에 복제하여 수사기록 등에 편철하였다면, 상세목

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를 위반한 것이다.

4) 휴대전화 반환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공범의 연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환

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

실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

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

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2020. 11. 28.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이 완료되고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곧바로 휴대

전화에 대한 환부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 1은 공범의 연락을 확인하여 달라는 진정인의 부탁에 의하여 휴대전화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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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제출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

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통상 임의제출의 적

법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

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은 환부

결정 된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공범의 연락

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사건기록, 동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

고, 오히려 진정인이 2020. 1. 7.경 참고인 1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낸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증거분석 및 환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진정인 1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피진정인 3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판단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환부 처분’을 한 이상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후 압수물이 실제로 환부되었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검찰청

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서 검사의 직무에 관한 법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218

조의2 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9조, 제30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는 압

수･수색 집행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수사 관계자가 이

를 준수하지 아니할 시 수사지휘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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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

구하여 발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3회의 조사 후 진정인을 구속하

는 등 수사를 주도한 주임검사이다. 비록 피진정인 3이 이 사건에서 환부처분의 

결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의 절차에서 휴대전화의 환

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음은 물론, 디지털 증거분석을 위해 실시했던 이미징 복

제본이 보존 필요성이 없었다면 즉시 삭제･폐기하든가, 만일 어떤 이유로든 수

사기록에 편철되었다면, 그에 대한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는바, 

수사의 주재자로서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소속 수사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

록 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3에게는 응당 이상의 행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규

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피진정인 3은 검사로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독책임

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헌법 제12조가 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소속 기관장들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전자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부당한 개인정보 변경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진정인의 네이버 및 구글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고인 2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지 못한 이유가 비

밀번호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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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기각 사유).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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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인권침해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059900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결정사항

○○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법원 담당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참고인에게 사건 판결문 등본을 발급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비실명화하지 않은 채 발급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및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

의 열람･복사)

○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4조

(비실명 처리)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및 제6조(판결문의 제

공방법)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배○○(○○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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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다른 사건(이하, ‘A 사건’이라 한다.)

으로 2017. 1. 11.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같은 달 17. 진정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은 A 사건 판결문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판결문을 교부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은 A사건 제보 당시에 진정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2017. 11. 

16. 고소를 하였다. 고소 사건 재판 중에 진정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

○이 제출한 판결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출한  A 사건 판결문에는 진정

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 피진정인

2017. 1. 11. 당시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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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본이 관계인 1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등본 발급 업무를 처

리한 것은 피진정인이다. 증인 등 소송 관계인이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비실명 처리를 하는 경우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대법원 재판예규 제1709호)에 따라 일반 국민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판결문을 신청할 때이다.

다. 관계인

1) ○○○

2017. 1. 당시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였다. A사건 판결문 등

(사)본이 관계인 1의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판결문 등본을 발급한 담당

자는 피진정인이다.

2) ○○지방법원

A 사건의 판결문 등본을 신청한 ○○○은 ｢형사소송규칙｣ 제26조제2항의 

청구권자 중 고발인(제보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판서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

위에 해당한다. 당시 ○○○의 판결문 등본 신청서에는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교도소에 수감되

어 있고, 우편 신청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재판 기록 

증거목록에 ○○○이 고발인(제보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판결문 등본을 발급

해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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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관계인 등의 진술, 2017. 1. 11.자 ○○○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 2017. 1. 17.자 A 사건 판결문 등본, A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A 사건으로 2017. 1. 11. ○○지방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당

시 ○○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제증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은 

A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다.

나. 2017. 1. 11. ○○○은 ○○지방법원에 A 사건의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피진정인은 A 사건 판결문 등본을 ○○○에게 발급하였다. 위 

판결문 등본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적사항 란에 진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진정인의 직업이 무직이라는 내용, 진정인의 상세 주소, 진정인이 현재 ○○

교도소에 별건 수용 중인 사실, 진정인의 등록기준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헌

법상 권리이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

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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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제6항, 제7항),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제2항).

한편,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과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서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26조는 소송관계인의 범위를 특정함과 동시에 고소･고발인과 피해자의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서의 등･초

본의 교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결문 등본 발급의 적절성 여부

이 사건 판결문 등본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상세 주소, 등

록기준지의 주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과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

는바, 이러한 내용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누설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

으므로 법원에서는 판결문의 등본 발급 및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

도록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판서 등･초본을 발급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

해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과 관계기관인 ○○지방법원은 ○

○○가 A 사건의 제보자이므로 적법한 재판서 등･초본 청구권자 중 고발인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진정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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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은 범죄사실의 제보자 또는 증인에 불과하여 재판서 등･초본 청

구권자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제1항상의 

소송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둘째, 단순한 범죄사실의 제보자나 증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셋째, ○○○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따르면, ‘｢전

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위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판결문의 제공방법, 신청서 서식의 내용 등으로 볼 때, ○○○

의 판결문 제공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

른 재판서 등･초본 교부의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위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서 ○○○은 사건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고 표기하고 그 옆에 ‘증인’이라고 부기(附記)하였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란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 고발인, 관계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사

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으로 ‘재판서의 등･초본 교부 청구권자’와 일치

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증인’이라 하여 재판서의 등･초본 교

부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본을 ○○○에게 

발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반하여, 헌

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계인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공무원 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이라기보다는 판결문 등본 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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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지방법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한수웅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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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자 결정 19진정0425200, 0502900 병합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법원행정처장에게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

으로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외래어 표기법｣에서 한자 병기나 우리식 한자어로 읽는 관습을 인정함. 현행 가

족관계등록예규에서도 중국 국적자임에도 조선족임을 소명할 경우 한자 성을 한

국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함. 중화권의 경우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원

지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원지음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2】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임에도 외국의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

음.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

적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타인들이 갖는 편견 및 차별적인 인식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임.

【3】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

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격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

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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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2항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4호

○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제4장 제1절 제1항, 제2항, 

제4장 제2절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조

○ ｢출입국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1. 커○○

2. 샤오○○

피진정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아버지의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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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은 한국인 여성으로 대만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피해자 1

을 출산하였다. 진정인 1이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의 성(姓)이 한국 발음으로 가

(柯)임에도 담당 공무원은 배우자의 이름을 대만 현지발음인 원지음1)대로 ‘커’

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은 출생 신고 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커’씨로 

등록되었다. 피해자 1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공문서 표기 한글 성명은 중화권 발음으로 표기한 형태가 되었다.

진정인 2는 대만 출신 남성 샤오(蕭)○○씨의 지인으로, 샤오(蕭)○○씨는 한

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인 피해자 2를 출산하였다. 샤오(蕭)○○씨는 피해자 

2의 출생신고 시 성명을 한국식 이름으로 ‘소(蕭)○○’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성인 대만 식 현지 발음에 따라 ‘샤오(蕭)○○’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제정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당시 호적 예규 제702호, 이하 ‘사무처리지

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외국인은 가

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재하는 인명을 원칙적으로 외국의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자녀, 특히 한자를 쓰는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

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특이한 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주목을 받거나 학우들에

게 놀림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1)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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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에 기반한 인명

(人名)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자로 된 한자 성에 두 글자의 한자 

이름을 기본적인 인명 양식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며, 70%

이상이 중국계인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역시 위와 같은 세 글자

의 한자식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도 외자의 한자식 성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 여성이 한자식 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권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그 자

녀들 역시 한자 성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외국

인의 한자 성명은 원지음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 한자에 기반한 외국인 아버지

의 성을 따르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성이 다양한 발음으로 표기되어 아래 사례들

과 같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례 1) 한국인 여성 K씨는 오(吳)씨인 홍콩 남성과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음(홍콩 

공식언어 광둥어 음가)’, ‘우(중국 북경어 음가)’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홍콩 출신 남편은 자신은 홍콩에서는 ‘음’씨이고 중국 본토에서는 ‘우’

씨 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오’씨가 되는 것이 맞다며 혼인신고 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직원은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음’과 ‘우’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사례 2) 한국인 여성 M씨는 팽(彭)씨 성을 가진 대만 남성과 결혼하면서 혼인신고 시 원지음

에 따라 ‘퐁’씨로 등록하지 않고 일부러 성은 그대로 ‘팽’이라고 쓰고 이름만 외국식 발음

으로 적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특이한 성을 물려주지 않도록 편법을 쓴 것인데, 다

행히 구청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해 그대로 등록되었다.

사례 3) 이(李)씨인 중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B씨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 이

름 때문에 속상하다. 혼인신고 시 법령에 의해 남편 성이 ‘리’씨로 등록되어 자녀의 이름도 

‘리○○’가 되었다. 자녀가 명백한 한국 국적자임에도 ‘리’씨로 등록되어 자녀가 학교에서 

조선족이나 탈북자 가족으로 오해 받고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될까 우려된다.

사례 4) 황(黃)씨 성을 가진 싱가포르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혼

인신고 시 남편 성을 원지음 ‘웡’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특이한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모친인 자신의 성을 따르게 했다. 이 때문에 종종 주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속상하다.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25200, 0502900 병합
15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503

같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난 자녀들은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겪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의 성을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화권 남성과 결

혼한 경우 유교 전통이 강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모의 성을 따르

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현행 가족등록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자 성을 쓰는 외국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화권의 

경우 같은 한자라도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원지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

행 가족등록예규는 한국식 현지 발음만을 고집하여 같은 한자의 성을 서로 다르

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외국인은 가

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자

녀, 특히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차별과 놀림의 대상

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은 외국인 아버

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그 표기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 표기와 동일하므로, 외

국인 인명 표기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사무처리지침은 ｢국어기본법｣상 ｢외래

어 표기법｣(｢국어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국가적으

로 통일된 어문규범)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외국의 인명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은 그 나

라의 신분증서로 당해 신분을 공시･공증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인

과 신분관계를 맺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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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따

라서 그 기록은 외국인의 당해 국가의 신분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이 원칙이며, 

이에 외국인의 성명도 그 나라에서 불리는 대로 기록해야 하나 우리나라 공문서

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한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

는 한자의 자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형이 일치하더라도 다른 음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 고유한자인 경우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 기재가 어렵고 오히려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기재가 모국어로 호명되는 

것과 달라 신분증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중국인 당사자의 성명을 한국의 음가로 기재하는 

것은 본국에서는 전혀 인정되는 않는 음가를 우리나라에서만 한국의 음가로 인

정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일성 소명이 오히려 어려워 신분관계 공시･공증

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국인의 성명의 경우, 모국어의 호명과 동일하게 표기되길 원하는 사

람과 한국식으로 호명되길 원하는 사람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표기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

시사항인 성명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분사항

을 공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

명의 한글표기를 ｢국어기본법｣상 ｢외래어 표기법｣과 달리 운용하기 위해서 공

시･공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자의 한국식 발음 표기에 관한 국민적 합

의를 통해 그 표기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임을 소명하고, 해당 인명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

자를 소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로 표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국이 발행하는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한글표기가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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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경우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원지음으로 인정한 것

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족은 그 근원

이 우리 민족으로서 성씨도 외국의 성이 아닌 그 뿌리가 한국의 성이므로 ‘외래

어’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피진정인은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

적의 자녀 중 특히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차별과 놀

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상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기본법인 ｢출입국관리법｣에서 일정

한 경우 외국인의 성명 표기 시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을 병기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한국식 발음으로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통계청이 2019년 9월 발표한 국제결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제

결혼 총 22,698건 중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결혼이 6,090건이며 이중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건이 1,489건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24.4%), 미국(23.6%), 베트남(9.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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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1명이라도 한국 국

적인 경우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되며, 그 부모는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을 외국인 아버지 또는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표기는 외

국인 부의 성 표기와 동일한데, 현재 외국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예시로, 자녀의 중국 성명이 丁薛祥(Dīng Xuēxiáng)인 경우 한글

로 한국의 음가는 ‘정설상’이고, 중국의 음가는 ‘딩쉐샹’인데,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인 ‘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분소명은 1차적으로 외국인등록증, 비자, 여권 등

으로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여권의 영문 성

명이 그대로 표기되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는 사무처

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에 따라 외국인 인명 표기를 여권상의 

성명이 아닌 해당국의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진정인 1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의 성이 ‘커’로 되어 있

으나, 남편의 성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에는 ‘KO’로 표기되어 있어 가족

관계증명서 상의 표기를 여권 등의 다른 공적증명서와 일치여부를 대조할 

수 없다. 진정인 1의 주민등록등본에도 남편의 성명은 원지음에 따른 한글

표기가 아닌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해자 1의 이름은 한

글로 ‘커○○’로 등재되어 있다.

라.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시행(2019. 4. 11.) 대상에서 해당국가 원지

음의 영문성명을 한글성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외국인은 제외되며, 어렸을 

때부터 한글성명으로 호명되었고 공적 서류에 한글성명이 있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 중 희망자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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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1, 2의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글

성명 병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

서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그 보호영역 내에 포함

되어 자기결정권의 근거는 행복추구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677).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

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자

율적 인격권이라고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제1항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무처리지침이 ｢국어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일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국가적으로 통일된 어문규범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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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경우 그 나라의 신분증서로 당해 신분을 공시･공증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인과 신분관계를 맺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외국인의 당해 국가의 신분사항과 동일하

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성명을 그 나라에서 불리는 대

로 기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문서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글로 기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는 동양의 인

명, 지명에 대해서 원지음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자 병기를 허용하

거나 우리식 한자어로 읽는 관습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

규에서도 엄연히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한

자 성을 한국식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성(姓) 표기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법원은 2006. 6. 12. 국

가가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

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 통일을 위해 성에 두

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07. 7. 20.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

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호적

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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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자로 된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 ‘羅(라)’, ‘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중화권의 경우 같은 한자라도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원지음이 달라지는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陳(한국음가: 진)씨라고 하더라도 북경어로는 ‘천’으

로 읽히지만, 광둥어가 표준어인 홍콩에서는 ‘첸’ 혹은 ‘쳰’으로 읽힌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 읽히는 음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원지음

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든 한자 성에 대해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상

응하는 한국어 표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명 등록 시 아버

지의 성인 陳을 한국식 발음인 ‘진’으로 표기하게 하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성일치(또는 모성일치)에 대해서도,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여권으로 신분 공시･공증이 가능한데, 한국인의 경우라도 全(전)씨

의 경우 영어 로마자로는 JEON, JUN, CHUN, CHEON 등으로, 朴(박)씨의 경

우 PARK, BAK, PAK, BARK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며 아버지와 자녀

의 영문 성 표기가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한글 표

기를 통일하지 않으면 공문서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신분사항의 공시를 어렵게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임에도 외국의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구성원의 국적이나, 혼

혈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인 

64.2%이고,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74.6%로 가장 많았으

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도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한국 국적자로서 법적지위를 갖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외국의 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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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강제하는 이러한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아

동들인 만큼 출생배경 및 가족환경 노출로 인해 타인들이 갖는 편견 및 차별적인 

인식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 없이 한국인 자

녀들의 성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

인 피해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격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에서 도

출되는 인격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러한 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의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 지침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

기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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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인권침해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848300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결정사항

【1】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향후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채

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

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법원 집행관이 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덜 침익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집행목적물인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최고장을

부착한 행위는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민사집행규칙｣ 제8조(최고･통지)

진 정 인 ○○○

피진정인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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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향후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9. 10. 30. 진정인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최고장을 부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채권자 장◯◯은 ○○지방법원 ○○지원 경매계에서 집행권원인 부동산인

도명령 집행문(2019타인00호) 등 결정정본, 송달증명원을 부여받아 2019. 10. 

22.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진정인의 주거지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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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0번길 00, 205동 000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2019. 10. 30.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 

출장한바 진정인이 부재중으로 문이 잠겨 있어 채권자 및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 개문을 하고 내부에 진입하여 인도집행을 예고하였다.

채무자는 이미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인도해 

주라는 법원의 명령문을 받고도 상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은 예고

절차 없이 바로 강제개문을 하고 내부에 들어가 인부 등을 동원하여 채권자가 마

련한 보관창고에 채무자의 동산들을 모두 반출하여 보관시키고 공실로 만든 상태

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곧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기에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갑작스런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과 저항

을 줄이고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실무상 1차에는 바로 부동

산 인도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자진하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

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집행개시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이상 일종의 집행 준비절차와 같은 이러한 

예고절차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예고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발

생되는 부작용보다 사건의 상당수가 당사자 간의 이해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최고(예고)절차는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 인도결정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강제집행 예고장, 부동산 인도고지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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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 판사 이○○은 2019. 9. 25. ○○지방법원 ○○지

원 2018타경0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주

거지인 ○○도 ○○시 ○○동 000-0소재 ○○0○○○○○ 205동 000호 

건물을 채권자 ○○○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하였다.

나. 채권자인 ○○○은 2019. 10. 22. 위 결정을 근거로 ○○지방법원 ○○지

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같은 날 채권자에

게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9. 10. 30. 12:16경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인도목적물인 

진정인의 주거지에 채권자 및 참여자 △△△, ○○○을 대동하여 방문하였

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강제개문 후 2019. 11. 13.까지 자진하여 채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

하라는 내용의 집행 예고문을 벽면에 부착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집행참여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및 원칙

헌법 제16조는 국민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

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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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

데, 현재 ｢민사집행법｣에는 부동산 인도집행의 최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

으나, 실무상 갑작스런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줄이고 채무자의 생활안

정 등을 고려하여 제1회의 기일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채무자에게 자진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최고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집행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이상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집행 대상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진입하여 최고장을 부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채

무자 등이 숨긴 집행목적물을 수색하기 위하여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강제

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부동산의 인도를 최고하기 위한 경우

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집행관은 잠긴 문을 강제로

열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스스로 열도록 촉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 3자에게 명하여 열게 할 수 있는데,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개문행위는 적법한 강제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최고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부재중인 경우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말로 자진인도를 

최고하거나, 진정인의 주거지로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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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집행목적물인 진정인의 주거지는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낙찰된바, 사건 당시 철거 및 재건축 등이 실시되고 있던 장

소가 아니므로, 우편을 통한 최고장 송달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최고장을 부착하였는데, 이는 최고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진정인의 주거의 자

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집행 실무상 관행화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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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인권침해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688700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

결정사항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 자살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상관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대통합행정망의 특이 면담사례는 심층면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상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살사망사고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는 부대를 관리하고 부하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살사고 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조치

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살을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부대관

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73호)을 제정하여 신인성 검사, 관계유형 검사, 복무

적응도 검사 등 과학적 식별도구를 활용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음. 그러나 피

해자가 부대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신인성검사 및 복무적응도 검

사에서 ‘고위험군’, ‘주의단계’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부대에

서는 상병진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군 복무 경험이 있어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

한 추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2】 피진정인 1, 2는 사고당일 당직사관이 피해자와 면담 후 연대통합행정망에 ‘죽

고 싶다’는 내용의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면담사실을 전달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면담이나 피해자를 신상관리위

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복도에서 마

주친 기회에 안부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관

련 대처를 소홀히 마무리하였는바, 지휘관으로서 사고발생 예방의 책임을 다하

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이와 같은 피진정인 1, 2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피

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극단적 표현을 하는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사실을 사고 이후까지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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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73호) 제232조의 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제

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대복무단계 관리), 〔별표 2의1〕장병 병영생

활 도움제도 분류기준(제232조의 2 관련)

진 정 인 ○○○(피해자의 부친)

피 해 자 故 ○○○(상병, 전 육군 ○○사단)

피진정인 1. ○○○(중사, 전 육군 ○○사단 소대장)

2. ○○○(대위, 전 육군 ○○사단 중대장)

3. ○○○(상사, 육군 ○○사단 중대 행정보급관)

4. ○○○(중령, 육군 ○○사단 대대장)

주 문

1.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2.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 자살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상관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대통합행정망의 특이 면담사례는 심층면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상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살사망사고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피해자에 대한 ‘사인규명 요구’와 피진정인 ○○○, ○○○, ○○○에 대한 

‘책임요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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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육군 ○○사단 ○○연대 ○대대에서 복무 중(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사망한 피해자 ○○○의 아버지로서, 아래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2018. 2. 입대하여 피진정부대에서 상병으로 군 복무 중 2019. 8. 

30. 만기전역을 3개월여 남기고 부대에서 사망한바, 그 사인규명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의 소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 및 가

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당시 피해자의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으로서, 부대원 병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

해자의 사망을 방조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당시 피해자의 대대장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면담을 

신청하여 고충을 토로하였음에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방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중사, 사고 당시 ○○사단 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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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故 ○○○ 상병에 대한 과학적 식별도구를 통한 인성검사 및 스트

레스 진단(2018. 6. 14.)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 관계유형도 검사(2018. 

7. 2.) 결과 배척형, 복무적응도 및 자살위험도 검사(2018. 7. 23.) 결과 ‘관심

필요’로 나왔으나, 당시 피해자는 곧 상병 진급을 앞둔 상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도움배려’ 병사가 아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피해자의 변사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2019. 8. 30. 이전 본인은 

부대 내 박격포 우수부대 선발 준비로 바빠서 면밀한 신상관리를 하지 못했다. 

사고 한 달 전인 2019. 7. 30. ○○○ 상사가 당직근무 시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자살징후를 식별하였는데, ○○○ 상사가 면담을 하였기에 본인은 면담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유는 피해자가 괜찮아 보였고 피해자에게 걱정거리

를 물어보았을 때, 괜찮다고 답하여 괜찮은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실시한 면

담내용을 연대통합행정업무망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인원

은 중대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집중관리를 할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피

해자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지 못했다.

2019. 8. 30. 08:30 경 아침점호 시 피해자가 연병장으로 나오지 않아 “얼

차려를 주겠다. 군장 싸서 흡연장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9시 경 생활관에 

갔더니 피해자가 뭉그적거리고 있어서 “군장 대신 징계로 처리할테니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야외 지형정찰을 나갔다. 같은 날 10:40경 대대장인

피진정인 4가 본인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잘 상담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

진정인 4는 “○○(피해자)가 미안해한다. 필요하면 소대원들 앞에서 ○○가 소

대장(피진정인 1)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도 생각해봐라”라고도 하였다. 지형정

찰을 마치고, 11시 경 부대로 들어와 피해자와 면담을 하니 피해자는 “뭘 잘못했

는지 알고, 죄송하다”고 하였다. 11:40경 피진정인 4에게 전화하여 “면담 잘 했

다,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사고 전에 피

해자가 분대장 포상휴가에 대해 물어 보아서 제한될 것 같다고 답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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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화날 때는 화를 내는 편이지만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인접중대로 인사이동하여 근무 중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등으로 

군수사기관(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 피진정인 2(○○○, 대위, 사고 당시 ○○사단 중대장)

2018. 6. 7. 피진정부대 ○중대장으로 보임하였다. 보임 당시 피해자는 본

인 보다 1주일 정도 먼저 인접대대에서 전입을 온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개

별면담을 3∼4회, 수시 면담을 20여 회 진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연대통

합행정업무망에 별도 기입하지 않았다.

2019. 7. 30. 당직사관인 ○○○ 상사로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삶에 

의욕이 없다’등 피해자에 대한 면담내용을 보고받고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

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이후 피해자를 부대 막사 통로에서 봤을 때 피해자

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하여서 본인은 그

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

도 연대통합행정업무망에 기록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인 2019. 8. 29. 18:34 경 피해자가 문자로 징계로 인해 분대장 포

상휴가가 박탈되냐고 본인에게 물어서 중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문

제라고 답변하였다.

본인은 사고 이후 정기 인사이동으로 현재는 ○○사단에서 근무 중이며, 

○○사단에서 피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사단으로 이첩하여 현재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3) 피진정인 3(○○○, 상사, ○○사단 중대 행정보급관)

2019. 7. 30. ○○○ 상사로부터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가면담을 시행할지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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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피진정인 2가 직접 하겠다고 했다.

사고당일 20:45 당직사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연락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

으며, 위병소 도착 시 피해자가 사단병원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알고 중

대장인 피진정인 2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 후 국군○○병원까지 

따라갔다.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당시 군의관이 피

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였냐고 물어서 같은 날 22:03경 피해자의 부친인 진

정인에게 전화하였고, 군의관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국군○○병원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중대원에 대하여 휴가 등 특별한 경우 신상면담을 하고 기록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사망당일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에 대하여 질책한 것은 기

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고 관련으로 ○○사단 사고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 피진정인 4(○○○, 중령, ○○사단 대대장)

피해자는 2019. 9. 1.부로 병장 진급 예정이었고, 이틀 전인 2019. 8. 30. 

15:30경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진급신고를 마친 바 있고, 진급신고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관계유형검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동기

들과 잘 지낸다고 보고를 받아왔다. 사고 전 피해자가 ○○○ 상사에게 “죽고 싶

다”는 말을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에서야 연대통합행정업무망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다.

사고당일 피해자가 본인을 찾아와 대대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면담하였고, “자신이 불침번 근무 중 불량으로 휴가 제한 5일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분대장 포상휴가(7일)을 제한한다는 것이 부당하여 대

대장(피진정인 4)님의 조언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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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오전에 소대장인 피진정인 1의 집합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 “일

부러 집합하지 않은 것은 소대장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목표를 가

지고 잘 생활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심리 상

태를 말해주었다.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라고 언급했다

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고 관련으로 ○○사단 사고대책위원회

에 회부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상사, ○○사단 직사화기소대장)

사망사고 발생 1달여 전인 2019. 7. 30. 중대 당직을 서면서 피해자의 복장을

지적해준 바 있고, 다음날인 2019. 7. 31. 07:00 경 족구장에서 아침점호를 하

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왜 복무신조를 복창하지 않느냐?”고 지적 

했더니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행정반에서 군대 예절 교육 중 다

른 인원들이 들어와서 중대장실로 옮겨 면담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면담과정에

서 피해자가 느닷없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도 박격포 사격을 했는데 저거 하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했

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제가 죽고 싶다고 했던 내용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으

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면담 후 연대통합행정업무망에 면담기록

을 입력하고,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면담 내용을 전부 말해주었다. 이후 소대

장인 피진정인 1에게도 면담내용을 알려 주고 병력관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

2) 참고인 2(○○○, 상사, ○○사단 소대장)

사고일에 중대 당직사관이었으며, 그 날은 조기퇴근의 날이므로 중대장 등 

대부분의 간부가 조기퇴근 하였다. 규정상 당직자는 당직일 16:00부터 투입되

어야 하나, 훈련관련 작전지도 준비 관계로 17:15 경 당직에 투입 되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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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인 위병소 등 근무자 신고를 19:00에 받고 근무철저 등을 지시하였어야 하

나, 다음날 합참 점검 때문에 근무자 신고를 정시에 하지 못하고 지연된 바 있다.

피해자가 17:40경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20:40경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4시간여 동안 유동병력으로 인지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부대 간부로

서 어떠한 말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3) 참고인 3(병장 ○○○, ○○○, ○○○, ○○○, ○○○ 등 사고 당시 피해자의

동료들)

피해자는 유격 조교도 하고 분대장으로서 잘 지냈고 발표도 잘 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으며, 간부들과도 잘 어울렸으나 소대장인 피진정인 1과 

잘 맞지 않았다. 피해자는 치질수술로 힘들어 했으나, 소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

해자에게 별거 아닌 것으로 대했다.

피해자는 불침번 근무 불량 1건으로 인해, 휴가제한 5일, 진급누락, 분대장 

포상휴가 7일제한 등 3가지 불이익을 한꺼번에 당한 면이 있다. 피해자는 말년

휴가 시 자신의 아버지(진정인)와 ○○마라톤에 참가 할 거라고 했었으나 휴가

제한으로 무산되었다. 피해자는 휴가계획을 달력에 적어 놓았다가 휴가가 제한

되니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당일 오전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질책하였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종이가 아

깝다. 다시 써와라”라며 질책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당일 대대장(피진정인 4) 면

담을 하겠다며 대대장실 앞에서 대기하였고 “씨발 좆같다. 진짜 언제까지 당하

고만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하였다.

4) 참고인 4(○○○, 육군 ○○사단 사제안전장교)

병력 신상관리는 중대급의 경우 중대장실 또는 옆 상담실 등에 컴퓨터를 설

치하여, 전입신병의 경우 8주에 맞춰 여러 가지 과학적 식별도구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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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식별도구는 ①신인성 검사, ②개인안전지표, ③인터넷 중독진단, ④정신

건강 자가진단을 포함한다. 신인성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검사도구

로 최신화되어 있으며, 인터넷 중독, 정신건강 지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신인성 

검사를 기본으로 개인 안전지표가 이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이다.

병력관리를 실시하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이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

여 징계하는 것은 없고, 사단단위에서 지도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지도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있다. 중대급 부대는 전입신병에 대하

여 전입 8주차에 신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움배려형 여부를 결정하며, 이

는 간부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도움배려병사에 대한 특이 면담 내용이 

입력되었다고 하여 상급자가 이를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19. 12. 육군본부 전사망심사 시 피해자는 ‘순직’으로 인

정되었고, 피진정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단 사고대책위원회(2019. 11. 

5.) 심의 결과 중대장(피진정인 2)은 ‘징계의결 요구’, 나머지 인원은 ‘무혐의 처

분’으로 결정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사단 법무참모부의 변사사건기록, 신인성검사 업무 매뉴얼, 순직심사결과, 사고

대책위원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2. 26. 대한민국 최전방 수호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

사단 ○○연대 ○대대에 배치 받아 복무 중, 부적응 등의 문제로 GOP에 

투입되지 못하고 2018. 6. 5. 같은 연대 내 후방부대인 피진정부대 중대로 

전출되어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6. 14. 신인성검사 결과 스트레스 지수 고위험군(○○점), 

2018. 7. 2. 관계유형검사 결과 ○○형, 2018. 7. 23.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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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 등으로 나왔으나, 피진정인들은 상담관 면담 등의 조치나 규정

에 따른 사고예방 면담, 연대통합행정업무망 기록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2019. 7. 20. 중대 막사 내 야간 불침번 근무 시 근무 순서를 병

사들과 임의로 변경하고 근무 중 취침하여, 2019. 7. 29. 중대 징계위원회

에서 휴가제한 5일의 제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9. 7. 30. 야간 불침번 근무 후, 2019. 7. 31. 07:00경 아침 

점호 시 당직사관 ○○○ 상사에게 태도 불량으로 지적 받은 후 중대장실

에서 당직사관과 면담 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마. ○○○ 상사는 위 인정사실 다항의 면담사실을 피진정인 2(중대장) 및 피

진정인 3(행정보급관)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피진정인 2, 3은 심층 면담

을 진행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2019. 2.부터 사고일인 2019. 8. 30. 직전까지 약 7개월간 분대

장임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29. 아침 분대장 임무를 마치면서 소대장

인 피진정인 1에게 분대장 포상휴가(6박 7일)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포상휴가 짤릴 것이다. 너 징계 먹었잖아”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

해자는 2019. 8. 29. 18:34경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문자를 보내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하였고 피진정인 2는 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

고 답변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8. 30. 08:30경 소대장인 피진정인 1의 집합지시에 응하

지 않고 생활관에 있다가, 08:53경 피진정인 1에게 족구장으로 호출되어 

완전무장 지시를 받은 후 생활관에서 완전무장준비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에게 완전무장 준비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완전무장 대신 

징계처리를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 피해자는 2019. 8. 30. 10시 경 대대장인 피진정인 4를 찾아가 면담을 신

청하였고, 피진정인 4는 소대장인 피진정인 1과 면담을 잘 할 것을 지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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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돌려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1에게 찾아가 사과하였다.

자. 피해자는 대대장인 피진정인 4와 면담을 실시한 후 2019. 8. 30. 13시 경 

참고인 3(병장 ○○○, ○○○, ○○○, ○○○, ○○○ 등)에게 “씨발 좆같다. 

진짜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차. 피해자는 2019. 8. 30. 소대장인 피진정인 1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

하고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에게 “종이가 아깝다. 

다시 작성하라”는 질책을 받은 바 있고, 17:40경 화장실을 다녀온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 된 후, 20:40경 피진정부대 내 외곽 울타리철책에서 목이

매인 채 발견 되어 사단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2019. 8. 31. 

06:38경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당일 행적은 아래와 같다.

시간 장소 행  적

2019.8.30.

08:40
연병장 피해자가 피진정인 1의 지시 ‘감사나눔 1,2,3 운동’ 집합에 응하지 않음

09:00 연병장 피진정인 1(소대장)이 피해자를 불러 냄 

09:30 생활관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군장싸서 나오라 하는데 왜 안나오냐’는 

질책과 ‘군장싸지 마라. 징계하겠다’는 말을 함

10:00 생활관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 중 피진정인 4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감

10:40 대대장실 피진정인 4 면담

12:00 식당 점심식사

12:05 연병장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호출하여 나감 

13:10 생활관
피해자가 동료에게 ‘대대장(피진정인 4)와 면담했는데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함

13:15∼14:40 교회 피해자가 사고예방토론회에서 발표

15:00 연병장 피해자 중대 진급자 신고식 참석

17:40 화장실 화장실에 휴지를 들고 다니는 피해자가 목격됨

20:30 울타리 피해자 목이 매인 채 발견됨

2019.8.31.

06:00
○○병원 피해자 사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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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피해자 사고의 수사관할인 육군 ○군단 헌병단 및 ○○사단 검찰부는 피해

자에 대한 검시 등 결과 사인과 연관 지을 외상이 없고, 주변 다툼이나 신

체에 방어흔이 없으며, 목 부위 삭흔(索痕), 후두부 사상방 일주에 따라 ‘목

맴에 의한 질식사’로 진단하였다. 

타. 사고발생 후 ○○사단 헌병대는 2019. 10. 29. 소대장인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에게 평소 ‘폭행’과 ‘모욕’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1의 혐의를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파. 피진정부대의 상급부대인 육군 ○○사단은 2019. 11. 5. 피해자의 사고와 

관련된 ‘사고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대장인 피진정인 2를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고, 대대장인 피진정인 4와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하. 육군본부는 2019. 12. 31. 피해자에 대한 순직심사를 진행하여 ‘순직’으

로 인정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사인 규명 관련’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은 관할 군 검찰부가 피해자에 대한 검시결과 사인과 

연관 지을 외상이 없고, 주변 다툼이나 신체에 방어흔이 없으며, 목부위 삭흔, 후

두부 사상방 일주에 따라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진단하였음에도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군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검시결과와 더불어 각

종 기록 및 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서 확인되는 사건당일을 전후한 정황을 

살펴볼 때도 군 수사당국의 수사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타살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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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요지 나항 ‘소대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정사실 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 헌병대는 이 부분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혐의로 피진정인 1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 라항 ‘병력관리 미흡 등’

1) 지휘책임 관련

이 부분 진정의 취지는 피해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적절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고, 인정사실 파항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사단 사고대

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바, 이들에 대한 책임요구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병력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당사자, 유족 및 군 동료 등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군대 

내 장병의 자살은 그 예방이 최우선인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는 부대를 관리하고 부하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지휘관으로 하여

금 자살사고 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살을 예방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73호)을 제정

하여 신인성 검사, 관계유형 검사, 복무적응도 검사 등 과학적 식별도구를 활용

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위 항에서 비록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어 기각하기로 하였으나, 그간 발생한 여러 

군 자살사고를 돌이켜 볼 때, 사전에 사고발생 징후에 대한 식별없이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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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어 그 예방이 힘들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에는 사전에 피해자가 자살을 언급하는 등 비교적 명확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

를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휘관리체계의 운용여부 및 관련 개

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진정부대 전입된지 얼마 되

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신인성검사 및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고위험군’, ‘주의단

계’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부대에서는 단지 상병진급을 앞두

고 있을 정도로 군 복무 경험이 있어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피해자

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피진정인 1, 2는 사고당일 당직사관이 피해자와 면담 후 연대통합행정

망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특별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면담이나 피

해자를 신상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복도 통행 중 마주친 기회에 안부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

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대처를 소홀히 마무리하였는바, 지휘관으로서 사고발생 

예방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진정인 1, 2의 안일

한 대처로 인하여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상징후 발생사실을 

사고 발생 이후까지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고발생 예

방을 위한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부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인 육군 ○○사단장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관리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연대통합행정업무망에 

기록된 특이 면담결과는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층면담 등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살사망사고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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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한수웅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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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인권침해

2020. 7. 16.자 결정 19직권0004300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향상과 독

립적인 업무환경 조성, 업무표준화 및 자부심 고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상담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초급간부들이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3】 자살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가. 초급간부 자살유형 분석 결과 나타나는 전입초기 업무과중, 지휘부담, 신변비관

등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및 매뉴얼을 만

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

나. 초급간부에 대한 관계유형검사 도입, 스마트 기기 활용 비대면(언택트형) 상담을

도입 및 확대, 식별된 인원에 대한 신상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살예방시스

템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다. 생명존중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 활동자 등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연간 평균 56여 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간부 

자살사건은 평균 30여 건에 달하고, 간부 자살사건 중 초급간부(소위, 중위, 하사, 중

사)의 자살이 연평균 20여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인

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의 장병 자살예방 시스템이 초급간부

들의 생명권 침해 예방에 대한 역할에 있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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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초급간부 자살예방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군인사법｣ 제37조(본

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

던바,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향상과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 업무표준화 

및 자부심 고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상담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초급간부들이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지원 프로

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자살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가. 초급간부 자살유형 분석 결과 나타나는 전입초기 업무과중, 지휘부담, 신

변비관 등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및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초급간부에 대한 관계유형검사 도입, 스마트 기기 활용 비대면(언택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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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입 및 확대, 식별된 인원에 대한 신상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

살예방시스템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생명존중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 활동자 등에 대

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I. 직권조사 배경

2018. 1. 20. 충청북도 ○○시 소재 공군 ○비행단에서는 소위가 부임 4일 

만에 숙소에서 목매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9. 9. 28. 경기도 ○○

시 소재 육군 제○사단에서는 초급간부인 소위가 소초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초급간부 자살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망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인성검사, 상담관제도, 자살예방

교육 등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가 병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국방부에 군인의 자살사건 통계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다. 사실

조회 결과, 2018년도 전체 군인의 자살사건(56건) 중 간부 자살이 63%(35건)로 

병사(37%)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 자살이 

간부 자살사건의 60%(20여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급간부 자살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권이

슈라는 점을 확인하고, 군 부대에서 발생하는 초급 간부의 자살 현황과 원인 등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신상관리, 자살 예방교육, 상담체

계 정비 및 맞춤형 대책 등 초급 간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2019. 11. 19.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

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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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직권조사 결과

1. 군대 내 장병 자살 시 후속조치 및 자살현황

가. 군대 내 장병이 자살할 경우 후속조치

1)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에서 ‘사고’의 종류를 안전사고(고

의성 없이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등에서의 화재, 차량사고 등)와 군기사고

(법규위반과 관련된 군무이탈, 구타가혹행위, 총기사고 등)로 나누어 규정

하고 있다. 장병 자살은 군기사고의 범주에서 관리된다.

2) 장병이 자살할 경우 그 장병이 소속된 부대는 현장보존 및 유가족 통지의

무가 있으며, 장성급부대의 군사법경찰관이 사인규명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장성급부대 검찰부(법무참모부)에 송치한다.

3) 군사법경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장병자살 원인에 부대원의 괴롭힘 등이 확

인된 경우, 가해자 및 부대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인사부서는 사망한 장병에 대한 보훈보상 및 순직여부 등을 심

사하여 결정한다.

4) 수사과정에서 감식 및 감정 등은 각 군 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유가족 요구가 있을 경우 군 외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사에 반영한다.

5)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부대는 사단급 ‘영현반’에 고인을 모시고 유가

족과 협의하여 부대장(葬)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며, 이후 순직이 인정될 

경우 사망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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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대 내 장병 자살현황(전군)

1) 군 사망사건 현황

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군대 내 연간 사망사건은 연

평균 84.2건이며, 이중 자살은 연평균 56건으로서, 전체 사망사건의 

66.5% 수준(최근 5년간 전체 사망사건 421건 중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각 군별로 자살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이 약 70%,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이 각각 15%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2018년 말 기준 육군 병력이 

46만여 명, 해군(해병대 포함) 7만여 명, 공군 6.5만 명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공군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건 비율도 경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1> 각 군별 연간 사망사건 현황

구분 계
자살사고 안전사고 기타

계 육 해 공 국직 계 육 해 공 국직 계 육 해 공 국직

2015 93 57 39 9 8 1 28 19 5 3 1 8 7 1 0 0

2016 81 54 36 7 8 3 24 10 7 3 4 3 3 0 0 0

2017 75 51 33 8 6 4 23 16 5 2 0 1 1 0 0 0

2018 86 56 41 3 5 7 26 10 13 2 1 4 3 1 0 0

2019 86 62 46 9 5 2 23 18 2 3 0 1 0 1 0 0

2) 장병자살 계급별 현황

최근 5년간(2015~2019) 장병 자살사건을 계급별로 분석한 결과 장교는 연

평균 8.4건, 부사관은 연평균 22.6건, 병사는 연평균 21.6건으로 나타나며, 자

살한 장병 중 간부(장교+부사관)의 비중이 약 55.4%(전체 280건 중 155건)로

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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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살사고 계급별 현황

구분
자살사고 계급별 현황

계 장 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2015 57 5 26 22 4

2016 54 7 22 21 4

2017 51 10 21 17 3

2018 56 11 21 21 3

2019 62 9 23 27 3

<표 3> 자살사고 계급별 세부현황

구분 계
장교

준위
부사관

병 군무원
계 영관이상 대위 소위~중위 계 상사이상 중사 하사

2015 57 5 1 2 2 0 26 10 7 9 22 4

2016 54 7 2 3 2 0 22 8 10 4 21 4

2017 51 10 2 5 2 1 21 5 7 9 17 3

2018 56 11 2 4 5 0 21 6 8 7 21 3

2019 62 9 1 4 3 1 23 7 9 7 27 3

3) 장병 자살의 원인

장병 자살원인 분석 결과, 도박, 부채 등 군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례도 절반을 차지 하지만, 2018~2019년 사례를 살펴 볼 때 선임이나 상

관의 폭언, 폭행 관련, 과도한 업무부담, 업무수행 과정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이 4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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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군별 세부 현황

1) 육군 소속 초급간부 자살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육군 소속의 초급간부가 자살한 사건 

21건을 검토한 결과, 군 복무과정과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약 38%이고, 이 중 

5건은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 폭행과 관련이 있었고, 3건은 업무과중 등과 연관

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군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과도한 

부채문제, 가정불화, 음주운전 후 후속 징계조치에 대한 부담감 등과 관련된 

사건(세부 사건사례는 <별지 1> ‘각 군별 자살사고 사례분석’ 중 ‘육군’ 부분 

참조)이 있었다.

<표 4> 육군 장병대비 간부 자살사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위
부사관

병 군무원
계 영관이상 대위 소위~중위 계 상사이상 중사 하사

2015 39 2 0 1 1 0 16 6 5 5 19 2

2016 36 7 2 3 2 0 11 3 7 1 16 2

2017 33 4 0 2 2 0 13 2 5 6 15 1

2018 41 5 1 2 2 0 16 3 7 6 18 2

2019 46 7 1 3 2 1 17 6 8 3 21 1

2) 해군 소속 초급간부 자살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해군 소속의 초급간부가 자살한 사건 

3건을 분석한 결과, 1건(약 33%)은 업무 부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와 관련이 있었고, 다른 2건은 각각 부채 문제, 부적응에 따른 신변비관 등과 관

련이 있었다(세부 사건사례는 <별지 1> ‘각 군별 자살사고 사례분석’ 중 ‘해군’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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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군 장병대비 간부 자살사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위
부사관

병 군무원
계 영관이상 대위 소위~중위 계 상사이상 중사 하사

2015 9 2 0 1 1 0 6 3 1 2 0 1

2016 7 0 0 0 0 0 5 2 1 2 1 1

2017 8 3 0 2 0 1 3 2 0 1 1 1

2018 3 1 0 1 0 0 2 1 1 0 0 0

2019 9 2 0 1 1 0 4 1 1 2 2 1

3) 공군 소속 초급간부 자살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공군 소속의 초급간부가 자살한 사건 

3건을 분석한 결과, 1건(약 33%)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다른 2건은 각각 도박 문제, 부적응에 따른 신변비관 등과 관련이 있었다(세부 

사건사례는 <별지 1> ‘각 군별 자살사고 사례분석’ 중 ‘공군’ 부분 참조).

<표 6> 공군 장병대비 간부 자살사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위
부사관

병 군무원
계 영관이상 대위 소위~중위 계 상사이상 중사 하사

2015 8 0 0 0 0 0 4 1 1 2 3 1

2016 8 0 0 0 0 0 4 2 1 1 4 0

2017 6 2 1 1 0 0 3 0 2 1 1 0

2018 5 2 0 0 2 0 2 1 0 1 1 0

2019 5 0 0 0 0 0 1 0 0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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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부 본부/직할부대 소속 초급간부 자살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의 초급간부

가 자살한 사건 2건을 분석한 결과, 2건 모두 업무수행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었고, 각각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병사 지휘부담 및 징계처분에 대한 심리적 압

박과 연관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세부 사건사례는 <별지 1> ‘각 군별 자살사고 

사례분석’ 중 ‘국방부 직할부대’ 부분 참조).

<표 7> 국방부 직할부대 장병 대비 간부 자살사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위
부사관

병 군무원
계 영관이상 대위 소위~중위 계 상사이상 중사 하사

2015 1 1 1 0 0 0 0 0 0 0 0 0

2016 3 0 0 0 0 0 2 1 1 0 0 1

2017 4 1 1 0 0 0 2 1 0 1 0 1

2018 7 3 1 1 1 0 1 1 0 0 2 1

2019 2 0 0 0 0 0 1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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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병 자살예방 시스템

가. 조직 및 규정

1) 국방부는 군 장병 자살예방을 위해 인사복지실 내 병영문화혁신팀을 두고 

자살예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

제4편(사고예방) 제5장에 ‘자살예방’등의 규정을 두고 자살예방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2)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2017년도 병영정책, 헌병, 군종 등의 기능을 통합

하여 ‘전투준비안전단’을 신설하고, 단 직속부서인 ‘생명존중문화과’에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육군안전업무규정(육규 940)｣ 제5장에

‘생명존중문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해군/공군의 경우 인사참모부내 병영

정책과에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며, ｢해군 군사고예방규정｣ 제4장 자

살예방, ｢공군 군기사고예방규정｣ 제4장 사고예방 제1절 자살예방 등에 

각각 규정하여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1) 기본원칙: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신상 면담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우려 정도에 따라 관리 및 

분리 절차를 운영하며, 군대내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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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가) 신인성검사 제도

국방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복무적합도검사, 군생활적응검사, 복무적응도검

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심리검사도구인 신인성검사를 개발하여 2015년도부터 

전장병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8> 신인성검사 제도 기본체계

병 사 용 간 부 용

신병 훈련단계 자대 복무단계 선발 단계 복무 단계

복무적합도 

검사

군생활적응 

검사

복무적응도 

검사

관계유형

검사

종합심리

검사

복무적응도 

검사

271문항 147문항 190문항 15문항 위탁 217문항

정신질환증상

파악

훈련기간 정서 

및 행동문제 

파악

적응상태 확인
타인관점 

부적응 식별

다면적 

인성검사
스트레스 수준

현역복무부적합

선별 참고자료

적성관련 

정보제공

지휘관리 

참고자료제공
관계유형 이해 간부선발 활용

심리적어려움

파악

입영 후 3일내 입소 3~4주

1차 2~3개월

2차 6~7개월

3차 11~12개월

4차 17~18개월

반기 1회

부사관학교

각군교육사 등 

선발단계

영관, 원사준위

-연 1회

(자가진단)

위관, 상중하사

-반기 1회

(지휘관확인)



2020. 7. 16.자 결정 19직권0004300
2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

제2편  침해구제분야 545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군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자격요건은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위, 자격증, 상담경험이 있

는 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군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구타･폭언･가혹

행위･집단따돌림, 기타 군생활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

고 군별 세부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세부 운영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총 537명 381명 73명 46명 37명

배치기준
사단급 7명

1인당 950여명

함대급 5명

1인당 1,000여명

비행단급 2명

1인당 1,500여명

연대급 1명

1인당 1000여명

간부전담 34명 - - -

비고
자살예방교관활동

운영통제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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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살 예방교육

군대 내 자살예방 교육은 ｢부대관리 훈령｣ 및 각군 규정에 따라 반기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장병 대상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인 ‘보고･듣고･말하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장병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10> 자살 예방교육 기본체계

구  분 중  점 비  고

보고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

언어적 신호 관찰

일방적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장병이 이해와, 행동을 통해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중심 교육 프로그램

행동적 신호 관찰

상황적 신호 관찰

듣고

(자살의 이유 등)

자살의도 묻고 듣기

자살이유 묻고 듣기

삶의 이유 묻고 듣기

말하기

(묻고, 

구체적 도움방법 

말하기)

군생활 부적응 상태

자살 시도경험

정신질환 상태

알콜 주류 의존여부 

자살방법 및 구체성

지지 및 도움방법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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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별 적용 현황

1) 병사 관련 자살예방 시스템

가) 입영 및 신병교육 단계

(1) 식별(1주차)

입영단계의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정신과 진단 및 인성검사를 진행하며, 입

영부대장은 대상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이후 신병교육부

대는 대상자에 대한 신상기록, 복무적합도 검사, 군생활적응검사 및 관찰을 통

해 자살우려자 식별에 중점을 둔다.

(2) 관리(2~3주차)

병영생활상담관 면담 및 군의관 진료를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 이

성문제, 정신과 진료 경력 등 신상파악을 한다. 대대신상관리위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병사, 배려가 필요한 병사 등으로 심층 관리한다.

(3) 분리(4~5주차)

사단 신상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움, 배려 병사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하여 조사 후 군사령부급 전역심사(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전역비율은 92.5%임1)).

나) 자대복무 단계

(1) 식별

신병 전입단계에서부터 대대장(중대급 부대는 중대장)은 신인성검사, 면담 

1) 육군훈련소 2014~2019년 전역심사위 회부 현황 및 결과 : 총 847명 중 784명 전역, 계속
복무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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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찰,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신인성검사의 경우 복무

적응도 검사는 총 4회* 실시하고, 반기 1회 관계유형검사를 통해 부적응, 따돌

림, 구타･가혹행위 여부 등을 검사한다.

* 1차(2~3개월), 2차(6~7개월), 3차(11~12개월), 4차(17~18개월)

(2) 관리 및 교육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4시간 관찰체계를 유지하고, 병영생활상담관 면담, 

군의관 진료, 그린캠프(심리치유 후 부대복귀 지원 프로그램)등에 입소하여 지

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속부대는 장병 개인생활기록부를 운영하며, 매월 신

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움(고위험군), 배려(저위험군) 그룹분류 등을 심의

하고 기록･관리한다.

예방교육은 반기 2시간 이상 실시하며, 육군 및 해군의 경우 군단,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부적응자 심리치유 및 자대원복 지원을 위한 그린캠프 및 블루캠프

(2~3주)를 설치･운영하여 회복과 관리를 지원한다.

(3) 분리

(가) 정신질환 증상자 및 복무부적응자 처리

대대급 부대장은 장성급부대에 설치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대상

자를 회부하고, 장성급부대는 대상자의 계속복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의결하며, 조사결과 일반위험군은 병역심사관리반에 입소하고, 고위험군은 병

역심사관리반을 생략한 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나) 군복무 곤란 정도의 질환자(지능, 그 밖의 복무 부적응자)

사･여단에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군 복무가 곤란한 것으로

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하며, 4성급 부대장은 전역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대상자에 대해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전역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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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역심사관리대

병역심사관리대는 신경･정신장애로 복무가 제한되는 장병에 대해 안정화 

노력(2주 프로그램)과 부적응 인원을 대체복무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병역심사관리대는 4성급 부대에 설치된 전역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회부

하고, 전역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병역처분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병사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절

차가 없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가능하며,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를 생략

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하여 분리조치 할 수 있다.

2) 간부 관련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가) 선발단계

(1) 복무적합도 검사

병무청 징병검사 시 병역판정검사 과정으로 ‘복무적합도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간부 선발에 참고하고 있다.

(2) 종합심리검사

부사관 및 장교 선발기관에 따라 부사관학교, 각군교육사령부(사관학교) 등

에서 종합심리검사 도구인 MMPI-2(미네소타대학 개발 다면적인성검사 도구)

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장교･부사관의 선발단계에

서 자살우려자를 차단하고 있다.

나) 복무단계

(1) 신인성검사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총 4차례 복무적응도 검사 및 반기 1회 관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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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복무관리 책임자가 확인 관리하도록 하

고 있는 반면, 초급간부의 경우 반기 1회, 영관장교 및 원사･준위의 경우 연 1회 

자가진단 형식으로 ‘간부 복무적응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초급간부의 경우 

그 검사결과가 장기선발 및 진급심사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여 축소, 과장 등 왜

곡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간부상담관 제도

국방부는 2005년 병사의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기본권전문상담관 

제도를 2007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로 명칭을 바꾸었고, 병사들에게 적용

해본 결과 기본권 외 개인고충 상담 등을 통한 자살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간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2019년 육군 

내 간부상담관 제도를 도입(현재 34명)하였고, 해･공군 등으로의 확대시행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간부들이 주간 업무시간 중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찾아가 상담을 진

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육군), 예약에 

의한 야간상담제도(해군 1004콜 등)도 시행되고 있다.

(3)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간부들은 부대적･개인적 요인으로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힘

들어 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장기복무나 승진선발에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비밀보

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동료나 지휘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밝히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8. 국가인권

위원회, 용인대산학협력단)등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각 군에서는 임관 1~2년차 초급간부 전체에 대한 집중관리 또는 복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과정 중 또는 과정 이후 심층적인 2차 면담을 진

행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육군 행복플러스, 인성함양 캠프, 공군 쉼표, 



2020. 7. 16.자 결정 19직권0004300
2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

제2편  침해구제분야 551

해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또한 전장병이 서로 생명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반기 1회, 2시간의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그 외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가) 초급간부 업무 경감제도

각 군에서는 불필요 업무 줄이기, 유사교육 통합, 업무 인계인수 시스템 정립, 

체계적 직무교육, 업무매뉴얼 세분화, 행정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교육 강화 및 자살예방 인센티브 제도

공군의 경우 자살예방교육 결과를 인사기록에 반영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는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 시 감점(장교) 및 참고자료(부사관)로 활용하고, 간부

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평가 시에도 반영한다. 또한 자살예방 교관(간부+병영생

활전문상담관)을 양성한 후, 그 교관이 1년에 3회 이상 2년 동안 6회의 자살예

방 교육 시 성과상여금 및 진급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 EAP2)(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지원

국방부는 한국 EAP협회와 협력을 통해 민간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5,000만원3)으로 약 500여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

다. 민간심리상담지원은 군 간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익명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EAP협회는 그 인원 수 만큼 비용을 청구하면 국방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기업(기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
(전국 500여 센터, 1,400여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다)

3) 경찰청은 2020년 현재 약 3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2019년도 이용 인원은 약 
6,000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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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단계

심신장애, 기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인사법｣ 등 법률규

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Ⅲ. 판단

1. 군 장병 자살예방활동 평가

군은 장병 자살예방을 위하여 2005년 이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도입하

여, 초기에는 사단급 1~2명이었던 규모를 2020년 현재 7명 수준(연대급 기준 2

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향후 대대급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그 예방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과학적 심리검사 및 평가도구로 도입한 ‘신인성검사’는 병

사 중 고위험군 등을 식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각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교육결과를 인사제

도에 반영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위층 지휘관이 직접 교육

에 참가하여 생명존중의 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연간 평균 56여 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간부 자살

사건은 평균 30여 건에 달하고, 간부 자살사건 중 초급간부(소위, 중위, 하사, 중

사)의 자살이 연평균 20여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의 장병 자살예방 시스템이

초급간부들의 생명권 침해 예방에 대한 역할에 있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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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급간부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가. 심리상담 지원

1) ‘신인성검사’가 군의 자살예방활동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되고는 있으나, 병사와 달리 간부의 경우에는 동료에 의한 진단을 제외

한 자가진단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초급간부들은 장기선발, 진급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장기복무나 승진선발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 등에 따라 검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결과

가 축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초급간부들이 장기선발, 진급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솔직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익명심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부 심리상담지원은 현재도 국방부가 근

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고는 있으나, 예산액이 

그 필요성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초급간부

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한편, 심리상담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 내부에서 장병들의 자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으로서, 이들의 전문성과 질적 역량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병영

생활전문상담관의 신분은 계약직으로서 소속 부대 인사계통의 영향을 받는 

위치로서 상담자의 비밀보호 등에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초

급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상담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원인

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인원을 추가로 확충하여 대대급 부대에까지 배치하고 간부전담 상담관 도

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바, 향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실질적으로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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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고충상담 및 자살예방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

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표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소속부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전문상담관

으로서 내담자의 고충해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업무환경

을 조성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사건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초급간부는 짧은 군 경력과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 책임과 부담이 있고, 상급자로부터는 상명하복과 업

무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그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 <별지 1> 

‘각 군별 자살사고 사례분석’을 볼 때도, 초급간부 자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상당

수가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 폭행’, ‘업무과중’, ‘지휘부담 등 업무 스트레스’ 등

이 주요요인으로 파악되는바,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자살 사건 유형별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급간부의 경우 주변 선배들과의 상

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고 업무과

중 및 업무스트레스 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군의 특성상 개인적 요

인으로 발생하는 자살 사례 또한 군의 특성상 동료 장병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이 그 경중을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부채･도박 예방 대책의 강화’, ‘징계절차상 간부의 심리적 안정화 대책’ 등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과학적 관리 시스템 보완

1) 관계유형 검사 적용확대 검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간부대상 ‘간부 복무적응도 검사’는 자가진단 형

식으로 진행되거나, 초급간부의 경우 그 결과가 지휘관에게 제공됨에 따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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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왜곡되어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복무적응도 검사만으로

는 초급간부의 자살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군 경력이 짧은 초급간부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의 장기적 복무가 아

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장기복무선발, 진급누락 

등을 고민해 자가진단 형식의 검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급간

부의 상급자 또는 지휘관의 경우에도 소속 간부가 자살우려자 등으로 식별될 경

우 지휘책임 및 본인 근무평정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초급간부들에게 신인성

검사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등 현행 제

도상 초급간부에 대한 고위험군 식별제도는 한계가 있다.

이에 초급간부들에 대해서는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동료의 관찰사항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그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재 병사에게 적용 

중인 ‘관계유형 검사’를 초급간부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

험군 식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자살우려자가 식별되었

을 때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는 문화를 개선하고, 오히려 조기에 자살우려자 식별 

및 조치가 당사자 및 부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스마트 장비 활용 및 간부특성을 고려한 상담 확대

위와 같이 초급 간부들은 자신의 장기선발, 진급선발 시 자신의 고충사항이

나 심리적 어려움 등이 불이익하게 작용될 우려에 따라 부대 내에 자신의 고충을 

지휘관이나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인

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는 대면상담이나 공식적인 부대관리 차원의 형식적 상

담보다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상담 등 비대면형(언택트형) 

상담기법을 마련･확대하고 심리치료 매뉴얼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담관 등에게 구체적

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살예방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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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육군 등에서는 간부상담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일부 부대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 바, 일과시간 중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기 어

려운 간부 특성에 맞춰 야간상담, 집단상담 후 개별상담, 주말상담 등 간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담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상담내용과 절차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상담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연대행정업무망 등 신상관리체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결정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

살을 시도하기 직전 인접 초급관리자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

고 이를 들은 초급관리자가 “연대행정업무망(면담 및 관찰기록)”에 이러한 내용

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대 지휘관은 자살사고 발생 후에야 이 기록

을 확인하여 어떠한 사전적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2. 19진정0688700 결정)가 있었고,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에서는, 

파견근무자의 신상관리 책임자 지정이 불분명하여 신상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9. 4. 30. 18직권0002000 결정)도 있

었다. 위 사례들은 자살징후가 사전에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상담 절차에 있어서 내담자의 면담내용은 그 비

밀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위 사건 사례들처럼 당사자가 군 내부 지휘

체계를 통한 면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명백히 지휘체계를 통한 도움이

필요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지휘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그 상황을 파악

하게 할 필요가 있는바, 군 내부 지휘체계를 통한 면담과정에서 ‘자살’ 등 특정 

단어가 면담 및 관찰기록에 기록된다면 책임 있는 지휘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대행정업무망 또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등의 시스템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면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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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 및 인프라 조성

군 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살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핵심

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고, 자살우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식별과 대응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 참여 등이 필요하고, 개인의 

자살예방 교육 참여 결과를 개인자력표 등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고 및 사고예방 기여자, 예방교육 우

수자 등에 대하여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을 효과적으

로 강화할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자살은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라고 할 것이고, 실제 군 부대 내 

사망사건 발생 시 목격자나 관계자들의 심리적충격 등으로 인해 추가 사망사건

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부대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부대원들

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담과 보호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55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군 관련 인권침해

2020. 10. 13.자 결정 20진정0229700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

정보 질의]

결정사항

【1】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의자조사의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판단

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조사 중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병력 및 제대 후 

경력, 출신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

를 기재하였음. 물론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

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

다고 볼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

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함.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확인한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출신학교, 동아리 등의 정보들은 극히 개인

적인 정보들인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일률적인 수집을 지양하여야 하는 

것임. 만일 위 정보들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신문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을 피진정인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관행임을 읍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

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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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헌법 제12조제1항,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형법｣ 제51조, 제53조,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해군 군사사법경찰관)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의자조사의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최

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가족들의 나이 및 직업 등), 종교, 주량, 흡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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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군사법경찰대는 피의자 신문 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분확

인을 위한 통상적인 인정신문(소속, 군번 등)과 피의사실 등에 따른 추가 신문(피

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종교관계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문절차는 피진정인 그리고 피진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군사경찰대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피

의자 신문절차는 민간 경찰의 수사준칙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 경찰과 유

사한 수준의 피의자 인정신문 및 피의사실에 따른 추가 신문이라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해군 군사경찰대)

모든 해군 군사경찰대대는 피의자 신문시 통상적인 인정신문(소속, 군번 등)과

피의사실 등에 따른 추가 신문(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종교관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인 인정신문을 제외하면 각기 다른 혐의의

모든 피의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신문을 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 판단 하에 피의사실과 관련한 추가 신문을 실시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모든 피의자 신문 시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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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인 2(국방조사본부)

현재 각 군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와 같은 국방부 자체 규정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이나 준용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위 규정을 원용(援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군과 함께 제도개선을 검토

하고 있다.

라. 참고인(경찰청 수사기획과)

｢범죄수사규칙｣ 제68조는 피의자 조사 시 신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 외

에도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정상(情狀)을 확인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자의 정상에 관한 내용은 임의적 질문사항이다. 경찰청에서는 2019. 8. 

29. 관련 지침을 통해 피의자 신문 시 해당 사건 및 피의자의 정상참작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특히 건강상태 확인 수준을 넘어 

특이 질병이나,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에 대한 질문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양하도록 하였다. 가령, △특이질병은 요양급여내역 부정수급 혹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 관련, 피의자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질병명 등을 통해 허위여부

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에, △종교는 특정종교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등에, 

△혈액형은 범죄현장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정당･

사회단체 가입여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사건 등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확인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에, △특정 사이트 가입 

여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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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

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 신문 시 성

명, 연령, 직업 등의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42조는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해군 OO소속 군인으로서 복무 중 피진정기관 조사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이 조사에서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병력 및 제대 후 경력, 출신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를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

인의 행위가 피의자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여러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

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진정인이 위 피의자신문 시 확인한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출신학교, 동아리 등의 정보들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인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일률적인 수집을 지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위 

정보들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신문내용에 포함되어

야 하는 것임을 피진정인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달리 볼 여

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수사 관행임을 읍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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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

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

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의자 정상에 관한 신문사항은 비단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전체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

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68조 규정만을 원용하여 범죄의 정상을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진정

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되,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군 수사기관이 수사

의 방식 등을 원용하여 왔던 경찰청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 시 신문사항

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각 군에 전파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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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인권침해

2020. 12. 14.자 결정 20진정0056500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

한 부당한 전역처분]

결정사항

【1】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

【2】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이 사건 전역 처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이 사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군인에게 ‘현역

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군인사법｣상의 결격사유를 제외

하면 ‘전투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그와 전혀 무관한 군의 특수

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변소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성전환 수술 이후 남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다소간 근력 등의 저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

고, 이 사건 피해자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

는 사례가 건군 이래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전혀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말미암은 이유가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

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례에만 국한하여 권리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있을지 모를 군 내부 성전환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정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므로,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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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진 정 인 ○○○

피 해 자 ○○○(당시 하사, 육군 제○기갑여단 제○전차대대)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육군하사로 군 복무 중 2019. 12.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을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에 불이익을 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의 심신장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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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전역 조치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

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성전환 수술로 성주체성 장애를 제

거한 것이므로 건강상태는 악화된 것이 아닌 오히려 개선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

는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의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게 낫

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를 지휘관 및 여단장에게도 보고한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7. 3. 1.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육군 ○기갑여단 조종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11. 26.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9. 11. 29.경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2. 2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9. 12. 26.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20. 

1. 9. 피해자에 대하여 ‘비전공상’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일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16일 전역심사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육군본부는 같은 달 20일 심사일정 연기

불가를 통보하였고 당초 결정되었던 22일에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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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는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다. 피해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음경상실 5급, 고

환결손으로 5급으로 각 판정받은 후 별표 2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최종 판정

되었다. 피해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성

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을 종합하

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피해자의 계속복무 의사에도 전역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보고

서와 피해자 본인 진술 등을 기초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가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하였고, 제53조제3항제2호에 의거 당해 

병과와 계급에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하였다.

육군은 부사관 선발 시 남군과 여군을 구별하여 선발하고 있고, 그 선발기준

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성전환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병사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중 검사규칙(국방부령) 별표5에 따라 입대를 제한하고, 장교의 경우에

는 ｢군인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 별표 2

에 따라 성전환자의 임관을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년 민간(남군) 부사관 모집에 응시하여 남군 신체검사 및 체

력검정 기준을 통과한 후 복무하다 성전환 수술을 하였으며, 법원의 성별정정허

가신청 사건 결정일 이후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에 대한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인용 시 피해자에게는 여군의 신체등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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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의 계속 복무가 임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방임무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는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서 간의 협력, 국민

의 폭넓은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정책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육군 제○기갑여단 제○○전차대대에서 근무하다 소속부대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정상적인 국외여행 절차를 거친 후 2019. 

11. 27. 출국하여, 2019. 11. 29.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9. 

12. 20.에 정상 복귀하여 2019. 12. 23.부터 국군수도병원 비뇨기과에서 

가료받다가 2020. 2. 6. 퇴원하였다.

나. 국군수도병원은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마친 후 피해자에 대한 심신장애

의 정도를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한 의무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양측성 고환 결손’,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

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

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2. 26. ○○지방법원에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2020. 2. 10. 여성으로 등록부정정

허가가 완료되었다.

라. 피해자는 2020. 1. 16. 육군참모총장에게 ○○지방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 허가신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은 2020. 1. 20. 예정된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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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2020. 1. 22. 전역심

사위원회 심사 결과 전역처분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마. 최근 3년간(2017. 1. 1.∼2019. 12. 31.)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총 194건1)이다. 이중 전역심사에서 전역으로 결정된 건수는 

30건2)(15.5%)이며, 이는 모두 본인이 희망하여 전역한 사례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리고 행복추구

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전역 처분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성전환 수술 이후 ｢군인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근거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양

측성 고환 결손’,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로서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전역 처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역 처분의 결정은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가 ‘심신장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건 피해자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심신장애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군인

사법｣에 별도의 심신장애인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를 ‘신체적･

1) 장교 54건, 부사관 140건

2) 장교 12건, 부사관 18건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57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군 복무 중 예상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손상, 정

신질환 등의 기능장애를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실시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전역 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인 처분에서 그 근거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별정체성의 불일

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하

면,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긴 어렵다. 

신체적 기능장애 측면에서 볼 때, 피진정인은 음경과 고환의 상실이라는 피해자 

신체외관상의 변화만으로 심신장애 등급표상의 기준을 적용시켰으나, 피해자

의 신체변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

술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체훼손’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없고,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명

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의 요건으로 해석하

여 피해자를 전역 처분한 것이다.

아울러 2020. 7. 29.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로, 피

진정인이 피해자의 남성 성기 제거가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의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적 다양성(gender diversity)을 병리(pathology)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 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위배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피해자의 일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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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침해하고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

가 있으며, 전역처분을 통해 직업안정성 뿐만 아니라 생계의 더 큰 위협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냄과 동시에 관련 정

보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군 당국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역 처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이 사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군인

에게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군인사법｣상의 결격사

유를 제외하면 ‘전투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그와 전혀 무관한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변소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자가 성전환 수

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

지 못 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이후 남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다소간 근력 등의 저

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증

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

남군과 여군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도 복무부적합의 합당한 이유는 확인되

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 이후 영내거주의 곤란한 사정을 

호소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보직 조정, 영외숙소 배정, 부대 배치전환 등 

군 인사행정 계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전역 처분의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군이 군 간부 정원을 설정함에 있어 남군과 여군을 

특정해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고, 성별 구분 없이 해당 보직에 가장 적합

한 인원을 배치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발 과정에서의 

남녀 구분만 있을 뿐 실질 병력운용상 남녀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피해

자를 계속 복무시킨다고 하여 여군 정원에 추가인원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의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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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

거가 부존재함에도 기존 인사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15조의 직업 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을 하는 사례가 건군 이래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전혀 제도적인 대비

책을 마련하지 못한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말미암은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례에만 국한하

여 권리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있을지 모를 군 내부 성전환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정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므로,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

점과 해외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심신장애’를 성전환자를 포함시켜 해석

하는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성

전환수술을 실시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들의 개정은

소수자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태국 등의 국가에서 현재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중령급 

지휘관도 탄생했으며, 영국에서는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호르

몬치료 비용을 지원해주고, 캐나다에서는 성전환수술부터 호르몬치료 비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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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성화 얼굴성형을 포함

한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 국가이면서 언제든 전시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어 전투력 유지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하여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성형수술 비용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

은 이 사건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육군참모총

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향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의무조사 및 전역심사 대상으로 

회부되어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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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2. 17.자 결정 18진정0545600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결정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내에 인치시킨 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 때에 

수갑 등 장구사용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며,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진정인이 수갑 착용 초기부터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제시하며 도주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수갑사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점, 진정인이 피진정기

관에 도착한 이후 진정인의 배우자가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진정인들도 진

정인이 체포･이송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조사과정에서 도주할 우려 또는 다른 사

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에 대하여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도주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

한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

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

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02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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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ㅊ

주 문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

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7년경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직원 한 명이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아내와 둘이 공

장을 운영하다보니 계속 노동청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2018. 6. 22. 진정인을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이 2018. 6. 22.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장에 찾아오자 진정인은 

“장모님과 아내도 있으니 스스로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무

조건 수갑을 채워야한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민원조사실에 도착한 후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수갑을 풀어 달라”고 했으나,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체포되어 왔으니 수갑은 풀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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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말을 들으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체포 과정 및 조사과정 내내 순순히

응하였고, 조사실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판례와 인권위 결정례를 

휴대폰으로 찾아가며 수갑 사용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중범죄자 취급을 하며 수갑을 계속 채운 상태로 조사를 시작하였

고, 조사 중에서야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였다. 진정인이 조사를 성실히 받

지 못하고 늦게 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 황당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수갑 사용과 관련한 판례와 인권위 결정 내용을 

보여주며 항의하였지만, 피진정인 1은 “계속 항의하면 판사님에게 이야기

하여 유치장에서 하루 동안 갇혀있게 한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아내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니 신변보증인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계속 조롱하듯 웃기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시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현 ○○○○고용노동청 

○○○○노동지청) 근로감독관}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수갑사용)

근로자 ○○○은 2017. 3. 2. 진정인을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본인은 근로감독

관으로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다. 같은 해 7. 11. 퇴사근로자 11명의 임금체불 

고소 등 진정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임금 체불 사건이 추가 접수되었으나, 진정

인은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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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8. 6. 22. 집행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미란다 원

칙 고지 등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시 진정인은 신체 건강한 

30대 남성인 점, 본인은 여성인 점에서 반격, 도주 등 돌발적 상황을 대비할 필

요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체포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하

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민원조사실에 도착 후, 진정인이 간인, 날인 할 수 있도록 한쪽 수갑만을 사

용하였다.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피진정기관 건물은 일반 경찰 관서와 달리 유치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입출입이 쉬운 개방 건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조사 전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진정인이 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토 후 수갑을 풀어주고 

진술을 받았다.

2) 진정요지 나항(협박 등)

체포영장 집행 후 피의자의 신병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검사 및 체포영장을 

허가한 판사의 지휘 하에 있는 상태이다. 본인은 이와 같은 법률적 내용을 설명

하였을 뿐이나 진정인이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격화된 감정으로 인하여 ‘협

박’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들은 평소 민원인에게 친절

하게 응대하며 피진정인 2도 진정인에게 조롱하듯 웃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신원보증인 절차를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스스로 남아있었다. 본인은 진정인의 아내를 오라고 한 적도 없다.

다. 피진정인 2(○○○○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진정인의 경우 피진정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

적이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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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여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

서 본인이 진정인에게 비웃거나 비아냥댄 적은 없다.

진정인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수갑 한쪽을 풀어주었다. 피진정기관은 유치장

이나 도주 방지 시설 자체가 없어, 한 손을 풀어주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진정인

은 어디서 들었는지 판례나 인권위 결정례를 언급하며, “불법이다. 인권침해다ˮ

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2 등 직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인권위 결정례 

등을 검토하여 도주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고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 과정

에서 20~30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그 시간 동안 피진정인 1이 조사를 한 

것뿐이다.

라. 참고인 ○○○

참고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이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들이 공장으로 와서 진정인을 체포하여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여 갔

다. 오전 10~11시경 피진정기관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었고 

조사 종료는 오후 2시경이었다.

조사가 시작될 무렵,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휴대폰으로 판례, 위원회 결

정례 등을 보여주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수갑을 

풀어주면 도망갈 수도 있지 않냐ˮ며 풀어주지 않았다. 보다 못한 참고인이 1층 

민원실에 가서 “부인(참고인)도 같이 있는데 도망은 안 간다ˮ며 항의하였으나, 

민원실에서도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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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및 전화조사 진술, 

○○○○고용노동지청의 제출자료, ○○○○지방검찰청이 제출한 이 사건 피의

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갑 

사용에 관한 지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9. 18.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근로

기준법 위반 등의 신고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피진정기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은 2018. 6.경 진정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진정인 2와 함께 같은 달 22. 10:00경 체포영장을 집행

하여, 차량을 통해 피진정기관으로 이동하였다. 참고인 ○○○는 진정인과 

함께 있던 중 진정인이 체포되자, 택시를 타고 피진정기관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8. 6. 22. 10:00경 진정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양손수갑을 사용하였으며, 피진정기관으로 동행하여 조사하

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진정인이 사무

실에 도착하여 도주하지 않겠다며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 이에 대하여 피

진정인들이 거부하자 진정인이 휴대폰으로 판례와 인권위 결정례를 검색

하여 항의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2018. 6. 22. 피진정인들과 진정인

이 피진정기관 ○○○○○과에서 면담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

음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은 10:27경 조사 장

소에 도착하여, 11:10~11:18(8분간) 조사를 실시하였고, 11:18~11:27 

(9분간) 조서를 열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 이외

에 특이사항(수갑사용에 대한 항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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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8. 6. 22. 11:44경, 진정인과 참고인 ○○○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는 진정인이 “난 이거 진정 넣고 갈거야ˮ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05. 8. 16., 04진인3451,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캡처한 내

용을 참고인 ○○○에게 보낸 사실, “저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어??ˮ라는 

참고인 ○○○의 질문에 진정인이 “저기보다 내가 나아. 저긴 조사 받으면

서 진상. 난 계속 이거 보여주고 이야기함ˮ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마.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제3항 및 ｢수갑 사용에 관한 지침｣에는 경찰

장구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사용장구,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사유 등)을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한 이후 경찰장구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도한 수갑사용)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

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감독

관집무규정｣ 제53조제1항은 “감독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은 “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을 위반한 피의자가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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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ˮ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수갑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실에

서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

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

이 허용되는 경우는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

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계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환경이

라는 점 등의 행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

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1헌마728 결정).

종합하면,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호송하거나 인치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업무방식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근로감독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또 그 이후 수갑 등 장구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이미 체

포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내에 인치시킨 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 때에 수갑 등 

장구사용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수갑

을 사용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에 대하여 ①체

포단계, ②사무실 인치 단계, ③조사단계에서 각각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중, 체포단계와 사무실 인치단계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

과 관련하여, 수갑 사용 방법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자료 또는 증인을 찾을 수 없어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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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들이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정인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기 때

문에 피진정인들의 입장에서는 체포단계에서 진정인의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수갑 사용을 문

제 삼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은 ②사무실 인치 단계, ③조사단계에서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쪽 수갑만을 사용하였고 조사 도중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는 체포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양손수갑을 계속 채운 상태로 조사까지 하였

고, 조사 중에서야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

다. 다만, 조사 시작단계에서는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양

손 수갑인지, 한손 수갑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하였다는 점과 진정인이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

정인과 피진정인 1, 2,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또한, 진정인과 참고인

이 조사 종료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원회 결정례를 공유하며, 진정 

의사를 밝혔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적어도 조사 시작단계에서는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 1은 조사단계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한 사유로 피진정

기관 건물이 도주 방지에 취약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진정인에게 책임 

없는 이유이며 수갑 사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고용노동부가 

2017. 1. 23. 근로감독관의 경찰 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시달한 ｢수갑 사용에 관

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중에는 수갑을 해제하도록 한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이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은 유치장이나 도주 방지 시설 자체가 없

어, 한 손을 풀어주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진정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판례나 인

권위 결정례를 언급하며, ‘불법이다.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피진

정인 2 등 직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인권위 결정례 등을 검토하여 도주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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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확인을 받고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 시간 동안 피진정인 1.이 조사를 

한 것뿐이다.”라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조사 중 수갑 사용이 관행이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진정인 1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앞서 조사 중에도 피조사자에게 관행적으로 수갑

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진정인이 수갑 착용 초기부터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제시하며 

도주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수갑사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점, 진정인이 피진

정기관에 도착한 이후 진정인의 배우자가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진정인들도

진정인이 체포･이송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조사과정에서 도주할 우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에 대하여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도주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

한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수갑 사용과 관련한 규정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53조제1항과 고용노동부 ｢수갑 사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

여, 이 사건 후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전후 소속기관의 총괄

적인 지휘･감독권자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

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협박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계속 항의하면 판사님에게 이야기하여 유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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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갇혀있게 한다.”고 협박하고, 진정인의 아내도 신병보증인으로 있어

야 한다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조롱하듯 웃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

진정인 1은 법률적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

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1의 발언은 근로감독관으로서 진정인에게 안

내를 할 만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발언 방식과 구체적인 맥락이 협

박성이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진정인 2의 행동 

역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2020. 2.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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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3. 31.자 결정 19진정0703100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

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

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에게 해당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

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

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강제

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를 졸업하여 유예사유가 소멸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

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므

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청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2276 판결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6조 및 제1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제23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제76조



2020. 3. 31.자 결정 19진정0703100
2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589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해당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강제퇴거 대상

자이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시기까

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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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입학 또는 장애를 가진 부모 및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현 제도 상 피해자들과 같이 장

기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 위 지침 상

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정

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국으로 출국하게 하는 것은 이

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2002년생, ○○ 국적)

피해자 1은 ○○국적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

에 거주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1) 출생 및 미등록 체류 경위

피해자 1의 부모는 선천적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이

다. 피해자 1의 아버지는 ○○의 장애인 복지가 매우 열악해 자립하기가 힘들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 어머니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큰언니 손에 자라다

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큰언니를 따라 함께 입국하였다.

피해자 1의 부모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2002년 피해자 1을 출산하였

다. 당시 피해자 1의 부모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1도 외국인 등

록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 1이 3세가 되었을 즈음 어머니가 피진정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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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되어 피해자 1은 어머니와 함께 ○○로 출국하여 1년가량 체류하다가 

2006년 어머니와 함께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피해자 1

의 부모 모두 ○○에 거주중인 가족이나 친지는 없다.

2) 성장과정

피해자 1의 아버지는 건설일용노동자, 어머니는 공장노동자로 일하며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모 모두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어 가족끼리는 수어

로 소통하는데, 피해자 1의 가족은 한국어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 수어

보다는 대부분 몸짓과 손짓으로 대화한다. 부모는 한국어를 모르고, 피해자 1은 

○○어를 몰라 글로도 소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1은 유치원을 졸업한 뒤 ○○구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피해자 1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사회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탐구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 1은 교내 봉사 동아리 부장을 맡아 16명의 부원들을 통솔하며, 2주

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역 요양원에서 청소, 배식, 말벗 되어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를 하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한국사회와의 유대 관계 및 장래계획

피해자 1의 한국어 능력은 보통의 대한민국 국적 고등학생 수준이다. 피해

자 1은 초등학교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외국국적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1은 평범하지 않은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불

리기도 했지만,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 받아본 적은 없다.

피해자 1은 미등록 체류 사실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깨닫게 된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국적 친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으나, 스스로 가능한 것들의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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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일례로, 사회봉사 시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

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하나, 피해자 1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봉사 동아리 부장으로서 봉사시간, 봉사

인원, 봉사내용을 매번 요양원 측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요양원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으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봉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1은 사회복지사라는 목표를 갖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피

해자 1은 체류자격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특히 장애인과 그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한다.

4) 국적국과의 단절

피해자 1은 국적국 언어인 ○○어를 배운 적이 없고, 부모와도 한국어 수어

로만 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내 백일장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받기

도 하였고, ○○어보다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일본어를 더 잘 안다.

피해자 1은 성장하는 동안 ○○의 사회, 문화, 교육을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피해자 1은 부모나 이모를 통해 ○○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

고, 한국에서 공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가족을 제외한 ○○국적 외국인과 교류한 경험도 없다.

피해자 1에게 국적국인 ○○은 TV에서 보고 들은 낙후된 국가라는 정도의 

이미지뿐이고, 피해자 1은 자신이 ○○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국적

국과의 연대감이 없으며, ‘○○로 돌아갈 바에는 높은 데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심정이 들 정도로 국적국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어머니의 자매들은 모두 한국에 있고, 아버지의 친인척은 모두 사망하여 ○

○ 현지에는 피해자 1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없다. 또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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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의 부모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국적국에서의 인적 기반이 전혀 없다.

5) 기타 고려사항

피해자 1은 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특별 자진출국제

도’를 통해 국적국으로 출국하여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이후 유학생 비자 등으로 

재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았으나, 아직 강제출

국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연고도 없는 국적국에 혼자 체류할 수 없어 해당 제도

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2(2001년생, ○○○ 국적)

피해자 2는 ○○○ 국적이나, 한국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거주

한 진정 제기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출생 및 미등록체류 경위

피해자 2의 부모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미등록 체류상태로 한국에서 근로하며 거

주하고 있다.

피해자 2의 부모는 사실혼 상태에서 2001년 피해자 2를 출산하고, 그 후 2명

의 딸을 더 출산하였다. 피해자 2의 어머니는 2014년경 몸 상태가 나빠져 요양을

위해 ○○○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정기간

재입국이 불가하여, 현재 피해자 2는 아버지와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2) 성장 과정 및 가족관계

피해자 2는 ○○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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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피해자 2의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여 자진출국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2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때부터 피해

자 2는 사실상 2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2는 가정형편을 

생각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인문계 학교보다 학비가 저렴한 특성화고를 

선택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3) 한국사회와의 유대 관계 및 장래계획

피해자 2가 유일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이다. 학교 교우들은 피

해자 2가 외국국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피해자 2는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1~2명에게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피해자 2는 중학교 졸업 시 정근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연극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2는 주말과 방학에도 학교에 나가 연극을 준비할 정도로 성실하게 동아

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아리에서 무대 설치, 조명, 의상, 음향 등의 업무

를 골고루 경험하면서 ‘상황에 맞는 음악과 조명을 선택하고 무대를 돋보이게 하

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2는 공연 기획 업무를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피해자 2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4) 국적국과의 단절

피해자 2는 ○○○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부모와 2명의 동생들도 한국

어만 사용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다른 ○○○인들과의 교류도 없고,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매주 예배 시 만나는 지역 내 성당의 교인들이며, ○○○

친척들과의 교류나 소통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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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고려사항

피해자 2는 2020. 2.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피진정기관에 의해 단속되면 강

제퇴거 된다. 그래서 국적국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피진정인에게 

안내받은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나 출국

하면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 사회적 유대감이 전

혀 없는 국적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남겨질 어린 동생들에 대한 

걱정이 커서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 피진정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한

다)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본인 희망 시 고등학교 과정까지 강제출국을 유예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미성년 아동의 인권’ 영역이 아닌 성인 미등록 체류 문제로 성격

이 전환되고,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인한 ‘상시적 

합법화 제도(체류자격 부여)’는 없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단속에 적발되면 강

제 퇴거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국내 체류를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

로, 법 위반 동기 및 내용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상시적 합법화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 경시 풍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 외에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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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여 체류하는 사례가 더욱 증

가함으로써 국경관리 및 체류질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을 구제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위와 같

은 이유 등을 배경으로 폐기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상시적 합법화(체류자격 부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에 따라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2019. 12.부터 2020. 6.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

제되고, 유학(D-2)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과거 미등록 체류 사실과 관계

없이 재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 전화조사, 피진정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소속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피진정기관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강제 출국이 

유예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피해자 1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2는 2020. 2.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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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은 2010년부터(고등학교 학생 대상은 2013년부터) ‘불법체류 학

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며, 본인 희망 시 고등학교 과

정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 출국을 유예하고 있고, 위 지침상의 유예사유 종

료시점인 고등학교 졸업이후 단속된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서

는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9. 12.부터 2020. 6.까지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자진출국 하는 미등록 이주민은 출국 시점에 따라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게 적용

되는 5년간 재입국 금지가 면제된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해서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

에게도 폭넓게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결정).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

아야 하며, 국내 출생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체류

하게 되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

격을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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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될 수 있고,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5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국내출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강제퇴거 대상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불법

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되거나 유예됐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경우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고, 현행법상 피해자

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

으므로 피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유예사유가 소멸되어 단속 시 강

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불복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

고, 이 심사는 △법 위반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관계 및 체류

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등록의 

상황에서 성장하였을 뿐인데,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나 가능한 피진정인의 

체류허가의 특례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

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기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주체이므로, 이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으로 적용되는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 원

리에 따라야 한다.

나. 인권침해 및 기본권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는 공권력의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 침해

에 대해 사후구제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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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

7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 15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마556 결정). 특별히 본 사건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하여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퇴거명령의 주된 취지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2276 판결)

피해자들이 체류자격 없이 출생하고 성장한 배경과 사정은 각기 다를 것이

나, 피해자들 모두 자신의 체류자격 부존재의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으므로, 미등록의 책임이 피

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국내 출생이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했

고,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대

한민국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여 체류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함으로써 국경관리 및 체류질서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현실화 되지 않은 가정적 우려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러한 우려는 출입

국행정이나 법령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한다) 제12조제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라고 한다)는 

일반논평을 통해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1), 어느 국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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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 또는 권리로 인해 일반적인 외국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까지 이 조

항에 의해 목적국가에 입국할 권리가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장기

간의 거주, 밀접한 개인적 및 가족 관계,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의사, 타국과의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2)고 밝힌바 있다.

또한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

호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 따르면,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강제추방이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자의적 간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며, 특

히 목적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거주한 경우, 또는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가

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자녀와 함께 비정규적 상황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정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게 권고한바 있다.3)

출입국관리행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서, 피진정인

이 어떠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국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원

칙적으로 정책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여부를 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

1) General Comment No. 27 on the freedom of movement, CCPR/C/21/Rev.1/Add.9
1999. 11. 2. para.20

2) CCPR Communication No. 1959/2010(Warsame) para 8.4

3) Joint general comment No. 4(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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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

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지위와 영역에서의 

권리,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형성한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의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인

권의 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퇴거 대

상자에게 강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피

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유예사유가 소멸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입게 될 불이

익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

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체류허가의 특례 제도를 대안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체류허가’의 사유 중 하나인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정된 경우도 극히 소수이며, 오히려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특별

체류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이 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고 체

류자격을 부여 받은 사례도 있는바(청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

2276 판결), 위 특례 제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심사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진

행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바로 강제

퇴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위 특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

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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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해당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여 체

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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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9. 10.자 결정 18진정0572400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

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함하여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기를,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를 교부하면서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

관의 이름을 삭제하는 관행을 시정하기를,

【3】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

과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를,

【4】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

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각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이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점, 통역인

에 의해 진행된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

책을 수립한 점,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를 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난민

심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 ｢난민법｣ 제2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난민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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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1. ○○○○○○

2. ○○○○ ○○

피진정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함하여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기를,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를 교부하면서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

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는 관행을 시정하기를,

3.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과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를,

4.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

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인지한 바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과 특정 통역인이 참여한 난민 면

접과정에서 작성된 다수의 난민면접조서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난민

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거짓이다’ 등의 난민신청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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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소신 등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또는 전쟁으로 인한 박

해를 피해 온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

적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해자 4의 경우 최초 면접심사와 재심사 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가 재심사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일이 발

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

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

한 구제책을 마련하며, 허위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 가

담한 공무원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 수를 핑계로 졸속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

1) 법무부

2014. 11. 26. 난민신청 사유, 재신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유형을 신

속･집중･일반･정밀의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난민심사 적체현

상이 지속됨에 따라 2015. 9. 4.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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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경 면접조서의 부실 기재, 신청사유와 면접 시 진술사유가 다른 이

유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없는 점 등 절차적 하자 등으로 ○○행정법원이 난민

불인정결정 처분을 취소 판결하여, 해당 판결과 유사하게 진행된 면접심사에 대

해 선제적으로 55건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 중 철회 10건을 제외하고, 2건은 난

민인정 하였고, 43건은 불인정 결정하였다.

이후 난민면접의 절차적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접과정 녹음･

녹화를 2017. 10.경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8. 7.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

사무소(10개)로 확대하였으며, ‘난민 심사보고서’ 표준 양식을 개선하여 면접조사

시 신청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게 해명의 기회 

부여 및 확인을 의무화하고 심사보고서에 신청사유를 비교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또한 난민담당 인력 증원, UNHCR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난민전담공무원

의 교육 강화, 아랍어 등 통역인 확보가 어려운 언어에 대해 직접 고용과 난민전

문통역인 자격인증제 도입 등 난민통역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관

○○출입국･외국인청(당시 명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하 “○○사무

소”라 한다) 난민심사관은 한 명으로, 2015. 1.부터 ○○○이 국적난민과 과장

으로 난민인정 심사와 국적 업무를 같이 하였고, 2016. 7.경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되고 나서는 2017. 12.까지 △△△이 ○○사무소 난민심사관이면서 난민

과장이었다.

가) ○○○

난민심사관이 되기 위해 3~4과목 정도 인터넷 교육을 받았으며, 난민심사관

혼자 할 수 없어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은 서류만 

보고 결재하여 보고되지 않는 사항은 알지 못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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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조서를 요약하여 난민심사결정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다. 2017년 추석연휴 끝난 후 출근했을 때 100여건의 결재서류가 대기하고

있던 적도 있어, 면접조서 전문을 과장이 일일이 다 읽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하고, 미리 예단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잘못이나, 처리건수가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현실도 감안하여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사무소 난민전담공무원

2015. 9.경 ○○사무소에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한 이후, 2016. 12.까

지 난민전담공무원은 16명 이내였고,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을 담당한 난민전

담공무원 3명(□□□, ◇◇◇, ◎◎◎) 포함 6명 정도 공무원들이 중동아랍권 난

민신청자의 면접심사를 담당하였다.

가) □□□

태국어 특채로 입사하여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의 국가

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면접을 담당하였고, 난민전담공무원으

로 근무한 기간 동안(2015. 2.~2017. 9.)에 총 904건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가 600건 이상으로, ○○사무소 최다 

건 수를 처리했을 것이다.

2015. 9.경 ○○사무소 직원 중 신속심사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한 달에 

44건을 심사해야 하는 목표 건 수를 하달 받아, 당시 아침조회 때 모든 직원들이 

‘본부 지시에 따른 심사 목표 건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건수를 

줄여달라고 하였고, ○○○ 난민팀장이 직원들에게 ‘매달 할당된 목표 건수를 채

우지 못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아침조회 때 말한 적이 있다. 경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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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게 되면 추후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인사상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

는 불안감에 야근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당시 아침조회 때

에도 ○○○ 난민팀장이 ‘□□□ 씨처럼 짧고 간단하게 면접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어서 신속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2017. 10.경 절차적 하자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을 한 다른 직원들도 경제적 목적 사유의 난민신

청 건들이 많았는데, ○○사무소는 본인과 통역인 ×××가 한 난민면접조서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고, 본인의 

난민면접조서보다 더욱 간단하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박해사유에 대해 전혀 

질문을 하지 않은 난민면접조서가 있었음에도 본인만 직권 취소된 건들을 이유

로 2019. 7.경 징계하였다. 그리고 2015~2016년 본인은 8급에 불과한 하급 직

원으로, 당시 업무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상관의 지

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명하복 구조하의 공무원으로써 그때그때 달

라지는 업무 규정과 상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나) ◇◇◇

난민 면접과정에서 본인이 질문한 것을 통역인 ×××가 통역하여 신청인에

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 통역해주는 대로 면접조서에 그대로 

적었다. 본인은 난민면접 시 난민 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을 

이유도 없고, 또 실익도 없으며,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면접에서 아랍인들에게 “난민 신청한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

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들끼리 향

후 난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려고 이러한 말을 진술하는지 의아하

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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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매달 난민 심사와 조서를 작성했는데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하는 신청

인이 발생해 굉장히 당황스러우며,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본

인에게는 더 큰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요하는 일이며 본인이 굳이 그럴만한 이유

도 없거니와, 난민심사를 하는 동안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다.

4) 통역인 ×××

○○○대 경영학과 전공으로, 2011년부터 이중전공으로 아랍어를 선택하

여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사무소에서 2013. 12.부터 2017. 7.까지 아랍어 

통역 일을 하였다. 학교에서 표준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구어체 방언을 구사하

는 난민신청자를 만났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역인이 표준아랍어로 통

역하면 구어체를 쓰던 난민신청자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편이었고, 통역 경력이

나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런 방언들도 같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표

준아랍어와 구어체의 통역실력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조서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통역인인 본인이 진행하며 기재된 대로 한 줄 한 줄

다시 통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난민신청자가 조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난민

면접조서에 확인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조서 확인시간은 통역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부러 조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난민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2015년이나 2016년경에는 면접에서 

난민신청인 스스로 일자리를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러 왔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

고, 통역한 건수 중 난민신청자 스스로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이

야기 한 것은 대략 20~30%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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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인

1) ○○○ 변호사

○○사무소 근처의 법무법인 ○○ 사무소에서 2016. 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절차상 난민신청자들에게 면접조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면접조서에 

난민신청 사유로 ‘돈 벌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난민신청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 면접조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16. 12.쯤 영어 잘하는 아랍권 출신 난민신청자가 유사한 내용의 면접조

서를 가져와서 확인해보니, 자신은 ‘돈 벌러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동안 아랍권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제출한 면접조서 내용들을 살펴하니 ‘돈 벌

러 왔다’ 등의 문구가 여러 면접조서에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6년 말에 

이런 면접조서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법원에서 허위로 면접조

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을 9건 녹

취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통역인 ○○○

○○사무소에서 2014년 말부터 2018. 10.까지 여러 공무원과 난민면접 통

역을 해 왔고, □□□ 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설명을 길게 오래하면 중간에 가로

막거나, 통역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요약해서 통역해 달라’고 하여

서, ‘요약하게 되면 난민신청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못 하

겠다’고 한 적이 있다.

본인이 출입국에서 아랍어 통역 일을 해 오면서 면접조사 할 때 난민신청자

가 ‘돈 벌러 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4년여 기간 동안 한 손

에 꼽을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사무소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하면

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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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어민 통역인 ○○○ ○○○○

○○○ 출생으로 2015년부터 ○○○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같은 동기생

으로 ○○○, ×××를 알고 있는데, ○○○가 표준아랍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

하지만, 이집트어 이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는 부전공

으로 아랍어를 배우며 표준아랍어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 통역인들이 아랍어 난민 통역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교육이 오로지 표준아랍어 통역만을 위한 것이나 난민들 절대 다수가 표준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아랍어에는 많은 방언들이 있고, 각 

방언은 서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난민 면접과정 개요

난민신청자는 인적사항, 본국을 떠난 경위,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간략히 

적은 진술서(1~2장 내외)와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

식･제2호서식, 12장 내외)를 한글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기타 언어는 번역본

(아랍어 및 불어의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을 첨부해야 한다.

2015년 ○○사무소의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과정은 난

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정황 등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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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난민면접 준비(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면접일정 확정(통역인과 난민신청자 

간의 일정 조정), 면접 실시, 난민심사결정서 작성을 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

의 장 결재(난민심사관 검토)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난민심사결정서는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 등, 난민신청 사

유, 신청자 진술 내용, 본국 정황,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며, 검토의견은 ‘진술

의 신뢰성, 박해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인도적 체류 여부), 결론’으로 나누어 구

체적으로 작성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

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난민인정 심사 관련 법무부 조치

2012년 1,143명이던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시행(2013. 7. 1.) 이후 2015

년 5,711명, 2017년 9,942명, 2019년 15,452명으로 급증하였고,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거점사무소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15,452

○○ 1,132 1,435 2,040 2,456 6,224 6,448 10,144 10,513

2014. 10. 31. 난민신청자가 1,917명이고 ○○사무소는 1,543명을 심사해야

하지만 난민 심사인력은 9명(T/F 2명 포함)이고 모두 난민전담공무원이었다.

2014. 11. 26.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난민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심사 적체원인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혁신 방안(법무부 난민과-5677)’을 

마련하고, 난민전담공무원 1인 기준 월 15~25건의 난민심사를 처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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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심사처리 실적은 난민심사관 등이 관리하여 월 2회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난민심사 유형과 심사방법>

유형 심사대상 비율 심사방법 심사기간

신속

심사

｢난민법｣ 제8조제5항의 

간이심사 대상자 중 남용적

신청이 명백한 자

30%

당일 또는 2 ~ 3일 이내 

면접일정을 지정하여

양식에 따른 간소한 면접

심사 또는 신청단계 기초

면접으로 갈음 

7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집중

심사

내전 등 난민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종교 집단 

난민신청자

20%

해당국가 통역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접수 후 

3주 내 면접 실시

1개월,

1개월 연장가능

일반

심사

협약상 사유에 해당하는 

난민인정심사 대상자
40%

면접, 사실조사 등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6개월

정밀

심사

‘일반’ 유형 중 외교, 

국가 정황 파악에 장시간 

소요되

거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자

10%
본부보고 후 본부 지시에 

따라 심사일정 조정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난민법｣ 제8조제5항의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로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2)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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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3) 1년 이상 체류자 또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체류기

간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이들 중 남용적 신청이 명백한 자를 신

속심사 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

2015. 4. 12. 기준 1,844건이 미결로 적체됨에 따라 소송담당자였던 공익

법무관 2명(○○○, △△△)을 선발하여, 난민팀장 및 난민전담공무원에게 난민

심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면접 참관 등을 통해 현장학습 후 난민심

사 업무에 투입하였다.

법무부는 2015. 9. 4. 개인당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심사(2013년 월 평균 9.4

건, 주요 해외국가 심사 월 평균 10.4건)의 한계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목표달성 

실적이 둔화되고 심사 적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속심사 확대･절차 간소화 및 

난민심사전담 T/F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법무부 난민

과-6729)’을 마련하였다. ｢난민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신속심사 적용 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도입 당시 30%에서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

① 거짓 서류 및 거짓 진술자, ➁ 남용적 재신청자*, ➂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만료

임박 신청자(E-9 등), ➃ 강제퇴거 집행 지연 목적 신청자, ➄ 협약 상 사유가 아닌 신청

(토지분쟁 등 사인간의 박해), ➅ 족장 승계･컬트, ➆ 본국에서 비정치적 중범죄자

  * 3심 종료 등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자, 재신청이 협약상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자, 1차 

불인정, 이의신청기각 후 최초 신청과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미흡한 자 

다. ○○사무소의 난민심사 현황

○○사무소는 접수 단계에서 심사 유형을 분류하여 배정하거나 난민전담공

무원이 난민신청서 파일을 보고 직접 선별하여 심사를 추진하였다가, 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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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근거하여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국적난민과 난민팀

(10명) 이외에 난민심사전담 T/F(10명)를 구성하였고, 신속･일반 등 심사를 담

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중동아랍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등으로 담당 공

무원을 그룹화 하였다.

<○○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및 처리목표 현황>

구 분 인원 처리목표 난민심사 인력

난민심사

전담 T/F

신속 4명 월 40건
∙ 구성: 직급별로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이며, 소속별로 ○○사무소의 타 부서 3명, 

다른 사무소 소속 7명

∙ 성명: ◇◇◇(6급, ○○○○사무소), ◎◎◎(8급, 

△△사무소), ○○○(7급, ○○보호소, 아랍어 

특채) 등
일반 등 6명 월 20건

국적난민과

난민팀

신속 4명 월 44건 ∙ 구성: 난민전담공무원 6명과 공익법무관 4명 

(신규로 2명 추가)

∙ 성명: □□□(8급), ○○○(법무관), 

△△△(법무관) 등일반 등 6명 월 22건

난민면접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별 처리실적이 관리･보고되면서 처리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제출

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으나, 

상기 사유서는 실적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 부여 등을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 내부참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공문서는 없으며, 

사유서도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신속심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위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의해 상향된

신속심사 비율인 40%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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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건 중 3,436건(68.6%)을 신속심사로 처리하였다. 특히,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들은 2016년 심사에서 94.4%가 신속심사로 난민면접을 받았다.

<국적별･연도별 난민심사 및 신속심사 현황(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까지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전체 2,780 1,454 5,010 3,436 1,380 1,060

이집트 657 258 838 791 196 186

신속심사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위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의 ‘구체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심사를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신청 추

세도 감안하여 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시리아나 예멘 등의 경우는 남용적으

로 보지 않는데, 특별한 난민 발생사유가 없는데도 신청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

에는 남용적으로 보고 신속심사로 처리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집트(4명), 수단(4명), 예멘(1명) 등 중동아랍권 국적의 피해자 9명도 신속

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사무소는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분류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소에서 난민전담공무원 □□□과 통역인 ×××가 담당한 면접

심사 중 직권 취소된 55건도 모두 신속심사로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 난민면접조서의 내용

｢난민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을 난민면접조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난

민면접조서는 표지(참석자 인적사항, 일시･장소･언어, 난민의 정의 등 안내), 내

용(인적사항 및 박해사항), 면접조서 내용 확인란 및 서명란 등 3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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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국적 면접일시(시간) 공무원 통역인 심사 유형

1 ○○○ 이집트 2016. 6.14. 14~15시(40분)

□□□

×××

신속심사

2 ○○ 이집트    "      6.14. 15~16시(40분)

3 ○○○○ 수단    "     5.10. 13~14:20(60분)

4 ○○○ 이집트    "     8. 2. 14~15시(40분) ◎◎◎

5 ○○○○ 예멘    "     4.27. 9~10시(40분) ◇◇◇

6 ○○○ 이집트    "     2.18. 10~11시(40분)

□□□
7 ○○○ 수단    "     8.16. 14~15시(40분)

8 ○○○ 수단    "     5.12. 15~16시(40분)

9 ○○○ 수단    "     8.23. 15~16시(40분)

10 ○○ 이집트 2015. 6.17. 14~16시(90분) ◇◇◇ 정치적 의견

신속심사로 진행된 9건의 난민 면접과정에서 면접조서 내용 확인시간(20

분, 피해자 5의 경우 휴식 10분과 확인 10분)을 제외하면, 인적사항과 박해사항

에 대한 난민전담공무원의 질의와 난민신청자의 답변이 통역을 통해 전달되고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는데 걸린 시간이 40분(피해자 3의 경우 60분)에 불과했

다. 피해자 1이 난민인정 결정을 받았던 2018. 2. 27.의 면접심사가 확인시간 

포함하여 440분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이 진행한 7명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볼 때, 표지 포함 5~6장 중 

박해사항은 1~2장으로, 각각 다른 난민신청 사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박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 1에게 한 질문을 피해자 2와 피해

자 6에게 100% 동일하게 하였고, 피해자 7, 8, 9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수단으로 국적만 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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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적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피해자 1의 난민면접조서 박해사

항 관련 답변을 살펴보면, ‘1) 한국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

로 기재하였습니다. 3)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로 적혀 있었고, 정치적･종교적 사유로 신청한 피해자 2의 난민면접조서에도 피

해자 1의 답변과 100%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10명 모두 한국에 입국하고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하

기 위해서’, ‘돈 벌러 왔다’ 등의 경제적 목적을 난민면접조서에 공통적으로 기재

하고 있다.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조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내용>

연번 성명 난민신청 사유

1 ○○○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3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4 ○○○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5 ○○○○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었고, 체류목적으로 난민신청 했어요.

6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7 ○○○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8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9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10 ○○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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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난민신청자는 소송

대리인에게 난민면접조서 제출을 안내받는다. 난민면접조서에 ‘돈 벌러 왔다’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2017. 10.경 ○○행정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 사건)

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아 법무부가 패소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원고의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①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목적이다, ②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다, ③ 난민신청서에 기재

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④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

의 내용들은 난민신청자가 실제 그렇게 진술하였다거나 답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들이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난민법｣ 제16조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

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가 수수료를 내고 복사물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면접조서를 복사하여 내주어야 하

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을 살펴보면, 면접조

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

<면접조사 서명란 삭제 사례>

당시 아랍어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소송을 다수 처리했던 법무법인은 

제출된 난민면접조서에서 난민 면접과정을 담당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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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각 난민면접조서 하단에 난민신청자의 사인과 통역인 사

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동일한 통역인이 참여했던 다수의 난민면접조서

에 ‘돈 벌러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판단

가. 조사계속의 결정

이 진정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이

나,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행위에 대한 책

임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전담공무원이 진

행하는 난민 면접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8. 12.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조사계속 결정을 하였다.

나. 난민인정에 있어 난민 면접심사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1994년 93헌마120 결정에서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

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이후 2001년 

99헌마494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난민법｣에서 난민신청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게 국

내 체류자격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이 난민지

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난

민협약 체약국이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1992년 난

민지위 인정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지침서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이하 “난민편람”이라 한다)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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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의 언어적, 심리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을 갖

춘 심사관이 특별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며, 난민신청자

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도 제8조제1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

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난민신청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면접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난민심사관의 자격 등을 

정하며, 제9조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고, 제13조에서 면접심사 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며, 제

14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 제15조에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법절

차로 명문화하고 있다.

｢난민법｣에 난민 면접과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난민면접이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이고, 그 면접심사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면접조

서는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신청(2차 심사) 

및 행정소송인 법원 재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진

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고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난민신청 사유 또는 박해사실에 대해 충분

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난민

면접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

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여러 피해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조서의 기

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확인한 피

해자들의 아래 진술을 통해 난민신청자가 받은 충격과 절망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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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 관련 피해자 진술>

피해자 1 : 저의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제 변호사가 저의 면접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면접

조서에 모두 거짓 정보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4 : (두 번째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관이 말하길 제가 첫 번째 난민면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 7 :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문명국은 수단과는 달리 저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나.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1) 난민면접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 위반

인정사실 가항의 2015년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라 난민전담공무원은 제출 

자료들을 검토하여 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등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심사에서 인

적사항과 한국입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신청인이 겪은 박해 사건에 대해 육하원

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모두 기록해야 한다. 해당 진정사건 피해자들의 난민 면접심사를 담당한 난민전

담공무원은 □□□, ◇◇◇, ◎◎◎이다.

가) □□□

○○사무소에서 약 3년 동안 아랍어권역 난민심사를 하였고, 해당 진정사건

의 피해자 7명에 대한 난민면접 심사를 통역인 ×××와 함께 진행하였다. 피해

자들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볼 때, □□□은 여성을 남성으로 또는 생년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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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게 기재하는 등의 단순한 오기를 넘어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에서 틀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 면접심사를 담당한 피해자 1, 2는 난민면접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

례가 공론화되면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취소 받은 뒤, 변호사가 동석한 재면

접을 통해 2018. 3.경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보면, 집권 여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위협의 근거로 수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단에서 폭행과 욕설을 당한 상황을 

기술(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4~5쪽)하고 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

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고등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

47245사건)에 대한 본인신문에서 피해자 3은 당시 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 사

유에 대해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을 당하고 감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

다’고 말을 했지,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6.경 피해자 3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의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 6은 난민신청서에 개종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소, 시

기, 가해자 등을 영어로 적었으나, 난민 면접에서 여성 직원이 자신에게 ‘예/아

니오’ 아니면 2~3 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요하였고, 대답이 길어지면 직

원이 공격적으로 말을 잘라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6

은 2019. 7.경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로 추가 접수되었고, 2020. 2.경 재면접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피해자 7은 고문으로 머리를 다쳐 기억이나 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난민면접은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통역인의 아랍어도 잘 알아듣지 못해 매우 힘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랍족이 지배하는 수단은 버르티 족 출신인 피해자 7과 

같이 피부색이 검은 민족을 ‘아프리카인’으로 여기며, 2등 시민으로 차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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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당시 면접과정에서 난민 신청 사유로 대학에서도 ‘깜둥이’라고 부르

는 등 차별을 하여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대중 운동(PM)’ 정당에 가입하여 

2014년 정부가 연료 값을 올려 국회 앞에서 시위할 때도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서에는 다른 피해자 면접조서에

서 문제시 되었던 ‘돈 벌러 왔다’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되었다.

피해자 8은 수단정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

으나, 면접조서는 ‘돈 벌러 왔다’로 기재되어 있다. 강제퇴거 명령에 의해 ○○외국

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도중 수단정부가 자신에게 총살형을 선고하였다는 소

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단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두

려움과 보호소에 있으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2019. 7.경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철회한 뒤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피해자 9는 ‘아프리카인’ 누바족 출신으로 2011. 6.부터 수단 정부의 차별

과 탄압에 저항하는 SPLM-N(수단인민해방운동-북부)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

고, 2015. 4.경 체포되어 감옥에서 매일 고문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죽을 듯하자 

같은 해 5.경 길거리에 버려졌고, 다행히 이웃과 가족이 병원에 데려가 살 수 있

었다고 하면서, 난민면접 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시간이 충

분하지 않았고 낮선 장소에서 두려움으로 잘 이야기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9의 난민면접조서 또한 ‘돈 벌러 왔다’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되었다.

□□□과 함께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한 통역인 ×××는 ○○고등법원

(2017누7235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특정 답변 틀을 고수하여 

요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원회 면담조사에서도 공무원이 

“난민신청사유를 질문하면 신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싶어서요’라고 답하면, 

‘왜 거주하고 싶으세요?’라고 이어서 질문하고, ‘한국이 안전해서요, 돈도 벌 수

도 있고요’라고 답하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신 거예요?’라는 식으로 질문

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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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는 통역인 ×××와 함께 피해자 5와 10의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5의 난민 면접조서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

을 벌고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 피해자 5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부인이 난민신청을 해서 난민 인

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5도 가족결합을 통해 2017. 12월경 난민인정을 받았

다는 점을 볼 때, ◇◇◇와 ×××가 담당한 난민 면접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10의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으로 구분되어 신속심사로 분류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10이 난민면접 시 난민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적어주었

고, 자신은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고,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면접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신속심사를 받은 다른 피해자 면접조

서에서 문제시 되었던 형태와 유사했다.

◇◇◇는 난민신청서의 난민신청 사유와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중동 난민

신청자들이 학력이 낮고, 지식수준도 짧으며, 본인이 난민신청서를 직접 작성하

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서에 기재된 박해내용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접 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힘들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다.

다) ◎◎◎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보면, 인적사항(2~4쪽)에서 가족으로 부모

님과 ‘남동생 1명’이 있고, 반복하여 부모님과 ‘남동생 1명이 본국에 살고 있다’고

기재하고는, 박해사항(5~7쪽)에서 ’해외 나가서 일 하고 있는 형을 한국에 불러 

함께 일하고 싶다’는 앞서 진술한 바와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 4가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4는 남동생(쌍둥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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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자 체포 등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면접조서에 기재된 ‘해외 나가서 일 하고 있는 

형’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4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인적사항에서 한국 입국 전에 시위와 정부의 체포 우려 등으로 말레이

시아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을 진술하였는데, 박해사항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면접과정에서 인적사항 질문과 박해사항 질

문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달라진 것에 대해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는 중동 쪽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면접 

때, ‘취업, 체류를 위해 난민신청을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통역을 통해 

그 이유를 질문하면 ‘난민신청 후 심사, 이의신청 및 재판까지 2~3년의 합법적

인 체류기한을 받을 수 있기에 우선 난민 신청을 한다’는 말에 ‘현재 실정이 그렇

구나’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난민 면접조서의 질문 및 패턴도 비슷해

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라) 판단

○○행정법원은 위 2017누47245(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밀

려드는 난민사건 처리를 위해 개개의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난민면담을 실시

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난민신청자들의 신청 사유가 그 주장 자

체로 난민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난민사유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난민심사관으로서는 편견과 예단을 버리고 난민신청자가 충

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질의응답이 오고갈 수 있

도록 면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접 내용이 정확하고 왜곡 없이 조

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당시 ○○사무소에서 중동아랍권 신속심사를 진행하였던 난민전담

공무원 □□□, ◇◇◇, ◎◎◎는 난민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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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은 면접절차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왜곡

하여 면접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난민협약과 난민법령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접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 위반

｢난민법｣ 제15조는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여 난민면

접조서의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법

적의무로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은 통역인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통역인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통역인 ×××는 ○○사무소에서 2013. 12.부터 학생 신분으로 아랍어 통역 

일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일주일에 10건 정도 통역을 했

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 심사에서 통역을 담당한 ×××는 

조서 확인절차는 자신이 진행하였으며, 기재된 대로 한 줄 한 줄 통역을 하였고, 

면접조서 확인절차 시간은 통역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부러 내용을 요약하

거나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당시 통역인이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기는 하였으

나, 조서 내용을 전부 하나씩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만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3은 통역인의 아랍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으니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으나

면접 종료 후에는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7은 통역인이 종이를 주고 무언가를 베끼라고 한 다음 종이를 

잔뜩 주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 종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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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해자 9는 면접 후 통역인이 몇 장의 종이를 주며 ‘네가 말 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서명

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에 대해 피해자와 통역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입

증할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전담공무원들의 면접조서가 왜곡되어 기재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통

역인 ××× 역시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를 통해 본인이 전달한 통역 내용과 다

르게 면접조서가 기재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무소는 2015. 4. 15. ×××에게 난민통역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하면서, 난민통역인의 윤리(중립성 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통역인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난민통역인 주의사항에 ‘난민

신청자가 한 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정리하여 그 취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역인 ×××는 ○○사무소에서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면접과정에 참여하면서, 난민통역인의 윤리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해당 진정사

건의 피해자 진술, 법무법인 ○○이 담당한 소송 중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자신

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또한 법적의무로 규정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책임

법무부는 2015. 9.경 남용적 신청자 등에게도 ｢난민법｣ 제8조제1항의 심사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화되고 국내 장기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

지한다는 취지에서, 신속심사 비율을 초기 30%에서 40%로 상향 유지하기로 하

였다. 그러나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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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 신청의 경우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되었다.

2016년에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 10.경 2017누47245(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사

건에서 법무부가 처음 패소함에 따라, ○○사무소는 이에 대한 조치로 □□□에 

의해 신속심사로 난민심사가 이루어진 신청 건들 중에 난민불인정결정이 된 신

청들을 전수조사 하였고, 그 가운데 패소된 건과 유사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

민 신청을 한 것으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확인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직권 취소된 55건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 당시 

기재한 사유와 난민면접 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명백히 난민인정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난민전담공무원이 판단하고 신속심

사로 분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55건은 모두 □□□이 2016년에 ○○사무소 

난민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민 면접심사를 실시한 난민인정 신청으로, 

위 신청들은 ｢난민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속심사로 분류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난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마련된 난민심사 유형 분류 

및 신속심사 적용 대상 처리비율 방안을 남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 국

적의 난민신청자 838명 중 791명이 신속심사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

나, 이들 중 일부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에 의해 다시 적법절차에 따른 난민 면

접심사를 받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서 자명해진다.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9명도 신속심사로 처리되었으며, 그 과정

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은 피해자들의 난민 인정 신청들이 명백히 남용적 신청이

라는 전제하에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도 1시간 내에 부실하게 진행하

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그들의 난민면접조서에 자신이 힘들게 밝힌 난민신

청 사유가 아닌 ‘돈 벌러 왔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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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난민불인정자로서 국내 체류자격이 불안정

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제기 등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이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점, 통역인에 의해 진행된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책을 수립한 점,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

수에 대해 신속심사를 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난민심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

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8. 7.부터 면접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개선하였고, 2019. 7.경 □□□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찰조사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20. 

2.부터 특정기간(2015. 9~2018. 6.) 동안 아랍어 통역으로 면접을 한 난민신청

자를 대상으로 난민 인정 재신청을 받아 난민면접을 다시 진행하기로 조치하였

다. 위 특정기간에 1번이라도 난민면접을 실시한 난민신청자는 체류자격 유무, 

체류의 적법성 여부, 취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 대상자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재신청이 주춤해지면서 2020. 8. 24. 기준 701명이 재신청을 하였다. 다만, 재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아직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다. 법무부의 위 2020년 

‘재신청 처리 방안’으로 인해, 난민지위 인정을 받은 피해자 1, 2, 5, 6과 철회신

청 후 출국한 피해자 8을 제외한 피해자 3, 4, 7, 9, 10은 난민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10은 위 특정기간 내에 난민신청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재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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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사를 통해 난민지위

를 인정받고, 일부는 법무부의 ‘재신청 처리 방안’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

았지만, 당시 법무부의 신속심사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을 난민지위를 인정받

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면접

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3, 4, 7, 9, 10의 면접심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검토

난민신청자는 통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난민법｣ 제8조는 면접심사를 통

해 난민신청자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난민 사유와 박해에 대한 공포 등을 진

술하도록 하였고, 난민지위 인정에 있어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일관되는지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하는 공무원과 통역인의 전문성과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진정사건의 경우처럼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전문성이 부족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해 난민 면접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민 인정 심사에서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면접과정을 수행하는 난민전담공무원, 통역

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서 이들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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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 면접과정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과 투명성 제고

현행 ｢난민법｣ 제8조제3항에서 ‘사무소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그동안 면접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난민 면접과

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점, 통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법무부가 2018. 7.부터 전

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 영상녹화 기기를 구비하여 면접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관련 현행 임의규정을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녹화 파일은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

류’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난민법｣ 제16조제1항에서 난민신청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 외에 ‘면접과

정의 녹음･녹화 파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의 상대인 행정당국은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소송 관련하여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

한 면접조서 사본은 소송 유불리에 따라 임의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의 자기정보 접근권과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난

민신청자에게도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사무소에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여 받은 면접조서 사본

을 살펴보면,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여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난민 면접과정을 담당하고 난민인정 여

부를 심사한 공무원과 난민심사관, 통역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의 책임행정을 

회피한 것으로, 심사 관련자의 이름을 삭제하여 제공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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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심사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유엔난민기구(UHHCR)의 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가 통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청인의 각별한 어려움과 필요

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으로 난민심사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서 난민심사관의 자격으로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

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난민심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갖출 것을 규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법적 자격요건에 미흡하더라도 인사발

령을 통해 국경통제와 체류관리,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업무 등 출입국 업

무를 담당했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난민 면접심사 및 난민심사결정 보고서 작

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무소는 2015. 4.경 공익법무관 2명을 선발

하여 난민 심사업무에 투입하였고, 이후에는 공익법무관을 더 늘려 신속 심사를 

제외한 집중･일반･정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무부는 6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난민전문가를 채용하였고, 10명이 난민 면접과정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UNHCR

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

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0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에 의해 설립된 EU 기관인 유럽난민

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에서 발간한 실무지

침서에서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각별한 어려움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하며,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처리 기한의 압박에 따른 영향과 난민업무

에 장기간 노출되어 틀에 박혀 판단하게 됨으로써 난민심사를 공평하고 개별적

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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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무부의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더해, 의무

교육에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

하고, 난민인정 심사가 편견과 정형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행법상 난민심사의 주체는 난민심사관이나, 실무적으로는 난민전

담공무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난민심사관은 ‘과장’

으로서 심사결정서를 검토하게 되면서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난민전담공무원이 

분담하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2019. 7. 25. 대법원은 2019두38649 판결에서 ‘｢난민법｣은 난민전담공무

원이 난민과 난민인정 요건 등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난민심사관이 총괄하여 그 면접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난민

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심사

과정에서 면접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이를 총괄하는 난민심사관을 보조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난민전담공무원의 난민 면접심사 

수행이 현 실태에서 신속과 공정을 담보’한다는 ○○고등법원의 2018누71801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2019년 ○○사무소의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33명인데 난민심사관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1명뿐이고, 그

마저 과장으로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현실이다. 난민팀장은 난

민심사관을 도와 난민심사결정 보고서를 검토하나, 팀장 역시 민원, 소송, 난민 

NGO와 교류업무 등도 담당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이 작성한 면접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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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2019년 기준 난민심사관은 모두 4명으로, ○○･△△･□□･◇◇ 거

점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고, 2019년 978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한 ◎◎ 거점사

무소에는 4명의 난민전담공무원만 배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위 대법

원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심사관의 역할을 통해 ｢난민법｣이 예정한 범위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난민법｣

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성실하고 객관적

인 자세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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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2020. 5. 21.자 결정 19진정0234400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

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결정사항

○○시장과 △△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

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

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

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진 정 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1. ○○시장

2.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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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시장과 △△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

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5, 7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의 ‘○○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과 피진정인 2의 ‘△△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

자체의 한정된 재화를 지원하는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의 형태나 관계 등

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 및 △△도의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난민신청

자인 진정인 2, 인도적체류자인 진정인 3, 외국국적동포인 진정인 4와 6,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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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진정인 5, 결혼이민자인 진정인 7을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

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피진정인들의 대책은 진정인 2 내지 7의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

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각각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

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한해 재

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시의 긴급생활비는 ○○시민 전체에 대한 지급이 아니며,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국인 중에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기존

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자 등은 동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긴급생활비는 신속성이 중요하여 단시간 내 대량의 신청과 소득조사를 진행

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

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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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로 거소 등록되어 있어 ○○시 지원 대상인 가구 구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복e음을 통한 소득조사도 불가하여 공정한 소득조사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 하여 진

행하고 있는 한편,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동･임시거주지･건강관리 및 생활

등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을 위한 마스크 지급, 가구당 10만 원 내외 생필품

을 ○○형 긴급복지 물품으로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만, 소득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

○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외국인가구 구성과 가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내국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여, 외국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체류 외국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소득조사가 불투명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

며, 거주 외국인 사회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배제되는 등 

차별에 따른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많은 재원을 소진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으며, 지자체 마다 재정사정이 달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외국인에 맞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지원범위, 규모, 방법 등

을 정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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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도는 2020. 3. 24. 도지사 브리핑을 통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였고, 코로나19

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다.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외국인이 배제되어 이들의 평등권,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

여,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과정 속에서 진정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고민의 시간적 여유가 없

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해도 

수혜적 성격의 법규에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

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외국인에게

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기에, 내국인인 도민과 이주민 사이에 차

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급여부 검토와 지급방안 강구,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원계획 등을 참고로 

2020. 5. 4.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6. 1.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

○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토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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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2020. 3. 18. <○○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보도 자료에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

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

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

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시 대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

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정

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는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및 특

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등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

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상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상공인의 사업소득을 확인하고, 공적자료 조회결과

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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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하며,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금년 6월말까

지 사용기한인 ‘○○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지원금 신

청기간은 2020. 3. 30.부터 5. 15.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

청하거나 ○○복지포털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시 저소

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명칭으로 3. 24. 시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시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2020. 3. 24. ○○도의 <○○○,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도 자료에서, △△도지사는 “△△도가 코로나19로 위축

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

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

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

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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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3. 24. ‘△△도형 재난기본소득’ 발표 당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였

으나, 4. 20. 변경 계획을 발표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

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 금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며,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

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방식의 경우 4. 9.부터 4. 30.까지이며, 현장 방문의 경

우 4. 9.부터 7. 31.까지로, 외국인의 경우,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민

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이 3. 25. 도의회에서 의결되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급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4. 29.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였다.

5. 코로나19 관련 소득지원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 ○○시처럼 처음부터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경우와 △△도처럼 재난지원금 정책 발표 이후 이의가 제기되어 일부 외국인

으로 확대하는 경우, □□시･◇◇시･◎◎ ◎◎구처럼 내외국인 구별 없이 지역 내 

모든 주민에 대해 일괄 지급하는 형태 등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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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의 10% 정도가 외국인이며,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

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 평의회로부터 국내 최초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러한 도시특성을 가진 □□시는 4. 2.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모든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

기로 발표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

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국인이 받는 금액의 

70% 수준인 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의 형태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4. 8.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 이후 외국인

에 대해 ◇◇시민 임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인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시는 ‘외국인거주자 제외’에 대해 재논의를 추진하였고, 등

록외국인을 지급대상에 포함한 조항을 신설한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적 의원 28명 중 1명을 제외한 27명이 공동 발의하여 4. 

29.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나. 해외 사례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economic relief)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

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지원 대상

으로 포함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20. 3. 19. 국적을 불문하고 예술가, 프리랜서, 자영업

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세금납부 번호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원 5명 이하 사업자에 5,000유로(약 678만 원), 직원 

6명~10명 이하 사업자에게는 1만 5,000유로(약 2,036만 원)를 기본적으로 지

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별도 공지를 통해 “베를린의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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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지원 제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 모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이나 번역에 도움

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S.3548–CARES Act(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에서 긴급 현금지원 대상에 사회보장 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7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민자가 사회보장번

호를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과거 3년간 미국에 매년 183일 이

상 거주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인 경우, 1,200달러(약 147만 원)를 지급하고, 

결혼한 부부는 각각 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 1명당 500달러(약 61만 

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 4. 20. 국민 1인당 10만 엔(약 113만 원)을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 

정액 급부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은 4. 27. 기준 일본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을 하도

록 되어 있어, 외국인도 일본 정부가 주는 ‘특별 정액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고용소득, 사업소득, 출산･육아 고용

보험이 5,000캐나다달러(CAD)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주당 500캐나다달러

(CAD, 약 43만 원) 지원하며, 실직자 및 격리대상자에게는 최대 16주간 지급한

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을 포함하여 임시 외국인근로자 역시 조건 만족 시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르투갈은 2020. 6.까지 모든 이주민, 난민에게 한시적으로 시민권

을 부여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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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단

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요구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난민,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됨에 따라, 

2020.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비드-19 지침｣(COVID-19 Guidance)

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 인권 존중이 이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및 회복에 있어 성공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목적 하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보 접근권, 감염 테

스트 및 보건 진료 보장, 건강 및 기타 서비스에의 접근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비드-19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이 재난긴급 소득지원 등 이러한 경제지원 프로

그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도 2020. 4. 6.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인권에 기반하지 않는 국가의 조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감염병 퇴

치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결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장벽, 비용, 정보 접근성 결여, 차

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포함하여 보건 진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종종 장애에 

직면하여 재난상황에서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관련해 국제이주기구(IOM)는 분쟁이나 재난과 같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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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이주민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중

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기존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한 일종의 재

난수당 개념이고, △△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

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법령과 규정은 없다.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

에서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

적,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정

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도의 ‘재난기본소득’처럼, 코로나19 확

산 여파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자 재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

득,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생활비, 가계긴급생계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긴급 생계자금’ 등 다양한 명칭만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

원 기준 등이 각각 다른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바로 기본소득제도 도입이라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중단되고 부가적인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여 인간

존엄에 상응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

기 위한 긴급 사회안전망의 성격과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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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은 제10조부터 시작

되는 기본권 조항들 모두 문언 상 권리들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고, ‘외국

인’과 관련된 조항은 ｢헌법｣ 제6조제2항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뿐이다.

｢헌법｣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경우, ‘모든 사람’은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등 대우를 일반 원칙으로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

에, 그동안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지, 외국인이 내국인과 평

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의 통설과 헌법재판

소의 판결이 중요 기준이 되어왔다.

1994년 93헌마12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

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시하면서, 외국인의 헌법상 기

본권 주체성을 처음 확인한 것 외에, 다수의 결정에서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보

편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여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지위

｢주민등록법｣은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이라 하고, 등록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외국인

은 예외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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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거소신고)이라는 다

른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1)에서도 외국인등록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

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시 관내에 90일

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별

도의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주민의 지위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또한 제3조(외국인 주민의 지위)에서 외국

인주민은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

권(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주민투표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조례 제정

개폐청구권(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
25422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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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6년 이후 200만 명이 넘어서고 인구 비중도 

4% 이상이 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

활하는 다문화공동체가 확대되어,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국민의 권리’로 판단되

는 참정권 등 정치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의 권리’로 외국인주민에

게도 그 주체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99헌마494 결정에

서 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

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

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상호주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국제인권조약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

고,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일반

논평 15호(1986)에서 “이 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또한 국

적이나 무국적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65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될 당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제2항에서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시민과 비시민을 달리 대우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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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제1조제2항에 대해 ‘비시민권자에 대한 일반

권고 11호’(1993)와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993년 일반권고 11호에서 “제1조제2항이 다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에서 인정되고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방식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2004년 일반권고 30호에서 “시민권 또

는 이민자 자격에 따라 구별되는 대우는 만약 이러한 구별의 기준이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는데 비례적이지 않을 때, 차별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

태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

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지급하면서, 주민을 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에 따라 구별･배제하는 행위가 평

등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목적에 따른(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것인지, 구별･배제하는 경우 그 수준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대우의 존재

가) 피진정인 1

○○시 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에 주소가 있고, 중위소득 100% 이

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라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65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하더라도, ‘한국 국적(귀화) 또는 난민지위 인정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 2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2019. 9. □□ □□시

에 거주하였다가 2019. 12. ○○시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출입국관리법상 거소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진정인 3은 인도적체류자

로 한국에서 태어난 11세 딸과 7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2011년부터 ○○에 

살고 있으며, 진정인 4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로 2009년 ○○에 와서 현재 

12년 째 거주 중이다.

진정인 2, 3, 4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해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고, 근

로소득세, 주민세 등 거주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만, 소득기준과 별개로 국적, 체류자격이 ○○시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 정책에서 배제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2

△△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

인을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이고 결혼이민자인 진정인 5, △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로 2010년 한국에 입국

하여 △△도에서는 7년 째 거주 중인 진정인 6, 결혼이민자로 한국 국적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진정인 7 등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도 정

책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

검토 하였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

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인 5와 진정인 7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다만 외국국적동포인 진정인 6은 △△도에 주소를 둔 주민임에도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 등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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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또는 가족관계를 이유로, △△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서 배제된 차별

적 대우를 받고 있다.

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시와 △△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배제할 수밖

에 없다는 입장이나, 재난은 같은 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

게 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위험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

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러한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

연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 극복을 위한 행정명령과 협조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생활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

상의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회적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 및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단

체 내 주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외국인주민도 포함된다는 점에

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겪는 재난을 동일하게 혹은 가중되어 영향

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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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난민법｣의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난민인정자(F-2), 지방선거투표권 등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주권자(F-5)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

키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주민 간에 체류자격과 가족관계를 이유로 구별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이

에 대한 기준 역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신속한 조치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시의 경우, 외국인은 개인별로 거소 등록되어 있어 가구 구성을 확인하기 어

렵고, 행복e음을 통한 소득조사도 불가하여 공정한 소득조사 기반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

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난 상황에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신속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법무부

의 외국인 등록 시스템 활용을 통해 해당지역 내 체류기간과 가구형태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1인 가구 20.5%, 2인 가구 29.9%, 3인 가구 

23.2%, 4인 이상 가구 26.4%이다.

또한 행복e음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정보원 등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여 120개 복지서비스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육지

원대상자･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외국인등록번

호, 사할린 대상자의 여권번호,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국적･세대구성 등도 수

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소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 2 내지 7과 같이 그 동안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여 온 외

국인주민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의무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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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며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3) 소결

○○시 및 △△도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여,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서 달

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단, 진정사건 조사 중 진정 내용이 해소된 진정인 5, 7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사.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

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에서 제36조까지의 개별적 기본권 규정에 따라 자유와 권리

의 보장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

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734 

결정에서 판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시 및 △△도가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대상에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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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7을 배제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최소한의 생존 보

장 권리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시와 △△도의 차등대우로 인해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법｣ 제

30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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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48600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사항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합니다.

【2】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

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 등이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형식적이고, 부적정하게 이 사

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내용과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통보를 한 행위

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3】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

는 등 피해자 관련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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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합니다.

2.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

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도 ××군 소재 ♤♤♤중학

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학교폭력 

사안 담당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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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

자에 대한 조사과정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

나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

자는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의 계속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해 본

인 의사와는 다르게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국어, 체육, 과학, 영어, 기술가정, 음악, 

수학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

겠다”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진정인이 

“□□□ 나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학교폭력 조

사를 받으러 불려나가게 되어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하 ‘학폭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이 주장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 내용

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덮어쓰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자치위

원회에서도 피진정인이 배석하고 있어 무섭고 떨려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모(이하 ‘이 사

건 보호자’라고 한다)는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의견서

도 준비하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당일에는 회의 시

작 전까지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교사가 계속 지키고 있어 피해자

에게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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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사실을 알

지 못해 자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마. 피진정인은 자치위원회 회의 이후인 2019. 6. 13. 3학년 ○반 수학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5층 빈교실로 데려

가서 눕혀서 때렸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기숙사 504호

에 가둬 가지고 학폭 피해학생의 몸에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

해학생을 오후 8시 몇 분에서 기숙사 점호시간까지 오랫동안 가두어 놓고 

안 풀어 주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위원회 회의록, 진술서 등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

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 진정요지 다항

가) 피진정인은 2019. 4. 15.(월) 과학과 영어, 같은 달 16.(화) 기술가정과 음악 

시간에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사안조사 

확인서’를 보여주며 “왜 거짓말을 했어?”, “이거 맞지? 왜 했어?”라고 몰아 

붙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

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멈

추지를 못했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니가 거짓말 안하고 솔직

하게 말하면 금방 끝난다” 등의 말을 하며 회유하였고, 세뇌시키듯이 “여기

서 거짓말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수업에 보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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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은 2019. 4. 17.(수) 수학 시간부터 그 다음 수업시간까지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A4 용지에 동일한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진술서 3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중 1쪽은 두 번

째 작성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지

금까지 인정한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한 후 나갔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의 회유와 강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작성하였다. 한참 후 돌

아온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더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A4 용지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학생의 진술서 내용처럼 다시 쓰라고 하였다(1회 발언).

다) 피해자는 2019. 4. 11.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7.(수)에도 피진정인이 2시간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업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

았다. 그리고 시험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평범하게 수

업을 받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자필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그 보호자에게 조사 시 

부모 동석을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없

는 내용이다.

2)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가) 피진정인은 2019. 4. 11.(목) 13:30경 도서실에서 피해자와 학폭 피해

학생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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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5교시 또는 6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학생을 시켜서 학폭 피해

학생과 피해자를 같이 불러서 위 다툼에 대해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

나요’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후 두 학생을 화해시킨 후 돌려보냈다. 

위 상황은 6교시 또는 7교시에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나) 학폭 피해학생은 2019. 4. 15.(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대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달 16.(화) 추가 신고(감금, 추가

폭행), 같은 달 17.(수) 추가 신고{성폭력(강제추행)}를 하였다. 피진정인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같은 달 18.(목) 개최되는 자치

위원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과학(4. 15., 4교시), 기

술가정(4. 16., 6교시), 동아리활동(4. 17., 6교시) 수업시간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새로운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감에

게 보고하였으나, 교감은 자치위원회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각 

사안에 대해 빨리 피해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피진정학교는 1차고

사가 끝난 이후 결손된 수업의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였

으나, 피해자가 피진정인과 담임교사에게 보충 수업이 필요 없다는 의

사를 밝혀 계획을 취소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촉박한 조사일

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쫓기는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피진정인

은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

사에게 “□□ 학생(피해자) 좀 잠깐”이라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들

이 알아서 □□를 불러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수치심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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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진술내용(2학년 ○○○,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

생이 피해자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알려주어서 학폭 피해학

생을 때렸다)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 학생에게 확인하였

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폭 피해학생의 친구인 ☆☆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는지 2학년 학생 모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자, 피해

자가 자신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 학생에게 “이 사

실이 전교생에게 알려지면 너는 뒤진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항은 사실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진

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를 조사하면서 학폭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 피진정인은 ☆☆☆ 학생이 2019. 4. 15. 피해자로부

터 협박당했다고 제보한 이후, 피해자에게 “처음(2019. 4. 11.)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시 적어 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빈 A4용지에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과 피해

자의 진술서를 대조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

의 진술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금

은 당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A4 용지에 작성한 자필진술서 중 2장(양면 작성)은 2019. 4. 

15.(월) 과학(4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고, 나머지 한 장은 같은 달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66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16.(화) 기술가정(6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다. 피진정인은 피해

자가 A4 용지에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 학폭 피해학생 진술서와 내용이

다르다며 진술서를 고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용지를 다시 준 적도 없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조사 시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가) 피진정인은 2019. 4. 15.(월) 전화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자에게

기숙사 자유시간에 개인 휴대전화가 지급되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는 학교

방문 의사 등 다른 요청이 없었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6.(화) 전화로 자치

위원회 개최 사실과 날짜를 통보하였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나)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4. 16. 또는 같은 달 17.경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4. 18.(목) 자치위원회 회의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시간 전인 11:00

경 피진정학교 2층 여자 휴게실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

임교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를 만다고 싶다고 하여 12:40경, 피해자를 2층 휴게실로 데려다

주고, 본인은 회의준비를 하러 나갔다. 피진정인은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나지만, 본인이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후부터 회의실에 입장 전까지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대기하였다.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48600
5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665

다) 피해자는 2019. 4. 15.부터 같은 달 17. 사이, 기숙사 자유시간에 부모님

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하였고, 요청 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5)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가)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는 등 학교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강제전학 보낸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그 누명을 벗고 싶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학생들과 대화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학생들이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질문하여 

피진정인이 “화장실이나 빈 교실 등 학교가 넓으므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으냐”고 대답하였고, “베란다에 가두어도 충분히 탈출

할 수 있지 않냐? 증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이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선도조치가

너무 심하다. 다른 심한 행동이 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이 

“성적인 것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 발언들은 본인이 먼저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

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6) 기타

피진정인은 진정 당시 기간제교사 2년차로, 기피업무인 학교폭력 업무를 담

당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해자와 보호

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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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인

1) 김▽▽(피해자의 모)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인이 2019. 4. 15.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보호자인 본인에게 전화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학교에서 인정사실 마. 2)항 및 3)항과 같은 

조치들은 하였다.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본인은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

다”며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가만히 있는데 때렸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본인 질문에 무조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맞아”라고만 대답하였다. 이후 본인도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모두 인정을 했다고 말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일자미상경 전화 통화 중에 “엄마, 나는 피진정인이 너무 무

서워서 거짓 진술을 했어. 내가 다 누명 쓴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2) ♤♤♤중학교장

가)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및 진정요지 라항(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학교는 2019. 4. 18.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4.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학폭 피해학생이 

4. 15.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날짜 변경이 곤란하였고, 1학기 1차고사 시험기간(2019. 4. 

30.~5. 1.), 외부 위원들의 참석이 필요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48600
5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667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이 같은 달 15. 신고한 내용이 단순 학교폭력 사안이라 판

단되어, 같은 달 16.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같은 달 18. 자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후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 부모의 방어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학폭 피해학생이 

2019. 4. 15. 최초 신고 이후, 같은 달 16., 같은 달 17.에도 추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다. 그

래서 자치위원회 개최 4시간 전에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1(진정 당시 학생부장교사)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2019. 4. 16.(화)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은 달 18. 자치위원

회가 개최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 

내교할 것을, 같은 달 17.(수)에는 자치위원회 회의 시작 전 10:00~11:00경에 

내교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달 18.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진술서

를 보여주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왔

을 때, 이 사건 보호자가 “□□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

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4) ◐◐2(영어교사), ◐◐3(역사교사), ◐◐4(과학교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들어와서 조사할 게

있다면서 피해자를 1회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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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기술가정 교사)

본인이 기술가정 수업 중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6) ◐◐6(음악교사), ◐7(체육교사), ◐8(국어교사), ◐◐10(동아리활동교사)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피해자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피해자 및 이사건 보호자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피진

정학교 교사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학교는 ★★★도 ××군 소재 공립 ××형 중학교이고, 피해자는 

2019학년도 피진정학교 3학년, 학폭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로 2019. 3. 1. 임용되어 2020. 2. 29. 

퇴직 예정이었으나, 2019. 8. 16. 사직서(업무과다 및 교권침해로 인한 신

경쇠약, 신체적 건강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고충이 심한 업무환경의 개선

요청에 대한 교감의 반려)를 제출하고 같은 날 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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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고 한다)의 사안조사 진행경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4. 4.

(목)
- 학생부장 교사

□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공문 통지

∙ 위원장 선출, 자치위원회 규정 제정 등

4. 11.

(목)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 학폭 피해학생 조사

∙ 1학년(2018년) 때부터 둘이 있을 때만 

때리고 욕을 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 조사

∙ 6교시(영어) 또는 7교시(음악)

∙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려서 피해자도 

장난인 줄 알고 학폭 피해학생을 떄렸음

4. 15.

(월)

09:50 피진정인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학폭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

2018. 12.부터 장난을 빙지하여 경미하나 

일주일에 여러 번 꼬집기, 등과 팔 등을 때림

-

10:00

경
피진정인

□ 목격학생(☆☆☆) 조사

∙ 1학년 2학기말(2018. 12.경), 피해자가 

손으로 학폭 피해학생의 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

∙ 피해자가 ☆☆☆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려 장난으로 때렸다는 것은 

변명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교생이 다 알게 

된다면 너는 나한테 뒤진다’라고 말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45

~

12:30

사이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학교폭력 사안 접수 내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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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4. 16.

(화)

8:30경
학폭피해학생

담임

□ 학폭 피해학생 상담 및 조사

∙ 감금, 추가 폭행 관련 진술

자필

진술서

8:30경
피해자 

담임
□ 피해자 상담

10:00 -

□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개최

∙ 회의록 중 상정 안건 내용

-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등 및 팔 

때리기, 손톱으로 긁기 등 경미하고 적은 

횟수로 때렸지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함께 

상대방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할 만큼 여러 번

이루어짐.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고 강도가 

심해짐

∙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결정

2019. 4. 18. 14:00

회의록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7교시(수학 또는 기술가정)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자치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 등

4. 17.

(수)

오전 피진정인

□ 학폭 피해학생 조사

∙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진술

∙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 목격학생(☆☆☆) 조사

∙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강제추행 관련 진술

∙ 사안조사 확인서 2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학생부장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성폭력(강제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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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8. 8. 14.부터 2019. 4.말

까지 학교 도서실, 빈 교실 및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안 놓아 줄 때도 있고 바지를 팬티까지 벗겨 엉덩이를 

치고 가는 등 성 관련 폭행도 여러 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는 2019. 4. 18.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5시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하였다.

6) 학폭 피해학생의 부는 2019. 4. 24.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같은 해 5. 17. 

피진정학교 측의 처분에 ‘피해자 전학, 피해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추가’를 결정하였다.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4. 18.

(목)

10:00

~

11:00

경

피진정인 등

□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설명 등

∙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 배석

∙ 2018년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학생 기숙사 등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 

(강제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14:00

-

미상

-

□ 목격학생(◉◉◉, ◈◈◈) 조사

∙ 사안조사 확인서 작성

□ 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자 참석

∙ 5교시(과학), 6교시(영어) 수업 결손

∙ 7교시(음악) 수업 결손 여부 확인 어려움

사안조사

확인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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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피진정인은 2019.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조사 시 동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1) 피진정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2019. 4. 11.(목) 6교시(역사)

또는 7교시(음악), 같은 달 15.(월)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같은 달 

16.(화) 7교시(수학 또는 기술가정), 같은 달 17.(수) 5교시(동아리활동) 

등 총 4회에 걸쳐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과목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충수업 등이 필요 없다고 

말하여 수업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피해자를 데려 갔다.

라.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1) 피진정학교 학생 ☆☆☆은 2019. 4. 15. ‘무슨 일이 있었나요’ 1장, 같은 

달 17. ‘사안조사 확인서(목격학생)’ 1장을 작성하였고, ◉◉◉와 ◈◈◈ 

학생은 같은 달 18. 사안조사 확인서(관련학생용)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입니까?”라는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네 사

실입니다”라고 답변한 기록,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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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치위원회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 인정

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1)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2019. 4. 15.

(월)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같은 달 16.(화)은

자치위원회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같은 달 17.(수)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건도 있

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자

치위원회 개최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과 학생부장교사 등이 2019. 4. 18.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4시

간 전에 피진정학교 휴게실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와 이 사건 보호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

호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진정

인은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돼서 단 둘이 대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요청을 거절하였다.

바.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9. 6. 13. 3학년 

○반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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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보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강압적인 조사에 노출되어 거짓 진술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또는 신

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

조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교육제도 틀 안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제 달성 

및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의 특성상 학부모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

육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다”고 판시

(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형사절차와 달리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

육･선도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 절차에서 보호자 등 신

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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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

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

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

록 한다’,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사건에서 ‘학

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학교 폭력 사안 조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자습시간, 점심식사 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을 인지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거나 조사 전후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업시간에 조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업시

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아동권리위원회의 2018. 10. 22. 17진정

0650300 결정 등)한 바 있다.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회의 일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

과 무관하게 이미 통지된 상황에서 회의 개최 3일 전에 외부위원의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 1차고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거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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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변경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한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습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1차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학교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치위원회 회의날짜 변경이나 추가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시험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인지 후 21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전인 

2019. 4. 11.에도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한 점,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후에

도 모두 수업시간에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습권 보

장을 위해 수업시간을 피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

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겠다”고 말하고, “□□□ 나

와”라며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불러내서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

었을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

자의 인격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정도에 해당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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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피해자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

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주장한 내용대로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2019. 4. 11. 작성) 내용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학생에 대한 조사

도 실시한 자로,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 중 누

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2019. 4. 11.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적어달라고 했을 뿐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으

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조사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

고,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에서도 피해자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설사 피진정인이 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를 첨

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진정인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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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

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

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최통지서에는 자

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내용)를 기재하고, 직접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

므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 된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등 위헌확

인’ 사건에서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며, 이는 행복추

구권 등에 근거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

한 조치 전에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

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처분상대방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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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자

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

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509 판결).

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치

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등 피진정

학교 측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인 2019. 4. 

15.~16.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학교폭력 사안 개요(신고내용), 보호자

의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 등을, 같은 달 17.에는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 사안

도 있다고 대강의 개요만을 통보하였고,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에 이 사건 보호자

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촉박한 일정으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 개최시간 보다 3~4시간 일

찍 방문하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

였고,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내용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일정, 장소, 학교폭

력 사안개요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다가, 급기야 자치위

원회 개최 3~4시간 전에 비로소 전반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이 사건 보

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조치들은 학교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전에 학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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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등이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형식적이고, 부적

정하게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내용과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통

보를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

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

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

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

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

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갖으면서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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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상이나 평판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

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조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이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

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과

의 대화가 필요하였고, 그 내용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구체적이지

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학폭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예방과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

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공개한 조사내용은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혐의 사실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설사 대다수의 학생들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보호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피진정

인에게 학교폭력 피혐의 사실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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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밝히기 꺼리는 내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낙인효과라는 불이익을 불러일으킨 것으

로써, 사회상규 상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관련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헌

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

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공개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른 비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진정요지 바항(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진정인은 위원회가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립학교 재학생인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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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

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사. 조치의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에 대해 학

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를 사직하였으므로, 사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아 그 개인에게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바항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

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

조제1항제1호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하며, 진정요지 나항 중 학습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

이 각 결정한다.

2020. 4. 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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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4. 13.자 결정 19진정0110000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결정사항

【1】 ○○대학교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

후 사건 조사에 있어 신고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에

게 혐의사실의 대강의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

기를 권고

【2】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상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

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

결정요지

인권센터와 ○○대 윤리위 및 ○○대 인권위가 진정인을 피신고인으로 하는 괴롭힘 

및 ‘갑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요구를 포함한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의결을 하면서, 

혐의사실을 단순히 “○○대학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이라고만 고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사, 의결을 진행한 것으

로 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

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본인의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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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1. ○○○(○○대학교 전 인권센터장)

2. ○○○(○○대학교 인권센터 직원) 

3.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대학교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사건 조사에 있어 신고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에게 혐의사실의 대강의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2.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상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는 2018. 4. 이후 진정인을 

피신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징계절차 진행 사

실을 유포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68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가. 인권센터의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4

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 개시 사실을 고지하

여야 하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

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2018. 4. 25. 진정인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신

고 접수 사실을 알렸으며, 조정절차, 구제조치, 심의절차, 진술거부권 등 피

신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고지없이 “소명절차는 온라인 자료 

제출과 더불어 방문상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만 고지하였다.

2) 인권센터가 진정인에게 발송한 2018. 4. 25. 이메일에는 신고 내용의 구

체적인 내용(6하원칙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실질적

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5. 8.~6. 7. 5회에 

걸쳐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인권센터에 요구하였으나, 인

권센터는 그저 ‘소명을 하라’고만 하였다. 인권센터의 질문 또한 현실적으

로 확인이 어렵거나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묻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

함되었다. 이는 진정인의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다.

3) 규정 제18조제5항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8. 5. 4. 이메일

을 통해 “사안이 매우 긴급성을 요하는 건”이라며, “내주 중 방문 가능한 

시간을 회신하라. 다음 주 내에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소명이 

없을 시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진정인은 성실히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권센터는 진정인이 ○○○ 전공책임교수로 유임 추천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일정을 수시로 바꾸며 촉박한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진정인이 소명의견서 작성이 늦어져 심의일정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인권위원회는 그 전에 징계요구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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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제22조는 인권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

하고 있으나, 인권센터는 2018. 6. 4. 이메일로 “2018. 6. 11. 인권위원회

가 열린다”는 내용만을 보내, 누가 인권위원인지 통지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인과 적대관계에 있으며 심의 사건 관련

자인 ○○○ 교수가 인권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편

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진정인은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재심의 위원들이 원 심의위원과 인적 구성이 동일하였다. 

이는 적법절차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진정인은 일부 신고 학생의 말만 믿고 다른 수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반박 주장과 의견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학생들의 상담요청도 거절하였으

며 학생들이 제출한 반박의견서도 무시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

다. 또한, 진정인은 2018. 8. 29. 재심의 회의장에 출석하였으나 인권위원

장은 2시간이나 기다린 진정인에게 10분의 시간만 부여하였으며, 위원들

은 듣는 둥 마는 둥한 태도를 보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2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회의 전에 미리 전달하지도 않았다.

6) 인권센터는 2018. 8. 16. 규정 중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제18조제3항)과 

조사절차 등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제18조제4항)을 삭제하여 피신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악하였다.

나. 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1) 진정인은 2018. 4. 신고접수 이후 4개월 만에 2018. 8. 29. 14:00 알렌관 

203호 재심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 해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입장이 불

허된 상태로 학생과 교직원이 지나다니는 알렌관 식당 로비에서 2시간 이

상 대기하며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또한, 심의 회의 자리에서

도 진정인의 대리인이 “첫 번째 인권위원회(6. 11.)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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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한 흠결이 있다”고 발언하자, 인권위원장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질러 진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은 2018. 10. 15. 교원인사위원회 소명절차를 마치고 실신하여 응

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시기 쯤, 피진정인 2는 다른 일로 인권센터를 찾은 

진정인의 제자인 대학원생들 4명에게 “현재 ○○○ 교수(진정인)가 학부

생들에게 고발당했는데,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

이다. 꼭 대학원생들이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지도교수 변경 및 졸업을 인권센터에서 도와주겠다.”며 진정인에 대한 교

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유포하였고 진정인의 비위사실을 신고하

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8. 10. 19.경 이후 대학원생 4명 중 1명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며 회유･포섭하여 진정인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협조적이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메일 삭제 요구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신고 사주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하였으며, 2019. 1. 8. 이후 사건번호와 신고일을 

조작하였다.

3) 인권센터는 2019. 1. 23. 이메일을 통해 “진정인이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

과 본 사안에 관하여 접촉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2차 가해”라고 겁박하였다.

다. 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인권센터는 2019. 1. 15.과 같은 달 23. 진정인에게 19-인권-002로 사건

번호가 변경된 신고접수 통지를 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센터에서 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위반하였고, 18-인권-0017 사건 때와 달리 신고사실

의 대강 조차 밝히지 않았다. 신고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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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진정인이 갖는 절차상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출석

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18-인권-0017, 19-인권-002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피

신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절차 규정을 최대한 지켰으며 진정

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인은 해당 사건들의 피조사자로서 인

권센터 조사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조사 

업무를 방해한 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인권센터 조사 중 방어권 침해

가) 이메일 소명 요청 및 조사절차 등 고지의무 미이행

조사 개시 사실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사실의 

고지 및 피신고인의 인지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서면과 전자우편은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조사 개시 시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은 인권센터 업무 특성상 불가

능한 경우가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

었으며,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 또는 개정되었다. 당시 규정 상 각하 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절차는 입장표명을 위한 

내방 시 모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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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내용 미고지

인권센터는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을 2018. 4. 25.자 이메일에서 자세히 알

렸다.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는 먼저 신고사실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입장 표명

을 위한 내방일시를 잡고, 내방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다. 진정인은 내방 이전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면 신고내용 상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

될 우려가 매우 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메일을 통해 알릴 

수는 없었다. 다만, 인권센터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에게 다른 사안들을 조사할 

때부터 비교적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을 밝혔다.

다) 촉박한 조사일정 진행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인권센터의 조사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건 조사를 

6개월 안에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진정인

의 사안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긴급 사안이었기 

때문이고,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18년 2학기에 진정인이 ○○○ 운영

에서 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가 빨리 끝나는 사건은 

1개월 이내에 끝나기도 한다.

문제가 된 문구(“무응답 시 신고인 주장에 근거해 처리하겠음”)는 진정인이 

인권센터의 내방 등 소명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쓴 문구이기는 하지만, 인

권센터의 업무 방식 상 피신고인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인의 주장을 그

대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진정인에 관

한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으며, 문장이 다소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인

권센터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사실은 없다.

라) 위원 명단 미고지 및 편파적 위원 구성

인권위원회 위원은 사건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마다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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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진정사건 당시 인권위원들의 임기는 2018. 1. 17.~2020. 1. 16.이

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 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한 바 없다. 또한, 진정인이 주

장하는 ○○○ 위원은 규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였다. 규정 상 

피신고인에게 위원 명단을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실무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만 알려주고 있다.

마) 불공정한 조사 및 회의 진행

진정인은 ‘다른 학생’(진정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학생)들의 주장과 의

견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탄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

박이 아니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였다. 심의 직전 접수되었는데, 사실관계에 

있어 다른 점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특히, 학생들의 탄원서에는 

부당하게 동원된 정황(내용이 모두 유사하고, 동일인이 서명한 정황)이 있었음

에도, 인권센터는 모든 탄원서를 회의자료에 반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의견

서도 회의자료에 모두 포함하였다.

바) 인권센터 규정 개정

인권센터의 규정 개정은 진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정으로 인권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가)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권 침해

인권위원회 심의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예

정이나 진정인이 스스로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함에 따라 예외적으

로 출석을 하게하고 입장 표명의 시간을 준 것이다. 진정인에게 사전에 10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고, 위원장은 진정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다. 변호사도 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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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장을 허가하였으며, 변호사 또한 미리 준비한 답변서를 읽었다. 이상의 시

간은 약 30~40분 소요되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14:01에 시작하였고, 진정인의 안건 외에 다른 안건도 

있었으므로 진정인에게는 14:30에 와서 대기해달라고 문자로 안내하였다. 진

정인은 식당 로비가 아니라 알렌관 202호에서 문을 닫은 채 변호사 2인과 함께 

대기하였다. 위 장소는 회의가 열리는 장소 옆방이며, 더 안쪽에 위치한 곳이다. 

진정인은 고지한 시간보다 늦게 회의에 입장하기는 하였으나(15:35), 이는 앞선 

안건의 논의가 길어짐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은 재심의 안건이었던 인권위원회 자리에서 ○○○ 위원의 재척사유

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내용이다. 실제로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재심에서 ○○

○ 위원이 불참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진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다.

나)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등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은 2018. 10. 19. 인권센터를 처음 내방하

였을 때부터, 연구실 선배 정○○과 진정인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였다. 첫 상담

시 “교수님이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적 있다”는 말도 학생들이 먼저 하였고, 특히 

지도교수 변경에 관하여 센터에서 얼마나 협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듣고 신고

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2가 상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인 감

정도 없고 누군가에게 신고를 사주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해당 건은 피진정인 3으

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당부 받아 상담 내내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신고 여부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기하여야 함”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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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으나,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

부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2는 학생들을 

회유하거나 포섭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2가 학생들에게 메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정인

과 연구실의 문제적 행태로부터 상담하러 온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

다. 연구실 선배가 후배들 단체 카톡방을 열어보는 등 수차례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던 곳이고, 재차 인권센터에 신고당한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회유, 

협박하는 패턴을 보인 바 “인권센터의 메일은 지우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메일

은 다 지워도 된다.”고 고지한 것이다.

본 사건의 번호는 처음부터 19-인권-002였고, 18-인권-0070은 접수 전 

임시 부여한 가 번호로 학생들에게만 임의로 고지한 내용이다. 진정인에게는 

처음부터 19-인권-002로 고지하였다.

다) 인권센터의 협박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겁박하였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2차 가

해에 대한 우려이자 경고이다. 학생들을 겁박한 이는 오히려 진정인이다.

3) 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진정인은 본 건이 18-인권-0017 사건과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당시

에는 진정인이 인권센터로 내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밝힌 것이라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서면진술을 받으려 한 것이며, 인권센터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을 

먼저 고지하지 않는다.

인권센터는 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인

권-002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참고인들과 먼저 접촉하여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음에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내용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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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무엇보다 신고 통보 직후 

진정인이 참고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확

인서에 자필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입수하게 되어 더더욱 먼저 알려줄 수 없었다.

다. 참고인 ○○○, ○○○, ○○○

참고인들은 2018. 10. 19. 선배 ○○○에 대한 불만을 상담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2가 신고인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면서, ‘현재 ○○○ 교

수가 학부생들에게 고발당했는데,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

이다. 꼭 대학원생들이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지도

교수 변경 및 졸업을 인권센터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추가 의견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참고인들의 의견서,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인권센터 직원 2인의 면담조사 진술,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본 진정사건은 인권센터가 신고인을 익명으로 하고 조사하였던 두 개

의 사건(18-인권-0017 사건, 19-인권-002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해

당 사건의 신고인, 진술인들의 신원보호를 위하여 진술인들의 진술과 관련한 사

항은 비공개로 하고 최소한으로 기재한다.

가. 진정인의 지위와 피진정인의 권한 및 구성 등

진정인은 ○○대학교 ○○과 소속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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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이하 ‘○○대 윤리위’라고 한다)는 ○○대학교 

｢정관｣ 제90조의4에 따라 설치된 총장 직속 기구이며,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그 조직으로 인권센터(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등)를 두고, 사

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대 인권위’라고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사건의 조사 및 접수는 인권센터장의 업무이며,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징계 요청 기능은 ○○대 인권위의 권한이다.

○○대 인권위 위원은 ○○대학교 윤리인권위원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상담

소장과 사회과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임기를 정하여 구성되어 있다.

나. 18-인권-0017 사건의 조사 및 결정

1) 신고 및 접수

○○대학교 재학생 등은 2018년 경 인권센터에 이메일로 학과장인 진정인

의 부정행위 및 학습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하여 제보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

정인의 독단적 학과운영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생 사회의 무시, 협박과 폭언, 

차별 등을 신고하였다. 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 사건(사건번호 18-인권-0017)

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조사 경과

가) 인권센터는 2018. 4. 25.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 교수님을 

피신고인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어 교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에 인권센터는 ○○○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

다.”라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진정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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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관련

1. ○○○ 전공이 본래 전공 소개와는 다르게 교수님의 ○○ 분야에 치우쳐져서 지속

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2. 교수님의 추천으로 선정된 강사들의 명확한 약력이 공개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

는 부분(○○○ 수업)

3. 수강변경 직전에 학생들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해하고 들었던 수업을 일방적으

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학사관련 문제(졸업유예 등) 야기

4. 교수님이 선정한 강사들이 한국어로 수업해 영어가 기본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 교육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5. 교수님이 주최한 개인 전시회 오프닝 참석 시에 수업 추가점수 부여 문제

6. 전공 전시회에 전공책임교수로서 교수님의 지원이 일절 없었음.

윤리문제

1. ○○○이라는 certificate를 준다고 하여, 실제로 하지도 않은 기업 면담을 허위작

성하게 함.

2. 교수님의 개인외주사업 블로그 접속수를 높이기 위해 수업과제로 가입 및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 지시

3. ○○○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 전시와 ○○○ 전시의 인력으로 동원

4. 수업도중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할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함.

학생자치권 문제

1. 교수님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 과대표를 하지 않으면 학생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단을 ‘인턴’이라고 부르며 인

정하지 않음.

기타 인권침해 문제

1.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조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시간에 가야함. 

조교에게 자료를 미리 검수 받아야 하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지참할 수 없는 상태로

면담 가능

나) 인권센터는 2018. 5. 4. 진정인에게 “지난 번 보내드린 메일에 답신이 

없어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라며 앞서 발송한 이메일과 유사한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차 메일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요하는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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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소명을 위한 센터 방문을 요청 드리는바, 내주 중 방문 가능한 시

간을 반드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내에 본 사안은 인권위원회

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소명이 없는 경우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

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다) 진정인은 2018. 5. 8. 이메일 회신을 통하여 인권센터에 신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신고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침해에 해당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 강의와 해외출장을 이유로 방문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당 이메일에는 “소명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과 함께, 고지된 신

고내용 각각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1~2문장 내외)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인권센터는 18-인권-0017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서면조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2018. 6. 11. ○○대 인권위를 개최하였다. 진

정인은 ○○대 인권위가 개최된 이후인 2018. 6. 22.에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3) 18-인권-0017 사건에 대한 ○○대 인권위의 결정

가) ○○대 윤리위는 2018. 6. 11. 2018학년도 제1차 ○○대 인권위를 개

최하고 18-인권-0017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18-인권-0017 사건에 대한 ○○대 인권위 의결 내용 요약

주문

○○대학교 ｢정관｣ 제59조제1항제2호(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제3호(품위손상행위), 

윤리기본규정 제4호(품위유지 등)에 위반되므로, ｢인권센터 규정｣ 제32조제1호 

(징계의 요청)에 따라 총장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를 권고한다.

판단

학습권 침해 및 지위 남용 관련: 학회 동원 및 자비 참석은 노동착취 및 정서학대이며, 

인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

자치권 침해 관련: 학생 자치권 침해 인정

기타 인권침해: 독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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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윤리위는 2018. 6. 25. 진정인에게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인권위의 심의 결과를 통

지하였다. 위 통지문에는 사건번호 및 심판대상, 주문, 판단내용이 2페

이지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대 윤리위는 18-인권-0017 사건 관련 결정문을 작성하였으

나, 이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는 않고,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실무적으로 인권센터의 

결정문은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하고 있

다. 다만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18-인권-0017 사건에서는 결정문 

열람과 관련한 신고인 및 피신고인(진정인)의 요청은 없었다.

4) 진정인의 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 과정

가) 진정인은 2018. 6. 26. 인권센터에 ○○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하여 재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5. 절차상의 문제, 반론 기회 제공 

미흡, 사실 인정의 오류,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18-인권-0017 사건의 발단이 된 특정 과목 전공 인정 

여부 문제에 ○○○ 위원(인권위원)이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였다. ○○대 인권위는 “○○○ 위원은 규정 제22

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피신청

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재심 사건 심의에 ○○○ 위원은 참석하지 않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대 인권위는 진정인의 18-인권-0017 사건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2018. 8. 29. 16:00경 ○○대학교 ○○○ ○○호에서 재심의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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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진정

인은 4번째로 심사되는 본인의 안건에 출석 소명하기 위하여 변호사 2

인과 ○○○ ○○호에서 대기하였고, 15:35경 변호사와 함께 재심의 위

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였다.

다) 위 심의회의에서 진정인 측이 ○○○ 위원은 위원으로서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피진정인 1이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진정인이 회의 전 약 200페

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진

정인이 제출한 의견서 전체가 위원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고, 인권센터

에서 작성한 안건 검토 자료(원심 결정, 진정인의 재심의 의견서 요약 및 

추가조사 사항 포함)가 제공되었다.

라) ○○대 인권위는 18-인권-0017 사건 재심의 결과, “진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소명사실을 보충하였으나 원사건의 결정을 유지하지 않

을 만큼의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결정을 유

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19-인권-002 사건의 조사 및 결정

1) 징계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등 주장 관련

가) ○○○ 학과 진정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은 2018. 10. 19. 인권센

터에 내방하여, 피진정인 2에게 연구실 선배 1인과 진정인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수차례의 추가상담 이후, 대학원생 

일부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인권센터는 2019. 1. 15. 위 신고서를 접수

(19-인권-002 사건)하였다.

나) 징계사실 유포 등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인권상담소 상담일지’에는 

2018. 10. 19. 피진정인 2가 작성한 3페이지 분량의 상담결과 및 12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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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분량의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신고인들과 피

진정인 2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신고인 중 일부는 2019. 1. 16. 이메일을 통하여 인권센터에 진정인에 

의한 2차 피해(협박 및 신고 취소 권유) 사실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이

에 피진정인 2는 신고인 중 일부와 당일 21:00경 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하였고, 해당사실이 기재된 상담일지에는 신고인이 

“다른 신고인에 따르면 인권센터 내에 진정인의 인맥, 지인이 있어 결국 

진정인이 이길 것이다”라고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 중 일부는 2019. 1. 17. 인권센터에 이메일을 통해 “저번에 참고

인 조사했던 것을 없는 거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진술한 내용 중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이제 증거로 할 생각이 없

어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19-인권-002 사건 조사 경과

가) 인권센터는 2019. 1. 15.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진정인을 피신고인

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를 위하여 

같은 달 24.~31. 사이 내방 가능 시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 

인권센터는 진정인에게 신고내용을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

이라고 고지하였다.

나) 인권센터는 2019. 1. 23. 진정인에게 “답변이 없어서 2차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중략)…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피신고인 교수님이 의

견을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기존에 접수된 신고내용 등

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이

메일을 발송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이메일 답변을 통하여 건강문제

로 방문조사가 어렵다며, 인권침해 혐의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조사를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기간을 다시 정해줄 것과 신고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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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인권센터와 진정인은 각각 2차례(2019. 1. 24., 2019. 2. 11., 

2019. 2. 13., 2019. 2. 22.) 이메일을 수발신하였다. 각각 2차례의 이

메일에서 진정인은 인권침해 혐의사실 고지를 요청하고, 인권센터가 이를

거부한다면 출석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반면 인권

센터는 신고내용은 내방 시 안내할 것이고, “조사를 거부하면 피신고인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2019. 1. 23. 인권센터 발송 이메일에는 “피신고인 교수님 및 주변 인사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과 접촉하신다는 제보가 있습

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또 2차 가해가 됩니다. 이 점 역시 인권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19-인권-002 사건에 대한 ○○대 윤리위 결정

가) ○○대 윤리위는 2019. 2. 26. 19-인권-002 사건을 심의한 뒤 규정 제

31조(구제조치 등 권고) 및 제32조(징계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

하였다.

신고내용

(1) 평소 학생지도에 관한 행동(인격권 침해 언행, 부당 지시 등) 14가지

(2) 부당한 노동 및 금전 착취 21가지

(3) 탄원서 서명 강요 3가지

(4) 2차 가해 및 조사방해 행위 4가지

주문

1. 피신고인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의 신고는 이유가 있다. 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

2. 해당 연구실의 연구비 사용내역, 기념일의 선물 수령에 대하여 감사를 권고한다.

3. 학외 인사 및 그 혈연관계에 있는 자의 본교 상주, 전공과목 강의, 연구실 운영 

등의 개입을 금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신고인이 향후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학부학생 지도 금지, 대학원생 지도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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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히, 결정문 중 피신고인 조사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신고인 조사: 거부하였음.

인권센터에서는 피신고인에게 2019년 1월 15일, 23일, 24일, 2월 13일 총 네 차례 

방문 조사를 요청하였음. 피신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신고내용을 먼저 알려달

라고 하자, 센터에서는 방문 조사의 원칙대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소명이 어

렵다고 판단하실 경우 재차 의견 소명의 기회를 드릴 것이니, 염려 마시고 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2019년 2월 11일자 이메일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귀 센터에서는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권침해 혐의사실이 무엇

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셔서, 피신고인 조사를 위한 준비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

한 저는 최근에, 귀 인권센터에서 당초 인권침해 신고의 의사가 없었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저를 신고하라고 적극적으로 사주하여 본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귀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더라도 귀 센터에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에 출석을 거부하오니 이 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함으로써 조사를 거부하였음.

또한 2019년 2월 22일자 이메일 답변에서, “저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

는 것이 아닙니다. 귀 인권센터가 신고접수와 조사, 의견진술기회 부여, 인권위원회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피신고인인 저의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

고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센터가 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의견진술기회의 포기로 간

주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절차 진행이자 피신고인

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귀 센터 역시 그에 상응한 입장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아울러 귀 센터가 지난 번 신고사건에서 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저의 인권(방어

권)을 침해한 사실 및 이번 신고를 사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함.

다) ○○대 인권위 결정문 판단 부분에는, 진정인의 조사 거부로 인한 절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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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의 진술 거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에 관하여 절차상의 우려가 있었

으나, 인권센터에서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 본인이 의견의 진술

을 포기한 점, 신고인 학생이 조속히 타 연구실에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

한다고 하여 기소를 미루지 아니하는 점,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

므로 후속 절차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는 점, 피신고인의 조사 거부 행위가 인권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따라 징계를 권고

하기로 결정함.

라) ○○대 윤리위는 2019. 3. 13. 진정인에게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결정 알림(19-인권-002)’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인권위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문에는 사건번호 및 심판대상, 주문, 

판단내용이 3페이지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권센터는 18-인권

-0017 사건과 마찬가지로 19-인권-002 사건 관련 결정문을 작성하였

으나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는 않았다.

라. ○○대 인권위 징계 요청에 대한 ○○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

1)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건의 진정인에 대한 ○○대 인권위 징계 

요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소명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각각 2018. 10. 1.과

2019. 4. 15.에 ‘중징계(정직 1개월)’, ‘중징계(정직 3개월)’ 징계 건의를 

결의하고, 이에 ○○대학교 총장은 각각 2019. 5. 15.과 2019. 5.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진정인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개월)’, ‘중징계(정직 

3개월)’를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 18-인권-0017 사건 및 19-

인권-002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징계

의결 요구사항 일부만을 인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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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학 내 인권기구는 2010년대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

서 기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를 확대 개편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다. 특히 

2016. 11. 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를 통해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

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

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국회에서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인권기구를 설치한 대학은 2019년 11월 

기준 76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권기구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기관들의 현실논리에 맞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

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규범, 운영 및 인적 구성상 독립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

정된 공간에서 학생, 직원, 교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업

무를 수행하는 대학 내 인권기구의 조사 및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

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 내 인권기구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인권센터 판단의 

적절성을 직접 심의하여 불복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삼가하여 왔다.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인권센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정인이 이를 명시적

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인권센터의 2차례 결정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

행되었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은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권센터 및 ○○대 윤리위의 18-인권-0017 사건 및 19-인권-002 사건에 대

한 판단과 결정 그 자체의 인권침해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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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권센터의 조사가 곧 수사는 아니므로 형사절차상 적법절차 원칙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시킬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제도･정책･관행의 인권침

해성에 대한 검토와 달리, 조직 내 괴롭힘 및 ‘갑질’ 사건,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인권기구의 조사와 평가는 그 구조가 일방의 위법성 및 책임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인권기구의 조사 및 결정은 피조사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적인 인사상 불이익 등이 예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세심하게 보

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권고와 의사소통적 방식의 연성기구 형태이며, 

권위로써 구성원들을 견인하는 기구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신뢰

획득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 제시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인권기구의 효율적 조사 및 권위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으며(제17조제2항 전단), 센터장에

게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평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제18조제3항)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 등의 기피신청권(제23조), 진

술거부권(제33조제1항), 재심의 요청권(제33조제2항) 등 당사자, 특히 피신고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규정 제31조제1

항 따라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

를 의무가 발생하며(제31조제3항), 이행결과를 회신해야할 의무(제31조제3항)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인권센터

의 갑질 사건 등의 조사 및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조사 중 절차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각각이 곧바로 피조사자의 방

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실질적

으로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을 하기에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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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침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나. 진정요지 가항(인권센터의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진정인은 ① 인권센터가 규정과 달리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고지하면서 조사절차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구

체적인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진정인의 사건을 이유 없이 1개

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인권위원의 구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구성한 점, ⑤ 사건

조사 및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점, ⑥ 규정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하

게 개정된 점을 이유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진정인이 문제제기하는 주장 각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 대강이 일치한다. 다만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 각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메일 소명 요청 및 조사절차 등 고지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인권센터가 규정과 달리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신고접수 사실을 고지한 점, 

조사절차를 고지하지 않고 내방을 요구한 점은 인정되고 이는 절차상 미

흡이라고 지적할만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과

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문제이다. 또한, 조사절차나 처리방안이 반드

시 조사 시작단계에서 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신고내용 미고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5. 인정사실 나의 2)항 인권센

터의 진정인에 대한 혐의 고지사항을 살펴보면, 엄밀하게 6하원칙이 성

립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소명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방

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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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촉박한 조사일정 진행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인

권센터가 18-인권-0017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은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

적할만하나, 18-인권-0017 사건의 인권센터 조사 및 ○○대 인권위 결정 

과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찾을 수 없고, 진정인 

역시 이와 같은 인권센터의 언급과 별개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

하여 소명하였던 점에서 강요, 협박 등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진정인의 의견서가 제출되기 전에 ○○대 인권위가 개최된 것은 사

실이나, 인권센터는 2018. 4. 25.에 최초로 진정인에게 혐의사실을 고지

하며 소명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11.에 ○○대 인권위를 개최하였으

므로 약 48일의 조사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인권센터 

또는 ○○대 윤리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본

인의 주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소명했고, 계속해서 내방 조사 등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대 인권위 심의위원회를 

미뤄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인권센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 위원 명단 미고지 및 편파적 위원 구성 주장에 대하여, 인권위원들은 임

기제로 임명되므로 해당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위원

들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위에서 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변경해

야할 의무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규정 등을 살펴볼 때, 피신고인에게 인

권위원들의 구성을 미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본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진정인에게 위원 구성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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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공정한 조사 및 회의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을 옹호하는 취

지의 진술이 포함된 학생들의 의견서는 검토, 심의 단계에서 조사 자료로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면담조사 할지 여부는 

조사기관의 재량사항이며, 이미 서면 진술을 접수한 상황이므로 편파적

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심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편파적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위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심의 안건을 검토할지는 각 위원들

의 재량의 영역이다. 각 위원들이 진정인의 이의제기 취지를 충분히 검토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200페이지 분량의 진정인 제출 의

견서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센터에서 작성한 안건 검토 자료(원심 결정, 

진정인의 재심의 의견서 요약 및 추가조사 사항 포함)를 근거로 심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규정 개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규정 개정은 진정인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국, 진정인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일부 절차상의 미흡이나 부적절한 

표현들이 확인되는 등 인권센터 및 ○○대 윤리위의 업무 수행에 지적할만

한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진정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조사결과 인

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1)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권 침해

진정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인권센터 또는 ○○대 윤리위가 진정인의 대기 장소를 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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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대기 장소 자체도 피조사자에게 명백히 적대적인 환경이라고 보기 어

렵다. 또한, 심의회의 자리에서 인권위원장의 발언 내용도 단순히 제척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안내사항이므로 침해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당시 어

조나 구체적인 발언 맥락이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형식이었는지는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

권 침해 관련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징계 요구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하게 학생

들에게 신고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 2는 학생들을 회유

하거나 포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대하

여 참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 2가 신고인들

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들을 포함한 신고인 4인과 

피진정인 2와의 상담자료 및 이메일 내용, 신고 이후 피진정인 2가 신고인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조사 중 요청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과 참고인들이 주장

하는 피진정인 2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진정인 2가 

참고인들을 포함한 신고인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종용하거나 진정인의 

징계요구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증거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3) 인권센터의 협박

진정인은 인권센터가 2019. 1. 23.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신고인 교수님 

및 주변 인사가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과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접촉하신다는 제보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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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2차 가해가 됩니다. 이 점 역시 인권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권센터의 위와 같은 고

지는 정당한 업무행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헌법 제12조제1항은 “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이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바4 결정).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3헌가3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자 99헌마480 결정 등).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

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

리이다. 징계절차 등 직업 수행상 제재 등을 예정하는 절차에서 ‘본인의 혐

의를 고지받을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나 녹음･녹화 등 방어권 행사를 위

한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이

므로, 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헌법 제10조,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며,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도 연관되어 있다.

2) ○○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단계에서도 총장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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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3조의 3, ｢교원인사규정｣ 제48조제2항)하여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대상자가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알 권리와 방어

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절차규정이다. 규정에는 인권센터의 조사 판단 

및 의결 과정에서 징계절차에서 보장되는 것과 같은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술거부권(제33조제1항)과 인권센터장

에게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의무(제18조제3항)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 대립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판단 과정 상 피신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혐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이미 전

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규정에 따른 인권센터의 조사 및 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의 사회적 평가에 큰 영항을 줄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

거나(제31조제3항), 징계 절차 진행 등 상당히 불이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조사 및 ○○대 인권위의 의결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제21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의무

부담 및 징계요구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로 연계되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강

의 혐의사실을 고지하여 피신고인의 소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인권센터는 2019. 1. 15. 이메일을 통하여 진정인이 피신고인으로 한 인

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진정인에게 신고내용을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이라고만 고지하였다. 인권센터가 고지

한 문구만으로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쟁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 알기 어려우며,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도

로 보인다. 조사 중 어느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를 고지할 것인지는 

조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대 인권위의 심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인권센터에서 피조사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최초로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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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전부이며,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인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였다.

5) 인권센터는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인이 신고인들과 먼저 접촉하여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으므로 본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19-인권-002 사건에서 ○○대 인권위가 결정문에 특정한 진정인

에 대한 신고요지 41가지를 진정인이 모두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 1. 15.~23. 

진정인과 인권센터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볼 때, 진정인은 “혐의사실을 미

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며 의견진술기

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

은 표현을 전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조

사자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고지받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6) 한편 인권센터는 혐의사실 고지 문제에서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중대하게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갑질 사건의 

특성 상 정보의 출처가 한정되어 있고, 대학이라는 인적 공간의 한정성을 

생각한다면, 인권센터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

사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한다면, 피조사자 또는 주변인이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는 임시조치(제17조), 피해자 

보호(제34조), 불이익 금지(제35조), 보복 또는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

요청(제32조제3호) 등 규정상 인권센터가 가진 다른 권한으로 확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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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조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인권센터가 피조

사자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학내 구성원들의 관계가 지속적, 권력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

호 문제는 대학 인권기구가 직면한 본질적인 이슈이므로 본 진정사건과 같

이 일방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인권기

구의 권위와 인권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양심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7) 결국, 인권센터와 ○○대 윤리위 및 ○○대 인권위가 진정인을 피신고인으로 

하는 괴롭힘 및 ‘갑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요구를 포함한 진정인에게 불이

익한 의결을 하면서, 혐의사실을 단순히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

이라고만 고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불가능한 상

태에서 조사, 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본인의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

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1 및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0.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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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6. 30.자 결정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결정요지

【1】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내 게시물의 게시, 단체 조직 등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

제가 있으면 사후 통제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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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두발 길이, 모양, 자연스러운 파

마나 염색,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

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두발 모양과 색깔은 물론 두발 길이, 관리

방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

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 “학생은 체육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훈시규정을 두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에 대해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

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피진정학교의 ｢상･벌점제규정｣은 학생들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21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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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

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

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

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

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

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

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

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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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

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허가 없이 게시물을 게시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별 교복(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가) 게시물 게시 관련

학교에서의 게시물은 공공기관처럼 공공의 목적에 있어 다수에게 꼭 필요하

다는 판단 하에 게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장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무분별

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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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 조직 및 가입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외부 단체 조직 및 가입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의 ‘금지’라는 단

어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학생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생이 주가 되어 관심

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

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학생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검토 후

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장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현장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

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 조직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 파

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특정한 종교를 위

한 종교 활동 및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

년들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행동할 우려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두발 제한 관련 규정은 2018. 12.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두발 길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

도 및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마, 염색, 탈색 및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

들이 학업 이외에 두발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져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성인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

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파마 등 두발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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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교복과 체육복의 착용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체육복 착용은 체육

시간 이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절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시간, 장소, 상황

에 맞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복 착용의 기본 원칙과 분별력을 가르칠 의

무가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등을 위해 

등･하교 시 교복 착용이 필요하여 체육복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예외적으로 등･하교와 체육시간 이외의 시

간에도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체육활동 이후 땀, 흙 등으로 오염된 체육복을 계속 착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사복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체육활동 이후 체육복을 벗고 사복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체육복 착

용시간을 제한하고 선도처분을 하지 않으면 학생 지도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2019. 4. 9.) 및 ｢상･벌점제규정｣(2019. 4. 9.), 피진정학교 관계자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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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사실

1) 진정인은 ☆☆☆☆시 ◇◇구 소재 공립 중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피진

정학교의 학교장이다.

2) 피진정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최종 시안을 심의하여 제･개정

안을 확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제5호는 “교내 생활 질서의 확립과 학구적인 

교풍을 기르기 위하여 교내 게시물을 허가 없이 첨부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는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교외 

생활 규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3) ｢학생생활지도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진정학교 진술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를 조직하려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피진정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 ｢상･벌점제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게시물 게시, 단체조직 및 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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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0조는 “남학생은 앞 머리카락은 눈에 닿지 않고 

뒷 머리카락은 상의 칼라 재봉선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여학생은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롭게 하고 긴 머리일 경우 단정하게 묶도

록 한다.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다.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

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벌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규정과 다른 두발 형태를 하고 다니는 

경우(염색, 탈색, 파마, 코팅, 길이, 가발 착용 등)와 젤, 무스 등을 사용한 

두발을 한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9. 9. 1.~11. 19. 두발규정

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학생은 9명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조는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등･하교 

시는 물론 외출할 때도 가급적 입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4조는 “춘추복은 4월말~6월 초순, 9월 중순~10월말, 하복은 6월 초

순~9월 중순, 동복은 10월말~4월말에 착용하고, 기후와 상황에 맞게 조

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는 간절기에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 가능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규정｣ 제4조를 위반하더라

도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3) ｢상･벌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체육시간 앞뒤

1시간 허용), 체육복 입고 등･하교하는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9. 9. 1.~11. 19. 체육복 착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학생은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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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헌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결

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조제2항과 제15조제2

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

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

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

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

해서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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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

는 자유를 의미한다.

학교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학생생활지도규정｣과 ｢상･벌점제규정｣

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

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관련 규정은 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제한

금지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1)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제5호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에 앞서 

학교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 학교규칙에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

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으며,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어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

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내 게시물의 게시, 단체 조직 등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

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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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후 통제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시물의 내용이나 단체의 활동내용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

거나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제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종교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 또는 정치, 

종교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조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

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피진정학교

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게시물 게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

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규정을 점검하

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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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

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제2항은 협약

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

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들

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학생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

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204･05진차145･05진차119

(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

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

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두발의 길이는 물론 모양, 색깔 및 관리방법에 있어서 파마, 염

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

인 두발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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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

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

발 길이 및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

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본

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두

발 길이, 모양,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두발 모양

과 색깔은 물론 두발 길이, 관리방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

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

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

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

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의 2019. 11. 

25. 19진정0468300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권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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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개인이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

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

장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혹한

기와 혹서기가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벌점제규정｣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품위 유지, 

의복 예절교육과 위생관리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하교와 체육

시간 외에 학교 규칙으로 정해진 교복 착용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

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 “학생은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훈시규정을 두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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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

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피진정학교의 ｢상･벌점제규정｣은 학생들의 복

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

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

으로 학교규칙 상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계절별(춘추복･하

복･동복) 교복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

정학교가 기후와 상황에 따라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고, 

간절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

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

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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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진정요지 다항 중 체육복 착용 

제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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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9. 22.자 결정 20진정00416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

한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공기계를 제출

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

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참조조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4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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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데, 

피진정학교는 매일 08:20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20:30에 돌려주며, 공

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0. 1. 9. 수거한 휴대전화기가 공기계인지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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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학부모들이 일과시간 및 방과후학교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요

구하여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도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고,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현 규정대로 담임교

사가 학급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있다. 택배수령을 위한 통화 등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수업 참여를 위한 사용은 언제든 허용하여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바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

은 아니며 구두 훈계 후 반복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공기계 여부 검사)

방학 중인 2020. 1.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동계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영

어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급별로 휴대전화를 관리하

였다. 같은 달 9. 17:50경 피진정학교의 선도부원 3명이 교무실로 찾아와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

면서 담당교사 입회하에 학생들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확인하고 싶

다고 하여, 반별 담당학생과 선도부원, 담당교사가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

다.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기계를 제출한 행위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일부 학생

들에게 생활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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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가정통

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의 휴대전화 및 벌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생생활규정｣

제32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등교

시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전자기기 포함)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나, 휴대폰은 담임교사가 수업 시작 전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주며, 전자기기(MP3, PMP,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전자기기 포함)는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계획’

벌점 28항 수업 또는 타인 학습 방해(2점)

벌점 29항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1점)

벌점 33항 기타(1점)

나. 취업특성화학교인 피진정학교의 특성상 전교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은 16:20경에 끝나지만 학생들은 방과후학교가 종료되

는 20:30경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19. 7. 8.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며 ‘제32조를 위반할 

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린마일리지제 

운영계획’에 따른 벌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 7. 27. 개정된 ｢학생생

활규정｣에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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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대전화를 2대 이상 보유하면서 공기계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 영어

사관학교 중 2020. 1. 9. 선도부원, 담당 교사 등이 제출된 휴대전화기가 

공기계인지 확인하였고,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였다.

마. 피진정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1) 휴대전화 유심칩이 빠져 있는지 확인

2) 공기계이면 휴대전화 전원을 켰을 때 메시지가 뜸

3) 휴대전화를 켠 후 학생 번호로 전화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

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

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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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현대 사회에서

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

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

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

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공기계를 제출

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

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휴대

전화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였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

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

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

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기계 여부 검사)

진정인은 담당교사 등이 제출된 휴대전화기가 공기계인지를 검사한다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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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제출한 휴대전화기를 켜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교사가 수

업 중 일부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학습을 방해한다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은 일체 소지

품 검사와는 달리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벗어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0. 9. 2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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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2020. 12. 21.자 결정 20진정0420500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

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2】 ○○광역시교육감에게, ○○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

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정요지

【1】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

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

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

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 피진정인은 교직원 사용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는 인성교육의 일

환이라고 주장하나,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

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

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진정학교 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

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

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의 관행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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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

【4】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1】헌법재판소 판례[1991. 6. 3. 89헌마204]

【2】헌법재판소 판례[2012. 11. 29. 2011헌마827]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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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시교육감에게,

○○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3학년 학생이다. 피

진정학교는 진정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

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

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할 중에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된다. 진정인을 비롯

한 진정인의 친구들은 교직원을 존경하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

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74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나. 피진정인

본교의 환경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를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

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

변을 정리할 줄 알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 및 학교의 모든 구역을 

적절히 배분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생긴 이래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

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모든 학급은 배당된 청소구역에 학생들을 번호나 희망 또는 무작위 방

법으로 배치하며, 한 학생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주 혹은 월별 등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순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

분 1인 1역할로, 한 학생이 한 구역에 배당되며 학급 청소 후 교무실을 또 청소하

는 중복적인 방법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앞으로 용역 활용을 통해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하도록 정부 방침 등이 있

다면 용역을 활용하겠다. 그러나 용역 활용 방침이 있기 전에는 현재처럼 학생들

에게 교무실 등 청소를 배정할 예정이다.

다. ○○광역시교육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 청결과 위생

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

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도록 생활지도를 한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함께 생

활하는 공간에서의 예절을 배우게 된다. 책임감, 이타정신, 봉사정신 등의 덕목

도 청소 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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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공동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교실과 교장실 및 교무실 역시 학교교육 현장으로 교사의 임장지도 하에 학생들

이 담당구역을 분할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는 청소 임장지도

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

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

교장실, 교무실 등의 청소를 의사에 반해 학생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소 용역 이용, 희망학생들에 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권장하겠다.

라. 전문가 의견

1)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교육활동 관련 연구1)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어

야 한다. 그런데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한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라고 진정

한 행위를 한 것 자체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의 청

소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연구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상당부분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

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성교육 본래의 의미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

법보다는 학생과 협의 등을 고려하여 수업활동을 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즉 

1) 류영룡(2017). 정서변화와 교육활동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교육원리연구, 22(1), 49-70.

2) 전은희(2016).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54(2), 255-303; 정상봉(2016). 한국인성교육과 그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논집, 51, 
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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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을 주장한 유가(儒家)의 경우에서 강조하는 인성

교육의 방법은 학생의 자각을 이끌어 내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의 법적 근거와 학

자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진정사건인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 청소활동이 

학교가 기대하는 것처럼 학생의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서 적절한지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활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고려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문화와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

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학습하는 경우를 말한다. 더구

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가치나 덕목보다는 복종

에 대한 강요 등의 부정적인 덕목을 학습하게 되는 경험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주

된 의견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학교가 제시한 

자료에서 교직원 사용공간에 대한 학생의 청소 행위는 인성교육을 의도한 것이기

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의 주장대로 

청소활동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학생들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 활동을 시킨 것에 대하여 복종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라는 비판적 의식을 배

운 것이 되며, 이는 학생들의 진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 활동에 대하여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

지 않고 학생과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하여 청

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일정부분 학생의 기

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무법인 ○○변호사)

피진정학교는 법령 및 학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 혹

은 침해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칙에 위와 같은 근거를 두

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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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위한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

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교가 생긴 이래 학생들에

게 학교의 각 공간의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인성 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

성은 일응(일단) 인정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진정학교가 위와 같은 인성 교육

의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

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학

생들에게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강

제적으로 청소 공간을 배정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학교 공간을 청소하게 하

는 것은, 그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학생

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기관 답변서, 피진정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환경교육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하고, 학생 현황은 44개 학급의 1,333명

이며(2020. 4. 16. 기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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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내용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다. 다만, 생활 속 인성교육 

실현 등을 위해 상호존중의 마음 기르기 ‘P(parents, 부모)-T(teachers, 

교사)-S(students, 학생)’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한 바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도 환경교육부 운영 계획’에 의하면, 환경교육부 

운영의 목적을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

는 녹색생활 실천 습관 형성,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저탄소 녹

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 친

화적 생활태도 함양,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

동 및 환경교육 실시라고 설정하였고, 내용 중 각 학급별로 청소 구역을 나

누어 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 교직원 사용공간과 관련해서 청소 구역 중 1학년 교무실은 1학년 한 개 학급

이 배정되었고, 2학년의 경우 운영위원실, 교장실, 2학년 교무실, 등사실, 

본부교무실, 성적처리실에 대해 6개 학급이 나누어 배정되었으며, 3학년은 

행정실, 지킴이실, 3학년 교무실에 대해 3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학

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해 교내 분리수거 등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나 위 학급별 청소 배정 사항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는 않는

다. 또한 피진정인과 진정인 모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를 학생에게 배정할시 비자발적인 방식도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 ○○광역시교육청 ‘2020학년도 ○○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중학

교의 경우 인성교육 목표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

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학급별, 학교별 자체 인성교육 프로

그램 구안 및 실현을 위한 자율권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추진계

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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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역시교육청 소속 중학교는 88개 학교이다(○○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20. 11. 6. 기준). 그 중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사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에게 청소를

배정하고 있는 학교는 14개 학교였다.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인력 부족, 봉사정신 함양, 교사의 업무적 

부담 및 시간적 제약, 환경교육 차원, 교육의 일부 등 이며, 앞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 대상 청소구역 배정을 지양하고,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청소 용역 배치 확대 등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별지 2 참조).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

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

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

204 결정). 또한 학생은 단순한 교육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자 2011헌마827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제1항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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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

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

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교직원 사용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는 인성교육

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만약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이라면 이는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삶의 경

험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설득과 이해가 결여된 

교육활동이라면, 학생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민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등 학

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

적인 신청에 의해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

으로 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학교가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하였다면, ○○광역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이 동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

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

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 학

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와 같이 가족과 함께 집안일 하는 인증사진 찍기, 감

사편지 쓰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도록 지도하여도 인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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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

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피진정학교를 포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관행이라는 이

유 등으로 더욱이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

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그

동안의 관행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인권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

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2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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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06300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2】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

원들에 대하여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

기를 권고합니다. 

결정요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

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헌법 규정

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징별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불

가피하게 요구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불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제출받는 것이 휴직 결정을 위한 업무수

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기록의 어떤 내

용이 필요한 것인지 대강의 정함이 없이 일체의 진료기록을 요구한 점에서 필요

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불이익 등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질병 휴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인사규정｣

을 확대 적용하여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며 휴직을 불승

인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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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 및 소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취

급･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최소한 필요 이상의 개

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나아

가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제1항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진정인의 배우자)

피진정인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2.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헌법상 개인

정보 보호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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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군시설관리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으로 활동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2019. 6. 18. 피진정기관의 내

부규정에 따라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질병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진정

기관의 이사장인 피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진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타 직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신

과병력 의무기록사본과 심리평가 결과지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휴직을 불승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민감 정보이고 진정인이 제출

할 근거나 이유가 없음에도 질병 휴직을 부당하게 불승인한 것이다.

나. 직장동료이자 배우자인 피해자 2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어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관계로 병가 중에는 급여의 70%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피진정인은 부당하게 무급 병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이미 2018. 11.부터 2019. 7. 31.까지 총 9개월 동안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와 연가 등을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는 46일에 불과하였다. 위 병가 중에도 진정인은 2019. 2.부터 시작된 피

진정기관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단체교섭 기간에 매주 화요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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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씩 한 번도 빠짐없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하는 교섭에 참석하

고, 외부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2)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은 2019. 6. 18.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원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 휴직을 요청하였다. 검토 결과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전년도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였고 병가와 연가의 병행사용, 병가 중임에

도 격렬한 단체교섭 참석 및 기타 외부활동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 승인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진정

기관에서는 2019. 6. 19. 진정인에게 휴직 승인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요

청(2018. 11. 7.~2019. 6. 현재 질환에 대한 병원진료기록 혹은 건강보험 

사용내역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후 진정인이 2019. 6. 26.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2018. 

11. 7.~2019. 6. 24. 월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신병

휴직을 결정할 판단자료로는 부족함이 있어 의무기록 사본(심리평가 결과지

포함)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이 2019. 7. 2. 추가 요청 

자료의 제출 및 출근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4) 이에 경영지원팀장이 진정인에게 휴직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

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고지하였는데도 진정인은 피진정기

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원직복직 명령

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진정인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019. 9. 30. 퇴직

하였다.

5) 피진정기관에서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합

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대상자를 국한하

여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 또한 진정인은 의무기

록사본과 심리평가 결과지는 개인의 민감 정보이고 진정인이 제출할 근거

나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서류는 진정인이 가진 병력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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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파악하여 휴직 승인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지 다

른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으며, 또한 진정인이 주장하는 개인 민

감 부분은 제외하거나 없앤 후 자료를 제출하여도 된다는 의견을 누차 전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그 

두 가지 자료가 힘들다면 휴직을 승인할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6)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제40조(휴직)에는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를 피진정기관에서는 요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로 휴직 승

인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휴직의 승인 여부

를 결정하는 게 보다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해태하는 사람에 대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잣

대를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제출자료(공익신고자료, 휴직신청서 및 진단서 등), 피

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진정인의 근무상황, 단체교섭상황, 휴직관

련 원직복직 공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등 관련자료 등), 참고인 ○○병원 담

당의사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진정기관으로부터 

2018. 1. 24. 해임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재심 청구를 통해 같은 해 11. 

6. 복직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7. 진단서(주상병: 적응장애)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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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9년

에도 기존 진단서(2018. 11. 7.)를 토대로 2019. 1. 한 달간 병가를 사용

하였으며 그 이후 연가와 병가를 여러 차례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9. 5. 7.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외하고 원하지 않는 교대근무

를 강요받고 있는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

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2019보호3100103호 공직유관단체 채용비

리 등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은 2019. 6. 18. 피진정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휴직

원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 휴직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같은 달 20. 우편(내용증명)으로 추가적인 자료(휴직신청과 관련한 병

원의 진료확인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이 같은 달 24. 우편(내용

증명)으로 진료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26. 재차 우편(내용증명)으로 진정인에게 의무기록사본과 심리평가 결과

지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휴직승인을 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출근을 하지 않

자, 피진정인은 2019. 7. 4. 1차 원직복귀 명령 공문을 발송하여 신병휴직

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원직에 복귀할 것을 통보

하였고, 이어 같은 달 18.에는 진정인이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로는 휴직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신병휴직 불승인 통보를 하였으며, 

거듭하여 신병휴직을 하려면 의무기록 사본(심리평가 결과지 포함)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였다. 이

에 진정인은 복귀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1. 이 사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

회에 제기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9. 진정인의 위 보호조치 신청사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진정인의 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75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써 보호대상이 된

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 조치 중 2018년 근무성적평가 

제외, 업무분장 변경 및 교대근무 강요 등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으나 질병

휴직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기관이 의무기록사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

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휴직을 승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2019.

9. 16.~12. 24. 진정인의 휴직을 승인하였고, 진정인은 2019. 9. 16.부터 

휴직을 하다가 같은 달 30. 스스로 퇴직하였다.

사. 위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 대해 유급 휴직으로 처리

하여 진정원인이 해소되었다면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련 부분)

1) 관련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

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

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헌법 규정들

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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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

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수집 시 적법성을 입

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주체에게는 과도한 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 및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

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대상

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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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진정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등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건강권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질병휴

직 요건과 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

차)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이 사건 피진정기관 또한 자체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이사장

은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휴직신청서

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질병 휴직신청 승인을 위한 의료기록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함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진정기

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기관이 ｢인사규정｣ 상 근거 없는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사본과 심리

평가 결과지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출

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만으로는 당시 진정인의 단체교섭 참석 등 활동상황을 

감안할 때 휴직 승인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의무기록 사본(심리평가 결과

지 포함)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고, 나중에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추

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진정인이 불응하여 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첫째,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질병휴직신청서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어 피진정기관의 진료사실 확인 요구를 받아들여,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등으로 2018. 11. 7.~2019. 6. 24. 월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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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시 진정인이 공익신고 이후 해고와 복직의 과정을 거쳤던 점에서 경

험칙 상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진정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 ○○○가 

“직장 내 스트레스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현재 

증상이 지속되는바 향후에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전

문적인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넷째, 위 담당의사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자들이 사측에 진단

서 외에 의무기록사본을 내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의무기록에는 사측 및 

동료직원들과 관련된 불안정한 정신적 증세, 피해 감정을 호소하는 등의 민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다섯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심리평가 결과지 포함)을 요

구하면서 진정인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

나,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추가자료 요구, 휴직불승인 통보, 출근복귀 통

보 등은 모두 내용증명에 의한 공문형식을 취했으면서도 해당 사항은 구두로 비

공식적인 형식을 취하여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여섯째,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위위원회 또한 진정인에 대한 질병 휴직

신청 불승인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던 점,

일곱째,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및 피진정기

관의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해 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예시하고 있을 뿐, 의료적 치료사항 전반을 기

재하고 있는 의무기록에까지 단정하여 확대하고 있지 않는 점,

여덟째, 이러한 민감한 의무기록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출을 받는 것이 휴직 결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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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어렵고, 통상 정신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개인의 평판 등이 미치는 정신

적 상태에 관한 민감한 정보여서 제3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점,

아홉째,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징별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자료를 불가피하게 요구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불승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비추어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제출받는 것이 휴직 결정

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

기록의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대강의 정함이 없이 일체의 진료기록을 요구

한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 나아

가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거

나 불이익 등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질병 휴직 요

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의무

기록 등을 요구하며 휴직을 불승인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 및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에는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위

반하여, 최소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나아가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진정 부분과 관련하여,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과는 그 이유가 다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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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허용하여 권리구제가 실행되었고, 이외에 급여 소급 지급 및 결근처리 등에

따른 퇴직금 등 급여 산정 및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

정인과 피진정기관의 협의에 의해 해소될 사항으로 보이나, 이 사건 원인이 된 

피진정기관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업무처리 담당자들은 현재까지도 정당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의 이사장, 본부장 등 간부들과 관련 

소속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2에 대한 부당한 휴직처리)

본 건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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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56703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결정사항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권고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

결정요지

【1】 진정요지 각각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은 일상적, 상습적

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언, 욕설, 모욕, 괴롭힘, CCTV 근로감시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였음.

【2】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조장 직위에서 일반 조원으로 역할

이 변경되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행은 그 기간, 수위, 방법을 볼 

때 피해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

롭힘은 중대한 인권침해인 바, 국민○○공단 피진정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참조조문

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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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총무팀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보안직 조장들은 직원들 다수를 대상으

로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협박, 부당한 근로 감시를 하며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

으며, 총무팀은 이를 묵인하고 있고, C조 조장인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장의 폭언 및 협박 등

피진정병원에 내원해 있던 진정 외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은 2018. 9

월 병원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피진정인은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서 불필요하게 가만히 있던 환자를 두 차례 발로 찼고, 흥분한 환자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는 환자의 칼에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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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진정인은 같은 날 13:00 이후 4차례(응급실에서 소독 중, 13:00

경 공상 처리 중, 저녁 시간, 다음 날) 피진정병원 내에서 치료를 위하여 응급실

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피진정인이 환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

라”고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내가 널 죽이진 못하겠지. 근데 병

원에서만큼은 죽여 버릴 수 있다(힘들게 할 수 있다)”, “아까 경찰한테도 이야기 

안했잖아. 진술 번복하면 벌 받는 거 알지? 총무팀에도 이야기하지 마라”, “만약 

이 내용이 발설되잖아. 그럼 누가 죽을 거 같아”라며 협박하였다. 또한, 이를 목

격한 다른 직원과도 말을 맞추었다.

나. 조장의 부당한 지시

피진정인은 2018. 9. 27. 13:00 이후 피해자 입원기간 동안 “총무과 지시

다”라며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지인, 

가족의 면회도 일부 통제하였으며, 사적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

하 ‘SNS’라고 한다)도 통제하였다.

다. 조장의 괴롭힘

피진정인은 2016. 7월 ~ 2019. 7월 피해자의 재직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

해자에게 퇴근 후 남으라고 지시하고 폭언하였다. 피해자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9. 5~6월만 해도 5. 6., 5. 23., 6. 15., 6. 26. 메모와 관련하여(쓸데없는 내

용을 메모하였다는 이유로) 폭언하였다.

폭언의 방법은 모두 비슷한데, 퇴근 시간 이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지하 2층 사무실에 문을 잠가놓고 피해자를 부동자세로 세워둔 후 욕설 및 폭언

을 하는 것이다. 주로 한 욕설과 폭언은 “넌 내가 운동하던 때였으면 뼈도 못추렸

을 거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애들이 변절된다”, “씨발, 좆같은 새끼 너는 머리

에 뭐가 찼냐”, “넌 내가 총리실장에게 자르라고 할 거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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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같은 병원 간호사)를 언급하며 “니가 이따위로 하면 내가 널 폐급으로 

만들어서 소문 낼 거다. 너 여자 친구도 그만두게 할 거다”라고 폭언하기도 하였다.

라. CCTV 근로감시 및 부당한 지시 등

피진정인은 야간근무 때, CCTV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면서, 본인

이 생각하기에 맘에 들지 않거나 CCTV 내에서 안보이면 근무자를 호출하여 어

디 갔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조장의 폭언 및 협박 등)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인 △△△(흉기난동자)은 12층 ○○병동을 무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12층 병동 문 앞에서 한 손에는 커터칼을 휘두르며 자

신의 왼팔을 자해하고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진정인은 환자를 제

압하였고,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병동 및 ○○병동 수간호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조치를 도와주며 곧바로 본원 1층 응급실로 피해자를 보냈다. 

그 당시 치료실에는 △△△을 감시하는 지구대 경찰, 형사 및 병원 보안대원이 

있었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상주해 있었다. 피진정인은 총무팀 직원

들에게 피진정인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

상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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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진정인은 피해

자에게 발설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

를 발로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해자가 다치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그 당시

에 대원들과 얘기하였고 “CCTV가 없으니 굳이 제압상황에 대해 경찰조사 시 

일일이 그 상황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겠냐”며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조장의 부당한 지시)

2018. 8. 정신질환자의 소란 및 피해자의 부상은 피진정병원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입원실로 의료진 및 병원장, 임직원 등이 지속적

으로 면회방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실에 없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지적사항으로 접수되었고, 피해자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외부에 나

가 여자 친구와 고기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을 SNS(페이

스북)에 게시하였다. 보안팀장 ○○○에게 이러한 점들을 지적받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SNS(페이스북)에 ‘병원 환자복이 나오는 

사진은 지울 것’을 지시하였고, “병원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퇴원 시까

지 답답하더라도 참고 환자로서의 행동을 자중해 줄 것”을 얘기한 적은 있다.

면회를 일부 통제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안팀 

전체가 해당 상황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면회를 적극 협조해 주는 상황이었고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면회 방문 시 매번

은 아니더라도 직접 병실까지 안내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조장의 괴롭힘)

신입사원이 피해자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툰 후 그만 두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 여러 번 일이 있었지만 한 예로 신입대원으로 들어온 직원이 종례시간에 

피해자 때문에 도저히 근무를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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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뒤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각 조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와중에 응급

실 및 근무지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에 필요 없는 사항까

지 너무 자세하게 기재를 하여 다른 조에서 교대를 받은 근무자들의 지적사항이 

접수되었다. 다른 조 근무자들이 교대 후 메모장을 삭제 및 정리하는 일들이 많

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의 불만사항이 많

이 접수되었다.

피진정인은 조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지적을 하

면서 다소 화를 내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는 잘 지냈다고 생

각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느꼈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이 있

다. 다만, 진정인의 주장은 일부 과장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총무

실장에게 얘기해서 자르게 한다든지, 여자 친구 이야기를 하며 폭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총무실장님과는 보안팀에 관한 사항을 지위 체계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총무팀 소속 보안팀 직원이 전혀 다른 부서인 

간호부의 간호사를 그만두게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다.

4) 진정요지 라항(CCTV를 통한 근로감시)

CCTV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야간근무 시 응급실만 볼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응

급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근무자가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위치가 있고 가급적 해당위치에서 주위를 감시하며 상황

을 통제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위치를 이탈할 수는 있지

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탈 상황을 알려야 하고 위

치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응급실 보안업무 특성상 주변의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적으로 해당 근무자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전으로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

해 근무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무전으로 위치 파악은 하였

으나 진정인이 말하는 호출하여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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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요지

위원회는 본 진정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진정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C조 직

원 8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각각의 참고인들은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위

원회 조사에 응하게 된 동기,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근무기간, 구체적으로 본인

이 목격한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술하였다. 이 사

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참고인들 스스로 진술자 보호를 요청한 점

을 고려하여 참고인들 각각의 진술 내용은 대강만을 요약하였다.

1) □□□(보안팀 직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은 사실이다. 거의 노예처럼 부렸고 개

처럼 대하였다. 피진정인은 업무 이슈가 발생하건 잡무가 있건 모두 피해자에게 

지시했고, 인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주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퇴사자들도 다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것이고, 피진정인은 참

고인 1에게도 인격모독을 한 적이 있었다.

2) ◎◎◎(보안팀 직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2018. 8.

경 참고인 2는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3층에 앉아 있기에 평소 근무자들은 쉴 때 

3층에 있을 리가 없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때 피해자가 “조

장이 휴게실에 있어서 피해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3) ◇◇◇(보안팀 직원)

피진정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게 피해자에겐 적대심이 가득하

였다. 일이 끝난 후 모여서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말만 하면 “아는 척 하지 말라”하였

으며, 퇴근하면 다른 대원들은 다 보내고 피해자만 남으라 하여 폭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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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응급상황이나 다른 대원들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뛰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피진정인은 상황이 끝나면 피해자를 무전으로 불러 “직원들과 사람

들이 많은데 왜 뛰어다니냐. 너만 일하는 척 하냐”며 폭언을 하였다. 또한 근무 중에도 

응급실 문 앞쪽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주 지나가는데도 엄청난 폭언을 종종하였다. 

참고인 3은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폭언은 주로 소리치는 

것과 욕설을 함께 하는 것이었으며, 피진정인이 한 말 중 기억나는 말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씨발새끼 내가 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 먹어야 

하냐. 개새끼야 그냥 제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라”라는 식이었다.

4) ◐◐◐(보안팀 직원)

피진정인이 말버릇 상 ‘시발’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은 아니고 업무적 한풀이로 “시발 일 엄청 많네”와 같은 식이

었다. 다만, 참고인 4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찍어서 괴롭혔다는 사실’에 대하

여는 선배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은 사안이나 당사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아니다.

5) ◈◈◈(보안팀 직원)

피진정인이 웃자고 농담식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시발) …때문에 못해 

먹겠네”라는 말은 하였을 수도 있으나, 직접 참고인 5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참고인 5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느끼고 있다. 참고인 5가 괴

롭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기억이 적으나, 기억나는 사례로는 피해자가 30

분 정도 지각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따로 불러서 큰 소리로 지적하였다. 장소

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데 1층 본관 정문 회전문 옆 유리문이었다. 당시 대화내

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지적을 받으

면 참고인 5에게 욕을 먹었다는 등 피진정인의 언행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폭언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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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는 잦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은 주로 단 둘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며, 피해자를 자주 불러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마

감하고 종례시간에 매우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만 남기고 다 내보내고 나면,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대화가 끝난 후 피해자가 참고인 5에게 ‘욕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그 

안의 상황은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안직원들은 누구나 본인의 업무 태도가 CCTV에 찍히고 녹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장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6) ◨◨◨(보안팀 직원)

2018.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소란 사건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보는 개인의 

시각차가 있겠지만, 참고인 6이 느꼈을 때 긴급한 상황이었다. 참고인 6은 피진

정인으로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지시나 폭언을 들은 적은 없으며, 만

약 그랬다면 참고인 6부터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인 6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 욕설을 한 것을 들은 적은 없

으나 관련 상황을 목격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고객 응대나 보고 절차에서 종종 

실수를 하였는데, 그럴 때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불러내었

다.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다녀오면 분위기와 

표정만으로 폭언을 들었음을 예상할 수는 있을 정도이기는 했다. 사실 참고인 6

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이 야간에 CCTV를 보다가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라’와 같은 지적을

무전기로 종종 하였다. 다만, 지적의 방식이 폭언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7) ○○○(전임 보안팀장)

참고인 7은 용역업체 때부터 보안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각 조 조장들의 상

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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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 가항 조장의 폭언 및 협박과 관련하여, 참고인 7이 현장에 도착했

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보고 등을 통하여 막연하게 그 경

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참고인 7에게는 피해자가 부상당하였다는 사실 자체

가 중요하지 그 경위는 두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참고인이 알기로는 커터칼과 가위를 가지고 있던 환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데 환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들었다.

진정요지 나항 조장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하여, 2018. 8.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소란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

다. 참고인 7은 피진정인과 다른 직원들이 SNS(페이스북)을 확인해보라 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여자친구(간호사)와 기념일이라며 환자복을 착용하

고 병원 앞 식당에 가서 음식사진 및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SNS(페이스북)에 올

린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병원 보안직원으로 환자 안전 및 탈원을 예방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SNS(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참고인 7은 피진정인

에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위에서 말 나온다. 조장이니까 피진정인이 좋게 얘

기해서 지우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직원들의 걱정 어린 소

리를 듣기 싫어 피해자에게 흡연을 할 때에는 장례식장 및 비상구를 통하여 밖으

로 나가고,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기에 외출 자제를 전달하였다. 다만, 지인 및 

가족의 면회를 통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걱정하고 우려했던 관심이 

본인에게는 통제와 부당함으로 느껴진 듯하다. 다만, 이 모든 지시는 조장인 피

진정인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이 폭언을 하였는

지까지는 알지 못한다.

진정요지 다항 조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관련하여, 이는 참고인 7도 인지하

고 있었던 사실이다. 참고인 7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사실

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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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피해자가 부상당하기 전, 참고인 7은 피해자가 힘들어 한다는 말을 듣

고 피해자와 개인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참고인 7에게 피진정인에 

의한 괴롭힘 사례를 이야기하였고, 그 중에는 피진정인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서 있게만 했다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는 거의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참고인 7은 피진정인을 불러 ‘피해자를 못 살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니 

자리(조장)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주의를 준 적 있다.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유로 ‘그냥 이유 없이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이외에도 C조 조원들이 피진정인에 대한 탄원서를 쓴다는 등 이야기를 들은 적

도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

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병원의 자체조사 결과 등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경비직의 직위와 역할, 피진정인의 지위 등

피진정병원은 2018. xx. xx.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

라 시설경비(보안)를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등 

(주)○○○ 소속 직원들은 피진정병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8. xx. xx.부터 시설경비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018. xx. xx. 이후 전환된 피진정병원 시설경비직은 총무팀 소속으로, 4개 조

(A, B, C, 주간 조)로 편성하고, 모든 조를 총괄하는 반장(보안팀장)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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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에는 조장 1명(주간조는 조장 미배치)과 조원 8명으로 구성(총원 34명, 이

후 증원)되었다. 시설경비직은 순찰 및 현관, 안내데스크, 후문, 엘리베이터

(B1~3층) 홀, 응급의료센터 등에 배치되며, 3조 2교대(A, B, C조)와 주간조 1개

조로 운영하고 있다.

‘조장’이라는 직위는 업무 편성과 운영안에 모두 표기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업무분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실무적으로 각 조 조장들은 총무팀 관리

자들에 대한 보고와 지시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근무표 편성, 조원들의 휴가 

승인 등의 업무에서 사실상의 보고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본

인 스스로를 ‘관리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보안직원들도 조장을 ‘관리자’

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주)○○○ 소속 직원으로 피진정병원 시설경비직으로 근무하다

가 2018. xx. xx. 피진정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C조 조장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병원은 2019. 11. ‘시설보안 인권

침해 관련 조사보고’를 통해, 2019. 4.~8. 제기된 조장들의 폭언, 욕설, 인격모

독 관련 민원을 조사하고 피진정인의 폭언, 근무 중 방송청취, 근무태만에 대하

여 “업무 태만, 고압적 지시 등 보안직원들의 신뢰가 매우 낮음. 현재 근무형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조장으로서 역할 및 책임이 부족함.”으로 판단하고 조장

을 교체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자체조사 결과 및 신고내용

익명의 신고자는 2019. xx. xx.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병원 보안

파트 팀관리자들의 인권침해 및 부조리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위 민원은 접수되어 피진정병원으로 이첩되었다. 익명제보자의 14페이지

분량의 신고서에는 피진정인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약 7페이지 분량

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주로 2016. 11. 27.~2018. 3. 10. 피해자, ○○○ 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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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진정인의 폭언, 욕설들이 날짜와 시간, 발언이 짧게 기재(30가지 사례 

이상)되어 있다.

또한, ○○ 신문고에 시설보안직 조장들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과 관련한 민

원이 2019. 4.~8. 3차례 제기되었으며, 퇴사자 ○○○은 2019. 5. xx. 피진정

병원에 ”1. 직장내 괴롭힘(상습적 욕설, 인격모독, 회식강요 등), 2. 근무 교대간 

흡연시간 부여(비흡연자의 피해 심각), 3. 악의적인 근무지 배정, 4. 노조가입 만

류 및 부정적 내용 주입“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 ‘사직

원’을 제출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이상의 사정에 따라 경비직 조장들의 공금횡령, 폭언 및 욕설, 

부조리, 업무지원직 전환 후 운영상 문제점을 위주로 2019. 9. 11.~11. 5.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문답서, 총무과 파트장 ○○○의 면담일

지(C조 직원 2인)를 통하여, 피진정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일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자는 ”현재는 이러한 부조리한 행태는 현저히 개

선되었으나, 오히려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장악, 지도력 부족으로 조장 역할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다. 2018. 9. 27.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난동 사건 및 피해자의 부상 경위

1)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은 2018. 9. 26. 20:31경 자해를 

시도하였고, 보안요원 3명이 투입되어 위 환자 △△△을 결박하였으나, 환

자의 진료 거부로 자의퇴원 결정되었고, 환자는 병원 밖으로 이동되었다. 

같은 달 27. 13:00 지하 1층 편의점에서 칼과 가위를 절취 후 122병동 출

입문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진정

인, 피해자, 보안요원 1인(○○○)이 투입되었고, 환자에 대한 제압과정에

서 피해자는 오른손(검지, 중지, 약지)에 절상을 입었다. 이상의 경과가 기

재된 ‘122병동 퇴원환자 흉기난동 및 보안요원 가해 사고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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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피진정병원 총무팀)는 피해자의 부상 경위에 피진정인의 

과실이나 책임을 확인할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가 같은 날 작성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한 

목격자 자술서에는 피해자의 부상 경위에 대하여 “현장 122병동 도착시 

환자는 흉기 들고 왼쪽 팔 자해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대치 중이었습니다. 

대치 도중 환자가 담배를 피려고 하여 순간 빈틈이 보여 제압 도중 환자는 

난동을 심하게 부려 오른쪽 눈썹을 자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손 제

압 도중 환자가 난동을 심하게 부려 오른손 쪽 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였

고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제가 오른손으로 이동하여 완전히 제

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난동 사건으로 오른손 절상을 입고 피진정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부상 경위와 관련하여, 2018. 9.경 

조회시간에 다른 직원들에게 언급 자제를 요청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4)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

던 피진정병원 간호사와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원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점, 식사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였다는 점, 이를 확인한 피진정인 등이 참고인 7에게 보고하였다

는 점, 참고인 7의 지시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SNS(페이스북) 게시물

을 삭제할 것으로 요청하였다는 점, 이에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

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라. 2016. 7. ~ 2019. 7.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 관련

1) 피해자는 (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진정병원과 계약을 체결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7월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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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6.월 피진정병원에 제출한 사직원에는 이직으로 인하여 같은 해 7월

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진정인은 C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문제가 

있는 경우, 인수인계 과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다른 직원들과 따

로 불러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중 피진정인이 화를 내고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피진정인과의 개인 면담 이후 폭언 및 욕설을 들었음을 추정할만

한 호소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진정인과의 대면을 회피하기 위

한 근무자들의 휴식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참고인 7은 2018.경 피해자와 면담하여 

피진정인의 괴롭힘으로 인한 호소를 청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진정

인에게 구두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

마. 야간 근무 시 CCTV 근로감시

1) 피진정병원 CCTV 운영 기준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2019년)에 따르면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피진정병원 내 CCTV는 총 608대가 설치되어 

있다.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간은 주로 1층 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CCTV이다.

2) 보안직원들의 야간근무 시, 피진정인을 포함한 각 조 조장들은 주로 데스

크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확인하며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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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조장의 폭언 및 협박 등)

진정인과 피해자는 2018. 9. 27.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의 소란으로 피해자

가 부상을 입자, 그 부상 상황에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총무팀과 

경찰에 피진정인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상에 본인의 책임성을 느낀다고 진술하면서도 협박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다만, 피

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다른 직원과도 말을 맞추었다’는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대화

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그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다른 C조 조원들에게 말을 맞추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진정병원이 같은 날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의 소란 직후 작성한 상황보고

서나 다른 자료들에서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정신과병동 퇴원 환

자의 소란과 관련한 부당한 언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

할만한 증거자료 또는 증인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는 피진정인의 

책임과 관련한 피해자의 입장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조장의 부당한 지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가치 있는 활동만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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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

호를 의미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

폼을 통칭하며, 국내에서 1,300만명 이상 이용하는 페이스북은 대중적으로 이

용되는 SNS로 실명 기반의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페이스

북의 실명 기반 체계, 방대한 관계망, 뉴스피드(News feed) 기능을 통한 게시글

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특징은 SNS의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의 경계를 모호

하게 하는 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인의 SNS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헌

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7의 진술을 종합하면, 가족과의 면회제한과 관련한 사항

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입원 기간 중 흡연 시 비상구를 통

하여 밖으로 나갈 것, 늦은 시간까지의 외출을 자제할 것, 페이스북 게시물(여자

친구와의 식사 관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

진정인과 참고인 7은 의료진 및 병원장, 임직원 등이 지속적으로 면회방문을 하

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들이 부상을 당한 보안직원으로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자중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흡연 시 비상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갈 것, 늦은 시간까지의 외출을 자

제할 것과 같은 지시는 개인의 행동 반경과 형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시의 내용도 부당하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정당한 직무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게

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와 식당에

서 찍은 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보기 충분하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SNS(페이스북) 게시물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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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참고인 7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병원 내･외부

인들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이며, 피해자의 행동과 

위의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자의 행동과 SNS(페이스북) 사용을 통제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2018. 9. 27. 정신과병동 퇴원 환자 소란 사건으

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동안 흡연 시 비상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갈 것, 늦은 시

간까지의 외출을 자제할 것, 페이스북 게시물(여자친구와의 식사 관련)을 삭제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동반경과 사생활을 부당하게 제

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조장의 괴롭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

가기관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

다”고 응답하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자살을 고려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의 2017년 위 실태조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장 내 인간관계의 스

트레스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라는 식으로 간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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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지도하는 것은 업무내용의 일부

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

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

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2016. 7. ~ 2019. 7.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

안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퇴근 후 남으라고 지시하고 폭언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비속

어를 사용하며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

의 일부 내용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입장은 ‘과

거에는 폭언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고, 그 빈도도 잦지 않아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진정인의 욕설, 인격권 침해적 언행의 빈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①익명의 신고자가 2019. xx. xx.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욕설 사례는 약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30가지 이상이 발견

되는 점, ②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상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폭언을 당

한 사유는 ‘피해자가 지각을 한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기입

한 경우들이 잦아서’,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하게 뛰어다녔다는 이유로’ 등 복수이

며, 이 중 피해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 폭언을 당하

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참고인들 중 일부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사례들을 

목격하였는데, 이들 역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괴롭힌 사례가 잦았다고 진술하

는 점, ④참고인 1과 참고인 6은 본인도 피진정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는 점, ⑤피진정인 및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유난히 찍어서 괴롭힌다는 점은 직원들 사이에 폭넓게 인

지되었던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사였던 참고인 7도 인지하고 있었

다는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과장이나 부정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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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폭언, 욕설, 괴롭힘이 상습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

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근무한 2016. 7월~ 

2019. 7월의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따로 면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개새끼’, ‘씨발새끼’, ‘시발’과 같은 비속어를 

다수 사용하며 폭언, 욕설하며 피해자를 유난히 괴롭힌다고 다른 직원들이 느낄 

만큼 피해자에게 과도한 지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상급자로서 정당

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CCTV를 통한 근로감시 및 부당한 지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는, 개인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 12. 

27.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내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할 여지가 크므로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사업장 전자감시

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병원 CCTV 운영 기준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2019

년)은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하며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

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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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야간 근무 중 근무자들의 모습이 일부 녹화되는 영상을 상시적으

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근무자들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무전을 하기는 하지만 폭언은 아니었고, 일상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참고인 6은 피진정인이 야간에 CCTV를 보다

가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라’와 같은 지적을 무전기로 종종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으며, 참고인 5는 “경비직원들은 누구나 본인들의 업무 태도가 CCTV에 찍히고 녹

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장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며 피진정인은 아니지만 다른 조장에 의한 지적 사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진정병원 조장들의 CCTV 영상을 활용한 업무방식은 A, B, C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의 업무방식과 답변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역시 다른 조장들처럼 CCTV 영상을 통하여 직원들

의 자리 이석과 착석 등을 인지한 경우 무전기를 통하여 지적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지적방식이 폭언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야간 근무를 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조장은 공식 직위가 아니므로 CCTV 영상 열람 권한이 명시

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단순히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을 넘어서, 근무 중 자리이탈, 착석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전기를 통하여 지적하는데, 이와 같은 상시적인 감시 방법은 근무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모든 행동이 노출되어 언제라도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

해진 것으로 CCTV 설치 목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활용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의 CCTV 영상을 통한 상시적인 복무감시는 CCTV 설치 목

적과는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

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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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이상과 같이 진정요지 각각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

은 일상적, 상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언, 욕설, 모욕, 괴롭힘, CCTV 근로감

시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조장 직위에서 일반 조원으로 

역할이 변경되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행은 그 기간, 수위, 방법

을 볼 때 피해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직

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인권침해인 바, 국민○○공단 피진정병원장에게 피진정

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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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2020. 2. 17.자 결정 19진정0511100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

결정사항

○○대학교 총장에게, 피해자 1, 2, 3, 4의 인격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과학대학 교원들에

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피해

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더욱이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 할 것임.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1조(목적), 제1조의2(적용

범위), 제2조(성실의 의무), 제3조(품위유지의 의무)

진 정 인 ○○○(○○대학교 □□□부 선수)

피 해 자 1. △○○(○○대학교 □□□부 선수 1학년)

2. ▽○○(상동)

3. △△△(상동)

4. ▽▽▽(○○대학교 □□□부 선수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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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대학교 □□□학과 조교수)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피해자 1, 2, 3, 4의 인격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과학대학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9. 4. 12. □□□ 기초실기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 3에게 

“패럴림픽이나 나가라, 장애인이냐, 키가 작다.” 등의 비하 발언을 하였다.

나. 2019. 5.경, 전공실기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은 피해자 4에게 “약 먹을 시간

이 다 된 것 같다.” 등의 비하 발언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많은 학생들이 기초체력 훈련 시 장난스러운 행동을 해 특수체육수업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였고, 표적을 이용한 연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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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시 멀리 있는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하여서 “패럴림픽 나갈 거냐?”라고 농

담 삼아 말한 적 있다.

피해자 2가 외부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왔는데 많이 안타까웠다. 이에

수업시간에 피해자 2를 불러 이런 저런 동작을 해 보라고 한 후 “상대편 선수가 

키가 크니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상대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3에게 “장애인이냐”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4에게 “약 먹을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등의 발언과 관련하여 기억이 없다.

다. 참고인

1) ◎◎◎

유연성 훈련을 하는 피해자 1의 등을 피진정인이 누르면서 유연성이 안 좋다

는 식으로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 모아놨네. 올림픽보다 패럴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네.”라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2에게 “3등을 했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 3에게 시범을 하라 했고, 피해자 3이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피진정인이 피해자 3에게 “쟤 장애냐?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2) ◉◉◉

수업시간에 ▽▽을 차는 시범을 하였다. 피해자 4가 약간 힘이 없게 하자 피

진정인이 “쟤 약 먹을 시간 다 됐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4가 “무슨 약을 먹어

야 하나요?”라도 되물으니, 피진정인이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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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과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대학교 □□□학과 학생들이다. 2019년 당시 피해자 1, 

2, 3은 1학년, 피해자 4는 3학년이었다. 피진정인은 □□□학과 학과장이

자 조교수이며, 1학년 □□□ 기초실기 과목과 3학년 전공실기 과목을 강

의하였다.

나. 피해자 2는 2019. x. x. 제xx회 개인선수권대회 여자 xxkg 이하 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다. 같은 해 4. 12.(금) □□□ 기초실기 수업 중 유연성 훈련을 할 때, 피진정

인은 피해자 1의 등을 누르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

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으며 다른 학생들

을 향해 위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라. 같은 날 같은 수업에서, 피진정인은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피해자

2를 앞으로 불러 시범을 보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2에게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 밖에 안 될 것이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라고 발언하였다.

마. 같은 날 같은 수업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3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하였고, 

피해자 3이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쟤 장애인이냐?”라고 발언하였다.

바. 2019. 5. 일자불명 전공실기 수업 중, 피해자 4가 ▽▽을 힘없게 차자 피진

정인이 피해자 4에게 “쟤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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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12조제1항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

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일부 발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스스로 인정한 일부 발언에 대해 ‘농담이었다, 수업 지도 때

문이었다, 피해자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랬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로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

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피해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더욱이 여러 학생들이 참여

하는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

를 해치는 언행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소속 학교인 ○○대학교 ｢교직원복

무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해당 피진정인의 발언은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교수로서의 의무는 물론이고 소속 학교의 규정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련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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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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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88300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

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2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제1항에

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됨.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9조, 제39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중학교 교감)

2. ◇◇◇(△△△△중학교 야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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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

진정인 2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

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

라고 한다) 야구부원이다.

가. 2019. 10. 30. 피진정학교 교감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

○○(이하 ‘학생 1’이라고 한다)과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

았음에도 학생 1과의 악수와 포옹 등의 사과를 강요하였다.

나. 2019. 12. 24. 피진정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이하 ‘학생 2’라고 한다)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야구부 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세워둔 채 조사를 하고, 야구부원들에게 

‘피해자와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부적절하게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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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2019. 10. 28. ▽▽▽▽(실내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1이 

던진 공에 맞았다. 본인이 공을 맞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 학생 1이 “내가 안 

했다.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같은 달 30. 1층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

해 중재를 한 피진정인 1과 본인, 학생 1이 함께 얘기를 하였다. 당시 본인이 억

울하다고 생각한 것을 학생 1에게 얘기했고, 학생 1도 “(던지지 않았다고) 거짓

말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 

1이 억지로 학생 1을 안으라고 강요하였다.

2019. 12. 24. 2층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학생 2가 어깨를 치고 지나

갔다. 본인이 “왜 어깨를 치고 가냐?”고 물으니, 학생 2가 “어쩌라고.”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전체 야구부원(약 30명) 앞에 본인을 세워두고, 학생 2에게 “고의

로 (어깨를) 쳤냐?”고 물었고, 학생 2는 아니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본 사람 

있냐?”고 물었고, 일부 학생이 봤다고 했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하

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본인에게 “얘네들(야구부)하고 야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본인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못 그만둡니다.”라고 하였

다. 그 직후 피진정인 2는 야구부 2학년(피해자와 동급생) 8명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8명이 모두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은 야구부원 앞

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 창피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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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2019. 10. 28. ▽▽▽▽에서 학생 1이 던진 공에 피해자가 맞은 일이 발생하

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가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같은 

달 30. 점심시간 이후에 1층 회의실에서 본인이 사과를 중재하면서, 학생 1에게 

“고의든 아니든 공에 맞은 학생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니, 미안하다고 사과

를 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1학년 때부터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얘기를 했고 학생 1은 그에 대

해서도 거듭 사과하였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억울한 얘기를 하고난 후, 본인은 

“야구는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야구를 하다 보면 서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로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훈화를 했고 피해자와 학생 

1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았다.

이에 본인이 학생 1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으며 

학생 1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악수를 청하였다. 피해자는 분하다며 악수를 거부

하였고 본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니 받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

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본인은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너희는 야구인이고, 서로의 심장소리를 

느껴봐라. 너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한 번 안아봐라.”라고 했고, 피해

자와 학생 1 모두 어색해하고 쭈뼛거리기는 했으나 거부 없이 포옹하였다. 이후 

학생 1을 먼저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였다.

본인은 진정인이 요청한 학생 1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서로 화해하도록 중재한 것이었지 강제적으로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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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2

본인은 2019. 12. 24. 오후 4시경 학생부실에 있었는데, 진정인과 교장선생

님이 와서 피해자가 학생 2에게 어깨 밀침을 당했다고 하였다. 교장선생님은 본인

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본인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당시 운동장에 야구부원 약 20여명이 모여 있어서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학생 2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둘의 주장이 엇

갈렸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억울한 사정도 얘기를 하라고 했고, 피해

자는 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따돌린 것, 다른 학생의 어깨 밀침, 다른 학생의 성

추행’ 등에 대해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억울했던 사정에 대해 모두 말한 후, 본인은 피해자에게 “야구가 

개인 운동이 아니고 단체 운동이라 서로 힘을 맞춰야 되는데, 피해자는 이런 분

위기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 도저히 야구

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본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인 2학년 야구부

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니?”라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

들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를 들은 학생들이 서로 화해의 말을 하고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

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 이유는 원래 운동을 시작

할 때나 끝낼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인권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

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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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해자는 201x년(당시 중학교 1학년) ××중학교를 다니다 야구를 전문적

으로 배우기 위해 1년을 유급하여 201x년 3월 피진정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

(전학)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교감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에서 채용한 

야구부 감독이다. 피진정학교 야구부원은 2019년 기준 총 xx명이며, 당시 2학

년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x명이었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28.(월) 18:40경,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 1이 연습을 하

다 공을 던졌는데 해당 공을 받기로 한 학생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에 공이 

맞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가 그랬냐?”라고 

하자 학생 1이 “내가 안 했어. 병신아”라고 말했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야구부 

담당교사는 위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같은 달 30.(수) 10:30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고, 학생 1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13:25경, 피진정인 1은 1층 회의

실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사과를 중재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맞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을 부적절하니 피해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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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라고 하였고, 학생 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라고 하였고, 처

음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

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피진정인 1은 일어서서 마주보

고 안으면서 화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학생 1은 서로 포옹을 하였다.

위 사건 외에 학생 1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정인은 진정

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2019. 12. 5.(목) 제9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1에게 학교에서의 봉사(3일), 3시간의 특별교

육, 학생 1의 부모에게 3시간의 특별교육을 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화) 16시 경, 피해자는 2층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학생 2와 어

깨를 부딪쳤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장

은 피진정인 2에게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도 동의하였다.

같은 날 16:40경~17:00경 피진정인 2는 ▽▽▽▽(실내 체육관) 앞 운동장

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야구

부원 약 20여명 앞에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학생 2와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는 학생 2가 고의로 부딪혔다고 주장하였다. 야구부원 학생

들은 둘이 부딪힌 것을 보지 못했거나, 고의로 부딪힌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야구부원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라도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진

정인 2는 당시 2학년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

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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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 피해

학생이 고통을 당하는 일체의 행위로 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국가가 모

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

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제1항), 피해아동의 신체

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으며(제39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장(제3조제1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

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1)고 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2)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30. 13:25경, 피진정인 1 중재로 이뤄진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1의 사과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요구로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고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14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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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과와 화해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과에 대한 상호 동

의가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마련한 자리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마련된 것이고, 피해자나 학생 1은 물론 피진정인 1도 사건과 서로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진정인 1은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이 느끼는 일반적인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사과에 대한 상호 동

의도 충분히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만남은 진정인이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피진정

인 1이 그에 대응하여 마련한 자리인 점, 피진정인 1이 입회하여 각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는 등 적절히 상황을 조율하고 사과와 화해를 유도한 점 등 중재의 

과정 전반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갈등을 봉합

하고 훈육하려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리에서의 악수나 포옹을 하

라고 한 것도 사과의 강요보다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피

해자의 입장에서는 학생 1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

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1이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의 표현을 권유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2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운동부원들이 운동을 마칠 때 모여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인권교육 등을 하므로 해당 조사도 그 맥락이라고 판

단하여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조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

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

지 않으며, 학교폭력 조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고 안내하는 

위 가이드북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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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

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

히 2019. 10. 진정요지 가항의 사건 이후 야구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9. 12.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야구부에서 운동을 하

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따돌림 내지 소외감을 느

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

은 것은 피해자와 야구부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조사로 인해 피해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피해자가 그

대로 목격하고, 피진정인 2가 이에 대한 조율이나 상호 이해를 위한 부가적인 조

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

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질문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

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

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2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

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제1항에서 보호하는 피해자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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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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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2020. 7. 6.자 결정 19직권0001700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

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사항

【1】 대통령에게 체육계 인식패러다임 변혁,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

가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권고,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

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하고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

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되도록 조치할 것,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할 것 등을 권고,

【3】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

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할 것 등을 권고,

【4】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

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것,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

결정요지

2019년 4월 체육계 전반의 폭력･성폭력 사건 사례와 현상을 분석하고 실태에 상응

할 인권보호체계를 검토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권고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1조 ①, 제12조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1조의5, 제14조, 제33조, 제34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020.1.9.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의2, ｢학교체육진흥

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대한체육회 정

관 제2조, 재10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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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 제43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제8조,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33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조,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

정 제21조,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주 문

1. 대통령에게,

가.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문 체육인의 폭력 피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 대해 승패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승리, 성공, 국위 선양 등을

우선해온 편향된 인식에 근원이 있으므로, 행정수반으로서 체육계에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인식패러다임 변혁을 주요 국가적 책무로 하는 등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행복을 높이는 기

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고 이끌어 주길 권고합니다. 

나.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피

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처리가 현재 다양한 체육행정주체들이 운영 중

인 제도와 기구로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등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에서 고용하는 운동경기부지도자 및 선

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직무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이 

사항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 및 선수보호 의무와 관련한 내

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에 근거한 표준 가이드라인(채용계약서, 직장운

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등)을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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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는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 

가해자(직장 운동경기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폭력･성폭력 사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운

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적정한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

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교육부장관에게,

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선수와 체육

지도자 인권보호’와 관련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내용에 선수보호 의무를 포함하도록 할 것과 이에 근거한 표준 가이드

라인(채용계약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등)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도별 계획에 마련하여 학교운동부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도별 계획에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

안, 가해자(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

준을 제시하고, 위 내용이 대학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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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가. 회원(가맹)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의 징계처분을 전담하여 처리할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징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관계 전문기관이 

추천한 인권, 아동, 장애, 젠더 등 폭력･성폭력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폭력･성폭력 사건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아래와 같

이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민원 취하 또는 합의로 인한 사건종결, 수사 또는 재판으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

2)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3) 재심청구권 및 재심청구 시 징계효력 유지 대상 범위를 선수 이외 모든 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에 있어 정상 참작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정상 참작을 이유로 징계양형이 과도하게 경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가. 체육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체육인에게 신고의무 부여, 인권교육 과정 등에서의 신고절

차 안내 등 신고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각 기관(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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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

수의 채용, 체육단체 등록 절차 등에서 반영할 수 있는 법제 및 체계를 마

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학교 및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기관과 체육단체 간에 징계자 및 징계혐의자 

정보를 상호 통보토록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징계자 및 징계

혐의자의 체육관련 활동 정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체육계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조 체계

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오랜 기간 은폐되었던 빙상지도자의 상습적인 폭력･성폭력 사건이 폭로되

면서 체육계 전반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그동안 신고 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 진정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수직적 권력 관계 등 구조적 특성과 

함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

고,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들

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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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에 제기된 개별 진정사건만으로는 이러한 체육계 전반에 대

한 구조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육계 전반의 폭력･성폭력 사건 사례와 현

상을 분석하고 실태에 상응할 인권보호체계를 검토하고자 2019. 4. 5. 상임위

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는 체육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초･중･고), 대한(장애인)체육

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등의 체육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411개 기관

에 자료를 요청하여 34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와 관계 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1)

<표 1> 학교 및 직장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 지도자 현황(2019.10.기준)

구분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
체육회

총계
(A+B)

학교(A) 직장(B)

소계 초･중･고 대학 소계
자치
단체

체육
단체

공공
기관

군

운동

경기부(개)
10,547 9,530 8,698 832 1,017 692 234 61 30 -

선수(명) 82,768 76,283 66,513 9,770 6,485 4,328 1,498 415 244 13,598

지도자(명) 14,461 12,958 11,834 1,124 1,503 946 430 89 38 1,396

출처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1) 이하 통계자료는 기관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제출 미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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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권조사 대상기관 및 답변자료 제출현황

구분 총계

체육단체 등 관련 학교 및 직장 운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요청 411 1 150 1 17 203 39

자료제출 344 1 132 1 17 156 37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4. ~ 2019. 4.) 체육계 내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체육 관계기관의 시설 및 조직･인력 현황, 신고･상담･조사 절

차, 징계자 관리, 관련 정책 등 인권보호체계 전반을 조사하였고, 이외 체육 관련 

법령 및 각 기관의 규정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3. 기초사실

가.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활동

체육 관련 대표적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크게 전

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체육은 선수들이 학교나 직장(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운동경기부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생활체

육은 체육동호인조직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는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등 체육

진흥을 위한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체육회

역할을 하는 대한체육회는 지회 개념인 17개 시･도체육회를 비롯해 67개 종목

단체(정회원 61, 준회원 6)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17

개 시･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31개의 정가맹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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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는 각 기관･단체의 운동경기부나 체육동호인조직 등

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단

체(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장애인)체육회)나 각 종목단체(장애인선수의 

경우 가맹단체)에 선수 및 지도자로 등록해야 한다.

나.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육계의 구제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가 등록된 체육단체를 통한 

구제이며,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을 통한 구제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급 학교 단위에

서 처리되며, 이외의 사건들은 대부분 체육단체에서 처리된다.

1)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구제

대한체육회는 2017년 설치된 클린스포츠센터(2017. 11. ~ 2020. 12. 한시

기구)와 클린스포츠센터 내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 비리사건들과 함께 폭력･성폭

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폭력･성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중대하거나 긴급

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이 발생

한 지역의 단체(주로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로 이첩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의 경우 각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는 시･군･구체

육회와 시･도종목단체 등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 과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 출석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조사

가 완료되면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2)(이하 ‘스포츠공정위’라 

2)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에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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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양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스포츠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시･군･구체육회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결정한 1차 징계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가, 종목

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대한체육회가 1차 징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가 재심기관이 된다.

대한체육회의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크게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

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로 나눌 수 있는데,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다.

<표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영구제명

성추행 등 행위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성희롱 등 행위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체육회를 비롯한 시･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및 그 지회 등에 모두 설치되는 징계의결기구이다. 
스포츠공정위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법률가, 스포츠 관련 전공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 인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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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징계기준과 동일

2)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구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및 상담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권익보호상담실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가맹단체 대표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초조사 후 해당 사건을 가맹단체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각 가맹단체별로 설치된 법

제상벌위원회3)(이하 ‘법제상벌위’라 한다)에서 결정된다.

법제상벌위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 가능하며, 해당 가맹단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사 후 이

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표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기준과 동일하다.

3) 각급 학교(초･중･고)를 통한 구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사건의 처리 절차는 크게 가

해자가 학생인 경우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

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학교폭력 사건의 하나로 처리된다. 접수된 사

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교감을 총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

담교사로 이루어진 전담기구에 의해 실시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3) 법제상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
선수 출신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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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가 내려진다. 조치 내용은 교내 선도(서면사과, 학교

봉사), 외부기관 연계 선도(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환경 변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등 총 9가지이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이외 행

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사건도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직접 처리되

며, 징계여부는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소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학교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직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시･

도교육청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 의결을 하는 경

우가 있으며, 체육단체에서 각급 학교로 파견된 지도자는 그 소속 체육단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다.

학생선수와 달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징계기준 및 양

형 등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은 없으며,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 학교체육소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한 구제

직장운동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단위별로 각 기관의 ｢직장운동

부관리 지침｣ 또는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과 징계양형 관련한 구체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각 기관의 체육담당 부서의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가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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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각 기관의 감사실 또는 인사

위원회 등에서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결정한다.

이외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다.

5) 기타 권리구제 기관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자체 훈령인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5년부터 체육정책과에 스

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상담과 신고접수, 조사 등을 실시하나 직접 징계혐의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징계의결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 된 사건 중 직접 조사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이

첩한 사건은 체육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

점검 등을 한 후 종결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관계 기관

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체육단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범죄 혐의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구조적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계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 인권보호체계의 실질적

운영 문제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 관행화 된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은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계는 합숙 등을 통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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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4)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합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로 인해 체육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체육계 내부의 선후배 관계를 더욱 결속하고 내면화하며, 

대회 출전, 대표 선발, 선수들의 향후 진로 등에 있어 지도자의 영향력5)을 강화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도자는 선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이러한 비대칭적 권

한과 합숙 등 공동체 생활로 인한 종속은 비단 지도자와 선수 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 선배와 후배 선수 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등 인

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피해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관련 책임자는 이를 방조하기 쉽고, 성과 중

심적 문화로 인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를 오랜 기간 지켜 본 체육인들은 폭력･성폭

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체육계 내의 각 기관 및 단체를 신뢰하여 보호를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 96.1%의 학생선수가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생활에 있어 합숙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렵다(2019년 �스포츠분야 성폭력/
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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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Ⅲ. 직권조사 결과

1.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구제 체계 실태 및 문제점

가. 열악한 피해구제 담당 인력과 시설 등 (2019. 10. 현재)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단체의 별도 전담

부서 설치 여부, 상시 상담･조사 인력 현황, 상담･조사를 위한 별도 공간 설치

(상담실 또는 조사실) 및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각 기관별 구제기구 인력 및 시설 등 현황

기관 분류 전담 부서*

상시 인력**
신고･상담 
시설***

상근
여부

인력현황 설치
규정
충족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

- 상담･조사 2명, 행정 1명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 체육정책과 3명(과장 등) 제외

×

△

(공간 

미비)

체육

단체

대한

체육회

○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
- 상담･교육 5명(진천선수촌 1명)

- 조사･행정 2명
○ ○

시･도체육회
×

(기관별 상이)
×

- 상담･조사･행정 1~2명(비상근)

※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

△

(4개,

24%)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기관별 상이)
×

- 상담･조사･행정 1~2명(비상근)

※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

△

(4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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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분류 전담 부서*

상시 인력**
신고･상담 
시설***

상근
여부

인력현황 설치
규정
충족

체육

단체

대한

장애인체육회

○

(체육인지원센터,

권익보호상담실)

○

- 상담･교육･홍보 3명

※ 이천훈련원 안전･상담 3명

- 조사･행정 2명

○ ○

시･도장애인

체육회

/ 대한장애인

체육회가맹단체

×

(기관별 상이)
×

- 권익보호담당직원 1명

※ 실제는 미지정 기관 다수

- 시･도별 상담인력풀 위촉 활용

(17개시･도 114명)

× -

학교

/

직장

학교

(초･중･고)

×

(Wee클래스 활용)
×

- 학교폭력전담기구 4명(비상근)

※ 교감, 책임･보건･상담 교사
△ -

지방자치단체

(193개)

×

(문화체육과 등 

체육담당부서)

×
- 상담･조사･행정 1명

※ 직장체육담당자가 처리

△

(26개,

13%)

△

(14개,

7%)

공공기관

(37개)

×

(총무, 감사팀 및 

성희롱신고센터 등)

×

- 상담･조사･행정 1~2명

※ 성희롱 등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 등이 처리

△

(30개,

77%)

△

(20개,

51%)

* 전담부서 : 상담･신고･조사를 위한 독립된 상시 조직 설치 여부

** 상시인력 : 전담조직에서 상담, 조사, 행정,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시설설치 : 인터넷 및 전화,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 정도였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상시

인력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와 관련한 상시인력은 2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조사 이외에도 행정이나 상담･교육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스포츠 5대 비리 사건(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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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각 기관의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조사 외에 다른 행정업무 경험

자들로서 조사 전문성은 물론 인권침해 및 아동, 장애인, 성폭력 등의 사안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 체육단체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은 위와 같은 수준의 전담부서나 

상시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의 사무처나 감사실, 체육담당 

부서 등에서 업무담당자를 1~2명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등 더욱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2016. 12. 법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설치한 지방자치

단체는 13% 정도였고, 이 중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곳은 7%에 불과하

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이를 점검할 주체와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과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체육계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

대한체육회가 2016년(일반선수 1,253명 대상)과 2018년(일반선수 2,061명 

대상) 실시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선수 비율은 26.5%,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9%로, 선수 3~4명 중 1명이 

폭력과 성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서도 4~16%의 학생선수(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가 

폭력･성폭력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대학교 학생선수 4,924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9~33%의 학생선수(언어폭력 30.7%, 신체폭력 32.7%,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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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 폭력･성폭력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인인 실업팀 선수 

1,250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11~33%의 선수(언어폭력 33.9%, 신체폭력 

15.3%, 성폭력 11.4%)가 폭력･성폭력을 경험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각 체육단

체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신고 된 사건은 총 1,016건으로 연 평균 200여건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중 전체 63.7%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사건을 제외하면, 

연 평균 70여건 수준이었으며, 특히 직장운동부에서는 신고된 사건은 5년간 단 

14건(1.4%)에 그쳤다. 신고 사건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839건으로 83%의 비중

을 차지했으며, 성폭력 사건은 177건으로 17.4%였다.

<표 5>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황(2014~2019.4.)

총 계 문체부

체육 단체 장애인 
체육
단체

학교･직장

대한
체육회

시･도
체육회

종목
단체

학교
(초･중･고)

지자체
공공
기관

총계 1,016 44 128 46 170 21 647 11 3

폭력등 839(82.6%) 36 96 38 139 9 555 7 1

성폭력 177(17.4%) 8 32 8 31 12 92 4 2

위 실태조사 결과들과 학교 및 직장운동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8만여 명의 

선수 규모에 비추어 폭력･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폭력･성폭력의 가해자가 지도

자 또는 선배선수 등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운동부의 폐쇄성과 함께 권력관계

에서 오는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폭력･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는 상담과정을 거쳐 이루어지

는데, 최근 5년간(2014~2018년) 대한체육회의 평균 상담대비 신고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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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9.3%(상담 926건 중 신고 86건), 성폭력 11.6%(상담 215건 중 신고 25

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폭력 1.8%(상담 114건 중 신고 2건), 성폭력 

7.3%(상담 110건 중 신고 8건)에 그치고 있다.

다.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처리 실태

최근 5년간 체육계에서는 978건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처리되

었으며, 대부분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표 6>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처리 현황(2014~2019.4.)

기관 분류

처리(건)
경과
일수
(일)계

징계 등 미징계

징계
주의/
경고

무혐의
등*

취하/
합의

총  계 978**
569

(58.2%)

315

(32.2%)

55

(5.6%)

39

(4.0%)
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30 11 6 - 13 206

체육

단체

대한체육회 100 66 14 6 14 183

시･도체육회 (17개) 35 22 6 6 1 148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62개)
165 150 9 5 1 149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52개)
19 14 3 2 0 97

학교
･

직장

학교(초･중･고) 643 331 285 23 4 54

지방자치단체

(193개)
11 7 2 - 2 138

공공기관

(37개)
3 2 1 - 0 29

* 무혐의 등 : 무혐의 41건, 미징계, 조치결과 확인불가 등 14건

** 978건 : 단체 간 이첩 등 중복 사건을 제외한 총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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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주의･경고 처분만으로 종결된 사건이 32.2%에

이르렀고,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에 신고 된 사건들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자체기준인 180일을 넘

었으며, 특히 혐의 내용이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연계되는 경우에 

별도 조치 없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및 체육단체에서 처리된 349건

의 사건을 해당 기관의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처

리 과정에서 사건이 누락･축소･은폐되거나 하위 기관 이첩 후 민원 취하 또는 합

의로 종결된 경우, 징계의결기구에서 징계양형을 임의로 적용하여 관대하게 처

리한 경우 등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132건(37.8%)에 이르

렀고, 이와 별도로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이 1년 이상 지연처리 한 경우도 28건

(8%) 있었다. (별지 1 대표적인 부당처리 의심사례 참조)

1) 사건의 이첩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심화

체육계에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체육단체를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종목(가맹)단체 등 전국적 

관할을 갖는 제3의 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체육계 구조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된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각급 학교 및 직장을 제외하고 체육

단체에 신고･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은 관행적으로 하위기관으로 이첩되어 지역 

체육단체 단위에서 조사하여 처리되고 있고, 이러한 이첩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

에 따라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이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은 해당 종목단체

나 시･도체육회 등으로 이첩되고, 이 사건은 다시 시･도 종목단체나 시･군･구체

육회 등으로 이첩되어 결국 신고자가 속한 지역체육단체 단위에서 사건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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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신고 사건 30

건 중 18건만을 직접 조사하였고, 대한체육회는 100건 중 9건만 직접 조사하여 

직접조사 비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 이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조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종목의 특성과 신고 사안에 대

한 정보가 전혀 없는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해당 지역체육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건 이첩은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하

며, 상시 조사인력이 없는 지역체육단체들의 실체 처리 역량을 감안할 때 부실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조사 전문성 등 사건조사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기

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클린스포츠센터 등 상위기

관은 이첩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인력 및 관리･감독권의 한

계 등으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체육단체로의 사건 이첩은 민원 취하 또는 합의 등

으로 사건 자체가 무마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사실 등의 비밀보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점, 관대한 처분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육계

의 사건조사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2)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폭력･성폭력 사건에서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무엇

보다 중요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분리 보

호 조치, 가해자 직무정지, 신고 사실 비밀 보호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선언적 성격에 그

치고 있고, 대부분의 체육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조차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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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 사건이 발생된 현장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경우는 상

당히 드물었으며, 특히 지도자와 선수 관계인 경우 가해자인 지도자의 지도 활동

이 중지되면 피해자 외 다른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출전 제약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일상적 활

동이 지속되는 상황이 많았다.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관 입장

에서도 조사결과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다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실

제 사고발생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

으며, 신고 사건이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연계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사실 비밀보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

의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이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고내용이 관계자 및 가해자에게까지 알려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 취하와 합의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민원 취하 등 사건 종결

일반적으로 모든 민원과 신고사건들의 경우 민원인이나 피해자가 민원을 취

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체육계 또한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 폭력･성폭력 사건들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건 등은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어렵게 신고가 되더라도 신고사실이 가해자 등에게 알려져 민원이 취소되거나 

합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축소･은폐되는 경우도 있다.

체육계의 구조상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

로 같은 종목과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사건 당사자가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같은 종목 내에서 언제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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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원 취하 등의 이유만으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다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운동을 지

속하는 한 향후에도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체육단체의 징계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같이 범죄 행위자에 대해 형사상 처

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가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

키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단체 목적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을 묻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육계가 폭력･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를 체육 현장에서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관리와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둔

다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절차처럼 취하나 합의 등이 있다

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규정 제5조제3항제7호는 신고

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권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스포츠공정위 등 징계의결기구의 운영 및 관련 제도의 한계

1)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은 스포츠공정위규정, 법제상벌위규정 등을 통해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단체의 징계

위원회 구성 기준에는 인권(권익)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지역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는 <표 3>과 같은 엄격한 징계기준을 지키

지 않은 채 징계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해당 지역의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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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는 이유, 심지어 징계기준이 너무 엄격해 징계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이유, 징계규정 적용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간사의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재량을 

넘어선 임의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는 징계를 결정할 때 정상참작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폭력･성폭력과 관련한 징계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 놓고도 개별 징계위원

회에서 이를 얼마든지 형해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징계위원회가 모든 체육

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체육계 전반에 폭력･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신고를 해도 적절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켜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체육지도자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징계양형을 보면 경미한 

폭력･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가 가해자의 과도한 피해를 고려해 정해진 기준 이하로 온정주

의적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징계양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분화하여 규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를 징

계혐의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허용하고, 재심 기간에도 징계효력을 유지시키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선수’로 한정

하고 있는데, 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도자나 임직원을 선수와 구별하여 대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모든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징계기준의 불명확성

각급 학교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가 선수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와 기준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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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경우 그 절차와 징계기준이 구체적이

지 못한데다 해당 지도자의 신분(공무직, 계약직, 파견직)이나 소속(시･도교육

청이나 학교, 체육단체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장

운동부의 경우도 각 기관별로 조례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와 기준이 다

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에 의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는 그 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이나 소속기관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문

제임에도 주의･경고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선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체육활동이나 대회 참가 등 운동

부 활동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자 사후관리의 취약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및 체육단체들은 체육지도자 및 선수 

채용과 등록 시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여 부적절한 자가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 활

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폭력･성

폭력 인권침해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가 현장에 복귀하여 활동하는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체육계 폭력･성폭력 징계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 결여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및 체육단체들은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

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 중 대한체육회가 유일하

게 스포츠공정위규정을 통해 소속 회원단체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정보를 모

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조사결과 실제 등록률은 2018년 기

준 55%에 그치는 등 체육계의 징계정보 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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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과 체육단체 상호 간 징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나 선수가 체육단체에 지도자 및 선수로 등록할 때

해당 징계를 결격사유로 하여 등록을 제한할 방법이 없으며, 반대로 각 기관에서

도 체육단체의 징계정보를 이용해 채용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어렵다.

즉, 각급 학교나 직장 등에서 내린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를 체육단체에 통

보하거나 이를 통해 체육단체 차원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절차가 없으

므로, 학교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가 지역 또는 직장을 옮겨 체

육 현장에 복귀하고, 각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실질적인 체육 업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업무협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

에서 징계를 받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정보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

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2014년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징계사례 중 대한체육회에 통보된 건수는 총 643건 사례 중 126건에 그쳤으며, 

통보된 126건 중 대한체육회에서 실제 징계처분을 한 건도 10건에 불과해 관련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이유로 징계정보 자체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체육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정

보가 대한체육회 등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전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

인체육회의 징계 정보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2) 체육지도자 및 선수 채용자격 등에 영향이 없는 폭력･성폭력 징계전력

각 기관의 지도자 및 선수 채용 등과 관련한 요건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

해 행위 전력을 결격사유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

근 들어 각급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폭력･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나 징계전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82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막고자 채용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운영하

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체육단

체 등에 채용되는 지도자나 선수 등의 채용자격 요건에도 전반적으로 성폭력 등 

징계전력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사전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업무범

위, 재임용시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직무수행 실적과 운

동부 운영 성과만을 강조할 뿐 선수보호 의무 또는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 등과 

관련한 결격사유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국

민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각 기관의 운동부 운영 규정 등에 선수 보호 의무 및 폭력･성폭력 징

계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 연장 등의 평가 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요구된다.

2. 국가 및 체육단체 등의 선수･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정책과 인식

가. 선수･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각 기관은 체육계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그동안 선수 및 지도자들이 그 개선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인

권침해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

력이 부족했으며, 체육업무의 정책과 집행업무가 각 기관･단체 별로 흩어져 있

어 관련 정책이 통일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려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수립한 국민(학교)체육진흥과 관련한 정책들에

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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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

단체(교육감 포함) 차원에서 잘 실현되도록 관리하는데도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

본시책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

고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 또한 체육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에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부와의 관리감독 관계,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의 범위에 대학이 제외된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가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2019. 3.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 근절 대책과 2019. 9. 체육

시스템 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현재의 체계를 대부분 유지한 채 그 세부 규정이나 절차 등을 통해 개선을 하

겠다는 취지에 그쳐,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안의 대응과 보호체계에 대한 근본

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스포츠윤리센터’

국회에서도 2019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논의

가 있었으며, 그 결과 2020.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

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스

포츠윤리센터 설립,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징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스포츠윤리센터는 그동안 체육단체의 부실한 폭력･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별도의 상담･조사･피해지원･교육 등의 기능을 부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나,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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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으로 인한 불완전한 독립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건

의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계로부터 완전히 독

립적인 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

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6) 1차 권고(2019. 4. 19.)에서도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

해 대응체계는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로부터는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체육계의 한 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설치(개정안 

제18조의3 제6항)되는 것으로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등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한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

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존재하는 체육단체들의 조사기구(스포츠비

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체육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되는 것

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체육단체의 영향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6) 2019. 1. 25.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리 근절 대책
으로 체육분야 구조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
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이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교
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차관급으로, 민간위원은 체육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7차에 거친 권고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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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어려움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성격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폭력･성폭력 가해자를 

비롯해 각급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행

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단순히 특정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 관행과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에서 계속 주목했던 것은 기존 체육계 구

제 체계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인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업 구성(스포츠비리 조사, 인권침해 조사, 피해자지원, 교육, 실태조

사, 각종 사업 등)과 예상되는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비춰볼 때, 스포츠윤리센터가 

기존 체육계의 구제 체계보다 전문성 있게 인권침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

문이며, 더욱이 다양한 스포츠비리사건 중 하나로 폭력･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인권침해를 비롯해 아동, 장애인, 성폭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

춰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3) 구제절차의 복잡함과 조사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에 따른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고, 조사 결과를 문

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송부하여 각 체육단체가 최종 징계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구제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체육단체의 구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에서 보듯이 실효성 있는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인권침해와 차별(성희롱) 판단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

위원회에 동일･유사한 사건이 접수되어 스포츠윤리센터와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조사 및 판단에 대해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건 당사자들의 경우 중복 조사에 대한 피로감과 사건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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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계와 체육행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

체육계의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모든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이 갖는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은 여러 관련 정책과 보호제도, 규정 등에서 살펴볼 때, 인

권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권리보호 인식들은 실제 현

장에서, 승리지상주의, 경기성적위주 계약(직장운동경기부) 및 엘리트체육 중

심(학교체육)의 시스템과 관행으로 무시되거나 결여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보호 인식에 대한 무시와 결여된 인식 때문에 체육계가 수없

이 반복하여 개선하고 보완해온 보호체계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환경

에서 신뢰를 잃고 때론 문제를 증폭시키기까지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체육계에 스포츠 인권헌장을 발

표하며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혁

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7차례의 개혁 권고 중 2, 3, 4, 5차 권고 모두에서도 여

전히 확인되는 것은 체육계의 폭력과 여러 제도적 결함들의 근원이 결국 스포츠

에 대한 체육계의 국위선양 관점, 승리지상주의라는 견고한 패러다임이라는 사

실이다. 즉, 승리와 성취, 한계의 극복,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적 투혼 등이 당

연히 우선시되고 스포츠가 그런 가치 실현의 핵심적 기제로 발휘되는 것을 자랑

스럽게 수용해온 인식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보호의 

인식은 언제나 단순한 인식에만 머물 수밖에 없고 어떠한 보호제도와 체계를 작

동시킨다 해도 또 다시 불신과 폭력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3. 판단

직권조사를 통해 체육정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국가기

관에서부터 실제 체육현장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선수 및 지도자를 관리하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를 조사한 결과, 체육계

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 등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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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와 운영상 문제, 

승리지상주의나 국위 선양, 개인의 희생 등이라는 스포츠에 부여된 편향된 가치

가 상당한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각 기관과 선수 및 지도자가 등록되어 활동하

는 체육단체들은 체육현장에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

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 시설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의 구조적 특징과 맞물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신고율 자

체가 매우 낮았으며, 사건이 신고 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이첩 등 조사절차･징계

처리와 관련한 규정 및 잘못된 관행들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았다. 특히, 스포츠공정위로 대표되는 체육단체 징계의결기구들은 관련 규정

의 임의적용과 관대한 처분, 부실조사 등으로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폭력･성폭력 징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시

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체육지도자･선수 채용 등과 관련한 자격요건들이 세

밀하지 않은 점 등은 폭력･성폭력 관련 범죄자, 징계자 등이 다시 체육현장에 복

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비롯해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러한 체육계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나, 체육 진흥과 대회 지원 사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수 및 지도자 인권보호 

영역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관리･감독권이 행

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특히 사건 발생 시의 미온적 대처, 신고 창구 및 처리기관의 산만함과 

이로 인한 일관되지 못한 징계처리는 체육계 인권보호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확

대시켜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건이 은폐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83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들은 헌법과 ｢국민체육진

흥법｣, ｢학교체육진흥법｣, 각 체육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와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등 인

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관계 기관들의 폭력･성폭

력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피해자들의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

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볼 때, 미흡한 보호체계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적 구제조치를 시도하고, 체

육계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조치만으로는 향후에도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선수 등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어렵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예

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육계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신속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폭력･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은폐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조사과정에서도 세밀한 주의와 각 영역별 전문성

이 필요한 점 등 체육계의 다른 비리 사건들과는 구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

로,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인권보호체계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의 반복된 발생은 전반적인 보호체

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 원인으로 스포츠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

가 전제되거나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정 보호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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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수･체육지도자 등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1.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전담기구 설치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충분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갖

추지 못한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가 부실･불공

정하게 되거나 체육계 내부의 영향력이 사건 처리에 행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육계 내부의 구제체계 불신과 신고를 주저하

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상담과 조사업무를 전문 역량

을 갖춘 독립된 기구로 일원화하여 피해구제의 신뢰성과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의 독립성은 체육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전문성은 조사 역량과 함께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장애인, 

여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인권 전담기구로서 20여년에 걸쳐 

다양한 국내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왔고, 체육계로부터 완

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

권, 아동, 장애, 여성, 젠더 분야 등에 대한 조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위

원회는 국가기관이자 제도 개선 권고까지 가능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

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

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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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성폭력 징계혐의자 처리 관련

체육단체들은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사건들이 각 지역체육단체에 이첩 처리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규정 임의 적용, 과도한 정상참작, 온정주의적 처분, 사

건 축소･은폐, 비전문적 처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 관할에 관계없이 대한체육

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징계위원회를 별도

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징계위원회 위원 전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

족부, 교육부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권, 아동, 장애, 젠더 등 폭력･성폭력 

전문가를 추천 받아 구성하여 징계심의와 의결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단체 징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온정주의적 처분을 막기 위해 폭

력･성폭력 사건의 징계양형 결정 시 정상참작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현실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및 직장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징계 절차와 징계 양형 등이 다르거나,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폭력･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관된 처분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폭력･성폭력 인권침해

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대학 포함) 및 공공기관의 폭력･

성폭력 지도자･선수의 징계 절차와 징계 양형 등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일선 기관의 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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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폭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폭력･성폭력 사건에서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단체에서도 분리 조치와 가해자 직무정지, 신

고 내용 비밀보호 등을 규정화 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원 취하나 합의된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폭력･

성폭력 등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기관의 재심청구권을 모든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징계

효력이 피해자의 재심청구 시에도 정지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체육관계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인권교육 과정에 신고절차 의무

부여 등 다양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4. 폭력･성폭력 징계자 사후 관리 관련

현재 체육계 시스템은 폭력･성폭력 등 징계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가 현

장에 손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및 선수 자격 등과 관

련한 법령들을 개정하고, 각 기관들의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첫째,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자격, 재임용, 평가,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기준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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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 운영과 관련한 표준 가이드라인(채용자격, 

채용절차, 채용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징계정보 공유를 위해 우선 각 기관･단체 별로 그동안 발생된 폭력･성

폭력 관련 징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징계 정보 공유 및 활용 등

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직장운동부 내 선수･지도자가 폭력･성폭력 등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체육단체도 

동일하게 징계자 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 학교 및 직장운동부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징계자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단체의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의 채용절차 및 체육단체 등록 

시 체육계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공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되, 징계정보 수집 및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의 체육계 선수･지도자 보호 정책 활성화

국가적으로도 체육계의 반복적인 폭력･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의 선수･지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 관계 법령에 ‘선수･지도자 보호’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민체육진흥계획 및 학교체육진흥계획에서 선수･지도자 보호 정책 확대 및 일

선기관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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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육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의 징계 처리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다 통일적이고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혁 노력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위에서 언급된 모든 실천적 개선의 

조치와 방안, 정책의 방향은 그 배경과 전제가 되는 체육인들은 물론 사회에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변화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피해를 

막는데 여전한 한계를 가진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전문체

육인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건강 유지와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행정의 최고의사결정자인 행정수반이 스포츠에 대한 국

가차원의 인식 전환을 중요한 우선순위의 국가적 책무로 두고 동원할 수 있는 모

든 조치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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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조현욱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위원 서미화   위원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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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7. 22.자 결정 20진정0359200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기를 권고

결정요지

위원회에 상정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형해화 하는 행위이며 공무

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피진정인들의 2020. 5. 11. 및 같은 달 18.~29.에 걸친 일련의 행위는 진정인의 진

정권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 동기나 수단 등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함이 상당하고,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진 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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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1. ○○○

2.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기를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9. 10.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9진

정0781300, 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이 인용 의견으로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7차, 2020. 5. 

15.)에 상정되자, 피진정인들은 2020. 5. 11. 진정인을 불러 진정취하서 작성을 

강요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 확인’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고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강요와 

진정인의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는 발언 등에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들의 요구

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진정인들과 면담을 종료한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대

전인권사무소(이하 ‘대전인권사무소’라고 한다)에 ‘○○교도소에서 보낸 취하

서는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확인서는 허위 문서임’을 알리는 서신

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관련 진정이 계속 진행되자 진정인에 대하여 거

듭된 검방(3회), 조사수용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수 회 진정인을 회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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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추궁하였으며, 허위진술을 강

요하는 등 괴롭혔다. 진정인은 수용자의 진정성 있는 진정제기가 공권력에 의해 

조작, 무력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교도소 교도관)

피진정인 1은 업무 중 진정인을 몇 번 대면한 적이 있으며, 2019. 9. 11.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원인이 되는 진정인의 폭행 혐의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위 사건조사 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법령 또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고 

피진정인 1의 신변과는 관련이 없어 인권업무 담당자에게 원칙적인 답변들을 

제출해왔다.

피진정인 1은 2020. 5. 11. 참고인 1로부터 인권위가 발송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전달받았다. 마침 진정인이 같은 달 8. 훈계처분 후 배방 문제로 면

담을 요청한 것이 기억나서, 같은 달 11. 겸사겸사 진정인과 면담하게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2020. 5. 11. 진정인과 면담 중 배방 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하

다가, 피진정인 1이 인권위 공문을 보면서 “야 이거.. 나를 진정하고.. 우리는 보

통 시스템적으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냐. 구두로만 하지 서면으로는 안하지

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부장님(피진정인 1) 건인지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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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하해야죠”라고 이야기하였고 스스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취하서 내용을 보고 문구가 이상해서 진정인에게 이야기

를 하였는데, 이에 진정인이 또 다시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2019. 9. 11. 당시 진정인의 폭행 혐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

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0. 5. 

11. 조사실에서 진정인 동의 하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사건 기록철에 간인하였다.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참고인 1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

차, 2020. 5. 28.) 회의에 출석하여 처음 겪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실

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당시에는 진정인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피진정인 1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강요 또는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기

관이나 법무부도 이 사건 문서의 허위 작성 및 피진정인 1의 허위 진술에 관여하

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교도소 교도관)

피진정인 2는 ○○교도소 조사계 업무를 하면서 과거 이미 다른 건으로 진정

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과는 편하게 면담을 하는 관계였다. 피진정인 2

는 늦은 나이에 교도관이 되어 수용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곤 했고 조사

업무를 하면서도 민원, 소송, 진정의 상대방이 된 적도 없어 업무를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해왔다.

피진정인 2는 2020. 5. 11. 오전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인용안

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게 되어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처음부터 진

정사건을 취하시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배방문제로 회유하



2020. 7. 22.자 결정 20진정0359200
1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제2편  침해구제분야 843

려던 의도도 없었으며, 단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것이었다. 당시 면담 과정

에서 진정인이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며 취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이 

취하서를 작성할 때 피진정인 1은 사건 기록철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나갔

었고, 피진정인 2가 자리에 있었으나 어떠한 회유, 협박, 강요도 없었다.

취하서 내용을 보고 담당자였던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이야기하였고, 피진

정인 2는 막연하게 사후 확인서 개념으로 문서를 더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

기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원본 기록철에 간인하였다. 피진정

인 2는 “간인 왜 찍었냐. 찍으면 안되는데!”라고 말하였으나, 이미 진정인이 간

인을 하고 난 뒤였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데리고 다용도실 밖 사무실로 

나왔는데, 그 때서야 이 사건 확인서의 날짜가 2019. 9. 11.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분해서 “이거 간인 찍으면, 하나의 일체인데.. 이렇게 되면 뭣 된

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대화 내용을 다용도실에 

있던 진정인이 들은 듯하고,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하여 피진정인들을 모함

하는 것 같다.

이 사건 확인서가 찜찜하기는 하였지만, 진정인이 스스로 “인권위에 내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계속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인권위를 고

소할거다”라고 강하게 말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며칠 뒤 진정

인이 인권위에 피진정인들에 의한 회유, 협박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을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결코 회유나 괴롭힘 등을 하

지 않았다. 다만, 어리석게 수용자의 말만 믿고 진정인을 여러 번 면담했던 부분

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임을 시인한다.

다. 참고인

1) 교위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1은 2020. 1.부터 ○○교도소 인권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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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정보공개 건으로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안들을 자세

히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집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수용자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인 1은 2020. 5. 8. 오후에 인권위로부터 이 사건 관련 진정 사건과 관

련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받고, 같은 달 11. 피진정인들과 이야기한 사

실이 있다. 처음에는 피진정기관이 규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을 하고

혼자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고 했고, 피진정인 1에게는 혹시 담당

부서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참고인 1이 돌아간 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면담하였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가, 피진정인

1이 참고인 1에게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알게 되었다. 진정

취하서에는 확인자란이 공란이었고, 만약 참고인 1이 진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여 제출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의료과 진료 중인 진정인을 만나 진정

취하서를 쓴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참고인 1이 입회인으로 서명했다. 당시 진정

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형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참고인 1이 진정취하서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들에 황당

하기도 했고, 이 사건 확인서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갑자기 등장한 문서라 “확인

서가 어디서 나왔냐”고 피진정인 1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피진정인 1은 사건철

에 있었는데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피진정인 1의 말이 의심도 되었

지만, 정보공개업무를 하다보면 서류가 섞이는 경우도 있고 동료직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참고인 1은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

를 보안과장과 소장에게 대면보고 하고, FAX로 대전인권사무소에 발송하였다.

참고인 1은 ○○교도소 인권업무 담당자로 보통 진정인의 진정취하서가 제

출되면 진정사건은 각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전인권사무소 담당조사관으

로부터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이 재상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

각하면서도 ‘해당 건은 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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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는 다르게 진행되나 보다’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또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2020. 5. 11.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경 인권위로 서신을 보낸 것

을 알고 서신을 보낸 이유가 찜찜하여 피진정인들에게 ‘회유, 협박 등 문제가 있

을만한 사정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신에 뭔가 내

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고, 이 사건 확인서의 진위도 의심이 되기도 했는

데, 이러한 사정들을 다 연결해서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이며 진정인이 협박, 강

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2) 교위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2는 2019. 7.부터 조사계 서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직접 조

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많이 배우는 입장이다. 2020. 5. 

11. 당시에는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

기는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평소

에도 조사를 위하여 자주 오던 수용자여서, 2020. 5. 11. 조사계 사무실로 왔을 

때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보고나니 참고인 2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당시 참고인 2는 업무를 하느라 그 날 무슨 일

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확인서를 두고 ‘작성하

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말하였던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그것이 2020. 5. 11. 

당일인지 그 이후인지 확실하지 않다. 참고인 2는 조사계 업무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참고인 2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바빠 특별히 관

심이 있지도 않았다.

참고인 2는 2020. 5. 28. 피진정인 2와 함께 진정인을 만나러 수용거실로 

간 사실이 있다. 당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이가(피진정인 1)가 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인권위에서 허위, 강요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는 점 관련)는 식으로 물어봤고, 진정인은 “왜 본인을 믿지 못하냐. 그런 적 없다”는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4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식으로 답변하였다. 참고인 2는 대화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나중에 피진정인 2에

게 “진정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3) 교감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3은 2019. 7. 29.부터 ○○교도소 조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

사계는 서무 담당, 조사관 3명, 조사계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인 3은 조사관

들이 조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 업무 특성상 어려

운 일이 많아 조사계는 기피부서이며 참고인 3의 경우도 조사업무 실무 경험이 

없다. 진정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사리분별이 온전하지 않아 보였는

데, 최근에는 약을 끊고 괜찮아보였던 수용자이다. 다만, 참고인 3이 진정인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

참고인 3은 2020. 5. 11. 치과 진료로 병원에 갔다가 늦게 사무실에 들어왔

는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참고인 3에게 인사

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참고인 3은 피진정인들과 진정인 등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작성된 문서가 허위인지 전혀 몰랐으며, 사무실 내

에서 거리가 있어 대화 내용을 듣지도 못하였다. 만약 참고인 3이 그 내용을 알

았다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인 3은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2020. 6. 1. 보고

받았다. 확인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문서인데 피진정인들이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 다만, 참고인 3이 보고받기로는 진정인에 대한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진정인이 능동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교감 ○○○(○○지방교정청)

참고인 4는 ○○지방교정청에서 송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변

호사 자격이 있다. 참고인 4는 주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각 교정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시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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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다만, 이 업무는 교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하며, 인권위 진정

과 관련한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인 4는 2020. 5. 23. 또는 같은 달 24.경 ○○교도소의 요청으로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상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교정청에서는 이 사건 관련 진정의

문제제기(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만약 인

권위에서 제도개선 결정을 한다면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였을 뿐, 피진정인들은 인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참고인 4는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심의에 참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갔는데, 다른 일행들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하였

다. 참고인 4는 쟁점 검토를 하면서 애초에 2019. 9. 11. 조사는 폭행사건에 대

한 조사로 생각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였다는 문서가 있어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여 일행들의 의논 시에는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참고인 4는 송무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양식의 문서를 종종 본 기억이 있으며, 피진정인 1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것

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소위가 끝나고 나서 교정본부 담당 사무관과의 

대화에서, 당시까지도 참고인 4는 이 사건 확인서가 2019. 9. 11. 당시에 작성

되었다고 믿었기에 참고인 4는 “이 건은 진정인을 무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

하였다.

참고인 4가 최대한 피진정인들을 위한 주장을 하자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

성 주체는 진정인이며, 따라서 확인서 작성 시점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진정인이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양식을 출력해주면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과 

진정인의 문서 작성 이후에 원본 기록과 간인한 것, 이를 인권위에 제출하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참고인 4는 피진정인 

1이 업무를 완벽히 하려다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 진정인의 기

만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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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도소 수용자)

참고인 5는 2020. 5. 14. 5하 5실에 수용되었고, 다음날 진정인이 같은 거실

로 와서 약 10일가량 함께 생활하였다. 참고인 5는 진정인과 다투고 피진정기관

에 신고한 상태로 진정인에게는 매우 감정이 좋지 않고, 진정인을 신뢰할 수 없

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수용거실 내에서 “관하고 인권문제로 싸워서 

조사수용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수용거실 내의 규칙들인 잠자리, 식기세척 당

번 등을 어겼다. 참고인 5는 진정인을 이해하고 잘 지내보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본인의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어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을 주고 부려먹거

나, 지급한 약을 물에 빠뜨리거나, 동료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크

게 다투었다.

조사과 직원 2인은 2020. 5. 28. 진정인과 상당히 긴 시간 상담하였다. 무슨 

대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위기 상 강압적이었다기 보다는 교도관들이 아쉬워

하며 부탁하는 입장으로 보였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곧 

인권위 조사가 나오니 직원들이 밥도 못 먹게 했다고 해라. 손해배상을 받아서 

돈을 나눠쓰자”라고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그 외에도 위원회 조사와 관련하

여 몇몇 수용자에게 특정한 진술들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정인은 몇 번 연출되어서 다녀오더니 “교도관이 인권위 진정을 취하시

켜달라고 했다. 거부하다가 서명을 해 주었는데, 이 바보들이 서류가 앞뒤가 다

른데도 모른다. 방에 들어와서 바로 인권위에 편지를 썼다2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6) ○○○(○○교도소 수용자)

참고인 6은 진정인과 많은 시간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로, 본 진정

사건 당시에도 같은 거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도관 1인이 2020. 5. 28. 진정

인과 면담하며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른다.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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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은 2020. 5.말을 전후로 진정인을 자주 연출하여 갔는데, 진정인은 참고인 

6에게 운동장에서 “인권위 진정 때문에 불려다니는 거다. 갈 때마다 20분, 30

분, 1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힘들다. 나를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참고인 6이 보기에는 피진정인 2가 스스로를 진

정인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고 교도관과 수용자

의 관계는 그럴 수 없으며 진정인도 앞에서만 맞장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수

용자는 조사계 사무실로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보통 진정인은 교도관들과 이

야기 할 때 적당히 동조해주고 “내일 얘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 및 면담조사 시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

서 및 면담조사 진술, 2020. 5. 18.을 전후한 ○○교도소 CCTV 영상자료 및 녹

음파일 등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조

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지위 및 이 사건 관련 진정 진행 과정

1)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수형자이며, 법무부가 위원회의 긴급

구제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2020. 6. 8.자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피

진정인들은 ○○교도소 교도관들로 이 사건 관련 진정 당시 특별사법경찰

관으로서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징벌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관련 진정 제기 이전에도 진정인과 수차례 면담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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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인은 2019. 9. 6.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수용되었고, 피

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폭행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다. 진정인은 위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미고지에 의한 방

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인권사무

소는 같은 해 10. 8. 위 진정을 접수하여 2020. 5. 8.까지 조사하였다.

3) 대전인권사무소는 2020. 5. 8.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0년 제7차, 2020. 5. 15.)에 인용 의견으로 상정 요청하였고, ○○교

도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시

행하였다.

나. 2020. 5. 11.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의 면담 경위

1) 진정인은 2020. 4. 26. 조사수용된 후 훈계 처리되어 같은 해 5. 6. 3하7실

로 거실지정 되기 전,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피진정인 2에게 배방문

제와 관련하여 고충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달 8. 3수용

동 하층 근무자 교위 ○○○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피진정인 

2와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위 ○○○는 피진정인 2에게 진정

인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2) 참고인 1은 ○○교도소 인권업무 담당자로서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7차, 2020. 5. 15.)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수신하고 2020. 5. 11. 

담당자였던 피진정인들에게 추가 의견을 문의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9:49경 보안과 사무실 내부 다용도실(CCTV 미설치)에서 약 30분간

(09:49~10:20)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면담에서 △피진정

인들은 진정인과 거실문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고, △피진정인 1은 진

정인에게 위원회 의견진술공문을 언급하였으며, △진정취하서가 작성된 

후,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2019. 9. 1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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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철 원본에 날인되었다.

3) 2020. 5. 11. 보안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에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보안과 내 다용도실(CCTV 미녹화 위치)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 1이 

수차례 다용도실을 나왔다가 들어가거나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

는 모습, 피진정인 1이 문서철(2019. 9. 11. 조사 관련 사건기록철로 추

정)을 가지고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 1이 서류 및 인주를 들

고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2가 진정인을 다용도

실 안에 있게 하고 밖으로 나와 손가락질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4)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에는, ‘진정인의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진

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진정사건 당시(2019. 9월경) 고지 받았음에도

오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철을 확인하여보니 

오해가 해소되어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는 2019. 9. 11.의 날짜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다는 내용과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진정인의 서명

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취하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 진정인의 서신 발송 등

1) ○○교도소는 2020. 5. 11. 대전인권사무소에 FAX를 통해 진정인의 진정

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은 대전인권사무

소에 ‘○○교도소에서 보낸 취하서는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확인서는 허위 문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하였다.

2)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7차, 2020. 5. 15.)는 ○○교도소를 통하여

접수한 진정인의 진정취하서와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을 보고받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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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위하여 사건을 재상정(재조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전인권

사무소 담당조사관은 2020. 5. 19.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의 진위 여부, 진정

계속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진정인은 방문한 조사관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취하 의사가 없음과 진

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강요로 허위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에 

재상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에 따른 의견진술기회 행사를 

위하여, 법무부와 ○○교도소 소속 5인(교정본부 교정관 ○○○, 교정본부 

교감 ○○○, 참고인 1, 참고인 4, 피진정인 1)은 2020. 5. 28. 위 심의에 

참석하여 진정사건의 사실관계와 기관의 입장을 진술하였다.

4) 구체적으로, 교정본부 교정관 ○○○은 침해구제제2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에서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1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고지하였고 

진정인이 자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

다”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들의 진정

취하서의 자의 작성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수차례 확인 질

문에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확인서가 2019. 9. 11. 작성되었으며, 진정인

과의 상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보여주자 진정인이 자의

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20. 5. 8.~29. 피진정인들의 진정인 접촉 경위

1) 피진정인들은 2020. 5. 11. 09:49경 보안과 사무실 내부 다용도실(CCTV

미설치)에서 약 30분간(09:49~10:20) 진정인을 면담하였고, 당시 진정

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20. 5. 18. 5수용동 하층 담당근무자실에서 상담하고 있

던 진정인과 약 5분가량 상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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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진정인 1은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심의가 

종료된 후, 피진정인 2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의한 강요, 

협박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저녁식사 시간

을 전후하여, 진정인을 찾아가 거실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참고인 2와 함께 1회 더 진정인의 거실로 찾아가 약 

10여 분간 진정인과 대화하였다.

4)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은 2020. 5. 29. 09:17경부터 보안과 사무실 내 

CCTV가 비추지 않는 다용도실로 문을 닫고 입실하여 약 22분간 면담하

였고, 다시 다용도실을 나와(09:39) 보안과 사무실 내 테이블에서 약 12

분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위 보안과 사무실에서의 면담 내용을 

TRS를 통하여 녹음하였는데, 이를 통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진정

취하서는) 본인이 먼저 쓴 것이다. 인권위 진정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

다. 피진정인들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확인된다.

마. ○○교도소의 진정인에 대한 거실검사, 거실이동, 조사수용 등

1) 법무부 보안과는 2020. 2. 27. 전언통신문을 통하여 각 교정시설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실검사 등을 최소화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교도소는 2020. 4. 1.~6. 8. 전체 수용동에 대하여 1회 거실검사를 

실시하였다.

2) 진정인은 2020. 5. 6. 3하 7실로 거실변경 되었으며, 2020. 5. 15. 수용팀의

요청으로 5하 5실로 거실변경 되었다.

3)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참고인 5는 2020. 6. 3. 진정인에게 모

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교도소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건 처리과정

에서 진정인이 인권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 바보들(피진정인들) 서류 앞, 

뒤가 다른데 모른다. 내가 다 찍어줬다. 이거를 강압적인거라고 하면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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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들) 무조건 징계다.”라며 본인(진정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위 

신고내용을 포함한 관규위반 혐의로 2020. 6. 3. 조사수용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의 부당성

1)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한다면

서도 2019. 9. 11.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구두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

력권 대강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러나, △선행사건인 이 사

건 관련 진정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피진정기관은 형사 절차가 아닌 

징벌 조사 중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 규정

에 따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2020. 5. 29. 진정인과 피진정인

들의 면담 녹음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내가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보통 조사할 때 시스템적으로 고지하지 않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진정

인 1의 발언내용(“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조사라는 내용일 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완전히 포함

하고 있지 않으며,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2019. 9. 11.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진술거부

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이 실체적인 사실과 다르고, 작성 시점이 2020. 

5. 11.임에도 문서의 날짜가 2019. 9. 11.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2019. 9. 작성된 원본 사건철에 간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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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으로써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처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이 사

건 관련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침해구제제2

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문서에 기재된 날짜(2019. 9. 11.)에 

작성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였다.

3) 이처럼 위원회에 상정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위원회에 증거자료

로 제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형해화 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진정인들이 2020. 5. 11. 면담 중 진정인을 협박, 강요하였는지 여부

1) 진정인은 2020. 5. 11. 면담 중 피진정인들이 “취하 안 하면 쓰레기다.”, 

“보안과장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출소까지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사

람 일이 어떻게 될 지 어떻게 아느냐.”며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피진정인 1이 

먼저 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주장하

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스스로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2) 2020. 5. 11. 면담은 당사자들 이외의 목격자나 달리 대화 녹음을 찾을 수 

없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2와 3은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전

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살펴보면, △진정취하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

성하기 전에 작성되었음에도, 진정취하서에는 ‘사건 조사 기록을 열람한 

결과 (조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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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존재하지 않던 

이 사건 확인서를 뒤늦게 작성한 이유가 수용자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는 

피진정인들의 소명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진정취하 사유로 진정인

의 정신병력을 거론하며 ‘기억의 착오’라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

정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2020. 5. 

11. 면담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진정취하서를 써달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 표현하거나, ‘교도관들과의 면담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은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순수

하게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기는 사항이다.

4) 반면, 피진정인 1이 2020. 5. 29.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을 녹음한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들이 일부 확인된다. 교도관

과 수용자라는 당사자들의 지위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본인의 발

언이 녹음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일부 발언만으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한 증거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이 일반적이나, 본 면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발언에 단순하게 반

응하거나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피진

정인들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

를 보이며, 오히려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

5) 결국, 2020. 5. 11.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만한 직접 증거는 찾을 수 

없는 가운데, 당시 상황과 관련한 정황증거들이 상충하며, 같은 달 29. 녹음

자료의 당사자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한 언어

적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협박,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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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그러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협박, 강요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

도,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대면 필요성이 적은 수용자를 이 사건 관련 진정

이 인용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거실 관

련 사항과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의 상정 사항을 먼저 언급하였으며, 진정

인이 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대한 별

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우선, 2020. 5. 11. 면담 과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인용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진정인이 그 이

전에 거실지정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한 점을 이용하여 진

정인을 불러 먼저 거실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굳이 피진정인들이 업무상 진정

인을 대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쟁점이 당

사자들의 화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위 일시에 진정인을 불러 면담한 행위는 목적을 가진 부적절한 회유 행위

로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2020. 5. 18.~29. 수차례의 면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면담한 목적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한 바, 이는 수용자인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추궁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부

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의 성격과 언행을 강조하며, 괴

롭힐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의 개성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진정 제기 이전에 이미 동

료 수용자에게 면담이 괴롭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피진

정인들에 의한 수차례 면담이 진정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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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이로 인하여 위원회 진정의 계속 유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특히, 위원회 진정의 제기와 취하는 진정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2020. 5. 15.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재상정되었다는 점은 진정인이 위원회

에 진정사건 취하를 번복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시사하

는 정보이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이후 위원회

에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참고인 1이 피진정인

들에게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에 회유, 협박과 관련한 주장이 포함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

은 충분히 진정인이 위원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2020. 5. 18.~29. 진정인을 반복적으로 

면담하고 위원회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것은 피진정인들의 주관적인 인식

과는 별개로 결국 진정인과 위원회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진정인

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2020. 5. 11. 및 같은 달 18.~29.에 걸친 일

련의 행위는 진정인의 진정권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

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 동기나 수단 

등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권

고함이 상당하고,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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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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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8. 13.자 결정 19진정0728300 등 15건 병합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제한]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도서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용자 우송･

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도서는 형집행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에 반입이 가능한 극히 제한된 

품목 중 하나로, 이는 인간의 삶에서 도서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는 입법자

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정기관 내 도서반입 제한은 필요 최소한

으로 그쳐야 함.

결국, 교정기관 내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합리화 방

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지키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법규에서 정한 원칙과 예

외를 반대로 적용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이므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2헌마549 결정, 헌법재판소 1991. 5. 13.자 90헌

마133 결정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2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제2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

35조,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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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별지 2 기재와 같음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구치소장 등

주 문

1. 별지 2 기재의 연번 6~15 진정은 각하합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도서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용자 우

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9. 11. 11.부터 외부 반입 도서를 통해 들어오는 부정물품의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이하 ‘이 사건 합

리화 방안’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외부 도서의 반입을 불허하고, 교정기관 내에

서 책을 구매한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제한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별지 2 기재의 진정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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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법무부장관)

가) 사실 관계

당초 법무부 산하 전국 각 교정기관은 외부도서 반입 방식에 있어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7조(신문등의 

구독)에 따른 수용자 자비구매방식에 의한 도서반입 이외에, 우편･택배를 이용

하여 도서를 반입하거나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였다. 그러다 법무부는 2019. 8. 12. 전국 교정기관에 이 사건 합리화 방

안을 시달하였다.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 경로를 수용자 자비구매방식(형

집행법 제47조)으로 일원화하고,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도서, 외

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종교서적, 학습

에 필요한 수험서 등)의 경우 우송･차입 방식을 통한 도서 반입을 허용하고 있

다. 따라서 2019. 11. 11.부터 외부도서 반입을 전면금지하고 교정기관 내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부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도서반입 제한의 정당성

(1) 제한의 근거

(가) 법적 근거

보안상 금지물품의 반입 우려로 인한 도서반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선

진국 교정기관의 보편적 현상이며, 형집행법상의 소장 허가사항에 대한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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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다.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

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

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

품교부를 불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교정기관의 장이 ‘금품 교부 불

허’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고, 특히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소장은 일정한 경우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7.자 2019헌사1067 결정)한 바 있다.

(나) 현실적 근거

법무부는 교정기관에 도서관과 비치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 및 물품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과거 교정행정의 빈약한 재정상황과 근무여건을 고려하

여, 자비구매방식의 도서구입 외에도 우송･차입도서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

했으며, 동시에 거실 내 소지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무제한적 우송･차입도서의 반복적 반입과 교환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6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① 마약, 담배, 휴대폰 등 광범위한 금지물품이 도서를 가장하여 거실 내로 반입되면서

교정기관의 무질서 난립

② 경제적 자력 수용자와 무자력 수용자간의 도서 보유의 불공정이 야기되어 공평한 

처우에 문제 발생

③ 소위 ‘옥바라지 사설 공급업체’의 음란물 등에 대한 영업적 반입으로 인해 거실 내 

수용질서 붕괴 및 수용자간 성범죄 조장, 업체의 탈법적 상행위 조장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부실화 우려

④ 수용자간의 원칙적 접촉금지가 상당히 완화된 현재에 이르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과 금전을 교환하는 ‘거래적 행위’ 발생

⑤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과 금지물품 단속에 소요되는 교정공무원의 피로도 증가와 

부실한 단속에 대한 대규모의 징계 가능성 우려

(다) 소결

일간지구독금지 위헌 확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8헌마4 결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금되고 있는 상태 및 구금시

설의 상황상 신문구독은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고 구독할 신문 종류의 제한 등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예산･재정상의 문제로 교도관 인원이 부족하고, 교정기

관 부족으로 수용정원을 훨씬 넘어선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

제한적,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도서에 부정물품을 은닉하는 현 상황에서 법령 및 

현실적 이유로 도서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법규상, 조리상 당연하다.

(2) 제한의 정당성

(가)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이익

도서를 교정기관 안으로 반입하려는 시도에 따른 허가는 교정기관의 본질적 

특성상 의무적이라고 볼 수 없고, 도서반입이 교정기관 외부의 개인 이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권리’의 침해는 그 전제부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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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교정기관에서 일반국민이나 수용자는 우송과 차입이라

는 일정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도서를 제공 및 소지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입

법자가 의도적으로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받은 사

실상 또는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며, 이를 복효적인 의미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고도 할 수 없다.

현재 교정기관은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수건, 덧버선, 속바지, 장갑 

등 생활용품의 영치품 반입을 제한하여 관급 또는 자비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기관에 우송･차입으로 반입되는 교부물품은 도서, 소송서류, 의약품(진단서 

첨부)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에 반입 제한 품목에 도서를 추가하여 교정사고를 사

전에 차단하고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제한이다.

(나) 도서반입 제한으로 수용자 피해 발생 여부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한데, 우송･차입에 의한 도서반입을 제한한 데에 따른 수용자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교도소 내에서 정기적으로 자비구매 절차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

고, 비치도서 운영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여하고 있다. 자비구매 도서의 경우 도

서 정가의 90%로 공급하고, 위 절차를 통하여 공급되지 않는 도서는 약 

17%(2018년, 전국 교정기관 평균)정도인데, 이러한 경우는 형집행법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우송･차입 절차를 통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외부인의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제한하더라도 자비구매 도서의 허용, 비

치도서의 이용, 일정 부분 도서에 대한 반입의 허용,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

화를 고려하여 교정기관장의 반입 허용 등이 가능하므로,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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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인력사정 등을 고려한 외부인의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 제한은 정당하다.

다) 결어

진정인이 도서 이용과 관련 외부도서 반입의 전면 금지는 사실이 아니며, 도

서반입 제한은 형집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도서는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영

치금이 없는 수용자는 비치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황을 조사하여 비치도서 수량을 늘려갈 예정이며,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

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작업 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앞서 언급한 법률도서 등과 당해 교정시설의 장

이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도서 등 폭넓은 예외 사유를 적용

하여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교정시설

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용자들의 위화감 해소, 허가 없는 물품 수수 등 규율위반 

예방 작용이자, 교정시설 인력 사정을 고려한 방법상의 불가피한 제한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도서, 소송서류, 의

약품(진단서 첨부)으로, 도서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우송･차입에 따른 도서반입 제한으로 진정인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으

나, 인신의 확보, 사회방위,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것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구치소장 외)

법무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송･차입에 의한 도서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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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법무부 시달 공문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도서 반입 경로를 교정기관 내 수용자 자비구매에 

의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에 허용되었던 민원인의 우송 및 차입에 

의한 도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합리

화 방안을 2019. 8. 12.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여, 같은 해 9.~10. 일부 

기관 시범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합리화 방안 시행 이후,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서

2)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3)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4)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종교서적, 학습용 수험서, 자비구매가 불가한 도서 등)

다. 수용자가 자비구매도서를 신청할 경우, 도서명, 저자, 출판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교정기관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 도서를 구입하여 수

용자에게 배부한다. 자비구매도서 공급은 월 2회, 1인당 10권 이내가 원

칙이나, 소장의 재량에 따라 공급횟수 및 구매권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서 도서 및 서신 반입과 관련하여 금지물품이 

적발된 사례는 총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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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진정이 성립하여 위원회가 관할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기본권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전제

되어야 한다.

본 진정사건 중 19진정0728300, 19진정0914000, 20진정0213500, 20

진정0278900, 20진정0303600의 경우,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헌

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같은 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정사건 중 19진정0733101, 19진정0848800, 19진정0850100, 

19진정0871000, 19진정0880500, 19진정0954500, 20진정0278800, 20진

정0349100, 20진정0371901, 20진정0513500의 경우, 주 내용이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제기이며, 불허처분의 일시와 내용 등 구체적

인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별지 2 기재의 연번 1~5 진정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

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이

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신문과 도서의 

열람은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과 함께 수용자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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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또는 수용시설에서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신문과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알 권리에 대

한 제한이 된다(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2헌마549 결정).

이러한 알 권리의 보장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고 장차는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겠지만,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1. 

5. 13.자 90헌마133 결정).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도서 반입 경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자들의 도서

열람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정기관에 구금되

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알 권리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인 도서에 대한 접근을 

수용자의 자비구매 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도서열람에 대한 제한, 곧 알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수용자의 자유롭고 폭넓은 도서 열람은 수용 목적인 교정･교화에 도움

을 주어 그 자체로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본질적으

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칙적으로 이를 최대한 보장해주

는 것이 형집행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의 법적 근거

피진정인 1은 현재 우송･차입도서가 교정기관 내 부정물품 반입의 주요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수용

자의 자비구매 방식 외의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합리화 방안

을 추진하였고, 이는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에 근거한 것으

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서신･도서,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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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가 지

니는 물품 등)},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정

기관은 같은 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에 따라 “1. 수형자의 교화 또

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및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제3항 및 ｢영치금품 관리

지침｣(법무부예규 제1248호, 2020. 3. 16.) 제22조(물품교부 및 반환) 제5항을 

살펴볼 때에도,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정

기관은 6가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할 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 교부를 신

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

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서 교부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입법 의사를 고려할 때, 불허 사유가 있는지는 각 교부 신청 시마다 구

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 역시 불허 처분을 하는 교정기관에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적용하여,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불허하도록 하는 지시를 시달

하였는데,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서 정한 4가지 반입 허용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사유로 불허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유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도서 반입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는 수용자가 도서를 소지하고, 외부로부터 

자유로이 구독,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 객관적인 입법 의사에 반하는 업무방

식이며, 도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인 형집행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일반

적인 불허 처분들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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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차입 도서가 부정물품 반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안검색 시 적발되지 못한 부정물품의 

반입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송･

차입 도서 외에도, 최근 5년간(2015.~2019. 8.) 교도관(10건), 수용자 은닉(52

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정물품 반입이 시도되고 있어, 도서의 반입을 제한함

으로써 부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제고한다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또한, 전국 교정기관의 1일 평균 수용인

원(2017년 기준)이 57,298명인데 반해 5년간 도서 및 서신 관련 부정물품 반입 

적발 사례가 37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일반적으

로 금지하여야만 할 정도로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합리화 방안 시행 이유 중 하나로, 교정인력 부

족에 따른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인력부족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용 

인원의 증가에 비해 교정인력 충원은 미미하여 교정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현

장의 요청에 공감한다. 그러나 교정인력의 증대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인데, 인력 부족의 문제를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자비구매가 어려운 도서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우송･

차입을 허가해주는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정기관별로 도서반입 신청 횟수와, 신청 대비 허가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

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정기관의 안내 미비로 수용

자들이 신청을 통해 우송･차입 도서의 교부를 요청해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진정인 1이 대표적인 우

송･차입 허용 도서로 제시하는 종교도서에 대한 반입 제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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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도서 교부가 제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의 시행에 따라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라는 공

익의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수용자들은 △교정기관 내 엄격한 도서구입 절차로 

도서에 대한 접근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 △신간 정보 등 방대한 도서정보에 대

한 접근이 어려워 폭 넓은 도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외부 조력자 등이 제

공하는 도서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침해되는 권리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 수용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우송･차입 도서의 교부 여

부를 형집행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진정인 및 피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종합하면,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27조에 근거

하고 있고,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교정시설 내 부정물품 반입의 매개물 제한과 

교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는 형집행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에 반입이 가

능한 극히 제한된 품목 중 하나로, 이는 인간의 삶에서 도서가 지니는 가치와 의

미를 인정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정기관 내 도

서반입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결국, 교정기관 내 우송･차입 도서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지키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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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적용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

한한 조치이므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별지 2 기재의 연번 1~5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별지 2 기재의 연번 6~15 진

정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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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9. 10.자 결정 19진정0312700, 19진정0476300 병합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결정사항

【1】 서울구치소장에게, 영상계호대상 지정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

하기를 권고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결정요지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영상계호를 실시하

였으나, 진정인이 이 기간 동안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사정

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하게 상당기간 진정인에 대해 영상계호를 실시하

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됨.

【2】 진정인은 혼자 찬송가를 부르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정도가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정도인 경우 교도관으로서 이를 제지하

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할만하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괴롭힐 

부당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지하였다거나, 진정인의 눈에 불

빛을 비췄다는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진정인의 진술에서도 이를 특정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어 기각함.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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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 교도관들

주 문

1. ○○구치소장에게,

영상계호대상 지정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수용자로 피진정인들

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이 누수되고 화장실 벽, 창, 

변기, 바닥 등에 곰팡이가 많은 독방에 진정인을 수용하였으며, CCTV로 

감시하였다. 매일 전방을 요청해도 피진정인 1은 이를 무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조금만 찬송을 해도 “야, 그만해”, “하지마” 등의 

얘기와 함께 금지시켰고, 내부 불빛으로 인해 눈이 아프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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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장기간 CCTV 영상계호)

진정인은 2018. 11. 12. □□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9. 3. 5. 피진정기관

으로 이입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은 하자 요건(누수, 곰팡이 등)이 

많은 거실이 아니며, 이 사건 진정은 본인이 원하는 거실로 전방이 안 되자 펼치

고 있는 거짓 주장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이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

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영상계호거실에 수용하였다. 이

는, 진정인의 범죄사실이 준유사강간임을 확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호상 독거수용 대상자로 진정인이 지정

됨에 따른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교도관들의 부당한 지시 등)

진정인은 2019. 4. 25. 화장실 등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러 다른 사람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수용되었고, 같은 해 5. 8. 징벌위원회에 회부되

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정시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맞추어 수용거실 조도를 준수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불빛으로 진정인의 눈을 아프게 만든 것도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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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기관(□□구치소)

진정인은 동성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진정

인은 신입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일부분 허위 진

술을 하여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다. □□구치소장은 진정인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이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자살 등의 교정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라고 한다)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통하여 진정인을 보호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범죄혐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인이 다른 수용자와 혼거 수용될 시 각종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하여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진정인을 계호상 독거수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추가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관계기관의 의견서, 진정인에 

대한 거실지정기록, 동정관찰사항, 상담 내역 등 피진정인 1과 관계기관이 제출

한 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1. 12. □□구치소에 입소한 후, 징역 4년을 선고(동성 

준유사강간의 혐의, 2019. 2. 18.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3. 5. 피진정

기관으로 이입된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은 2018. 11. 14.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계호독거,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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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같은 달 13.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에는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

됨으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전자영

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구치소장은 진정인에 대하여 2018. 11. 13. 신입자 초기상담, 2019. 

2. 1. 심적안정상담(설명절맞이), 같은 달 11. 심층상담(계호상 독거)을 실

시하였고, 그 내용을 상담기록사항으로 작성하였다. 위 기록에는 자살 우

려 등 특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8. 11. 15. 기준, 

□□구치소에는 영상계호자가 7명 있었으며, 계호상 독거 1인(진정인)을 

제외한 6인은 모두 조사, 징벌자로 영상계호의 사유가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 우려”이다.

다. 진정인이 2019. 3. 5.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하여 영상계호거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다가 같은 해 9. 25. 영상계

호를 해제하였다(영상계호 기간: □□구치소 약 4개월, 피진정기관 약 6개

월, 총 약 10개월). 피진정기관 교도관은 이와 관련하여 동정관찰사항에 

‘앞 시찰(□□구치소 2018. 11. 13.) 보고와 같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됨

으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자’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9. 5. 14. 피진정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영상계호자 수

시상담에서 영상계호해제 및 좌변기 설치된 독거실로의 전실을 요구한 사

실이 있다. 또한, 같은 해 6. 4. 고충상담에서도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이유

가 없다“고 주장하며 영상계호해제 및 거실 변경을 요청하였다.

각각의 상담에서 피진정기관 상담자는 진정인에게 “현재 거실에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9. 6. 4. 진정인의 상담

기록사항은 ‘계속 영상해제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수용팀장이 영상해제는 



2020. 9. 10.자 결정 19진정0312700, 19진정0476300 병합
3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제2편  침해구제분야 879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4. 25. 09:55경 화장실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다른 수

용자가 이를 신고하여 조사수용 된 후, 같은 해 5. 8. 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하여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바.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영상계호는 1차적으로 수용관리팀장이 판단하고

교도관회의(평균 주 1회 회의) 심의 안건(‘전자영상거실 수용자 지정 관련’)

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절차로 영상계호 여부를 결정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서 

영상계호를 받은 2019. 3. 5.~9. 25. 사이 피진정기관에서 영상계호된 수

용자의 수는 약 13~20명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장기간 CCTV 영상계호)

1)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

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전자장

비를 이용한 계호)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

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제2

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처

우상 독거수용’과 구별된다.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은 공동생활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8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에서의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처우한 것으로, 독거

수용 이후에 상정 가능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거실 지정 사유와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지정이 정당하다

고 할지라도 전자영상장비 거실 지정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진정인에

게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는 수용자는 매우 다수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진정인의 자살 등(특히 자살과 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크다

고 볼만한 특별한 표지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진정인이 자살 등 우려가 

있다고 볼만큼의 심적 위기를 내보였는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

나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진정인과의 상담기록들에서는 ‘처와의 관계는 양호한 편’, ‘정신과 

진단 및 자살시도 전력은 없다고 함’이라는 진정인이 진술한 신변 사항, 

“상담시 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라는 상담자의 의견,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 해제를 요청

하는 진정인의 의견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진정인이 특별히 자살과 자해

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이다.

4) 특히, 진정인은 이미 계호상 독거수용 대상자로 지정되어 다른 수용자들

에 대한 폭행 또는 그밖에 교정사고의 우려를 이미 상당부분 방지한 상태

였다고 보이는 점, 진정인이 전자영상장비 거실에서 계호를 받는 약 10개

월의 기간 동안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혼자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뿐인 점, 

일반적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실시하는 교

정심리검사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경우 특별하게 

교정사고의 우려가 컸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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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2019. 

3. 5.부터 같은 해 9. 25.까지 6개월 이상을 영상계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용거실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되기 전 

이미 □□구치소에서 약 4개월 동안 영상계호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수용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영상계호 대상자

로 지정되어 영상계호를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 해제를 요청하

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받아들일만하다.

6)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영상계

호를 실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기간 동안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하게 상당기간 진정인에 대해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7) 한편, 진정인이 문제제기하는 거실의 상태 대부분은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만한 수준의 악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권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교도관들의 부당한 지시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부당하게 막았으며 

불빛으로 눈을 아프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큰 소리

로 찬송가를 불러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제지했을 뿐이며, 수용거실 

조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정인은 혼자 찬송가를 부르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정

도가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정도인 경우 교도관으로서 이

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할만하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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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괴롭힐 부당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지하였다거나, 진정인

의 눈에 불빛을 비췄다는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진정인의 진술에서도 이를 

특정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0. 9.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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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4. 20.자 결정 19진정0466800, 0466801 병합 [정신병원의 

보호실1)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

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은 침대와 변기를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

하고 있어 위생적이라 하기 어려움. 그리고 이 사건의 보호실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

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임.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4조

제3항, 제6조제4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항, 별표 3

○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원칙8

1) 이 결정문에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용하는 ‘안정실’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서의 ‘격리(강박)실’ 용어를 모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보호실’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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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병원 병원장

주 문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8. 6. 28.경부터 7. 2.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진정인이 대소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마다 개인의 민감한 부분들이 모두 노출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

유를 침해당하였다.

나. 보호실에 좌변기가 침대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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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심한 조증, 욕설, 폭력, 수면감소, 과다행동과 환각의심 행동 등

으로 입원당시에도 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이다. 이러한 환자는 

보호실에 입실하여 24시간 관찰이 필요하다. 진정인의 경우, 결핵이 의심

되어 비활동성 판정을 받기 까지 2018. 6. 28.부터 보호실에 격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이다.

2) 보호실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촬영되고 있다. 입원하는 과정에

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CCTV설치 목적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충분히 설

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CCTV는 양변기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소변 

처리할 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CCTV로 관찰되지 않는다.

3) 정신병적 증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심한 환자들은 주치의가 안정이 되었

다고 판단할 때까지 최소시간까지 보호실에 격리를 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 생리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변기를 설

치하였다. 보호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환자로서는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일반병실에 있는 화장실로 계

속 데리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현재 시설 여건 하에서 최대한 

청결한 보호실을 만들기 위하여 매시간 또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

4) 참고로 보호실에 변기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보호

실에 입실 시 바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놓는 병원이 많이 있고, 또한 소변통

이나 이동형 변기를 넣어두어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병원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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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인

1) ○○시 ○○병원 (원무과)

본원에는 폐쇄병동이 4개동이고 각 병동마다 보호실이 2개가 설치되어 있

으며, 보호실에는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 내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환자들은 보호실에서 안정을 요하는 시간

이 상이하며 생리현상도 개인마다 빈도가 다르므로 환자들이 급박하게 느낄 때,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보호실 안에 마련될 필요성이 있고, 보호

실 내의 환자들은 스스로 신체적･정신적인 통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

인 만큼, 보호실 외부의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자해 또는 다른 환자들을 상

대로 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 및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만약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보호실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주

장한다면,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보호실의 환자들을 위한 대･소변기 자체

를 침실과 분리 설치하려면 예산과 인력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들

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보호실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인격권 피해 최소화

를 위해서는 보호실 시설의 증축･개조가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

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실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의 자

타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적절하고 신속

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인력확충도 절실히 요구된다.

2) ○○○○○병원 (간호과)

본원에는 안전병동이 4개동이고 각 병동마다 보호실이 2개 설치되어 있으

며, 보호실에는 모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은 불안정한 입원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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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머무는 공간이고 입원환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대소변을 볼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보호실내 좌변기 때문에 민원이 발

생한 적은 없었지만, 향후 입원환자들이 인권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환자들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좌변기 

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호실 설치 기준을 마

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대학교 부속 ○○병원 (간호과)

현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병상수는 21개이고 보호실은 1개 설

치되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변기가 없는 보호실을 운영하다가, 2017. 2월 

병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호실 안에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답변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27. 보호의무자 2인(진정인의 부모)의 동의로 보호입

원을 하였다. 진정인은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하여 7. 27. 기간연장

(계속입원)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7. 30. 보호의무자의 퇴원

신청에 따라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의료재단법인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서, 3개의 폐쇄병동

(4~6개층)이 있으며, 폐쇄병동의 병상 수는 총 144개이다. 3층 보호실 1개, 

4층~6층까지 보호실 각 2개로, 총 7개의 보호실이 있다. 보호실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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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이고, 보호실 내에 차폐시설 없이 침대 1개와 좌변기 1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에어콘과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다. 간호사실 모니터로 관찰 가능한 보호실 범위에 좌변기가 설치된 곳은 포함

되지 않아 용변처리 장면이 화면에 송출되지 않는다. 보호실은 외부에서만 

잠금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격리중인 환자를 상시 관찰

할 수 있도록 30㎝×70㎝ 크기로 투명 아크릴 재질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 각 층에는 출입구에서 폐쇄병동을 들어가는 중간에 간호사실

이 있고, 간호사실 옆에 보호실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내 변기가 아

닌 다른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실을 거쳐서 별도 문을 

통하여 폐쇄병동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공동화장실이 폐쇄병동 내 중간정

도에 위치하고 있다. 직원들이 보호실 환자를 공동화장실로 데려가기 위

해서는 폐쇄병동안으로 들어가 약 30미터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하고, 다

른 환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마. 2018. 6. 27. 입원당시 진정인은 약 9일분의 폐결핵 치료약을 지참하고 

있었고, 진정인의 타 병원을 통해서도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폐결핵 

치료 중임을 인지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폐결핵이 비활동성 폐결핵(비전

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진정인을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

고, 다음 날 6. 28. 인근 ○○병원에서 흉부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비활동성 폐결핵(비전염성)으로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2. 격

리를 해제하고 일반병실로 옮겼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실내 CCTV 촬영)

정신병원내 CCTV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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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의 경우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모습까지 근무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CCTV촬영 

각도 조정이나 이동실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

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4진정0468500, 15진정0174500등 병

합 사건 참조). 한편, 환자의 민감 부위 노출 등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치료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호실 CCTV가 보호실 입실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노출되지 않도록 CCTV 촬영각도 조정 등 조치가 있었으므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실내 변기 설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는 “모든 정

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으로 관련 병증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감염우려 병증인 폐결핵에 대한 검진을 위해 약 5일간 격리되었다. 보호실에 입실

한 환자의 경우 분리로 인한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상태에 있어,

보호실의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은 치료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호실 환경도 일반병실 환경과 유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의 경우, 침대와 변기를 동일

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하고 있어 위생적이라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용변을 보는 소리, 역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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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냄새,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장소이므로, 통풍 및 환기 시설을 갖추고 차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야 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보호실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

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보호실

에서 생활하는 진정인이 수면, 식사나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과 굴욕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실내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

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설립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의료기관 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 차폐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병

원들 그리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까지 설치한 병원들이 다양하

게 존재하고 있어,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리 및 강박 실태조사｣에서 정신의료기관의 보

호실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 환경으로 개

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6. 8. 4.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격리실(보호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보

호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할 것’에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면서 ‘청결 관리 및 감염 관리를 위한 주기적 소독 

또는 세탁’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보호실에 침대와 변기가 함께 있는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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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개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호실 내부에 차폐시설 없이 설치된 변기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례 등 보호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2016. 8.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였던 내용

에 추가하여,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

실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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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4. 29.자 결정 19진정036020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결정사항

【1】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

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

【2】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피진정인 2~6에 대하여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

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결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종류의 물건을 사용하여 법규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였으며, 그 사용방법도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선 방법으로 피해

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결박은 헌법 제

12조 및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함.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47조 및 제48조, ｢출입국

관리법｣ 제56조의4,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및 제43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세칙｣ 제72조, 제73조, 제76조 내지 7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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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 해 자 ○○○ ○○○○ ○○ ○○○

피진정인 1. ○○외국인보호소장

2. ○○○(○○외국인보호소 팀장)

3. ○○○(○○외국인보호소 직원)

4. ○○○(상동)

5. ○○○(상동)

6. ○○○(상동)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2.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피진정인 2~6에 대하여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보호 중인 외

국인이다. 피진정기관은 매일 밤 10시부터 10분 동안 점호를 하는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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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 있어 점호가 괴로운 상황이다. 피해자는 2019. 4. 21. 점호 중에 항

의의 의미로 피진정인 3이 지나갈 때 박수를 쳤다. 이에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게 경고장을 주었고, 피해자가 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하자 피진정인 2~6(이하 

‘피진정인들’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

다. 그러자 피진정인들은 수갑을 사용하고 머리에 헬멧 같은 것을 씌웠다. 

또한,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두 팔과 다리를 등쪽으로 함께 묶어두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징벌방으로 끌고 가서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등을 발

로 밟았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다리를 쳐

서 다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수갑을 꽉 조여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 팔에 심한 통증을 주었다. 피해자는 헬멧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고 극심

한 두통을 겪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야 헬멧을 벗겼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피해자는 2018. 12. 20.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이래 다른 보호외국인들과 

다투거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 위반을 하여 서면 경고

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4. 21. 21:30 야간 점호시간에 박수를 크게 치

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당일 한 번의 행위가 아닌 약 4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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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행위로,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구두 경고 하였고 본인도 차후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

인 3은 더 이상의 구두 설명 및 경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경고장을 발

부하고자 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주며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격리보호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피진정인 3에게 “박수를 친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서면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였

다. 이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2조(생활규칙)를 준수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정

당한 직무집행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경우이고, 보호시설 내부질

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격리 보호) 제1항제2호

에 해당하여 격리 보호조치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50경 피진정인들이 격리 보호조치 됨을 알리자 격렬하

게 저항하였으며,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제4호

에 의거 강제력 행사 및 수갑을 사용하여 특별계호실까지 이동하였다. 다만, 이

동과정에서 폭행 등 필요 이상의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특별계호실에 입실한 후 자살하겠다며 소리를 지르

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해방지 목적으로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특별계호실 문을 발로 차며 머리보호장비를 벗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진정인들

은 앞으로 채운 수갑을 뒤로 채웠으며, 피해자는 계속 흥분하면서 욕설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여 상황실 직원이 들어가서 머리보호장비와 수갑을 채울 수밖

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피해자는 특별계호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

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보호장비 사용 중 폭행 및 과도한 결박)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법규에 의한 것으로, 진정사건 발생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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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고를 하는 와중에 문제가 되어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결코 없었고,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보호외국인

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일반적인 경우, 보호외국인이 흥분하지 않으면 수갑을 사용하지 않으며, 진

정사건과 같이 보호외국인이 통제불가 수준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통 외국인

들은 신체 체격이 건장하고, 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비해 나이도 많은 상황

이어서 여러 명이 함께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다. 참고인

1)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참고인 1의 국적은 파키스탄이고 피해자와 참고인 1은 같은 방에 있었다. 

2019. 4. 21. 21:30경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서 방문했는데, 피해자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전에도 담당자가 방문을 할 때마다 피해자는 박수를 쳤다. 담당자

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박수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21:30경 담당자가 확인

을 위해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는 박수를 쳤다. 피해자는 같은 방 외국인들에게도 

박수를 치라고 했다.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는 화를 내고 계속 박

수를 칠 것이라고 했다. 그때 담당자가 와서 사인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계속 

거부했다. 그래서 담당자와 관리자, 피해자가 같이 셀 룸에 갔다.

피해자는 참고인 1이 얼굴을 씻는데 오줌을 싸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번 싸움을 했다. 피해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2) ○○○○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참고인 2는 다 같이 앉아 저녁 순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자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 담당자가 충고할 때 피해자가 웃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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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방에 다가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했고 종이를 주고 서명하고 독방으로 

스스로 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독방으로 스스로 가기를 거부해서 담당자는 다른 

보호대원 5명을 불렀다. 피해자가 독방으로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서 보호대

원들이 수갑을 채웠다. 보호대원들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의견서 및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

정인 2의 전화조사 진술, 참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 피진정기관

이 제출한 자료,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2. 국내로 입국하여, 2018.

11. 12. 미등록체류자로 적발되어 보호되었고, 같은 해 12. 20. 피진정기

관으로 이입되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난민신청과 난민심사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6은 피진정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진정인 2는 진정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통제

하던 팀장이다.

나. 피진정인 3은 2019. 4. 21. 21:30 피해자와 참고인 2인이 수용된 ○○번

실에 대한 점호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의 점호 도중 

박수를 쳤고, 이에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 

발부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경고장에는 “상기인(피해자)은 2019. 4. 21. 21:30경 야간 점호

시 수차례 박수를 치는 등 과거 점호시 수차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계속

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및 보호질서를 문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9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란하게 한 자임.”이라는 발부내용과 함께, ‘지시불응 및 기타’를 이유로 경

고장을 발부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및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따라 특별계호(격리보호)됨을 경

고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9. 4. 2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특별계호신청서 및 특별계호지시서 

각각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및 보호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격리 보호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

계호 통고서가 피진정인 1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CCTV 영상자료에는, 피해자에 대한 수갑 사용 및 

격리사용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영상자료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수갑 사용 상황

○ 피진정인 3의 점호 중 피해자가 생활하는 거실 안쪽으로 손가락질 하는 모습(21:29)

○ 피진정인들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21:48)

○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앞수갑을 사용하여 거실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21:49)

  ※ 다만, 피해자에 대한 수갑 사용은 CCTV 화면 바깥쪽(왼쪽하단)에서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용 모습 전체가 녹화되지는 않음(일부만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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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에 대한 격리보호(특별계호실 102호) 및 보호장비 사용 상황

○ 피해자 1인실(특별계호실 102호)로 입실. 앞수갑을 사용한 상태이며, 두발로 스스로

걸어감(21:50)

○ 피해자가 서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직원 2인과 대화하는 모습(21:50 전후)

○ 피해자가 두 발을 편 상태로 앉아 있고, 직원 2인이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잡고 있던

중 피진정인 4가 머리보호대를 씌우려 하자,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치려 시도하는 

모습(21:51)과 이에 피진정인 4가 피해자에 대한 머리보호대를 사용하는 모습

(21:51~21:54)

○ 피해자가 앞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일어서고, 머리보호대를 손으로 

해제하려 하자, 직원 1인(다른 직원들은 퇴실)이 이를 제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21:54~21:55)

○ 피진정인들이 입실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하자(어떤 말인지는 확인불가) 모두 

퇴실하는 모습(21:56)

○ 피해자가 혼자 있던 중(CCTV 화면 밖으로 이동하여 행위 식별 불가하나 밖을 향해

말을 건내는 것으로 추정), 직원 4인이 입실하여 피해자의 앞수갑을 뒷수갑으로 

변경(21:59)하는 모습

○ 피해자, 혼자 있던 중 발로 문을 4회 차는 모습(22:07)

○ 직원 1인이 거실로 들어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

자의 등을 잡은 후,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 피

해자를 앉혀서 대화를 하다가 퇴장(22:08)

○ 피해자, 발로 문을 20여회 차는 모습(22:11~22:12). 문밖에 있는 사람(직원으로 

추정)에게 뒷수갑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모습

○ 직원 3명이 거실로 들어와 발목수갑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앞으로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습(22:12~ 

22:15). 직원들은 수갑 연결 후,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앞으로 앉게 한 뒤 퇴장

○ 피해자, 앉아있던 중 스스로 두 발로 일어나 거실 문에 머리를 4회 부딪치는 모습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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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실이동(특별계호실 103호) 및 보호장비 해제 상황

○ 직원 2인이 피해자를 일으켜(1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부축하고, 다른 1인 

옆에서 부축) 거실 퇴장 및 다른 거실로 이동(22:45), 피해자를 앞으로 엎드리게 

한 후 1인은 퇴장하고, 다른 1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함.

  ※ 102호 출입문 외부 고정 걸쇠 미작동으로 전방

○ 직원이 모두 퇴실하자, 피해자는 몸을 일으켜 거실 문쪽에 앉아 문 밖으로 이야기 

하는 모습(~22:51),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 문에 머리를 5회 부딪치는 모습

(22:51)

○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로 발로 문을 수 회 차는 모습(22:53)

○ 직원 1~3인이 입실, 퇴실하며 앉은 자세의 진정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00:32~00:50)

○ 머리보호대 해제(00:50), 직원 1인이 매트리스를 거실 안으로 가져오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눔(00:50~01:00)

○ 뒷수갑과 발목수갑 모두 해제(01:01)

○ 직원 3인 매트리스와 모포를 거실 안으로 가져와 취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후 

진정인을 눕혀주고 퇴장(~01:05, 녹화종료)

마. 2019. 4. 21. 작성된 보호근무일지에는, 21:50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계호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보호장비수불부에는 21:50~01:00 

피해자의 특별계호 시 사용하기 위하여 수갑 1개와 ‘벨트수갑 및 족수갑 

2개’를 수불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벨트수갑’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

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바.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2019. 4. 22. 피해자에게 애나폰 10mg을 

처방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2019. 1.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애나폰 또는 세레스턴G를 처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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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판단기준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도 “모든 국민은 신

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자

유는 이러한 권리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전원

재판부 결정)고 결정한 바 있다.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보호장비는 호송 중 

도주 예방 및 다른 수단으로는 자･타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소장이 판단하여 명

령한 경우에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제47조),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

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보

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

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 및 절차에 대

해서는 ｢외국인보호규칙｣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위임하고 있다.

종합하면, 피해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인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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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인 신체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

들은 출입국관리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

으나, 그 과정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각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력의 사용 방법이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이거나, 객관적인 입법의사에 반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피진정인들은 2019. 4. 21. 21:30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①앞수갑 사용 및 

격리보호(21:50경), ②머리보호대 사용(21:54경), ③앞수갑을 뒷수갑으로 변경

(21:59경), ④‘발목수갑’ 사용(22:15경)하였고, 같은 달 22. 01:01경 모든 보호

장비를 해제하였다.

① 앞수갑 사용 및 격리보호(21:50경)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갑 사용 

시작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중 확인 가능한 대략적인 모습들만으로도, 피해

자가 피진정인들의 생활실 입실 요구에 흥분한 상태를 다소 보인 점이 확인되고, 

진정인 역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2가 “피해자는 독방으로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서 수갑을

채웠음”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지시불이행이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격리 보호 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심적 흥분 상태는 같은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갑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격리 보호 이후, ②머리보호대 사용(21:54경)과 ③앞수갑을 뒷수갑으로

변경(21:59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

딪치려 시도하고 발로 거실문을 차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되는 점, 

피진정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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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들의 머리보호대 사용 및 뒷수갑 변경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④ ‘발목수갑’ 사용(22:15경)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

건 ‘발목수갑’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장비 사용을 정한 규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명칭의 보호장비이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은 수갑을 ‘앞수갑’과 ‘뒷수갑’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방법에 대해

서도,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

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수갑과 뒷수갑 이외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다.

피진정인 1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발목수갑’은 일반적인 수갑

의 변형뿐이며, 수갑의 근거규정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7조(수갑사

용시 유의사항)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호장

비 사용 사유와 방법을 정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는 별도로 보호장비 

각각의 모양과 재원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1), 피진정인들이 실무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발목수갑’은 그 모양, 재원, 사용방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양발목보호장비’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목수갑’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7조에 근거한 

‘수갑’의 한 종류라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발목보호

장비’라고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갑의 종류를 ‘양손수갑, 일회용 수갑, 한손수갑’으로 세분화하고, 종류별로 
재질, 잠금장치, 연결고리의 규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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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발목수갑’

형집행법 시행규칙 ‘양발목보호장비’

재질 잠금장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발목 크기

스테인리스스틸

두랄루민

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35cm 

미만의 

고리규격

최대: 59cm 이상

최소: 53cm 이상
지름: 7cm

종합하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규정

들에서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포승만을 보호장비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수갑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앞수갑과 뒷수갑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목수

갑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종류의 장비이며, 수갑(또는 발목수갑)을 보호

외국인의 발목에 사용하는 방법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호장비 사용 

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발목수갑을 사용한 것

은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로 거실문을 차는 등 흥분상태를 보여,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피진정

인들은 피해자의 발목에 수갑을 사용하고 발목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약 2시간 40분여 동안 유지하였다. 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을 불가능하게 하고, 매우 불편하게 고통을 주는 방식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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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6조에서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경찰,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규정 외의 

방법이다. 피해자는 이미 타인과 분리된 특별계호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피

해자에게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피해자가 발로 거실문을 수회 

찬 것만으로 규정 외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할 만큼 결박의 필요가 중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들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종류의 물건을 사용하여 법

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였으며, 그 사용방법도 인

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선 방

법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결

박은 헌법 제12조 및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보호장비 사용 중 폭행 및 과도한 결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야 헬멧을 벗기는 등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하

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를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CCTV 영상에 보호장비 사용이 모두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인들이 2019. 4. 21.~22. 특별계호실 102호와 103호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은 모두 CCTV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진정인의 진술과 달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피진정인들 누구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모습 등 폭행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신체적 접촉이라 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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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술 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22:07경 직원 1인이 피해자의 다

리를 걸어 넘어뜨린 모습이 유일하나, 당시 전후 행동을 살펴볼 때 흥분한 피해

자를 제압하는 것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중 과도한 강박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CCTV 영상에 보호장비 해제 시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절한 뒤에야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수갑을 꽉 조였다거나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머리보호장비를 사

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영상이나 

의료기록에서도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다른 상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진정인 2와 다른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피

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록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피진정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직원들이 말을 건

네는 외관이 욕설이나 거친 언행을 한다기보다는 등을 토닥이거나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

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조현욱   위원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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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6. 12.자 결정 20진정0087500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심전도 검사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심전도 검사를 할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TV가 설치

된 보호실에서 입원환자인 진정인 등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한 행위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진료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는 검사도 아님.

【2】 그리고 진정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 행위 및 가림막 설치 등의 대안도 없이 강제하여 실시한 행위는,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2조,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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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심전도 검사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1. 27. 입원하여 같은 달 말경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다. 

진정인이 심전도 검사를 받은 곳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이라서 검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며 검사를 강행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은 병동의 병실앞, 상담실, 야외시설물, 외래 복도, 보호실, 샤

워실 앞, 엘리베이터 앞 등 CCTV를 총 36대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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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치목적은 입원환자의 안전 및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다. CCTV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병원장, 원무과장)와 보호책임자(원

무과장, 수간호사)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기록은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3층부터 5층까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심전도 검사는 입원환자의 기본검사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타인이 없는 조

용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심전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6층을 이

용할 경우 이동 중 사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고, 외래환자 등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 있어 오히려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 내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니터 CCTV 가림판 설치 말고도 

환자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종이(포스트잇)로 붙여 안심시키고 진행하

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CCTV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실

제 타인에게 신체가 노출되지는 않는다.

3) 피진정병원은 입원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각 층별 보호실을 이용하여 시행

하고 있다. 별도의 심전도 검사실이 병동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심

전도 검사기기를 1대 보유하고 있기에, 메인병동인 3층에서 기기를 보관

하다가 필요시 해당 층으로 기기를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심전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시행하

며 보호실에서 하다 보니 CCTV가 설치된 장소임은 맞으나, 심전도 검사 

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열람이 가능한 모니터를 달력종이로 가려두어 환

자의 신체가 모니터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CCTV 모니터는 각 층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과 6층 의무기록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CCTV에 녹음기능은 없다. 녹화자료는 14일간 저장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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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진정병원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별도의 동의

서를 받지 않고 있으나 각 병동과 로비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입원환

자의 기본검사로 시행한 심전도 검사 시 당사자의 상반신이 노출되나 검사 

전 환자들에게 CCTV 영상은 녹화되고 있으나 모니터를 가려놓아 볼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일에도 위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고지하

였으나 남자보호사 등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재

차 설명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6) 진정사건 발생 후 여성병동(4병동) 간호사 회의를 통해 외부 모니터를 달

력으로 가려놓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심전도 검사 시 보호실

에 설치된 CCTV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현

재 시행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4병동 간호사

이 사건 당시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던 간호사는 이 진정 건과는 별개의 내부

사정으로 지난 3월경 권고사직되었다. 심전도 검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검

사로 간호사가 누구였든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입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진행한다.

심전도 검사는 촬영이 필요한 검사는 아니지만 별도의 심전도 검사실이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 기계는 1대로 메인병동인 3층에 보관하다가 필요 시 

각 층별로 기계를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 검사 진행은 낮 시간에는 업무가 바빠 

저녁식사 시간 이후인 7시경에 하고 있으며, 남자보호사가 각 병실에서 대상자

와 동행하여 순번대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다보니 상반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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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는 심전도 검사 시 간호스테이션에서 송출되는 CCTV 모니터 영상에 검

사장면이 노출될 수 있어, 검사 시 달력을 접어 모니터를 가려놓는 방법을 사용

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모니터를 가린 종이를 치우거나 할 경

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정사건 발생이후 심전도 검사 시 보호실내 

CCTV 카메라에 포스트잇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2) 4병동 보호사 

본인은 사건당일 4병동에 근무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하여 10명 정도의 환

자가 저녁 7시경 심전도 검사를 순차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보호

사의 역할은 병실에서 심전도 검사 대상 환자를 인솔하여 심전도 검사장소인 보

호실 앞 간호스테이션 앞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심전도 검사의 경우 성별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환자를 대기 장소에 인솔 후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간호스테이션을 벗어나 다음 순번 환자를 인솔하러 즉시 이동한

다. 따라서, 진정사건 발생당일 진정인의 신체가 CCTV 화면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해당병원의 서면답변자료,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 관리지침, CCTV 설치안내문, CCTV 점검일지, 현장조사결과, 개

인정보보호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CCTV를 엘리베이터앞, 야외출입구, 병실앞, 샤워실앞,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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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홀, 상담실, 집단치료실, 보호실, 간호사실앞, 접수데스크, 외래대기실

에 각각 3병동 14대, 4병동에 10대, 5병동에 7대, 6층 외래 5대로 총36대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CCTV는 녹음 없이 매일 24시간 촬영되고 있고, CCTV 모니터 화면은 각 

병동 간호사실 및 6층 의무기록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무과장･간호사･

보호사 등 직원이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원환자 또는 방문자들

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 안내문에서 

설치목적, 설치 장소, 촬영 시간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는 반면, 각 병동 

내부 및 복도, 상담실, 야외시설물 등 촬영의 장소와 범위가 추상적으로 적

시되어 있고, 진정의 원인이 된 4병동에 게시된 CCTV 설치 안내문의 경

우도 <표1>과 같이 개인영상 등이 촬영되어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

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1> CCTV 설치 안내문

설치목적 방범･사고･화재 예방, 시설 안전 관리

설치장소

36대

3병동 내부 및 복도, 상담실, 야외시설물, 4병동 내부 및 복도, 상담실, 

야외시설물, 5병동 내부 및 복도, 상담실, 6층 외래내부 및 복도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14일 저장유지 

관리책임자 원무과장  연락처 ×××-×××-××××

라. 입원환자의 경우 위 CCTV 설치 등으로 인해 신체가 촬영된다는 내용과 

권리보호를 위한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나, 

진료실, 보호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의 개인 영상 등이 촬영될 경우 이를 수

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

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5년 

마련하여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개정보로 게시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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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영

상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의 경우 뇌파검사실 및 심전도 검사

실이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피진정병원도 175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 외래에 심전도 검사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

의 심전도 검사는 심전도 검사실이 아닌 각 층별 보호실을 이용하고 있다.

사.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심전도 검사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는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나 고혈압 등과 같은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며, 약물의 작용 정도를 

관찰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입원 시 수술 전 환자에게 기본검사로 

시행되며, 검사 전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으며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

계나 전자제품 등은 몸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침대에 앙와위로 

누워 전극을 흉부와 사지에 6에서 15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진행한다.

아. 진정인은 2020. 1. 29. 19시경 4병동 보호실에서 CCTV가 촬영 중인 상

태에서 상반신 노출 상태로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촬영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모니터는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설

치되어 있어 심전도 검사실 외 촬영되고 있는 장소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근무자와 당시 간호사실 출입자(심전도 검사 대기 환자 등) 에게 노출이 가

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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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

민은 일반적 인격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다. 해당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

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원칙적으로 CCTV 등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신의료

기관은 그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CCTV

를 설치할 때 관계전문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등 이

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설치장소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만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병원 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적어도 한 곳에는 시

설 내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운영자는 CCTV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고 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정보처리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CCTV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는 �2020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CCTV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

기간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라고 행정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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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심전도 검사를 할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TV가 설치된 보호실에서 입원환자인 진정인 등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하였고, 

검사당시 피진정인은 간호스테이션에 설치된 모니터를 달력으로 가려놓아 심전도

검사 시 검사 대상자의 상반신이 노출되는 장면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심전도 검사의 경우 진료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는 검사가 아니며, 검사

당사자인 여성의 상반신이 검사자인 의료인에게 노출되는 순간의 불편함은 치료

의 목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

인이 검사과정의 불필요한 CCTV 촬영을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탈의한 여성의 

상반신 모습이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한 행위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진정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검

사를 진행한 행위와 촬영 장소에서의 심전도 검사를 거부할 경우 CCTV가 없는 

다른 장소를 섭외하거나, CCTV에 해당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파티션 등 가림

막 설치 등의 대안도 없이 강제하여 실시한 행위는, 검사나 치료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가 동의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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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6. 12.자 결정 19진정5007200 [입원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 

미시행]

결정사항

◇◇정신건강센터장에게 

【1】 입원적합성심사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의

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

【2】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 신청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재

방문 등의 방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업무 지침｣에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인 대면조사를 위해 2019. 11. 15.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조사원은 진정인

이 진정제 투여로 진정된 상태이므로 의식이 불명확할 수 있고 대화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어

야 함.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한 퇴원가

능성은 봉쇄될 수 있으며, 입원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움.

【2】 진정인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대면조사라는 절차적 권리가 온전히 보

장되지 않은 것은 비자의 입원이라는 신체의 자유 제한행위의 적법절차 미흡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4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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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오○○

피진정인 1. □□병원장

2. ◇◇정신건강센터장

주 문

피진정인 2에게,

1. 입원적합성심사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 신청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재방문 등의 방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업무 지침｣에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19. 11. 6. 입원하여 

2020. 1. 2. 퇴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라는 

것을 하였다며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는데, 입원하는 동안 심사

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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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일정이 2019. 11. 

15. 이었는데, 당일 오전11시 15분경부터 진정인이 ‘몸에 난 상처가 입원 당시 

직원들에 의해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12 신고를 한다는 등 흥분과 불안정

한 모습 등을 보여, 주치의 지시 하에 격리와 아티반 등 주사제를 투약하였다. 진

정인의 대면조사 차례가 되었으나 진정인이 공격적이어서 진정인과 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대면을 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2019. 11. 28. 오전 11시 30분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의

견진술서를 요청하여, 진정인에게 대면조사를 못 하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한 후 

의견진술서를 받아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같은 날 제출하였다. 같은 날 오

후 5시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와 진정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해당 건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진행 준비와 절차는 2019. 11. 7. 입원 신

고, 2019. 11. 14. 2차 진단, 11. 14. 조사원 확정과 배정, 2019. 11. 15.  입원

적합성심사조사로 진행하였다.

의무기록 확인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대면조사를 위해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당일 병동규칙을 어기며 흥분 및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사 처치 후 진정제 작용으로 인한 진정상태(Full Sedation)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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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설명에 따라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당사자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후 대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내용 최종점검, 2019. 11. 28. 안건

을 상정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1. 28. 심사결과를 통

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1과 2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간호일

지, 대면조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1. 6.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2019. 11. 7.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

함에 따라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 신청과 함께 입

원을 신고하였다.

나. 진정인에 대한 2차 진단은 2019. 11. 14. 진행되었고, 1, 2차 진단이 일치함에

따라 같은 날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이 확정･배정되었고, 조사원은 입원

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를 위해 2019. 11. 15.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

다. 조사원이 피진정병원에 방문한 2019. 11. 15. 오전 진정인은 흥분 및 불

안정한 모습을 보여 전문의 지시 하에 격리실에 격리되고 진정제 투약으로 

진정된 상태임을 설명듣고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 2019. 11. 28. 오전 11시 30분경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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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사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의견진술서를 받았다. 이에 피진정병원 원

무과 직원이 진정인에게 설명 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집에서 딸이 놀래어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과 조카가 집에 왔다. 

집에 와서 설득이 안 되니까 경찰을 불러서 엠브란스 차를 타고 병원쪽으

로 왔다. 그래서 입원하였다. 현재는 마음도 편하고 지낼만하다”라는 진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진정인 2가 제출한 대면조사보고서의 ‘환자의 입원과정(치료력 및 병력 

포함)’에는 의무기록과 이송과정, 원무과 직원, 지구대 출동 경찰관과 통화

내용, ‘기타(가족 입원의료기관, 조사원 의견)’에는 “딸과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 ‘환자가 주장하는 입원부적합 사유(또는 퇴원 필요사유)’에는 

의견진술서 내용과 함께 “부적법 사유 호소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

고, 129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진정인의 의견진술서가 첨부되었다.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2019. 11. 28.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원 등 유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오후 5시 40

분에 진정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5. 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7조에 근거한 ‘입원적합성심사’는 ｢구 정신보건법｣ 제

24조제1항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소송에 대

해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제4항에 규정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강화된 입원절차 중 하나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

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

사 등을 통해 입원등의 적합성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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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 내지 박탈하는 인신구속의 성

질을 가지므로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당사자

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법, 부당한 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

차 마련이 필요한데, 구 정신보건법은 보호입원제도를 두면서 이러한 절차들 마

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

한 심사제도로 입원적합성심사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심사에서 대면조사는 인

신을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의 성격

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제

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이 때 조사원의 입원환자 대면조사에 

협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감염병 유행에 

의한 방역조치가 내려지거나 또는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

환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비자

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의견진술기회

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 대면조사를 위해 2019. 11. 15.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조사원은 진정인이 진정제 투여로 진정된 상태이므로 의식이 불명확할 수 있고 

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진정인 대면 일정이 2019. 11. 15. 이었

고, 입원적합성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같은 해 11. 28.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

정인에 대한 재방문이 가능할 정도의 기간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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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2는 가족 통화 시도, 환자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주

장하나, 진정인을 몇 차례 방문하여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상황이 아니었

으며, 진정인의 의견진술서를 통해 서면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상황 하에’, ‘피진정병원의 직원을 통해’ 의견진술서가 작

성된 것이기에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낮기

에, 진정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라 하더라도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대면조

사를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입원의 적법성 이외에도 치료과정에서 퇴원의 필요

성까지 검토한다는 점에서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입원적합

성심사를 통한 퇴원가능성은 봉쇄될 수 있으며, 입원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대면조사라는 절차적 권리

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은 비자의 입원이라는 신체의 자유 제한행위의 적법

절차 미흡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진정인이 2020. 1. 2. 퇴원하였기에 진정인 개인에 대한 구제는 실익

이 없으므로, 피진정인 2에게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적극

적인 대면조사 실시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조사원의 조사서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실

질적 심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 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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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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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8. 14.자 결정 20진정0310500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결정사항

【1】 피진정인에게, ㉮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

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

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

할 것, ㉰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관할 시장에게,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거나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 행위 및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배식･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

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도 직업재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인 직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음. 이러한 환자들의 청소 등의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로 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2】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개방병동의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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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4조, 

제7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행위

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도 ▽▽시장에게,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거나 병원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 행위 및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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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4. 27. 간이식을 하여 면역력이 약한 진정인을 6인실에 배정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6인실에 나를 둡니까?”라고 말하였더니, 

주치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말하며 부당하게 격리･

강박을 하였다.

나. 같은 날 격리･강박 시 강제로 주사를 투여하였다.

다. 모든 환자들이 직접 병실 청소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라. 폐쇄병동 내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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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부당한 격리･강박 및 강제 주사 투여)

2020. 4. 27. 회진 시 진정인 간수치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보다 4배 가량 높

게 나타나 “간이식을 했는데 술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하자 진

정인이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며 본인은 퇴원을 할 거라며 욕설을 하고 협조가 되

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병원 내에서 고성, 욕설, 난동을 부리면 안 된다고 설명

하였으나 계속 협조가 안 되는 상태로 위협적인 모습과 폭력 가능성이 보여 신변

의 위협을 느낄 정도여서 격리･강박을 시행하였다. 같은 날 격리･강박 시 진정

인의 상태 안정을 위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안정제를 처방하였다.

참고로 진정인은 2019. 2. 간이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1년이 넘은 

시점으로 이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병실 내 감염 환자가 있지 않아 다인실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6인실로 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다항(환자들의 노동)

환자들이 직접 개인 침대와 주변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개인 위생관리와 일

생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인지기능 저하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는 일정 부분 청소담당자가 청소를 해주고 있으

며, 각 층별 공용 공간도 청소담당자가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본원 직원 2~3명만이 배식을 할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배식을 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 층 환자 중 1~2명이 

자발적으로 배식을 돕고 있다. 이 환자들은 재활 훈련 개념의 배식은 아니고, 치

료 프로그램 공동체의 회장･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환자들이며, 자발적으로 하

는 행동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재활병동 환자들 중 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훈련비를 지급받

고 있는 환자는 현재 총 9명이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원 후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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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적응(자기 관리, 용돈 관리 등)을 돕기 위함이다. 알콜 중독 환자의 경우, 정해

진 장소에서 단순･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작업 치료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여, 원내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재활 훈련자들이 참여하여 여성･노인 병동 

외의 모든 공간 청소, 배식 및 세탁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본 원은 입원 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하여 환자 본인 및 보호자에

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휴대전

화 소지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법 촬영으로 주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중독환자들의 특성상 휴대전화로 게임･도박 

등의 위험 및 충전선을 사용한 자해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은행･직장 업무, 법적 

사항) 개별적으로 일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방병동도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을 못하거나, 불법 촬영 등의 문제 위험이 

우려되어 평일에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주말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평일에는 간호사실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 재활병

동 환자들은 평일, 주말 모두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본 원의 

방침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들의 입원 초기 병동생활 안내 교육 시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환자들의 개인 물건들은 직접 청소･관

리를 하고 있으며, 병원 공용 공간들은 재활병동 환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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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은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로 식사 시 자발적으로 배식(밥, 반찬, 국 퍼주

기)을 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배식을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3) ▷▷▷, ◍◍◍, ◈◈◈

피진정병원 입원환자이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배식, 청소, 세탁) 참여는 재

활병동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피진정병원의 권유와 본인의 의사에 따

라 참여 여부를 결정 및 진행하며, 1일 활동 시간은 5~6시간 정도 소요되고, 매 

달 훈련비를 받고 있다. 병실 청소는 각 병실 환자들이 하며, 그 외 모든 공간을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 ◍◍◍ 환자는 공휴일에는 격주로 당직 업무를 하고 있다.

4) ◎◎◎

피진정병원 행정실 직원이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6층 폐쇄병동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중전화는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록 상 ‘전화 제한’이란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입원 관련 서류,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지시

서, 간호기록지, 재활훈련 환자 관련 서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서, 병동 생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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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보호자 안내문),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전화조사,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과 나항(강제 주사 투여)

1) 2020. 4. 21. 입원 당일 진정인은 2인실에 입실하였고, 같은 달 27. 오전

에 6인실로 옮겼다. 이날 오후 회진 시 주치의는 진정인에게 간수치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진정인이 갑자기 고성으로 흥분하면서 “이 씨×× 내

가 전화해서 가만히 안둘꺼야!!”라고 말하며 부인 욕을 하였다. 그리고 치

료진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해 위험성이 있어 주치의 지시 하에 

격리 및 사지강박, 안정제를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환자에게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격리･강박은 15:40 ~ 19:40까지 시행되었고 그

동안 진정인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2) 진정인은 평소 개인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타 환자들의 민원 제기로 총 

6회의 병실을 이동한 적은 있으나, 감염 우려 때문은 아니었다. 진정인은 

간이식 수술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3) 입원 당일 치료진은 보호자(진정인의 아내, 아들) 및 진정인에게 전화 제한과

격리･강박 및 주사제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동의 및 서명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노동 부과)

1)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입원 중인 병실을 각자 청소하고 있다. 

다만, 여성･노인 병동은 예외적으로 피진정병원 전담 청소직원 1명이 청소

하고 있다. 식사 시 자발적 배식 봉사 환자들이 국, 반찬 등을 배분하고 있

다. 그 외 병원 안팎 청소, 세탁, 추가 배식 관련 업무는 재활 훈련 참여자들

이 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다.

2) 피진정병원 전체 231명 중 진정인이 진정한 시점(2020. 5. 12.)의 원내 직



2020. 8. 14.자 결정 20진정0310500
8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제2편  침해구제분야 931

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2명이었으며, 현재 참여자는(2020. 7. 기준) 

총 9명이며, 모두 자의입원자로 재활병동 환자이다.

3)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는 원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원내 재활 운영 규정｣

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활 운영 목적은 “직업인으로서의 취업

이 아니고 독립된 취업을 준비하는 적응단계이며, 알콜 의존 환우의 취업

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우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규정 내 4.1.5 작업 치료 절차에서 “본

원에서는 작업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원내 재활 훈련은 환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서, 운영 확인서 및 서약

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배식 봉사 환자

들은 이러한 신청 서류 및 재활 관련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직업 재활 프로그램(배식, 청소, 세탁) 운영에 관하여 의사 지시서에서는 

‘병동 프로그램 참여’로 기록하고 있으며 간호기록지에서는 ‘원내 재활 시작

또는 원내 재활 중’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원내 재활 운영 규정서 상

의 원내재활훈련위원회, 원내 재활훈련 운영 및 평가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개방･재활 인수인계서에서는 ‘원내 재활 3개월’이라고 단순 기재

하고 있다.

6) 또한, 관계 서류인 ‘재활 평가표’ 내 평가 항목에서는 원내 재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내 재활 환자 종합 목록에서는 재활 활동에 대한

내용은 배식･청소･세탁 관련 고충상담 및 지시 사항에 관한 기록뿐이다.

다.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1)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는 진정인의 전화 사용을 일주일간 제한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진정인은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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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동생활 안내서에서는 병원 내 모든 환자들이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안내서 상 ‘전화’는 ‘공중전화’를 의미한다. 또한, 보

호자 안내문에서 ‘휴대전화는 반입 불가’라고 하고 있다.

3) 피진정병원은 사생활 침해, 도박 중독 우려, 집중 치료, 자해 위험성으로 

인해 폐쇄병동 환자(총 198명)들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개

방병동 환자(총 10명)는 평일(월~금)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은 허용하고 

있다. 재활병동 환자(총 23명)들은 항상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4) 피진정병원 내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한 기록은 보호

자 안내문에서만 확인이 되고, 그 외 환자의 의료 기록에는 내용이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

진정인은 2020. 4. 27. 부당하게 격리･강박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가항의 1)과 같은 진정인의 행동이 존재하는 점, 주치의의 지시에 따른 격리･강

박인 점, 진정인이 주장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제 주사 투여)

진정인은 2020. 4. 27. 격리･강박 시 간호사가 강제로 주사를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간호사가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투여한 것은 진정인의 상태에 따라 치

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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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노동 부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제2항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본

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하며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요법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

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예 : 공예품 만

들기 등)을 의미하여, 내부에서 실시할 경우 1일 6시간 이내, 1주 3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작업

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에서 “작업

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 업무와 관련된 청소, 배식 등을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업치료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작업치료 내용의 구체화 및 작업치료 개시 시 관할 지방자

치단체 등에서의 작업치료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 및 사후 감독체계 마련

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8. 1. 30. 결정).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시

설의 직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청소, 배식 등)를 작업치료 수단에서 제

외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도하고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

고 2019년 ｢작업치료지침｣부터 작업요법 기록지를 신설하여 작업 장소･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의 1)과 2)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본

인의 침대,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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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으나 개인 물품 외 병실 내 공용 공간까지도 병실 환자들이 분담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총 23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은 치료진과 행정인

력을 제외하고 청소 전담 1명 및 영양사･조리원･조리사 총 10명 이외 별도의 인

력 없이 환자들이 직업 재활 훈련을 명목으로 병실 외 병원 내외 모든 청소, 배

식, 세탁 일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각 병실 청소 및 배식을 하는 것이고, 

재활 훈련은 작업치료를 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이

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작업요법지침｣ 작업요법의 단계1)에서 직업재활

은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로 환자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 복귀를 돕는 과정을 의

미하고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청소, 배식, 세탁 업무는 병원 운영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마

땅히 피진정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프로그램, 직업재활 훈련

실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치료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설사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

여 환자의 동의 하에 직업재활 일환으로 시행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와 관련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배식･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

력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도 직업재

1)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서는 작업요법 및 직업재활 과정을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기초적인 작업요법(작업동기 부여), 2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요법(필요 기술 습득, 
집단 활동 시행), 3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요법(기술 훈련, 취업 상담), 4단계 직업재활
(원내･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직업 훈련 및 지도)의 치료적 활동(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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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인 직업재활로서 그 내

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들의 청소 등의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훈련을 명목

으로 병원 내외 청소, 배식, 세탁을 하게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와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

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

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으

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에서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사건(15진정0154500)

에서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

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정신보

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결정).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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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2016~2019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

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함”을 명시하였고, 2020년 현재 ｢정

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준수하여 통신의 자유 제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의 환자들에게 일률

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고, 제한 사유나 기간 등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사유를 

집중 치료 참여 방해 및 사생활 침해･자해 우려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진

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

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 물품을 철

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개방병동의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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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9. 1.자 결정 19진정0738200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

진단 절차 위반]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예외규정에 의한 지정 진단

의료기관의 자체진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에 행정조

치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계속입원이 가능하

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피진정인은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

문의의 진단을 신청하여 반려된 후 재신청하더라도 반려가 예측된다는 이유에

서, 환자 입원 후 2주 이내라는 추가진단 기한이 5일 정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추가진단 기한 일에 피진정병원의 다른 

전문의에 의해 자체 진단을 진행하였음.

【2】 비록 진정인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계속입원에 적합한 환자로 판단되었으나, 

추가진단제도 자체는 비자의 입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 중 하나임에도, 지정진단

의료기관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예외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입･퇴원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됨.

【3】 따라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추가진단 예외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체 진

단을 남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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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진 정 인 박○○

진 정 인 □□□병원장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예외규정에 의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자체

진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에 행정조치 등의 제

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차 추가진

단 절차에서 다른 병원 의사를 만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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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다른 병원 의사에게 추가진단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었고, 재신청

해도 지역 내 추가진단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6개 기관으로 전문 인력 부족

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신청하였어도 동일한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

에 본 병원이 지정진단 진료기관으로서 같은 병원에 있는 1차 진단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해 추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참고인(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피진정병원은 2019. 8. 27. 진정인에 대한 2차 진단을 신청하였고, 2019. 

8. 29. △△△△병원으로부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9. 9. 3. 자체진단을 실

시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정신

의료기관에서 입원 이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

단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입원일부터 12일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가 추가진단을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정진단의료기관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94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보건복지부 등이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조현병 발병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2019. 8. 

9.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행인을 공격해서 2019. 8. 21.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되었다. 응급입원 다음 날인 8. 22.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

의 입원을 신청하여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의 진단

을 받고 보호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2019. 8. 27. 진정인에 대한 2차

추가진단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추가진단은 2019. 8. 29. 반려(◎◎◎병

원)되었다.

다. 진정인에 대한 추가진단은 입원 12일만인 2019. 9. 3.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

의학과 전문의 윤◇◇에 의해 진행되어 진정인의 계속입원이 결정되었다.

라. 이후 진정인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

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에서 ‘입원 등 유지’라는 판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관련 규정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2주 이상

의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할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그

런데, 같은 법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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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9년 입･퇴원절차

안내�에서는 입원 이후 2주 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

을 신청하였으나 최초입원일로부터 12일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

우 국･공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복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

는 의료기관으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입원병상이 있는 전체 정신의료기관 

457개소 중에서 345개소이다.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을 신청하여 반

려된 후 재신청하더라도 반려가 예측된다는 이유에서, 환자 입원 후 2주 이내라

는 추가진단 기한이 5일 정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추가진단 기한 일에 피진정병원의 다른 전문의에 의해 자체 진단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환자 입원 

후 2주 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을 규정한 것은 비

자의입원 절차에서 입원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문의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다는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비자의 입원절차를 강화하여 환자

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의 입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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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 취지로 볼 때, 비록 피진정병원의 1차 진단을 한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할지라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선행 진단결과와 다

른 진단을 한다는 것은 1차 진단 의사의 전문성과 소속병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

정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더욱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을 무비판적으로 허용할 경우 지정진

단의료기관 간에 추가진단을 의도적으로 반려할 수 있으며, 진정인과 같이 비자

발적으로 입원된 경우 국･공립 병원 및 다른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객관적 

위치의 전문의의 공정한 진단을 기대하게 되는데, 다른 병원 의사가 아닌 동일 

병원 의사에 의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적 

진료를 받은 것인지, 추가진단을 받은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본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진정병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추가진단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것

이라고 속단하고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것은 기한 내 추가진단 신청과 진단이라는 

형식은 준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외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체 진

단을 남용한 사례로 보인다.

비록 진정인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계속입원에 적합한 환자로 판단되었

으나, 추가진단제도 자체는 비자의 입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신체의 자유를 제

한받게 되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 중 하나임에도, 지정

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예외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입･퇴원 절

차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추가진단 예외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체

진단을 남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진단의료기관에 의한 자체 진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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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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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2020. 9. 10.자 결정 20진정01834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

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결정사항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

【2】 △△△ 이사장에게, △△△ 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을 권고

【3】 △△△ 소장, △△△ 이사장에게, 피해자 4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

하여 익명처리, 자료 삭제, 정보노출 수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4】 피진정인 1,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5】 진정요지 나항의 2), 다항의 1), 라항 및 마항은 기각

결정요지

【1】 진정요지 바항과 관련하여, 시설법인의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1과 2의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

여서는 수사기관에서 ➀기부금법 위반, ➁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

인되므로 본 진정요지는 각하함.

【2】 진정요지 가항, 나항의 1), 다항의 2)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와 피진정시설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였음이 확인됨. 이는 피진정인 1, 2의 관리

책임 소홀, 일부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조치와 함께 피진정시설 담당자들과의 

적절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 이사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하고, △

△△ 이사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는 퇴임하여 별도의 인사조치를 상정하기 어

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진정요지 나항의 2), 라항 및 마항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인정할 사정은 찾기 

어려워 기각함. 진정요지 다항의 1)과 관련하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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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9조의9

진 정 인 ○○○

피 해 자 △△△ 거주 할머니(별지 1 기재와 같은)

피진정인 1. ○○○(△△△ 전(前) 소장)

2. ○○○(△△△ 전(前) 사무국장)

3. △△△ 이사장

주 문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합니다.

2. △△△ 이사장에게, △△△ 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 소장, △△△ 이사장에게, 피해자 4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익명처리, 자료 삭제, 정보노출 수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인 1,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을 권고합니다.

5. 진정요지 나항의 2), 다항의 1), 라항 및 마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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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시설’이라고 한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공동생활 하는 곳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운영진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

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원한다.

가. 부당한 신상공개

피해자 4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다. 가족들도 같은 

입장이었고 피진정시설에 올 때마다 당부를 하고 갔다. 그런데 피진정인 1, 2는 

홈페이지에 할머니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왔을 때도 같

이 사진을 찍게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의 사진을 자신의 개인블로그나 

SNS에 올리거나 방송국이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가족이 비공개 

요청한 할머니의 신상을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하여 직원들이 자제를 요청

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비공개 요청한 가족들을 비난하였다.

나. 입소노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자기결정권 침해

1) 피진정시설 내 앞 건물 증축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2019. 4.~12. 임

시 거처인 뒤채로 이사한 적이 있었다. 피진정인 2는 “나 봉사자 6~7명만 

붙여줘.”하더니, 공사를 핑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할머니들

의 방을 특별한 동의 없이 직접 치웠다. 이에 피해자 1은 매우 화를 내었다. 

할머니 짐들은 구분 없이 박스에 담겨 건물 밖으로 옮겨졌고, 장마비에 다 

젖게 되었다.

2) 피해자 1은 생전에 경복궁을 관람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

혀왔다. 진정인 등은 피해자 1의 요구를 수차례 피진정인 1, 2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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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피진정인 2는 “할머니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면 당연히 좋

아하지. 그럼 할머니가 너한테 계속 나가자고 하겠지, 너, 그럼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는 거야.”, “피해자 1만 해주면 다른 할

머니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무시하였고, 거듭된 요청에도 추운 날

씨를 핑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얼마 후 3시간이 넘는 조

계종 야외행사에 할머니 3명을 모두 참석시켰다.

다. 피진정인 1, 2의 부당한 언행

1) 할머니와 외부나들이 중 할머니가 노래(국악)를 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

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후원금을 피진정인 1이 다 가져갔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에게 왜 다 가져가냐 했더니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2) 간호사가 피해자 2에게 소고기를 대접하자 피진정인 2는 아깝다고 말하면

서 피해자 7도 소고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도 사주지 않았다는 말을 직원들 

앞에서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머니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머니와 유대관계를 맺지 마라, 네가 사회복지를 공부 안 해

서 모르는데, 입소자와 라포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 할머니가 너만 찾으

면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할머니 버릇을 망쳐놓았다. 너는 오늘부터 속리

산할머니한테 찾아가지 마라, 연락와도 받지 말고”라며 할머니와의 유대

관계를 갖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라.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1) 피해자 1은 2019. 6. 2. 침대에서 미끄러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참고인 

3(△△△ 실장)1)이 이를 발견하고 피진정인 2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병원 

1) 이하 참고인 명단은 별지 1의 주요 참고인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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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문의하자, 피진정인 2는 “괜찮다.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 병원을 모

시고 가면 된다.”며 방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할머니 얼굴에 멍이 생겨 

간호사가 모시고 병원을 다녀와야 했다.

2) 피진정시설은 치아가 없어 일반식을 드시지 못하는 피해자 1에게 일반식

을 제공하였다. 2019. 3.부터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유동식(추어탕, 곰탕, 

도가니탕, 푸딩 등)을 사다드리는 것을 보고 피진정인 2는 참고인 2(위생

원)에게 “샘아, 샘은 사회복지학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 2한테도 전이가 돼.”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피진정인 2

는 일자미상 아침회의 시간에 “어제는 진정인이 추어탕을 사가지고 와서 

드리더라. 그럼 할머니들 버릇 나빠진다.”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아침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 1이 일반식을 드시지 못하니, 맨밥을 물 말아 드시

는 것이 전부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피진정인 

1, 2는 “감사에 걸려서 못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마.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피해자 3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이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만을 상대로 폭

력성이 나타나 다른 피해자들이 매우 불안해하셨으나, 피진정인 1, 2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아침회의에서 참고인 1(요양보호사)이 심리적･신

체적 케어를 위한 24시간 1대1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진정인 1, 2는 

구청에 사업 신청을 해 보라고만 하였고, 피해자 2가 2019. 6.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와 피해자 3의 치매(폭력성)로 인한 스트레스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피진정

인 1, 2는 피해자 3을 치매환자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말을 돌리며 대화를 거부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 2는 2018. 11. 원행스님 취임법회에 피해자 

1~3을 함께 참석시키며 피해자 3과 피해자 2를 나란히 앉혀서 매우 위험한 상

황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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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

피진정인들은 지난 20년간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토지구매나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횡령하여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생계, 의･식･주 중에서도 주와 식만을 제한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일반적인 옷이나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모두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조의금으로 모자란 장례비용의 차액금을 가족에게 부담

하게 하였다. 일부 직원이 피진정인 1, 2에게 의복 구매나 식기 교체를 요구하여

도 피진정인 1, 2는 “감사에 걸린다, 규정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신상공개)

가) 피진정인 1

피진정시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인권회복 활동

을 하는 역사적인 시설이다. 그리고 후원자나 봉사자들은 할머니들의 활동 모습

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피해

자 4는 피진정인 1에게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입

소 시에 상담을 통하여 피진정시설의 특성 상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음을 피해자 4

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홈페이지에 피해자 4의 신상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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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는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올리는 것으로 피진

정인 1의 책임이 아니다. 현재 피진정인 1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는 비공

개로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

피해자 4가 피진정인 2에게 직접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4의 가족들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진정인 

1을 통하여 피해자 4의 비공개 의사를 들은 바 있다. 피진정시설은 외부에 신상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활동사진을 올리

는 것은 담당직원의 지시 하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올리고 있으며, 피해자 4의 경

우 와상 상태로 계셔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입소노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자기결정권 침해)

가) 진정요지 1)항(증축 공사 중 부당한 자기결정권 등 침해)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는 2019. 8.말부터 병가, 휴직 기간이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피진정시설 증축 공사는 참고인 1(요양보호사)과 참고인 2(위생

원)가 담당이었고, 공사업체들과 일정을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진정인 1

은 대외활동이 많아 피진정시설 증축 공사 일정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였고, 피

해자들의 짐을 야외로 옮긴 것은 피진정시설 직원들이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들의 물건 보관상태가 부실하여 다시 정비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나 직

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가 된 비가 온 날에는 필리핀 출

장 중이었다. 피진정인 1은 관리 책임을 다하였는데 이제 와서 진정인과 직원들

이 본인들의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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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2

증축 공사 중 4차례에 걸쳐서 짐을 옮겼으며, 피진정시설은 기본적으로 어

르신들과 관련한 모든 일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2019. 4.경 1차 임시거처로 이동시에는 어르신들 방의 물건들을 박스에 넣어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하였는데, 피진정인 2가 7월 즈음 2층 증축 공사가 거의 끝

나갈 무렵 출근하니 마당에 천막으로 쌓아 둔 것이 있었다. 참고인 2(위생원)에

게 물어보니 1층 보수 때문에 마당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여 진정인과 참고

인 2(위생원)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든, 이삿짐보관센타에 보관을 하든 옮기라

고 지시하였고, 피진정인 1도 비라도 올 수 있으니 천막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였

다. 그런 과정에서 비가 와서 외부에 옮겨놓은 물건이 비를 맞은 것이다. 피진정

인 2는 7월말에 몸이 안 좋아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다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달

리 피진정인 2는 어르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짐을 치운 적이 없고, 비에 맞은 짐

에 대한 책임도 진정인과 직원들에게 있다.

나) 진정요지 2)항(부당한 경복궁 나들이 거부)

(1) 피진정인 1

피진정시설은 소수 인력으로 △△△, △△△, △△△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다. 피진정시설에는 방문객과 역사관의 청소년 관람객들이 많고, 직원들은 할머

니들의 국내외 행사 등 참가에도 동행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건

강상 날씨 예보를 보고 계획을 잡고, 계획이 잡혔어도 날씨 상황에 따라 일정 조

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9. 

1.~8.까지 거동 가능한 할머니들 외부나들이 횟수는 대략적으로 피해자 1은 20

회, 피해자 2는 5회, 피해자 3은 4회 정도이다. 진정인은 피해자 1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나가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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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2

피진정시설의 외부 행사는 피해자들에게 여쭤보고 진행한다. 피해자들이 외

부 나들이를 나가자고 해도 사무실이 너무 바빠서 오늘은 못 나가고 내일 가시자

고 하면 알았다고 하실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주

장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2019. 5. 22. 피해자 1과 직원 3명, 자

원봉사자 2명이 경복궁을 가고자 했으나 경복궁이 휴관일이어서 덕수궁을 다녀

왔다. 피해자 1의 외부 나들이는 2019. 1.~8.까지 최소 20회(행사 미포함)이고, 

외부행사에도 직원들과 동행하여 식사하고 들어온다.

3)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2의 부당한 언행)

가) 진정요지 1)항(피진정인 1의 부당한 발언)

(1) 피진정인 1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용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

어서 공개적으로 후원금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후원증

서나 영수증을 바로 발급한다. 이외에 방문객이 할머님들에게 용돈이라고 개인

별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새우젓 

파는 곳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 2가 노래하고 받은 돈을 가져간 적이 없으며, 위

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나) 진정요지 2)항(피진정인 2의 부당한 발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참고인 4(간호조무사)가 외근을 다녀온 후에 할머니가 식사를 

잘 드셨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 7도 고기를 좋아하시니 다음에 상황이 생기면 

모시고 나가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할머니만 고기를 사주느냐고 말한 적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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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느 날 진정인이 “피해자 1이 계속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신다.”고 하

기에, 피해자 1이 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1은 어르신

이 원하는 약을 주지 않는다며 간호사를 불신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 2는 의료와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

야 하니, 가급적 어르신이 간호사를 의지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

4) 진정요지 라항(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가) 진정요지 1)항(피해자 1의 낙상 피해 방치)

(1) 피진정인 1

할머님들 직접 케어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간병인 2명이 1개조로 24

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시설은 양로시설이므로 노인복지법 직제 

상, 참고인 4(간호조무사)와 참고인 1(요양보호사)이 케어 담당이다. 할머님들 

사고가 발생하면, 1차 조치는 직접 케어를 하는 간병인들이 하고, 생활지도원과 

요양보호사가 대응한다. 조치 사항은 퇴촌 119로 신고를 하여, ○○시 ○○○병

원이나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피해자 1의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간병인이 할머니께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했

다고 한다. 다음날 피진정인 2가 간병인들과 함께 피해자 1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응급조치를 하

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 1의 낙상 당시 피진정시설에는 간병인 2인과 참고인 3(△△△ 실장)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 2가 출근할 무렵에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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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상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진정인 2가 

보고를 받기에는 간병인이 피해자 1에게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 1이 “이상이 없다. 이마에 약간 멍이 든 정도다”라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

여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 피진정인 2는 보고를 받고 직원들{간병인, 참고

인 6(조리사)}의 동행 하에 피해자 1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였고, 피해자 1은 피

진정인 2에게 웃으며 침대에서 떨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

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열은 있는지 속이 매슥거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별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간병인에게 ‘피해자 1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복귀하였다.

나) 진정요지 2)항(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제공)

(1) 피진정인 1

피진정시설은 양로시설(무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입소자격이 있

다. 피진정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기도 ○○시의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작성한 입소자를 위한 식단표에 의해 조리사가 다양한 요

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지자체에 보고된다.

피해자 1은 특이한 케이스로 턱이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라 틀니를 고정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참고인 4(간호조무사)가 보고를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1에 대하여 조리사인 참고인 6이 신경을 쓰면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다. 참고인 6(조리사)은 피해자 1이 좋아하시

는 도가니탕, 추어탕, 곰탕을 많이 제공하였다. 그리고 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일

반식은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게 되

어 있다. 외부에서 반입된 식품으로 인해 입소자들이 식중독이나 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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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2

피해자 1은 잇몸이 약하여 틀니를 지속 착용하면 잇몸 염증이 생겨 며칠간 

틀니를 착용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어르신의 잇몸과 턱이 좌우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틀니를 고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참고인 1(요양보호

사)이 보건소 또는 노인시설에서 나오는 식단표를 조리사에게 전달해주면 식단

표를 중심으로 조리사가 피해자 1에게 별도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

하였다. 직원들이 유동식을 사다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2019. 6.경 진정인이 직원들에게 “청국장을 끓여다 드렸는데 잘 드시더라. (시

설에서) 왜 이렇게 못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진

정인 2는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음식을 해드리는 것은 무

리다. 참고인 6(조리사)에게 말하여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하였고, 참고인 6(조리사)에게도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주장

하는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

5) 진정요지 마항(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가) 피진정인 1

피진정시설은 입소 정원 10명에 현원 5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에 맞는 직원(원장, 사무국장, 선임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조리사, 위생원) 외에 보조조리사 1명, 간병인(요양보호사) 4명, 

사회복무요원 4명이 근무한다. 문제제기 당시 입소인 5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와상환자 2명, 거동 가능 생활인 3명이었다. 일대일 케어가 충분하였고, 또한 피

해자 3은 딸이 피진정시설에서 함께 케어하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피해자 3의 간병인을 채용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참고

인 4(간호조무사)와 참고인 1(요양보호사)은 “딸이 케어를 하니 간병인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어, 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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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2

직원들은 일대일케어에 대하여 건의한 적이 없다.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치료를 진행해왔다. 또한, 진정인 등은 피해자 3의 폭력적인 성향을 

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3이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수년간 1~2회 뿐이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위원회는 각각의 진정요지에 대하여 피진정시설 직원들, 피진정시설에 근무

한 사실이 있던 사회복무요원들, 자원봉사자, 유가족, 간병인 등을 조사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진정요지 별로 참고인들의 주요 진술들을 요약한다.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신상공개)

피해자 4의 가족은 피해자 4가 생전에 피진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장례식장에 피진정시설 직원들이 왔을 때에

도 동네사람들은 피해자 4가 위안부라는 사실을 모르니 사위가 피진정시설 직

원들에게 얼른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사회복무요원 1인도 피해자 4가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진정

시설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피진정인 1, 2와 다른 직원들로부터 피

해자 4의 신상 비공개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주의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입소노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자기결정권 침해)

참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나들이를 좋아하였으며 혼자 주목받기를 바라셔서, 

같은 장소라도 일정을 달리하여 한 분씩만 모시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축공사 시 물건 정리에 대해서는 2019. 7.경 갑자기 피해자 1을 포함한

할머니들의 짐들이 밖으로 옮겨졌고, 장맛비에 일부 훼손되었으며, 이에 피해자 

1이 화를 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그 경위와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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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대해서는 진술이 상당히 상충되며 일부 참고인들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진정인 등 직원들에게 물건 훼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2의 부당한 언행)

피진정인 2의 언행과 관련하여 일부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2가 직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다른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본인들에게 부당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정인이 피해자들과 외부에 

다녀왔을 때, △자원봉사자가 할머니 1인이 요청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 주었을

때이며, 발언 내용은 “할머니 버릇 나빠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사다주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다. 다수의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2의 언행에 ‘어이가 없었다.’, 

‘당혹스러웠다.’는 당시 심경과 ‘이야기의 상대방(진정인)이 화를 냈다.’, ‘갑갑

해했다.’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가) 진정요지 1)항(피해자 1의 낙상 피해 방치)

참고인들은 2019. 6. 2. 피해자 1의 낙상 사고 경위, 발견 상황, 피진정인 2

에 대한 보고 및 대응, 그 이후 피진정시설의 대처 등 본인들이 목격한 사항에 대

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피해자 1의 부상정도가 병원을 시급하게 가야만 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나) 진정요지 2)항(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제공)

참고인들은 피해자 1은 파킨슨병 때문에 틀니를 잘 끼지 못하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식사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만, 진정인 등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외부 음식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 1이 좋아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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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요지 마항(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참고인들은 피해자 3의 폭력적인 성향과 정도, 피진정시설의 케어 방식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3의 폭력적인 성향과 문제 발생 우려가 비교적 중

대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과 참고인들의 면담조사 및 전화조사 진술, 피

진정인 1, 2의 진술서, 피진정인 1, 2의 면담조사 진술 및 의견진술, 피진정시설 홈

페이지, 업무분장, 식단표, 피해자들의 건강 관련 사항을 기재한 자료, 관련 사진, 

녹음기록,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본사항

1) 피진정시설은 노인양로시설로 XXXX년. 설치신고하였고, △△△(이하 

‘시설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고 있다. 2020. 3. 진정제기 당시 생활 

노인 인원은 6명(정원 10명, 2020. 5. 1명 사망으로 현재 5명 생활 중)이며,

종사자는 6명이다. 특히, 피진정시설을 1992년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

치의 방한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를 증언을 통해 알리게 되

었던 것을 계기로 △△△가 주축이 되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보호

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위안부’의 역사를 기록한 △△△

(이하 ‘△△△’이라고 한다)이 개관하여 시설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

△△은 피진정시설 내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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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1, 2는 피진정시설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01년

부터 피진정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6. 사직하였다. 피진

정인 2는 2008년부터 피진정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5. 퇴

직하였다.

3) 피해자들은 1920~1930년대 출생하여 대부분 고령이며, 현재는 인지능

력의 저하로 의사소통이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다.

4) 수사기관은 피진정인 1, 2를 상대로 ➀ 기부금법 위반, ➁ 횡령배임, ➂ 유

서위조, ➃ 기타(쌀 유출, 보도블럭 유출 등)로 수사 중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신상공개)

1) 피해자 4는 1930년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15년 만 85세의 나이로 △△△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20. 5. 26. 

사망하였다. 피해자 4가 피진정시설에 입소할 당시 피해자 4는 ‘피질하 

혈관성 치매’, 뇌출혈 및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침

상 생활로 독립생활이 불가하였다.

2) 피진정시설 공식 홈페이지 ‘할머니 소식’ 항목에는 △△△에 거주하였던 

어르신들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위원회 조사가 계속되던 

2020. 8. 기준으로도 피해자 4의 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례, 귀국 

경위, 해방 후 거주지가 게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역사관에도 전시

되어 있다.

3) 2020. 8. 기준으로 피진정시설 공식 홈페이지 ‘할머니 소식’ 항목에 피해자

4의 성명을 검색하면, 총 9개의 게시글이 검색되었고, 게시글의 작성일은 

2015. 10. 피해자의 입소 직후부터 2019. 2.까지였다. 특히, 2017. 12. 1.

작성된 게시글에는 피해자 4가 피진정인 1과 같이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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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의 언론은 2016년부터 ‘위안부’ 또는 피진정시설과 관련한 기사를 보

도하면서 피해자 4의 성명을 보도하였는데, 특히 피진정인 1은 언론 인터

뷰(2016년 SBS 라디오)에서 피해자 4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2016. 5. 7. ‘효 잔치’에 피해자 4를 포함한 

할머니 6명이 참여한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5) 그 이외에도 피진정시설은 수시로 대통령, 외교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등 기관장, 방송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각종 단체 등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4를 포함한 할머님들과 대면하게 하였고(2017년 1년간 내･외

부 행사 참여 28회 이상), 그러한 사항들을 사진 촬영한 후 ‘△△△ 자료집’

으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시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입소노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자기결정권 침해)

1) 진정요지 1)항(증축 공사 중 부당한 자기결정권 등 침해)

가) 피진정시설 증축공사는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로, 2019. 4. 19.~9. 27.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증축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뒤채로 옮겨 생활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2019

년도 말에 신축 건물로 이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2가 2019. 4. 14.경 증축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들과 사

망한 ○○○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물건들 중 일부를 수장고로 옮겼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 피진정인 2는 2019. 7.말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다수 있으며, 같은 해 8. 

24.부터 병가, 휴직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7. 25.~27. 해외출장 

중이었다.

라)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2019. 7. 26.~8. 3. 피해자들의 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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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물건들이 박스에 포장되어 외부 주차장에 비닐로 덮여 쌓여있

는 모습과 비가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정요지 2)항(부당한 경복궁 나들이 거부)

가) 피진정시설에서 작성한 피해자들의 행사자료 및 나들이 현황 자료를 살

펴보면, 피해자들은 매년 100여 차례가 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동이 가능한 피해자들은 연간 25회 정도의 외부행사에 참석하였다.

나) 피해자 1과 직원 3명, 자원봉사자 2명은 2019. 5. 22. 경복궁을 가고자 

했으나 경복궁이 휴관일이어서 덕수궁을 방문하였다.

라.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2의 부당한 언행)

1) 진정요지 1)항(피진정인 1의 부당한 발언)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피해자 2와 진정인과의 대화 녹음, 운행 중인 차

안에서의 녹음)에는 2020. 2.경 피해자 2의 발언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 

2는 진정인에게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했던(노래를 불렀던) 이야기를 하다

가 돈을 받지 못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2) 진정요지 2)항(피진정인 2의 부당한 발언)

가) 피진정인 2는 2001년 이후 피진정시설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건강

상 이유로 퇴사하였고, 2008. 4. 이후 피진정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

였다. 진정인은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에 학예사로 근무하는 직

원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피진정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

인의 출입이 잦은 피진정시설의 특성상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자체 회의

에 참석하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사실상 피진정시설 직원

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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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인은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해자 1과 병원을 내원한 사

실이 있으며, 이를 인지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주의를 주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마. 진정요지 라항(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1) 진정요지 1)항(피해자 1의 낙상 피해 방치)

가) 피해자 1은 2019. 6. 2. 침대에서 미끄러졌고, 참고인 3(△△△ 실장)은 이

사실을 최초 발견하여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였다. 사건 당일 피진정시설의

간호 인력인 참고인 4(간호조무사)는 휴무일이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3. 

참고인 4(간호조무사)가 피해자 1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

나) 참고인 4(간호조무사)가 2019. 6. 4.(화) 작성한 피해자 1의 외래병원 

현황에는 피해자 1의 낙상 경위와 부상의 정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 1의 의사, 진료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진정요지 2)항(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제공)

가) 피해자 1은 1928년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영양실조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1은 틀니를 착용하여 

왔으나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틀니 사용을 불편해하여, 2018년 말부터는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진정시설 간호사 및 조

리사, 피진정인 1, 2를 포함하여 직원들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시설 조리사는 보건소에 게시되는 식단표를 기준으로 1일 3식의 

음식을 조리하며, 일부 후원품목 중 식사 가능한 품목을 사용하기도 한

다. 다만, 음식을 제공하면서 생활노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정도로 갈아서 제공하기도 한다. 피진정시설은 2019. 7. 7. 이후

에는 무른밥을 외부 업체에 주문하여 피해자 1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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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2019. 1. 12. 이후로 피해자 1에 대한 

개별적인 식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외부에서 판매하는 음

식을 구매하여 피해자 1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바. 진정요지 마항(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1) 피해자 3은 치매 증상을 앓고 있으며, 2018~2019년경 피해자 2에게 의

자를 집어던지거나 다른 할머니와 다툰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시설은 입소 정원 10명에 현원 5명이며, 직원(원장, 사무국장, 선임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조리사, 위생원) 6명, 보조조리사 1명, 간병인

(요양보호사) 4명, 사회복무요원 4명이 근무한다. 또한 법인 소속 시설인 

역사관 직원들 일부도 외부인 응대 또는 피해자들의 나들이 등 사실상 피

진정시설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 3의 딸은 피진정시

설에서 피해자 3을 돌보고 있다.

3) 피해자 2가 2019. 6.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 3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피해자 2가 거주하는 방이 옮겨진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 1~3은 2018. 

11. 13. 총무원장 취임식에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신상공개)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자기결정

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이 도출되는데, 자기결정권은 삶과 인생의 설계, 생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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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결정 등에 있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

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

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

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

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피진정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며, 피진정인 1, 2는 피진정시설의 관리자들로 근무하는 동안 헌법에서 보장

하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부당하게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

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자의 신변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례는 1991. 8. 한국 최초로 피해자의 공개기자회견

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학술논문, 단행본, 

자료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한 다수의 증언집 등이 발간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며,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에 해당한다. 일본군 ‘위안

부’의 경험을 누가 알까봐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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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각자의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로 살아왔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

은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과정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대와 진실의 규

명을 가능하게 한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

도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가 관련 시설에 입소하였다거나 관련법

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의 신변 비공개 의사에 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다소 

다른 주장을 하지만, 피진정인 2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 

4는 입소 당시부터 본인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 관련 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4의 의사는 피진정인 1, 2, 유가족 

및 참고인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할만하다. 또한 피해자 4는 피진

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4가 피진정

시설에 입소한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행사에 참여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외부인

과의 면담을 반겼다는 사정들이 피해자 4의 신변에 관한 비공개 의사와 상충되

는 의사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 2는 각각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피해

자 4의 신변공개 사항은 본인들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4의 2015.~2020. 5. 피진정시설 입소 시기, 피해자 4의 출생연

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시기, 사진, 생활 모습 등 구체적인 정보들은 피진정시

설 홈페이지, 발간물, 역사관 게시물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피진정

인 1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피해자 4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피진정시설의 행사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하게 한 것과 별개로 피진

정시설이 행한 대외적인 대응들은 피진정시설이 피해자 4의 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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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왔던 것으로 이해되며, 피진정시설의 설립 목적과 취

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개 범위 이상의 신변 공개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치매를 앓던 피해자 4가 매우 고령인 나이에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와상 환자로 생활하며 본인이 처한 상황과 외부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진정시설의 조치들에 대하여 

피해자 4가 거부 또는 항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결국, 피진정시설 및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가 피진정시설에서 생활한 

2015.~2020. 피해자 4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을 포함한 신변에 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던 바,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

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피해자 4는 피진정인 1, 2

로 인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입소노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자기결정권 침해)

1) 진정요지 1)항(증축 공사 중 부당한 자기결정권 등 침해)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

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는데, 인격권

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자기결

정권은 인생의 설계, 생활 방식의 결정 등에 있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

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양원 등 시설의 공간들은 시설 운영자

가 소유하지만,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시설 입소노인들의 직접적인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진정요지와 같이 사적공간의 

이동 결정에서의 주체적 판단 기회는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과도 관련이 있다.



2020. 9. 10.자 결정 20진정0183400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제2편  침해구제분야 967

나) 피해자 1 등의 동의 없이 개인 짐을 치운 업무방식의 인권침해성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건물

의 증축 공사를 이유로 피해자 1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1의 방을 포함한 할머니

들의 방이 치워졌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할머니(사망한 ○○○)의 

방에 있던 물건들도 장맛비에 다 젖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1, 2는 

할머니들의 허락 없이 짐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부 짐

만을 수장고로 옮겼을 뿐 외부로 짐을 옮기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참고인들은 2019년 여름 공사과정에서 불상의 사유로 피해

자들의 개인 물품이 갑자기 실외로 옮겨졌고 때마침 온 비로 인하여 상당한 물건

들이 훼손되었으며 이에 피해자 1이 화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

된 진술을 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1이 본인 방의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직

접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의 진행 경위, 양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이 2020. 5. 20. 작성한 노인학대 사례의견서를 고려할 때, 피해자 

1은 증축 공사를 이유로 본인 방의 짐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하다.

건물 증축 공사를 위하여 시설 내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시설에 거

주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진정사건의 

진행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설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짐을 

옮겨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기보다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불상의 이유

로 피해자들의 짐이 옮겨졌고(진정인과 피진정인1, 2들은 모두 ‘부득이한 상황’

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보

관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짐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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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짐 정리와 공사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본인들의 방과 짐

들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

중하지 않는 업무수행 방식이었다고 지적할만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진정

시설의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2)항(부당한 경복궁 나들이 거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 1이 나들이를 원하나 ‘버릇이 나빠진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날씨, 예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반면 조계종 행

사에는 동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없고, 2019년경에는 휴무일인 경복궁 대신에 덕수궁을 방문하였

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의 진술 중 “계획이 잡혔어도 날씨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최소 2018년 중순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 1이 경복궁을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하여 피진정인 2가 평소 다른 사안에서 ‘버릇이 나빠진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들은 확인되나, 이는 진정요지 다항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의 경복궁 나들이 요청에 대하여 ‘버릇이 나빠

진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외출(나들이) 요청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이 즉시 응하

지 않고, 약 6개월 뒤에 요청을 수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가 문제된다. 피해자 1

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시설이 적절하게 피해자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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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수용하여 나들이를 준비하는 것은 피해자 1을 위하여 바람직한 처우라

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게 피해자 1의 나들이 요구를 즉시 수용해

야할 명시적인 의무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고, 다소 시차가 있기는 하

지만 2019. 5.경 피해자 1을 위한 나들이를 시행하였던 점에서 피진정시설 조치

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진정요지는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2의 부당한 언행)

1) 진정요지 1)항(피진정인 1의 부당한 발언)

진정인은 2020. 2. 피해자 2가 진정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

인 1이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정인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진

정인이 제출한 녹음에서 ‘피해자 2가 진정인에게 이야기한 상황’, 피해자 2가 고

령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다소 제한된다는 점, 진정인에 대한 면담조사 중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 2가 진술하는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는 발언을 하

였다는 주체가 피진정인 1인지 제3자인지 다소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대략적으로도 추측하기 불가능한 반면, 피해자 2의 발언 내용 자체가 왜곡이나 

과장 없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본 진정

요지는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당한 발언)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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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

리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행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단

순히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분 나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당사자들의 관계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이 비속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특성을 비하하는 취

지의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진정인 2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등이 업무 분장 상 담당자가 따로 있는 일을 개인적으

로 수행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특정한 할머니에게 유난히 유대관계를 형성하

면, 다른 할머니들과 문제가 생기니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의를 준 것 뿐이

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부당한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주장 중 소고기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가 ‘아깝다’는 표현을 하였

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때, 피진정

인 2가 ‘버릇이 나빠진다’는 표현은 수차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2가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피

해자들을 위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이

라는 점과 발언이 지칭하는 대상인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부 치매 증상을 겪고 있

는 중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당시 피진정인 2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하였다

는 점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

으로 인정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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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2의 업무와 지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발언들은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상황, 대화 당사자의 특성을 종합할 때 피

진정인 2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취지의 언행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1) 진정요지 1)항(피해자 1의 낙상 피해 방치)

진정인은 피해자 1이 2019. 6. 2. 낙상하였을 때 피진정인 1, 2의 대응이 미

흡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당사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시설 간호사의 

당시 기록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는 곧바로 피해자 1의 부상 상황을 확인하

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피해자 1의 부상 정도가 피해자 1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만 할 상황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1의 입장에서 낙상 사

건이 있던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1의 낙상 사고에 대한 

피진정인 1, 2 또는 피진정시설의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

리 인권침해를 확인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본 진정요지는 기각한다.

2) 진정요지 2)항(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제공)

진정인은 피해자 1이 일반식을 섭취하기 어려워하여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

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 1, 2가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피진정시설에서 피해자 1에게 제공한 식사가 부적

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진정인 등 직원들이 외부에서 절차없이 반입

한 음식들이 부적절한 음식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1은 치아 문제로 인하여 일반인이 섭취하는 음식을 동일하게 섭취하

기 어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시설의 식단은 보건소에서 영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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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위하여 식단표를 정한 것을 기준으로 전담인력인 조리사가 조리하고 있

는 바, 노인요양시설에 특성화된 식단으로 인정할만하다. 또한, 어떤 음식이 피

해자 1에게 적절한 음식이었는지는 당사자의 기호, 치아 상태, 음식의 조리 방법 

및 다양성, 장기적인 영양의 균형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특정한 음식을 예로 들며 ‘피해자 1이 좋아하며 그 날에

는 잘 먹었다’, ‘그 날에는 음식을 잘 먹지는 못했다’는 취지만으로 식단이 적절

하였는지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1에게 제공된 

음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조리사인 참고인 6은 피진정시설에서 

제공한 음식을 갈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2019. 6. 이후에는 

무른밥이 제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 1에게 영양적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확인된 사정과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진정시설에서 제공한 식

단으로 인하여 피해자 1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판단을 

달리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본 진정요지는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진정인은 피해자 3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에도 피진정인 1, 2가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 2는 피진정시설의 인력구조 등을 

제시하며 충분한 조치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시설은 무료양로시설로 치매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활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시설에 비하여 생활인 대비 인력이 풍

부한 편에 속한다. 또한,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는 점, 피해자 3의 치매의 

정도가 비교적 경증으로 보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상시적이라거나 중대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 피해자 3의 딸이 피진정시설에 생활하며 피해자 3을 돌

보고 있는 점,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사례(2018년 외부행사, 2019년 방 위치 

변경 민원)에서 피진정시설의 부당한 조치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24시간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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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치매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거나 

방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시설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주장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본 진정요지는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곳에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후원금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

하여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다만 진정인이 예시한 

사례는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질적인 문제 또는 후원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것으로 보인다.

후원자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후원금이 피해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충분하게 

쓰이기를 원한다는 점은 이해가능하고 타당한 요구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이 인권침해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시설법인의 후원금 운영과 관

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1과 2의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경기○○경찰청)에서 ➀기부금법 위반, 

➁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사. 소결

본 진정사건 조사결과 진정요지 바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의 2),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의 1)은 같은 항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진정요지 가항, 나항의 1), 다항의 2)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와 피

진정시설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피진정인

1, 2의 관리책임 소홀, 일부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조치와 함께 피진정시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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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과의 적절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 이사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하고, △△△ 이사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는 

퇴임하여 별도의 인사조치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2조제1항제5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정문자   위원 조현욱



제3편

차별시정분야





제3편��차별시정분야

제1장

성별을�이유로�한�차별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1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3편  차별시정분야 979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결정사항

피진정방송사에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

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

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방송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아나운서의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하였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

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진정인들에게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리

한 대우를 한 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 사유도 찾을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제3호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방송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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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진정인 2는 현재 퇴사한 상황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것)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

정인에게 지급할 것

2. 피진정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

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

하여, 진정인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는 노동자임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진정제기 이후 진

정인들을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출연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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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들은 각각 20××. ×.과 20××. ×.경 ○○○○방송 주식회사(이하

‘○○○○방송’)의 공개채용을 통해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하였다.

2) 피진정인은 ○○, ○○ 지역의 방송사업자로, 텔레비전 뉴스, 라디오 뉴스, 

자체 제작 예능 프로그램 및 내부 행사 진행을 위하여 아나운서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을 계속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3) 피진정인은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아나운서를 채용하면서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

리랜서로 구분 채용하여 수년 간 성차별을 지속해왔다.

4)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으로 인해, 진정인들은 남성 정

규직 아나운서와 방송 진행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남성 아나운서들이 정규직으로서 안정적으

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인 진정인들은 ○○○○방송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고용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다.

5) 진정인들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였을 뿐, 피진정인의 포괄적 업무 명령에 

따라 근속해왔다. 피진정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개별 프로

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맺지 않은 채, 피진정인의 방송 편성에 따라 정규

직과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편성 받았다. 이전의 계약

직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방송을 이어받았고 출연료 또한 계약직 아나운서

의 급여(월 약 300만원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배정받았다.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98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6) 진정인들은 채용 과정, 프로그램 배정 방식, 업무 지휘 관계, 출연 계약의 

전속성,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

한 근무 여건 등에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이다.

7)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프로

그램 개편을 빌미로 진정인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들은 월수입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방송의 직원 공개 채용은 인사부서의 공식적인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원 

및 채용 전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아나운서를 포함해 모든 직종에

서 사전에 남녀를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으며, 20××년 최종 합격한 신입

사원 7명 중 3명이 여성이다. 특히, 방송기술직은 직종의 특성상 응시자 

대부분이 남성이었지만 우수한 실력으로 여성이 뽑힌 것처럼, 남성 아나

운서도 실력으로 최종 합격한 것이지 남성이기 때문에 합격된 것은 아니

다. 진정인들은 20××년 아나운서 공개채용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채용 

차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진정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

○○방송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2) 진정인들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방송과 출연계약을 맺고 프로

그램만 진행하는 사업소득자이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방송사에 종속되

지 않고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사에서도 진정인들

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진정인들에게 정규직처럼 사무

실 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특정하거나 사무기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진정인들이 1일 평균 8시간을 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

들의 방송분량은 하루 평균 8시간 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평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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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방송 준비시간 포함) 외에 진정인들의 의지로 분장실, 녹음실 등 사

내 시설에서 휴식하거나 머문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진정

인들은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수로 계약된 방

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징계를 내린 적 없다.

3) 반면, 정규직은 ○○○○방송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하는 근

로소득자로,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프로그램 피디(PD) 업무를 수행하

고, 각종 기안 및 제작비 청구, 휴가 및 수당 신청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

다. 또한, ○포털 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내용을 공

유한다. 본인이 속한 부서 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부서장의 지시 및 감독으

로 근무 시간의 통제를 받는다. 외부 활동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해 대표이

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고 방송 사고를 일으킬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4) 진정인들의 사업소득은 프로그램 출연 횟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되며, 

프로그램 진행자 투입시 제작자 또는 제작 책임자와 출연료를 합의한 후 

주당 또는 회당 지급 형태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 진정인들은 ‘○○○ ○

○’등의 언론기사에 20××년 들어온 정규직 신입 아나운서에 견주어 월 

100~200만원 수입이 적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진정인

들은 연 평균 3,000~4,000만 원 이상 ○○○○방송으로부터 출연료를 받

았다. 무엇보다 진정인들의 사업소득을 정규직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는 것

은 잘못된 일이며, 진정인들은 ○○○○방송 외에 외부에서 얻는 소득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이상과 같이 성차별, 동일노동, 낮은 처우, 1일 8시간 근무 등 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

로, 피진정인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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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은 19××년부터 20××년까지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직 아나운서가 모두 여성인 것은 ○○○○

방송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와 달리 방송 진행

외에도 프로그램 피디(PD) 업무,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내 직원 교육, 

직무 연수 등에 참여하거나 제작부서 전체 정기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캠페인 내레이션, 콜사인(“00.0MHZ ○○

○○방송입니다. ○○○○”), 시보(“지금 시각은 9시 15분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가 방송됩니다”) 등 오디오 더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들과 달리 별도의 출연료 없이 사내 행사에서 사회를 보았다.

7) 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주장에 대해, 방송사는 새로운 프로그램

의 신설과 이동 등 프로그램 쇄신을 위해 수시로 개편을 단행하며, 진행자 

교체는 그 개편의 일부로서 개편 방향에 따라 프리랜서들의 출연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 및 포맷 변경은 피디(PD) 회의를 통해 결

정하며, ○○○○방송에는 공정방송 및 자율권을 저해하는 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편성위원회, 공정방송협의회가 있어 회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

배제는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출연 계약 종료를 부

당한 업무 배제 또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 관계인

1) ○○○ 경영국장

○○○○방송에서 계약직을 뽑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로, 인력을 아웃소싱

하는 과정에 아나운서뿐 아니라 여러 직종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계

속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정규직 기본급의 80%

를 지급 받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개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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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만 채용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뽑을 당시에 성별 균형을 감안하지 않아 성비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지원자들

의 이름을 보고 대략적인 성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나운서 지원자들의 남녀 

성비는 비슷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규직 직원은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서 채용하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는 필

요에 따라 수시로 충원하는데, 회사 직원인 정규직과 계약직은 인사부서에서 채

용하는 반면,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각 프로그램 피디가 ‘○○○○’ 같은 곳에 올

려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편성제작국장 책임 하에 계약하였다.

또한, 계약직 아나운서는 직원으로 부서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업무도 

하는데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그렇지 않았다. 방송 진행을 두세 개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프리랜서와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2) ○○○ 전 편성제작국장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을 통해서 뽑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프리

랜서 아나운서는 계약직 아나운서에 비해 경력 기간 같은 기준이 좀 느슨하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용은 편성제작국 쪽에서 주관하므로 편성국장이나 담당 

피디(PD)가 심사에 들어가고, 계약직 아나운서는 경영에서 주관하므로 사장이

나 다른 국의 국장들이 심사에 들어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맡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계약서는 없지만, 개편 때

마다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을 미리 구두로 통보해주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계약기간은 미리 정해지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상황에 따라 하차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연예인 등의 프리랜서들과는 출연 결정에 앞서 출연료, 

녹화 시간 등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였지만, 진정인들과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따

로 협상하지 않았고, 진정인들 역시 결정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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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의 외부 행사 등과 관련하여 공문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방송국 이미지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라디오 디제이

(DJ)로서 방송시간 외에 음원 편집이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업무를 한 것은 

다른 라디오 프리랜서 디제이(DJ)들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진행

자로서 욕심이 있어서 하였다고 생각한다.

3) ○○○ 부장

본인은 피디(PD)로 ‘생방송 ○○○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으며 현

재 직급은 부장이다. 20××. ×. ××. 술자리에서 진정인들에게 “(정규직은) 본

래 남성의 자리다”, “여자가 더 뛰어난 애였어도 얘(남성)를 뽑았을 거야”라고 발

언한 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남자 아나운서들이 하던 자리

라서 남자 아나운서를 뽑는다는 말이었다. 본인은 정규직 채용 관련 업무를 한 

적 없고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그냥 ○○○○방송 직원 중 한 

명일 뿐인데 그 발언이 문제가 되어 많이 곤란한 입장이다.

4) ○○○ 아나운서

본인은 아나운서이고, 20××. ×. 입사하여 직급은 차장이다. 현재 하는 일

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 라디오 뉴스, 프로야구 홈경기 캐스터를 

맡고 있고, 부수적으로 외부 행사나 축제 현장에서 엠씨(MC)를 하기도 한다. 방

송 진행 이외에는 행정 서무나 ‘○○의 ○○○’ 피디(PD) 업무를 수행한다. 음악

FM의 경우 표준 FM과 달리 피디(PD) 역할이 크지는 않아, 개편 시에는 디제이

(DJ), 작가들과 회의하여 코너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디제이

(DJ)와 작가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본인은 방송 모니터링, 출연료 정산 등

을 하는 일종의 관리피디(PD)이다. 비방송업무의 비율을 따지자면 방송업무의 

1/5 정도 되는 것 같다.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1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3편  차별시정분야 987

20××년 ○○○ 아나운서가 경영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최고참 아나운서가 

되었고, 아나운서들끼리 힘내자는 취지에서 아나운서 후배들을 데리고 카페에

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그때 정규직 아나운서에 남성을 뽑을 것이라는 발언

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발언을 하였다면 채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

서가 아니라 남자 아나운서가 뽑혔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한 발언이었을 것이

다. 그날 진정인 1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 건의해서 본인이 부장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방송 계열사 상황을 알아보고 이야기해보자는 뜻에서 진정인 1에

게 채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적 있다.

5) 전 ○○○○방송 계약직 아나운서1)

본인은 ○○○○방송에서 20××부터 1년 정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다. 

공개채용으로 뽑혔고, 채용 방식은 1차 서류 전형,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카메라 

테스트와 임원 면접을 보았다. 급여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월이 있었던 것 

같고, 월 평균 250~28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한다. ○○○○방송에서 지시하

는 행사 등의 진행비는 따로 받지 않았고 대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본인은 특별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회의 참석도 당시 편성제작

국 소속이라서 월요일에 모여 짧게 주간 보고하는 정도였다. 정규직 아나운서가 

수행하는 피디(PD) 업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는 일은 없었고, 본인이 ‘○○의 

○○○’을 진행할 때도 피디(PD)가 있기는 하였지만 본인이 작가랑 선곡, 프로

그램 구성 등의 실무를 거의 다 하였다

본인이 일할 때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따로 없었고, 본인이 나간 후 후배 기

수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였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는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단지 공식적인 계약 형태만 다르지 않나 싶다. 계약직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니까 프리랜서로 바꿨다는 건 누구나 알고 

1) 본인 요청에 따라 이름 및 근무기간 등 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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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방송에서 계약직으로 여성만 뽑는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2년 계약이 정해져 있다 보니 ‘오래 채워봤자’라는 생각

이 들어서 1년 근무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야겠다 싶어 그만둔 것이다.

6) ○○방송 주식회사(본사)

○○방송 주식회사는 16개의 지역 계열사가 있다. 지역○○방송에 대하여 

대주주(51% 이상 주식 소유)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방송의 인사권은

각 지역사가 가진 고유한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방송 본사는 이에 대해

지역사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의 직원 채용 

및 운영은 각 지역사의 이사회 부의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본사 또는 본사 이

사가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방송 본사는 지역○○방송의 대주주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역○○방송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지역사

사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 자료,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관계인 진술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현황

1) ○○○○방송은 ○○방송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19××년 개국하여 ○○, 

○○, ○○ 지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이며, 피진정인은 ○○

○○방송의 대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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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인 1은 20××. ×.경부터 현재까지 ○○○○방송에서 아나운서 업무

를 수행하고 있고, 진정인 2는 20××. ×.경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

다가 20××. ××.경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3) ○○○○방송은 경영국, 편성제작국, 보도국, 기술국, 미디어전략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진정인들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이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진정인이 19××년부터 20××년까지 채용한 계약직 아나

운서들도 모두 편성제작국 소속이었다.

나. 피진정인의 고용형태별 아나운서 채용 연혁

1) 19××년 이후 ○○○○방송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1~2년 간격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채용하거나

번갈아 채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9×년, 20××년, 20××년, 

20××년에 각 1명씩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데, 모두 남성이었다.

○○○○방송의 정규직 아나운서 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방송 정규직 아나운서 성별 분포

연도 성별 및 인원

198× 남성 1명

198× 여성 2명

198× 남성 2명, 여성 3명

198× 남성 1명, 여성 4명

198× 남성 1명, 여성 2명

199× 남성 1명

20×× 남성 1명

20×× 남성 1명

20×× 남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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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

데,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여성이었다. 여성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9××년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2) 두 명을 제외하면 계약기간을 채우고 

그만두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였다. ○○○○방송의 계약직 아나운

서 성별 및 근무기간은 <표2>와 같다.

<표 2> ○○○○방송의 계약직 아나운서 성별 및 근무기간

연도 성명 성별 근무기간

19××
○○○ 여 19××. ×. ×.~ 20××. ×. ××.

○○○ 여 19××.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 여 20××. ××. ××.~ 20××. ××. ××.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20×× ○○○ 여 20××. ×. ××.~ 20××. ×. ××.

* 표시는 동일인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년 채용한 아나운서 2명은 채용 당시에는 계약직이었
으나 퇴직 무렵에는 계약직 신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시기는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등으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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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진정인은 20××년부터 계약직 아나운서를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대체

하였고, 20××. ×.까지3) 피진정인이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은 

<표3>과 같이 모두 여성이었다.

<표 3> ○○○○방송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성별 분포 및 근무기간

연도 성명 성별 근무기간

20××
○○○ 여 20××. ×. ~ 현재

○○○ 여 20××. ×. ~ 20××. ××.

20×× ○○○ 여 20××. ×. ~ 20××. ××.

20×× ○○○ 여 20××. ×. ~ 20××. ××. 

20×× ○○○ 여 20××. × ~ 현재

20××

○○○ 여 20××. ×. ~ 현재

○○○ 여 20××. ×. ~ 현재

○○○ 남 20××. ×. ~ 현재

4) 20××. ×. 정규직 ○○○ 아나운서가 경영국으로 발령 나자, 20××. ×. 

○○○○방송 신입사원 모집 분야에 아나운서가 포함되었고, 정규직으로 

남성인 ○○○ 아나운서가 채용되었다.

5) ○○○○방송을 포함하여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16개 계열사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성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이, 여성은 

계약직과 프리랜서 비율이 높다. ○○방송 16개 계열사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별 성비 현황은 <표4>와 같다.

3) 피진정인은 20××. ×. 위원회에 차별 진정이 제기된 후 같은 해 8. 프리랜서 뉴스 진행자로 
남성 1명을 채용하였으나, 이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의 상황이므로 논외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프리랜서에 여성 비율이 많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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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송 16개 계열사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별 성비 현황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프리랜서 계

남성
34명 2명 2명 3명 41명

82.9% 4.9% 4.9% 7.3% 100.0%

여성
9명 5명 12명 10명 36명

25.0% 13.9% 33.3% 27.8% 100.0%

총계 43명 7명 14명 13명 77

다. 아나운서 채용 관련 ○○○○방송 직원들의 발언

1) 정규직인 ○○○ 아나운서는 20××년 신입사원 모집 전인 20××. ×. 

××. 진정인 1의 새해 인사 문자에 답하면서 “당직 본 도시락 맛있당~~ 

○○이 너두 새해 복 마니 받구~~ 남자 아나 후배 뽑으면 너도 선배로서 

역할이 클 것 같구 다른 부서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나운서 탐(팀)이 되

도록 내가 방패 역할을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고 도와주삼~~ ○○이 도

움이 많이 필요할 듯~~”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2) ○○○ 부장은 20××. ×. ××. 정규직 ○○○ 아나운서, 진정인들과 함

께 한 회식자리에서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에 관한 대화를 하는 중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잖아, 그러다가 이걸 ○○

○를 뽑은 거야, 정규직으로”, “남자자리를 뽑은 거지. 원래 남녀 구분 안 

하고 뽑았지만 남자를 주려고 했던 걸 거야, 그렇지?”, “여자가 더 뛰어난 

애였어도 얘를 뽑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 선배가 40대 후반에 방송

을 했어. ○… 선배가 이게 하얀 블라우스에 이렇게 목에다가 목이 주름이 

있으니까 스카프 하고 막 걸고 했단 말이야. 태클 더럽게 많이 들어와, 늙

은 여자 쓰지 말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 그 당시에는 그랬지”, “그러니까 

뉴스에 ○… 국장이 뉴스 했었어. 여자 아나운서는 목주름 없애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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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랬어, ○○○ … ○○○도 …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무

시하면 돼. 그런데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관점을 누가 갖고 있냐면 시청자의 몇 명이 갖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방송국의 … 때문에 길게 볼 수가 없어” 등

의 발언을 하였다.

라. 고용형태별 아나운서 채용 절차

1) 피진정인이 공개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와 계약직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

의 모집 요강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필기시험(종합교양, 작문, 인성검사), 4차 실무역량평가, 5차 최종면

접 절차를 거치고 계약직은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카메라

테스트 및 최종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 프리랜서로 채용된 진정인 1은 1

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최종 면접 절차를 거쳤으며, 진정인 

2는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 테스트 및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

2) 피진정인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 공개 채용 방식 외에 공채 응시자 

중 차점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섭외하기도 하였다. 프리랜서 ○○○ 아나

운서는 20××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응시자 중 한 명으로, 보도국으로부

터 개별 연락을 받아 20××. ×.부터 ○○○○방송에서 한 개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 아나운서를 겸직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의 아나운서 운영 방식

1) 피진정인은 방송 진행 업무를 위해 정규직 아나운서 2명과 계약직 또는 프리

랜서 아나운서 2~3명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아나운서 인원을 관리하였다.

2) 피진정인은 계약직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의 담당 업무는 ‘아나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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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진정인은 진정인들과 문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진정인들

은 프로그램별 출연계약 대신 피진정인의 프로그램 편성 및 아나운서 운영 

계획에 따라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 받았다.

4) 20××. ×. 프리랜서로 채용된 진정인 1과 진정 외 ○○○ 아나운서는 

20××. ×.까지 근무한 계약직 ○○○, ○○○ 아나운서가 맡았던 프로그

램 중 라디오 ‘○○의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어받았고, ‘○○의 

○○○’도 임시로 진행하였던 디제이(DJ)와의 계약이 종결되자 같은 해 

11월부터 진정인 1이 진행하였다.

바. 아나운서의 주요 업무 내용

1) 아나운서는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편성제작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도국에서 제작하는 뉴스를 진행하고, 미디어전략국에서 기획하

는 사업의 홍보나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아나운서들이 매주 소화하는 방송 분량이나 편성 받은 프로그램 개수 등을 

비교해보면 특정 시기나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과 계약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진정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

지 않는다. 계약직 아나운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주간 방송시간은 <표5>

이고, 진정인들과 정규직 아나운서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은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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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약직 아나운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주간 방송시간 비교표

연도 계약직 주간방송시간(분) 정규직 주간방송시간(분)

2002

○○○ 900-1,000    ○○○(여) 700-800

○○○ 700-800 ○○○ 800-900
○○○ 800-1,100

2003

○○○ 900-1,000    ○○○(여) 700-800

○○○ 800-900 ○○○ 800-900
○○○ 400-500 ○○○ 600-700

2004
○○○ 1,000-1,200    ○○○(여) 700-800
○○○ 900-1,000 ○○○ 700-800

○○○ 700-800

2005
○○○ 900-1,100    ○○○(여) 700~800
○○○ 400-500 ○○○ 800-900

○○○ 700-800

2006

○○○ 800-900 ○○○ 1,000-1,100

○○○ 1,200-1,300 ○○○ 800-1,000
○○○ 900-1,000

○○○ 900-1,000

2007

○○○ 900-1,000 ○○○ 800-1,000
○○○ 800-1,300 ○○○ 800-1,000

○○○ 800-900
○○○ 1,300-1,400

2008

○○○ 900-1,000 ○○○ 800-1,000

○○○ 700-900 ○○○ 800-1,000
○○○ 400-1,000

2009
○○○ 1,200-1,300 ○○○ 500-700
○○○ 500-700 ○○○ 800-1,000

2010
○○○ 1,200-1,400 ○○○ 600-800
○○○ 900-1,000 ○○○ 800-1,000

○○○ 900-1,000

2011
○○○ 900-1,000 ○○○ 800-1,000
○○○ 500-600 ○○○ 900-1,100

○○○ 600-700

2012
○○○ 600-1,000 ○○○ 800-1,000

○○○ 700-800 ○○○ 1,000-1,200

2013
○○○ 800-1,200 ○○○ 700-900
○○○ 400-500 ○○○ 900-1,100

○○○ 1,100-1,200

2014
○○○ 400-500 ○○○ 700-900

○○○ 1,100-1,200 ○○○ 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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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송 아나운서 프로그램 편성표(2019. 6. 기준)

이름 고용형태 진행프로그램 비고

○○○ 정규직

- TV 생방송 ○○○ ○○ (주5회)

- TV ○○○○○ (주 1회)

- R 정오종합뉴스 (주 5회)

- R ○○○○○ 홈경기 야구중계 (유동적)

20××. ×. ×. 입사

진정인1 프리랜서

- TV 뉴스○○○ ○○ ○○ ○○ (주 5회)

- R ○○의 ○○○ (주7회)

- R 21시 뉴스

20××. ×. ×. 입사

진정인2 프리랜서

- TV 생방송 ○○○ ○○ (주5회)

- TV ○○○○○ (주 1회)

- R ○○○○ ○○○ ○○○ (주 5회)

- R 15시 뉴스

20××. ×. ×. 입사

○○○ 프리랜서 - TV 뉴스○○○ (주5회) 20××. ×. ×. 입사

○○○ 정규직

- TV 뉴스○○○ (주5회)

- TV ○○○○○ ○○○ ○○ (주 1회)

- R ○○○○ ○○○ (주 1회)

- R 17시 뉴스

20××. ×. ×. 입사

3) 아나운서들의 통상적인 방송 스케줄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뉴스○○○’ 

(07:20~07:50)나 ‘생방송 ○○○ ○○’(08:30~09:30)와 같은 이른 시간

대 방송이 있는 경우 늦은 시간대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고, 아침 방송이 없

는 아나운서에게 텔레비전 ‘뉴스○○○’(20:30~20:50)와 같은 늦은 시간

대 방송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첫 방송과 마지막 방송 사이

에 라디오 뉴스나 라디오 게스트 출연, 주말 라디오 녹음 등의 스케줄을 편

성하였다. 아나운서 주간 스케줄은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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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아나운서 주간 스케줄(2019. 6. 기준)4)

월 화 수 목 금 주말

정규직 
○○○

08:30~09:30 생방송 TV ‘○○○ ○○’ 진행(60분) 

- 라디오 
‘○○ 뉴스’(5분)

- 라디오 
‘○○○ 뉴스’(5분)

-TV 
‘뉴스○○○’(20분)

11:10~12:00 생방송 라디오 ‘○○○○ ○○○’ 진행(50분)

12:00~12:05 생방송 라디오 ‘○○ 뉴스’(5분)

15:05~16:30
TV 

‘○○○○○’ 
녹화(90분)

프리랜서
진정인 1

12:00~14:00 생방송 라디오 ‘○○의 ○○○’(120분)

라디오 ‘○○의 ○○○’ 
주말분 녹음(120분)

20:30~20:50 생방송 TV  ‘뉴스○○○’(20분)

21:00~21:05 생방송 라디오 ‘○○○ 뉴스’(5분)

프리랜서
진정인 2

08:30~09:30 생방송 TV ‘○○○ ○○’ 진행(60분) 

11:10~12:00 생방송 라디오 ‘○○○○ ○○○’ 진행(50분)

15:00~15:05   생방송 라디오 ‘○○○ 뉴스’(5분)

15:05~16:30
TV 

‘○○○○○’ 
녹화(60분)

16:30~16:45

생방송 라디오 
‘○○○의 

○○’ 
출연(15분)

프리랜서
○○○

07:20~07:50 생방송 TV ‘뉴스○○○’(30분) 

정규직 
○○○

07:20~07:50 생방송 TV ‘뉴스○○○’(30분) 

11:00~12:00
TV ‘○○’ 
녹화(60분)

15:00~16:00

라디오
‘○○○○ 
○○○’ 

녹음(60분)

17:00~17:05 생방송 라디오 ‘○○○ 뉴스’(5분)

4) 위 표는 아나운서들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방송 시간만을 나타낸 것으로, 방송 준비시간 등을 포함
하지 않았으며 녹음, 녹화방송의 경우는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스케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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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인들은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이 주말 뉴스 진행을 위한 주말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고, 정규직 아나운서의 휴가 시 진정인들이 대신하여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5)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는 방송 진행 외에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년 입사하여 현재 차장 직급인 ○○○ 아나운서는 20××. ×.~×.까지

12개의 문서를 작성, 기안하였고 상시적으로 ‘○○의 ○○○’, 라디오 뉴스, 

프로야구 중계 등의 제작비를 청구,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년 입사한 ○○○ 아나운서는 월 1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용 ‘방송실

시결과’와 ‘프로그램 협찬 고지방송 내역서’를 작성하고, 주 1회 ‘라디오 프

로그램 편성 연락’, 그리고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운행표를 작성하였다.

6) 진정인들은 방송 진행 외에도 콜사인, 시보,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오디오 

더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나운서 뉴스 배정표’를 작성하거나 방송대상 

출품 자료 조사 및 음악 편집, ‘○○○ 라디오’ 이미지 편집 등의 일을 맡아서

하였다.

사.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

1) 진정인들은 진정인들이 속한 편성제작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방송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최고위 과정 졸업식 

사회’를 맡기거나 ‘청소년 캠페인’의 후원업체가 변경되었으니 재녹음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2) 진정인들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보도국으로부

터도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뉴스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뉴스에서 기사와 다른 리딩이 나갔으니 주의해 달라’는 

국장의 모니터 사항을 전달받거나, ‘보도국 회의’ 및 ‘방송사고 예방교육’ 

참석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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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인 1은 보도국으로부터 보도부분 백서 발간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설문조사에 응한 적 있는데, ‘자신이 당한 혹은 자신

이 목격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달라는 항목에 “○○○ 

보도국장은 아나운서의 의상, 메이크업, 리딩 방법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고 관여를 했습니다. 물론 보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그 방법과 기준이었습니다. 메이크업 톤이 지나치게 

밝다며 무조건 본인의 피부색과 맞추라고 지시, 본인의 리딩처럼 무조건 

톤을 높이고 크게 지르라고 지시, 문제는 이 지시가 아나운서 각자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본인의 개인적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

니다. (중략) ○○○ 보도국장이 ○○○ 아나운서의 메이크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뉴스 끝나고 매번 뉴스 편집실에서 모니터를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 차원의 결정이 퇴사였던 겁니다”라고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이 20××. ×. ×. 텔레비전 ‘○○○○○’라는 방송 

녹화를 준비하다가 라디오 ‘○○○ 뉴스’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위

서를 요구하였다. ○○○○방송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주

의, 각서, 근신, 감봉, 출근 정지, 정직, 해고이고,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구두경고 및 시말서’, ‘경위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의 외부 활동에 대해 공문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제공한 업무 환경

1)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이 근무한 지 약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진정인들에게 

책상 및 컴퓨터 등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지급하였다.

2) 피진정인은 자유로운 방송국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정인들에게 정규직 직

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출입증을 제공하고, 방송 출연을 위한 메이크업 및 

의상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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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진정인은 진정인 1 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에게 공식적인 재직증명서는

아니지만 제작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피진정인은 홈페이지에 ‘○○○○방송의 얼굴들’이라고 남성 아나운서들과

함께 진정인들의 얼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자. 정규직 및 계약직 아나운서와 진정인들에 대한 처우

1) ○○○○방송의 정규직 아나운서의 급여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400%, 식대 12만원, 물가수당 3만원, 주택수당 13만원, 근속

수당 5만원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자가운전보조비 30만원5)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근속년수가 늘어나고 승진을 통해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차장대우 3만원, 차장 5만원, 부장대우 6만원, 부장 7만원, 

부국장 10만원, 국장 13만원)을 받으며 보직을 맡게 될 경우 직책수당

(편성제작국장 30만원, 제작부장 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2) ○○○○방송 정규직의 호봉 및 경력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신입사원 공

채를 통해 입사한 경우 별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학 졸업 및 군 경력에

따라 호봉을 책정하고, 경력사원의 경우에 한해 ‘경력평정기준표’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정규직 아나운서는 임금 외에도 프로그램 진행비 명목으로 약 1만원을 실

비로 지급받으며, 회사의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개인이 가입한 연금액 일

부를 보조받거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규직에게 체

력단련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다.

4) 계약직 아나운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5) 자가운전보조비는 정규직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차량 소유와 상관없이 정규직들에게
모두 지급된다. 다만, 60,000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 지급은 2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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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식대 12만원, 물가수당 3만원, 주택수당 13만원으로 구성되며, 그 

밖의 특별상여 및 직무수당은 사장이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급의 호봉 책정 방법은 신규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다.

5) 진정인들은 방송 출연 횟수 당 라디오 뉴스 1만원, 라디오 프로그램 6만원, 

텔레비전 뉴스 5만원, 텔레비전 프로그램 5만원, 토크 프로그램 15만 원 

등의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6) 이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라 피진정인이 신입 정규직 아나운서와 진정인들

에게 1년 간 지급한 금액(제세 포함)을 살펴보면, 비록 각각 근무한 시기 

및 급여 산출 시기 등이 달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표8>과 같이 신

입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

<표 8>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신입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1년간 지급한 금액

대상 산출 기간6) 금액 비고

진정인 1 20××. ×. ~ 20××. ×. 40,685,000원 20××. ×. ○○○○방송 입사(5년차)

진정인 2 20××. ×. ~ 20××. ×. 36,725,000원 20××. ×. ○○○○방송 입사(2년차)

정규직 

아나운서
20××. ×. ~ 20××. ×. 43,050,600원

20××. ×. ○○○○방송입사(1년차)

기본급 6호봉

자가운전보조비 24만 포함

차. 위원회 진정 제기 후 프리랜서 아나운서 관련 변화된 상황

1) 피진정인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된 진정인들과 별도의 용역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프리랜서 뉴스 진행자 및 엠씨

6) 피진정인이 진정인들과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산출한 기간이 다른 것은 20××. 
×. 입사한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 첫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수습기간 이후부터 1년 간 산출하였고, 
진정인들의 경우 20××. ×.~×. 프로그램 폐지 및 하차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는 시기 직전 1년
간 산출하여 동일한 기간 내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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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들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진정인들에게도 계약서 작성을 요

구하였으나 진정인들이 거부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 ×. ×. 분장실 출입문에 ‘분장실 사용 안내’라는 공고

를 붙여 텔레비전 프로그램별 사용 시간을 제한하였고 당시 텔레비전 프로

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진정인들은 분장실을 출입할 수 없었다.

3) 20××년 ×. ××. 진정인 1은 ○○○ 제작부장으로부터 책상을 정리하라

는 통보를 받았다.

4) 진정인들과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는 모두 ‘편성제작국’ 내 ‘제작부’ 소속이

었는데, 20××. ×.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를 ‘편성기획부’로 이동시켰다.

5) ○○○○방송 홈페이지의 ‘○○○○방송 얼굴들’에서 ‘아나운서’카테고리를

삭제하고, ‘뉴스/프로그램 진행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진정인 1을 디제이

(DJ)로 표기하였다.

카. 위원회 진정 제기 후 불이익 관련

1) 20××. ×. ××. ‘○○○○방송 아나운서들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2) 20××. ×. 기준, <표6>과 같이 진정인 1이 진행하던 주요 프로그램은 텔

레비전 ‘뉴스○○○ ○○ ○○ ○○’(주 5회)과 라디오 ‘○○의 ○○○’(주 7회), 

라디오 ‘○○○ 뉴스’였고, 진정인 2는 텔레비전 ‘생방송 ○○○ ○○’(주 5회), 

텔레비전 ‘○○○○○’(주 1회), 라디오 ‘○○○○ ○○○ ○○○’(주 5회), 

라디오 ‘○○○ 뉴스’를 맡아 진행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 ×. ××. 라디오 개편을 통해 뉴스 경쟁력 제고와 52

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여 저녁 뉴스를 없애는 추세라는 이유로 진정인 1이 

진행하던 라디오 ‘○○○ 뉴스’를 폐지하고,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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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진행하던 ‘○○○○ ○○○ ○○○’과 라디오 ‘○○○ 뉴스’의 진행자

를 정규직 ○○○ 아나운서와 ○○○ 아나운서로 교체하였다.

4) 20××. ×. ×. ○○○○방송의 보도국에서는 채용 공고를 통해 프리랜서 

‘뉴스 진행자’를 모집하여 남성과 여성을 채용하였다.

5) 피진정인은 20××. ×. ×. 텔레비전 개편을 통해 진정인 1이 진행하던 

‘뉴스○○○ ○○ ○○ ○○’과 진정인 2가 진행하던 ‘생방송 ○○○ ○○’,  

‘○○○○○’에서 진정인들을 하차시키고, 20××. ×. 채용한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투입시켰다. ‘뉴스○○○ ○○ ○○ ○○’과 ‘○○○○○’는 ○

○○ 앵커가, ‘생방송 ○○○ ○○’는 ○○○ 엠씨(MC)가 맡았다. 그 밖에 

개편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정규직 ○○○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

○○○ ○○○ ○○’을 폐지하고 ‘○ ○○○ ○○○ ○○’, ‘○○○ ○○○’, 

‘○○○ ○○○’를 신설하였다.

6) 두 번에 걸친 피진정인의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진정인 1은 주 5회 라디오 

‘○○의 ○○○’ 디제이(DJ)와 라디오 ‘캠페인 더빙’을 맡았으며, 진정인 2는

주 1회 라디오 ‘○○○의 ○○’에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 

1의 출연료는 주 82만원에서 주 42만원으로, 진정인 2는 주 62만원에서 

주 5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기간별 진정인들 주당 프로그램 출연시간 및 출

연료는 <표9>와 같다.

<표 9> 기간별 진정인들 주당 프로그램 출연시간 및 출연료

기간
진정인 1 진정인 2

시간 출연료 시간 출연료

20××.  ×. ×. ~ ×. ×. 940분 82만원 610분 62만원

20××.  ×. ×. ~ ×. ×. 915분 77만원 360분 32만원

20××.  ×. ×. ~ ×. ×.
840분 42만원

10분 5만원

20××.  ×. ×. ~ 현재(타사 입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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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정인 2는 주 5만원의 출연료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2019. 10.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8) 피진정인은 20××. ××. ××.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한 시청자위원이

여성 아나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해명하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이

후 제작팀과 출연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차별 판단

1) 조사대상 여부(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 1은 20××년 ×월에, 진정인 2는 20××년 ×월에 ○○○○방송에 

프리랜서로 입사하여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한 20××년 ×월 ××일 시점에

서는 1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인 프리

랜서 고용형태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피해의 현재성이 존재

하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하였는지 여부

｢헌법｣ 제11조제1항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누구든

지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

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합리적 사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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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자격요건(진정직업자격요건)이나 특정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

인 조치 등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

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

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는 남성 및 

여성 아나운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된 성별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

한다면 여성 11명, 남성 6명으로 오히려 여성을 채용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

성이 결혼, 임신, 자녀양육 등으로 퇴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당시 기업 관행으

로 인해 남성 아나운서에 견주어 여성 아나운서의 퇴사 비율이 높아 그 결원 자

리에 같은 성별의 아나운서를 채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 여성 아나운서의 퇴사 및 승진

으로 인해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함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1997년부

터는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피진정인은 여성 아나

운서가 필요한 시기마다 계약직 아나운서를 모집하였고, 심지어 20××년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의 승진과 여성 계약직 아나운서 1인의 감소로 여성 아나운서

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정규직 모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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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규직 아나운서를 모집･공고하여 

남성을 채용하였다. <표5> ‘계약직 아나운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주간 방송시

간 비교표’에서 20××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 여 정규직 아나운서 각 1명과 

여성 계약직 아나운서 3명으로 남성 아나운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20××년 정규직 아나운서를 모집･공고하여 남성을 채용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20××년 이후부터 계약직 아나운서 모집을 중단하고 프리

랜서 아나운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하였으며, 인정사실 나항의 <표3>과 같이 계

약직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을 채용하였다. 한

편, 20××년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남성 아나운

서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자 정규직 아나운서 모집･공고를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

로 남성을 채용하였다.

피진정인은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

집･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리

에는 남성이 채용되었다. 이를 통해 피진정인은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사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

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

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

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채용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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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라는 관계인 

○○○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방송국 내의 성차

별 관행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3) 진정인들을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업무 수행의 동일성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

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

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

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

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

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101011 판결 참조).

보충적으로는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 업무의 구

체적 내용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이 상호 순환, 교차･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행

하던 업무를 상호 인수인계하며 부재 시에는 상호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

는지 여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그리고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기여도 비

교를 통하여 진정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남성 정규직 업무와 동일한지를 판단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참조).

진정인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거나 라디오 디제

이(DJ), 토크쇼 엠씨(MC) 등을 맡아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비정기적

으로 콜사인, 시보, 캠페인 녹음, 오디오 더빙 업무 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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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방송을 위한 대본 회의, 헤어, 메이크업 등 방송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방송 전 준비 및 후속 작업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다

른 방식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인정사실 바항 내지 아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진정인들이 맡은 프로그램 

개수 및 방송 분량 등에서 정규직 아나운서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방송을 위해 주 5일 출근한 점, 정규직 역

시 방송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었던 점, 정규직 

아나운서와 교대로 주말 당직 뉴스를 진행한 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은 정규직 아나운서 또는 정규직 기자와 공동으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정규직 아나운서의 휴가 시 

프로그램에 대신 투입되는 등 진정인들과 정규직의 업무가 상호 대체 가능하였

다는 점 역시 진정인들과 정규직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들이 방송 업무 

외에 제작비 정산 및 각종 기안 등의 행정 업무 및 피디(PD)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제작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 업무의 경우 같은 정규직 아나운서 간에도 근속연수와 직급 등

에 따라 부여되는 업무량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점, 라디오 음악 방송을 진행

하는 진정인 1 역시 피디(PD)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던 점, 아나운서의 주요 업무

가 방송 진행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아나운서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행정 업무 등

을 기준으로 업무의 동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은 아나운서의 핵심 업무인 방송 진행

에서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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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

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

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4. 2. 2016다277538 판결 참조).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원고(방송국)가 참가인(프리랜서 아나운서)의 ①업무 내용을 구체

적으로 지시하고, 뉴스 진행 중의 동선 및 어조 등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휘･감독하였으며, 방송 업무 외의 영역에서도 일방적 지시를 하던 관계인 점, 

②참가인이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점, ③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구분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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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 ④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참가인이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점, ⑤원고가 참가인의 휴

가를 비롯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서도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

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 참조).

(1) 피진정인의 진정인들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프리랜서로 채용한 후 출연 프로그램, 보수와 비용, 

권리와 의무, 업무 수행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들과 구두 계약으로 출연 프로그램 및 출연료 

등을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피진정인의 방송 편성 및 인력 운용 계획에 

맞춰 진정인들에게 프로그램을 배정하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회당 출연료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들이 독립적인 프리랜서였다면 자

신의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편성 및 출연료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관계인 ○○○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인들은 피진

정인의 편성한 프로그램을 협상 등 없이 대체로 수용하였고 거부한 적도 없었다.

진정인들은 뉴스 앵커, 라디오 디제이(DJ), 토크쇼 엠씨(MC), 청소년 캠페

인 녹음 등 피진정인이 고정적으로 편성한 방송 업무 외에도 캠페인 녹음, 스팟, 

광고 더빙 등 수시로 발생하는 방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보수가 없음에

도 콜사인, 시보, ‘이어서’ 등 오디오 더빙 업무를 한 것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

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은 방송 업무 외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방송 근

무표를 작성하거나 방송대상 출품 자료조사 및 음악 편집, ‘○○○ 라디오’ 이미

지 편집, 유튜브 노래모음 원고 작성 등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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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정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진정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편성제작

국뿐 아니라 뉴스를 제작하는 보도국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상시적으로 전달받았다. 가령 20××. ××. ×. 뉴

스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국 취재부의 조치 사항이라며 담당 아나운서는 해당 뉴

스 시작 30분 전까지 원고를 가지러 보도국에 와달라고 공지하거나, 20××. ×. 

××. 진정인의 기사와 다른 리딩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보도국장의 모니터 내용

을 전달하였고, ○○○ 보도국장은 아나운서의 의상과 메이크업, 리딩 방법 등 

모든 부분을 체크하고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0××. ×. ××. 보도국 회의 

및 방송사고 예방교육 참석을 지시하고, 20××. ×. ××. 부동산 최고위 과정 

졸업식 사회를 지시하는 등, 피진정인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를 진정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 밖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게 방송 사고에 대해 경위서를 받는 등 유사 징계를 내림으로서 진정인 1을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

(2) 계약 관계의 전속성과 배타성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중요한 근거로 외부 

활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진정인들은 하루에 보통 3~4개의 고정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3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외부행사를 위한 이동, 사전 준비, 본행사, 방송국 복귀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의 평일 외부 활동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진정인들의 주요 외부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에서 사회를 보

거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방송아카데미 등에

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에서 원고(방송국)가 참가인(VJ)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상 참가인들이 원고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
무하면서 원고가 아닌 다른 방송국의 영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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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것 등인데, 이와 같은 성격의 외부 활동은 정규직 아나운서

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인들이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진정인들은 같은 지역 내 타방송국에 출연한 경

우가 없으며, 진정인들이 ○○○○방송의 뉴스 등 주요 간판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방송 홈페이지에서도 아나운서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은, 대외적으로 

진정인들이 피진정인 소속 아나운서라고 인지할 만한 전속성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 외부활동시 신청서를 작성해 대

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인 진정인들은 그러한 제약

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의 행사 진행을 의뢰

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았고, 관계인 ○○○의 진술에서도 ○

○○○방송의 이미지 및 품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문을 받은 점을 인정한 

바, 피진정인은 사실상 진정인들의 외부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3)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제공한 근무 환경

진정인들은 일정한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고, 피진정인이 지정한 스튜디오 등에서 방

송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

피진정인은 편성제작국 내에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 등

을 진정인들에게 제공하였고, 진정인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피진

정인이 제공한 사무공간이나 분장실 등에 머무르며 근무하거나 방송 외의 시간

에도 업무 지시 등에 대비하여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방송 진

행을 위한 분장 및 의상 등을 진정인들에게 지원하였고, 거의 매일 방송국에 출

근하는 진정인들에게 정규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출입증 및 구내식당용 카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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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요소들

대법원 판례는 외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나 취업규칙이나 인

사규정 등의 적용이 불명확한 사정,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근

거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이 제3자를 고용

하여 뉴스 등의 진행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방송사가 편성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나운서의 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을 위험은 방

송사에 귀속되는 점, 방송사가 편성한 상당한 프로그램을 매일 지속적으로 수행

하므로,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지급되는 점 또한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진정인들의 위원회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에게 문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진정인의 분장실 사용을 제한

하고, 사무 공간의 철수를 요구하고, 홈페이지에서 아나운서 명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들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진정제기 전까지 진

정인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5)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을 일방

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형태, 업무 환경 등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정인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진정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

정할 수 있다.

4)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부

방송국에 종속된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고용형태 자체

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진정인들이 처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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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근로 여건, 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서의 실질적인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때에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적

이고 고정적이며 배타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정적 급여를 받

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규모를 자신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

랜서는 불공정한 계약,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처우에서도 각종 부가수당, 휴가, 사내 복지 혜택, 

사회보험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다. 반면, 사용자들에게 프리랜서는 

계약직과 달리 기간의 정함 없이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조직의 필요에 따라 해고

할 수 있고, 역으로 필요하면 언제까지라도 정규직 전환의 부담 없이 계약을 연

장할 수 있다. 즉,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책

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숙련된 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수단

이 되기도 한다.

진정인들 역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것은 피진정인이 방송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프리랜서로 채용하였기 때문이지,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를 선

호해서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진정인이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채용한 행위는 여성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000년 이후 여성 아나운서들이 ○○○○방

송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진정인들의 경우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뽑을 것이라는 이

야기를 공공연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규직 모집･공고에 응시하기란 쉽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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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리랜서 가운데서도 고액의 출연료를 보장받고 지역과 방송사에 구애

받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통상적

으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공중파에서 인지도와 명성을 쌓은 특정 소수에 해당

하며, 같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지역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가 가진 

특수성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은 서울

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어렵고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내 

특정 방송국 소속 아나운서로 인식되면 사실상 다른 방송국에 출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정인들 역시 사실상 정규직, 계약직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는 방송 진행 업

무를 수행하고 사실상 피진정인과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고용형

태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규직 아나운서보다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

해 왔다. 진정인들은 고정된 월 급여 대신 프로그램 출연 횟수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받았는데, 1년차 정규직 아나운서가 받은 연봉(수습기간 제외)과 ○○○○

방송에서 5년차, 2년차 경력을 가진 진정인 1, 2의 1년치 수입을 비교하더라도 

인정사실 아항의 <표8>과 같이 정규직 아나운서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수입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진

정인들은 몇 년을 일하건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진 구조에서 배제

되어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

진정인들은 정규직들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은 물론 근

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연차휴가, 모성보호 혜택 등도 받지 못한다. 무엇보

다 진정인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 속에서, 파업 등 방송국 사정에 따라 방송이 

축소되거나 방송국의 인력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프로그램이 배정되는 등 피해

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피진정인과의 종속 관계는 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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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들이 받은 불리한 대우는 모집･채용 과정

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성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5)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아나운서 채용 시 남성을 정규직으로, 여성을 계약직이나 프리

랜서로 채용한 것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의 의도가 없

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

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남성 아나

운서가 필요할 때와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를 구분하고, 모집 단계에서부터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규직 형태로, 여성 아

나운서가 필요한 시기에는 계약직과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공고를 낸바, 차별 의

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별을 이

유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모

집 행위의 결과로서 상당 기간 고용형태 별로 성별 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것

에 대해 채용 응시자 성별 명단과 합격자 점수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불어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모집 및 채용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규직 채용에 대해 특정 성별을 염두에 두

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기술직은 직종의 특성상 응시생 대부분이 남성이

었으나 우수한 실력으로 여성이 뽑힌 것처럼, 최종 합격한 남성 아나운서도 실력

으로 최종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기술직 응시생의 대다수가 

남성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나운서의 응시생의 성별 확인은 불가하다

고 서면으로 답변한 점, 면담조사에서 관계인 ○○○ 경영국장이 “이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성별을 파악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아나운서 응시자의 남, 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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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성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하지 못하므로, 피진정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아나운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실제로 피진정인이 제

출한 자료 중 유일하게 아나운서 응시자 성별을 알 수 있는 ‘20××. ×. 프리랜

서 뉴스 진행자 모집’에서 응시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87명(14.2%), 여성

이 525명(85.8%)으로 여성의 지원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법｣ 제30조는 분쟁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남성 아나운서가 합격한 것이라

면, 피진정인이 남성 및 여성 응시자 비율과 같은 통계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한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성차별이 아님을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진

정인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고 우연한 결과라고 강조할 뿐, 진정직업자격이나 적

극적 우대 조치 등 남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방송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전직 여성 아나운서가 근무 

당시에도 계약직으로는 여성만 뽑는다고 생각하였고, ○○○○방송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들도 피진정인이 남성 직원을 뽑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하거나 사후

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비록 이들이 아나운서의 채용에 권한이 없고 경영진으

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이 정규직 아나운서의 남성 채

용을 당연시할 정도로 피진정인이 20년 이상 여성 아나운서를 열악한 근로조건의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을 보더라도 진정인들은 형식상 프리랜

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진정인이 여성의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전

환하여 채용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 오히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

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그 고용형태를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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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 주식회사가 제출한 ○○방송의 16개 지역 계열사의 아나운서 고용

형태를 보더라도, 인정사실 나항의 <표4>와 같이 남성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

직과 무기계약직에 고용된 비율이 87.8%로 높은 반면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에 종사하는 비율이 61.1%에 이른다는 점은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채용

하려는 아나운서의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

은 프리랜서로 채용하였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

는 진정인들에게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어떠한 합리적 사유도 찾을 수 없는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나. 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위원회 진정제기 이후 20××. ×. ××.과 20××. ×. ×. 두 번에

걸쳐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진정인 1은 진행하던 3개의 프로

그램 중 1개 폐지(라디오 ‘○○○ 라디오 뉴스’), 1개 진행자 교체(텔레비전 

‘뉴스○○○’)로 2개의 프로그램에서 하차되었으며, 진정인 2는 4개의 프로그램

중 3개의 프로그램에서 하차(라디오 ‘○○○○ ○○○ ○○○’, ‘○○○ 라디오 

8) 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7개 채널 저녁종합
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중 8명이 30대 이하(80.0%)이고, 남성앵커는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8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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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텔레비전 ‘생방송 ○○○ ○○’)되었다. 그로 인해 진정인 1은 라디오 

‘○○의 ○○○’과 ‘캠페인 더빙’ 방송만 하고 있으며, 진정인 2는 주 1회 라디오 

‘○○○의 ○○’ 게스트로 15분 방송만 진행하다가 생계가 곤란하여 20××. 

××. ××. ○○○○방송을 그만두고 이직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변동이 방송국 프로그램 쇄신을 위해 정기적, 상시적

으로 있어 왔던 프로그램 개편일 뿐 진정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피진정인의 개편이 5명의 아나운서 중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

2명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이전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편을

하더라도 진정인들에게 다른 프로그램 진행을 맡겨 일정 수준의 방송 분량 및 

보수를 유지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프로그램

하차 통보는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진정인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진정인들이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 및 피진

정인과 절대적 종속 관계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전형적인 노동통제 방식이다.

덧붙여 피진정인이 20××. ××. ××.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여성 아나

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제작팀과 출

연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취

지로 발언한 바, 이는 진정인들의 프로그램 하차에 위원회 진정이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 대한 방송출연 개수와 시간, 보수를 일방

적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진정인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것 외에 납득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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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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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5. 26.자 결정 18진정0802200등 병합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행 개선 방안 마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포함 

의견 표명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업체 선정기준 개선 의견 

표명

【3】 피진정인들에게, 여성혐오･차별 언행 방지 및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 중단, 피해자들의 관련 업계 복귀 환경 조성 의견 표명

결정요지

【1】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 대상 중 하나인 여성 프리랜서가 온라인상에서 괴

롭힘의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여성혐오 및 차별 관행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

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피진정회사들에게 관행 개선 

및 불이익 금지 의견을 표명함.

【2】 피해자들이 프리랜서로서 고용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원인 발생 1년이 경과

하여 진정사건은 각하함.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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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

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

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

기 바란다.

3. 한국콘텐츠진훙원장에게,

게임 업계에서 인권적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및 차

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사용자들의 여성혐오･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

들의 혐오･차별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

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 18진정0802200･18진정0802400･18진정0802401･18진정

0802600 ･18진정0802800･18진정0802900･18진정0802901･18진정

0803000･18진정0803200･18진정08076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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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 건 명 :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차별

다. 진 정 인 : 김○○

라. 피 해 자 :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마. 피진정인 : 별지 2 기재 목록과 같음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여성프리랜서 ○○○○○○○ ○○ 대표이고 현재 전국여성노동

조합 ○○○○○○○○○○○○ ○○○이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과 외주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작품을 제작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및 

웹툰 작가이다.

가. 피해자 1(사건번호: 18진정0802200)

피해자 1은 2016. 11. 1.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와 피해자 1이 작업하였던 ‘○○○○○○○’ 

게임 카페 게시판에서 남성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 피진정

인 1은 이를 이유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 일러스트레이터 교체’라는 명목 

하에 해당 게임에서 피해자 1의 작업물을 삭제하였다.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

해 피해자 1은 관련 업계로부터 작업 의뢰가 단절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나. 피해자 2(사건번호: 18진정0802400･18진정0802401)

1) 피해자 2는 3년 전 SNS에서 페미니즘 이슈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2018. 3. 26. 디시인사이드와 루리웹 등의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언급되는 등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피진정인 2는 남성 사용자

들의 요구로 ‘△△△△’라는 게임 안에서 사용되고 있던 피해자 2의 작업

물을 내리겠다는 공지하고 삭제하였다. 이후 피해자 2는 관련 업계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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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뢰가 들어오지 않거나, 연달아 다른 회사에서도 작업물이 사용되지 

않았고, 작업물 공개불가 조치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피해자 2는 2∼3년 전 SNS에서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관련 게시글을 리트윗(온라인상 공유)하였는데, 피진정인 3은 이를 이유로

2018. 3.경 ‘□□□□□□’ 게임에서 피해자 2의 작업물(축전 등)을 게시

하지 않았고, 외주용역계약도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다. 피해자 3(사건번호: 18진정0802600)

피해자 3은 개인 SNS에 한국여성민우회 단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던 업계 여성노동자에 관한 이슈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피진정인 3

은 이를 이유로 ‘□□□□□□’ 게임에서 피해자 3이 작업한 그림과 무료로 제공

한 축하그림을 올리지 않았다.

라. 피해자 4(사건번호: 18진정0802800)

피해자 4는 2018. 3. 26. 페미니즘 이슈에 “좋아요” 표시를 하고 리트윗하

였다는 이유로 남성 사용자들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피진정인 2는 남성 

사용자들의 요구로 다음 날 ‘△△△△’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던 피해자 4의 작업

물들을 사전연락 없이 내리고 퇴출하였다.

마. 피해자 5(사건번호: 18진정0802900･18진정0802901･18진정0803000･

18진정0807600)

피해자 5는 후술할 “◎◎◎ 성우 사건”과 관련하여, 성우 교체를 반대하고 그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

1) 피진정인 4는 피해자 5의 여름 특집 웹툰 2편, XX 웹툰 2편을 전부 삭제하고, 

피해자와 외주용역계약도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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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5는 신상 굿즈 제작을 위해 피해자 5가 보낸 일러스트 10장을 굿

즈로 제작하지 않았고, 피해자 5와 더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3) 피진정인 6은 피해자 5의 ‘☆☆☆ ☆☆☆☆☆’ 튜토리얼 만화 3편을 삭제

하고, 일러스트 카드를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하는 한편, 피해자 5와 외주용역

계약도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4) 피진정인 7은 피해자 5가 납품한 ‘◇◇◇’의 홍보 웹툰 14편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피해자 5와 외주용역계약도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바. 피해자 6(사건번호: 18-진정-0803200)

피해자 6은 피진정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재직하던 중, 2016. 7. 후

술할 “◎◎◎ 성우 사건”을 보고 트위터에 “◎◎◎ 성우를 지지합니다” 해시 태

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6은 피진정인 1과 그 배우자에게 해당 

글을 지울 것을 강요받았고, 이후 피진정인 1 등으로부터 잦은 개인 면담을 요구

받아 2016. 10. 13. 퇴사하였다.

3.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4. 피진정인 주장

가. 피진정인 1(주식회사 ○○○○ 대표이사)

1) 피해자 1과는 2015. 9. 15. 직접 외주용역계약에 의한 작업물 1건, 2014. 8. 

1.과 9. 8. 유통사를 통한 간접 용역계약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작업물 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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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았다. 그 중 캐릭터 <＊＊＊> 원화만 ‘○○○○○○○’ 캐릭터로 사

용하였고 다른 2건은 품질이 낮아 사용하지 않았다. 용역대금은 3건 모두 

지급하였다.

‘○○○○○○○’ 게임은 사용자에게 캐릭터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모바일 게임으로서 진정인의 작업물인 캐릭터 <＊＊＊> 원화가 다른 캐릭터로

교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량, 매출, 게임데이터, 작업물의 퀄리티 등 

다양한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일 뿐, 피해자 1의 

페미니즘 사상 때문에 캐릭터를 교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 1과 더 이상 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작업물의 품질 때문이었고 

다른 이유는 없다. 피해자 1에게 마지막으로 한 작업 의뢰가 2015. 9.이었고

피해자 1의 작업물을 교체한 것은 2017. 11.이므로 시기상으로도 연관성

이 없다.

2) 당 사는 2016. 5. 1. 피해자 6을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피해자 6은 같은 팀 팀원들과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

었고, 회사 측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아트팀 팀원

들과 여러 차례 개별 면담을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6은 퇴사를 희망하여, 면담을 통해 퇴직을 만류

하였으나 진정인은 2016. 10. 13.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진정인 2(주식회사 ○○○○○○ 대표이사)

1) 피해자 2와 4는 2015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외주용역 작업물에 

대한 대금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모두 지급이 되었다. 해당 작업물

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그 사용여부 또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과

정에서 결정된다.

2)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많은 일러스트가 필요하고 완성된 일러스트가 

게임 내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폐기 및 교체되기도 한다. 이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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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작가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3) 2015년 이후 피해자 2･4와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고, 개인의 창작활

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다.

4) 게임서비스는 사용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게임은 사용자 이탈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의

존폐도 결정지을 수 있다.

다. 피진정인 3(주식회사 ○○ 대표이사)

1) 피해자 2와 2016년 유상으로 외주용역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에 4주년 축전 1건을 무상으로 부탁하였다. 계약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018. 4. 30.부터 디시인사이드 및 네이버공식카페의 사용자들이 피해자 

2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항의한 바, 같은 해 5. 

31.부터 피해자 2의 일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고 보류하였다.

피해자 2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고객들의 항의를 수용하기 위해 불

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2018. 4.경 일러스트 의뢰가 가능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고객 항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3과 2013년~2018년간 유상으로 총 9캐릭터(17건)의 외주용역을 

진행하였고, 2018. 2. 4주년 축전 1건을 무상으로 부탁하였다. 계약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018. 4. 30.부터 디시인사이드 및 네이버공식카페의 사용자들이 피해자 

3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항의한 바, 같은 해 5. 

31.부터 피해자 3의 일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고 보류하였다.

피해자 3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고객들의 항의를 수용하기 위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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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2018. 9. 이후에도 일러스트 의뢰가 가능한 일

정을 협의하였으나 고객 항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진정인 4(주식회사 ○○○○○ 대표이사)

1) 당 사는 게임의 제작 및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를 2014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2) 게임캐릭터를 이용하여 광고용 웹툰을 제작하고자 2015. 6. 30. ○○○○

○와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5 외 다수의 작가들이 제작한 웹툰 총 

8편을 납품받았다. 2015. 7. 1. 타 사와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웹툰 

작가 2명에게도 각 2편의 웹툰을 납품받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게임 관

련 웹사이트 내에 게시하였다.

3) 2016. 7. 18. 위 게임 내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 성우가 메갈

리아라는 단체의 티셔츠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 성

우에 대한 비판여론과 비판에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충돌하였고 게임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어, ◎◎◎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였다.

4) 피해자 5는 2016. 7. 19. 트위터를 통하여 ◎◎◎ 성우를 지지하고 피진정

인의 조치를 비판하며 당 사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표시하였고, 온라인에

서 피해자 5의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크게 발생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 5가 제작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

5) 피해자 5의 웹툰은 위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용 웹툰이었는데 위 사건

으로 오히려 게임에 대한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광고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광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 5의 

행위나 사상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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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들이 작가와 작품, 모델과 광고, 드라마와 배우의 정체성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시하여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

고, 연예인을 광고모델이나 드라마의 배우로 기용하였다가 연예인의 사적 

분란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광고를 중단하거나 드라

마에서 하차시키는 것도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7) 이 사건의 웹툰 광고도 피해자 5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차별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5와의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웹툰에 대한 소

유권, 저작권, 사용권한은 모두 피진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바, 피진정인

이 이 사건 웹툰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8) 2015년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용 웹툰은 모두 14편이었으나 그 후에는 

2017년에 2편이 추가로 게재된 것이 전부이고,다른 웹툰 작가들과도 추

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웹툰의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미미하

여 나타난 결과일 뿐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바는 없다.

마. 피진정인 5(주식회사 ○○○ 대표이사)

1) 당 사는 피해자 5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사는 피

해자 5의 매니지먼트사인 주식회사 ▽▽▽와 2015. 3. 1. ~ 2017. 2. 28.

간 피해자 5의 웹툰 ‘♠♠♠♠♠ ♠♠♠♠’의 캐릭터 및 일러스트레이션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제공받은 일러스트 자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실제 판매된 제품의 매출 

중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피해자 5는 ◎◎◎ 성우 사건(2016. 7. 18.)과 관련하여 당 사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에 앞서 피해자 5가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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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2016. 6. 3.부터 장기 휴재에 들어간 상태였다. 휴재 기간은 

2016. 6. 3. ~ 2017. 4. 28.이었는데, 피진정사는 휴재 공지를 전달받고 

작가의 복귀 시점까지 신제품 출시를 보류한 것이다.

4) 2017. 4. 28. 피해자 5가 복귀한 2017. 2. 28.은 주식회사 ▽▽▽와의 라

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당 사가 주식회사 ▽▽▽에 재계약을 요

청하였으나,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답변은 ‘작가(피해자 5)가 라이

선스 계약을 원하지 않고 현재 판매중인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바. 피진정인 6(주식회사 ○○○○○○○○○○ 대표이사)

1) 모바일 게임 ‘☆☆☆ ☆☆☆☆☆’의 튜토리얼 만화와 카드 일러스트의 제

작 및 납품을 위해, 피해자 5와 2015. 6. 및 같은 해 10.에 2건의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종, 카드 일러스트 3종을 납품받았다. 이 중 만화 

1종과 카드 일러스트 2종은 게임 콘텐츠에 포함하여 사용되었으며, 나머

지 카드 일러스트 1종은 준비과정에 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2) 피해자 5는 ◎◎◎ 성우 사건과 관련 하여 자신이 납품한 만화와 카드 일러

스트가 교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튜토리얼 만

화는 게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2017. 3. 31. 게임런칭 3주년을 

맞아 대규모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캐릭터 및 사용자 매개체

(UI,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체된 것이고, 공개

되지 않은 일러스트 카드는 게임 콘텐츠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게임 운영상

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3) 피해자 5가 제작･납품한 다른 2종의 카드 일러스트(‘＊＊＊ ＊＊’, ‘＊＊＊ 

＊＊’)는 처음 공개된 2015. 3. 30.과 2016. 1. 27. 이후 게임 서비스가 종

료된 2018. 6. 28.까지 계속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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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진정인 7(주식회사 ○○○○○ 대표이사)

1) 당 사는 ◇◇◇ 게임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피해자 5를 비롯한 

웹툰 작가에게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해자 5가 제작

한 웹툰 <XX>는 ◇◇◇게임이 정식으로 런칭된 이후 뮤직비디오 등 다양

한 마케팅 프로젝트들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 게임 개발이 

중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든 홍보 및 마케팅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 계

획도 보류되었다.

2) 피해자 5가 제작한 14편의 웹툰(최종화 납품은 2016. 11.)이 안타깝게 정

식으로 서비스되지 못하였으나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3) 참고로 ◇◇◇ 게임 관련 웹툰 작품 수는 피해자 5의 작품 <XX>를 포함하

여 모두 27작품이며, 게임 개발 중단으로 인해 업데이트되지 못한 작품은 

<XX> 이외에 모두 13작품이다. 피해자 5의 작품이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은

게임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지 피해자 5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

게임 관련 메갈리아 논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후술할 “◎◎◎ 성우 사건”과 관련하여 그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긍정적 관심 표명, 페미니즘 

관련 이슈의 공유 등의 행위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직업수행상 불이익을 받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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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다양한 사상적 배경과 활동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사전적 의미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되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으로 볼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피해자 1, 2, 3, 4, 5는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피진정회사들과

게임 일러스트 또는 웹툰을 제작･납품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 등을 받는 관계이므로 피진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1, 2, 3, 4, 5와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고용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피해자 6의 경우 피진정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의

근로자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고용영역에 해당

된다. 다만, 피해자 6이 피진정인 1로부터 글을 지울 것을 강요받는 등 부당

함을 느껴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은 2016. 10. 13.이고 진정

이 제기된 2018. 11. 6.에 이미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불

안과 공포를 바탕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노인 등 사회

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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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구제의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 등에서 2차 피

해를 받기도 한다.

나.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

로 각하하였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 대상 중 하나인 여성 프

리랜서가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언론

에서도 수차례 다뤄왔던 심각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

다.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페미니즘과 관

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것, 여성단체를 후원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 등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

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표적이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권, 명예 등을 훼손하며 이러한 혐오의 표현이나 행동이 지

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개인의 권리침해라는 수준을 넘

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성 등 진정내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피

해자들이 입는 직업수행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법적･제도적 개선과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

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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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사건의 발생 배경 및 관련 정황

가. 온라인상 여성 혐오와 메갈리아의 발생

1) 메르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던 2015. 6.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

인사이드에는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메르스 갤러

리”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당시 홍콩에서 메르스 증상을 보인 한국인 여

성 2명이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여

성혐오 발언들이 퍼져나갔고, 여성들은 위 메르스 갤러리에 여성혐오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2) 이후 2015. 8. 메르스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사용자들이 별도의 인터넷 사

이트로 독립하였고, 사이트의 명칭으로 노르웨이의 페미니스트 작가 게르

드 브란튼베르크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과 메르스를 합쳐 ‘메갈리아’

라는 합성어를 사용하였다.

3) 메갈리아는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과는 달리 ‘미러링’이라는 전략으로 여

성혐오에 대항하였다. ‘미러링’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여성혐오의 표현과 

방식을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으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나. ‘◉◉◉◉’ 게임 성우 교체 사건(‘◎◎◎’ 성우 사건)

1) 주식회사 ▽▽▽▽▽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의 캐릭터 XX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이 

2016. 7. 18. 자신의 트위터에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2) 위 티셔츠는 메갈리아의 파생 사이트인 메갈리아4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페이지가 두 차례 삭제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제작･판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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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우가 트위터에 티셔츠 인증 사진을 게시한 후 ◉◉◉◉ 홈페이

지에는 메갈리아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용자들의 성우 교체 요구가 쇄도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는 티셔츠 사진이 게재된 다음 날인 7. 

19. 캐릭터 XX의 성우를 교체하기로 발표하였다.

4) 이 사건의 여파로 게임개발자연대는 ‘○○이 ◎◎◎씨와의 계약을 일방적

으로 파기한 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게임개

발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막고, 특히 여성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억압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메갈리아’를 비롯

한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 여성 단체 회원들은 7. 22.과 7. 25. 이틀간 ○○

○○○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다.

다. 게임 및 웹툰 업계 여성 작가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및 퇴출 요구

1) “◎◎◎ 성우 사건” 이후 게임 또는 웹툰 업계에서는 소위 ‘메갈 사냥’이라

는 일종의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들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및 웹툰 작가들이 SNS 등에 단순히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글을 쓰거나,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옮기거나, 페미니즘 관련 단체 

사이트를 구독하기만 하여도 사이버 공간에서 해당 작가들에게 집단 괴롭

힘을 가하였다.

2) 나아가 이들은 작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관

여한 게임이나 웹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게임회사 등에 해당 작가

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가들의 직업수

행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3) 이들은 주로 트위터(twitter.com),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비디오게임 전문 사이트 및 커뮤니티 루리웹

(www.ruliweb.com), 게임 웹진 인벤(www.inven.co.kr) 등에서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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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작가들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퇴출 운동을

하였다.

4) 대체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는 게임회사 등과 근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납품한 후 납품

대금을 받고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퇴출 요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3. 피해자들의 게임업계 배제와 피진정인들의 관련 여부

가. 피진정인들은 게임 및 웹툰 작가들에 대해 외주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작업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피진정사들에게 귀속

되므로 이를 사용할 지 여부는 피진정인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일부 피진정인들은 게임개발이 중단되었거나, 게임 캐릭터 및 사용자 

매개체(UI) 디자인의 변경, 작가의 휴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

들의 작업물을 교체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은 사용자들의 사

이버 괴롭힘과 퇴출 운동 등과는 관계없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 4(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온라인상에서 작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고 이것이 게임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는 상황

이어서 작업물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3(주식회사 

○○ 대표이사)도 사용자들이 해당 작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강한 불

쾌감을 보여 일러스트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진정인 2(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서 

완성된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폐기･교체하는 것은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작가의 개인적 신념이나 활동과 작업물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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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게임은 사

용자 이탈로 사업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온라인상의 퇴출 운

동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또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1(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2016. 11. 2 게임 ‘○○○○ ○○○’ 공지사항에 “논란이 발생하거나 또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는 원활한 게임 플레이 및 운영을 위해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게시하였다. 피진정인 2(주식회사 ○○○○○

○ 대표이사)는 게임 ‘△△△△’의 공지사항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

러스트는 과거 비용을 지급하여 외주 제작된 일러스트이며, 많은 △△님

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일러스트를 새롭게 제작하여 교체할 예정”이라고 

게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3(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피해자 3(○○○)에게 보낸 사과 이

메일에 “금년에는 게임업계에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되어 □□(○○○)님께

서 보내주신 축전을 게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6(주

식회사 ○○○○○○○○○○ 대표이사)이 피해자 5(○○○)에게 보낸 이

메일에는 “최근 ◎◎◎ 성우 관련으로 시작된 논란이 다수의 커뮤니티에 

퍼져 분쟁이 확대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론이 과열된 상태로… (중

략)… 현재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신 작가님들께 당분간 발주를 드

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 피진정인 5(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피해자 5의 작품을 굿즈로 제작

하지 않은 이유가 2016. 6. 3.부터 피해자 5가 휴재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따라서 같은 해 7. 18. 발생한 “◎◎◎ 성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사의 담당자가 피해자 5에게 2016. 9. 21. 보낸 이메일에

도 ‘굿즈(쿠션) 샘플이 제작되어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어, 제품 

제작을 중단한 이유가 반드시 피해자 5의 휴재 때문이었는지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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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진정인 7(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피해자 5의 웹툰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 게임 개발 중단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해당 게임과 관련한

총 27편의 웹툰 중 피해자 5의 작품을 포함하여 14편의 작품이 게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5가 웹툰 최종화를 납품한 시

점은 2016. 11.인데, ◇◇◇ 게임의 북미 서비스는 2017. 11.에 종료되었고

국내에서는 2018. 2.에 개발 중단이 공지되었다. 피해자 5의 작품 외에 게재

되지 않은 작품 13편의 최종화 원고 수령 시점은 2017. 11. ~ 2018. 6.이

므로 모두 게임 개발 중단이 결정된 시점에 납품받은 것이나, 유독 피해자 

5의 작품만 개발 중단 시점 훨씬 이전에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게재되지 

못하였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배제한 것은 사용자들의 퇴출 요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판단

피해자들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언론기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사용

자들에 의해서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 게임 및 웹툰 업계 작가들에 대

한 사이버 괴롭힘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퇴출 요구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관

련 업계에서 피해자들의 작업결과물이 사용되어지지 않거나 용역계약이 끊기는 

등 직업수행상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은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작업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들

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의 불가피한 판단이었을 뿐, 피해자들

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정치적 견해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 5. 26.자 결정 18진정0802200등 병합
2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제3편  차별시정분야 1039

그러나, 역사적･구조적 차별을 받아온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 평등한 사회

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행위나 

활동이 사회 상규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 한,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및 혐오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직업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

한 일이므로, 법령･제도･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게임업계의 혐오 및 차별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총 85,492명으로 이 중 게임 제작 및 배급

업체 종사자 수는 37,035명이다. 종사자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70.1%, 

여성이 29.9%로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남초 산업이고, 직종별로는 개발 

58.9%, 디자인 18.2%, 마케팅 10.3% 등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디자인 분

야 여성 종사자는 성별･직종별 구성비에서 모두 소수이다.

2)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에 발간한 �게임문화산업 특정 성별영향

평가�에 따르면,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

문화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여성 신체의 성적 도구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

고,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문화에서는 일부의 남성 이용자

들이 과대표되어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3) 게임 산업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문화가 우세할 뿐만 아니라 성별 구성과 

직종별 구성에서 여성이 소수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 신분도 아닌 피해자

들과 같은 여성 창작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작업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한계로 인하여 작가 개인의 신념이 

사용자들에게 혐오의 표적이 되었을 때, 손쉽게 퇴출 요구 대상으로 낙인 찍

혀 직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취약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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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업계 내 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예술인”의 범위 확대 및 법적 보호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웹툰 작가인 피해자 5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정의 규정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

2조를 준용하고 있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킨 개정 ｢고용

보험법｣에서도 준용되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준용

되었다. 따라서, 게임 개발에 참여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들은 

현행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없다.

3)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

진흥법｣상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이 포함된다면 피해자들의 예술인으

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2020.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 ｢고용보험법｣ 제77조의2는 근로

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

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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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예술인의 직업수행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5) “게임”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논쟁 중인 사항이나, 

2012년 뉴욕현대미술관은 비디오게임 14종을 예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소장하고 전시하는 기획을 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의 음악상인 그래미상 

비주얼미디어 음악후보에 비디오게임에 삽입된 음악이 후보에 오른 사례가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정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의 범주를 게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이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에 대

해서는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게임 개발과 관련한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예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다. 게임산업 지원기준 개선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남초산업으로 이 사건 피

해자들과 같은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는 성별 구성에서나 직종별 구성에서 

모두 소수자이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주용역 작가

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

렵다. 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사업과 연관하여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

주용역 작가들에 대해 보호방안을 검토해 본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장르별 산업 지원과 해외수출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문화기술 개발, 정책연구와 금융 지원 등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동 기관은 게임산업과 관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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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2019년에는 ‘기능성게임 활성화 지원’,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분야에서 64개 게임회사를 선정

하여 총 14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3) 위 지원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에는 100점 만점 중 10점이 배정된 ‘사회적 

가치’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일자리 창출(4점), 성폭력 근절(1점), 소재

지역(2점), 지역경제 활성화(3점)로 구성되어 있어, 종사자들의 노동권, 

인격권, 평등권 등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역할

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신

념 등으로 인하여 혐오 피해를 입고 직업수행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

약계층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방

법으로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업체

들이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게임 산업에서 혐오표현 확산

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또한, 게임산업 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게임산업 및 이

용자･종사자가 영위하는 게임문화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지원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의 육성과 진흥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

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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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피해자들의 직업수행 환경 개선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명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승인하였고, 이러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9. 6.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

계획”은 ‘혐오표현 근절을 위하여 국가, 민간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해 10.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

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74/486)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

들에게 “기업의 혐오표현 규정이 국제 인권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콘

텐츠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우리 위원회는 2016. 7. 19.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자각하여야 하며, 그 규모나 기업 활

동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직접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공급망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3)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사용자들의 요구와 반응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주요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추구

하는 가치에 동조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종사자의 가치와 

소비자의 가치가 충돌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상 판단을 

하기도 한다.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0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4) 그러나,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기업의 이윤 또한 사회로부터 창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서 이

반된 것이라면 이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사들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

침” 및 우리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에 따라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모범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

5) 최근 게임업계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기업의 대응이 주목받은 바 있다. 모

바일게임의 개발 및 유통사인 ○○○○○○사는 게임 종사자의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에게 ‘게임과 관련된 문의가 아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해당 게임에서는 ‘성별, 인종, 종교, 나이

등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따른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에 대해 일체 반대한다’는 원칙을 뚜렷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6) 위 ○○○○○○사의 사례는 기업이 때로 고객의 요구에 반할 지라도 혐오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준거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실행하는 모범적 사례로 보인다.

7) 만약 피해자들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훼손시켰다면 그들을 배제하라는 소비자들

의 요구가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행위는 페

미니즘 이슈와 관련한 소극적 의사표현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등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고 이들을 배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게임 이용자들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게임 이용자의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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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하지 않거나,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대해 제재를 함

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

19조제1호,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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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

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 

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

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

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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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여

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당사는 ○○시 ○○구 ○○○○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50명

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친

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

○○사업조합’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상기 두 단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금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

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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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진정회사는 ○○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동

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회사는 상기 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조부모 

상사(喪事)’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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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사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

사와 달리 ‘외조부모’ 상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 ○○○○ xx

개사의 사용자 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피

진정회사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고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

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

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계

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

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

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

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05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

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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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106800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

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

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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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존속

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동딸

인 진정인은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조치 당한바, 이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의 제9호 마목에 따라 가

족수당을 지급하는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

인당 2만원을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경

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

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의 지급 근거인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의 개정절차는 소관부서가 

입안하면 감사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정관리부서의 규정안 심

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하나, 전직원 대상 불이익 변경사항 등은 입안

전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예산규모, 타기관 지급사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 다

년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향후 ○○시 및 투자기관 등 타기관 지

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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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법｣과 ｢○○○○시 ○○○○공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진정인은 자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을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를 같이하는 자로서,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

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

의 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직계존속과 별거

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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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

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

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

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

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으며 실제

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딸, 차남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

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

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

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106800
4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055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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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957300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

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결정사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요건을 정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자격요건으로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하고 있음. 이 때 혼인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

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순위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이 같은 자격요건은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위장결혼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그러나 재혼부부의 전혼자 출산 자녀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

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편

법의 경우 현재의 제도로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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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요건을 정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년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여 2018. 11. 9. 출생신고한 후 같은 달 15. 혼인신고를 하였다. 진정인

은 2019. 11. 22. 분양공고된 ○○ ○○○○ ○○○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

급에 1순위로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 규칙상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

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약포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는 혼인여

부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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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 7.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 당시 “혼인기

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를 

특별공급 요건으로 하였다. 2018. 5. 청약자격 확대를 위해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청약 가능하도록 완화하면서, 혼인기간 중 출

산한 자녀는 순위요건으로 정하였다.

2) 따라서, 자녀가 없거나 혼인기간 이전에 출산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순위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결혼･출산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

의로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고자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재혼부부도 초혼부부와 동일하게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 동일

하게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혼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면, 초혼부부가 재혼부부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 이에 혼인기간 중 출산 자녀 여부에 따라 우

선순위를 달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

주택구성원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서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한 혜택

을 부여하는 것으로, 혼인기간 및 무주택요건(혼인기간중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충족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의 편

법 발생의 소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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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혼인기간 중에 출산한 자녀만을 인정하는 제한이 없을 경우 전 배우

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자와 위장결혼을 통해 우선순위 요건을 갖추는 

등, 부정청약이 만연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 ○○○○ ○○○ 아파트 분양공고, 분양사

무소 담당 직원 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년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여 2018. 11. 9.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달 1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9. 11. 22. 분양 공고된 ○○ ○○ ○○○○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같은 해 27.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제1순위로 분양 신청

하여 당첨되었으나, 진정인의 자녀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중에 출

산한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포기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고 청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아파트 분양공고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역시 및 ○○○○ 지역에 거주하

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

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

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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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제1호 가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

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혼인여부 등 19개 차별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진정인의 자녀가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이후에 출산한 자녀와 다르게 대우하

여 진정인이 주택 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혼을 이유로 주

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

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혼인신고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1순위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이전에 출산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현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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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가 유리하다는 점, 혼인신고를 고

의로 늦추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 배우자와의 혼

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만 순위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신청 자격

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공급순위에서 제1순위에 해당하는지 제2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분양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단지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등한 처우

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도입 취지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혼부부의 경우 전 배우자

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순위 요건으로 인정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우려는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음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이전에 출생한 모든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

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일 후에 혼인신고를 하

였는데, 혼인신고를 출생신고보다 하루라도 더 먼저 하였다면 현 제도상 제1순

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부

부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만 한다면 신혼부부 특

별공급 제1순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제도가 진정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

만 발생시킬 뿐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인신고의 고의 지연을 방지하

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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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을 편법이나 문제점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결

혼이 반드시 법률혼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취하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서 동등한 처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는 배우자를 정

의할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 

법체계는 혼인 외 출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혼

인과 가족생활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배우자와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미 법률

혼 관계가 된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을 부여한다 해도 동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결혼･출산의 장려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신혼부

부 특별공급의 제1순위 요건으로 “제1호 가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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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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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240300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

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함.

【2】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

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통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재혼가정에 대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취지가 반드시 “출산 장려”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는 사실을 뒷받침해 줌.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됨.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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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진정인에게,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다자녀 학생 교

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 남편과 재혼하였는데 진정인의 친생자녀 2명, 현 남편의 친생

자녀 1명으로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다.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

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재혼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타 교육청 사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다자녀 학

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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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조례에서는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

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혼을 통해 세 자녀 가정이 된 경우 출산 및 입양 사유에 해당이 안 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재혼가정이라도 재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 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세 자녀 이상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3)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별로 근거법령, 재원 

등에 따라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타 시･도 교육청 사례

1) □□□□교육청

부모의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2) ◇◇◇◇교육청

부모의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게 교육비를 지

원한 사례는 없으나, 제도의 취지상 그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

적이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관련 규정 및 “2020학년도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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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년 현 배우자와 재혼하였다. 성인이 된 진정인의 친생자녀 

두 명과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배우자의 친생자녀 한 명이 있어 모두 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나.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의 가계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교

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

자녀 가정에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씩 지원하고 있음.

다. 진정인은 2020. 4. 3.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

비하여 셋째 자녀가 입학한 학교에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의 경우 위 조례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다.

라. □□□□교육청 및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의 근거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 학생”의 정의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교육청은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은 실제 지원 사례는 없으나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

다는 의견이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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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재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입학준비물

품 구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

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

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

외한 것은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다자녀 학

생은 출산과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취지가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구성된 경우 자녀를 새롭게 출산

한 것은 아니므로, 재혼가정에 대해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출산 

장려”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례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출

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는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자녀 양육

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통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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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재혼가정에 대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취지가 반드시 “출산 장려”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아울러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만 다자녀 가정 혜택을 부여한다면, 

재혼하기 전 배우자에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중복되어 지급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예산 낭비의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 추진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교육

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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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 22.자 결정 19직권0003600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결정사항

【1】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

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2】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각급학교에서 성

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감점처리

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

시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

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

이라고 보기 어려움.

【2】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교

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감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률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음.

【3】 따라서,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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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

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

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

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우리 위원회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보아 감점

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이를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진정인들에게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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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 교육현장에서 교원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

여, 2019. 8. 26.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

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직권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0,0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를 요청하였고, 17개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자료,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

여금 지급지침｣,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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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이며, 

위 규정 제1항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성과상

여금 지급 목적은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는 것이다.

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매 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교육청별 ‘교육공무

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한다.

위 지침 및 위 지급 계획에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및 17개 시･도 교

육청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교사 성

과급 다면평가방법은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고, 전

체 교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각 학교별 다면평가위원회에서 다면평가 평

가지표를 결정하되,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적용하고 있는 ‘정량평가’의 평가요소(100점 만점)는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로 구성되며, 각 평가

요소의 세부평가항목은 각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약간 상이하나 대

개 유사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진정사건의 피진정학교의 정량평가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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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량평가 평가요소별 주요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100점) 세부평가항목

학습지도(30점) 수업시수, 연구수업실시 여부, 수업공개 횟수, 6학년 지도 여부

생활지도(30점) 기본생활지도, 생활지도 곤란도 

담당업무(30점) 보직업무곤란도, 결강시수, 담임업무

전문성 개발(10점) 연수이수시간, 연구실적

바.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0,027개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학교 10,027개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

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개교로,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에 해당한다. 위 933개교 중 초등학교가 470개교

(50.3%), 중학교 299개교(32.1%), 고등학교가 164개교(17.6%)이며, 17

개 시･도교육청별 조사대상 학교 수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

함하는 학교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 조사대상 학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현황

교육청
조사대상 학교

조사대상 학교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A 566 273 125 964 121 78 31
230

(23.8%)

B 297 135 64 496 23 36 14
73

(14.7%)

C 233 90 43 366 15 4 9
28

(7.6%)

D 245 135 92 472 26 50 31
107

(22.6%)

E 152 91 67 310 18 8 0
2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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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평가 항목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933개교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을 살펴보면, ①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472개교), ② 정량평가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201개교), ③ 정량평가의 

교육청
조사대상 학교

조사대상 학교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F 146 72 35 253 24 11 5
40

(15.8%)

G 119 61 45 225 31 16 9
56

(24.8%)

H 47 23 16 86 12 9 5
26

(30.2%)

I 1,282 546 340 2,168 24 25 20
69

(3.1%)

J 345 149 102 596 8 9 4
21

(3.5%)

K 258 107 63 428 8 5 4
17

(3.9%)

L 416 189 120 725 9 6 3
18

(2.5)

M 417 209 128 754 40 15 4
59

(7.8%)

N 425 214 98 737 8 0 1
9

(1.2%)

O 469 189 93 751 20 10 10
40

(5.3%)

P 295 135 93 523 78 17 12
107

(0.4%)

Q 113 39 21 173 5 0 2
7

(4.0%)

계 5,825 2,657 1,545 10,027
470

(50.3%)

299

(32.1%)

164

(17.6%)

93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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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89개교), ④ 비근

무기간만큼 차등감점(84개교), ⑤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

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27개교), ⑥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정

등급 또는 특정점수(최저등급 또는 최저점 부여 등) 부여(26개교), ⑦ 정량

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17개교), ⑧ 정량평가에 육아

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3개교) 등이다.

3) 위 933개교의 정량평가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비근무기간에 해

당하며, 질병휴직, 병가, 연가 등도 비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자세한 육아

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은 <표 3>와 같으며, 17개 시･도교육청별 육아

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은 <별지 2>와 같다.

<표 3> 정량평가 항목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비율)

1.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472

(50.6%)

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01

(21.6%)

3.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89

(9.5%)

4.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84

(9.0%)

5.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27

(2.9%)

6.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또는 특정점수)을 부여

- 휴직교사 및 휴직기간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최하점수 부여(12곳) 

- 특정등급 이하 평가(3곳) 

- 3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1곳)

- 6개월 이하 근무시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 부여(3곳)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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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

신･출산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비율)

- 정량평가 학습지도항목(20점)에서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 : 4.5점(1곳)

- 수업시수 항목에서 수업결손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최하점수 기준 부여(1곳) 

- 4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최저점 부여 (1곳)

- 3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낮은 점수 부여(1곳)

- 총계점수 상관없이 30일 이상 병가나 휴직을 할 경우는 최하등급 부여(1곳)

- 1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1곳)

- 3개월 이상 휴직자 등 최상급 등급 주지 못함(1곳)

7.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 총점수×실근무 개월 수/12(10곳),  -총점수×50%~70%(3곳)

- 9개월 이하 실근무자는 총점에서 10점 감점(1곳)

- 6개월 이하 근무자 : 각 평가항목별 점수×1/2(1곳)

- 총점수×0.05×휴직한 개월 수(1곳)

- 총점수-휴직월수×0.25점(1곳)

17

(1.8%)

8. 정량평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 육아휴직 등 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 개월×0.3점 차감(최저점수 7점)(1곳)

- 육아휴직기간 중 근무개월에 따른 점수부여(1곳)

-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육아휴직 6개월일 경우 3점 감점(1곳)

3

(0.3%)

9. 기타

  - 근무일수에서 휴직기간 제외

  - 주당수업시수 계산 시 휴직기간의 수업시수를 ‘0시간’으로 계산 등

14

(1.5%)

총 학교 수
9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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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

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

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

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바항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 대상 학교 10,027

개교 중 933개교에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정량평가에 육아휴직

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

영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

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성과평가 기간 동안 비근

무기간이 있는 교사에게 비근무기간만큼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직접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근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육아휴

직자들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

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

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

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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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등으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기간 및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거나 육아

휴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감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률 등의 취지에도 반한

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

육청에 해당 지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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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7. 2.자 결정 19진정0875100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배제 차별]

결정사항

【1】 ○○○보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

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

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63조(휴직)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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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보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건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

제 직원으로 2019. 7. 1 ~ 2019. 10. 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9. 11. 1. 

복직한 후 2019. 11. 4.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하였다.

피진정인은 ○○시장에게 이미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한 이후인 2019. 11. 12. 

진정인의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시장에게 재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이 요청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시장

에게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공문을 재송부한 이유는 진정인이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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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사용한 이후 바로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당사자 주장요지

1)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본인은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인식개선 

교육홍보팀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 중 평소 충분히 업무를 마칠 시간임에도 불구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었고, 진정인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

는 등의 불성실함과 업무 태만 등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팀 내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로당 등 출장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동료 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 고충을 토로하였다.

전임자와 동료 직원 등을 통해 진정인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수차례 

들어오던 중, 2019. 7. 8. 자로 진정인이 치매관리팀으로 재발령되었다. 치매조

기 검진업무도 대부분 외부 출장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다

녀오는 것에 비해 진정인은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어 전임자가 이를 지적하면 진

정인이 한숨을 쉬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말에도 전혀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 

진정인이 복직하기 직전인 2019년 10월 말 경 모든 직원들이 진정인의 근무태

도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진정인과 근무하기를 거부하였다.

전문인력의 근무기간 연장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팀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그 동안의 진정인에 대한 종합적인 근무형태 등을 판단하여 상급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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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부서와 충분한 검토･협의 절차를 거쳐 연장승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 인사부서에 최종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인사부

서에서 진정인의 계약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나.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1 ○○○

본인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이다. 본 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은 78

명으로 타 부서 직원(20명~25명 정도)에 비해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직

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팀장

의 의견(보고)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문직(기간제, 시간선택제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진정인의 경우 업무형태를 보았을 때 다른 직원에 비해 출장 횟수가 확연히 

적고, 진정인은 거의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어 전임자가 이를 

지적하면 한숨을 쉬며,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공무원의 말에도 전혀 행동이 달라

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진정인의 경우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미리 당사자와 협의(의견제시)

하여 재계약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였으며, 최종 재

계약 승인부서인 ○○시 인사부서에 진정인의 연장승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

다는 의견을 최종 제출하였다.

2) 참고인 2 ○○시장

○○○보건소에서 공문을 통해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시는 2020. 1. 2. 자로 진정인의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피진정인이 

2019. 11. 초 경 ○○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재계약 연장불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담당자가 조직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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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점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서와 진정인 간의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 등을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다.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은 ○○시장이 하고 있으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장이 ○○시로 제출하는 임기제 공무원 연장

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므로 실

제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측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들 진술서, ○○○보건소장이 ○○시

장에게 송부한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공문’ 등의 자료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장은 진정인을 2018. 1. 2.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

하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배치하였으며, 채용 당시 진정인의 계약

기간은 2018. 1. 2. ~ 2019. 1. 1.이다.

○○○보건소장이 2018. 10. 31.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시장은 2018. 12. 14. 진정인의 근무기

간을 2019. 1. 2. ~2020. 1. 2.로 연장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조기검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1. ~ 2019. 10. 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9. 11. 1.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

진정인은 2019. 11. 4. 치매관리팀장인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

청하였고, 2019. 11. 12.~2019. 12. 27.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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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장은 2019. 10. 22. ○○시장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만료에 따른 자료 제출’ 공문(건강관리과-16281)을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에는 진정인의 계약기간을 

2020. 1. 2 ~ 2021. 1. 1.로 연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연장사유

내용에는 “(진정인)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팀원이 많이 힘들어 하였으며, 같은 팀 동료로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여 

계약연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상 평가자 평

가점수는 167.5점(300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임기제 공무원 주요근무

실적’상 부서장 의견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팀 내 갈등을

조장하며, 부서 직원과의 협조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기재되는 ‘평소 근무태도’란에는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등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주요근무

실적의 평가 및 확인자는 2019년 6월 말 경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

로 발령받은 참고인 1이다.

위 공문의 기안자는 ○○○보건소 소속 주무관 이○○이고, 피진정인 및 

건강생활팀장 이○○이 결재권자였다.

라. ○○○보건소장은 2019. 11. 12. ○○시장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자료 제출’ 공문을 송부하였다(건강관리과-17567).

위 공문 기안자는 건강관리과-16281(2019. 10. 22.) 공문 기안자였던 이○○

주무관이 아닌 피진정인이었고 결재자는 건강관리과장 참고인 1이다. 위 공문

내용은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 내용을 제외하면 ○○○보건소장이 2019.

10. 22. ○○시장에게 송부한 공문 내용과 동일하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계약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연장불허 사유에는 

“(진정인)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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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다 팀원이 많이 힘들어 하였고, 같은 팀 동료로서 근무하는 것을 피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부서에서 연장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임기제 공무

원 주요근무실적’은 2019. 10. 22. 기송부한 내용과 동일하다.

마. ○○시장은 ○○○보건소장이 2019. 11. 12. 진정인에 대한 연장승인을 

불허하는 공문을 재송부함에 따라 진정인의 계약을 2020. 1. 2.자로 종료

하였다.

바. 한편, 1년 전인 2018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보건소장이 2018. 

10. 31. ○○시장에게 송부한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관련 자료

제출’ 공문(2018. 10. 31.)에서는 진정인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주요근무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부서장이 “업무에 대한 당초계획을 적시에 잘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서장 의견에는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

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처리를 함. 동료직원들의 평가가 호의적임.”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평소 근무태도(동료직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항목에는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직원들과 잘 어울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에 따르면, 진

정인의 경우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자 평가 점수가 400점(400점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2019. 11. 1.부터 피진정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진정인의 2019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한 건강관리과 과장인 

참고인 1과는 2019년 6월 말 경 4~5일 정도 함께 같은 과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날짜인 2019. 11. 1.부터 같은 과에 근무하였다. 

아.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속으로 계약기간이 2020. 1. 2. 자로 만료예정

이며,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 중 2020년도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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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제된 사람은 진정인 한 명뿐이며, 2019. 12. 31. 기준 위 건강관리

과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은 진정인 외 다른 

사람은 없다.

5. 판단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19개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위 19개 사유 중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하므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차별사유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진정인 적격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의 근무태도

가 불성실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진정인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시 인사부서에 진정인에 대한 연장승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며, ○○시장이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

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은 ○○시장이 

하고 있으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장이 ○○시로 제출하는 

임기제 공무원 연장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재계약여부를 결정

해 주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측이

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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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식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

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연장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진정인을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계약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연장 불허 공문을 

작성한 해당 과는 ○○○보건소 건강관리과라는 점, 건강관리과의 과장인 참고인 

1이 건강관리과 직원의 수가 많은 관계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형태

를 건강관리과 과장이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직원 소속 팀장(피진정인)의 의견

(보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9. 11. 12.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

지 않는 것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시청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재계

약 연장불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피진정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볼 때, ○○시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연장계약 불가 공문을 발송한 형식적인 

책임자는 기관장인 ○○○보건소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계

약연장 불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피진정인으로 판단된다.

다.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 존부 여부

2020년도 계약연장을 희망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 

중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연달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되

었고, 육아휴직 사용 후 이어서 육아시간을 사용한 진정인만 계약연장에서 배제

되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불이익이 존재한다.

라.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2019. 10. 22. ○○시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면서 진정인의 2019년 근무실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제3장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09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11. 4.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이후인 2019. 11. 12. 

진정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무실적 평가자료를 첨부하면서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에게 공문을 수정하여 송부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팀원들과의 갈등

이 심각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무실적평가자료가 첨부된 계약연장 

공문이 2019. 10. 22. 이미 ○○시장에게 발송되었고, 진정인이 육아시간을 신

청한 이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황

인 2019. 11. 1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 불가 공문을 수정하여 ○○

시장에게 재송부한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유 이외에는 진정인이 계약연장 대

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

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

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

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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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소속기관인 ○○○보건소와 감독기관인 ○○시에 육아시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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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

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후

보자 등의 선거공보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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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어보려고 했으나, PDF 파일이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선거공보 등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

(이하 ‘후보자등’ 이라 함)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

로서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후보자등이 제출한 파일을 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다만,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선거공보 내용의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 

제작 프로그램(VOICEYE) 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후보자정보 접근성을 제

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후보자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

요한 사안이다.

3)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등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파일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각

장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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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에서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

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

공보는 매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책･공약 알리미

(policy.nec.go.kr) 사이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후보자에 관한 공보 또는 벽보 내용은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통합자

료실→선거정보도서관의 역대후보자 공보･벽보→후보자 선전물→후보자 이름

을 입력하고 마우스의 단추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 피진정위원회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선인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 또는 당선인에 따라 이 PDF 파일은 이미지 형식 또

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히기 때문에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이 이용하는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은

글씨를 인식하여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 공보자료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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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냐, 텍스트 형식이냐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달라진다.

라.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선거에 대해서는 의

무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임의서비스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함)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

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

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

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

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또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후보자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

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서, 법적 근거 없

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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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없기에 모든 후보자 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이 많아지기에 비장애

인을 위한 일반 선거공보물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또한, 선거공보물 

제공 의무가 있는 일부 선거(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점자를 해독할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1)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2) 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3)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이 아

닌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

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

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더 적극적

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고려

한다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

자료가 임의서비스라고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3항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

1) 화면낭독프로그램

2) 인쇄물접근성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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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 등이 선거공보물 등을

피진정위원회에 제출할 때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형식의 파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위원회 홈페

이지 등에 있는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

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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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7. 27.자 결정 19진정044840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참조결정

피진정인이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

도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것

은 진정인이 불복절차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 관련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사

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함.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곽○○

주 문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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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 6. 3. △△

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

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9. 3. 6. 배당받아 △△△△경찰서에 수사지

휘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처분 전인 같은 해 5. 29.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

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

한 것이었으며, 달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인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진정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정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인인 

고○○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불기소 처분 시의 항고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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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이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

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던 것이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

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5.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을 고소하였고, 피진정인은

다음 날인 3. 6. 위 사건을 배당받아 피고소인 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다. △△△△경찰서는 위 고소 사건을 수사 

후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전정인은 2019. 6. 3.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보이스아이 등 음성변환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었다.

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 점자나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건관계인이 인터넷 형사사법

포탈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 시 발급하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민원서

류 28종에 대하여는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현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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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

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20조제1항), 공공기관

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한다(제2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4항), 장

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

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제1항에서도 당

사국은 수사 등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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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

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

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사

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

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

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

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

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

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

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

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발송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

반하여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

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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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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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9. 1.자 결정 20진정0242500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시각장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 거소투표제도

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광역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

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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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4. 1. 

□□광역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과 통

화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매번 선거때마다 활동보조

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

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4. 6. 진정

인의 거주지에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진정인의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에게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3. 19. △△구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고, △

△구청에서 통보 받은 시각장애인 명단에 진정인이 포함되어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 ‘거소투표’라고 표시된 투표용지와 회송

용 봉투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점자형 투표용지는 여러 여건 상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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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진정인의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것은 비밀

투표를 해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규

정에서 보듯이,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투표보조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밀투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점자형 투표보

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

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현재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에게 점자투표용지나 보조용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

작･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

기가 어려우며, 향후 제작업체와 시각장애인협회 등과 논의를 계속하여 방법을 

강구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점자형 투표안내문, 관련 법령 등을 종

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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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와 관련하여 같은 해 3. 19. 

□□광역시 △△구 ◇◇동행정복지센터에 거소투표를 접수하여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다. 같은 해 4. 1. 진정인은 피진정위원회 소속 직원과

통화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거소투표 신청을 알렸지만, 

피진정인은 같은 해 4. 6. 진정인에게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냈다.

나.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와 관련되어 ｢공직선거법｣ 제38조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

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구･시･

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

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하

고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

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 후 바코드가 표

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

일까지 그 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며, 구청장이 통보한 시각장

애선거인의 세대에는 ‘점자형투표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추가로 발송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송부하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보조용구는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이,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보조용구는 기호･정당명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

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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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

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

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거소투표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

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

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

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적극

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

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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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진정위원회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

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별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

인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한편 ｢공직선거법｣ 제15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자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거일 약 3주 전인 선거인명부작

성기간 중 거소투표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

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내용과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시

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선거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를 주관

하고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시행되는 선거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거소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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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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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980800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 기준을 마련

하여 이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격과 같은 복지혜택으로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따라서 피진정인이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피진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2】 피진정인은 기간제 직원의 경우 용역(과제)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서별 재원확보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이기에 기간제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와 같이 복지카드의 성격

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복지혜택이라

는 점에서 기간제 직원을 위한 복지카드 지급 예산을 확보할 책임은 고용주인 피

진정인에게 있고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따라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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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복지카드 미지급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에게는 연 2백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면서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위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직원에 

대한 차별이다.

나. 성과급 미지급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게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여 매해 성과급을 지급

하면서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위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

간제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차별이다.

다. 탄력근무제 운영 미공지

피진정인은 탄력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지를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공지하고 

기간제 직원에게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간제 직원들은 탄력근무제는 

정규직 직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탄력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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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복지카드 미지급)

본 ○○원은 ○○○ 부설기관으로 본원(○○○)과 동일한 복지카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는 복지카드를 정규직에게는 정액 일괄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부서 자체 재원이 마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복지카드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본 ○○원은 비정규직(기간제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있

으며, 복지카드는 방만 경영 등 지적사항으로 인해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과제비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서별 재원확보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정규직 직원에게만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본 ○○원의 재원확보 상황 및 비정규직 운영형태에 맞춰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성과급 미지급)

본 ○○원은 연봉제시행지침에 따라 정규직 직원의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성과급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월 급여에 반영되며, C등급

이하는 전년도 연봉총액보다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비정규직(기간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 재계약 시점에서 실적을 평가하며

(70점 미만은 재계약 불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계약 시 연봉액을 조정한다. 

성과급 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비정규직에게 반영할 경우 이들의 급여액이 축

소되는 효과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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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요지 다항(탄력근무제 운영 미공지)

본 ○○원은 ‘선택적 근무시간제 운영지침(2017. 11. 30.)’에 근거하여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모두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제정(2017. 12.) 이후 규정 시행 안내를 정규직 직원에게만 하였고, 

비정규직에게는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 1. 22. 유연(탄력)근무제 관련 

내용을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였으며, 매년 내부 인

트라넷 공지사항에 (유연근무제 관련) 공지를 업로드하고 이메일로 연 2회 안내

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내용,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2020년 ○○○ 제4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하 ‘피진정 ○○원’이라 한다)은 ○○○ 직할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목적은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연구성과의 실

용화 및 ○○○○기업의 창업지원이다.

나. 피진정 ○○원의 정규직 직원은 92명이며,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위촉연구원, 위촉사무원 등)은 27명이다(2019. 12. 31. 기준).

다. 피진정 ○○원의 정규직 직원은 피진정 ○○원의 설립목적인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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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상시 업무를 담당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및 복지비 등은 ○

○○ 기관 예산에서 지급된다.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이하 ‘기간제 직원’이라 한다)은 용역

(과제)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과제)기간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은 상이하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매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용역(과제)기간이 종료되면 이들의 계약도

종료된다.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는 용역(과제)사업의 인건비에서 지급되며, 

매해 계약 연장 시 소속 부서장이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이들의 임금을 

결정한다.

라.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게 연 2백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

하고 있으며, 기간제 직원에게는 위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복지

카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격의 복지혜택으로 본

인이 지급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은 소멸되게 된다.

마. 피진정인은 피진정 ○○원의 ｢선택적 근무시간제 운영지침(2017. 11. 30. 

제정)｣에 근거하여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력근무제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다.

피진정인은 ｢선택적 근무시간제 운영지침｣ 제정 이후 규정 시행 사항을 

정규직 직원에게만 안내하였고, 기간제 직원에게는 위 지침 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지침 제정 시행 안내를 받지 못한 기간제 직원

들은 탄력근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탄력근무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 22. 탄력근무제 관련 내용을 인트라넷에 공지하여 

기간제 직원도 탄력근무제 적용 대상임을 알렸다.

바.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피진정 ○○원 ｢연봉제시행지침｣에 따라

정규직 직원의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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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차등 반영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피진정 ○○원 ｢연봉

제시행지침｣ 제6조(성과급) 제5항에 따르면, 평가성과급의 평가등급은 최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뉘며, 등급배분율은 각각 10%, 

20%, 45%, 15%, 10% 내외로 하며, 성과급 가감율은 각각 +30%, +10%, 

0%, -10%, -30%이다.

반면, 피진정인은 기간제 직원에게는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 ○○원에서 기간제(위촉연구원) 직원으로 용역(과제)업무

를 수행하다가 용역(과제)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퇴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는지 여부, 차별적 대우가 존재

하는지 여부,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

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

바43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견주어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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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이 비교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

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

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

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하는데, 복지카드 지급 및 성과급 제도, 탄력근무제 관련 사항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어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지위에

서 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므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은 비교집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게 매 해 20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기간제 직원에게는 위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여 매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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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탄력근무제 제도 실시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기간제 직원에게는 공지하지 않았다. 위 공지를 받지 못한 기간제 직원은 

탄력근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탄력근무제 제

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진정요지 가항(복지카드 미지급)

가)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

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격과 같은 복지혜택으로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

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피진

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사안에서 위 수당들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

당이라는 점’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였고(2017. 

6. 9.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0751 판결,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나) 피진정인은 기간제 직원의 경우 용역(과제)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서별 재원확보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이기에

기간제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복지카드의 성격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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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기간제 직원을 위한 복지

카드 지급 예산을 확보할 책임은 고용주인 피진정인에게 있고 재원 확

보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영역에

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에게도 복지카드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진정요지 나항(성과급 미지급)

성과급의 기본취지는 근로제공의 대가나 복리후생적 급부가 아닌 조직 성과 

제고 유도 및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에 있으므로 성과급은 성과평가 등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급은 조직 전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구

성원들에게 혜택이 배분되는 경영평가상여금과도 성격을 달리하므로 경영평가

상여금의 지급과 성과급 지급 여부는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급은 인건비 예산 중 일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재배분하여 직

원들의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직원에게 성과급 제도

를 도입하려면 이미 편성된 용역비인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 중 일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재분배하거나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인데, 전자의 경우 당사

자들의 선택 및 노사협의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이고, 

용역비에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용역비에 성과급을 포

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의 임금체계 및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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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달라 성과급 제도를 정규직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과급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

2호에 따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탄력근무제 운영 미공지)

피진정인은 탄력근무제 적용 대상에 기간제 직원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탄

력근무제 실시 사실을 정규직 직원에게만 공지하였다. 이로 인해 기간제 직원들

은 탄력근무제 실시 대상에 기간제 직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지하여 탄력근

무제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탄력근무제 실시 여부를 정규직 

직원에게만 공지한 행위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0. 1. 22.  기간

제 직원도 탄력근무제 적용대상임을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였고, 이후 기간제 

직원도 탄력근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탄력근무제 관련 

진정 부분은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가 필요하

지 않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

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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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자 결정 20진정0001700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

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사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일선학교에서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

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제도적장치가 있음. 교원은 해당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즉시 개입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사 이후 

학교교권위원회 및 선도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법률

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2】 반면 직권조사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교육공무직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

을 당하였을 경우 교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와 같은 수준의 보호장치

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은 없음.

【3】 교육공무직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도 교원처럼 학생 및 보호자 

등의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공무직

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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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일선학교에서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우리 위원회에 학교에서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을 당한 경우 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

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위 진정사건 조사 중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은 아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였을 때 교사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 교육청 이외 다른 교육청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할 것으로 보

임에 따라 2020. 7. 30.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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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조사 대상 및 조사내용

가. 직권조사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나. 직권조사 내용

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 종류(소속 : 유치원, 

초･중등학교)

2) 해당 공무직 직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을 당하였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의

경우 53개 직종(인원 15,699명)에 이르며, 교육청별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의 종류는 상이하다.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 종류의 자세한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나.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

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을 당하였을

경우 교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와 같은 수준의 보호장치가 마

련되어 있는 교육청은 없다.



제5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13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을 당하였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

기 위한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 존재여부에 대한 교육청별 답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답변 주요내용

교육청 답변 주요내용

A

∙ 별도의 처리절차 및 제도는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B

∙ 별도의 처리절차 및 제도는 없음.

∙ 현재 노조측에서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하여 협의 중임.

※ 단체협약 노조측 요구(안)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감정노동’은 학부모나 학생 등을 직접 또는 유선 등으로 상대하거나, 업무상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억

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감정노동을 하

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나 홍보

물을 게시하거나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로 학부모, 학생 등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응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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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답변 주요내용

D

∙ 별도의 처리절차 및 제도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시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E

∙ 별도의 처리절차 및 제도는 없음.

∙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충･상담 창구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직원도움방’

에서 상담 및 고충에 대한 상시 접수 처리함. 

F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에 대한 선제   적인 보호 조치 

필요에 따라 ○○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에 따라 에듀힐링센터에서 수요

자의 선택으로 심리 상담･코칭을 받을 수 있음.

※ ○○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사업

  2. 직무연수 사업

  3. 상담 등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원,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G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 ｢○○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규칙｣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 ｢○○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2조(고충처리)에 따라 ○○

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계획 수립

H

∙ 전체 공무직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처리절차 및 제도적 장치는 아래와 같음.

- 학생에 의한 폭행, 모욕 등 학교별 선도위원회에서 학생 징계 양정 결정

-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폭행, 모욕 등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죄), 제

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42장(손괴의 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 등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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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답변 주요내용

I

- 개별사안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행, 모욕에 따른 교원 대체 직종

의 심리상담 및 치료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전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고충 

등 포괄적인 심리상담 차원에서 프로그램 진행 예정

- 폭행으로 교육공무직이 치료를 받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

리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보전(120일)이 가능하며 산재 미판정 시 업무 외 질병

에 따른 유급병가(60일) 사용 가능

-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

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의무 준수

J

∙ ｢○○○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제79조[인권보호]

  ① 도교육청은 각 학교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K

∙ 2017년 단체협약서 및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 등의 관련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

- 집단상담으로 2박 3일 상담 전문가와 개인의 내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개인상담(5회기)으로 외부 상담 전문가와 1:1 심리치유 상담 지원(연계 및 상담비)

L
∙ 2018년 단체협약서에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회)에서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된 적은 없음. 

M

∙ 별도의 처리절차는 없으며, 민･형사상 사법제도를 활용함. 

∙ 교육공무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교육청 학교폭력 사

건 소송 지원 사무처리규칙｣이 있음.

※ ｢○○○○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소송 지원 사무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3조 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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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에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

한 세부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은 위 세부절차를 참조

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리한다. 위 매뉴얼의 적용대상에는 교원만 

포함되며, 교육공무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및 목격자는 

교육청 답변 주요내용

제3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교육감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를 충족

하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5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이하 ‘소송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N ∙ 별도의 처리절차 없음.

O

∙ ‘교육공무직 근로자 고충처리 업무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 직원을 보호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 근로자 고충처리 업무 운영 계획’

근로자 상호간의 불신이나 갈등의 심화로 인해 고충 증가됨에 따라 고충처리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 

P ∙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교섭(안)으로 제출 시 교섭 가능

Q ∙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없음.

R ∙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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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신고하고, 학교장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지 즉시 적극 개입

하여 교원을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및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조사 및 사실확인,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사후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사안처리 세부절차는  별지 3과 같다.

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존재하며, 제도적 장치로는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치유지원

센터’가 있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보호)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

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001700
2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제3편  차별시정분야 1139

바. 교원의 경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

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

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기

간제, 공무직 등)이 공무원과 비교해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

주장한 다수의 사건(18진정196400, 19진정175600 등)에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결정)

하고 있는데 공무직이라는 지위는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소수자의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사회적 지위라는 점에서 교육

공무직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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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 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교직원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교원과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및 동일한 집단이라면 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처

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다.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였을 

경우의 보호조치는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자에 대한 보호조치이므로 학교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 모두 보

호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교원은 ｢교원의 지

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제도적 장치로는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 보호 매

뉴얼’에 따라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이 즉시 개입하여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교권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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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에는 교원의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몇 개의 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위 상담 및 고충처리는 학생 또는 폭행 등을 당한 

경우에 대한 조치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과정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데 학교에서

학생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위 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절차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존재는 교육공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학생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교원이 아닌 근로자

의 신분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공무직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들

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도 

교원처럼 학생 및 보호자 등의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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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7개 시･도교육감은 일선학교에서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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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373400 외 15건 병합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기본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근속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16개 피진정 교육청들은, 2020년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점수 배정현황을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비교했을 때 기본복지점수는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근속복지점수는 최대배정점수를 동일하게 정하거나 배제하거나 

달리 정하는 경우, 가족복지점수는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

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맞춤형 

복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서울고

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보수 등

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

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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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노동조합

피 해 자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주 문

1.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기본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근속복지점수(최대한도), 가족

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

복지점수(최대한도),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최대한도)를 배정하고, 가

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최대한도)를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가 배

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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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기본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6.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가족

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교육청 등 16개 시･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

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정

규교원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등 복지점수 배정에서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제5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14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는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2020년부터 근속점수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

형복지의 효용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예산의 수용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 

운영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의 가족복지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피진정인 2 (○○○○교육감)

현재 예산사정 등으로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달리

지급하고 있으나, 2021년도는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고, 근속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의 확대 운영은 예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예산상황 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3) 피진정인 3 (○○○○교육감)

현재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는 공무원과 같은 점수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도 예산 사정상 기본점수로만 

구성되어 일률적으로 500포인트(5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원

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만 가족복지점

수 및 근속복지점수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 등 타 비공무원 직종과의 형

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인원이 늘어남

에 따라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약 10% 증액하여 편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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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족복지점수 및 근속복지점수를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 등 비공무원 직종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피진정인 4 (○○○○교육감)

2021년도부터 연차별로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 인상, 가족･근속복지

점수 신설 등을 통해 정규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점

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

로 인해 차년도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예측되어 당초 계획에 견주어 인상률이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정규교원의 맞춤

형복지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갈 예정이다.

5) 피진정인 5 (○○○○교육감)

      2021년도에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는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족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길 바란다.

6) 피진정인 6 (○○○○교육감)

2021년도부터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속복지점수, 

기족복지점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7) 피진정인 7 (○○○○교육감)

기간제 교원에 대한 동등 대우는 타 직렬(교육공무직, 대체인력 등)과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절차 마련 등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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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진정인 8 (○○○○교육감)

2020년도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의 차이가 있고 기간제 교원에게 가족점수는 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1

년도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정규교원에게 지급하는 점

수와 동일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9) 피진정인 9 (○○○○교육감)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연간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의 규모가 매

우 크며,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기획 시 교육공무직원에게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 지급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바, 타 시･도에 비해 교육공무직원의 수가 많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의 지속적 인상 및 확대 시행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재정적인 여건과 전국 시･도 시행현황, 교육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진정 사안 반영하여 개선･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0) 피진정인 10 (○○○○교육감)

2020년도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중 기본점수는 동

일한 점수로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근속복지점수, 가족복

지점수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겠다.

11) 피진정인 11 (○○○○교육감)

교육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타 시･도 현황, 

가용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2) 피진정인 12 (○○○○교육감)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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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점수 배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중이며, 2021년도 맞춤형복지비를 

가족복지점수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2022년도에는 모든 항목을 동

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13) 피진정인 13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문제는 점차적으로 복지점수 상향조정을 통해

정규교원과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교원의 결원(휴직, 

휴가 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체 기간제 교원의 수도 증가함으로써, 맞춤

형복지비 예산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점차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

14) 피진정인 14 (○○○○교육감)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15) 피진정인 15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해서는 각 교육청별 재정상황과 교육여

건이 다르므로 계속적인 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교육부 차원의 전국적 표

준지침 마련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지방교

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한 번에 모든 맞춤형복지를 개선할 수 없고 추후 점

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16) 피진정인 16 (○○○○교육감)

기간제 교원이 복지향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규교원과 기간

제 교원 간의 맞춤형복지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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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인사혁신처 자료, 16개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그러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나.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간제 교원의 수(유치원

제외)는 초등학교 8,472명, 중학교 18,678명, 고등학교 23,557명으로, 

정규교원 382,577명 대비 13.25%인 총 50,707명의 기간제 교원이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원(유치원 제외) 비율은 2017년

9.99%, 2018년 10.34%, 2019년 11.43%, 2020년 12.4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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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운영

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

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

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공무

원의 예산절감 등 추가복지점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

여되는 점수로 이 사건의 경우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

수 등이 해당된다.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으로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

지 300점 배정할 수 있고,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점, 직계 존･비속 

등은 각 50점,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

바. ｢공무원인사실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과 동일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도 매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1년에 2차례(1월, 7월) 정근수당을 받고 있다.

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은 같은 학교에서 최대 4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같은 교육청 내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청 내 학교와 신규계약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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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속기간 산정에서는 같은 교육청 내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이 모

두 합산된다.

아. 피진정 교육청별로 2020년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점수 배정현황을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비교했을 때 기본복지점수는 동일하게 지급하

거나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근속복지점수는 최대배정점수를 동일하게 정하

거나 배제하거나 달리 정하는 경우, 가족복지점수는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진정 외 ○○○○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기본복지점수는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

(1P : 1천원)

연번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

(최대)
가족 기본 

근속
(최대)

가족

1 ○○ 700 300

가족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함

700 300 -

2 ○○ 700 300 600 - -

3 ○○ 600 300 600 - -

4 ○○ 810 300 480 - -

5 ○○ 600 300 500 150 -

6 ○○ 600 300 480 - -

7 ○○ 800 300 800 - -

8 ○○ 700 300 500 100 -

9 ○○ 700 300 700 - -

10 ○○ 800 300 800 200 -

11 ○○ 600 300 700 300 지급

12 ○○ 700 300 500 100 -

13 ○○ 600 300 500 300 -

14 ○○ 700 300 600 100 -

15 ○○ 600 300 600 100 -

16 ○○ 600 300 600 100 -

17 ○○ 500 300 5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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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은 합

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외 금품지급)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이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교원과 기

간제 교원이 비교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

는지를 살펴본다.

나. 차별사유 해당 여부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

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차별사건 관련 기결정례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17진정0719301 결정 등).

다. 비교대상 여부 및 차별적 처우의 존부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의 동종･유

사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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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

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그러

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

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가 어렵다.

따라서,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등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

청은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

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다르게 배정하거나 제외하고 있으므로, 

두 비교집단 간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맞춤형 복지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

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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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

무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

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

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 점수 중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이다.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의

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도 근속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

는 점을 볼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

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17진

정0719301･17진정0955201(병합)) 사건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

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

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배제하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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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

족복지점수를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

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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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72600 [주민복지시설 이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이용배제로 인한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

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대한민국이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같은 협약 제31조는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인정하고, 아동에게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하

고 있음.

【2】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기기

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적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간

의 협소함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입주민의 한 사람인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진 정 인 ○○○

피 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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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헬스동호회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동호회 회칙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

고 있어 피해자가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 ○○○○아파트 헬스동호회(이하 ‘피진정동호회’라고 한다)는 2011년

4월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내 문화회관에 헬스장을 열었다. 

아파트 내 100평 정도의 문화공간은 탁구장 50평, 헬스장 40평, 나머지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헬스장 공간이 협소하나 반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공

간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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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모든 주민을 수용하기에 협소하며 오래되었고, 예산상의 문제로 

상주 관리자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진정동호회는 2012년에 제정된 회칙에 따라 미성

년자에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동호회는 총회를 통해 정하는 회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회칙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바로 회칙을 변경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규정한 회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총회 때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 현장조사결과와 동호회 회칙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2020년 1월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으나, 피

진정동호회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해 2월부터 피해자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나. 2011년 4월 설립된 피진정동호회는 약 100평 정도의 아파트 반지하 문화

회관 내 40평 규모의 공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헬스 기구 및 

탁구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 헬스장은 별도의 상주 관리자 없이 피진정동호회 회장･총무･운영위원･감

사 등 임원진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며, 수도세･전기세･시설 수리

비･행정 및 청소 아르바이트생 고용비 등 헬스장 운영비용은 동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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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라. 피진정동호회 회칙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 아파트 주민 중 매

달 7천원의 회비를 내는 주민에게 회원 자격을 주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

인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등함을 확인하며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이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아

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31조는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에게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

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동호회 회칙은 미성년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진정동호회가 관리, 운영하는 아파트 헬

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아래

에서는 피진정동호회 회칙에 따라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국

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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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의 자유가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

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

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부 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아동을 개별적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전원

위원회의 2017. 9. 25. 16진정0848200 결정)한 바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동호회 헬스장 내의 협소함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피진정동호회 가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피진정

인의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

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의 경우

에는 신체의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간과 운동기구가 충분하지 않아 미성년자까지 헬스장 이용을 허용하기 어

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피진정동호회는 헬스장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았고,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

파트 측에 별도의 장소 임차료를 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헬스장 운영은 주

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동호회는 시설의 협소함

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공

간의 협소함과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

하거나 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적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간의 협소함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입주민의 한 사람인 미성년

자의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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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31조는 문화 활

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아동에게 문화･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위 제31조에서 언급된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을 누릴 권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일반논평 17’{UN General Comment

No. 17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은 아동의 안녕, 건강, 발달을

위하여 스포츠 등을 통해 아동･성인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해’에서 아동 발달을 위해서 스포츠 등을 포함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보장하라는 권고1)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에게 일률적으로 

헬스장 이용을 금지한 조치는 아동의 여가활동 및 놀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헬스 동호회 가입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연령이나 신체 

발육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최종견해 42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
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
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
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
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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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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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873300, 0883000 병합 [○○○○ 

○○○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장)에게, ‘○○○○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

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일정 수준에 이른 연구자를 선발, 연구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장

래성 있는 신진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 ○○○ 과정’사업을 운영하면서, 동 사업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학자를 선발･지원하는 것이고 간접고용 효과가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만 34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였음.

【2】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우

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진정 ‘○○○○ ○○○ 과정’과 목적이 

다르고,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연령을 보면 학업전념자의 경우 35.7세, 직장 

병행자의 경우 46.5세로 전체 평균연령은 41.3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3】 또한, 신진 연구자란 최근 학위를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있

는 연구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기

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신진 연구자를 판단하는 것은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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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연구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

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20년 ○○○○ ○○○ 과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 이하

로 제한하였다. 위 과정 지원 자격에서 연구실적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경과기간 

등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만 34세를 경과한 자

는 위 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제6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16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나. 피진정인

‘○○○○ ○○○ 과정’은 미래 ○○학 분야 연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젊고 장래성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차세대 ○○학자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한정된 정원으로 인재 양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 학자를 선발･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법정 연령인 만 34세를 준용하여 ○○○ 과정 연령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다른 연구재단들처럼 지원자의 나이조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내’

라는 조건을 이중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인문학 분야의 경우 ‘박사취득 후 

몇 년 이내’로 자격을 줄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박사조사-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 실태(2017)”에 따르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35.6세인 점을 고려할 때 ○○○ 과정의 제한 연령인 만 34세는 과도한 

수준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연구원(이하 ‘피진정연구원’이라 

한다)의 2019년 및 2020년도 ‘○○○○ ○○○ 과정’ 공고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박사조사-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자료, 

△△△△재단의 ｢‘생애첫연구’ 사업｣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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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년 및 2020년도 ‘○○○○ ○○○ 과정’ 공고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 과정은 ○○학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연구자를 선

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

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위 과정에 선발될 경우 선발대상자에게는 매월 500만 원씩 연구장학금이 

정액으로 지급(연 6,000만 원)되며, 지원기간은 총 5년이다.

3) 2019년 선발인원은 총 7명(○○학 분야, ○○학 분야, ○학 분야)이었으며, 

지원 자격은 타 기관에서 상근하지 않는 만 40세 이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반면, 2020년 선발인원은 총 4명으로 지원 자격은 타 기관에서

상근하지 않는 만 34세 이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4) 위 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분기 단위로 연구활동 내역을 연구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최종 단계 30일 전까지 5년 동안의 연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연구원은 ○○○○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학을 진흥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다. ｢○○○○○연구원 육성법｣ 제2조(출연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 과정’은 교육부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진정인들은 ‘2020년 ○○○○ ○○○ 과정’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피진

정인이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나이가 초

과되어, 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에 조사한 ｢박사조사-국내신규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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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

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35.7세이고, 직장 병행자의 신규 박사학위 취

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6.5세로,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

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연령은 41.3세이다.

마. ｢△△△△재단법｣에 따라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을 제

고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정착을 위해, 연구비가 없는 전임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첫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업의 지원

기간은 1년 ~ 3년이며, 연간지원금은 연평균 3,000만 원 이내이고, 지원 

자격은 기초연구사업 경험이 없는 4년제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이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하여 재화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적인 대우 존부 및 지원자격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 ○○○ 과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함

으로 인해 만 34세를 경과한 진정인들이 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한 불이익이 존

재하는바, 이하에서는 ‘○○○○ ○○○ 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지원 자격을 만 3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살펴본다.

‘○○○○ ○○○ 과정’은 일정한 수준에 이른 연구자를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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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장래성 있는 신진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피진정인은 ‘○○○○ ○○○ 과정’의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 학자를 선발･지원하는 것으로 간접고용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청

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진정의 ‘○○○○ ○○○ 과

정’과 목적이 다르다.

아울러,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연령은 35.7세이며, 직장 병행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연령은 46.5세이고,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득 당시 평균 연

령은 41.3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 과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또한, 신진 연구자란 최근 학위를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신진 연구자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이 사건 진정의 ‘○○○○ ○○○ 과정’ 사업처럼

신진 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의 ‘생애첫연구’ 사업은, 

지원 자격을 나이 기준 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라는 자격기준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원 자격을 나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과정’의 지원자격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여 만 34세가 경과한 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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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 공급에서의 불리한 대우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외에 박

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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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11. 12.자 결정 20진정0621400 [○○○○○○협회의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제한 등]

결정사항

피진정인(○○○○○○협회장)에게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볼러 선발전 응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피해자는 프로볼러가 되기 위하여 약4년 동안 준비를 해왔으나, 2017년부터 생

긴 피진정기관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남성 만 45세, 여성 만 40세)으로 인하여 

프로볼러 선발전에 지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및 이

용에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2】 피진정기관은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서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프로볼링선수 자격

증을 취득 후 코치, 볼링 프로샵 운영 등 개인의 영리만을 위하고, 대회에 출전하

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

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를 고

령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를 이

유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또한, 피진정기관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여 남

자 45세, 여자 40세 이상인 자를 프로볼러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

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하여 응시 단계에서부터 응

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제6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17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협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볼러 선발전 응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1977년생, 여)는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

망하였으나, ○○○○○○협회(이하 ‘피진정협회’라 한다)에서 프로볼링선수 선

발 시 연령을 남자 45세, 여자 40세로 제한하여 선발전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해자는 학창시절,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볼링 레슨을 받으며 볼링을 배

운 적이 있었으나, 잠시 그만두었다가 약 4년 전인 2017년도부터 프로볼링선수

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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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진정인은 매년 시행하던 프로볼러 선발전을 2017년부터 남자 만 45세,

여자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피해자가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그동안의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서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대회 출전에 목적을 

두지 않고, 프로볼링선수 자격증만 취득한 후 그 자격증을 볼링장 코치, 강습생 

개인지도, 볼링 프로샵 운영 등의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7년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프로선발전에서 나이 제한을 

두게 되었다.

고령의 선수들이 프로볼링 자격증만 취득 한 후,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

문에 아무리 선수를 보충해도 대회 참가율은 감소하여 협회를 운영 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프로볼러로서

의 발전되는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구제한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서 투구를 

해야 하는데, 경기 중 체력 저하로 인해 투구시간을 지키기 못하는 사례도 빈번

히 발생하여 같이 경기하는 테이블의 타 선수들마저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많았다.

기존 회원 중 45세가 넘는 선수 중에는 우승자도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 선

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45세 이상인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발전을 참가하는 데에는 참가비용, 장비 구입, 연습경기 비용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준비 기간을 위한 응시생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에 

반해 고령자의 최종합격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전에 감안하여 프

로볼러 선발 응시전에 나이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나이 제한 규정으로 볼링동호인의 불만이 많은 것을 본 협회도 잘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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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차후 ‘드릴링 프로’ 제도와 ‘코칭 프로’ 제도를 도입하여 나이 제한

을 두지 않고 선발을 하고, 드릴링 프로와 코칭 프로를 대상으로 매년 경기를 개

최하여 일정 상위 입상자를 정식 투어 프로로 영입하는 등 나이 제한에 따른 불

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제출 자료(피진정협

회의 정관, 경고처분 통지서, 사유서, 기타 관련 자료 등),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

화 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협회인 사단법인 ○○○○○○협회는 프로볼링선수의 선발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도

○○시 ○○구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실기, 필기시험, 면접에 합격하여 연수교육 및

볼링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회원(외국의 프로볼링협회가 인정한 

프로볼링선수), 특별회원(법인의 취지나 사업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으로 

구분되며, 피진정협회가 주최하는 상금 대회에는 정회원 및 협회가 별도로

인정한 준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다. 피진정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협찬금, 기

부금,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피진

정협회가 주최하는 상금이 걸린 대회의 상금은 100% 협찬금으로 운영되며, 

피진정협회가 1년에(2017년 기준) 상금을 걸고 주최한 대회는 16개로 총 

상금액 1,047백만원 정도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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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남자 514명, 여자 169명으로 총683명이다. 남성 정

회원은 3~4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성 정회원은 3~5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연회비 25만원을 납입한다. 또한, 프로볼러 선발전 

참가 시 참가비용(게임비, 교육비, 볼링장 대관료, 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남자는 40만원, 여자는 32만원을 납입한다. 남녀의 선발전 참가비용이 다른

이유는 성별에 따라 게임 수(남성 60게임, 여성 48게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 프로볼러 선발 과정은 1차 실기 30게임에 피진정협회가 공지한 평균점

(남자:190점, 여자:180점)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2차 실기 30게임에서 피

진정협회가 공지한 평균점(남자:200점, 여자:190점)으로 절대평가를 하여

최종 실기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실기 합격자는 3차 양성 교육 수료 후 

필기, 면접, 교육 태도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된다. 피진정협회는 

최종합격자에게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한다.

사. 최근 5년간(2015년 ~ 2020년) 피진정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정회원과 경기 중 부상 등의 사유로 대회

참가를 기권한 정회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고

처분자

3명

(50대: 3명)

1명

(50대: 1명)

4명

(50대: 4명)
- -

-

(대회 

미개최)

기권자

6명

(40대: 2명)

(50대: 4명)

6명

(40대: 4명)

(50대: 2명)

6명

(40대: 2명)

(50대: 4명)

10명

(40대: 7명)

(50대: 3명)

11명

(40대: 9명)

(50대: 2명)

-

(대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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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진정협회는 2017. 1. 13.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프로선발전 연령 제

한의 건”을 논의한 결과, ① 경기력 저하 및 중도 포기 등으로 경기 시간 지연

및 진행의 차질, ② 자격 취득 이후 낮은 경기 출전 빈도, ③ 자격 취득 이후 

개인 영리 추구 행위로 협회 위상 제고 저해의 사유로 2017년부터 남자 만 

45세, 여자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시행하는 데 참석 이사(14인)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다.

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 선발전에도 동일 나이 제한이 있어 피해자는 선발전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

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프로볼링선수 선발 시 ‘나이’ 제한을 두어 특정한 집단을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는 주장이며, 피진정 협회가 주관하는 볼링대회

는 피진정 협회에서 프로볼링선수의 자격을 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협찬 등을 통하여 상당액의 상금이 걸려 있는바, 피진정 

협회의 가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획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영역에 있어서 재화의 공

급이나 이용과 관련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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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피해자는 프로볼러가 되기 위하여 약 4년 동안 준비해왔으나, 2017년부터 

생긴 피진정협회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프로볼러 선발전에 지원하

지 못하였으므로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 및 이용에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협회는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서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프로볼링선수 자

격증을 취득한 후, 볼링 코치 및  볼링 프로샵 운영 등의 개인의 영리만을 위하고 대

회에 출전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선발전에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사항의 “연도별 경고 처분자 및 기권자 현황”을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경고 처분자 및 기권자 모두가 4~50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

령회원 모두가 경고 처분을 받거나, 대회에 기권한 것은 아니며,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

를 고령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

로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협회는 45세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프로

볼러로서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여 

남자 45세, 여자 40세 이상인 자는 프로볼러로 선발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

해야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하여 응

시 단계에서부터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아울러 피진정협회에서는 회원 중 45세(남자), 40세(여자) 이전에 입회하였

으나, 현재 5~60대가 되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으며, 일부 고령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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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남자 45세, 여자 40세라

는 피진정협회가 정한 일률적 나이 기준이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체력과 연

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진정협회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협회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 및 이용 역역에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행

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협회에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볼러 선발

전 응시자격에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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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383000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

교수 승진 거부]

결정사항

○○○○대학교 이사장에게, “○○○○○○○교(○○)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기독교정신에 따라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

학 등 특정 과목이나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닐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 신자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임에도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전

(全)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승진)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진 정 인 남○○

피진정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교(○○)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

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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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과 조교수이며, 진정인의 가족들은 현재 캐나

다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진정인은 2019년 3월에 부교수 승

진서류를 ○○○○대학교에 제출했으나, “○○○○○○○회(○○)에서 전(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는 ｢교원

인사규정｣ 제13조제2호를 이유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정인의 가

족들이 캐나다에서 ○○○○○○○회(○○) 외 다른 종파의 교회를 다닌다는 이

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본 교는 대학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시 정관에도 신학

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라고 공고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9학년도 5차 이사회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요

건으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두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개

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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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학교법인 ○○○○대학교 2019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교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

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06. 9. ○○○○대학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학과 조

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승진임용) 제2호에 따르면, ○○○

○○○○회(○○)에서 전(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의 가족들(아내･자녀 총 4명)은 2011~2012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회(○○) 외 다른 종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3. 25. 부교수 승진임용 서류(승진시기 : 연 2회, 4. 1./ 

10. 1.)를 대학 측에 제출했으나, ｢교원인사규정｣ 제13조제2호를 이유로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시행세칙(1-1-2)｣ 제4조제3호에 따르면 

교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 심의･

결정 및 이사장 승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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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법인 ○○○○대학교 2019학년도 5차 이사회(2019. 8. 26.)에서는 

전(全) 가족이 ○○○○○○○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교수

이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승진임용) 제2호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참석 이사 전원(6인)은 “본 대학은 기독

교대학으로 설립되어진바,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정

하고, 교원인사규정은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유지로 의결되었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종교를 이유로 고용(승진)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의 전(全) 가족이 ○○○○○○○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교수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인바,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고 볼 수 있고,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승진 배제라는 고용영역에서의 차

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자격으로 교원의 전(全) 가족이 ○○○○○○○회

(○○)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학교의 설립부터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였고, 설립 당시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여,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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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라

고 공고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회(○○) 신자가 아닐 

경우 그 수행이 어려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

○○○회(○○) 신자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특성과 관

련된 위와 같은 사유가 임용된 교수의 승진 자격에서 종립학교 업무수행과 관련

이 없는 그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용된 교수의 승진과 관련

하여서는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교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승진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

이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전(全) 가족이 ○○○○○○○회(○○) 교단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특정

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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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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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3. 27.자 결정 20진정0059600 [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관을 개

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설립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로 전 직원을 구성하여야만 그 이

념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례교인이어야만 설립이념이 

추구하는 봉사와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업무의 성격상 ○○세례교인이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업무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모든 

직원의 지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2】 공공의료 인프라가 약한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의료 인프라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는 가운데, 전체 의료수익 중 공공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의료

기관 평균 81.9%(건강보험 진료수익 74.4%+의료급여 진료수익율 7.5%)로 

공공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부정책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피진정병원은 민간의료

기관이지만 의료영역이 가지는 공익적 책무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

【3】 ｢헌법｣은 성별,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종교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규정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직업

안정법｣ 제2조(균등처우)의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

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

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종교

에 의한 차별을 명시화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의 조치는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간

이 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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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진 정 인 ○○○

피진정인 재단법인 □□□□ 유지재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모든 직원 채용에서 ○○교인임을 증

명하는 세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비종교인이나 타 종교인은 응시할 기

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본 원은 1898년에 미국 여의사 ◇◇◇가 의료의 불모지인 조선땅 ◎◎에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자 세운 병원으로, ｢정관｣ 제3조에

서 보듯이 설립자는 미국 ○○○교 세계선교부이고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

아주 아틀란타시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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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조의 설립목적 또한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5조는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의학연구원 운영,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사업, ○○교인 의료요원 양성사업, 극빈환자 치료, 농

촌 보건사업, 의학과 지역 보건학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따라서, 본 원은 설립자 정신에 입각하여 ○○교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으며, 전체 직원들이 세례교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발적인 

동의로 매월 급여의 1%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후원금으로 내고 있다.

라. ○○교인으로만 직원을 구성하기에는 의료인력 수급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없지 않음에도, 설립자 정신을 계승하고 병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및 각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미국 ○○○교 세계선교부가 설립한 후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법인으로 등기한 병원으로, 현재 병원의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 

유지재단’이고, ▲▲▲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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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

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

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

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한 

바, 피진정병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위 

조항에 따라 의료법인으로 간주되며, 관리감독기관인 ▲▲도청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병원은 723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으로, 전체 직원 수는 1,396명이고, 

그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직  명 인원(명)

의료직 사회복지사 1

의사직 의사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215

간호직
간호사 간호직일반 조산사 병동원 간호조무사 

연구간호사 코디네이터 간호보조
742

의료기사직

방사선사(일반) 임상병리사(일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보조 

응급구조사 기타의료기사(일반)

218

의료기사기타 방사선사일반 임상병리사일반 물리치료사일반 코디네이터 5

약무보건직 약사 약무직 29

사무직 행정원 80

영선관리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 도장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기능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화교환원 

열관리기사 의공학기사 환경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28

조리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원 47

보험심사 간호사 12

전산직 전산처리사 10

별정직 재봉사 세탁원 목사 사서 연구원 8

의료직 사회복지사 1

합        계 1,396



2020. 3. 27.자 결정 20진정0059600
2

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193

다. 피진정병원의 ｢정관｣ 제30조(기관 직원)은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에 종사

하는 직원은 독실한 ○○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관 

시행세칙｣ 제8장에서 다시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면서 “모든 

정식 직원은 ○○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임시 직원도 복음을 신봉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진정병원장은 업무내용이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 

채용의 기본 기준을 “응시자격 :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2019

년에 있은 7회의 채용공고도 동일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모든 직원의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

격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인바, 아래에서는 종교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우선, 종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종교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바, 특정 종교인 여부가 피진정인이 모집한 직원의 진정하고 결정

적인 직업상 요건인 ‘진정직업자격’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병원의 설립자 정신과 기본이념이 ○○교 정신에 입각해 있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의 업무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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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교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각의 직원들이 수

행해야 하는 업무가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진정직업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에는 곤란함이 있다.

하지만, 전체 직원 구성으로 본 각 업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세례교인 

여부가 특정 직업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

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

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설립자의 종교적 이념을 지키고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병원을 운영

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성별,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종교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는 모든 근로

자에게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제정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의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종교에 의한 차별을 명시화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의 조치는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

배된다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설립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로 전 직원을 구성하여야만 

그 이념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례교인이어야만 설립

이념이 추구하는 봉사와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업무의 성격상 ○○세례

교인이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업무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모든 직원의 지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 3. 27.자 결정 20진정0059600
2

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195

한편, 피진정병원은 상급종합병원(○○대학교병원) 1곳을 제외하면, 지역 

내 동일 급의 다른 종합병원들과 비교하여도 많게는 500병상, 적게는 200

병상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의료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병원이다.

｢헌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

용으로 의료법인 등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

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때 당국이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국의 관리를 받는 등, 비영리재단법인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약한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의료 인프라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는 가운데, 전체 의료수익 중 공공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의료기관 평균 81.9%(건강보험 진료수익 74.4%+의료급여 

진료수익율 7.5%)1)로 공공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부정책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피진정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의료영역이 가지는 공익적 

책무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다.

1)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근찬 우송대학교 보
건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303개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논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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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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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2020. 12. 29.자 결정 19진정0461800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한 취업

에서의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 면접심사에서 수행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

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히잡 착용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아

닌 사람들과 업무 시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

인하기 어려움. 또한, 기독교인의 십자가 목걸이나 가톨릭 신자의 묵주 등과 다

르게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쟁점화함으로써 진

정인으로 하여금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면접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2】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위원회에 채용될 경우 영어와 아랍어가 동시 가능한 직

무에 투입되어 통･번역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히잡 착용 여부는 직무능력이

나 직접적인 업무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은 단

순히 종교의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의 탈착 여부에 대한 의사

를 확인한바,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의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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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 ○○○○○ ○○○○○

피진정인 ○○○○○위원회 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 면접심사에서 수행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00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직 및 통･번역 

관련 업무 인턴면접에 응시하였다가, 피진정인으로부터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채용에서 탈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참고자료

가. 진정인

위 진정내용과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면접 당일 약속된 시간보다 35분 늦은 13시 35분에 도착하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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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1차로 한국어와 영어로 면접을 본 후, 10분 정도 회사소개 영상을 보

며 휴식한 뒤 약 3~4분 정도 한국어로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2차 면접관인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간단히 인사한 후 “여기는 세계 각국과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 간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 업무적으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고, 자신이 믿는 종교는 존중하지만 타인이

나 업무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진정인에게 자신의 종

교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 여기는 이란, 이라크,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이슬람을 믿는 직원들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

고 근무했는데 당신의 경우는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

서 나오며 “왜 처음부터 히잡을 쓰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

냐,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인사담당자가 진정인에게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한 것 같다. 

우리 회사는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지만, 

진정인이 영어로 말하며 “나는 인종차별을 당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 회

사 자료를 내놓아라. 면접관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약 30여분간 소란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진정인은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첨부 등으로 

태도 점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휘능력에서도 정확성과 이해도에서 낮

은 점수를 받아 채용하지 않았다.

본 기관은 아시아, 중동 등 40여 개 국가의 민간외교를 수행하는 NGO단체

로 회장, 부회장, 약간의 고문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

한 종교적 차별이나 장식물, 복장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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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자료(녹취록)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면접 이후 인사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인사담당자] 유감이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다른 지원자들은 한국에서 히잡 착용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대사관에 갈 때나 번역을 위해 관료를 만날 때 

히잡을 착용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따르는 것에 대해 우리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

데…흠…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당신이 당신과 같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을 한다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진정인] 물론 아니다. 이것은 내 신념이다. 그가 나에게 나는 히잡을 착용할 수 없고 

내가 히잡을 착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유감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진정인] 맞다.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차별이다.

[인사담당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청자들이 만약 같은 종교를 가진 관료들

을 만난다거나 하면 당연히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대사관에 들어가

거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

[진정인] 나는 항상 히잡을 착용하기를 원한다.

[인사담당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서 언제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지

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인]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업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사담당자] 사견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한국 손님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프론트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당신을 입구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는 어떤 장소이지? 라고 생각

하게 될지 모른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

해야 한다. 모든 아시아국가 물론 중앙아시아…그들은 히잡 착용하는 것을 보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당신도 알지 않는가? 대학이나 이태원을 가면 우리도 히잡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히잡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진정인] 맞다. 하지만 당신은 중동과 일하고, 만약 당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빅토리안이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는 그 중 

한 명이며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내가 히잡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

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지어 사람들은 히잡을 입는 것

을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히잡 착용은 내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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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과 인사담당자의 대화녹취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6. 8. 13:30분경 피진정위원회의 통번역 인턴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하였다.

나. 면접관이었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일할 때 히잡을 착용할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 19가지 사유 및 그에 

준하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이 입는 의복의 하나이다. 이란이나 이라크 등 일부 아랍

권 국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집트나 터키, 인도네시

아 등의 나라에서는 여성이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히잡 착용은 종

교적 신념의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히잡 착용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하였다

면 종교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발생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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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탈락하였는

지, 면접과정에서의 히잡 착용 관련 질문 자체를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는지, 면

접 과정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히잡 착용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히잡 착용 때문이 아니라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제출, 전반적으로 미진한 면접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인의 면접심사 점수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피진정인의 주장

처럼 여러 요인의 결과로 불합격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면접 과정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 자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면접심사는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은 지원자에게 자칫 심리적인 위축감 또는 모욕감

을 주거나 그를 넘어서 지원자에게 채용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기도 

한다. 그 질문이 사회적 소수자이거나 약자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더욱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독일법원은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과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

용 면접에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이와 관련된 실무상의 해

석기준 등을 발전시키고 확립해 왔으며, 영국에서는 채용 면접에서 질문이 차별

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면 차별로 간주하

고 면접관의 질문이 곧바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접관은 면접과정

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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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후생노동성도 공정한 채용전형을 위해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는 

사항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물어보거나 하는 것은 채용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질문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면접은 

유동적이지만 일관성 있는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접메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면접담당자가 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히잡 착용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이 아닌 사람들과 업무 시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

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기독교인의 십자가 목걸이나 가톨릭 신자의 묵주 

등과 다르게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쟁점화함으

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

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면접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 면접 과정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우리 위원회는 “채용 예정 직무와 무관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은 그 자체로서 

시정되어야 하고,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07진차0000596, 19진정

0080400).,” “면접 시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상

의 배제 등을 목적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에 

따른 고용상 불리한 대우를 행한 경우로 판단한다(16진정0664900).” 등의 결

정을 통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과 무관한 질문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위원회에 채용될 경우 영어와 아랍어가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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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에 투입되어 통･번역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히잡 착용 여부는 직무

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

인은 단순히 종교의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의 탈착 여부에 대

한 의사를 확인한바,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의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면접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직무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

내용과 무관한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

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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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210900, 0254000 병합 [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

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주소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는 ○○ 지역의 지

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만약 ○○시에 거주하는 자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유리한 점

이 있다면 가산점 부여나 채용인원의 일부에 대해 할당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시가 거주지가 아닌 자를 모두 채용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주소지는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퇴사를 줄이고, 결원의 

방지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시는 인근지역

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상황이며, 대도시 내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합격 후 주소 이전, 합격 후 관사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

로 보이며, 피진정기관의 주된 구성원인 ○○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어 피진정기관이 직원 채용 시 ○○시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

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출신지역을 사유로 특정

인을 채용영역에서 우대 또는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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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재단법인 ○○○○○○○○ 조직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최소화활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0. ×. ××.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출신지역을 사유로 특정인을 채용영역에서 우대 또는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은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 및 경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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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시험의 요건, 시험 방법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

라서 자체 인사규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고, 이 지역제한에 따라 공고일 당시 

○○시 시민인 사람만을 채용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고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는 2011. 11. 

21. ｢민법｣ 제32조 및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 2020. ×. ××. 공고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 직원채용 

공고(○○시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0002호/92020)”

에는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인 사람, 

담당업무는 ○○대회 계획 수립, 운영, 홍보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회계･서무 등 사무처 제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9년 ○○○○○○ 경기종목은 ○○○○분야인 ○○○○, ○○, ○○스포츠, 

○○○○, ○○○○, ○○스포츠, ○○○○○과 참여형 ○○분야인 ○○○○, 

○○○○, ○○스포츠, ○○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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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0. 4. 기준 정원은 25명, 현원은 12명이고, 이 사건 채용 전까지 전원 

○○시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 조직위 사무처 정원 및 현원(2020. 4.)

구분 4급(처장) 5급(부장) 6급(팀장) 7급 이하(팀원) 계

정원 1 3 5 16 25

현원 1 3 3 5 12

마. 2020년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해 3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2명만 채용하

였고, 재공고를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로써 

2020년 비 공무원으로서 채용된 인원은 현재 총 2명이다.

바. 피진정위원회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20여 개 지방출연재단의 최근 3년간 

채용공고를 분석한바 아래 <표2>와 같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거주

지를 제한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 재단법인 채용공고상 거주지 요건 조사 결과

연번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
(출자형태)

근무지
모집공고일
(채용내용)

거주지
요건

1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춘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춘천, 원주, 강릉
’20.5.12.

(4급 계약직 등 17명)

없음(전국)

2 원주
’20.3.30

(계약직 1명)

3 강릉
’19.12.09

(계약직 1명)

4
춘천, 원주,

강릉, 태백

’18.9.10

(4급 계약직 등 14명)

5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 춘천)

강원도,

춘천시 출연
춘천

’20.8.19.

(정규직 1명)
없음(전국)

6
’19.6.12.

(계약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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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
(출자형태)

근무지
모집공고일
(채용내용)

거주지
요건

7
(재)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강원 춘천)
춘천시 출연 춘천

’20.8.05.

(계약직 4명)
없음(전국)

8
’19.12.16.

(정규직 2명)

9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강원 홍천)

강원도

홍천군 출연
홍천

’20.7.28.

(정규직 1명)
없음(전국)

10
’19.9.18.

(정규직 3명)

11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 

연구원

(강원 철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철원

’20.8.05.

(정규직 4명)
없음(전국)

12
’19.11.14.

(정규직 등 5명)

13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춘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춘천, 원주

’20.5.18.

(정규직 등 5명)
없음(전국)

14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남 창원) 
경남도 출연 창원

’20.7.30.

(계약직 2명)
없음(전국)

15
(재)충북발전연구원

(충북 청주) 
충북도 출연 청주

’20.8.14.

(계약직 1명)
없음(전국)

16
(재)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 수원)
경기도 출연

성남, 고양
’20.8.17.

(계약직 1명)
없음(전국)

17 경기도내
’19.6.25.

(계약직 4명)

18
(재)융합산업연합회

(서울 서초)
- 서울 서초

’17.3.27.

(정규직 1명)
없음(전국)

19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 노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출연
서울 노원

’18.1.30.

(계약직 2명)
없음(전국)

20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서울 영등포)
국가보훈처 출연 서울 영등포

’18.11.08.

(정규직 1명)
없음(전국)

사. 한편 피진정인은 2020. 7.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관련 진술서 

및 자료 제출(제2차)” 문서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고하는 ‘클린아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역제한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점을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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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2020. 10. 8. 행정안전부 ○○○○○○과는 “지역 제한 서비스 

탭은 이용자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었으나 만약 인권침해나 차별

소지가 있다면 즉시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출신지

역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위원회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와 다른 지원

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 여부

1) 차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가 아니라

는 이유로 타 지원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은 것이므로 현재 주민등록 주소

지를 출신지역이라는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원회법은 출신지역의 의미에 대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출신지역’의 개념표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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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성년 이전까지 자란 지역을 의미하고 그렇게 태어나 자란 곳에 부여된 낙

인이나 편견에 따른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출신지역’이라는 차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며, 현실에

서 채용이나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 한정하는 주거지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고, 주거 이전의 문제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수

반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자신의 책임

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차별 영역 해당 여부 및 비교가능성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민과 그 외 지역 거주자를 다르게 대우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모집, 채용)’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한편 진정인과 ○○시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비교가능 집단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도 진정인과 거주지가 ○○시인 사람들이 비교대상임을 부정하

지 않고 있고, 지원 자격과 요건 중 채용단계에서 거주지를 제한으로 두었을 뿐 

그 외 부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가능하며 동일 집단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고 지속

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제한을 두었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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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역균형인재를 “지

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원자의 주소지와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위원회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 중 ○○대회 계획 수립, 운영, 홍보

가 있는바, 이러한 업무수행에 있어 ○○시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에 따른 2019년 ○○○○대회 종목을 볼 때 위 업무

가 ○○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

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혹 ○○시에 거주하는 자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 시 가산점 부여나 채용인원의 일부에 

대해 ○○ 시민으로 할당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채용자격에서 ○○

시가 거주지가 아닌 자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오늘 날 주소지는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퇴사를 줄이고, 결원의 방지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통의 발

달로 인해 ○○시는 현재 인근지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상황이며, ○○도 ○

○에서 ○○까지는 ITX 열차로 20분, ○○의 경우 승용차로 30분, ○○과 ○○

의 경우에도 승용차로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대도시와 비

교했을 때 대도시 내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합격 후 주소 이전, 합격 후 관사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피진정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인 ○○시 공무원들은 진정인이 지원한 

직무와 입직경로, 근무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에서 근무한다는 점,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출퇴근･지리상 조건이 같다는 점 등에서 진정인을 비

롯한 피진정위원회 지원자들과 동일한 입장이므로 ○○시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제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의 경우 채용공고에서 일반행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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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 내 거주자일 것,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피진정위원회의 직원 채용 시 ○○시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더

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채용공고 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시인 사람으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

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공

고 시 현재 주소지를 이유로 채용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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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490600 [신원진술서에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검사 신규임용 지원 시 요구하는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원조사 요청을 위

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신원진술

서(상세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病歷)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

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 또한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

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임용의 최종적인 판단 시 후보자의 정신건강

과 관련된 상황과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대해서는 공

무원 채용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질병여부만 신

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임에도,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

절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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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진정인에게,

검사 신규임용 지원 시 요구하는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법무부는 2021년도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의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 중에 정신건강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이 중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상 상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의 질문은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신임검사 선발

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다.

공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공

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계통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두었는데 법무부

의 신원정보조사 건강 관련 문항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현재 법학전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원하나 향후 신임검사 임용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진료를 미루

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합하고 과거에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정보조사 내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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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을 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개

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검사 선발 시 지원자의 법

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

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에 근거하여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신원 정보 조사 이전에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여 수집될 정보의 정확성과 공

정성,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자에게도 수집된 정보에 대한 설

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원진술서(상세형)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적한 문항은 위의 신원진술서(상세형)의 건강관련 문항 중 하나

로써, 신원 정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지원자의 과거의 건강자료에 대해

서 지원자에게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진정인이 학업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어도 해당 문항

으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신임검사 선

발 전형 시 개선사항에 참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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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1항, 같은 조제3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

행규칙｣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

시해야 한다.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상이며, 신원조사는 신

원진술서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정원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신원조사사항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에 따른 신원진

술서에는 해당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신원진술서에는 병력(病歷)에 관한 

내용은 없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

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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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제4조 관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는 정신계통과 관련하여서는 1. 정신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

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2.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을 불합

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 3.)�에서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의 합격 후 임용 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법무부의 �2021년 검사 임용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임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실무기록평가, 

인성평가 및 역량평가 등 → 최종 임용후보자 발표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

하고 있다. 서류전형에 필요한 필수제출서류는 검사지원서, 고등학교생활

기록부, 대학교 학적부, 학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상세형) 등이다.

사. 법무부의 �2021년 검사 임용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는 신상정보, 건강, 

학력, 경력, 병역, 범죄 전력, 재정 상태, 자격증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진

술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추가

하거나 누락하는 사항 없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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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검사 임용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 건강 항목에서는 “현재 질병 기타 건강상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 치료(통원

치료 기간 포함, 입원의 경우 1주 이상 모두 포함)를 받고 있습니까?”, “지

원자는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상 장애가 있

습니까?”,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 정

신건강상 이상 상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

으며, 신원진술서는 임용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자.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진정인은 학업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

신과 치료를 받기 원하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향후 신규검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진료를 미루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불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 관련한 신원진술서(상세형)의 항목만으로 아직 정신질환 병력 

등을 이유로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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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술서(상세형)에 기재된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으로 인하여 진정인과 같이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신건강 이상상태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

임용 지원을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원

진술서(상세형)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검사 임용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제

로 불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건강(정신질환) 관련 항목이 합리적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신원 정보 조사 이전에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신원에 관한 사항

을 진술하도록 하여 수집될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장하

는 한편, 지원자에게도 수집된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원진술

서(상세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원조

사 요청을 위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피진정

인이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病歷)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

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임용의 최종적인 판단 시 후보자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상황과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

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대해서

는 공무원 채용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질병여부

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임에도,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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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 진정과는 별개로,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는 “현재 질병 기

타 건강상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 치료(통원 치료 기간 포함, 입원의 경우 1주 

이상 모두 포함)를 받고 있습니까?”, “지원자는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상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질병, 신체상 장애에 대한 질문사항들도 위 판단내용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한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을 이유로 한 지원자의 모든 진료사실, 개인경험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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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681000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회사(○○카지노)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것과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피진정회사는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딜러의 경우, 통일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요

소라며 진정인에게 흰머리를 어둡게 염색할 것을 강요하였음.

【2】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는 요소인바, 고객이 흰머리를 하고 있는 카지노 딜러의 외형을 보고 딜

러의 집중력이나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은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임. 또한, 피진정회사가 말하는 

정돈되고 통일된 모습 등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

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노화에 따른 흰머리(새

치)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로 볼 수 없음.

【3】 흰머리의 여부가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및 직무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화로 인한 자연적

인 현상에 해당하는 흰머리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 상 불이익

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진 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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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1. ○○○○ ○○

2. ○○○

3. ○○○

4. ○○○

주 문

피진정회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과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여)은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딜러이며, 2020. 10. 13. 근무시간

에 피진정인들에게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흰머리를 염색하고 오라고 

강요를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사유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흰머

리를 염색하고 오라고 강요하였다. 이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20. 10. 13. 13시경 배정된 게임 테이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

는데,  교대시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무자가 와서 교대를 해주며 7pit(게임을 진

행하기 위해 나누어진 구역)로 가보라고 하였다. 7pit에는 피진정인 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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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있었다. 그들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하

였으나, 진정인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고, 외모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3은 영업부 ｢그루밍 규정(Grooming Standards)｣ 중 ‘짙은 갈색 

머리 염색’ 규정을 보여주며, “규정 위반이므로 염색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해

도 괜찮겠냐”고 하였고, 진정인은 “이 규정은 염색 머리 중 ‘갈색 머리’를 허용한

다는 규정이지 흰머리가 있다고 갈색으로 염색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은 그루밍을 완화

하고 있는데, ○○카지노는 오히려 구시대적인 그루밍이라고 하자, “그럼 그런 

회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진정인은 염색을 거부하고 게임 테이

블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20분 정도 후에 다시 7pit로 호출되었고, 피진정인 1, 피

진정인 3, 피진정인 4, 인사과 ○○○계장이 다시 염색을 하라고 강요하며, 염색을

하지 않을 거면 피진정인 3이 작성한 사유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  사유서에는 

규정에 반해 염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었다. 진정인은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는 대신, 어쩔 수 없이 2020. 10. 19.까지 

염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2020. 10. 19. 이후에도 염색을 하지 않자, 2020. 11. 9. 영업부 

○○○ 과장이 ｢그루밍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2차 사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정숙함이나 단정함이 상품가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서비스 업계의 특성 상,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외형적인 통일성을 주어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VIP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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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경우, 통일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니폼과 더불어 머리 색상에 있어서도 통일된 스타일의 내부 규정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염색을 지시한 것도 서비스업에서 외형상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흰머리’라는 용모를 이유로 차별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또한, 차별이란 둘 또는 다수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사는 모든 카지노 딜러에게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진

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발생하지 않았다.

염색의 지시가 진정인에게 용모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겠지만, 서비스업에서 용모 상 제한이 전무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염색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것처럼 용모 상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요구하거나, 비용적인 면

에서 수용이 어려운 정도의 제한으로 볼 수도 없다.

진정인의 전문성과 집중력, 업무 수행능력, 체력 등에 대해서 당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

하고자 하고 있으나, 진정인을 잘 아지 못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흰머리를 하고 

있는 진정인의 외형만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과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형상 전문성 및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지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 영업준칙｣ 제39조제2항은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

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엔터테

인먼트 코리아의 운영부서와 관련된 ｢그루밍 규정｣에서는 유니폼의 착용 원칙을

비롯하여 허용이 되는, 허용이 되지 않는 신발, 양말, 머리스타일 등의 규정을 제시

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 머리스타일의 경우 어두운 갈색 염색머리까지 허

용을 하나, 화려한 염색과 부분 염색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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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정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당사의 지시가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외형상 통일성 추구 및 고객의 우려 불식이 목적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정인과 협의를 통해 진정인과 회사 모두가 추구하는바를 손상

시키지 않으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가발 착용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그루밍 반대 서명운동 등),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제출 자료(피진정회사의 그루밍 규정, 징계 규정, 리포트 등),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 및 면담 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는 ○○○○○○도 ○○○시 ○○○○○○ 내에 위치한 

직원 총 470여명 규모의 카지노이다. 2014. 6. 2. 설립된 ○○○ 카지노의 

상호명이 2016. 11. 23. ○○○○○○○○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카지노 딜러는 고객들과 대면하여 게임 카드를 분배하여 고객의 승패 여부를

겨루고, 카드 칩을 배부 및 수거하는 등 직접적으로 고객들의 게임을 진행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게임(1시간 반 정도) 근무 후, 30분 휴식을 취하여 

하루에 약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한다.

다. 피진정인 3과 영업부 ○○○부장은 2020. 10. 13. 근무 중인 진정인을 불러

흰머리를 어두운 색으로 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

다. 한 시간 정도 후에 피진정인 1, 피진정인 4, 인사과 ○○○계장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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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회사의 용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으

로써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상급자로부터 권유받았지만, 흰머리를 고집하

며 염색을 거절함에 주의 조치함. 10. 18. 염색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10. 19.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징계조치 내리기로 상담 마무리함.”이라고 

기재된 “INCIDENT REPORT”(이하 ‘사유서’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진

정인에게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2020. 10. 19.까지 염색을 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2020. 10. 19. 이후에도 염색을 하지 않자, 2020. 11. 9. 영업부의

○○○과장이 “진정인은 머리 염색을 하지 않고, 새치인 상태로 근무에 임

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사의 용모 준수사항인 그루밍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리포트를 작성함”이라는 내용의 2차 “사유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마. 피진정회사의 징계 절차에는 코칭,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직 이상 해고 4단

계가 있으며, 진정인이 두 차례 서명을 요구 받은 사유서는 규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서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수준인 ‘코칭’ 단계이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되는 징계 절차는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직 이상의 해고이다.

바. 피진정회사 영업부의 ｢그루밍 규정｣ 중 ‘여성 머리스타일’ 관련 규정은 아

래와 같다.

허용되는 머리스타일 & 엑세서리
(Acceptable Hairstyles & Accessories)

허용되지 않는 머리 & 액세서리
(Unacceptable Hairstyles & Accessories) 

∙ 뒤로 말아 올린 머리, 포니테일

∙ 심플한 검은색 머리띠

∙ 어두운 갈색 염색 머리

(Dark brown dyed hair)

∙ 시선을 가리지 않는 앞머리

∙ 검은색과 어두운 계역의 작고, 단순한 헤어 

액세서리 

∙ 단정하지 않고, 눈썹을 덮는 앞머리

∙ 화려한 염색과 부분 염색의 펑크스타일

∙ 삐쭉삐쭉한 꽁지머리

∙ 다양한 색상, 화려한 헤어핀, 큰 집게 머리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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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정인은  알레르기 등의 건강상 문제로 염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머리를

염색한다고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최근에는 부친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염색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흰머리 염색을 강요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시대착오적이고 남녀차별적인 회사 그루밍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였고, 

피진정회사 내부 직원 200여명, 외부인 26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용

모를 이유로 고용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흰머리’라는 용모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흰머리를 염색할 것을 지시받았고, 

진정인이 염색을 하지 않자 피진정인들은 사유서를 두 차례 작성하고 진정인에

게 서명을 요구하였다.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유서는 상담 

및 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 사유서가 인사 평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평가자에 따라 인사평가 시 사유서를 참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회사는 실제로 징계 조치(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를 받은 직원

이라 하더라도 승진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판단 하에 승

진이 가능하며 실제로 징계 조치를 받고도 승진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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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정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유서로 인하여 부서 내에서 진정인은 지시

를 불이행하는 직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모를 이

유로 한 고용 상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카지노 업계의 서비스업 특성 상, 통일되고 

정돈된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정인

에게 흰머리를 어둡게 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고객의 입장에서 딜러가 흰머리

를 하고 있으면 딜러의 외형만 보고 집중력이나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딜러에 대한 전문성과 체력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용모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되는 조건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

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이는 진정직업자격으로서 차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흰머리 여부가 카지노 딜러의 진정직업자격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인바, 고객이 흰머리를 하고 있는 카지노 딜러의 외형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이나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

진정인의 우려는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흰머리가 경험과 연륜의 풍부함,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딜러 업무의 수행에서 머리색이 불가피하게 요구 또는 제한되는 조건

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회사가 말하는 정돈되고 통일된 모습 등은 고객으

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

는 것으로 볼 것이지, 노화에 따른 흰머리(새치)가 과도한 염색이나 과감함 헤어

스타일과 같이 사회 통념상 카지노 딜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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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의 용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흰머리의 여부는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및 직무 능력에 영

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흰머리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용모

를 이유로 진정인을 고용 상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의 소속기관인 피진정회사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흰머리 염색을 지시 및 

강요하지 않을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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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81900 [정규직 전환 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 배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향후 생산직 근로자 모집･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

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피진정회사의 POT 도금업무 직원 채용에 응시한 협력사 직원 55명 중 4년제 대

학 졸업자 5명이 모두 탈락하였음. 채용과정을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5명은 대

부분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상

황이었고, 채용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면접전형이었음.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할당된 면접시간이 산술적으로 5분 내외로서 면접전형이 전체 전형절

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자들의 실무지식과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결과적으로 채용시험 지원자 

55명의 면접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5명 중 4명의 면접점수가 

최하점인 80점이었음.

【2】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채용 시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하였다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피진정회사 생산직 근로자 중 입사 당

시 최종학력 4년제 대졸자 이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 2014년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되어 ‘학력’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기 전까지 공

식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응시가 불가능하였고 이후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

이 삭제되었어도 실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채용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의심을 배제

하기 어려움.

【3】 따라서 위 채용시험의 결과와 현재 생산직 근로자의 학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4년제 대졸자가 합격에서 배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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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생산직 근로자 모집･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주식회사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공장 

POT(도금설비)에서 도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근로자이다. 피진정인은 

2020. 2. 12. 사내하청 근로자를 피진정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이하 ‘4년제 대졸자’라고 한다)는 탈락시켰는데 이는 학력을 이

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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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OT 도금업무 근로자를 직

접 고용하기 위해 2020. 1. 30. 채용공고를 내고 같은 해 2. 5.~2. 6. 면접,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진행하였다.

2) 기존에 POT 도금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사 근로자 24명과 POT 도금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던 협력사 근로자 31명 등 총 55명이 지원하여 그 중 24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3) 해당 채용은 △△공장 사내 협력사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서류

전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전형을 진행한 것이다. 피진정회사는 정당

하고 합리적인 채용 절차 및 방법으로 POT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고용

하는 데 있어 지원자들의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은 배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진정인은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인성검사는 통과하였으나, 면접 전형에서 타

지원자 대비 상대적으로 적극성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다소 부족하였고, 

그 결과 지원자 55명중 49등으로 합격권인 24위 내에 들지 못해 탈락하였다.

5) 해당 채용에서 지원자 55명 중 4년제 대졸자인 지원자 5명이 모두 탈락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회사가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한 결과는 아니다. 피진정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최종 학력에 관계없이 급여, 경력, 승진 등의 처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고학력자라고 하여 채용 시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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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4년제 대졸자로서 2013. 1. 1.부터 피진정회사의 협력회사 ‘○○’

소속으로 POT 도금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2. 실시한 피진정회사 채용

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

나.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금업무가 유해한 작업

으로 분류된바, 2020. 1. 16.부터 도금업무의 도급이 금지되었다. 이에 피

진정회사는 협력사에 도급하였던 POT 도금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24명의 

직접 채용을 추진하였는데, 기존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협력사 직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하였다.

다. 위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신체검사,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졌다. 

서류전형에서는 협력사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기본요건 충족 시 합격되도록

하고, 면접전형은 실무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등급 ‘B’이상으로 하였고, 인성검사는 외부기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인성 및 직무 관련 평가로 구성하였다.

라. 실무면접은 책임매니저급 3인, 인성면접은 팀장급 3인을 평가자로 하고, 

지원자 6~7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각 조별 30분 내외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 위 채용시험 지원자 55명의 전형 결과 4년제 대졸자 5명 중 4명은 면접점

수가 최하점인 80점이고 1명은 84점으로, 모두 최하위권에 해당되어 최종

불합격하였다.

바. 피진정회사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328명으로 입사 당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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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4년제 대졸자인 직원은 없다. 또한 피진정회사는 2014. 1. 21. 개정

되어 같은 해 7. 22.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채용공고에 

“학사학위 소지자 및 4년제 대졸(예정)자 응시불가“ 요건을 삭제하였는데, 

채용정보가 남아 있는 2018년 이후 채용현황을 보면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된 4년제 대졸자는 없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하였다는 것으

로, 학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

장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진정인이 학력을 이유로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도금업무의 도급 금지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우대하였는데, 기존 POT 

도금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사 직원 24명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2명이 모두 탈락

하였고, 타 업무분야에서 지원한 협력사 직원 31명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도 

모두 탈락하였다.

피진정회사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POT 도금업무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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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 졸업자 5명은 대부분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상황이었고, 채용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면접전형이었다. 한 사람에게 할당된 면접시간이 산술적으로 5분 내외로서 면

접전형이 전체 전형절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자들의 실무지

식과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

으로 채용시험 지원자 55명의 면접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5

명 중 4명의 면접점수가 최하점인 80점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채용 시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하였다는 사

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피진정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 중 입사 당시 최종학력 4년제 대졸자 이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 

201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학력’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응시가 불가능하였고 이후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이 삭제되었어도 실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채용된 사례

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

우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정보와 채용현황에 대해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적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일정 수준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이후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진정의 경우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하

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진정인이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채용시험의 결과와 현재 생산직 근로자의 학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4년제 대졸자가 합격에서 배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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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POT 도금업무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

합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

는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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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2020. 10. 15.자 결정 19진정0965400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

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기존 대관 승인 시 간담회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있었고, 학교 내에서 

홍콩문제와 관련된 현수막이 훼손 되는 등 폭력적인 형태가 표면화되고 있던 상

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중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 사이의 물리적 폭력사태 발

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기에 대관 승인 취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 그러나 물리적 충돌 등 위험의 예방을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조치는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학내에서 홍콩시위 지지 내국인 대학

생과 중국인 학생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마찰이 폭력사태에 준하

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개연성

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협의를 통해 사전 폭력사태 발생 예

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대관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절

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3】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해

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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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개최를 위한 강

의실 대관을 승인하였다가, 이후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

이고 간담회 개최에 대한 중국 영사관측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

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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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대학교 ○○과 학과장이다. 2019. 11. 20. 경 교내 학생동아리 ‘○○

○○’ 지도교수인 ○○○ ○○과 교수로부터 학내 학생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관련 상담을 받고, 학과에서 관리하는 전공강의실인 경우 제공 가능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19. 11. 25. ○○과 행정실은 ‘○○○모임’ 명

의로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공동주관 및 장소협조 요청” 공문

을 접수받았고, 이후 ○○과는 공동주관 참여는 거부하면서 다만 학내 학

생동아리 활동지원 차원에서 학과장 직권으로 강의실 사용을 승인하고 진

정인에게 승인결과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2) 진정인이 송부한 공문에 명시된 간담회 공동주관 단체는 ‘광주인권회의’, 

‘5.18기념재단’, ‘○○○○’이었다. 그러나 대관 승인 이후 교내 행사 안내 

현수막 및 교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광주시민

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시당’, ‘참여자치21’ 등 복수의 사회･정치단체가

간담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과에서는 본 

이 사안을 사용자의 임의변경에 따른 승인요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2019. 

12. 5. 당초 장소사용 요청자인 ○○○ 교수와 상의한 후 강의실 사용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다.

3) 최초 ○○○ 교수가 장소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장소 사용의 주요 목적은 

교내 학생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간담회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초 행사명은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였다. 그러나 이후 행사 

명칭이 ‘홍콩민주화운동 초청 강연회’로 변경되었고, 간담회 형식이 아닌 

국제민주연대 간부를 포함한 대규모 강연회로 행사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미 학내에 홍콩문제와 관련된 현수막 및 대자보 훼

손 등 폭력적인 형태가 표면화되어 있었고,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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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물리적 폭력사태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

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과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하였고, 학과장의 직권에 의한 대관 승인이었으므로 당초 공간 

제공을 거부했던 학교측에 해당 행사의 안전사고 관리를 요청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 강의실 사용허가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과에 있으며, 승인취소 결정은

전적으로 학과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내려진 것이다. 간담회와 관련된 중국

영사관의 항의는 없었으며, 진정인에게 강의실 승인취소 통보 및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중국 영사관의 항의’와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

였으나 해당 발언은 이후 전화통화에서 취소하였다.

다. 참고인(○○대학교 총장)

○○과에서 진정인에게 대관승인을 한 강의실 공간은 ○○과 전공강의실로 사

용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과에 있으며, 승인취소 결정은 전적으로 

○○과 학과장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이 사안은 사용자 임의 변경에 

따른 승인 요건 위반 및 교내 폭력사태 예방을 통한 학생보호가 본질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이 ○○과에 제출한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공동주관 및 장소협조 요청” 공문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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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은 ○○대학교 학생으로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공동

주관한 ‘○○○모임회의’ 간사이자 ‘○○○모임’ 활동가이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과 학과장이다.

나. 진정인은 2019. 11. 학내 공식 학회인 5.18 연구소를 공동주관으로 하여 

“억압에 맞선 시민들”이란 제목의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장소 대관을 요청하였으나 ○○대학교는 5.18 

연구소는 인문대학내 공식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2019. 11. 25. ‘○○○모임’ 이름으로 ○○대학교 인문대학 ○○

과에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공동주관 및 장소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는 행사명은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간담회

주제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국제연대, 행사의 공동주관은 ‘광주인권회의’, 

‘5.18기념재단’, ○○대학교 동아리 ‘○○○○’, 행사 일시는 2019. 12. 

10. 19:00~21:00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공문을 접수받은 ○○과는 간담회 공동주관은 거부하고, 학내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차원에서 ○○과 강의실인 ‘○○○ 강의실’ 대관을 승인하고 진

정인에게 전화로 강의실 대관 승인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 강의실’ 대관을 승인한 이후, ‘재한홍콩시

민활동가 초청 간담회’의 명칭이 ‘홍콩민주화운동 초청강연회’로 변경되고, 

공동주관단체로 다수의 외부 단체가 추가된 사실 및 ○○대학교 학내에서 

홍콩사태 관련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대학교 ○○과

교수이며 ○○대학교 학내 동아리 ‘○○○○’ 지도교수인 ○○○과 상의한 후

○○○의 동의하에 ‘○○○ 강의실’ 대관 승인 취소 결정을 하고, 2019. 12. 

5.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함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전화통화 시 진정인에게 중국 영사관의 항의에 대한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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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국 영사관의 항의에 대한 발

언을 취소하면서, 대관취소 결정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와 책임은 ○○과 

학과장인 피진정인에게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2019. 12. 5. 진정인에게 대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진정인은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대학교 내에서 개최하지 못하였고, 

2019. ××. ××. ○○ ○○○○에서 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 간담회의

공동주관단체는 광주인권회의, 5.18개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었다. 2019. ××. ××. 개최된 ‘재한 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에서 물리적인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사 주관측 추산 

위 간담회 참여인원은 30~40여 명으로 파악된다.

위 간담회 공동주관 단체들은 2019. ××. ××. 기자회견을 통해 ○○대

학교 총장에게 홍콩시민초청 간담회 대관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총영

사관의 압력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대학교 ○○과 강의실인 ‘○○○ 강의실’ 대관 승인 권한은 ○○과 학

과장인 피진정인에게 있다.

사. 피진정인은 2018년~2019년 총 18차례의 대관요청을 받았고, 대관요청을

한 18건의 행사 주제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행사는 진

정인의 행사가 유일하며, 다른 행사의 경우 정기 학술대회와 대학 진로프로

그램 관련 주제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신청한 대관 요청 이외의 17건

에 대해서는 모두 대관 승인을 하였다. 2018년~2019년 학생 및 외부단체 

등이 피진정인에게 강의실 대관을 요청한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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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의실 대관 요청 현황

연도 행사 주제 행사 주최자 행사횟수 행사 규모 승인여부

2018년
○○교육청 고교-대학 

진로프로그램 “꿈꾸는 공작소”
○○○○교육청 16회 10명 내외 모두승인

2018년
2018학년도 ○○○○회 

정기학술대회
○○○○회 1회 40명 내외 승인

2019년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모임 1회 미정 미승인

아. 2019. ××. ××. ○○대학교 학내에서 홍콩사태 지지 관련 현수막(현수막

내용 : “홍콩은 ○○입니다. 홍콩민주화를 지지합니다.”)과 벽보 훼손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당시 홍콩시위 지지 내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교내 마찰(승강이)이 발생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다목에서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대관 승인 요청 시 제출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과 달리 간담회 명칭이 변경되었고, 외부의 사회･정치단체들이 공동주관 단체

에 추가되어 있었으며, 간담회 규모가 대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학내 안전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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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학내 폭력사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강의실 대관 승인 취소 통보를 하면서 중국 영

사관의 항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와 관련

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

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영사관의 항의 내용을 거론한 점, 피진정인이 해당 

행사는 학내 중국인 유학생과 국내 학생들 간의 물리적 폭력사태로 비화하는 계

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진술 등에서, 피진정인이 강의실 대관 승

인을 취소한 이유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주관단체가 추가되고 규모가 

대규모 행사로 변경된 사유 등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

주화라는 민감한 주제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2018년~2019년 피진정인은 총 18차례의 대

관요청을 받았고, 위 18건의 대관 요청 중 정치적 주제를 다루지 않은 17건의 대

관요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였고,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행사였던 진정인

의 간담회에 대해서만 대관승인을 불허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대관신

청에 대하여 승인 취소를 한 이유는 간담회 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의 차별사유는 ‘사상 및 정치적 의

견’으로 볼 수 있으며, 강의실 대관 승인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차별영역은 

교육시설 이용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대우 존재 여부

피진정인은 행사 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일 경우에는 대관 

이용을 승인하였고, 진정인의 대관 요청에 대해서만 간담회 주제가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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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

로 인해 진정인은 ○○대학교 내 강의실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인에 대

한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간담회 규모가 대규모로 변경되고, 주관단체에 다수의 외부단체

가 추가되는 등 기존 대관 승인 시 간담회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있었고, 학교 내

에서 홍콩문제와 관련된 현수막이 훼손 되는 등 폭력적인 형태가 표면화되고 있

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중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 사이의 물리적 폭력사

태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기에 대관 승인 취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대관 승인을 한 책임자로서 대관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등 위험의 예방을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조치는 위험 발

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학

내에서 홍콩문제와 관련된 현수막 훼손 등 및 홍콩시위 지지 내국인 대학생과 중

국인 학생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마찰이 폭력사태에 준하는 상황

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진정 관련 행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폭력사태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었음에

도 이러한 과정 없이 대관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에 합

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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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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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731200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결정사항

【1】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

교과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

는 등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함

※ ‘교과교사’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비(非)교과교사’

라고 통칭하여 사용

결정요지

【1】 조사결과,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

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동일한 평가지표로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 평가함으로써 비교과교사는 주로 하위등

급을 차지하여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 수령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 확인되었음.

【2】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데 교과교사는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이고, 비교과교사는 전문 영역별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라는 점에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

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비

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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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진 정 인 ○○○

피진정인 별지 2 기재 목록과 같음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

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등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각 학교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및 기준을 시달

하면서 성과상여금 평가 시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

도록 하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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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도록 함으로써, 비교과교사가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교육부장관)

단위학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

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다면평가 평가지표를 심의하며 평가지표를 학교 자

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평가단위는 직급이 다른 교장, 교감은 교육

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별도 평가하고 있으며, 단일 직급인 교사는 단위학교

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19년부터 기관재량으로 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교육청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단일 직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학교급이나 호봉, 자격의 

종류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여 업무 특수성이나 곤란도, 자격 등에 따라 학교 내 

분리평가를 하는 것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만약, 비교과교사들을 학교 내에서 분리 평가하게 된다면 담임과 비담임

의 분리평가, 다수교과교사와 소수교과교사의 분리 평가 등 연쇄적인 분리 평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비교과교사들은 소수(1~3명)에 불과하여 학교 내 

분리평가는 역차별의 논란 및 분리된 비교과교사 내에서 성과등급의 순환등급 

현상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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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 2(○○○○○교육감)

비교과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 성과급 등급

을 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비교과교사도 교과교사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 학교에서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피진정인 3(○○○○○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시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하고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 및 안내하였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 

대한 통합･분리 여부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의 분리안의 경우에도 교육청별･

단위학교별, 비교과전체･비교과과목별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의

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하다.

4) 피진정인 4(○○○○○교육감)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비교과교사가 교과교

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

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

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에 의거 비교과교사 분리 평

가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5) 피진정인 5(○○○○○교육감)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통해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자율로 평가항목을 수정, 추가 및 삭

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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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평가에 단위학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 평가체제에

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분리 성과상여금 평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분리 평가를 반영하

지 못하였다.

6) 피진정인 6(○○○○○교육감)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비교과교사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의 

평가지표를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삭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평가요소는 해당 학교에서 정하고 있다.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통해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통합하여 

평가하고,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유의하도록 안내하였다.

7) 피진정인 7(○○○○○교육감)

평가지표를 정함에 있어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 및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량

평가 평가내용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 지침에 따른 비교과교사 분리 평가에 대한 공통기

준안과 세부표준안이 제시되면, 이에 따라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

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8) 피진정인 8(○○○○○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교과/비교과 분리 평가(학교단위)를 2020년부터 반영할 예

정이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교과교사의 분리평가 반대, 비교과교사 내에서도 분리평가 반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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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학교 내 분리, 교육청 내 분리, 비교과 평가지표 구성의 시간부족 등의 다

양한 의견이 있었다. 2019. 8. 28.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20년도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비교과 분리 평가방식에 대해서 추후 논의

하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위 회의에서 교과/비교과 교사의 분리(학교단위 평

가)방법을 제시하였다.

9) 피진정인 9(○○○○○○○교육감)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

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

였다. 소수교과 및 비교과교사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교과교사 1

인을 포함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0) 피진정인 10(○○○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

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비교과교사 분리평가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본 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들은 단위학교 내 비교과교사 분리평가를 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육부에 비교과교사에 대하여 분리평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1) 피진정인 11(○○○교육감)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시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중 비교과교사 1인 참여를 권장하고, 정성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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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평가요소 중 학습지도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가능하다고 안내하

여 비교과교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분리평가는 교육부의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비교과교사의 

의견수렴과 강원도 실정에 맞는 평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2) 피진정인 12(○○○○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

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

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 1명 

이상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3) 피진정인 13(○○○○교육감)

본 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2019. 4. 1. 교과교사와 비

교과교사의 성과급 분리 지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견수렴 및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분리지급을 적

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1안) 교육지원청 단위

에서 비교과교사별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 (2안) 학교 단위에서 교과

교사/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논의 시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14) 피진정인 14(○○○○교육감)

교육부는 ｢201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별도 평가 가능(기관자율)이라고 안내

하였다. 본 교육청은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협의 시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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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진정인 15(○○○○교육감)

교육부의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비교과교사 모두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에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대표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아 2019년 성과

상여금 지급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별도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2020년 

평가방식은 추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의 의견 수렴안 중 (제1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보건･

영양･사서･상담교사별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 (제2안) 학교 단위에서 

교과교사/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논의 시 의견

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16) 피진정인 16(○○○○교육감)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과 교과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행정예고안에 2020년도 성과상

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의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한다고 예고

하였다.

17) 피진정인 17(○○○○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

련하도록 안내하였다.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 기준안이 마련되면 비교

과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18) 피진정인 18(○○○○○○○교육감)

본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평가에 단위학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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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가체제에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분리 성과상여금 평가는 물리적

으로 어렵다고 사료되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비교과교사가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 각 교육청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13직권0001300),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2016. 9. 국회의원 유은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과교사’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

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비(非)교

과교사’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

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고,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

제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한다. 또한, 비교과교사와 교

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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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학교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량평가의 평가기준을 수립하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 1명 이상의 참여를 권장한다.

3)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 등)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비

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교사와 교과

교사를 기관자율로 별도 평가할 수 있다.

4)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한다.

5)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100%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100%로 적용할 경우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S등급 5,305,970원, A등급 3,789,980원, B등급 2,652,980원이다.

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매 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하는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단

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는 소속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성

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라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에서 평가지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와 교과

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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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청의 경우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비

교과교사와 교과교사의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것을 행정예고하였다.

바.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적용하고 

있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표 제4호의2 

서식]에 따르고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세부평가항목은 각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약간 상이하나 대개 유사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평가항목을 적용

하고 있다.

위 승진규정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요소(100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

(15점)로 구성되며, 정량평가의 평가요소(100점)는 학습지도(30점), 생활

지도(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로 구성된다. 정성평가 평가

항목 및 정량평가 평가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과 같다.

<표 1> 정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1. 근무 

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

서의 태도(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가. 학습지도 

(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731200
6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261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가. 학습지도 

(40점)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 

(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 

(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비고)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따른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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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량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연구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등) 횟수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학습지도 곤란도(통합수업 지도/복식학급 지도/ 

학습부진아 지도/다학년 지도/다교과 지도/보강수업)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

다. 전문성 

개발 

(10점)

1) 연수이수 실적

2) 수업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활동 실적

3) 연구대회 및 연구개발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다문화･탈북학생 지원/방과후학교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2) 업무 추진 실적(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비고)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사. 17개 교육청별 비교과교사의 2019년 성과상여금 등급(2018학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이다. 

자세한 교육청별 비교과교사 수 및 성과상여금 등급은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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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청별 비교과교사 수 및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교육청 비교과교사 수
2018학년도 성과상여금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1. ○○ 1,565
55

(3.51%)

470

(30.03%)

1,040

(66.45%)

2. ○○ 850
16

(1.88%)

25

(14.71%)

709

(83.41%)

3. ○○ 690
20

(2.90%)

119

(17.25%)

551

(79.86%)

4. ○○ 715
11

(1.54%)

128

(17.90%)

576

(80.56%)

5. ○○ 452
47

(10.40%)

126

(27.88%)

279

(61.73%)

6. ○○ 437
17

(3.89%)

89

(20.37%)

331

(75.74%)

7. ○○ 431
18

(4.18%)

73

(16.94%)

340

(78.89%)

8. ○○ 77
6

(7.79%)

19

(24.68%)

52

(67.53%)

9. ○○ 3,196
124

(3.88%)

710

(22.22%)

2,362

(73.90%)

10. ○○ 646
23

(3.56%)

156

(24.15%)

467

(72.29%)

11. ○○ 585
29

(4.96%)

194

(33.16%)

362

(61.88%)

12. ○○ 908
61

(6.72%)

204

(22.47%)

643

(70.81%)

13. ○○ 859
49

(5.70%)

200

(23.28%)

610

(71.01%)

14. ○○ 924
69

(7.47%)

315

(34.09%)

540

(58.44%)

15. ○○ 1,142
67

(5.87%)

381

(33.36%)

694

(60.77%)

16. ○○ 1,066
49

(4.60%)

185

(17.35%)

832

(78.05%)

17. ○○ 269
13

(4.83%)

47

(17.47%)

209

(77.70%)

총계 14,812
674

(4.55%)

3,541

(23.91%)

10,597

(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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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년에 실시한 ‘학교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직권조사(13직권0001300)’ 결과에 따르면, 교원성과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하여 평가한 교

육청의 경우, 보건교사는 S등급(5.0%), A등급(34.7%), B등급(60.2%), 영

양교사는 S등급(2.4%), A등급(26.5%), B등급(71.0%), 사서교사는 S등급

(2.6%), A등급(26.9%), B등급(70.4%), 전문상담교사는 S등급(7.6%), A

등급(23.6%), B등급(68.7%)의 분포로 비교과교사의 등급이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단위로 비교과교사를

평가한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

교육청의 경우,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

금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의 예시

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자.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016. 9. 국회의원 유은혜)에 따르면,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가 참여한 비율은 2013년 45.2%, 2014년 55.5%, 2015년 

59.6%이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임금외 금품 지급)에서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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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1) 차별사유

교사 중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를 교과교사라고 하고, 수

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를 비(非)교과교사라고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직종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

으나 담당하는 업무분야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서, 공무원의 ‘직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직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차별

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

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차별영역

각급학교의 개인성과급 평가기준이 교과교사 위주로 되어 있어, 비교과교사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임금 외 금품지급의 고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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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이다.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교과

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 인해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과교사의 경우 성과평가 하위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낮은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비교과교사에게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우리 위원회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

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일선학교에서 비

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다면평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항목의 평가지표 내용은 수업교재 연구 충실성, 

진로･진학정보 제공여부, 주당수업시간, 수업공개, 학부모 상담실적, 담임여부, 

부장교사 여부 등 평가지표가 교과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과교사의 

경우 수업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담임 및 부장교사를 담당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위 평가지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진정인들은 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 1인이 위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포함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731200
6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267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다른 6명의 위원이 교과교사인 상황에서 비교과교사

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실제적으로 다면

평가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비교과교사의 비율은 45.2~59.6%이라는 점은 단위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

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

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교과교

사는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이고, 비교과교사는 전문 영역별로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급식관리업무와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학교

도서관 경영과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 학생 상담과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교사라는 점에서, 성과평가 시 업무내용이 상이한 두 집단에게 공통적인 평가항목

을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

위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비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

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우리 위원회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교과교사와 교과교

사의 성과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행정예고한 경상북도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 업무의 특수

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분리평가 하는 등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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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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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864500 [공사의 운전원 채용 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용 차별]

결정사항

【1】 피진정인에게, 운전원 채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사유와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을 반

영하여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 □□시장에게, 피진정공사를 비롯한 협력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법규 위반 경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자의 지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사고발생과 교통법규위반 경력

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응시자격의 다른 항목들을 통해 

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목적을 이룰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 또한, 피진정공사는 □□시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등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므로, 피진정공사의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도 피진정공사의 직원 채용 기준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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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진정인 □□도시공사 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운전원 채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사유와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공사를 비롯한 협력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과거에 해외에 거주했던 이유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

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나 귀국하여 바로 면허를 회복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1년

간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기관 운전원 응시자격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현재까

지 정지 혹은 취소가 된 자,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사

유와 무관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범죄경력조차 실효기간이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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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진정인의 주장

가. 본 공사가 채용하고자 했던 운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탑승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으나, 매년 운전원의 과실 또는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지속

적으로 발생(2015년 15건,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8건, 

2019년 8건)하였다.

나.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운전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

시에 운전원의 기본 지원자격도 강화하기로 하여, 2018. 10. 16.부터 운

전면허만 소지하고 장기간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부터 중과실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해당 사항은 본 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채용

계획수립-인사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다. 특별히 장애인에게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 또는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및 중과실 

사고 등에 대한 법령 및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

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라. 기존에는 ‘택시운전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조건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

하면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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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및 각 제출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9. 11. 6. □□시장 명의로 �2019년 제3회 □□시 협력기관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직원 

통합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운전원 7명의 채용 계획을 게재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 관련 공고에서 밝힌 운전원의 주요업무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및 관리’이고, 응시자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피진정인은 최근 

수년간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사고발생 원인이 운전원의 실수에 의한 것

임에 주의하여,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2018. 10.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표1] 중 5항과 같은 자격 제한을 두게 되었다.

<표 1> □□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계획 공고(□□시 공고 제2019-2340호) 中

2.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

2.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3. 최근 5년이내 3년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가능)

4.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

5.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전체경력 기준으로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이나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사람

6.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365일 24시간 운행에 따른 토, 일, 공휴일 순환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사회복지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이송지원 운송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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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인은 과거 10년(2001년~2009년)동안 일본에 거주한 관계로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자격 제한 5항에 해

당하여 피진정공사의 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19가지 사유 및 그에 준하는 기타사유를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인 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사유는

법규위반 이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

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전과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및 합리적 이유 해당 여부

1) 진정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유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피진정공사의 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바, 진정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2)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장애인 탑승차량의 운전원을 채용함에 있어 운전원의 과실로 인

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

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운전원임



제8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27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을 감안할 때 응시자의 운전경력에 대한 면밀한 자격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도입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운전자가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

부는 별도로 확인하거나 분석해 본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

과 법규 위반 경력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한편, 응시자격의 

다른 항목들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이며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어 자격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전체경력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할 

기회를 일률적으로 박탈하였다면, 피진정인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과 같이 외국거주로 인해 법규(정기적성검사)를 준수할 수 없었던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실제 운전원의 운전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응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가 진정인 등에 미치는 효과에 

비추어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 있는 중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법규 위반 경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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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진정공사는 □□시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등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므로, 피진정공사의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도 피진정공사의 직원 채용 기준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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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3. 27.자 결정 19진정0564000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를 이유

로 한 경력인정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 ○○대학교 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경력’ 유무에 대한 

판단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및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다양한 계약형태를 띠고 있는 프리랜서 직업군 전체에 대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형식을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일

정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프리랜서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규직이나 공공

기관에서 비관련업무에 종사하였던 정규직과 비교하여 역차별 발생의 우려가 있

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병원 보수규정 중 사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에서도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실제 사기업체에서 근로자

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피해자는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사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피진

정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사기업체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상 프

리랜서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합리

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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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대학교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경력’ 유무에 대한 판단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및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9. 1. 1. □□대학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전산직

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산정 과

정에서 피해자가 50여개월 동안 사기업체의 프리랜서로 일하였던 경력을 보수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기업체 근무경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하였는데, 이

는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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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 피해자가 경력인정을 주장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종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

인사업자를 지칭하는 직업군인데 반해, 본 원의 ｢보수규정｣ 별표10에서 정한 

경력인정기준표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근무경력’이라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여, 사기업체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입사 당시 경력산정의 근거자료로 사기업체와의 고용관계를 나

타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력확인(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를 제출하였는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라고 기재하

고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진정인이 위 기간동안 지역세대주 

및 직장피부양자로 가입자 구분이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사기업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근

로를 얼마만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해 직무

와 관련된 사기업체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소득관련 자료(은행거래내

역조회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등)는 피해자가 기타 자영업자

로서 사기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또한 피해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4) 본 원의 ｢보수규정｣ 별표10에서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공무원 경력’은

100%,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를

환산하여 호봉에 산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력

까지 80%를 호봉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

력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직원 경력만 80%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우대)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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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진술과 제출 자료(보수규정, 진정인의 경력증빙 

제출자료 등)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2019. 1. 1. 전산직 경력직으로 채용한 피해자는, 2014. 8. 20.

부터 2015. 2. 28.까지, 다시 2015. 3. 1.부터 2017. 12. 31.까지 여러 차례의 

계약 갱신을 거치면서, 주식회사 △△ 소속 프리랜서로서 ‘근로공단 ◇◇

병원 병원업무시스템 고도화작업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임업무로 하고, 

계약금액을 매달 말일에 월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였고, 근무장소

는 병원 지하1층에 위치하였다.

나. 피해자는 다시 2018. 3. 5.부터 2019. 2. 28.까지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과 프리랜서 계약(실제 근무는 피진정병원 입사관계로 2018. 12. 31.로

종료)을 맺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대학교 ▽▽의료원에서 일하였으며. 

근무장소는 병원별관 1층에 위치해 있었다.

다. 피해자가 근로형태를 프리랜서로 명기하여 주식회사 ▲▲과 작성한 근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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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자가 작성하여 보고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수행한 주업무는 간호 및 진료, 의무기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상업무이고,

특정상황(예를 들면,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프리랜서 경력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경력기준상 ‘사

기업체 근무경력’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호봉산입에 필요한 경력

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 별표10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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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일반직 및 원무직 경력 인정기준표

구 분 인 정 기 준 환산율

경력

갑

∙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공무원 경력

∙ 군경력(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 본원 계약직 경력(2002. 2. 1.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100%

을

∙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관(단, “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당해 직무와 관련 없는 정규공무원 경력

∙ 당해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근무경력(경력직에 한함)

∙ 본원 임시직(정규직 대체 근로 등) 경력(2007. 10. 1.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 당해 직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 근무경력

80%

병

∙ 종합병원(단, 500병상이상 병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지방공사병원)의 정규직 경력(2009. 3. 채용공고로 인한 

임용자부터 적용)

60%

5. 판단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

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외 금품지급)영역에서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프리랜서라는 근로형태를 이유로 호봉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차별사유 중 ‘사

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적 평가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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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

용자와의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

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를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

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때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 존부

피해자가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이

‘사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진정인 처우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경력인정을 주장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종은 특정 기

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

으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를 지칭하는 직업군인데 반해, 본 원의 ｢보수규정｣

별표10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인정기준표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근무경력’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기업체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때에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

적이고 고정적이며 배타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규모를 자신의 결정

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회사에 직원으로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을 뿐 사용자와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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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한편, 

근로현장에서의 프리랜서는 워낙 다양한 계약형태를 띠고 있는 관계로 

프리랜서라는 직업군 전체를 통틀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일

반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형식

을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

이 일반적인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형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검토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근

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에서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사용자의 지배･관

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사용종속관계), 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근로의 대가인 임금소득을 목적), ③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면서, 

수주를 받은 작업에 응하여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주가 원

고로서 작업자에게 제공한 사실,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정한 

시간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 제공한 근

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정해진 일당을 받는 외에 노무 제공을 통

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하여, 프리랜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4누48777 판결).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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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프리랜서로 방송국에 채용되었으나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반복적인 갱신과정이 있었고, 

방송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동안 업무내용

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여하였으며, 방송사와의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고,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사물함 등의 편의시

설을 제공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위 사무공간과 구분되

지 않았고, 일정금액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은 해당 급여

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가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휴가사용 등의 허락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

법원 2019. 4. 7.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피해자는 사업주와 전속적인 계약을 맺은 후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09시

부터 18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맞춰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정한 장소

이자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으며, 책상 등 비품을 사업주

로부터 제공받았고, 연봉액을 정한 후 1/12로 분할하여 매월 1일에 지급

받아 생계를 구성하였으며, 휴일 및 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

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 명기 사항 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근로계약 내용

에는 사업주가 정한 제반 사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 및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하였으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력확인증명서를 제

출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관련 자료(은행거래내역조회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등)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와의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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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기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근

로자로써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증빙토록 하여 사기업체 근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근무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형

식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대법원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

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규직

이나 공공기관에서 비관련업무에 종사하였던 정규직과 비교하여 역차별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병원 보수규정 중 사기업체 근

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에서도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

직)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라는 이유로 실제 사기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는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사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사기업체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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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사기업체 근무경력’ 유무에 대한 판단 시 피

해자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 및 근무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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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5. 26.자 결정 19진정0741500 [동종업무 수행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전산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적정 직급 부여 등으로 차별

해소 조치를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실질이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들을 ‘전문계약직’으로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들과 임금 및 처우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2】 피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진정인들이 직급의 강임으로 인한 불이익 감수 동의서 

제출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진정인측의 업무담당 부서지정 오류로 인

한 ‘절차상 흠결’을 사유로 이를 보완할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진

정인들의 일반직 전환 협의결과를 무효화하여 진정인들로 하여금 지속적 차별 

처우를 감수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3】 피진정인이 전문계약직원들을 일반직 전산직렬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는 입직경로를 이유로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도

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진 정 인 1. 정○○

2. 이○○

3. 김○○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제8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28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과 같은 전산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한 직급의 부여

등으로 차별해소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4. 7. ○○○○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경력직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전산직 5급 대우로 입사하였고, 기존 정규직 5급

이 수행하던 업무를 인계받아 2년간 담당하였으며, 2년이 지난 2016. 6.에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동일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공무직(구 ‘무기계약직’)과는 다른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각종 교육 참석, 봉사활동,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에 대해 

정규직과 구분 없이 책임을 부여하였다.

2018년도에 실시한 공단 ITO(외주직원의 정규직 전환)시에는 이미 정규직

에 속한다면서 전환대상에서도 제외하였는데, 승진, 임금 상승, 제수당 지급 등

에서는 정규직과 달리 모두 제외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직제상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고 전문직으로서 일반

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조차 

확인되지 않는 불합리한 직종구분을 통해 보수와 승진기회 등에서 차별처우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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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 공단은 2014. 7. ‘정부 3.0과제 추진 및 실무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계

약기간을 2년(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으로 하는 전산운영 경력

직원(전산직 5급 전문계약직) 8명을 채용하였다.

2) 진정인들은 입사 후 계약기간(2년)이 만료된 2016년에 재계약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채용된 8명 중 2명이 퇴사하여 

현재는 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전산 전문계약직은 공단 ｢직제규정 시행

규칙｣ 별표8(정원표)에 의하여 정원에 반영되고, 공단 ｢인사규정｣ 제85조

(계약직원)의 적용을 받으며, 2016년 재계약으로 정년이 보장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7. 7. 20. 당시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였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2018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4) 진정인들은 채용 당시 정규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근무조건, 신분보

장 등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제9조(신분보장)에 의하면, 진정

인들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로연수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과 동일

하게 ｢인사규정｣ 제10장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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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또한, 진정인들의 보수는 5급 10호봉 수준(성과급,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별도 지급)을 기본연봉으로 하여 매월 균분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년 직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로 반영하고 있다. 보수

계약서 제1조(기본연봉) 제2항에 따라 기본연봉에 상여금 및 제수당(연차

휴가 수당 제외)을 포함한 것으로 하고 있어, 시간외수당 등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공단 내 공무직은 외주직원을 정규직화 하면서 유입된 인력이고, 진정인

들은 공단에서 직접고용한 근로자로, 양자 모두 무기계약직인 것은 동일

하지만, 전문직인 후자에 대한 약간의 우대개념으로 별도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을 뿐 처우의 구분을 위해 분리해놓은 것이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인원 및 배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19. 8. 5. 기준)

구분 인원(단위: 명) 배치

공무직

계 1,353(전일제 기준 1341.25)

지역･사업장 상담 434(전일제 기준 427.5) 전국 109개 지사에 배치

콜센터 396
6개 콜센터(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본부: 전주) 배치

시설, 보안, 환경 338(전일제 기준 332.75) 38개 지사에 배치

○○○○평가직,

○○○○상담직,

○○○평가직

165
64개 지사,

○○심사센터에 배치

사서, 운전원, 

촬영, 기록연구
14 본부(전주) 배치

전산전문계약직 6 정보화본부, 정보전략실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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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산전문계약직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수기준 등은 없으며, 개별적

으로 작성한 보수계약서에 따른 급여에 ｢보수규정｣ 중 직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 전문계약직과 공

무직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전산 전문계약직 공무직

입직경로

(채용방법)

｢전산운영 경력직 

채용계획｣에 의하여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

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결정에 

따라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전환

②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결정에 

따라 ‘17.7.20.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환

보수

연봉제(보수계약서, 

보수규정 중 *에 따름)

* ｢보수계약서｣에 따른 

매년 직원 임금인상률 

적용

연봉제(공무직 및 기간제 운영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름)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별표 연차별 

연봉월액 적용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과 각각이 제출한 자료(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 

연도별 업무분장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전산 전문계약직 전환심의위

원회 운영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단은 2014. 7. ‘정부 3.0과제 추진 및 실무인력 보강’을 목적으로 

전산운영 경력직원(전산직 5급 전문계약직) 8명을 채용하였다. 당시 채용

공고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을 2년(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으로 하는 계약직이며, 보수는 5급 10호봉 수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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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8명은 입사 후 이전 정규직 전산직이 진행하던 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수행하던 중, 그 중 2명이 퇴사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6명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진정인들은 입사시점인 2014. 7. 1차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4. 7. 21.~ 

2016. 7. 20.) 및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년이 경과한 2016. 7.에 다시

계약기간을 2년(2016. 7. 21.~2018. 7. 20.)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들은 다시 2018. 7.에 “계약기간은 2018. 7. 21.부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되, 정년은 인사규정 제1조, 제83조제1항･제2항을 

따른다(만 60세)”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시 해당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공무

직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진정인들에 대하여는 2014년 입사 후 2년이 경

과한 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 근로자’였다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진정공단의 ｢직제규정｣ 제3조의2(직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금운용직, 기능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한

다. 일반직 직원은 1급부터 6급(갑, 을)으로 하고, 3급 이하의 직원은 사무직, 

심사직, 전산직, 기술직,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종별･직급별 구분에 따른 인력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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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종별･직급별 인력현황

(2019. 8. 5.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반직

기금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갑

계 7,613 6 5,953 78 272 839 2,409 1,052 1,303 260 44 1 2 1,347

사무직 5,069 - 5,069 78 272 797 2,286 559 1,077 - - - - -

심사직 420 - 420 - - 11 72 198 139 - - - - -

전산직 168 - 168 - - 26 32 35 75 - - - - -

사회

복지직
261 - 261 - - - - 254 7 - - - - -

기술직 35 - 35 - - 5 19 6 5 - - - - -

* 전산직은 그 정원의 30%내에서 전문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원으로 할 수 있다.

* 피진정공단에는 진정인들과 별도의 인력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연봉 6,000~ 

6,500만원 이상의 전문계약직이 존재한다.

마. 진정인들과 일반직은 각 부서에 혼재되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바,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내용과 범위에 있어 직종의 구분이 

없고, 업무의 순환배치 및 대직에서도 직종 구분 없이 배치된다. 업무분장

표를 근거로 진정인 1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담당하였던 이전 담당

자 이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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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정인 1 관련 업무분장

성명 업무내용 연도별 동일업무 수행자

진

정

인

1

∙ PMO업무 수행

- 정보화사업 추진 타당성･필요성 검토

- 사업계획･종료단계지원

∙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관리

∙ 정보화사업 SW, ICT, 정보보호 수요 

예보 관리(과기부)

- 구매수요 및 사업추진계획 관리

∙ 정보자원 표준화 관리

- 공단 EA 현행화 및 시스템(EA 

portal)관리

- 범정부 EA포털(GEAP) 및 성숙도 관리

∙ 정보화 업무처리 기준

-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제･개정

∙ 정보화 의사결정 지원

- 정보화 추진관련 정보화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2014. 8.] 김00(전산5급)

∙ EA 표준화 및 시스템 관리

- EA현행화 및 관리체계 수립･운영, 

성숙도 평가

∙ PMO업무 수행

- 계약관리(발주, 사업자선정, 검수 등 

사업관리)

- IT이슈 조정･관리 등 사업관리

[2016. 2.] 김00(전산5급)

∙ EA 표준화 및 시스템 관리

- EA현행화 및 관리체계 수립･운영, 

성숙도 평가

∙ PMO업무 수행

- 정보화사업 추진 타당성･필요성 검토

∙ IT외주인력 운영 관리

∙ IT 성과관리

[2017. 1.] 김00(전문계약5급)

∙ 정보화 업무처리기준 및 의사결정 지원

- 정보화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정보자원 표준화 관리

- EA현행화 및 관리체계 수립･운영, 

성숙도 평가

∙ IT 성과관리

- 운영 및 투자성과체계 수립 및 운영

∙ PMO업무 수행

- 정보화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관리 및 

성과분석

바. 진정인 2의 경우, 같은 부서의 진정인 2의 업무대행자인 일반직 전산직렬 

직원과 업무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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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정인 2 관련 업무분장

진정인 2 [업무대행] ◇◇◇(전산5급)

업

무

내

용

∙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

- ○○○○○ 근로능력평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처리속도 및 

성능최적화, 개발 표준 이행

<운영>

- 현업자료 요청 적기 제공, 장애 예방 및 

조치, 현업 사용문의 응대

∙ DATA 아키텍쳐 관리

- 메타정보 등록관리

- DB모델링(ER_WIN)

∙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

- ○○○○○ 근로능력평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처리속도 및 

성능최적화, 개발 표준 이행

<시스템 품질 관리>

- 처리속도 및 성능최적화, 개발 표준 

이행 및 개발 산출물 문서화

<운영지원>

- 현업자료 요청 적기 제공, 장애 예방 및 

조치, 현업 사용문의 응대

사. 진정인 3은 비교할 수 있는 같은 부서의 같은 직급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

지만, 4급 직원과 상호 업무대행이 지정되었다.

아. 피진정공단은 2018. 12. 진정인들의 일반직 전산직렬로의 전환 필요성 및 

전환방식을 검토하고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하여 ｢전산 전문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공단 노조와의 협의 및 당사

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직급을 6급으로 강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개인별로 설명하였고, 전환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안내

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불이익 감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2019. 1.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정규직 전환규모 등과 

맞지 않고 진정인들의 전환절차를 진행하였던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모든 전환 협의를 무효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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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진정인들은 ｢직제규정｣상 일반직 전산직렬로 분류되고 있고, 피진정

공단의 모든 규정 및 지침 등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인원으로, 기관 내부

에서의 호칭과 업무분장(당직배정 포함) 등에서도 일반직과 구분되지 않

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전산 전문계약직’이라 명명하여 구

분하지만,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진정인들은 피진정공단의 ｢인사규정｣상 정년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차. 한편, 진정인들은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직이 적용받는 ｢보수규정｣이나

공무직이 적용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의 적용대상이 아

니며, 오직 피진정인과 개별근로자들간에 체결한 ‘보수계약서’(매년 직원 

임금인상률 적용)를 적용받는다.

5. 판단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

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일반직 전산직렬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정인들이 

입직경로의 차이만으로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입직경

로의 차이’를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입직경로의 경우 기

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절차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직경로’는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

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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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

나. 비교대상 성립 여부

대법원은 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

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 5391 판결)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공단이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

획”에 따른 본부 이전을 앞두고 본부에서 필요한 전산직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

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로, 입사할 때부터 현재까지 비교대상인 일반직 전산직렬 

정규직 직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각 부서에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호 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

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도 양 당사자 간 담당업무 및 책임의 정

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과 일반직 전산직렬의 정규직 직원은 동종 유사업무에 종

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이익 존재 여부

진정인들은 일반직 전산직렬 정규직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이

동 및 업무변경, 각종 교육 참석 및 봉사활동 등에서는 같은 의무를 부여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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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제수당 등 각종 처우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고, 진정인들의 처우와 관

련된 별도의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상승 및 승진기회가 보장된 일반직 전산직렬 정

규직 직원에 견주어 진정인들의 계약연봉은 매년 임금인상률의 적용만 받기 때

문에 갈수록 임금격차 또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라.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피진정공단은 진정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무

기계약직에 속한다고 하면서, 일반직 전산직렬 정규직 직원에게 부여되는 급여

기준 및 제수당 지급, 승진기회 등에서 적용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다른 공무직과는 달리 정규직 중 일반직 전산직렬에 속

하며, 급여 역시 정규직 급여비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일반직 전산직렬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정인들은 그 호칭이 전문계약

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혹, 피진정공단의 인력운영의 필요상 불가피하게 진정인들을 별도로 구분

하여 운영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지위와 처우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피진

정인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이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들을 내부적으로

‘전문계약직’이라 구분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들과 임금 및 처우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공단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진정인들의 일반직 전환 협의결

과를 무효화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진정인들이 직

급의 강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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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하였고, 흠결의 원인이 진정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의 

업무담당 부서 지정에서의 오류에 있었음에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진정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차별 처우를 감수하

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진정인들이 2016. 7.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

으므로 2017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당

시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보수계약이 존재하는바, 이 또한 피진

정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진정인들이 2018년도 근로계약 시에 정년을 

명기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진정사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므로 이 사

건 검토에서 제외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과 같은 전문계약직원들을 일반직 전산직렬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입직경로를 이유로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

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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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7. 2.자 결정 19진정0294000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2018. 7.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연구원들과 2018. 7. 이후 

공무직으로 채용된 연구원들 사이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해자들은 2018. 7. 이후 ○○○○부 ○○○○본부(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한

다)의 공무직으로 채용된 연구원들(이하 ‘채용 공무직’이라 한다)인데, 피진정인

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채용 공무직과 2018. 7. 피진정 기관의 기간제에서 공무

직으로 전환된 연구원들(이하 ‘전환 공무직’이라 한다)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

음에도 전환 공무직에 대해서만 등급별 자격기준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학

위를 호봉으로 추가 인정하고, 명절상여금도 우대 지급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

으로 처우하였음.

【2】 피진정인이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게 된 배경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

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진정인과 전환 공무직들은 공무직 보수

기준표를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에만 치중

하여 전환 공무직들의 임금 보전책만 마련함으로써, 피진정 기관의 재정적 부담

을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미래에 들어올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전가하는 차별

적인 수단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하는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커져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의 차이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은 이러한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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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피 해 자 1.○○○

2.○○○

3.○○○

4.○○○

5.○○○

피진정인 ○○○○부 ○○○○본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2018. 7.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연구원들과 2018. 7. 이후 공무직으로

채용된 연구원들 사이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2018. 7. 이후 ○○○○부 ○○○○본부(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으로 채용된 연구원들(이하 ‘채용 공무직’이라 한다)이다. 피진정

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채용 공무직과 2018. 7. 피진정 기관의 기간제에서 공

무직으로 전환된 연구원들(이하 ‘전환 공무직’이라 한다)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득학위 경력 인정 및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

금과 관련하여 채용 공무직을 차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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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우리 본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60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8. 2. 

노사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표보다 하향조정된 공무직 보수기준표

를 마련하였다. 우리 본부는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

준을 매우 높게 책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공무직 전환 전부터 이미 인건비 예산

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속가능한 급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사 합의를 통하여 공무직 보수기

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본급이 전환 전보다 낮아지게 되는 전환 공무직들에

게는 임금 보전 목적으로 입사 전 취득한 학위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

해주고(석사학위 2호봉, 박사학위 3호봉 인정)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60% 기

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환 공무직 중 전환 전과 견주어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별도 연봉제 적용 공

무직, 그리고 2018. 7. 이후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할 내용이 없

어,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 보수체계 및 지침에 따라 호봉 획정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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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 소속기관인 피진정 기관에는 약 600명의 공무직 연구원이 근

무하고 있다. 2018. 7. 이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연구

원이 518명, 2018. 7. 이후 신규 입사한 공무직 연구원이 110명이다.

<표 1> 피진정 기관 공무직 근로자 현황

전환 공무직(2018. 7. 이전)
채용 공무직(2018. 7. 이후)

호봉제 적용 별도호봉제 적용

517명 1명* 110명

* 별도호봉제 적용 여부는 직무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업무수행에 특별한 자격, 경력이 요구되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의 승인 후 결정

나. 피진정 기관의 연구원은 ‘피진정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또는 사업의 기획･

조사･시험･분석･연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보조하는 사람들’

로서,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기술, 선임, 책임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연구원 등급에 따라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같은 등급인 경우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 간 업무 내용에 차이는 없다.

다. 연구원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피진정 기관이 

2018. 7.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채용할 당시 요구한 자격기준(A)와 전

환 공무직들을 과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당시 요구한 자격기준(B)는, 

학위 기준에서 볼 때 기술 등급의 경우 학사학위 이하, 선임 등급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책임 등급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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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진정 기관 연구원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자격 기준 A(현 공무직연구원) 자격기준 B(과거 기간제연구원)

기술

∙ 학사학위 소지자 이하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 이하

∙ (IT 관련분야)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선임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자격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IT 관련분야)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책임

∙ 의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분야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헹이 가능한 사람 

∙ 의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독자적으로 

연구 등 관련업무 수행 가능자

∙ (IT 관련분야)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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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진정 기관의 공무직 초임호봉 산정 시 경력인정 기준은 ｢○○○○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르고 있다(<표 3>). 공무원 경력,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유사경력을 정해진 인정비율에 따라 초임호봉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표 3> 피진정 기관 공무직 초임호봉 산정 시 경력인정 기준

세부 내용 인정비율

공무원

경력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경력 100%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60%

유사 

경력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시간강사 및 산학협력단 등에서 발급된 

연구 참여실적(연구보조는 해당없음)은 50%)

100% 

법인, 단체, 민간 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경력 10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 경력 100% 이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 분야 

50%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100% 이내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경력 100% 이내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 법정연수(석･박사 학위)

- 기술공무직(연구원) : 석사 연수기간 인정, 선임공무직(연구원) : 박사 

연수기간 인정

동일분야 

100% 

비동일 분야 

50%

의사의 경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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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원으로 입사하기 전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표 2>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소지

자가 선임 등급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학위에 대한 호봉 인정사항이 없으나, 

기술 등급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2호봉을 인정한다.

<표 4> 소지학위별 지원가능 등급 및 경력인정 내용

기술 등급 선임 등급 책임 등급

학사학위 소지
지원 가능

(경력 인정 없음)
지원 불가

석사학위 소지
지원 가능

(경력 2호봉 인정)

지원 가능

(경력 인정 없음)
지원 불가

박사학위 소지
지원 가능

(경력 5호봉 인정)

지원 가능

(경력 3호봉 인정)

지원 가능

(경력 인정 없음)

* 위 예시는 학위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임. 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음.

바. 피진정 기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2018. 7. 기간제 연구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표 5>와 

같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보수기준표보다 하향 조정된 보

수기준표를 마련하였다.

<표 5>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수기준표(월 기본급) 변경

(2018년, 단위: 원)

기간제 보수기준표(전환 전) 공무직 보수기준표(전환 후)

기술 선임 책임 기술 선임 책임

최저액 1,866,660 2,190,250 3,432,580 1,575,900 1,785,500 2,200,700

최고액 3,345,660 4,653,830 6,806,580 2,993,900 3,544,400 4,19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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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8. 5. 기준 피진정 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추진 중인 18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정원이 책정된 ‘○○○○본부 ○○○○인력지원’사업

(총 정원 721명 중 458명)의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원이 434명

으로 정원보다 24명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준표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말에는 약 1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표 6> 피진정 기관 ○○○○인력지원 사업 예산 현황

(2018. 5. 기준/ 원)

배정액
지출액

(’18.4. 지출분까지)
소요 예상액 예산잔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체계 유지 시

(434명)

17,188,000,000 5,363,640,620 11,948,238,000 △123,878,620

아. 새롭게 마련된 공무직 보수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전환 공무직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때에 견주어 적게는 약 2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넘는 

기본급 저하가 예상되었다.

<표 7> 공무직 전환 이후 보수기준표 변경에 따른 기본급(월) 저하 정도

기술 선임 책임

저하된 

기본급액(월)

290,760~

351,760원

404,750~

1,109,430원

1,231,880~

2,608,030원

자. 2018. 2. 13. ‘○○○○본부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는 공무직 전환 후 기

본급 저하가 예상되는 전환 공무직 517명에 대해 임금 보전 목적으로 공무

직 전환 전 취득한 학위에 대해 연구원 등급별 자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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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석사학위는 2호봉, 박사학위는 3호봉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명절상여금을 기존 정액 50만원(2회 지급, 연 100만원)에서 

기본급의 60%(2회 지급, 연 120%)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차. 피진정 기관은 위 자항의 노사 협의 내용 중 전환 공무직의 석･박사 경력 

호봉 추가 인정에 대한 사항을 2018. 7. 26. ｢○○○○본부 공무직 등 근

로자 관리규정｣ 부칙 제3조에 명시하여 개정하였다.

카. 위 자항의 노사 협의에 따라 기간제 연구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전환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석사학위 취득 후 피진정 기

관의 선임 연구원으로 3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선임 3호봉)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예로 들어 공무직 전환 전후 기본급 등 연봉액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위 자항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별지 2> 보수기준표에 따라 

연봉 기준으로 약 250만원의 임금 하락이 발생하였을 것이나(A), 위 자항

의 합의에 따라 기존과 유사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B).

<표 8> 공무직 전환 전후의 보수액 비교 예시(연봉)

기간제 근무 공무직 전환 이후

선임 3호봉

(A) (B)

선임 3호봉
선임 5호봉

(석사 2호봉 인정)

기본급
2,414,830원×12개월=

28,977,960원

1,953,200원×12개월=

23,438,400원

2,137,600원×12개월=

25,651,200원

명절상여금 1,000,000원(1년) 2,343,840원(1년) 2,565,120원(1년)

정액급식비 없음 1,560,000원(1년) 1,560,000원(1년)

합계 29,977,960원 27,342,240원 29,776,320원



2020. 7. 2.자 결정 19진정0294000
10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제3편  차별시정분야 1309

타. 피진정 기관은 전환 후에도 임금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전환 공무직(에디터, 

1명), 2018. 7. 이후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피진정 기관의 경력인정 

기준이 되는 위 <표 3>에 따라 원칙대로 경력 인정을 하였고, 명절상여금도

기존대로 정액 50만원(2회 지급, 연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위 경력은 경력 산정 시 산입되지 않았고, 

자격요건이 되는 학위 취득 중에 발생하는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파.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의 학위경력 인정,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이 상

이하게 결정됨에 따라, 경력이 유사하고 취득학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두 집단의 임금은 연봉기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표 9> 참조). 

양자의 임금 격차는 연구원 등급이 높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구조이다.

<표 9> 전환 공무직-채용 공무직의 임금 총액 변화(예시)

전환 공무직
(기간제 3년 근무, 석사학위 소지)

채용 공무직
(유사경력 3년, 석사학위 소지) 연봉 차이

선임 5호봉으로 시작 선임 3호봉으로 시작

2018년

(’18년

보수표 기준)

25,651,200*+2,565,120**+

1,560,000***=29,776,320원

*기본급(년)=2,137,600원×12개월

**명절상여금(년)=월기본급×120%

***정액급식비(년)=130,000원×12개월

23,438,400*+1,000,000**+

1,560,000***=25,998,400원

*기본급(년)=1,953,200원×12개월

**명절상여금(년)=50만원×2회

***정액급식비(년)=130,000원×12개월

3,777,920원

2019년

(’19년

보수표 기준)

27,351,600+2,735,160+1,560,000

= 31,646,760원

25,026,000+1,000,000+1,560,000

= 27,586,000원
4,060,760원

2020년

(’19년

보수표 기준)

28,537,200+2,853,720+1,560,000

= 32,950,920원

26,174,400+1,000,000+1,560,000

= 28,734,400원
4,216,520원

10년차

(2027년)

35,834,400+3,583,440+1,560,000

= 40,977,840원

(선임 14호봉)

33,970,800+1,000,000+1,560,000

= 36,530,800원

(선임 12호봉)

4,447,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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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성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 여부

진정인은 2018. 7. 이전 피진정 기관의 기간제에서 전환된 공무직 연구원과 

2018. 7. 이후 신규채용된 공무직 연구원 간의 경력 인정, 명절상여금 등 임금에

서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 사유는 피진정 기관의

공무직으로 채용된 ‘입직 경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명시된 19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의 ‘공채 일반직’과

‘내부채용 일반직’ 간의 호봉 산정 차별을 주장한 사건(18진정0044800, 18

진정0693200)에서 입직 경로(채용방식)의 차이를 ‘기타’ 사유로 보아 본안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도 기존 결정례와 같이 ‘기타’ 사유로 포섭하여 판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명절상여금

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고, 경력 인정 기준 또한 임금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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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

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비교대상인 전환 공무직은 모두 피진정 기관 소속 공

무직 연구원들로 비교가능한 집단이다. 피진정 기관의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조

사･기획･시험･연구 등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상 요구되는 

기술이나 경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호봉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력 인정이나 명절상여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환 공무직에 대해서만 등급별 자격기준 초과 여부를 불

문하고 취득학위를 호봉으로 추가 인정해 주고,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서도 전

환 공무직을 채용 공무직에 비해 우대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전환 공무직에게 채용 공무직에 비해 유리한 학위경력 인정 기

준 및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

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전

환 공무직의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고, 채용 공무직은 임금 보전 내용이 없어 입사 당시 피진정 기관의 공무직 보수

체계 등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성이 있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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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이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

우를 하게 된 배경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나,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라는 

측면이 어떠한 차별적 처우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 이 사건에

서 경합하는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상, 이 사건의 합리성 여부 판단에서는 목적 합리성 외에 그 수단이나 정도의 적

정성 여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환 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된 공무직 보수기준표의 하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전환 공무직의 임금 저하 방지라는 목적이 

향후 채용되어 동일 업무를 담당하게 될 근로자 집단과의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

시켜줄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우선, 피진정 기관의 공무직 보수기준표 하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피면, 위 인정사실 사항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기간제 

보수기준표를 공무직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피진정 기관은 예산 부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신규채용 여력도 없어 이 사건 피해

자들이 피진정 기관에 채용될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

속가능한 임금체계 마련 및 인력 충원을 위해 기존의 기간제 보수기준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일정하게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직 보수기준표의 하향 조정에 따른 전환 공무직들의 임금 저

하 방지라는 목적이 이 사건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면, 위 인정사실 아항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기관의 기간제 근

로자들은 공무직 전환 이후 상당한 기본급 저하가 예상되었으므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임금 저하를 최소화하려고 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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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면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은 동일가치노동 또는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의 차별 사유인 ‘입직 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에서의 차별을 금

지하는 명시적 법률 조항은 없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인 채용 공무직 연구원들과 

전환 공무직 연구원들은 채용 시 요구된 자격기준이나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임금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평등 원

칙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과 전환 공무직들은 공무직 보수기준표를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에만 치중하여 전환 공무직들의 임금 

보전책만 마련함으로써, 피진정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미래에 들어올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전가하는 차별적인 수단을 선택하였다. 또

한, 위 인정사실 파항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로 인

해 발생하는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그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것이어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

라도 사회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이 채용 시 요구된 

자격기준과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피진정 기관의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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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은 전환 공무직과 채용 공무직 간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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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9. 15.자 결정 19진정0245100 [직군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지급대상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특정 

직군을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 중 지원직 직원을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지급에서 

배제한 것은, 직군(기타 사유)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

자들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함.

【2】 피진정인은 일반직･특정직과 지원직은 각각 채용형태･채용목적 등을 포함한 인

사체계, 근로형태, 업무권한･책임 등이 상이한 집단이라 임금에 있어 동일집단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체휴무직무급은 개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구

체적 내용이나 업무권한･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대체휴무직무급 

지급대상에서 지원직을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근로의 직접

적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은 해당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양태가 같

은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3】 또한 근로자의 능력계발 필요성은 특정 직군에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지원직과 

같은 채용방식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영직의 경우에도 역량계발비를 지급

받고 있는 점, 역량계발비 지원 인정기준의 범위가 넓고 일반직이나 특정직에게

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역량계발비 지급대상에서 지원직을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제8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3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 [2020]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지급대상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특정 직군을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 내용 중 장기근속직무급, 부양가족직무급,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공단(이하 ‘피진정 공단’이라 한다)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 ×. 피진정 공단의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 근무 중인 지원직 직원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 공단의 직원 중 일반직과 

특정직 직원에게만 대체휴무직무급, 장기근속직무급, 부양가족직무급, 자녀학

자금보조비, 역량계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지

급하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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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우리 공단의 일반직･특정직과 지원직은 채용형태･목적 등을 포함한 인사체

계, 근로형태, 업무권한 및 책임, 관련 예산항목 등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

고, 정부지침 및 예산상 한계 등으로 피진정인이 지원직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

할 수 없는 점 등 피진정인이 지원직에게 대체휴무직무급, 장기근속직무급, 부

양가족직무급, 자녀학자금보조비, 역량계발비(이하 ‘대체휴무직무급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직종별 채용 및 인력관리 형태의 차이를 보면, 일반직･특정직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단 본사에서 정원 내 결원 발생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직원으로 ｢직

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의해 공단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반면, 지원직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경쟁으로 선

발된 직원으로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 의해 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지원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직종별 인건비의 예산상 차이를 보면, 일반직･특정직의 보수는 기획재정부

에서 승인된 정원 내 현 근무자 기준 ‘총 인건비’ 내에서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

고, 지원직은 공단의 ○○개 ‘사업예산’ 내에서 승급소요연수와 채용자격 기준 

등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는 연공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직종별로 채용과정 및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고, 각 규정에 따라 한

정된 재원 내에서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일반직･특정직과 지원직 간의 수당 

등 지급에서의 차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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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직･특정직은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전보와 

보직･직무 변화가 이루어지나, 지원직은 공단 산하의 특정 사무소에 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없이 같은 지역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직무 변화가 

없다. 본사 차원에서 모든 직무변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어 직원 본인이 직무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반직･특정직 자체교육비 

일부를 지출인정 범위를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공단은 ○○○○의 보호,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19××. ×. ○○○○○○공단으로 설립되어 20××. ×. ○○○○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피진정 공단은 

본사, ○○○○○○○본부, ○○○○사무소, ○○○○○○원, ○○○○○원, 

○○○○원, ○○○○○○○○○○원,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진정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지원직으로 세분되고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일반직과 특정직은 공단 정원 내 결원 발생 

시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이고, 운영직과 지원직은 피진정 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정부정책에 따라 정규직

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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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진정 공단 직원의 직군별 현황

(단위 : 명)

직군 현원(정원) 적용규정 인건비 예산 비고

일반직 1,149(1,138) 직제규정
직제시행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인건비
특정직 118(125)

운영직 105(138)
사업비

’××년 전환

지원직 914(1,035) 지원직직원 등 관리규칙 ’××년 전환

다. 피진정 공단 직원의 직군별 주요업무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직군별로

수행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에 대한 조사･

◇◇･△△에 관한 업무나 ○○시설 및 ○○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의 경우 

각 직군에 모두 편재되어 있다.

<표 2> 피진정 공단 직군별 업무내용

직군 직종 주요 업무 내용

일반직

A
기획, 예산, 총무, 인사, 회계, 홍보, 전산, 법무, 인허가, ○○계획, 관리계획 등 

○○행정에 관한 직무

B
○○분야, ○○○분야, ○○○○분야, ○○△△분야의 △△조사･◇◇･△△ 등 

○○△△에 관한 직무

C ○○◎◎보호, □□안내･○○, □□서비스 등 현장관리 직무

D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구조, 안전 등 ○○시설 및 ○○○○에 관한 직무

특정직

E ○○○○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정책개발연구 및 △△ 등의 직무

F △△의 ○○과 관리 등에 관한 직무

G □□의 ○○과 관리 등에 관한 직무

H ◇◇◇◇ 및 관리 등의 기능 직무

I ○○○ 유지･관리, ○○ 및 ○○관리, ○○○관리, 기록물관리 등 특정한 업무

운영직

J △△에 관한 현장관리 및 조사연구 직무

K
안전관리, 영선, ○･○○보호, 수익시설물관리, □□안내, ◎◎미화, 주차관리, 

사무행정 등 ○○관리･지원에 관한 직무

지원직

L 조사･연구･분석, 정책개발, △△△, 방송제작 업무

M ○○(교육)･안내, □□안전관리, ○○시설관리, △△◇◇관리, 청소

N 사무, 안내, 수익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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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진정 공단 ○○사무소는 대개 ○○과, △△△△과, □□□□과로 편제되

어 있고, 같은 부서에 일반직･특정직과 지원직 직원이 배치되어 함께 근무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사무소 □□

□□과에는 일반직 5명, 특정직 1명, 지원직 5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 직원(A직종, 5급)이 □□프로그램, ○○○○○○사 운영, 

□□안내소 운영 등 업무를 하고, 지원직 직원(M직종)과 기간제 직원(M직

종)이 일반직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직 직원

(I직종, 7급)이 ○○반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지원직 직원(M직종) 3명이 특정직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소 △△◇◇과의 경우는 일반직 직원

(C직종, 6급)이 ○○○○지킴이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직 

직원(M직종) 2명이 ○○△△◇◇ 및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일반직, 특정직에게는 대체휴무, 장기근속, 부양가족에 따른 

임금(기타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영직, 지원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직, 특정직 직원의 기타 직무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피진정 공단 

｢연봉제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피진정 공단의 대체휴무직무급, 부양

가족직무급, 장기근속직무급 지급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 공단 기타 직무급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월

현장근무자 대체휴무직원 60,000원/1일

부양가족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자녀 50,000원
기타가족 20,000원

장애자녀(3급 이상) 100,000원
장애가족(1급 이상) 100,000원

장기근속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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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은 사람들이 주로 ○○에 방문하기 때문에 피진정 공단은 ｢복무규칙｣

제12조 등을 통해 사무소 직원들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하고 토, 일, 공

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무규칙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진정 공단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 

공단(사무소장)은 사무소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 단위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직군에 관계없이 4주 동안 2회씩은 휴일에 정상근무하

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 피진정 공단은 휴일에 정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 ×. 

｢연봉제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장근무자(사무소 근무자)의 대체휴무직

무급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일반직과 특정직에게 월 12만원의 대체휴무

직무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휴일에 정상 근무하는 운영직과 지원직 직원에

게는 대체휴무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 학자금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규정｣ 제8조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입

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실헙실습비, 자치회비 등 학교에

서 납부고지한 공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고

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일반직･특정직 직원에게만 학자금을 지원

하였으나, 201×. ××. ×. ｢201×년 임금협약서｣ 체결에 따라 직군에 관

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 피진정인은 역량계발비를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에게 지급하고, 지원직

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년까지는 운영직에게도 지급하지 않았

으나, ｢20××년 임금협약｣에서 운영직 역량계발비(30만원) 신설에 합의

하여 현재는 운영직에게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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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진정 공단 역량계발비 지급 현황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지원직

지급 여부 지급 미지급

지급액 70만원 30만원 -

차. 피진정 공단이 작성한 20××년 역량계발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역량계

발비 지원 인정범위는 “직무역량 계발 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직

간접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세부인정항목은 <표 5>와 같다.

<표 5> 피진정 공단 역량계발비 인정범위

구분 세부 인정항목

직무관련 활동

∙ 대학, 대학원 및 각종 연구기관 등의 수업료

∙ 자격취득 등 역량계발을 위한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 강연, 세미나 등 참가비

구매
∙ 도서･교보재

∙ ○○･○○ 활동관련 ○○･○○･○○○○류

※ 집행제한 항목: 스포츠 등 건강관리, 취미활동

카. 피진정 공단의 일반직, 특정직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고, 운영직과

지원직은 직무의 내용 및 등급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 임금체계이다. 

일반직, 특정직의 보수는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기타급여, 복

리후생급여로 구성되고, 운영직과 지원직의 보수는 기본급, 기타 급여(명

절상여금, 식대,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제수당), 복리후생급여(복

지포인트)로 구성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체휴무, 장기근속, 부양

가족에 따른 임금은 일반직･특정직의 연봉에 포함되는 ‘기타 직무급’에 포

함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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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진정 공단 직군별 임금체계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지원직

①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기타직무급)

② 기타급여(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

③ 복리후생급여 

(복지포인트)

① 기본급(직무내용 및 

등급에 따라 상이)

② 기타급여(명절상여금, 

식대, 교통비, 초과근무 

수당 등 법정제수당)

③ 복리후생급여(복지포인트 

연 90만원)

① 기본급(직무내용 및 

등급에 따라 상이)

② 기타급여(명절상여금, 

식대, 교통비, 초과근무 

수당 등 법정제수당)

③ 복리후생급여(복지포인트 

연 50만원)

5. 판단

｢헌법｣ 제11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성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

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

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

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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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별로 피해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본

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해당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진정 공단의 직원 중 일반직과 특정직 직원에게는 

대체휴무･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 자녀학자금보조비, 역량계발비를 지급하

면서, 피해자들과 같은 지원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사유는 피진정 공단의 직원들을 구

분하는 ‘직군’이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차별사유인 ‘직군’이 위원회법이 명시한 19가지 사

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

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

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 사건도 기존 결

정례와 같이 ‘기타’ 사유로 포섭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체휴무･장

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 자녀학자금보조비, 역량계발비는 피진정 공단의 일반

직, 특정직 직원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임금)’과 관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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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 관련 차별 여부

진정인이 이 사건에서 차별로 주장하는 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은 피진

정 공단 일반직･특정직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차별

에 있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근

로자들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

다면 업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과 피진정 공단 일반직･특정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동일･유사

성 여부를 살피면,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진정 공단 일반직･특정직

과 지원직은 직군별로 수행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직 중 A직

종과 특정직 중 F･G･H직종이 수행하는 업무는 일반직･특정직 직원들만 수행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직 중 B･C･D직종과 특정직 중 E･I직종이 수행하는 업

무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직 직원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반직･특정직은 공단 정원 내 결원 발생 시 공개채

용을 통해 입사하여 주로 기획･총괄･운영･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견주어, 피해

자들과 같은 지원직은 피진정 공단에서 기간제, 용역근로자등 비정규직근로자

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특정직의 업무를 보조하여 현장실

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도 주된 업무의 내용이나 책

임･난이도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비교대상인 일반직･특정직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해도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노동을 수행한다

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들과 그 비교대상인 일반직･특정직은 장기근속･부양

가족 직무급 등 임금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집단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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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진정인이 일반직･특정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대체휴무직무급 관련 차별 여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휴무직무급 또한 위에서 살핀 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과 같이 피진

정 공단 일반직･특정직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다. 그러나 대체휴무직무급

은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지방사무소 근무’ 일반직･특정직에게 지

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직･특정직이기 때문에 지급한다기보다는 휴일에 정상 근

무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대체휴무직무급은 일반직･특정직의 임금의 일부라 해도 ‘근로의

직접적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장기근속･부양가족 직무급과 달리 볼 

측면이 있고, 대체휴무직무급이 휴일에 정상근무를 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

고 한다면 지방사무소 근무 운영직･지원직 직원들도 일반직･특정직 직원과 똑

같이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대체휴무직무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일반직･특정직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지방사무소 근무 지원직에게는 

대체휴무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반직･특정직과 지원직은 각각 채용형태･채용목적 등을 포함

한 인사체계, 근로형태, 업무권한･책임 등이 상이한 집단이라 임금에 있어 동일

집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체휴무직무급은 개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의 구체적 내용이나 업무권한･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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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제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대체휴무

직무급 지급대상에서 지원직을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

의 직접적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은 해당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양

태가 같은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역량계발비 관련 차별 여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역량계발비는 직원들이 직무역량 계발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

용을 연간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는 금전이다. 근로자의 능력계발 필요성

은 특정 직군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과 관련하여 피진정 공단 일반

직･특정직과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지원직에게만 직무역량계발비

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반직･특정직은 전국단위 전보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무변동

이 있어 직무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직은 채

용 당시 각 사업별 직무에 부합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직무변동없이 근무하기 때

문에 역량계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능력계발 필요성은 특정 직군에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특

정직 중 F, G직종의 경우 전보가 거의 없거나 전보되더라도 직무 변동이 거의 없

음에도 역량계발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지원직과 같은 채용방식 및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운영직의 경우에도 201×년 이후 역량계발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역

량계발비 지원 인정기준은 직무역량계발을 위한 수업료, 수강료, 강연참가비, 

도서류, ○○･○○･○○○○류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범위가 넓고 일반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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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역량계발비 지급대상에서 지원직을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마. 자녀학자금보조비 관련 차별 여부

자녀학자금보조비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제기될 20××년 당시에는 일반직･

특정직과 피해자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였지만, 20××년부터 직군에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 중 지원직 직원을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지급에서 배제한 것은, 직군(기타 사유)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에게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지급대상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특정

직군을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9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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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2490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결정사항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결정요지

【1】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항에서는 임용권

자 또는 임용제청권에게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시선제 공무원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인사혁신

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

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인사혁신처는 1년에 1~2회 정도 시선제 공무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지만, 현재 인사혁신처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점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견표명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선제채용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어서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선제채용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또한 시선제채용공무원들이 처한 현재적 상

황에서 승진후보자명부 관리의 통합 또는 분리방식 중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기관별 재량권한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제채용공무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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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2.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

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 20진정0124900

나. 사 건 명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다. 진 정 인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라. 피 해 자 : 이◯◯

마. 피진정인 : 1. ○○○○○○○ 장관

2. 인사혁신처장

2.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9. 6. 7.에 실시한 본부 6급 이하 승진심사 시, 8급 이상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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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시선제채용공무원들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시켰고, 다시 2020.

2월과 9월에 실시한 승진심사에서는 시선제채용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

시켰으나 전일제 공무원 승진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차별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 2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통해 시선제채용

공무원의 승진명부 작성을 전일제 공무원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각 기관이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문제에 소

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명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차별적 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통합 운영하도록 해당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참고자료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

(이하 ‘○○부’라 한다)는 시선제채용공무원 행정서기보 정원이 4명(○○○○○

○○○ 1명, ○○○○○ 2명, ○○○○○ 1명)이고 행정서기 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은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선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으로 운

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행정8급 정원을 활용하여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는 재량규정으로 기관 판단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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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승진심사 시 행정8급 결원은 14명이었으며, 행정서기보 공무

원과 행정서기보 시선제채용공무원 간의 근무기간 차이가 현격하여, 위 재량규

정을 준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

시 행정서기보의 평균 근무기간은 3년 3월(최고 5년 4월, 최소 2년 6월)이었고, 

시선제채용공무원 행정서기보는 평균 1년 9월(40시간 환산 기준, 최고 2년, 

최소 8월)이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

후보자명부는 전일제 공무원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는 명부를 분리하여 작성 중으로 ‘19. 6월 승진 시에는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0. 2월경에 6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8급 총 결원수 중 전일제 공무원과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인원 

배분을 논의한 결과, 결원 7명 중 시선제채용공무원 1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배

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0. 3. 2. 시선제채용공무원 행정서기보 1명을 최

종 승진 임용하였고, 2020. 9월경에 추가로 2명을 승진임용하였다.

승진임용범위는 ｢공무원임용령｣ [별표5]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승진후보자 수가 승진임용범위 최대치에 미달하였기 때

문에 사실상 명부등재인 수를 기준으로 공고하였기에 [별표5]보다 대상범위 인

원이 적어진 것으로, 향후에도 문체부 승진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선제채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피진정인 2

해당 규정의 취지는 기관별로 인사운영 사정이 상이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자율적 재량행사를 존중하기 위함이었다. 시선제 도입 초기에 

채용된 공무원들은 대체로 주 20시간 근무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근무

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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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선제채용

공무원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였

으나, 시선제노조측의 요구로 시선제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주 35시간까지 확대

되면서 전일제 공무원과의 근로시간 격차가 적어지다보니 일상업무에서의 구분

도 모호해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명부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이 유리할 것인

지 분리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요구에도 이견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라고 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처는 매년 1~2회에 걸쳐 시선제 공무원 운용실태 현

황점검을 하고 있으며, 접수된 인사상 고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다. 참고자료

[사건고충2020-56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2020. 9. 9. 결정)

[청구 이유] 청구인은 시선제 채용을 통해 임업9급으로 임용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이 지나 승진을 기대했으나 ○○○에서는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판단] 우선 청구인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선제채용공무원 임업8급의 정원이 확

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에서 시선제채용공무원 임업8급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승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직제 시행규칙에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이 규정되어 있으면 전일제 공무원 임업8급 정원을 활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

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은 직제 시행규칙에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활용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 전일제 공무원 임업9급이 8급으로 평균 2년~2년2개월 정도의 기

간에 일반승진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 주20시간 근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시선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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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재직기간이 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근속승진

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산림청의 입장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

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은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정하

면서, 일반직공무원(우정직 공무원 제외)의 경우 4급은 3년 이상(가목), 

5급은 4년 이상(나목), 6급은 3년 6개월 이상(다목), 7급 및 8급은 2년 이

상(라목), 9급은 1년 6개월 이상(마목)이라고 밝히고, 제11항에서 시선제

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선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

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서 제시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심사 대상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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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 공무원임용령 [별표5] <개정 2017. 12. 29.>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단 3배수 + 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단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은 1명으로 본다.

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1호) 제93조(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통해 시선제 채용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일제 공무원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작성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별 승진체계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마.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 운영’에서는 각 부처는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시행

규칙｣ 등에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선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선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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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에 통합한 부처가 시선제채용공무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

[0.375명(주15시간), 0.5명(주20시간), 0.625명(주25시간)]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 정원의 운용) 제2항은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선제 공

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의 시선제채용공무원 행정서기보 정원은 4명

이고, 행정서기 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부가 2019. 6.에 실시한 6급 이하 승진심사에서 행정8급으로의 승진

예정인원은 총 14명이었고, 모두 전일제 공무원이 선발되었다.

아. ○○부는 2020. 2월에 실시한 승진심사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처음으로 

행정8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총 7명 중에 시선제채용공무원 1명을 배정

하였다.

<표 2> 승진심사 개요(2020. 2.)

승진심사단위 구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

○○부 행정8급 6명 12명

○○부 행정8급(시선제) 1명 9명

* 승진심사 대상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의

해당자

* 행정8급(시선제)의 승진예정인원 1명은 20시간 근무자의 승진 시 2명까지, 35시간 근무자의

승진 시 1명까지 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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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는 2020. 9.에 있은 승진심사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전일제 공

무원 5명과 시선제채용공무원 2명을 배정하였다.

<표 3> 승진심사 개요(2020. 9.)

승진심사단위 구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

○○부 행정8급 5명 8명

○○부 행정8급(시선제) 2명 8명

* 승진심사 대상인원 배수 범위 및 시선제 인원 관련은 2020. 2월과 동일함.

6.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승진)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시선제채용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 주장

이라고 볼 수 있는바, 직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

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

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시선제채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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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요지 가항(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 차별)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방법은 기관이 상위직

급의 시선제 정원을 확보하거나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때, 

피진정인 1이 2019. 6. 소속 직원에 대한 8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면서 시

선제채용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이후로는 전일제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인원을 배정하였고 추후로도 더욱 적극적으

로 시선제채용공무원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위 진정의 요지는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진정인의 주장처럼 전일제 공무원과 시선제채용공무원이 동일한 숫자

로 승진인원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종별･직급별 인사운영은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인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승진이란 현재의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전일제 공무원과 시선제채용공무원이 유사업

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권한 등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기관사정에 따라 적정 인원을 조정할 수밖

에 없다는 피진정인 주장이 특별히 재량권한을 넘어서는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시선제채용공무원 승진명부 관리 조항의 부당성)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시선제 공무원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에 운영 매뉴얼

을 배포하면서 승진명부 관리를 전일제와 통합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서 정하도록 한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시선제 공무원의 승진에 무관심하거

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해당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

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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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기관에 재량을 준 것이며, 강행규정이

아닌 상황에서 매뉴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피진정인 2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기관별로 인력운영 상황과 인사관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모든 기관에 일률적인 운영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각급 기관의 인사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부정

하기 어렵다.

또한,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일제 공무원과 분리하여 작

성하는 것이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

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진정인 2의 조치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배경

시선제 공무원 채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던 시기와 달리 최근 시선제 

공무원 채용은 거의 단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채용된 시

선제 공무원의 근무연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

어서는 당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승진문제는 향후 시

선제 공무원의 처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

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그들의 승진명부 관리

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기관별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인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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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항에서는 임

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에게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

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시선제 공무원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인

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

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년에 1~2회 정도 시선제 공무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 인사혁신처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점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견표명 배경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시선제채용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어서는 이들이 증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선제채용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존재하는

지, 존재한다면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또한 시선제채용공무원들이 

처한 현재적 상황에서 승진후보자명부 관리의 통합 또는 분리방식 중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기관별 재

량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제채용공무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선제채용공무원의 승진적체로 인한 차별처우가 상당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혁신처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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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민호   위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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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059900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개인정보 침해]
	15.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25200, 0502900 병합 [중화권 다문화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16.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848300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688700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한사망사건]
	2. 2020. 7. 16.자 결정 19직권0004300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위한 직권조사]
	3. 2020. 10. 13.자 결정 20진정0229700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질의]
	4. 2020. 12. 14.자 결정 20진정0056500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처분]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1. 2020. 2. 17.자 결정 18진정0545600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2. 2020. 3. 31.자 결정 19진정0703100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3. 2020. 9. 10.자 결정 18진정0572400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인한 인권침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4. 2020. 5. 21.자 결정 19진정0234400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5.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48600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 2020. 4. 13.자 결정 19진정0110000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방어권 침해]
	7. 2020. 6. 30.자 결정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8. 2020. 9. 22.자 결정 20진정00416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9. 2020. 12. 21.자 결정 20진정0420500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10.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06300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56703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12. 2020. 2. 17.자 결정 19진정0511100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발언 등]
	13.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88300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인한 인권침해]
	14. 2020. 7. 6.자 결정 19직권0001700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1. 2020. 7. 22.자 결정 20진정0359200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등 괴롭힘]
	2. 2020. 8. 13.자 결정 19진정0728300 등 15건 병합 [교정기관 외부도서반입제한]
	3. 2020. 9. 10.자 결정 19진정0312700, 19진정0476300 병합 [장기간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4. 2020. 4. 20.자 결정 19진정0466800, 0466801 병합 [정신병원의보호실1)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5. 2020. 4. 29.자 결정 19진정036020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6. 2020. 6. 12.자 결정 20진정0087500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7. 2020. 6. 12.자 결정 19진정5007200 [입원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미시행]
	8. 2020. 8. 14.자 결정 20진정0310500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소지 및 사용 제한 등]
	9. 2020. 9. 1.자 결정 19진정0738200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절차 위반]
	10. 2020. 9. 10.자 결정 20진정01834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제3편 차별시정분야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방송국의 여성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2. 2020. 5. 26.자 결정 18진정0802200등 병합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3.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4.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106800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제2장 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957300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2.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240300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재혼가정 불인정]

	제3장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 22.자 결정 19직권0003600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차별 직권조사]
	2. 2020. 7. 2.자 결정 19진정0875100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계약연장 배제 차별]

	제4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 29.자 결정 18진정0460300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2. 2020. 7. 27.자 결정 19진정044840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3. 2020. 9. 1.자 결정 20진정0242500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미제공]

	제5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980800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
	2.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001700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3.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373400 외 15건 병합 [기간제교원에 대한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제6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72600 [주민복지시설 이용에서 나이를이유로 한 이용배제로 인한 차별]
	2.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873300, 0883000 병합 [○○○○○○○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3. 2020. 11. 12.자 결정 20진정0621400 [○○○○○○협회의 프로볼러선발 시 나이제한 등]

	제7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383000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2. 2020. 3. 27.자 결정 20진정0059600 [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
	2. 2020. 12. 29.자 결정 19진정0461800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한 취업에서의 차별]

	제8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210900, 0254000 병합 [직원 채용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2.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490600 [신원진술서에서 정신건강 관련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3.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681000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4.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81900 [정규직 전환 채용 시 4년제대학 졸업자 배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5. 2020. 10. 15.자 결정 19진정0965400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기 타
	6.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731200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차별]
	7.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864500 [공사의 운전원 채용 시 과도한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용 차별]
	8. 2020. 3. 27.자 결정 19진정0564000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를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
	9. 2020. 5. 26.자 결정 19진정0741500 [동종업무 수행 전문계약직에대한 처우 차별]
	10. 2020. 7. 2.자 결정 19진정0294000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11. 2020. 9. 15.자 결정 19진정0245100 [직군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12.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2490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승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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